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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국내 유일의 감정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과학수사 연구

원은, 지난 60여 년 간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감정을 통해 범

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신속하게 제시함으로써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우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내 최초로 법과학 분야 국제

공인시험 기관 및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인정 획득을 통해 감정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제적 수준의 감정품질을 유지하는 데 매진하고 있으며, 

2010년 연구원으로 승격되면서 과학수사에 대한 중요성을 한층 부각시켜 한국 과학

수사의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2015년

에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국제과학수사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 법과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국형 법과학 감정시스템을 중동 및 아시아 지역에 수출

하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연보 48호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부검, 유전자감식, 법최면수사, 영상판독, 마약, 미세증거물 등 법의학 및 법과학 

감정분야별로 수행한 연구의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 연보가 

법의학･법과학 분야에서 학술･연구 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과 일선에서 수사업무에 

종사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어 과학수사 감정기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심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속･정확한 감정과 새로운 감정기법의 연구･개발 

등을 통해 국내 최고의 감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감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사 감정기관으로 도약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급증하는 각종 업무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의 미래를 위해 상시 정진하여 

주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찬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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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11.  4. 정부수립과 동시에 경무부 수사국 감식과와 법의학실험소를 통합하여 내무부 치안국 내에 
감식과를 설치하고 법의학계, 이화학계 및 지문계 3계를 두어 일체의 지문사무와 법의 및 
이화학적 감식사무를 관장하게 되다.

1955.  3. 25.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제를 제정(대통령령 제1021호) 공포하여 지문감식사무를 치안국 
수사지도과 감식계에서 관장하고, 법의 및 이화학적 감식사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관장하게 되다.

1955.  4. 23. 초대 유영호 소장 취임

1961. 11. 26. 제2대 우상덕 소장 취임

1962.  1. 22. 직제를 개정하여 서무과, 법의학과, 이화학과의 3과를 설치하고, 각과 과장에 4급 공무원을 
보하다.

1963.  8. 25. 청운동 신청사로 이전

1970. 12. 10. 제3대 오수창 소장 취임

1977.  2. 25. 의주로 청사로 이전

1977.  4. 20. 제4대 이민규 소장 취임

1978. 12. 26. 3과(課･科), 21담당으로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9226호)

1984. 11. 13. 제5대 윤중진 소장 취임

1986.  9.  1. 현 양천구 신월동 신청사로 이전

1987.  5. 23. 직제를 개정(대통령령 제12163호) 법의학 2과, 이화학 2･3과를 신설하여 6과(課･科)로 되다.

1989.  8.  7. 직제를 개정(대통령령 제12771호) 이화학 4과를 신설 7과로 되다.

1992.  5.  7. 운영규칙을 개정(내무부 훈령)하여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지원을 경찰청장이 수행

1993.  3. 16. 부산 남부분소 개소

1995.  6.  1. 제6대 김종열 소장 취임

1996.  6. 29. 직제를 개정(대통령령 제15075호) 법의학부･법과학부로 개편, 분소에 이공학과 신설, 
유전자자료실, 교통공학과 기능보강

1997.  6. 27. 전남장성 서부분소 개소

1998.  2. 28. 정부 조직개편으로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이관

1998.  7. 28. 제7대 강신몽 소장 취임

1999.  3. 12. 제8대 유영찬 소장 취임



2000.  9.  5. 대전 중부분소 개소

2002.  7.  1. 제9대 박성우 소장 취임

2004.  5. 24. 직제를 개정(대통령령 제18392호) 본소 생물학과를 유전자분석과로, 문서사진과를 
문서영상과로 개칭하고, 의무직과 연구직의 직급상향 조정

2004.  8. 27. 공인시험기관 인정획득

2005.  3. 24 팀제 개편에 따른 직제개정(대통령령 제18746호)

2005.  5. 26 「공무원 임용령」개정(대통령령 제18842호)
2급 내지 4급 공무원의 직군･직렬이 각각 ‘이사관’･‘부이사관’･‘서기관’ 및 
‘기술서기관’으로 통합됨

2005.  6.  8 직제개정(대통령령 제18858호, 행정자치부령 제284호)
동부분소 신설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6-11

2005.  7.  1. 제10대 이원태 소장 취임

2006.  1.  1.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2006.  6. 30.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관련 조항 개정, 연구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를 둠

2008.  2. 29. 정부 조직개편으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이관(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7. 11. 제11대 정희선 소장 취임

2008. 12. 31. 국과수 본원 원주이전 결정

2009.  4.  2. 법과학시험분야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지정

2010.  8. 1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승격
원장 직급상향 (고공단 나급→가급)

2010.  8. 20. 직제개정, 유전자 분석과를 유전자 감식센터로 확충

2011.  4. 11.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 획득

2011.  7. 11. 제1대 정희선 원장 연임

2012.  7. 17. 제2대 서중석 원장 취임
직제개정, 총무과를 행정지원과와 연구기획과로 확대개편

2012.  7. 26. 숙련도시험운영기관 인정

2013. 11. 18. 국과수 본원 원주 이전 및 직제를 개정(대통령령 제25286호, 안전행정부령 제64호)하여 
본원 조직을 행정지원과, 연구기획과, 법생화학부와 법공학부, 중앙법의학센터로 개편하고, 
법생화학부에 법유전자과, 약독마약분석과, 화학분석과를 법공학부에 법안전과, 디지털분석과, 
교통사고분석과, 법심리과를 설치하였으며,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신설하고, 기존의 분원을 
각각 부산과학수사연구소,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대전과학 수사연구소로 명칭변경

2013. 12. 11.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개소

2014. 10. 12. 세계과학수사 학술대전(World Forensic Festival) 개최



주요 활동

 감 정

   ▪ 범죄수사 및 사법재판에 관한 증거물에 대하여 법의학, 법과학 및 공학적 감정과 연구

법생화학
분야

정액, 타액, 모발, 배설물, 유전자분석, 플랑크톤, 
독극물, 부정의약품, 부정식품, 환각물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섬유, 토양, 페인트, 부정
유류 등 

법공학
분야

혈흔, 범죄원인분석, 법최면, 거짓말탐지기, 
필적, 인영, 영상분석, 총기, 화약류, 화재, 폭발
사고, 기계, 구조물 안전사고, 교통사고 감정 등

중앙법의학
센터

사체부검, 검안, 병리조직 검사, 법의영상, 
법치의학 및 법의인류학 감정 등

 연 구

범죄사건･사고현장에서 채취된 증거물에 대한 법의･법과

학적 감정제고를 목적으로 감정기법 개발과 관련하여 직원 

각자는 연간 연구계획에 의거 범죄수사 및 감정에 뒷받

침이 될 수 있는 연구 수행

 교육 및 연수

▪일선 수사관에게 고도화된 감식이론과 기술을 보급
하기 위하여 수사 교양강좌를 실시

▪외국의 선진 감식･응용기술 습득 및 과학기술정보 
교류를 위하여 직원의 해외연수 실시

▪연구성과 및 해외연수보고서 등을 소연보에 수록 간행



 연구활동 감정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유일의 감정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완성도 및 실용성 향상을 위하여 과제대형화 및 연구팀제를 강화하고 관련 

외부기관과 공동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연구 성과를 주요학술지에 게재

하고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 참석하여 발표함으로써 연구성과의 확산 및 연구기술

정보 공유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감정기법을 개발하여 특허등록 및 출원하고 감정기법 개선과 새

로운 감정기법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감정기법에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다.

 (단위: 건)

연구논문게재 (SCI/SCIE/KSCI)------------------------- 72건

특허 등록 및 출원------------------------- 34건

신기법적용 SOP작성-------------------------  9건

▶ 제7회 아시아 법과학회
  (11.15. ~ 18.) 참석  

◀ 제20회 과학수사포럼

  (11.15. ~ 18.) 참석  



 교류･협력

◀ 스리랑카 정부분석국(GAD)와 
MOU 체결 (’15. 12. 9.) 

    ▲ 2015 국제과학수사박람회 개최 (’15. 5. 27. ~ 29.)  

외국의 유관 연구기관(단체)과 연구협력, 국제학술대회 개최･참여, MOU체결, 공

동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국제공동연구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국 연구기

관과의 인적교류를 통한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감정역량의 세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단위: 건)

MOU 체결------------------------- 17건

국제학회 참여------------------------- 11건

인적교류-------------------------  7건



 교육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려하여 과학수사에 대한 홍보 및 이해증진과 질적 향

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반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수사정책과정, 과학

수사 체험실습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과학수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

히고 미래 법과학 관련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 등 지원활동

을 하고 있다.

또한 각 감정분야별로 특성화된 전문교육과 과학수사요원 기본교육을 통해 과학

수사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위: 건)

실습교육-------------------------  20건  

자체추진교육-------------------------  10건 

위탁교육-------------------------  34건

외부출강------------------------- 152건

성범죄증거물 조사과정  ▶ 
(’15.10.5.~10.6)

◀ U-FORENSIC 운영교육과정
   (’15.10.22.~10.23.)



법유전자과
DNA 분석 

범죄 해결의 열쇠

◦ 인체 구성물에서 DNA
추출･분석을 통한 특정인
식별

◦ 유전자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납치 의심 차량을
수색 중 발견된 변사체
(피의자)의 손톱에서 피
해자인 여대생의 DNA
형을 검출하여 사건을 
해결

법독성학과
보이지 않는 

물질과 생체의 
작용 속에 숨은 
범죄를 밝힌다

◦ 사인 규명을 위한 약독물
감정

◦ 약물 이용 범죄 관련
증거물의 감정

◦ 부정불량식품 감정
◦ 마약류 감정

생체시료 및 압수품
대상 AB-Chminaca 
등 신종 마약류 감정
실시로 범국가적 마약 
퇴치에 기여

법화학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증거물

분석을 통해 사건
해결에 결정적

기여

◦ 섬유 등 미세증거물의 감정
◦ 혈중 알코올(음주) 및 일산화

탄소 농도 분석
◦ 동위원소 분석에 의한 증거

물의 동일성 여부 확인

경찰관 포함 4명이
사망한 화성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하여 미세
섬유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피의자의 범행
현장 난동 확인 및
이동경로를 규명

법안전과
정확한 사고 발생

원인의 규명,
안전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형성

◦ 화재 관련 발화지점 및
발생원인 분석

◦ 안전사고 관련 발생원인 감정 
◦ 공구흔 등의 흔적 및 혈흔

형태 감정
◦ 총기 관련 감정 및 폭약

성분 분석

서해대교 주탑 케이블
화재의 경우, 낙뢰가
케이블로 직격되어
뇌전류가 흐름에 따른
순간적 발열로 인해
발생되었음을 입증



디지털분석과
디지털의 세계,
미세한 차이도

놓치지 않아요!

◦ CCTV 등 영상물의 복원,
계측, 판독

◦ 디지털증거 분석, 데이터
복구, 위･변조 여부 판독

◦ 필적, 인영, 위조지폐 및
불명문자의 판독

◦ 음성에 의한 특정인 식별
및 음향 판독

인천공항 테러 협박
출력물과 용의자 보유
용지 간 동일 여부
및 용의자의 컴퓨터,
휴대전화 복원을 통한
‘인천공항’, ‘폭발물’
(단어)검색 기록 분석
으로 용의자가 범인
임을 확증 

교통사고분석과
교통사고 원인의

진실 규명!! 
교통사고분석과가 

앞장서겠습니다!

◦ 교통사고 발생과정의 해석 
및 재구성 

◦ 사고기록 장치(EDR 및 
DTG) 분석 및 해석

◦ 경상해 및 교통사고의
보험사기 여부 감정

◦ 역과 사고 및 도주차량
유류물 분석

◦ 항공기, 철도 및 선박
사고의 원인 분석

돌고래호(15명 사망,
3명 실종) 전복사고는
슈피스 부분이 파손
되어 러더의 정상적
작동이 어렵게 되자
엔진을 정지시켰고
이로 인한 운행정지
과정 중 너울성 파도에
의해 선박이 전복되어
발생한 것임을 규명

법심리과
심리과학으로 

억울함을 풀어주다

◦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
검사)

◦ 최면을 통한 범죄피해자
및 목격자의 기억 향상

◦ 진술 타당도 분석
◦ 심리평가

세모자가 가족 및
주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
다며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심리생리검사
결과, 무혐의로 판단
되어 사건 해결에 기여

중앙법의학센터
죽은 자와의 대화

◦ 법의부검 및 검안
◦ 법의병리학･법의인류학･

법치의학 감정 및 플랑크톤
분석

◦ 대형 재난･재해 등의
발생 시, 특정인 식별

지방행정연수원 현장
학습 차량 추락사고
등 대형 사고와 관련
하여 「국과수 희생자
관리단」 긴급 파견
※ 주요 업무
  : 훼손된 시신 복원
    등 법의학적 업무
    (검안) 수행 및 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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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술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중석

Anaphylactic Shock Caused by AlcoholDrinking Including Bee Venom

 

J. S. Seo

National Forensic Service

ABSTRACT

Anaphylactic deaths are frequently observed at autopsies. However, autopsy findings of anaphylactic 

shock are usually non-specific; therefore, the diagnosis of anaphylactic shock must be inferred from 

collecting data on the past history of the deceased, circumstances of death, and negative autopsy findings. 

The analysis of specific IgE and serum mast cell tryptase level is a well-known, useful ancillary test for 

the diagnosis of anaphylactic shock, but is not widely used in daily practice in Korea. We recently 

encountered 1 autopsy case of anaphylactic shock caused by alcohol drinking including bee venom and 

diagnosed by the analysis of serum Specific IgE for bee venom and mast cell tryptase. In this report, we 

present this autopsy case of anaphylactic shock, with literature review.   

Key words : Anaphylactic Shock, Bee Venom, Specific IgE, Mast Cell Tryptase

Ⅰ. 서론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제1형 과민반응의 일종

으로 전신적인 과민반응으로 인해 심각하고 치

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연간 100,000명당 

10~20명 정도에서 발생하며, 심각한 기관지 수

축, 저혈압, 두드러기 등의 임상양상을 보인다. 

원인 물질은 음식, 벌레 물림, 약물, 방사선 조

영제 등 다양하며, 원인 물질에 노출된 후 

15~20분 정도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1~2시

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주요 사망 기

전은 인후부의 부종에 의해 상기도가 폐쇄되고, 

폐기관지의 평활근 수축, 혈관 확장 및 모세혈

관의 투과성 증가 등으로 하부기도가 폐쇄되어, 

급성 호흡 기능 상실이나 순환기계 허탈로 사

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부검 시에는 이와 같

은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고, 비특이적인 소견들

만 관찰되는 경우가 많아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진단에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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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은 최근 벌술을 마시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증례를 경험하였고, 이 증례를 

보고함과 함께 사후임상화학검사를 통한 아나

필락시스성 쇼크의 진단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증례

1. 사건개요

변사자는 59세 남자로 20여 년 전부터 전국 

여기저기를 떠돌며 벌목공으로 일을 해왔고, 수

년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등 지병을 앓아왔다

고 하며, 벌목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작업반장의 

집으로 와 동료들과 함께 벌술을 마시는 자리

에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밖을 나갔다

가 집에서 약 10여 m 떨어진 개울의 바위 주변

에 변을 보고 런닝셔츠만 입고 바위 위에 바로 

누운 자세로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하여 병원

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 동료들에 따르

면 변사자는 전에도 벌술을 마시고 비슷한 증

상을 호소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2. 외표소견

키는 약 165cm, 몸무게는 약 61kg 가량으로 

시반은 적자색으로 인체의 뒷면에 출현되며 시

강은 전관절에 남아 있었다. 아래턱 왼쪽 부위, 

왼종아리 앞 부위, 왼발목 부위 및 오른무릎 부

위에서 표피박탈을 보고, 오른팔오금부위, 오른

손목부위 및 양쪽 손등부위에서 주사흔을 보며, 

그밖에 특기할 손상이나 질병을 보지 못하였다.

3. 내부소견

머리 피부 밑 연조직, 머리뼈 및 머리 안에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고, 뇌는 1376g으로, 

특기할 점을 보지 못하였다. 목의 피부 밑 연조

직과 근육층에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고, 

경추에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며, 경부장기

에 대한 검사상 인후부에서 경도의 부종을 보

았다. 왼갈비뼈 5번 전면부 주변의 근육간출혈

을 보고, 심낭 전면부의 출혈을 보며, 가슴 안 

및 배 안에서 특기할 점을 보지 못하였다. 심장

은 353g으로, 심장혈액은 암적색의 유동혈이고, 

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에서 경화에 의해 

중등도로 막힌 것을 보고, 오른심장동맥과 왼심

장동맥 휘돌이가지가 경도로 막힌 것을 보며, 

심근, 판막 및 심내막에서 특기할 점을 보지 못

하였다. 심장에 대한 조직학적 검사상 경도의 

심근세포 비대 및 간질의 섬유화를 보았다. 왼

허파 340g, 오른허파 318g으로, 양쪽 허파는 울

혈상이고, 조직학적 검사상 울혈 및 부종을 보

았다. 간은 1748g으로 울혈상이고, 양쪽 콩팥

(왼콩팥 158g, 오른콩팥 150g), 지라(96g), 이자

(120g) 및 위창자길 등에서 울혈 외에 특기할 

점을 보지 못하였다.

4. 검사소견

말초혈액, 심장혈액 및 위내용물에서 특기할 

약물 및 독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

도는 0.011％로 측정되었으며, 눈유리체액 임상

화학검사상 특기할 이상소견을 보지 못하였다. 

말초혈액에서 비만세포 트립타제 농도가 37.2 

ug/L로 측정되며, 꿀벌에 대한 specific IgE class 

2 (2.27), 흰말벌에 대한 specific IgE class 3 

(8.03), 말벌에 대한 specific IgE class 3 (9.32), 

쌍살벌에 대한 specific IgE class 3 (12.2), 호박

벌에 대한 specific IgE class 3 (8.51) 임. ※ 참

고사항 : Specific IgE의 class는 class 0 (존재하

지 않음) 0.10-0.34, class 1 (낮음) 0.35-0.69, 

class 2 (중간) 0.70-3.49, class 3 (높음) 

3.50-17.49, class 4 (매우높음) 17.50-49.99, class 

5 (매우높음) 50.00-100.00, class 6 (매우높음) 

>100임으로 측정되었다.

이상의 소견상 갈비뼈의 골절 및 심낭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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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출혈은 인공소생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

고,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 외에 특기할 질병이

나 손상을 보지 못하며, 검사상 벌에 대한 

specific IgE가 증가되어 있고, 비만세포 트립타

제가 증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본 변사자의 사

인은 벌술(벌독)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anaphylactic shock)로 추정하였다.

III. 고찰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부검을 통한 사후진단

은 알레르기의 과거력이 있고, 사망 당시의 장

면이 목격되어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경과에 부

합하며, 부검소견상 다른 사망의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의한 사망이 의심되더라도 사망원인으

로 고려할 만한 다른 부검소견이 관찰된다면 

진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

기 위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특이 IgE(specific IgE)와 비만세포 트립타제

(mast cell tryptase) 검사의 유용성이 알려져 왔

다. 이 중 특이 IgE가 증가한 경우 해당 원인물

질에 대해 민감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소인을 가

지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하였다고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닌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비만세포 

트립타제는 원인물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으나, 증가한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

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만세포 트립신분해효소는 비만세포 내에 

존재하는 중성 단백분해효소로서, 제1형 과민반

응의 초기반응 시 분비되는 일차 매개체 중의 

하나이다. 원인물질에 노출되어 증상이 시작된 

후 30분 이내에서부터 측정할 수 있고, 2~3시간

에 최고농도에 도달하며, 반감기가 2시간으로 

증상 발생 후 12~14시간 정도 내에 정상범위로 

돌아온다고 알려져 있다.

본 증례의 경우 수사기록상 변사자가 벌술을 

한잔 정도(소주 한 컵) 마시고 난 후 두통과 어

지럼증을 호소하였고, 바람을 좀 쏘이고 오겠다

며 밖으로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아 동료들이 찾

아 나섰으며, 인근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

고, 과거 벌술을 마시고 비슷한 증상을 호소한 

적이 있다는 동료들의 진술을 고려하였을 때 

본 변사자가 벌독에 대한 과민반응의 소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혈액을 이

용한 검사상 벌에 대한 specific IgE가 증가한 

점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었다. 사망 당시의 장

면이 직접적으로 목격되지 못하였고, 부검소견

상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를 보는 점으로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

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비만세포 트립타제 검

사상 혈중 트립타제 농도가 증가한 점으로 사

망원인을 벌독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성 쇼크로 

추정할 수 있었다. 덧붙여서 혈중 알코올 농도

가 0.011％로 측정된 점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시

지 않았다는 동료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소량의 벌술을 마셨으나 과민반

응이 유발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본 증례와 같이 원인물질에 대한 특이 IgE 

검사 및 비만세포 트립타제 검사는 아나필락시

스 쇼크의 진단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아

나필락시스 쇼크의 원인물질이 각종 음식물, 벌

이나 개미 같은 곤충의 독, 각종 약물, 방사선 

조영제, 포충병과 같은 일부 기생충 질환, 수혈 

부작용, 염색약 등으로 다양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고, 사망 당시의 장

면이 목격되지 않은 죽음에 대한 선별검사로써

의 유용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병원치료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증가하

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비만세포 트립타제 

검사의 활용도는 높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증례의 경우 아나필락시스의 원인 물질인 

벌술을 마시는 경로를 통해 인체 내에 흡수되

었다. 일반적으로 벌에 쏘이거나, 약물을 주사

하는 경우 투입 즉시 반응이 나타나는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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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반면, 경구로 투여되는 경우 이보다는 다

소 시간이 지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

된다. 따라서 원인물질의 투입경로에 따른 사망

과정상의 차이에 대한 해석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원인물질에 대한 특이 IgE 검사 및 비

만세포 트립타제 검사의 한계점도 존재한다. 특

이 IgE 검사는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 중 대표적인 일부에 대해서만 검사가 가

능한 상황이며, 부검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증례에 대한 특이 IgE 검사는 불가능한 실정이

다. 또한 비만세포 트립타제 검사의 경우 일반

적으로 증상의 발현으로부터 14시간 이후에는 

정상범위로 돌아오는바 증상이 발현하고 14시

간이 지나 사망한 경우에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우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나 부검이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사후변화로 인해 그 유용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지만 원인물질

을 특정하지는 못하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또

한 일부 위양성 및 위음성인 증례들도 보고되

어 있어 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특이 

IgE 검사 및 비만세포 트립타제 검사는 아나필

락시스 쇼크의 사후진단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다만 이들 검사만으로 아나필락시스 쇼

크를 진단하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

한 total IgE 및 소변에서의 dimethylhistamin 검

사 등 기존 연구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바 이들 연구를 실무에 적용하

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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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적 대량학살의 전략적 고찰 및 대표적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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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Strategic Logic of Ethnic Mass Killings and Cases Review 

Nak-Eun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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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has been over 60 years since the Korean Peninsula was divided into two different countries. Since 

then, a huge difference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Korea has to be made although the two have 

the same ethnic roots; the State enjoys one of the most developed democracies and the State threatens 

the world by conducting numerous nuclear tests ironically coexist in just one Peninsula. Such 

contradiction brings grave concerns of future fratricidal conflicts. No need to broaden our sights to the 

future, we can still confront noticeable ethnic conflicts and mass killings today. Facing the ISIS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threats and numerous human rights abuses these day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one of the measures to understand the ethnic conflicts in many countries.

To analyse the key factors of ethnic mass killing, the author reviews three most violent ethnic mass 

killings in the 20th century; the genocide of Armenians in Turkey (1915), the Nazi genocide of Jews in 

Germany and German occupied territories during the Second World War, and the genocide of Tutsi in 

Rwanda (1994). 

Any effort to understand why some racist or nationalist regimes were so violent must seek to identify 

the factors and conditions that help to explain why other have not engaged in mass killing. A 

comparison between the three genocidal regimes studied and others that have implemented ethnic 

cleansing using lower levels of violence suggests three factors that can influence whether or not ethnic 

cleansing will lead to mass killing : 1) the size of the population subject to ethnic cleansing, 2) the 

speed with which ethnic cleansing is carried out, and 3) the availability of hospitable territories to 

receive refugee population. 

Through the strategic analysis of ethnic mass killing, the paper could suggest the way to prepare for 

the possible ethnic strifes and such tragedies while facing the unification of Korea in the future.

Key Word : ethnic mass killing, genocide, Holocaust, Armenia, Nazi, Jews, Rew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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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에 들어 ISIS(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테러 단체에 의한 테러의 공포가 전세계

적으로 많은 두려움과 혼란을 유발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개발을  앞세우며 세계평화에 불안전

한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처한 국

제적인 주변 상황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남.북의 급격한 정세 변화가 발생되었을 때, 예

견될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미래 계획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하다. 특

히, 같은 민족이기는 하나 오랜 세월동안 정치

적, 이념적, 공간적 차이를 갖고 있던 이질화된 

그룹이 융화하는 과정 중에서 원치 않게 대량

학살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준비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연구자는 ‘대량학살의 유형과 전략적 고찰’이라

는 선행적인 연구를 시도한 바 있으며, 세부적

으로 인종적 대량학살의 사례를 분석하고 전략

적 측면에서 사건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인종, 민족, 종교 집단은 대량학살의 빈번한 

희생자가 되어 왔는데 ‘1915년 터키의 아르메

니아인 제노사이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독일과 점령지역에서 나치가 자행한 유대인 제

노사이드’, ‘1994년 르완다의 투치족 제노사이

드’는 20세기에 발생된 인종적 대량학살 가운데 

최대의 폭력적 사태들이다. 인종주의적 동기나 

민족주의적 동기는 ‘1944년 체첸-잉구쉬인들에 

대한 소비에트의 시베리아 추방’, ‘1945~1947년 

동유럽에서의 독일인 추방’, ‘1947~1948년의 인

도의 분리’, ‘1971년의 동파키스탄/방글라데시의 

분리’, ‘1992~1995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내전 시기’ 등에서 대량학살을 포함해 지난 100

년 동안 수많은 인종청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렇지만 이들 국가에서는 엄청난 폭력 

사태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

우 대량학살을 경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대량

학살과 관련하여 나치독일, 터키, 르완다의 제

노사이드적 정권과 인종집단 간에 심각한 차별

과 낮은 수준의 갈등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학살을 자행하지 않았던 인종주의적 또는 

민족주의적 정권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슷한 상황에서 

미리 대량학살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II. 인종적 대량학살에 관한 

전략적 관점

인종적 대량학살은 특정 집단을 희생시키며 

사회를 근본적으로 재조직화하려는 노력에서 

나온다. 이러한 노력은 급진적 공산주의 정권이

나 인족주의 혹은 민족주의 정권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급진적 공산주의 정권이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조직을 변혁시키려 하는 

데 반해 급진적 인종주의 혹은 민족주의적 정

권은 사회의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구성

을 변형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사실상 공산주의

와 인종주의/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창조적 요

소와 파괴적 요소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스탈

린, 마오, 폴 포트는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계

급이 개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끔 고려해 보

기는 했으나, 무엇인가를 창조하려는 강한 의지 

속에서 그들이 새로운 사회의 건설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믿었기에 이들 집단에 

대한 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반대로, 인종주의

적 정권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단순히 증오의 

대상인 인종적 소수파를 절멸시키는 것이 아니

라 집단 간의 갈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지배 집단과 그 독특한 문화가 번창하여 조화

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러므로 유해한 인종적 또는 민족적 요소를 제

거하려는 노력은 종종 선택받은 집단의 문화적, 

물질적, 심지어 생물학적 특권을 강화하기 위한 

야심적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나치의 인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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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구정책은 혁명적 유형의 인종주의적 사회

공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이다. 또한 나치의 

사회공학과 같은 규모의 계획을 추진했던 인종

주의 국가는 없지만, 일부 정권들은 소위 ‘인종 

청소’라고 일려진 과정을 토해 창조적이며 파괴

적인 목표를 달성하려 노력해왔다. 

20세기 인종청소 사례들을 보면 인종･민족주

의적 이데올로기의 이행과 정치･군사적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과격한 수단 이라는 두 가지의 

주요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대부부의 인종 청소 사건들은 이런 동기

가 서로 결합되어 발생되기는 하나, 최근에 들

어서는 정치･군사적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수

단으로서의 동기가 더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인종주의적 정권과 민족주의적 정권이 추구하

는 사회 변혁의 결과가 대량학살로 귀결되기는 

하나, 전략적 접근의 분석은 지도자들이 대규모 

폭력이 인종 청소 정책을 달성하는 가장 실제

적인 방법이라고 믿게 될 때 대량학살이 발생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인종청소는 주어진 영

토로부터 다수의 사람들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때때로 대량학살을 수반하는 

과정이다. 인종청소와 대량학살이 방향은 유사

할 수 있으나, 대량학살은 여전히 그 자체가 목

적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인종적 대량학살과 공산주의 대량학살

은 ‘박탈적’ 대량학살의 한 종류로 간주될 수 

있다. 인종주의적 정책이나 민족주의적 정책은 

일반적으로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정책보다 더 철저하고 파괴적인 경향

을 보일 수 있지만, 공산주의 정책은 대개 사회

의 최대 집단을 표적으로 삼기 때문에 더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낸다. 

인종 청소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세 가지 이

유로 인해 대량학살로 진행될 수 있다. 1) 대규

모 폭력은 종종 많은 사람들에게 가옥과 재산, 

생활 방식을 포기하고 오지에서 힘든 삶을 영

위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시도된다. 2) 일부의 

병자, 노인 및 어린아이를 포함하는 많은 사람

들을 신속하게 이주시키는 작업은 상당수의 희

생자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재정착지에서 일상적

으로 발견되는 황량한 조건들은 더 많은 죽음

을 유발한다. 인종 청소를 수행하는 많은 정권

들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 필

요한 방대한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

다. 그러므로 인종청소의 가해자들은 적극적으

로 희생자들의 절멸을 모색하지 않은 수는 있

겠으나, 희생자들의 복지나 생존을 위해 큰 희

생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 3) 지도자들이 많

은 사람들을 추방하고 재정착 시키는 과업을 

비현실적이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릴 

때 인종 청소의 열망은 대량학살을 조장할 수 

있다. 추방된 집단을 수용할 수 있는 영토를 확

보하지 못하거나, 대규모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

는 재정착 사업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비용

을 요구되거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혹은 

난민들이 추방된 이후에 국경을 건너 자신들에

게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된다면 

대량학살을 시행해야겠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즉, 지도자들은 전체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대

량학살이 특정 영토로부터 인종 집단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수단이라고 결정할 가

능성이 많다. 혹은 희생자 집단의 지속적인 존

재를 수용하기는 하겠으나, 대신 희생자 집단의 

엘리트, 지식인, 군복무 연령의 남자들을 살해

하고 위협함으로써 그 집단이 앞으로 정치적이

나 군사적으로 조직화 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

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

III. 인종적 대량학살의 대표적 

사례 분석

사례 1 : 1915년의 아르메이아인 제노사이드

20세기 최초의 대량학살로 알려진 이 사건은 

1915~1918년 사이에 터키에 살고 있는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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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이르는 아르메니아 인 가운데 50~150만 

명이 희생되었다.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보면 16

세기 중반 이후, 아르메니아 기독교인들은 오스

만 제국에서 많은 소수 인종 가운데 하나로 현

재 터키의 동부 지역에 살아왔다. 오스만 제국

은 아르메니아인들에게 내정과 종교 문제에 실

질적인 자치권을 부여하였으나, 그들은 공식적

으로 이슬람인들에게 종속되어 있었고, 오스만 

제국의 법률 하에서 권리와 특권을 거의 누리

지 못하였다. 이러한 편파적인 관계에도 불구하

고, 아르메니아인들과 터키인들은 오스만 제국

이 와해 직적에 놓여 있었던 19세기 마지막 수

십 년간 비교적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다. 그렇

지만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는 제국의 해체

가 가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터키인들이 

시도했던 장기적인 대응 노력의 마지막 조치였

다. 터키의 지도자들은 폭력, 수용과 타협을 포

함한 여타의 해결책들이 터키의 생존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는 데 실패했다고 확신하자, 인종 

청소와 대량학살을 ‘아르메니아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우선적인 정책으로 결정하였다. 

1. ‘아르메니아인 문제’와 초기의 개혁 시도

오스만 제국은 동유럽, 북아프리카, 발칸의 

주요 영토를 상실하면서 17세기 후반 이후 쇠

퇴 상태에 들어섰으며, 19세기 후반이 되자 많

은 민족주의 집단들은 어떠한 조건 아래서도 

오스만 제국의 일부분으로 남을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게 되었다. 1877~1878년 러시아-터키 전

쟁 시기가 되자, 이른바 아르메니아인 문제는 

오스만 제국 붕괴에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유

럽에 남아있는 오스만 제국을 유지하려고 필사

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터키인들은 급속히 확산

되는 분리주의 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민간인

들에 대한 폭력에 점점 의존하게 되었다. 러시

아가 오스만 제국의 기독교인들, 특히 불가리

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슬라브족을 이러

한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자 전쟁

이 발발하였다. 러시아는 제국의 주요 지역들을 

점령하고 콘스탄티노플 외곽 지역까지 진격하

면서 터키로 진군하였다. 열강들이 터키와 러시

아간의 분쟁을 간섭하고 중재하기 위해 1878년 

베를린 조약 협상에 개입하였다. 러시아는 터키

에서의 철군에 동의하였으나, 오스만 제국은 그 

대가로 몇몇 발칸 지방의 자치와 독립을 승인

하였다. 터키인들은 서구 열강의 내정 개입에 

분개했지만, 조약은 아르메니아인들이나 여타 

소수 인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다. 실제로 조약이 서명된 

뒤 후에도 아르메니아인들은 계속해서 차별적

인 정책에 시달려야 하였다. 

2. 개혁에서 탄압으로

술탄 압둘 하미드 2세 치하의 터키 정권은 

아르메니아인의 정치적 운동을 오스만 제국의 

통합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보았다. 발칸에서

의 분리주의 운동은 제국의 변경지역을 침식하

는데 그치지만, 아르메니아인 개혁운동은 터키

의 심장부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더구나 아르메니아인 분리주의자의 자치주를 

포함하고 있었던 아나톨리아 지역에서는 사실

상 이슬람교도들(주로 터키인과 쿠르드인들)이 

아르메니아인들보다 숫자가 많았다. 아르메니아

인들이 독립을 획득한다면, 이들 이슬람교도들

은 기독교인 소수인종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술탄은 19세기 전반기

의 개혁이 제국내의 소수 인종 문제에 대한 해

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믿었기에 1890년대 

초 들어 그는 아르메니아인들의 정치적 선동에 

대해 가혹한 정치적 탄압과 폭력으로 대응하였

다. 마침내 정권은 아르메니아인들의 정치적 시

위, 소요, 그리고 일부 테러 행위에 대한 대응

으로 1984년부터 1986년까지 계속된 일련의 대

량학살에 착수하였고, 술탄은 ‘개혁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에 의해서’ 아르메니아인 문제를 처리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 당시 수만 명 또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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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 이상의 아르메니아인들이 학살되었다. 많

은 아르메니아인들이 국외로 탈출하였다. 야만

성에도 불구하고 대량학살은 모든 아르메니아

인들을 절멸시키거나 그들을 국외로 추방하려

는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았으며, 학살은 아르

메니아인의 독립운동을 진압하는 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개혁을 위한 두번째 기회

술탄의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폭력적 해결방

안의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었으며, 1908년 ‘청

년터키당’이라는 통일진보위원회를 대표하는 일

단의 군 장교들이 정부를 장악하고 정치 전면

에 등장하게 되었다. 청년터키당은 오스만주의

의 원칙과 아르메니아인을 포함한 모든 오스만 

제국의 신민들에게 보다 큰 평등, 자치, 대표성

을 약속했던 1876년의 헌법으로의 복귀를 통해 

제국의 몰락을 막으려 하였다. 청년터키당은 일

단 정권을 장악하자 아르메니아인들의 불만을 

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법

제화하였다. 그러나 자유화를 통해 제국의 붕괴

를 저지하려 했던 터키인들의 초기 노력과 마

찬가지로, 청년터키당의 개혁 실험은 실패로 끝

나게 되었다. 오스만 제국은 일련의 파국적인 

패배를 계속해서 맞게 되는데, 청년터키당은 발

칸의 여러 영토를 빼앗기면서 1911년도 말에 

제국영토의 35%와 인구의 20% 이상을 상실하

였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발칸 국가 연합이 

대규모 공세를 개시한 1912년 10월에 최후의 

굴욕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 오스만 제국은 이

로 인해 유럽에 남아있는 모든 영토로부터 철

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청년터키당의 개혁은 

터키 내부에서 아르메니아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으며 반면에 아르메니아 인들

은 터키의 패배로 인해 야기된 혼란이 제국 내

에서 아르메니아인의 권리와 자치를 강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치적인 기회라고 생각하

였다. 

4. 통합과 개혁으로부터 인종 청소와 제노사이드로

1913년 1월 급진파 터키 민족주의 장교들은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고 군부 독재를 실시

하였다. 신생 정권의 지도자들은 19세기 제국의 

급격한 쇠퇴가 다민족주의적 특징에서 기인했

다고 확신하였고, 동질적인 터키 민족국가를 건

설해야만 조국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소수

인종의 분리주의가 제국 와해의 원인이라면, 이

들 소수인종들을 전부 제거함으로써만 더 이상

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청년터키당 지도자들은 과거의 평등주의적

인 오스만주의 원칙을 대신하여 이질적인 제국

을 한 국가, 한 인종에 근거한 동질적인 국가로 

전화시키려면 폭력이 불가피하다는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아르메니아인들이 새로운 터

기 국가 건설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고 믿었다. 아르메니아인이 쿠르드인이나 아랍

인들과 달리 비이슬람교도였기 때문에 아르메

니아인들을 터키 사회로 통합시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인식하였다. 더욱이 터키인들은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세르비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그리스의 영토에서 철수할 수 있었지

만, 아르메니아인들은 조국 터키의 심장부에 있

었기에 이들 땅을 포기하는 것은 분리가 아닌 

국가의 붕괴를 의미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신

생 터키 정권은 일부 아르메니아인 단체들이 

외세, 특히 터키의 주적인 러시아로부터 자신들

의 대의명분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노력

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였다. 러시아의 압력

으로 인해 1914년 2월이 되지 터키는 터키령 

아르메니아에 대한 유럽의 관리권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모든 형태의 아르메니아 

자치 계획이 청년터키당의 지도자들에게는 도

저히 수용할 수 없는 한계선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 발발에 뒤이어 일어난 사

건들이 아르메니아인들이 터키의 통합에 치명

적이고 즉각적인 위협 요인이 된다는 결정적 

증거를 터키 정권 지도자들에게 제공하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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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었다. 터키가 전쟁에 돌입한 후, 급속하게 

악화되어가고 있던 터키의 군사적 상황에 기인

하여 1914~1915년 겨울에 들어서 터키의 아르

메니아인 정책이 체계적이고 제노사이드적인 

추방으로 확대되었다. 1915년 1월 러시아 군대

는 터키에게 일련의 큰 패배를 안겨주었는데, 

이당시 아르메니아인 게릴라 부대들은 오스만 

군대의 후방에서 교란작전을 전개하였다. 아르

메니아인 봉기는 터키 군대를 전선에서 빼내도

록 유도하여 터키의 군사적 패배에 일조하였다. 

1915년 다르다넬스 해협에 대한 연합국 해군의 

공격 개시와 함께 제국은 붕괴에 직면하였고, 

임박한 군사적 패배에 대한 두려움은 아르메니

아인 문제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위기의

식을 고조시켰다. 

터키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아르메니

아인들을 터키에서 즉각적으로 제거하는 결정

을 내렸다. 단계적으로 조치가 시행되기는 하였

으나, 최종적으로는 터키에 거주하는 모든 아르

메니아인들이 추방 대상이 되었으며, 사실은 추

방이 아니라 아르메니아인들을 절멸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터키인들은 아르메니아인

들을 조국에서 추방하여 영구적인 고립과 무능

력 상태 속에 빠뜨리려고 계획했다. 건장한 아

르메니아인 남자들은 나중에 조직적인 저항의 

주체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추방 

대신 현장에서 사살되었다. 또한 아르메니아의 

정치적, 문화적 엘리트들도 살해되었으며, 아르

메니아인 난민들은 심지어 수용소를 향해 강제 

행군을 시작한 뒤에도 대규모로 학살되었다. 터

키인들은 이동 중이나 혹은 수용소에 도착한 

뒤에도 난민들에게 보급품을 제공하려 하지 않

았고, 많은 수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굶주림과 질병으로 계속해서 죽어갔다. 

청년터키당은 세 가지 관점에서 인종 청소가 

아르메니아인에 의한 위협을 처리하는 가장 적

절한 수단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1) 개혁과 자

유화를 통해 아르메니아인 분리주의에 대처하

려 했던 과거 정권의 노력이 실패했다고 확신

하였으며, 2) 1894~1896년에 술탄 압둘 하미드

가 시도했던 대규모 아르메니아인 대량학살이 

아르메니아인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고, 3) 마지막으로 최후

의 대안인 ‘제국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을 추방하

는 것’은 추방된 아르메니아인들이 러시아 침략

군과 협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터키 입장

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방안이라고 비추어졌다. 

이와 같은 근거로 해서, 실제로 1917~1918년 터

키에서 러시아 군대가 와해된 후, 터키 군대는 

러시아령 아르메니아에 진입하여 그곳에 살고 

있던 아르메니아인 주민들과 국경을 넘어 탈출

해온 수많은 아르메니아인 난민 모두를 학살하

기 시작했다. 아르메니아의 독립 가능성을 분쇄

하기 위한 터키의 폭력적인 노력은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었다. 터키의 이슬람

교 이웃국가들이 100만 명 이상의 가난하고 불

만에 쌓인 기독교인 난민들을 주저 없이 받아

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또한 터키인들은 

아르메니아인들이 조직을 재정비하여 자신들의 

조국으로 다시 반격을 가해 올 것을 두려워했

다. 터키인들은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아르메

니아인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보다 원거리에 있는 국가들로의 

이주를 장려하는 대안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황량한 시리아 사막이 최종 목적지로 선택된 

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터키인들이 아르메

니아인들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철로와 도로 가

까운 지역에 놔두는 것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

이다. 이러한 결정은 어린이와 노인 및 병약자

를 포함하여 난민들을 황량한 지대를 거쳐 도

보로 장거리 이동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추방

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보다 치명

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터키인들이 일부 아르

메니아인이 사막에서 무기한 살아가도록 하려

는 의도를 가졌을 수도 있었겠지만, 추방의 과

정 중의 폭력과 살아남은 아르메니아인들을 기

다리는 가혹한 조건들은 대량학살이라는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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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결과를 만들었다. 

사례 2 : 홀로코스트

 

500만~600만 명의 남녀노소 유대인들을 절멸

시킨 홀로코스트는 인종적 대량학살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사건이다. 홀로코스트가 발생된 

원인은 비교적 투명한데, 히틀러와 소수의 급진

적 반유대주의 엘리트들은 유대인들이 독일 국

가에 치명적인 정치적, 인종적 위협을 초래한다

고 믿었으며, 제노사이드는 나치가 유대인을 유

럽에서 추방하는 방식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유

대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판단을 

내린 후 채택되었다.

유대인에 관련된 첫 번째 위협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다. 히틀러는 전쟁 시기에 유대인

들이 독일을 고립시키기 위해 국제적인 연합을 

결성하였으며, 경제력을 장악하고 독일인들에게 

혁명을 선동함으로써 독일의 내부로부터의 붕

괴를 조장하였다고 믿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유대주의와 국제 마르크시즘과의 부정

한 동맹에 대한 믿음이었다. 히틀러는 마르크시

즘이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

라고 확신하였다. 히틀러는 유대인들이 이미 러

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을 배후조정 하였다고 

믿었고, 일단 유대인들이 권력을 잡게 되자 독

일인의 후예인 러시아의 엘리트를 절멸시켰다

고 믿었으며, 유대인-볼셰비키 동맹이 독일을 

대상으로 비슷한 음모를 계획하고 있다고 두려

워했다. 둘째로, 유대인은 독일 국민들에게 생

물학적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믿었다. 히틀러

는 유대인들이 강력한 자기 보존의 본능을 보

여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유대인들은 

교활함과 기만을 통해 세계의 여러 사회에서 

강력한 지위를 확보하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히

틀러는 만약 유대인들의 영향력을 저지하지 않

는 다면, 독일인들의 생물학적 토대는 내부로부

터 파괴되어 독일 인종은 사라질 것이라고 두

려워하였다. 

히틀러의 인식 속에는  유대인의 정치적-생

물학적 위협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

한 위협을 해결하는 일을 미래 세대에게 맡겨

놓을 사안이 될 수 없었다. 히틀러와 여타의 급

진적 반유대주의자들은 독일에 대한 유대인의 

위협을 광적으로 확신했지만, 체계적인 대량학

살이 유대인 문제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안이거

나 혹은 유일한 방안이라고 바로 결론을 내리

지는 않은 것 같다. 나치의 반유대주의자들 조

차도 목적 그자체로서는 대량학살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나치의 우선적인 목표는 독일과 독일

이 점령한 모든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영향력을 

일소하는 것이었다. 즉, 유대인 절멸의 결정이 

나치가 덜 유혈적인 해결방안을 이행하는 과정

에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와 직면하게 된 

후 이루어졌다고 보는 전략적인 해석을 가능하

게 한다. 이러한 조치는 상당수의 죽음, 폭력, 

기타 비인간적인 행위를 포함하였지만, 아직 모

든 유대인 남녀노소에 대한 체계적인 학살에 

이르지는 않았다.

1. 차별과 강제 이주

나치가 1933년 정권을 잡은 직후, 인식되고 

있는 유대인들의 위협을 처리하기 위한 노력들

이 시작되었다. 유대인의 위협을 처리하기 위한 

노력은 ‘최종 해결’에 이르기 이전에 몇단계를 

밟으며 전개되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유대인들

이 독일에 있는 상태에서 독일을 유대인의 영

향으로부터 정치적, 생물학적으로 보호하기 위

한 다양한 조치들이 강구되었다. 유대인의 경제

적, 정치적 권리는 하나씩 박탈되었고, 유대인

들은 정부, 의료, 사법, 학계, 기타 영향력 있는 

직업에서 배제되었다. 또한 유대인들은 공공장

소에서 차별대우를 받았으며, 유대인과 독일인

의 인종 간 결혼도 불법화되었다.

나치의 반유대인 정책의 두 번째 단계는 독

일에서 모든 유대인을 강제 이주시키는 것이었

다. 유대인들의 삶의 기회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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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제약을 받아야 하며, 유

대인들에게 독일은 희망이 없는 국가가 되어야 

하며, 구세대는 현재의 상태 속에서 죽을 수 있

지만, 젊은 세대는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이민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

들어야 했다. 1937년이 되자 강제 이주는 유대

인을 처리하는 우선적 정책이 되었다. 나치는 

많은 유대인들이 생계가 거의 불가능하게 될 

때까지 보다 가혹한 경제 정책을 계속 강요하

였다. 유대인들의 시민권이 폐지되었으며, 유대

인들을 강제 이주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유

대인 의 개인, 기업, 성전에 대한 조직적인 공

격이 허용되었다. 1938년 11월 악명 높은 ‘수정

의 밤’ 학살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이러한 목적

을 갖고 있었다. 팔레스타인에 유대계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일의 관료들은 영국 및 시온

주의자 조직들과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적

극적으로 모색하였으며, 유대인 이주를 촉진하

기 위해 타 국가들과도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

렇지만 다른 국가들이 유대인 이주자들의 재산

을 몰수하는 나치의 모순적 정책과 이에 따라 

가난해진 유대인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함으로써 

이주는 지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 정

권의 이주 정책은 매우 효과적으로 나타났는데, 

1939년이 되자 50만 명의 독일 내 유대인들 가

운데 72% 정도가 국외로 탈출하였다. 

2. 이주에서 추방으로

1939년 9월의 폴란드 침공은 나치의 반유대 

정책의 제3국면으로의 전환을 의미하였다. 200

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독일이 점령한 폴란

드 지역에 살고 있었다. 게다가 1940년 프랑스

와 저지대 국가의 정복으로 독일 점령지역에 

있는 유대인 수는 370만 명이 넘게 되었다. 나

치 정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제이주 방식은 

이 거대한 유대인 인구를 처리하기에는 역부족

이었다. 그렇다고 이와 같은 새로운 현실이 즉

각적인 유대인 절멸의 결정으로 귀결되지는 않

았다. 오히려 나치의 관료들은 이미 추진하고 

있었던 유대인 강제 추방 계획을 보다 강력하

게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영토적 해결’은 

1939~1941년에 신속하게 전개되었다. 유대인들

에 대한 격리, 경제적 착취, 추방을 위해 유대

인들을 도시의 중심에 결집시켰다. 나치의 초기 

계획은 유대인들을 독일 제국의 동쪽 변경지역

인 폴란드 루블린 지역으로 보내기로 되어 있

었지만,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건너오는 독일인

들을 루블린 지역에 정착시켜야겠다고 결정한 

후, 루블린 계획을 폐기하였다. 시간이 얼마 되

지 않아, 유럽은 독일의 생활공간 확보와 유대

인 거주지 건설이라는 나치 정권의 두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너무 협소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기 시작하였다. 이에 나치 관료들은 수백만 명

의 유대인들을 마다가스카르나 시베리아 미개

지로 추방하는 환상적인 계획을 추진하였다. 나

치의 고위간부 중에 하나인 하인리히 힘러는 

‘나는 유대인들을 아프리카나 그 외의 식민지로

의 이민을 보냄으로써 유대인이라는 개념을 완

전하게 지울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우리가 

만일 내부의 신념에 입각해 사람들을 절멸시키

는 볼셰비키 방식을 비독일적이며 불가능한 것

이라고 거부한다며, 이 방법은 아무리 잔인하고 

비극적일지라도 가장 온건하며 최선의 정책이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까지 말할 정도였다. 

1939~1941년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추방되거

나 게토에 도착하면서 사망하였다. 비록 이들의 

정책이 야만적이고 잔혹했다고는 하지만, 이때

만 해도 유대인들에 대한 물리적 절멸을 모색

하지는 않았다. 이 추방계획이 무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많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추

방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투입되기는 하였다.  

3. 추방에서 절멸로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1941년 초봄과 늦가

을 사이 어느 시점에서 나치가 유대인 추방계

획으로부터 노골적인 절멸 정책으로 전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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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이루어졌다는 데 동의한다. 정권의 초기 

추방계획이 실패하였고, 추방이 더 이상 ‘유대

인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결

론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고 본다. 나치 정권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해 추방이 효

과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 같다. 첫째, 

가장 심각하게 고려되었던 마다가스카르 추방

계획은 독일과 마다가스카르 간의 해상교통로

를 장악하고 있던 영국이 패배할 경우에만 가

능한 것이었는데, 독일이 영국과의 전투에서 패

배하자 이러한 가정은 무산되었다. 나치는 1940

년 초가을이 되면서 마다가스카르 계획은 포기

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독일이 영국과의 전투

에서 패배하고 소련 침공 결정을 내리자 유대

인들에 대한 숙청은 1939년보다 더 시급한 문

제로 부각되었다. 독일은 이제 두 개의 전선 사

이에 갇힌 꼴이며, 유대인들이 영국과 미국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

한 유대인들의 지원을 받는 내부 전복 세력과 

제5열의 위험에 대한 히틀러의 강박관념은 

1918년의 상황(1차 세계대전의 패배)이 반복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결합되어 유대인들에 

대한 행동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게 만들었다. 

유대인의 영향력이 유럽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독일은 끊임없이 외국에서의 저항과 국내의 전

복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하였다. 

셋째, 나치의 인구 전문가들은 소련과 유렵의 

잔여지역 정복이 독일의 영향력 하에 있는 전

체 유대인수를 1,100만 명까지 증가시킬 것이라

고 추정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패배의 한 

원인이 된 독일에서의 기근을 필사적으로 막으

려 했던 나치 관리들에게는 물자가 부족한 시

기에 이들 거대한 적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문

제는 심각한 우려사항이었다. 결국 나치는 이 

시점에 이르러 유대인 처리에 앞서 국가에 부

담만 주고 이른바 ‘식량만 축내는 무익한 사람

들’인 독일인 정신질환 환자들이나 기타 만성병 

환자 수만 명을 살해하였다. 유대인들을 시베리

아의 메마른 황무지로 추방하는 계획은 1941년 

9월까지도 고려되었지만, 나치는 그 이전 어느 

시점에서 추방이 아닌 다른 방법을 계획했을 

수 있다. 넷째, 히틀러는 분노한 많은 수의 유

대인들을 국경선 건너편에 주둔시키는 모든 추

방 계획은 독일에 대한 유대인의 위협(특히 전

쟁이 시작된 상황에서)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

할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에

서의 독일군의 군사적 좌절이 즉각적인 시베리

아 추방 정책을 중단시켰을 수도 있다. 독일군

은 1942년 12월 이전에 큰 패배를 경험하지 않

았지만, 8월말이 되자 독일군의 공격은 이미 차

질을 빚고 있었으며, 히틀러는 아무리 빨라도 

1942년 이전에는 승리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

렸을 것이다.  한 나치 친위대 장교가 194년 7

월 16일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겨울에

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식량을 공급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유대인

들을 죽이는 것이 가장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아사하도록 내버려두는 것보다 그것이 더 바람

직합니다.“라고 주장했던 것을 주목해야 한다. 

아마도 히틀러와 여타의 나치 지도자들은 이런 

사태를 고려한 후, 유럽에서 유대인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체계적인 절멸’이

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다. 가스실과 화장터를 

이용한 새로운 정책의 윤곽은 1941년 늦가을이

나 겨울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나, 일단 계획

이 구체화되자 유대인 문제가 전쟁이 끝나기 

전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히틀러의 신념으로 인

해 절멸을 끔찍한 속도로 진행되었다. 1942년 

말이 되자, 38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는데, 이

는 홀로코스트에서 희생된 사람의 3분의 2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종 해결’은 ‘나치

의 유대인 문제에 대한 영원한 해결책’이라는 

의미와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

에 있어 ‘마지막 결정’이었다는 의미 모두를  

갖고 있으며, 모든 해결책은 ‘유대인들을 총체

적으로 제거한다’는 동일한 원칙에 토대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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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전쟁 전에는 독일에게 이민이 가장 상

황에 맞는 정책이었으나, 그것이 충분히 신속하

게 혹은 완전하게 진행되지 않자, 추방 계획(순

수 혈통의 북유럽 아리아인들이 거주하지 않는 

몇몇 원시 지역이 소련이나 마다가스카르로)이 

선택되었다. 추방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 나치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학살정책이 결정

되었는데, 이들 모든 정책은 유대인의 제거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4. 홀로코스트의 독특성

홀로코스트의 가장 흥미로운 특성은 나치가 

유대인의 위협을 사이비 과학과 우생학의 개념

으로 이해했다는 사실이다. 유대인의 위협 속에 

내포되어 있는 가상의 생물학적 성격 때문에 

나치는 소극적 유대교 신자, 개종한 유대인들, 

심지어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 유대인이라도 

관용을 베풀 수 없었다. 나치 지도자들이 유대

인 제거를 위한 덜 폭력적인 해결방안이 효력

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을 때, 이러한 이데올로

기는 모든 유대인 남녀노소를 용서하지 않는 

제노사이드 계획을 산출해낸 나치 국가의 야만

적 효율성과 결합되게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배

후에 놓여 있는 정치적, 군사적 갈등의 존재이

다. 대량학살의 가해자들은 인종 집단 전체를 

인종 청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상대방이 오

염된 생물학적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희생자 집단 구성원들이 

동일한 정치적･군사적 명분을 지지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가해자들은 부녀자나 어린이들

이 표적이 되었을 때도 그들이 위험한 유전인

자의 매개체로 간주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녀자

들은 남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으며 어린이들은 

성장하여 아버지의 복수를 할 것이라고 판단했

기 때문이다. 

홀로코스트의 이데올로기적 동기는 독특한 

성격의 것일 수 있지만, 제노사이드적 측면의 

결과는 독특한 것은 아니다. 500만~600만이 홀

로코스트로 희생되었으며, 이 숫자는 유럽 점령

지 유대인의 57~67%, 전 세계 유대인 인구의 

30~36%에 해당되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생

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홀로코스트는 희생된 양

민의 숫자나 비율이라는 측면에서 특별하지 않

다. 다른 대량학살의 사례들을 보며, 절대적인 

숫자나 비율의 측면에서 홀로코스트를 능가하

는 경우도 있었다. 스탈린과 마오의 통치하에 

대기근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포함한다면, 이들 

폭군들은 아마도 히틀러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다.  

비율적인 측면에서도 르완다의 1994년 제노

사이드는 홀로코스트를 능가한다. 르완다에서는 

투지족의 75%가 학살되었다. 마찬가지로 최고 

추산치를 적용할 때, 터키의 아르메니아인 가운

데 대략 4분의 3이 1915~1918년 제노사이드로 

사망하였다. 

우리는 홀로코스트를 여타의 제노사이드 및 

대량학살 사례들과 비교하여야만, 그것의 의미

를 평가할 수 있다. 각각의 사건들의 고유성과 

유사성을 이해함으로써만, 우리는 홀로코스트로

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유사한 미래의 폭

력을 예방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사실 우리가 

홀로코스트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 가

운데 하나는 홀로코스트의 연구가 제노사이드

와 대량학살 일반에 대한 이해에 기여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사례 3 : 르완다 제노사이드

1994년 르완다 제노사이드의 근원은 1950년

대 벨기에의 식민 통치가 종식되면서 나타난 

후투족과 투치족간의 정치적 투쟁으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벨기에 식민 정부는 인구의 

15% 미만이었던 투치족을 크게 편애하였으나,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은 1959년 르완다에서 후

투족과 투치족간의 최초의 폭력적 충돌 사태를 

야기하였다. 벨기에 정부는 민주화를 추진하여 

르완다에서 인종적 편애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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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였으나, 정치적 지배력을 장악하기 위한 후

투족과 투치족의 투쟁은 투치족에 대한 일련의 

폭력 사태로 확대되었다. 이시기에 발생한 폭력

사태로 인해 많은 수의 투치족이 국외로 탈출

하였고, 이들 대부분은 부룬디, 탄자니아, 우간

다에 몸을 의지하였다. 

1963-1964년 겨울에 후투족 정부는 난민 습

격 사건과 더불어 새로운 반투치족 폭력운동을 

시작하였고, 약 1만 명의 투치족이 사망하였다. 

당시 투치족 인구의 절반 정도인 약20만 명이 

국외로 탈출하거나 추방되었다. 추방된 일부 난

민들, 특히 우간다에 있는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이 행동에 나설 순간을 위해 조직을 구성

하고 훈련하며 기다리는데 30년을 보냈으며, 마

침내 1990년 10월에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다. 

우간다에 있는 투치족 주요 정치 조직인 르완

다 애국전선(RFP : Rewandan Patriotic Front)은 

국경을 건너 르완다로 공격할 것을 결의하였다. 

르완다 애국전선은 자신들의 목표는 투치족 난

민들의 귀환만이 아니라 하비야리마나 대통령

이 이끄는 후투족 정권의 전복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 르완다 국내에서는 이런 갈등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투치족과 르완다의 온건 

후투족 양자는 하비야리마나에게 일당 국가체

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당체제를 허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발생된 르

완다 애국전선의 침입과 르완다 국내의 정치적

인 대변화는 결과적으로 1994년 제노사이드에 

이는 정치적･군사적 위기를 촉발시켰다.

1. 대결과 탄압

르완다의 하비야리마나 대통령은 이러한 위

기에서 타협대신 단호한 군사적, 정치적 조치로 

대응하였다. 외국 군대의 원조를 받은 르완다 

군대는 르완다 애국전선의 침입을 간신히 물리

칠 수 있었다. 그 후 체포의 물결은 잠재적 반

대세력이 될 수 있는 자원인 투치족과 후투족 

양쪽 모두를 표적으로 삼았다. 그러나 하비야리

마나의 군사 전략이나 정치 책략은 장시간 효

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르완다 애국전

선은 물러났지만 패배한 것을 아니었으며, 대신 

저강도 게릴라 작전을 시작하여 르완다에 대한 

국경 공격을 계속하였다. 수많은 후투족 민간인

들이 전투가 발생하였던 르완다 북부지역에서 

탈출하였다. 이로 인해 국내에 난민 숫자가 증

가하자 르완다 경제는 심각한 긴장 상태에 돌

입하였고, 1992년 초가 되자 르완다 정부군이 

르완다 애국전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

다는 사실이 명백해 졌다. 

2. 대결에서 타협으로 

정치적･군사적 대결에서 실패한 하비야리마

나는 마지못해 타협을 시도하였다. 1991년 6월 

다당제 설립을 허용하면서 개헌을 수용하였고. 

1992년 3월에는 새로 설립된 정당과 연립정부

를 구성하는 데 동의 하였다. 연립정부는 하비

야리마나에게 르완다 애국전선과의 평화회담에 

동의할 것을 강요했다. 회담의 의제는 단순히 

휴전이나 투치족 난민의 송환만이 아니라 르완

다 애국전선과의 권력 공유에 대한 포괄적인 

정치 협상을 포함하였다. 이를 위해 1992년 탄

자니아의 아루샤에서 공식적인 평화회담이 시

작되었으나, 1993년 2월초 르완다의 시골 지역

에서 반투치족 폭력이 시작되자 회담은 무산되

고 르완다 애국전선의 군사 공격이 재개되었다. 

공격은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어서, 르완다 애

국전선은 2주도 채 안되어 수도인 키갈리 30km 

안쪽까지 진격하였다. 수십만 명의 후투족이 전

투 지역에서 탈출하였다. 프랑스군의 개입에 의

해서 르완다 애국전선의 공격이 가까스로 저지

되었고, 1993년 2월 20일 일방적인 휴전이 선언

되었다. 하비아리마나는 회담의 재개를 요구하

여 최종 협정(아루샤 협정)이 1993년 8월 4일에 

서명되었고, 유엔은 그것들의 이행을 감독하는 

데 동의하였다. 그렇지만 아루샤 협정은 르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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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전선의 승리였다. 

3. 투치족 위협과 급진주의자들의 발현

군부 안팎의 급진적 후투족들은 르완다 정부

와 투치족과의 협정은 그들 자신과 르완다의 

후투족 양자 모두에게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확신하였고, 1991년부터 후투족 민병

대를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다수의 급진적 후투

족 지도자들은 공화국수호연합과 인연을 맺고 

있었는데, 공화국수호연합은 다수파(후투족 등)

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임무로 하여 1992년 

초에 창당된 정당이었다. 공화국 수호연합과 같

은 후투족 극단주의 집단들은 종종 후투족 온

건파에 맞서 하비아리마나와 협력하기도 하였

지만, ‘투치족 위협’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비아리마나를 가혹하게 비

난하였다. 

후투족 극단주의자들은 투치족의 위협에 대

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두려움이 있

었다. 첫째로, 후투족 극단주의 지도자들은 투

치족의 침입, 온건파 후투족 정당의 득세, 이에 

따른 권력 공유 협정을 자신들의 개인적 권력 

장악에 대하 위협으로 간주하였다. 둘째로, 급

진적 후투족 지도자들은 1990년대 초의 사태를 

보면서 1959년 이전에 고착되었던 투치족의 지

배 체제로 복귀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르완다 

애국전선이 공식적으로 인종 통합적 철학을 견

지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군사작전 수행과 

아류샤 회담에서 보여준 비타협적인 태도는 많

은 후투족 지도자들로 하여금 르완다 애국전선

이 결코 권력을 공유할 계획이 없을 것이라고 

두려워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말부터 

부룬디는 민주화를 시도하였지만, 이러한 실험

은 새로 선출된 후투족 대통령 은다다예가 극

단주의 투치족군 장교들에게 암살된 1993년 10

월 갑자기 중단되었다. 암살은 대대적인 인종 

청소의 물결과 투치족 지배로의 복귀를 촉발시

켰다. 결국 이런 사건으로 인해 온건파 후투족 

정당조차도 투치족 지배에 대한 두려움을 공유

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후투족 극단주의 지도

자들은 투치족이 르완다 후투족의 물리적 안전

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믿었다. 르완다 애국

전선 군대는 1990년 침입 이후, 수차례에 걸쳐 

후투족 민간인들에 대한 대량학살을 자행하였

다. 후투족 극단주의자들은 때때로 르완다 애국

전선을 나치나 크메르 루주에 비교하면서 르완

다의 후투족을 체계적으로 절멸하려는 투치족

과 르완다 애국전선의 계획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후투족 10만~20만 명이 희

생되었던 부룬디의 1972년 제노사이드를 상기

하면서, 일부 급진적 후투족 지도자들은 이러한 

형태의 폭력이 르완다에서 다시 발생될 수 있

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4. 타협에서 제노사이드로

후치족 극단주의자들이 투치족의 위협을 처

리하는 데 덜 폭력적인 방안은 실패하였고 여

타의 해결 방안은 비현실적이거나 불충분하다

고 결론을 내린 후에 체계적인 제노사이드를 

결정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극단주의자들의 

이러한 결정에는 네 가지 중요한 요인이 영향

을 미쳤을 것이다. 첫째, 르완다 애국전선의 침

입과 국내의 정치적 반대파들을 처리하기 위한 

하비야리마나의 대결적 전략은 1991년 말 또는 

늦어도 1992년 초가 되자 실패로 귀결되었다. 

르완다 애국전선과 국내의 반대파들과의 타협

이 진행되었지만, 그와 같은 타협은 극단주의자

들이 피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결과였다. 1993

년 2월 르완다 애국전선의 공세와 같은 해 10

월 부룬디의 은다다예 암살은 극단주의자들의 

투치족과의 권력 공유가 불가능하다는 신념을 

재확인 시켰다.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 후투족 

극단주의자들은 제노사이드가 시작되기 전에 

투치족과의 협상을 진행시킨 하비아리마나 대

통령이 탑승한 비행기를 격추시킨 사건에 연류

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둘째, 투치족의 위



19

협을 처리하기 위한 극단주의자들의 자체 노력

도 실패하였다. 극단파 살인부대는 국내의 반대

세력을 분쇄하고 아루샤 회담을 무산시키기 위

해 투치족 엘리트들과 온건 후투족 정당 지도

자들을 암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잔인한 방법

에도 불구하고, 권력 공유 협상은 계속되었고 

르완다 애국전선의 군사력은 계속 증강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극단주의자들은 전쟁에서 승리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량학

살에 의존하였다. 셋째, 후투족 극단주의자 집

단은 모든 투치족은 적이며, 그들과의 협력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후투족과 투치

족의 정치･군사적 갈등을 준 인주의적 관점에

서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투

치족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르완다 애국전선이나 반대파의 활동과 직접적

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르완다 내

에 살고 있는 모든 투치족을 문제 삼아야 한다

는 결론을 유도하였다. 후투족 극단주의자들은 

‘투치족은 투치족이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르

완다 애국전선의 동조자였기 때문에 죽었다. 투

치족의 99%가 르완다 애국적선을 지지하는 세

력들이다. 인종과 정치 사이에 차이가 없다.“라

고 공공연히 말하기도 하였다.

극단주의자들에게 르완다 애국전선은 르완다 

정치의 직접적인 파괴 행위자이며, 국가 내부의 

모든 투치족 주민들은 잠재적인 제5열로 간주

될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협박과 위협의 전술

에서 민간인 학살은 주요한 전략적 개념으로 

간주되었다. 투치족 남성들이 폭력의 주요 표적

이었지만, 어린이들도 훗날 성장하여 전투를 수

행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폭력의 대상

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투치족 여성들은 더 이

상의 투치족 어린이들을 낳지 못하도록 절멸되

어야 하였다. 마지막으로, 극단주의 지도자들은 

르완다에서 투치족을 내쫓거나 추방하는 것을 

포함하는 모든 해결방안은 단순히 갈등을 영속

화시킬 뿐이라고 믿었다. 사실 1959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후투족 극단주의자들의 욕

망은 제노사이드 결정을 유발한 가장 중요한 

요인들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된다.  

적어도 1994년 4월의 하비야리마나 암살 사

건 수개월 전에 학살이 계획되었다는 것은 분

명하다. 대량학살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은 아마 

1992년 말에 심각하게 고려되었을 것이며, 1993

년 10월 말 부룬디에서 은다다예가 암살된 직

후인 어느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되었을 가

능성이 높다. 이러한 시간표는 투치족 위협을 

처리하기 위한 여타의 해결책이 실행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제노사이드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해석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1992년 말이 되자, 극단주의자들은 르완다 애국

전선을 저지하기 위한 하비야리마나의 노력이 

실패했으며, 아루샤 회담의 최종결과는 그들이 

최초에 가졌던 두려움 보다 더 위협적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1993년 10월이 되자, 

민병대 살인부대를 통해 투치족을 분쇄하려던 

극단주의자들 자신의 폭력적 노력도 실패하였

음이 분명해졌다. 반면에 아류샤 협정은 유엔의 

감독 하에 이행되기 시작하였으며, 하비야리마

나는 적들과 협력하라는 국제적 압력에 시달리

고 있었다. 아마도 르완다 애국전선의 1993년 2

월 공세와 은다다예의 암살은 그와 같은 급진

적 해결방안의 윤리성이나 필요성에 대해 여전

히 의문을 품고 있던 이들 극단주의자들에게 

제노사이드가 필요할 뿐 아니라 시급하다는 인

식을 확신시켰다. 일단 착수된 르완다의 제노사

이는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어 홀로코스트의 산

업화된 학살조차 능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극단

주의자들은 르완다 애국전선에 비해 군사적으

로 열세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제노사이드 전략

은 신속하게 집행될 때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고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학살은 주로 소형무

기와 끝이 날카로운 무기에 의해서 수행되었지

만, 3개월도 채 않되 50만~80만 명의 사람이 학

살되었다. 25만 명은 제노사이드가 일어난 첫2

주일 동안에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

불어 르완다 애국전선에 동조한 혐의를 받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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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만 명의 후투족 역시 학살되었다. 르완다 

투치족 인구의 75% 이상이 제노사이드로 학살

되었으나, 르완다 애국전선을 패퇴시키지 못했

다. 학살은 르완다 애국전선 부대들이 르완다로 

진입해 전국을 장악한 후에야 끝나게 된다. 이

당시 후투족 극단주의자들은 100만~200만 명의 

후투족 민간인들과 함께 국경을 넘어 부룬디, 

탄자니아, 자이레로 탈출하였다.

IV. 고찰

인종주의적 정권과 민족주의적 정권의 존재

는 20세기 역사의 일반적인 특징인데, 이들은  

공공연히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차별에 개입

해 왔으며, 종종 소수파 집단이나 예속적인 다

수파들에 대해 폭력적 탄압을 자행해왔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종주의적 정권과 민

족주의적 정권은 대량학살에 개입하지는 않았

다. 대량학살을 자행한 정권과 그렇지 않은 상

대적으로 덜 폭력적인 정권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아마도 이런 결정적 차이는 두가

지 측면(①인종청소가 최상의 수단이라고 인식

하도록 만드는 요인, ② 인종청소를 대량학살을 

전환시키는 요인)에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1. 인종 청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인종 청소 정책을 결심하게 되는 것은 상황

은 ‘인종적 반대세력에 의해 야기된 위협의 본

질 및 수준’과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인종 청소 이외의 정책의 유용성과 적절성에 

대한 지도자들의 판단’에 달려있다. 지도자들이 

인종적 반대세력이 정권의 권력과 특권을 위협

할 뿐 아니라 국가 통합이나 지배집단의 물리

적 안전까지 위협하는 집단이라고 인식할 때, 

그리고 덜 폭력적인 정책이 이들 위협에 대처

하는 데 실패했다고 인식할 때, 인종청소가 발

생할 가능성이 높다. 

희생자 집단에 대한 지도자들의 인식은 보다 

광범위한 사회의 태도나 그들 정권 동료의 견

해조차 충실하게 반영하지 않는다. 대량학살의 

가해자들이 민주적 수단을 통해 권력을 성취하

지 경우는 드물다. 터키와 르완다에서 최종적으

로 대량학살을 선택한 급진적 지도자들도 인종

주의적이거나 민족주의적인 신념을 갖고 있었

지만, 인종 청소 대신에 타협을 선호했던 지도

자들을 축출하는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

다. 독일의 경우에서는 히틀러가 헌법적 수단을 

통해 수상이 되었기는 하지만, 1년도 채 안 돼 

독일의 민주 제도를 해체시켰으며 거의 완전한 

독재 권력을 확보하였다. 터키, 독일 및 르완다

의 사태에서 다수 국민이 적극적으로 제노사이

드 정책을 지지했다는  증거는 어느 경우에서

도 발견되지 않는다. 

사실 터키령 아르메니아, 나치독일, 르완다에

서 조차 극단주의 집단의 발현은 독특한 요인과 

예기치 않은 사태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었다. 

각각의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만약 극단주의

자들이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였다면 인종청소

와 제노사이드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제

시하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1994년 아파르

트헤이트(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정권의 유색인

종에 대한 차별정책)로부터 다인종 민주주의로 

비교적 평화롭게 이행한 것은 터키, 독일, 르완

다에서 사태가 다르게 전개 될 수도 있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이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심각한 

경제 불황과 폭력적인 국내 봉기를 포함한 국

가적 위기를 맞고 있었다. 지배정당인 민족당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군부를 포함하여 극단주의

적 인종주의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다. 이들 

제3세력 구성원들은 온건한 정치적 양보, 보다 

낮은 수준의 폭력적 진압, 그리고 제한적인 인

종 청소 등 이전 40년 동안의 정책이 실패했다

고 믿었다. 드 클레르크는 경제적 붕괴와 계속

되는 정치적 고립을 회피하기 위해 넬슨 만델

라의 아프리카 민족회의(ANC)와 마지못해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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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 했던 반면, 극단주의자들은 흑인들에 대한 

완전한 민주적 권리의 부여가 백인들의 생활 

방식 뿐 아니라 생존까지도 심각하게 위협한다

고 믿었다. 실제로 제3세력의 지지자들은 평화 

협상을 무산시키기 위해 아프리카 민족회의와 

여타 흑인 집단들 간의 충돌을 조장하였고 그 

결과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왜 그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극단주의자 

집단은 터키, 독일, 르완다에서처럼 권력을 잡

지 못했는가? 이당시 극단주의자들이 군과 경

찰 조직을 장악했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남

아프리카 공화국의 극단주의 세력이 권력을 장

악했더라면 그들은 대량학살을 자행하는 데 필

요한 충분한 물리적 능력을 보유했을 것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부분의 백인 국민들이 

흑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폭력을 지지하지 않았

다’ 라는 사실 만으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대량학살이 발생되지 않은 사실을 설명하기에

는 부족하다. 독일의 경우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유대인들을 겨냥한 1933년의 조치를 지지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르완다 후투족은 1994년의 

투치족 학살에 찬성하지 않았다. 남아프리카 공

화국 백인의 68%가 1992년 드 클레르크의 권

력 공유 협상을 지지했는데, 1933년 히틀러에 

반대표를 던진 독일인의 비율 역시 거의 일치

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

량학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특정 집단이나 

지도자들이 언제 또는 어디서 정권을 잡을 것

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언제 

인종 청소를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상의 수단이라고 결정하는가’를 판단하는데 

더 유용할 수 있다.  

터키, 독일 및 르완다의 제노사이드적 정권과 

그들에 선행했던 비교적 온건한 정권들과의 간

단한 비교는 지도자들의 상이한 위기 인식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혀 다른 전략으로 귀

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 사례의 

내부 비교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문화적 요

인들이 비교적인 상태에서 지도력의 변화가 초

래하는 독립적인 효과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

에 특히 유익하다.1913년 전의 터키, 1933년 전

의 독일, 1994년 4월 전의 르완다에서 온건파 

정치 지도자들은 소수 인종과의 갈등은 존재론

적 측면이 아닌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인식한 

것 같다. 때문에 온건파 지도자들은 제한적 형

태의 차별이나 억압 혹은 양보를 통해서 충분

히 소수 집단을 통제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

다. 반면에 그들을 계승한 극단주의 정권들은 

아르메니아인, 유대인, 투치족을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특권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물리적 안

전 나아가 다수의 지속적 생존에 대한 위협으

로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전의 온건한 

정책들이 이런 위협을 해소하는 데 실패하였다

는 생각과 소수 집단들이 관련된 전쟁의 발발

로 인하여, 이들 극단주의자들의 인식은 더욱 

악화되었고 보다 급진적 해결방안을 요구하게 

되었다. 

1909년 터키에서 권력을 장악한 대부분의 청

년터키당 정권의 구성원들은 아르메니아인 문

제를 주로 정치적인 관점에서 인식하였고, 문제

의 해결을 위해 포용과 통합의 정책을 모색하

였다. 그러나 분리주의 운동의 압력 하에서 제

국이 급속히 해체되자, 이는 1913년 청년터키당

의 극단적 민족주의 세력의 등장을 초래하였다. 

이들은 아르메니아인들이 터키인의 지배에 대

한 국내적인 위협 세력 이상의 존재가 되고 있

다고 확신하고, 다수의 아르메니아인들이 국경 

내부에 거주하는 한 터키는 결코 안전할 수 없

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바이마르 독일의 

경우 많은 보수정당과 군부 사이에 반유대주의

가 무르익고는 있었으나, 그들이 선호하는 반유

대주의 조치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생활에 있어 

유대인을 차별하고 독일의 문화적, 정치적 제도

로부터 유대인을 배제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히

틀러와 나치당의 급진적 반유대주의자들은 유

대인의 위협을 종말론적 성격의 것으로 바라보

았다. 유대인은 아리아인의 힘에 대해 생물학적 

위협이 되고 있었으며, 국제공산주의 및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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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세력과의 연계를 통해 독일 국가의 생존

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차별과 배제만으로는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는 데 불충분하였기에 히

틀러의 장기 전략은 항상 독일 유대인들의 물

리적 제거를 모색하였다. 하비야리마나의 르완

다 정권과 1994년 4월의 제노사이드를 통해 하

비야리마나를 축출한 후투족 극단주의 정당들

과의 대비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1973년 

이후 르완다를 통치했던 하비아리마나는 투치

족과 협상을 하고 제한적인 정치적 양보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하비아리마나 정부

와 군대 내부의 다수를 포함한 후투족 극단주

의자들은 투치족이 르완다에 대한 소수 지배를 

강요하고 있으며 부룬디의 투치족 소수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제노사이드적 폭력을 

구사할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하비아리마나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극단주의

자들은 보다 급진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부 갈등이 

제노사이드의 개시를 예고하는 하비야리마나 

암살을 초래하였을 것이다. 

이들 3개 국가의 극단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인종적인 적들이 야기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들은 

이러한 위협이 제거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려워하였으며, 실제로 각 집단은 

소수 인종들과의 관계에 관한 한 타협을 거부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들 모든 정권은 

필사적으로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전선에서 부

족한 물자를 빼어내어 소수 인종 민간인에 대

한 학살작전에 투입하였다. 터키와 르완다에서

는 소수 인종을 대표하는 반대 집단의 자치나 

분리, 혹은 체제의 전복을 목표로 군대를 조직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극단주의

자들의 공포는 약간의 현실적인 근거를 갖고 

있었다. 반면에 독일의 경우 유대인의 위협은 

나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가상적인 위협은 현실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위협만큼이나 강력한 행위동

기가 되어 홀로코스트를 유발하게 되었다. 

2. 인종 청소에서 대량학살로

인종 청소는 대부분 중대한 폭력과 강제를 

수반하지만 대량학살 없이 이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종 청소와 대량학살의 개념은 종종 

혼용되고 있지만 동의어는 아니다. 검토한 세 

개의 제노사이드적 정권과 낮은 수준의 폭력만

을 사용하여 인종 청소를 자행해 온 여타 정권

들과의 비교는 인종 청소가 대량학살에 이를 

것인지 여부는 1) 인종 청소의 대상이 된 주민

의 규모, 2) 인종 청소가 이루어지는 속도, 3) 

난민들을 수용하는 호의적 영토의 확보 가능성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런 요인들은 개별적으로 혹은 상호 결합

하여 작용하며, 대규모 폭력에 호소하지 않고도 

희생자들을 이주 시킬 수 있는 가해자들의 능

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지도자들이 인종 청소를 위해서 대량학살을 

자행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상 집단의 규모이다. 조건이 같은 상

황이라면 이주해야할 인구가 많을수록 희생자

의 숫자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검토 분석한 3

가지 사례 이외에도 금세기에 자행된 인종적 

대량학살의 여타 사례들 역시 대규모의 주민을 

상태로 한 인종 청소와 관련이 있다. 1945~1947

년 사이에 거의 1,200만 명의 독일인들이 동유

럽에서 추방될 때, 약 200만 명 이상이 사망하

였으며, 1947~1948년 인도의 분리 당시 대략 일

천만 명이 강제 이주하는 과정에서 50만~100만 

명이 사망하였고, 일천만 명 이상의 벵골인들이 

고향에서 쫓겨났으며, 이들 (대부분 힌두인이

다) 가운데 50만~300만 명이 1971년의 방글라

데시 분리 당시 사망하였다. 희생자 규모와 희

생자 집단에 대한 폭력의 수준은 비례하지 않

는다. 엄청난 수의 인구를 먼 곳으로 이동시키

는 작업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수반되어 덜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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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적인 인종 청소의 전략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예를 들자면 나치의 강제 이민 정책은 

1933~1939년 사이에 독일의 유대인 50만 명 대

부분을 대규모 폭력 없이 국외로 추방하는데 

성공하였다. 반면에 추방 정책은 동유럽과 소련

에 거주하는 유대인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서는 그와 같은 대규모 난민들을 받아들이려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이

러한 엄청난 규모의 유대인 숫자는 나치가 최

종적으로 제노사이드를 결정하게 되는 부분적

인 원인이 되었다.

인종 청소가 대량학살을 초래할 가능성에 영

향을 미치는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은 작업의 이

행 속도이다. 가해자들이 인종 청소를 신속하게 

이행하려 할 때,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보다 큰 폭력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난민들은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물

을 처분하거나 휴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희생자들을 이주

에 강하게 저항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게다가 

추방을 너무 서두르게 되면, 이주 과정이나 혹

은 정착 과정에서 난민들에게 인간적인 조건을 

제공하기가 어렵게 되며, 그 결로 강제이주를 

전후한 시기에 사망자의 숫자가 증가하게 된다. 

검토한 세 경우의 대량학살 모두는 전쟁이 한

창인 가운데 발생하였는데, 가해자들은 조국이 

전쟁에서 살아남기를 희망한다면 신속하게 인

종 청소를 이행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모

든 인종 청소가 그와 같은 위기의식 속에서 추

진된 것은 아니다. 가해자들이 이주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을 허용한다면, 덜 폭력적인 수단이 

더 실용적일 수 있다. 인종 청소의 가해자들과 

희생자들 양자 모두는 이주와 재정착을 준비하

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희생자

들의 저항과 가혹한 조건으로 인한 죽음의 가

능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보다 많은 시간을 

가질수록, 가해자들은 난민들을 받아들일 의사

가 있는 국가들을 찾아 협상을 벌일 수도 있다.

홀로코스트의 경우 초기이기는 하겠지만, 치 

정권은 1933~1939년에 유대인의 점진적 이민을 

장려하기 위해 경제･정치적 압력을 활용하였다. 

그 과정이 본질적으로 잔혹하였으나 비교적 폭

력 없이 진행되었다. 마찬가지로 1960~1983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 정권은 약350만 명의 

흑인, 아시아니, 혼혈인들을 국내의 격리된 공

동체로 강제 이주시켰다. 이주과정에서 폭력이 

전혀 행사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20년 이

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토지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하나마 약간의 보

상금이 제공되었다. 게다가 흑인주민 자치구의 

여건이 가혹하기는 하였지만, 남아프리카 공화

국은 기근과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사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였다.

세 번째 중요한 요인으로서는 재정착을 위한 

영토(인종 청소의 주체가 수용할 수 있고, 난민

의 유입을 지원할 능력이 있는 영토)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부이다. 나치 정권은 유대

인 난민 재정착 장소로서 팔레스타인, 동유럽, 

마다가스카르, 시베리아 등의 지역을 적극적으

로 물색하였다. 터키와 르완다의 경우 지도자들

은 국경을 넘어 침입해오는 적들과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난민들을 국외로 추방한다는 것

은 생각할 수 없었다. 구 유고슬라비아 갈등 양

상은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영토의 확보가능

성 여부가 어떻게 인종 청소에 수반되는 폭력

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많은 이슬

람교도,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들이 전쟁 기

간에 고향을 탈출해야 했지만, 비율로 따져 볼 

때 특히 이슬람교도들의 희생이 더 현저하였다. 

이는 이슬람교도들이 세르비아인이나 크로아티

아인들과는 달리 동일한 인종이 지배하는 독립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에서 기

인한다. 실제로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지도자

들과는 달리 이슬람교 지도자들은 보스니아의 

분리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스니아 

이슬람교도들이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탈출하

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였다. 마찬가지로 

1999년 세르비아의 군대는 코소보에서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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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만 명의 코소보 알바니아인들을 강제 추방하

였으며,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2월과 3월 몇 주 

동안에 추방되었다. 세르비아계 군대가 그들을 

고향으로부터 추방할 때 2,100명~11,000명이 희

생되었는데, 알바니아와 마케도니아 국경에 나

토군이 건설한 난민 수용소가 없었더라면 희생

자 수는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왜 ‘국가 없는’ 집단들이 특히 대량학살에 취약

한지를 설명하는 한 가지 이유를 보여준다. 유

대인(이스라엘 건국 이전), 쿠르드인, 집시 같은 

집단들은 대규모 폭력의 반복적인 희생자가 되

어 왔다. 그것은 그들이 차별과 증오의 역사적 

대상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보다 강력한 집단

과의 충돌로 위협을 받았을 때 피신할 곳이 없

기 때문이다.

V. 요약

대한민국이 처한 국제적인 주변 상황이 안정

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남북 통일이라는 급격한 

변화가 발생되었을 때 예견될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을 미리 대비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 계

획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특히, 

오랜 세월동안 정치적, 이념적, 공간적 차이를 

갖고 있던 같은 민족의 분단 속에서 이질화된 

그룹이 융화하는 과정 중에서 원치 않게 대량

학살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준비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

다. 과거 속의 대량학살은 결코 남의 일이나 먼 

곳에서 만 발생되어 왔던 것은 아니며, 우리의 

과거 현실에서도 종종 발생 됐던 일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자세히 분석하여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연구자는 대량학살과 관련하여 나치독일, 터키, 

르완다의 제노사이드적 정권과 비교적 덜 폭력

적인 인종주의적 또는 민족주의적 정권들을 분

석해 보았으며, 이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

슷한 상황에서 미리 대량학살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대량학살에 대한 전략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

은, 1) 대량학살이 발생하는 사례뿐만 아니라 

그렇기 않은 사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요인과 조건들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위험

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2) 가해자들에게 대량

학살의 동기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특정

의 조건들과 매개 변수들을 추출할 수 있고, 3) 

대량학살을 수행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확

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

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 발생한 

대량학살의 사례에 대한 전략적인 분석을 시도

하여 대량학살의 유형을 파악하고, 강력한 동기

를 만들어 내는 조건들을 식별하고, 이를 발생

시키는 신뢰할 수 있는 지표를 추출하여 앞으

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대량학살의 상황을 

미연에 예방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이번 보고

는 대량학살의 유형 분석의 초기 단계에 불과

한 것이며,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 중.장기적

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적극적인 연구가 계

속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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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력에 의한 대동맥 절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법의학센터

이봉우

Traumatic aortic dissection case

 

B. W. Lee

Medical Examiner’s Office, National Forensic Service

ABSTRACT

There are many causes of aortic dissection. Although most of the risk factors of that disease is 

generally regarded as inherited, degenerative or aortic diseases. Here I report a case of aortic dissection. 

Which at first was issued by the family of the deceased in terms of maltreatment. The victim was a 

rider of a bike, he had happened to collide the posterior part of a truck. After hitting the car he was 

not disturbed mentally. Policeman thought that the rider was not in danger situation because there were 

not any severe injuries on his body. However, he died after surgical treatment such as thoracotomy in a 

hospital. In this situation medical works and police should have known that aortic dissection could have 

happened after thoracic contusion especially in traffic accidents. After the autopsy, there was no argument 

between the deceased family and doctors.   

Key words : Aortic dissection. Traffic accident 

Ⅰ. 서론

대동맥박리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

한다. 일반적인 경우는 고혈압의 병력이 있거나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 등과 같이 질환과 연

관되어 있을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말판증

후군과 같은 유전질환에서 볼 수 있다. 

법의실무에서 접하는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대부분 다발성 손상으로 귀결되나 아래의 보고 

예와 같이 때에 따라서는 심각한 외상을 보지 

못하고 내부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될 수 있다. 

사고당시 의식의 소실이 동반되지 않았을지라

도 교통기관 손상은 농약중독과 같이 의료진, 

경찰, 가족 등 관계자에게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대

동맥파열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성되었으나 

외부에 뚜렷한 흔적이 없어서 경찰이나 유가족

으로부터 의료사고로 주장되어 경험한 부검사

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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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증례

변사자는 20세 청년으로 새벽시간 등록되지 

않은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사고 후 채

취한 혈중 알코올은 0.111%로 술에 취한 상태

였으며, 국도를 주행하다가 앞서 가는 트럭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외표검사에서는 일반적인 

교통사고 시 볼 수 있는 탑승자 손상과 같이 

뚜렷한 손상이 보이지 않았다. 가슴 부위에서는 

병원에서 늑골 6,7번 사이 흉강삽관술로 혈액을 

제거한 후 피부를 봉합하였고, 흉골 전면에서 

자그마한 표피박탈이 수 개소 관찰되었으며, 서

혜부에서 보는 비교적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전

부였다. 내부검사상 흉골이 늑골 2번과 3번 사

이에서 골절되고, 갈비뼈에서 골절 손상은 보지 

못하였다. 

흉골을 늑연골과 같이 절제하니 왼쪽 흉강에 

1200cc, 오른쪽 흉강에 500cc 가량 되는 다량의 

혈액이 고여 있었다. 폐문부는 연조직에서 출혈

이 광범위하며 찢어진 대동맥이 관찰되었다. 심

장과 같이 대동맥을 절제하여 보니 대동맥궁에

서 하대정맥쪽으로 2cm 아래부위가 가로로 찢

어진 소견이었다. 

그 이외의 손상은 골반골골절이 관찰되었고, 

얼굴에서 수 개소의 작은 표피박탈을 보았다. 

부검 채취한 약독물과 알코올에 대한 검사에서 

치료약물 여러 종이 검출되었고, 알콜은 0.013% 

검출되었고, 독물은 음성이었다. 

사인은 교통기관끼리 추돌할 때 변사자가 트

럭의 뒷부위에 부딪히는 손상을 입었을 때 발

생된 대동맥파열로 판단하였다. 유가족과 경찰

은 처음변사자의 상태가 양호해 보여 병원에서

의 처치에 의문을 표하였다. 1차병원은 호흡곤

란 호소가 없고, 간간이 엉덩이 통증을 호소하

였으며, 의식 상태가 거의 명료한 상태로 기록

하였다. 추후 X-ray와 CT 촬영상 흉강 내 혈액

을 진단하여 흉강삽관술을 실시하고 2차 병원

으로 후송하였다. 변사자의 부검 시 관찰된 대

동맥은 절단부위가 거의 2cm 정도로 응급 수술

을 광범위하게 실시하여도 생존을 장담하기 곤

란한 중대한 손상으로 보였다. 

III. 고찰

대동맥박리는 대동맥의 내막과 중막이 찢어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찢어진 틈으로 혈액

이 압력을 받아서 고 들어가서 혈종을 혈성

하고 이것이 더욱더 박리를 공고히 한다. 때에 

따라서는 가성 동맥내강이 형성되어 파열이 일

어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기도 한다. 찢어지

는 부위가 대동맥판 상방과 쇄골하동맥 아래 

등이 흔히 발생하게 되는데 그 분류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동맥 손상은 인체에서 발생하는 혈관손상 

중에 발생하기 쉬운 곳이다. 추락은 물론, 비행

기나 교통사고와 같이 관성에 의한 감속의 힘

을 받으면 가장 흔히 발생된다. 흉곽이 갑자기 

감속을 하게 되면 심장은 비교적 흉강 내에서 

움직임이 자유로운데 이런 이유로 최초의 관성 

방향으로 계속진행하게 되면서 손상을 입게 된

다. 심장의 뿌리부위는 강하게 잡아당기고, 이

로 인해 대동맥궁의 아래에 위치하는 하행동맥

의 일부분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찢어지게 

된다. 높은 곳에서 추락할 때는 발이나 엉덩이

가 지면에 부딪히는 힘을 받을 때 복부나 흉강

의 장기들이 아래로 강한 힘을 받으니까 손상

을 입는다고 알려져 있고, 대동맥에 대한 손상

과 힘을 생물역동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어왔다. 하행동맥 중에서는 흔히 찢어지

는 부위는 본 사례와 유사하게 대동맥의 인대

가 부착하는 곳으로부터 약 1.5cm 하방이 가장 

많으며 그 아래부위는 비교적 척추의 앞에 위

치한 세로인대에 강하게 붙어있음으로 인하여 

나머지 동맥을 지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

한 위치상의 배열로 인하여 때에 따라서는 대

동맥의 전층이 칼로 벤 것과 같이 깨끗하게 절

단되기도 하는데 그 모양이 거의 대동맥과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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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형성된다. 가끔은 다수의 평행되는 내막의 

파열이 발생하고, 이것을 'ladder-rung tears'라고 

한다. 감속손상에서 불완전하게 찢어지면 내막

만 침범 하거나 내막과 중간층만 손상 입힌다. 

이러한 경우 중대한 절단 없이 서서히 대동맥

의 절단과 박리가 일어나며 때에 따라서는 지

연성 파열이 발생하므로 사망이 늦추어진다. 진

단은 혈관내 조형술을 하여 밝히기도 한다. 본 

사례와 같이 즉시성으로 파열되지 않고 조금 

지연되어 찢어져서 병원에서 치료 및 진단의 

적정성에 의문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사고를 정리하는 경찰은 대

동맥 파열의 기전과 합병증에 대한 지식이 필

요하다. 

대동맥 이외에 폐동맥은 둔력 손상에 있어서 

대동맥 보다는 덜하지만 교통기관의 운전대에 

부딪히게 되면 흉골이나 주저앉은 늑골에 의하

여 손상을 입기도 한다. 이러한 급감속 손상을 

채찍효과로 설명하는데 대동맥에서 가장 견고

한 부위가 손상을 입는다. 

교통사고 시 가슴이 입게 되는 충격은 크게 

5가지 정도로 분류되는데 1. 대동맥 박리 또는 

절단. 2. 심장좌상, 파열. 3. 흉골 골절. 4. 흉곽

동요. 5. 기관과 기관지 파열이 있다. 사망력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기한 손상들이 조합되어 

관찰되면 교통기관 손상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장에서 사망하는 확률도 상당

하다. 그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것이 본 사례에

서 관찰된바와 같은 대동맥 절단이나 파열이다. 

질환에 의한 대동맥박리와 달리 교통기관 손

손상은 주로 하행대동맥에 발생하는데 대동맥

파열이 발생하려면 비교적 큰 힘을 받아야 되

고 전면과 거의 측면 충격 시에 관찰된다. 탑승

자 손상에 의한 대동맥 손상은 안전벨트를 착

용하게 됨으로써 전면충격은 대동맥 손상을 감

소시키지만 측면은 그러하지 못하다. 관성에 의

한 급감속 이외에도 혈관내 압력의 증가, 혈역

동학적인 힘의 변화 등이 추가적인 손상기전으

로 설명되기도 한다. 또 다른 동맥손상의 기전

으로는 교통기관에 의한 손상 시 대동맥이 척

추와 흉골, 첫 번째 늑골, 쇄골로 이루어진 부

위 사이에 끼여서 압착에 의한 형태의 변화가 

그 기전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설명은 저속 손상에서 대동맥 손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차체 내부의 구조물에 의한 손상을 

설명하기도 한다. 사례와 비슷한 19세 남자가 

비슷하게 앞차에 추돌하였는데 차체가 심하게 

인체로 고 들어와서 에어백이 터지고 안전벨

트를 매지 않은 상태여서 정형손상을 입고, 이

로 한하여 거의 전층의 대동맥이 찢어진 경우

도 경험한 보고도 있으며, 부러진 늑골에 의하

여 대동맥이 절단되는 손상 사례도 있었다.  

법의 실무에서는 대동맥 손상의 기전에 대한 

이해와 술기가 필요하고, 부검 시 경부나 흉강

에 대한 접근 시 찢어진 대동맥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 없이 장기를 적출

하면 잘못된 부검술기가 될 수 있다.

 

IV. 결어

교통사고 시 탑승자나 보행자의 손상을 해석

함에 있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심부 손상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이 필요한 사례로 생각되어 

임상적 검토를 하였다. 특히 가슴부위에 직접적

인 손상을 입으며 흉강 내에서 척추 대동맥에 

매달려 있는 심장이 관성에 의한 움직임으로 

치명적인 대동맥 절단과 같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부검실무에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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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충수염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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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Acute Appendic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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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ute appendicitis is the most common cause of emergency surgeries. Delay in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appendicitis leads to substantial increases in morbidity, length of hospitalization and cost. 

Therefore, immediate appendectomy is the standard treatment for appendicitis, and most patients with an 

acute appendicitis undergo a simple appendectomy. The treatment of appendicitis depends on both the 

patient’s general condition and the state of the inflamed appendix. This review of acute appendicitis will 

describe the clinical manifestations, diagnosis, treat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malpractice claims.

I. 서론 

급성 충수염은 수술을 필요로 하는 급성 복

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천공성 충수염으로 

진행되면 합병증과 사망률이 증가하므로 신속

한 진단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급성 충수

염이 특정 연령군에 발생하거나 비특이적 증상

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진단과 수술 결정에 어

려움이 따르며, 급성 충수염의 오진 및 진단 지

연으로 인해 복막염이 발생하거나 수술 후 합

병증과 연관되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법의실무에서 급성 충수염의 양상을 파악하

는 것은 중요하므로, 저자는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사례를 보고

하고 법의학적 측면에서 임상양상을 고찰하고

자 한다.

Ⅱ. 사례

사례 1 : 변사자(남/38세)는 응급실에 내원시 

배꼽부위 및 우하복부의 압통 증상을 보이고 

초음파검사상 충수염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여 

천공성 충수염 진단하에 복강경 수술을 받았다. 

수술시 괴저성 충수염 소견을 보여 충수절제술 

및 배액술을 시행하였고, 병리조직검사상 급성 

괴저성 충수염으로 진단되었다. 수술 후 2일째

부터 수술부위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고 수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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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삼출액(oozing)이 심하게 스며 나왔으며, 

수술 후 3일째 장폐쇄증 소견을 보여 레빈관을 

삽입하였다. 수술 후 4일째 우측 배액술부위로 

악취가 나는 대변 양상의 물질이 배액되어 맹

장 기저부의 천공에 의한 장내용물의 누출이 

의심되었고, 수술 후 5일째 생체활력징후는 안

정적이나 장폐쇄증, 장피부루 및 심부연조직 감

염 등이 의심되었으며, 수술 후 6일째 복부전산

화단층촬영상 복막염 및 우측 복벽의 근막염 

소견을 보여 이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시 

골반강에 액체가 고여 있고 우측 대장주위에서 

심한 유착 및 염증을 보며 맹장 기저부가 천공

된 소견을 보여 결장우반절제술 및 회장횡행결

장문합술을 시행하고 감염됨 연조직을 제거하

였다. 이차수술 후 생체활력징후가 불안정하고 

패혈성 쇼크의 소견을 보이며 급성신부전이 진

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고, 이후 패혈증 

및 급성신부전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하다가 이

차수술 후 7일째 사망하였다.

부검소견상 복강에서 장관 등이 염증을 동반

하면서 유착되어 있는 복막염의 소견이 인정되

고, 우측 복부의 피하조직 및 근육에서 광범위

한 염증 소견을 보며, 흉강에서 혈성 삼출액이 

고여 있는 소견을 보고, 양측 폐에서 화농성폐

렴의 소견을 보였다. 결장우반절제술 및 회장횡

행결장문합술을 시행한 상태이나, 수술부위에서 

술기의 오류와 연관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

았다. 부검소견 및 사망경과를 종합할 때, 변사

자는 괴저성충수염으로 충수절제술을 받은 후 

맹장 기저부(충수절제부위)가 천공되어 장내용

물이 누출되면서 복막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패혈증이 유발된 상태에서 이차 수술 등의 치

료를 받았으나 패혈성 쇼크 및 급성신부전 등

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것인바, 사인은 맹장 기

저부의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판단하였다.

사례 2 : 변사자(남/45세)는 OO병원에 내원시 

명치밑 및 우하복부 통증이 있고 설사는 하지 

않았다고 하여 충수염이 의심되었고, 초음파검

사상 충수가 약간 커져 있고 일반혈액검사상 

백혈구수치(12.3x103/ul)가 증가된 소견을 보여 

충수염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결정하였다. 입원

시 혈압 140/90mmHg, 맥박수 74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5℃였고, 전신마취를 하고 충

수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소견상 충수의 

크기는 7x1cm로 경도의 염증 소견을 보였고, 

수술 후 병실로 이송 시 혈압 160/100mmHg, 맥

박수 72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4℃로 의

식은 명료하였다. 수술 후 1일째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복부 팽만 소견을 보여 진통제를 주

사하였고, 회진시 경미한 복통 외 다른 특별한 

점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수술 후 2일째 병실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맥박을 확인한

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부검소견상 복강에서 다량의 장액혈액성 복

수가 고여 있는 소견을 보고, 소장의 공장부위

에서 장의 전층에 걸쳐 형성된 출혈성 경색 소

견을 보며, 상장간막정맥의 내강에서 다수의 혈

전을 보고, 간문맥의 내강에서 혈전을 보았다. 

충수절제술부위에서 염증이나 활성 출혈과 같

은 이상 소견은 보지 못하였고, 심장에서 중등

도의 관상동맥경화 소견을 보고, 간에서 중등도

의 지방변성 소견을 보나, 병변의 정도 등을 고

려할 때 사인이 될 만한 질병으로 볼 수 없었

으며, 검사소견상 치료과정에서 투여된 약물 외

에 특기할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상장간막정

맥에서 혈전증의 소견을 보고, 간문맥에서 혈전

증이 동반된 소견을 보며, 심각한 상태의 소장

경색 소견이 인정되는바, 사인은 장간막정맥혈

전증에 의한 소장경색으로 판단하였다.

사례 3 : 변사자(남/14세)는 심한 복통 증상으

로 응급실에 내원 시 충수염으로 의심되었고, 

임상검사상 백혈구수가 증가한 소견을 보이고 

초음파검사상 충수염 및 복막염의 소견을 보여 

응급수술을 결정하였다. 수술시 심한 충수염 및 

충수 천공에 의한 복막염 소견을 보여 충수절

제술을 시행하고 복강의 농을 제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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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액관을 삽입하였으며, 복벽을 봉합하고 수술

을 마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맥박 및 혈압이 회복되었으나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자발순환이 회복되

지 않아 사망을 선언하였다.

부검소견상 복강에서 화농성 삼출액이 고여 

있는 소견을 보고, 충수절제술을 시행한 맹장부

위에서 농이 형성되고 장관이 유착된 소견을 

보는바, 급성 화농성 충수염이 진행되어 충수가 

천공되면서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

다. 충수절제술 및 배액술을 시행한 상태이나, 

수술부위에서 수술의 오류를 고려할 만한 이상 

소견은 보지 못하였고, 실질장기에서 사인이 될 

만한 특기할 질병도 보지 못하였으며, 검사소견

상 심폐소생술시 사용하는 약물 외에 특기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부검소견 및 사망경과

를 종합할 때, 급성 화농성 충수염에 의해 복막

염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던 중 패혈성 쇼크가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Ⅲ. 고찰

충수염은 맹장 끝에 6-9 cm 길이로 달린 충

수돌기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수술을 요하

는 복통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분석이나 충수

결석, 림프구 증식, 이물질 또는 종양 등에 의

한 충수 내강의 폐쇄로 발생한다. 내강의 폐쇄

로 인해 장내세균이 증식되고 점액이 축적되면 

충수 내강의 압력이 증가하여 배꼽 주위에 통

증이 발생하고, 오심, 구토, 식욕부진이 나타난

다. 내강 압력의 증가가 지속되면 충수의 림프

관과 정맥 흐름을 방해하여 점막의 허혈이 발

생하고, 충수의 장막층까지 염증이 진행되면 인

접한 복막에 영향을 주어 우측 하복부에 국소

적인 통증을 일으키며, 내강 압력이 계속 상승

하면 동맥혈의 흐름을 저하시켜 충수벽 전층에 

괴사와 천공을 일으키게 된다[1]. 충수의 염증

은 치료하지 않으면 천공으로 진행할 수 있어, 

급성 충수염이 진단되면 신속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시기, 절개

방법의 선택, 배액술 시행 여부, 창상의 처리, 

항생제 투여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충수염은 급성 복통을 보이는 모든 환자에서 

감별 진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충수염은 10대

에서 20대의 젊은 연령에 호발하고, 남자가 여

자보다 많은 것(1.4:1)으로 알려져 있다. 전형적

인 증상은 내장 구심성 신경의 활성화로 인한 

배꼽 주위 통증으로 시작해서 식욕부진과 오심

이 따르며, 염증 과정이 충수돌기를 덮는 벽쪽 

복막으로 진행됨에 따라 오른쪽 하복부에 국한

된 통증이 발생한다[2]. 급성 충수염에서는 미

열이 흔하고, 복부 검사 시 감소된 장음과 국소

적 압통 및 수의적 방어를 보인다. 압통의 위치

는 충수 돌기 위쪽에 위치하며, 일반적으로 배

꼽에서 전방골극으로 그려진 선을 따라 바깥쪽 

3분의 1에 위치한 맥버니 포인트에서 발생한다

[3]. 그러나 정상 충수는 가동적이므로 맹장 기

저부를 따라 360도의 어느 부위에서나 염증이 

있을 수 있어 통증의 최대 부위와 압통의 위치

는 다를 수 있다.

임상검사상 경증의 백혈구증가증이 급성 단

순 충수염 환자에서 종종 나타나며, 백혈구 수

치가 18,000/μl 이상인 경우는 농양이 있거나, 

천공성 충수염일 가능성이 증가한다[4]. 초음파

검사는 간편하고 빠르며 반복적인 검사가 가능

하여 급성 충수염의 진단에 많이 사용된다. 초

음파의 진단 정확도는 71~97%, 민감도와 특이

도는 각각 76~96%, 47~94% 범위로 보고되고 

있다[5]. 컴퓨터단층촬영도 충수염 진단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정확도는 93~98%,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87~100%, 95~99%로 보고되고 

있다[6].

급성 충수염의 감별진단은 염증이 있는 충수

의 해부학적 위치, 염증 진행 정도, 환자의 나

이 및 성별 등에 의해 달라진다. 소아 환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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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창자간막 림프절염, 위장관염, 메켈씨 게실

염, 장중첩증 등을 감별해야 하고, 가임기 여성

의 경우 골반내 감염, 파열된 난소 소낭, 자궁

내막증, 자궁외 임신 등의 산부인과 질병을 감

별해야 한다. 젊은 남성의 경우에는 콩팥결석

증, 요로감염, 크론질환, 감염성 장염 등을 감별

해야 하고, 고령의 환자에서는 게실염이나 맹장

의 천공성 암종 등을 감별해야 한다[3].

급성 충수염에서 치료의 목표는 빠른 진단과 

적절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지만 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추구하지 않고, 

충수염의 진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

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급성 충수

염 환자는 적절한 수액 요법과 전해질 불균형

의 교정 및 수술 전후의 항생제 사용 등이 요

구된다. 항생제의 투여는 충수절제술 후 상처 

감염이나 복강내 농양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하

다. 급성 충수염에서는 치료 지연에 따른 천공

이나 다른 이차적 감염성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술적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데, 

이는 한 번의 입원으로 치료가 끝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7].

합병성 충수염은 일반적으로 농양이나 연조

직염과 관련된 천공성 충수염을 의미한다. 천공

의 비율은 증상 지속 시간이 길수록 증가하며, 

천공을 의심할 만한 주요 소견으로는 복통 강

도의 증가, 국소 또는 범발성 복막염, 38도 이

상의 체온, 빈맥 등이 있다[1]. 천공성 충수염의 

치료는 천공의 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자유 천공의 경우 고름이나 분변 물질이 복강 

내로 살포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르게 수술

적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대개 증상 발현이 5

일 이상으로 길고, 우하복부에 종물이 촉진되는 

환자에서는 주위 조직의 유착으로 인해 바로 

수술을 시행할 경우 광범위한 박리와 주위 조

직의 손상을 초래해 합병증이 증가할 수 있으

므로 항생제 투여, 장휴식, 수액 요법 등의 보

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기도 한다[8].

법의실무에서 급성 충수염과 관련된 사례를 

보면 오진 및 진단 지연, 수술 결정의 지연, 수

술 중의 술기상 오류와 이에 따른 합병증 발생, 

수술 후 합병증 발생의 조기 진단 및 적절한 

치료 실패 등이 악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

고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급성 충수염

의 진행 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경고, 환

자의 기저 질환을 감안한 설명 및 치료, 진단과 

수술 결정의 적극성, 수술 전후 과정에서 최선

의 주의의무 등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례 1의 경우 맹장 기저부 천

공에 의한 복막염은 충수절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천공이 발생한 초기에 진단하

고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였다면 패혈증이 유발

되는 악결과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

되었다. 사례 2의 경우 장간막정맥혈전증에 의

한 소장경색은 드문 질환이고, 증상이 충수염과 

유사하여 감별진단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

며, 충수절제술 후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수술로 인한 통증으로 생각한 점 등이 오진에 

크게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복부에 대한 컴퓨터단층촬영 등 추가적인 검사

를 시행하였다면 소장경색 상태를 진단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었다. 사례 

3의 경우는 초음파검사상 충수염 및 복막염의 

소견을 보여 수술을 결정하였고, 수술시 심한 

충수염 및 충수 천공에 의한 복막염 소견을 보

여 충수절제술을 시행하고 복강의 농을 제거하

기 위해 배액관을 삽입하였으며, 심정지 상태가 

초래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자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는 등 환자 상태에 

따라 연속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며, 임상증상 및 검사소견상 급격한 심정지

를 유발할 만한 이상 소견이나 패혈증과 같은 

합병증의 발병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보이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진료과정에 문제점을 지

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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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 뇌바닥면 거미막밑출혈의 

동맥 파열 부분 찾는 방법 연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법의학센터

양경무

The investigation for finding bleeding focus

in traumatic basal subarachnoid hemorrhage

Kyungmoo Yang

Medical Examiner’s office, National Forensic service

ABSTRACT

Traumatic basal subarachnoid hemorrhage caused by minor blunt trauma to head and neck,  can lead 

to rapid collapse and death by injury of vertebral artery, basal vessels of the brain or internal carotid 

artery. The vertebral artery involves commonly in such injuries. The basal subarachnoid hemorrhage can 

also be the result by natural deaths such as aneurysmal rupture. Forensic pathologists must determine 

whether the basal subarachnoid hemorrhage was natural or traumatic. For the differential diagnosis, 

approaching the bleeding focus in vertebral artery is so important. However as their concealed and 

inaccessible location, the injury of intra/extracranial vertebral artery is difficult to identify on autopsy 

field. So many reports suggest the methods for identifying the injury in vertebral arteries. We wish to 

review and discuss for best method in these reports.

Key words : basal subarachnoid hemorrhage, trauma, autopsy, postmortem computed tomography

I. 서론

일반적으로 거미막밑출혈은 외상성 및 비외

상성으로 나뉜다. 그 원인으로는 비외상성 거미

막밑출혈은 뇌동맥자루파열이 대표적이며 외상

성으로는 뇌바닥부위 동맥이나 척추동맥의 파

열에 의한다1-7). 특히 뇌 바닥면에 형성된 대량

의 거미막밑출혈의 경우 외상성과 비외상성의 

감별 및 두 인자의 경합에 대한 판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부검 실

무에서 뇌바닥면의 거미막밑출혈을 발견시 외

상성과 비외상성의 감별을 위한 부검술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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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영상의학적 방법 등 이에 대한 다양한 접

근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황금률적인 확

인 방법의 정의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에 저자는 뇌바닥면에서 형성된 외상성 거미막

밑출혈의 출혈원을 찾기 위한 부검 술식 및 영

상의학적 방법 등 부검실무 현장에서 쉽게 접

근 가능한 방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외상성 뇌바닥면 

거미막밑출혈의 특징

정의 및 기전

외상성 뇌바닥면 거미막밑출혈은 얼굴부위, 

머리 또는 목에 작용한 외력에 의하여 뇌바닥

면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대량의 거미막밑출혈

을 칭한다. 강한 외력이 가하여져 뇌좌상이나 

뇌실질의 손상이 동반된 경우는 제외한다. 

대부분 주먹에 의한 가격에 의하지만 때로는 

발에 의하기도 하며 드물게는 넘어짐(전도)이나 

차량과의 충돌에 의할 수도 있다. 또한 욕조에

서 뒤로 넘어지면서 어깨를 욕조의 변연에 부

딪히고 머리는 뒤로 갑자기 과신전되는 기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출혈은 뇌바닥부위 동맥 또는 척추동맥의 파

열에 의한다. 뇌바닥부위 동맥이 파열되는 기전

은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몇 가지 가설이 제창

되고 있으며, 1) 뇌의 순간적인 진동, 2) 과신전

으로 인한 뇌바닥부위 동맥의 견인, 3) 목동맥

이 지나는 목부위의 가격에 의한 두개강내압의 

순간적인 상승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중 3)의 

가설은 배제되고 1) 및 2)의 가설이 유력시 되

고 있다.  두개강 밖의 척추동맥이 파열되는 것

은 머리 또는 머리뼈 바닥면에 외력이 가해져 

1,2번 목뼈에 회전력 및 전단력이 작용하여 발

생한다. 또한 목부위에 가해진 직접 충격에 의

하여 윗부위목뼈의 가쪽돌기가 골절되어 척추

동맥을 절단시킬 수도 있다. 

특징

음주와의 관계는 잘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역할은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75% 이상

에서 알코올이 검출되며 혈중농도는 대개 

0.05-0.3%에 달한다.

증상

대부분 외력을 받는 즉시 대량의 출혈이 일

어나므로 뇌압박 및 두개강내압 상승으로 인하

여 곧바로 허탈상태에 빠져 급격히 사망한다. 

증상의 발현이 늦어지는 경우라도 혼수와 사망

이 30분 내로 발생한다. 매우 드물지만 지연성

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부검소견

대개 얼굴부위나 머리 및 목부위에서 피부까

짐 또는 멍과 같은 외력이 가해진 근거를 본다. 

때로는 아래턱뼈의 골절이나 경미한 경질막위

출혈이 동반되기도 한다. 머리뼈골절이나 뇌좌

상은 동반되지 않는다. 

법의학적 의의

거미막밑출혈이 뇌바닥면에 국한되었을 경우 

비외상성과 외상성의 양상이 동일하므로 그 원

인이 외력에 의한 파열인지 질환에 의한 파열

인지 감별하여야 한다.

Ⅲ. 기 보고된 외상성 뇌바닥면 

거미막밑출혈의 출혈원 식별법

새로운 부검 술식

영상의학적인 방법의 발전이 이뤄지기 전의 

전통적인 부검 술식상 식별법에 대한 논의는 

자주 논의되어 왔다, 그 이유로는 1) 뇌바닥면, 

특히 척추동맥의 큰구멍 유입부의 해부학적 특

성으로 인한 부검시 확인의 어려움과 뇌 적출

시 의인성 손상의 가능성 2) 뇌바닥부위 동맥의 

손상부위가 사후 쉽게 허탈되어 손상부위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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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어려움 등이 있다. 이에 김 등8)은 기존의 

부검술식이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이 어렵고 부

검시간의 증대를 가져오는데 비해, 뒷목부위 절

개 술식을 이용하면 의인성 손상 없이 척추동

맥의 경질막 내,외부 유입부의, 특히 내부의 손

상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

였다. 

뒷목부위 절개 술식은 다음과 같다.

1) 뒷목부위의 피부를 절개하여

2) 뒷목부위의 근육을 절개한 뒤

3) 위쪽 목뼈의 뒤판을 절개하고 큰구멍 상

부의 뒤통수뼈 바닥면을 절개하여

4) 절개한 목뼈부위의 경질막을 제거하여 척

수를 노출한 뒤

5) 목뼈에서 나오는 척수신경을 모두 절제하

고 척수를 제껴 큰구멍에서 척추동맥이 경질막

을 관통하는 부위를 찾아 척추동맥과 함께 경

질막의 일부를 광범위 절제하여

6) 시신을 뒤집어 뇌를 제거후

7) 뇌와 함께 부착된 5)항의 척추동맥 부위를 

검사한다

이러한 술식의 장점은 통상적인 부검시 확인

이 어려운 척추동맥의 손상에 대한 육안적인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과 목부위의 동반된 손상

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으로

는 부검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목뼈 뒷판

의 절개시 의인성 손상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

제되지는 않는다는 것과 부검 전에 외상성 거

미막밑출혈이 어느 정도 예상되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영상의학적 술식 

영상의학적 술기, 특히 사후 컴퓨터단층촬영 

및 혈관조영술 기술의 발달은 특히 거미막밑출

혈의 경우 파열된 뇌혈관부위의 확인과 뇌동맥

자루의 유무 등을 확인하는데 일반적인 부검 

술식보다 빠르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

에 대한 보고 역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9,10). 그러나 조영제를 투여하기 위한 넓적다

리 동정맥의 천공이 필요하여 부검전 의인성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 점과 조영제의 투여로 

인해 사후 혈액검사를 시행하지 못하므로 촬영 

전에 혈액을 채취하여야 하는 문제 및 촬영장

비 및 혈관조영장비가 고가이며 사후 조영제가 

일반적인 조영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점 

등은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영제와 같은 고가의 1회용 재료를 이용하므

로 통상적인 촬영은 불가능하고, 부검 술식과 

마찬가지로 부검 전에 외상성 거미막밑출혈이 

어느 정도 예상되어야만 한다는 점 또한 단점

으로 생각할 수 있다.  

기타 술식

Johnson 등11)은 목뼈부위를 지나는 척추동맥 

1곳을 결찰하고 반대쪽 척추동맥 부위에 물을 

주사하여 뒷머리뼈우묵 방향에서 관찰시 물이 

새어나오는 것을 관찰하면 파열부위를 용이하

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방

법은 법의학과에서 기존에 시행한 C-Arm을 이

용한 사후 혈관조영술과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파열의 유무는 확인이 가능할지라도 명확

한 파열부위의 확인은 여전히 쉽지 않으며, 증

거자료로서 사진의 촬영 또한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IV. 검토

 부검시 뇌바닥면의 거미막밑출혈이 관찰되면 

비외상성과 외상성의 양상이 동일하므로 법의

관은 그 원인이 외력에 의한 파열인지 질환에 

의한 파열인지 감별하여야 하며, 이러한 감별을 

위해서는 외상성의 주요 요인인 뇌로 유입되는 척

추동맥의 파열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척

추동맥의 파열부위가 주로 큰구멍부위에서 척추

동맥이 두개강의 경질막으로 유입되는 부위인바, 

이는 부검시 접근하기 어렵고 통상적인 부검시 뇌

를 적출하는 과정에서 의인성 손상이 발생할 수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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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는 부위라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여러 저

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시도하여 보고하였다.

김 등의 새로운 부검 술식에 의한 방법은 영상장

비와 같은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과 증

거자료로서 명확한 파열부위의 촬영이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부검팀의 부검 술식에 대

한 교육 및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한 교육 등이 선

행되어야 하며, 목뼈 뒷판의 절개시 발생하는 의인

성 손상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는 훈련받은 법의관과 법의조사관이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사후 컴퓨터단층촬

영장비와 사후 혈관조영술 장비가 함께 구비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연구소에서는 이러한 경우 사후 

혈관조영술을 이용하여 손상유무 및 손상부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의인성 손상이 적다는 장점이 있

다. 그러나 영상장비와 조영제 등이 고가인 문제점

과 서울연구소 외의 다른 연구소에서는 시행이 불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다리부위의 의인성 손

상을 일으키고 혈액검사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

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Johnson 등의 술식은 기존의 C-Arm을 이용한 사

후 혈관조영술과 같은 방식으로 훈련받지 않은 법

의관과 법의조사관이 영상장비의 도움을 받지 못

하는 경우 시행할 수 있으나 증거자료의 확보면에

서 큰 장점이 없다고 판단하며, 기존의 사후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부검시 뇌바닥면에서 형성된 외상

성 거미막밑출혈의 출혈원을 찾기 위한 방법으

로는 

1) 김 등의 새로운 부검 술식의 경우 비용이 

들지 않으나 훈련받은 법의관과 법의조사관이 시

행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의인성 손상이 해결되지 않

는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부검인력에 대한 교육이 

선결되어야 하며 가장 먼저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생각되고,

2) 영상의학적인 방법이 가장 간편하고 비숙

련자에게도 적용가능한 방법이지만 장비와 재

료가 고가라는 한계점이 있고 전국 연구소에 

배치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위해서 

전국 연구소에 영상장비의 확보와 사후 혈관조

영술을 위한 조영장비와 조영제의 구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현재 대규모로 적용하

기는 어렵더라도 향후 최첨단 감정기법의 적용

이라는 면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적용하여야 할 

분야라고 볼 수 있으며,

3) Johnson 등의 술식은 기존의 C-Arm을 이용한 

사후 혈관조영술과 같은 방식으로 훈련받지 않은 

법의관과 법의조사관이 영상장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시행할 수 있으며, 1)의 새로운 부검 

술식과 함께 보조적으로 사용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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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시 발견된 2가지 이상의 원발성 종양에 대한 고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법의학센터

최병하

An autopsy case of double synchronous cancers

Byung Ha Choi

Medical Examiner’s Office, National Forensic Service

 

ABSTRACT

Synchronous occurrence of multiple tumors in the same patient is very rare. I report a rare case of a 

double cancer occurring in a 32-year-old woman with synchronous papillary carcinoma of the thyroid 

gland and cortical adenoma of the adrenal gland. The remaining autopsy findings are cardiomegaly, 

moderate coronary artery atherosclerosis, pulmonary edema, and renal hyaline arteriosclerosis. She suffered 

hypertension and was found in the bathroom. Autopsy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cause of death 

and histopathologic examination.

Key words : Cancer, Multiple primary, Autopsy, Histopathology

Ⅰ. 서론

부검시 사인과의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여

러 내적인 질환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

며, 드물지 않게 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기존의 기왕력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경우도 있

으나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

며, 특히 증상의 발현이 현저하지 않은 경우에

는 이러한 기왕력을 더욱 알기가 어렵다. 또한 

최근에는 진단검사와 치료 기술의 발달 등으로 

사망률이 감소하고 생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임상적으로도 암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부검시에도 이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암의 발생에 있어서 하나의 

원발암 발생 외에도 임상적인 다발성 원발암의 

발생 빈도는 보고자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모

든 종양의 2-6.3%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으며, 

외국에서 시행한 연구에서 기존의 과거의 부검

을 조사한 경우 세가지 이상을 보이는 암이 차

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1.1%였다는 보고도 있다. 

일반적으로 부검시에는 한가지의 종양을 가끔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나 본 증례에서는 

치명적인 악성 종양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부

위에서 발생한 갑상선 및 부신의 종양을 보는 

바 문헌 고찰과 더불어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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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증례

32세의 여성이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어 

부검이 의뢰되었다. 변사자는 고혈압을 앓아 왔

다는 과거력이 있었고 화장실 변기에 앉아 사

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는 특기할 점이 발견되

지 않았으며, 키는 약 155 cm이고 몸무게는 97 

kg가량으로 비만체형이었으며, 특별한 외상이나 

외표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내경검사에서도 

특기할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심장은 무게

가 758g으로 많이 증가되어 있었으며 중등도의 

관상동맥경화 소견을 보았으며, 신장에서도 유

리질 세동맥경화증 소견이 관찰되었다.

여러 장기에 대한 조직 검사와 약독물 검사, 

알코올 검사, 눈유리체액의 전해질 검사 등이 

추가로 시행되었으며, 약독물이나 알코올 등은 

검출되지 않았고, 눈유리체액에서도 특기할 이

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여러 장기에서 시행한 조직 검사에서는 심장

에서 간질의 섬유화 및 심근세포의 비후 등을 

보았고, 폐에서는 부종, 울혈 등이 동반된 상태

였으며, 신장에서는 유리질 세동맥경화증이 관

찰되었다.

갑상선은 무게가 16g이었으며, 좌측 엽에서 

최대직경 약 0.6cm가량의 흰색 원형의 종괴가 

관찰되었고, 조직 검사상 유두상 암종에 합당한 

소견이었으며, 좌측 부신에서 최대직경 약 

1.0cm가량의 종괴를 보았고, 조직 검사상 부신

피질선종에 합당한 소견을 보았다. 간은 무게가 

2,058g으로 약간 증가된 양상이었으며, 조직검

사상 경도의 지방변성이 관찰되었으며, 여러 장

기에서 다른 질환을 의심할 만한 특기할 병변

은 관찰되지 않았다.

Ⅲ. 고찰

부검 시에는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로 

손상이나 주요 질병들에 집중해서 병변을 확인

하게 된다. 따라서 주요장기를 중심으로 질환 

여부를 확인하게되며, 기왕력 등이 확실하지 않

은 경우 종양 등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모든 장기에 대해서 

육안검사를 시행한 후 이상 소견 등이 관찰되

면 추가적인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인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종

양을 발견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게 된다. 그

렇지만 두 곳 이상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보는 

경우는 부검실무에서는 매우 드물다.

다발성 원발암의 정의는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으며, Warren과 Gates는 다발성 원발암의 

정의를 각 종양은 분명한 악성 종양의 조직 소

견을 보여 주어야 하고, 각각의 암은 서로 분명

하게 구별되어야 하며, 하나에서 다른 암으로의 

전이가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1977년 

Moertel에 의해 두번째 종양이 발견된 시기가 

처음 종양과 같은 시기 또는 6개월 이내면 동

시성으로, 6개월 이후에 발견했을 때는 이시성

(metachronous)으로 분류하였다. Taira 등은 다발

성 암의 조합으로 남자의 경우 위암과 폐암이 

가장 흔하고 그 다음으로 위암과 식도암이며, 

여자의 경우는 위암과 자궁암과의 조합이 가장 

흔하고 그 다음으로 위암과 갑상선암의 조합이

라고 하였다. 반면 Watanabe 등은 5,456예의 부

검 연구에서 대부분 연관성이 있는 장기나 기

관계 사이에서 다발성 암이 높은 비율로 발생

한다고 하였다. 한편 폐와 신장같이 서로 접

한 관계가 없는 장기나 기관계 사이의 다발성 

암의 조합은 발암물질이 체내에서 순환하는 결

과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다발성 종양의 증가 

원인으로 많은 원인이 거론되고 있다. 치료 기

술의 발달로 생존 기간이 길어져 노년층 인구

가 증가하고, 진단 기술의 발달로 증상이 없는 

병변을 검출할 수 있게 된 것도 다발성 암을 

증가시키는 원인들이다. 

본 증례에서 보이는 두 곳에서 보는 암은 비

록 모두 악성 종양은 아니지만 부검실무에서는 



42

가끔 관찰할 수 있는 종양들이다. 부검 시에는 

환자의 이전 증상이나 과거력 등을 알기 어려

우며, 아울러 가족력상 가족성 암증후군 등과 

같은 암 발생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전적 

소인여부나 흡연, 음주, 직업적 유해 물질 등에 

대한 노출의 과거력 등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관관계를 명확히 논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지만 부검시에는 

사인과의 관련성 여부를 떠나서 다른 장기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한가지의 암 뿐만이 아니

라 다발성 암에 대한 의심도 가지고 부검을 하

지 않을 경우 이러한 작은 병변은 발견하지 못

할 가능성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동시 다발성 

원발암은 아직 드물게 보고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것에 

대한 부검실무에서의 주의가 필요하다.

Fig. 1. Papillary carcinaoma of the thyroid gland. Fig. 3. Cortical adenoma of the adrenal gland.

Fig. 2. Microscopic findings of the papillary carcinoma 
the thyroid gland(H&E, x40).

Fig. 4. Microscopic findings of the cortical adenoma of 
the adrenal gland(H&E, x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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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ronic alcoholism is one of public health problems and addictive disorders which can influence on 

the body physically, psychologically, physiologically and pathologically, but its mechanism has not known 

well. It is also one of common cause of death in forensic autopsy, involving a portion of sudden 

unexpected deaths. Therefore deaths related to chronic alcoholism in 2014 were retrieved and autopsy 

findings, postmortem test results, and situations around deaths were reviewed and analyzed them with 

review of literature.

Key words; Alcoholism, Forensic autopsy

I. 서론

  알코올은 엄 하게 OH기가 포함된 화학물을 

말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발효되

고 증류된 음료에 포함된 알코올 화합물을 지

칭한다. 과일이나 맥주보리, 곡물 등을 발효시

켜서 만들고, 이를 증류시켜 여러 가지 농도의 

알코올을 지닌 음료들이 만들어진다.1)

알코올은 독성학적 분석결과 가장 흔하게 접

하는 물질이며, 미국의 경우 성인의 약 2/3가 

알코올을 때때로 사용하며, 이 중 약 12%는 과

음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만성적인 음주는 내성을 증가시키고 유전적

으로 취약한 사람에게 신체적인 의존을 야기시

킨다. 신체적인 의존도의 정도는 개체차가 있지

만 이를 만성알코올중독이라고 하며, 때론 가족

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이런 만성적인 

음주는 간 등 장기의 변화를 유발하기도 한다.1)

알코올은 대부분의 성인이라면 즐기는 음료

이고, 일부는 지속적인 과음으로 이어져 사회

적, 보건학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점, 법의 실

무에서 만성적인 음주력이 있는 사람에서 급사

의 형태로 발견되어 부검이 시행되는 점을 감

안하였을 때, 저자는 만성알코올중독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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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분석 및 고찰을 

통하여 법의학적 소견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재료와 방법

연구재료로는 2014년에 서울경기지역에서 만

성알코올중독과 관련하여 사망하였거나 관련된 

간질환으로 사망한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부

검소견 및 관련 사후검사결과(약독물검사, 마약

검사, 알코올검사, 임상화학검사 등)를 검토하였

고 수사기록에서 확인되는 사망경과를 확인하

였다. 질병의 유무를 진단하기 위하여 병리조직 

검사를 시행하였다. 병리조직검사는 육안검사 

후 10% 포르말린 용액에 고정 후 탈수, 파라핀

포매의 과정을 거쳐 마이크로톰으로 4u 두께로 

절단하여 Hematoxylin-eosin염색을 시행한 다음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각 증례에서 확인

되는 법의학적 소견들을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임상소견

모두 15증례로, 남자가 12례, 여자가 3례로서 

남녀 비는 4:1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평

균 나이는 약 45.6세로 34~64세 범위였다. 10례

에서 사인은 만성알코올중독이었으며, 3례는 간

경변합병증이었고, 1례는 경질막밑출혈, 1례는 

경부압박질식사였다. 발견된 장소는 11례가 주

거지이었으며, 나머지는 숙박업소, 직장, 노상, 

가게이었다. 13례는 모두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

며, 나머지 2례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증례였다. 13례

에서 만성적인 음주력이 확인되었으며, 6례에서 

과거력으로 만성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았거

나, 간부전 증상, 지방간, 간경변, 당뇨, 혈압, 

췌장염 등이 확인되었다. 14례에서 사망 당시에

는 무직이었다. 

2. 부검소견

외표소견에서 4례에서 반상의 피부밑출혈이 

확인되었으며, 1례에서 얼굴과 목에서 국소적으

로 형성된 피부까짐이 확인되었다. 

내부검사결과, 부패변성된 1례 외에은 모든 

사례에서 간경변 또는 지방간변성 등의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간경변의 합병

증 유무에 따라, 복수 등이 동반된 소견이 확인

되었다. 경부압박질식의 소견이 있던 1례에서는 

목의 근육층 및 경부장기에서 국소적으로 형성

된 출혈 등의 손상이 함께 확인되었다. 이외 나

머지 사례에서 일부 심폐소생술에 따른 이차적

인 소견 외에 특기할 손상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10례에서 위장 안에서 액상 내용물이 

확인되었으며, 3례는 반소화 또는 죽상태의 내

용물, 2례는 내용물이 없는 상태였음을 확인하

였다.

3. 병리학적 소견

병리학적 검사결과, 5례에서 지방간변성, 9례

에서 간경변이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1례는 부

패변성으로 판독하기 어려웠다. 1례에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및 심비대의 소견이 함께 발견되

었으며, 3례에서 경도 또는 중등도의 심장동맥

경화가 확인되었으며, 모든 례에서 이외 심장에

서 특기할 병터는 확인되지 않았다.

4. 사후검사 소견

약독물 검사결과 4례에서 약성분이 검출되었

으며, 이 중 2례는 감기약성분으로 추정되며, 1

례는 항히스타민이 독성농도로 검출되고, 마지

막 1례에서 졸피뎀, 클로르페니라민, 이부프로

펜, 테오필린 등의 치료농도로 검출되었다.

10례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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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1례의 경우 부패변성 과정에서 형성되었

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검출된 혈중 알코올 농

도의 범위는 약 0.011~0.46%로 평균 약 0.157%

로 검출되었다. 9사례에서 케톤체 검사가 시행

되었으며, 6사례에서 베타-하이드록시부틸레이

트 농도(42~541 ㎍/㎖)와 아세톤의 농도

(23.1~109.9 ㎍/㎖)가 증가하였으며, 1례에서 약

간 증가(각각 17 ㎍/㎖, 15.2 ㎍/㎖)하였고, 1례

에서는 베타-하이드록시부틸레이트 농도(17 ㎍/

㎖)만 약간 증가하였으며, 1례는 아세톤 검사만 

시행되었고 증가된 농도(141 ㎍/㎖)를 보였다.

IV. 고찰

만성알코올중독은 흔한 중독성 질환으로 심

리적, 생리적, 병리적 등 복합적인 이상으로 이

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상 소견들은 여러 기전

에 의해 잠재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지만 아직

도 그 기전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임상의

사들은 만성적인 만성알코올중독과 관련된 여

러 다양한 임상양상(심혈관계, 소화기계, 중추신

경계 및 말초신경계, 수면, 정신과적 증상 등)을 

통해서 만성알코올중독의 가능성을 접근해 갈 

수 있지만,2) 법의학 실무에서는 이러한 임상양

상들을 접하기 어렵기 부검 및 사후소견을 근

거로 진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사망은 급성알코

올중독 및 알코올 영향하에서 발생한 둔력과 

관련된 사망, 또는 만성알코올중독과 관련된 사

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3) 본 연구는 후자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알코올은 세포대사를 방해할 수 있는데 간에

서 지방산과 탄수화물의 대사에 균형이 깨지면

서 간세포 안에 지방의 축적을 유발할 수 있다. 

지방변성은 가역적이지만 알코올성 간염으로 

이어지면서 비가역적인 간경변이 될 수 있다.3) 

지방변성이 급성사망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

정해 왔지만 그 정확한 기전에 대해서는 잘 알

려지지 않았으며, 간경변이 있다 할지라도 간부

전이나 간경변합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아

니라면, 급성사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알코올은 물보다 극성이 덜하기 때문에 한번 

흡수되면 수용성 구역과 세포막에 퍼져나가게 

된다. 특히 세포막은 심장, 신경계에 중요한 부

분이기도 하다. 폭음하는 경우 혈중 알코올 농

도는 음성일지라도 알코올은 심방 또는 심실의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는 심장자극제가 될 수 

있다.4-6 또한 과음이 심장의 부정맥과 심실빈

맥의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급성사망의 위험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5) 

만성알코올중독자들은 계속적으로 음주상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 간의 교환이 방해

를 받아서 발작이나 급성심장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본 사례들 대

부분 사망한 채 발견되었지만 2례에서 급성사

망의 경과가 목격되었으며, 이 경우 급성심장사

의 기전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중 1례에서 

심비대 및 고도의 심장동맥경화를 보고, 흉수와 

복수가 있던 점, 간경변 및 지방간변성 등이 있

었던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심부전과 간부전이 

함께 공존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심부전

에는 만성알코올중독에 따른 알코올의 독성작

용과 허혈성심장질환의 병적상태가 함께 기여

하였을 가능성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에탄올은 알코올 탈수소효소에 의해 대사되

어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대사된다. 당뇨환자이거

나 기아상태에 있던 사람과 같이 만성알코올중

독자들도 많은 양의 아세톤 등의 케톤체를 생

산할 수 있다. 아세톤은 알코올 탈수소효소에 

의해 이소프로필알코올로 전환될 수 있다.7) 지

방산이 아세토아세트산으로 전환되면서 아세톤

과 베타 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 등을 생성하게 

된다.8) 이렇게 증가된 케톤체들은 체내 pH를 

낮게 하여(케톤산증) 여러 의학적인 증상이 나

타날 수 있다. 대개 만성 음주에 따른 구토와 

이뇨, 당원생성의 억제, 영양결핍 등이 지방산

에서 케톤체 생성을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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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검 및 사후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사망한 채 발견될 당시 만성음주력

을 알 수 없거나, 과거력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지 못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 증례에서도 9례에서 케톤체 검사가 시행되

었으며 7례에서 증가된 수치의 케톤체의 농도

가 확인된 점은 만성 음주력을 시사하는 소견

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1례에서 과거력

상 당뇨가 있었으며, 케톤체 검사결과 증가된 

수치였다. 당뇨가 있는 경우에서도 인슐린의 부

족으로 혈당이 증가되고 이로 인해 혈당 대사

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지방산의 분해가 촉진되

고 케톤체 생성이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

였을 때, 일부 당뇨의 병리적 기전이 기여하였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다. 

만성알코올중독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례는 

사망 당시 목격되지 못하고 사망한 채 발견되

는 경우가 많고, 만성 음주력은 유족이나 지인

의 진술에 의거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뢰성이 

높지 않으며, 심지어는 가족이나 지인을 알 수 

없어 과거 병력이나 음주력에 대한 정보를 전

혀 얻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과 

사건정황 외에도 부검에서 외표와 내부소견, 간 

등 내부장기 소견, 약물 및 임상화학검사를 통

해 약물, 알코올, 케톤체 등을 확인함으로서 법

의학적으로 만성알코올중독을 진단하는데 도움

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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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arynx is a complex organ with numerous anatomic structures.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organs in the field of forensic medicine because various causes of death and mechanisms of death are 

associated with the organ. So we review some of the important anatomic structures of larynx associated 

with autopsy practice.

Key words : Larynx, Anatomy, Autopsy

Ⅰ. 서론

후두는 후두개 첨단부터 반지연골의 하연까

지에 걸친 구조로서, 신생아에서는 목뼈 2번 높

이에, 성인에서는 목뼈6번 높이에 위치한다. 후

두는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호흡이 이루어지고, 

부분적으로 열린 상태에서 발성을 하며, 완전히 

닫힌 상태에서는 음식물의 흡인을 방지하고 연

하, 기침, 배뇨, 배변, 무거운 물건 들어올리기 

등의 활동을 돕는다. 후두는 경부압박질식이나 

이물에 의한 기도폐색질식, 급성후두덮개염, 익

사 등 여러 가지 사인에서 중요한 부위이므로 

법의학자는 그 해부학적 구조에 대하여 잘 알

고 있어야 한다. 이에 후두의 복잡한 여러 구조 

중 특히 법의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Ⅱ. 후두연골

후두를 이루는 연골에는 쌍을 이루지 않는 

후두덮개, 방패연골, 반지연골과 쌍을 이루는 

모뿔연골, 잔뿔연골, 쐐기연골이 있다. 방패연골

과 반지연골, 모뿔연골의 대부분은 유리연골이

며, 방패연골은 25세를 전후하여 점차 석회화되

기 시작하고, 방패연골의 석회화가 진행될수록 

액사와 같은 경부압박질식사에서 골절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잔뿔연골, 쐐기연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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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두덮개와 모뿔연골의 일부는 탄성연골로 이

루어져 있기 때문에 석회화되지 않는다. 모뿔연

골은 반지연골판의 위쪽 가장자리에 얹혀있듯

이 관절하고 있는데, 모뿔연골이 반지연골 위를 

미끄러지듯이 움직여 성대를 여닫는다. 즉 좌우

의 모뿔연골이 서로를 향해 다가가면 성대가 

닫히고, 각각의 모뿔연골이 서로 멀어지는 방향

으로 미끄러지면 성대가 열린다. 방패연골의 위

뿔은 목뿔뼈 큰뿔의 뒤끝과 가쪽방패목뿔인대

로 연결되는데, 간혹 각각의 가쪽방패목뿔인대 

안에는 작은 알연골(triticeal cartilage)이 있으

며, 경부압박질식사 등의 부검을 시행할 때 이

를 방패연골 위뿔의 골절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Polson, Khokhlov 등은 목을 

매고 자살하는 경우 방패연골판의 골절을 유발

하는데 필요한 힘은 14.3kg, 반지연골판의 골절

을 유발하는데 필요한 힘은 18.8kg이라고 보고

하였다1,2). 교사의 경우 이러한 후두연골의 골절

이 자살에서는 드물고, 타살에서는 흔하며 다발

성 골절도 적지 않게 본다.

Ⅲ. 성대

후두안(cavity of larynx)은 점막으로 덮인 관

모양의 구조로 후두연골과 그에 부착된 섬유탄

력막에 의해 유지된다. 후두안의 가쪽벽에서 안

쪽으로 뻗은 두 쌍의 점막주름, 즉 안뜰주름과 

성대주름은 후두안을 수축시키며, 또한 이것을 

3개의 주요부위, 즉 안뜰, 중간방, 성대문아래공

간으로 구분한다. 후두안뜰은 후두안의 위쪽방

에 해당하며, 후두어귀와 안뜰주름 사이에 위치

한다. 안뜰주름은 안뜰인대 및 이와 관련된 연

조직을 덮고 있다. 후두안의 중간방은 매우 좁

은 공간이며, 위쪽의 안뜰주름과 아래쪽의 성대

주름 사이에 있다. 성대문아래공간은 후두안의 

가장 아래쪽 방이며, 성대주름과 후두의 아래구

멍 사이에 있다. 성대는 하나의 상피세포층과 3

개의 결합조직층, 그리고 근육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층구조물이다. 상피세포층은 발성 시 성

대가 진동하는 부위로 비각질 중층편평상피세

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얇은 기저막을 통해 상

피하결합조직인 고유층과 연결된다. 고유층은 3

개의 층으로 구별되는데 상층은 Reinke 공간이

라고 부르기도 하며 약 0.3mm 정도의 두께로 

탄성섬유와 아교섬유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

어 부드러운 젤라틴과 같으며, 발성 시 진동한

다. 중간층과 심층은 성대인대를 구성한다. 근

육층에는 방패모뿔근의 내측 근섬유인 성대근 

섬유들이 성대인대와 평행으로 주행한다. 

성대주름의 비자발적이고 조절되지 않는 근

육수축을 후두경련이라고 하는데, 후두경련은 

전형적으로는 그 지속시간이 60초 이하이며, 호

기보다는 흡기의 장애를 야기한다4). 물, 점액, 

혈액 등의 물질이 훕인되었을 때 발생하는데, 

사람에 따라 후두경련을 자주 경험하는 자도 

있으며, 잘 때도 발생할 수 있다. 마취의 합병

증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대개 발관 후에 발

생한다. 특히 어린이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으

며, 30~45초 이내에 심정지를 초래한다. 때로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거나 깨우는 과정에서도 발

생하며, 위 내에 산이 있을 때 잠을 자다가 역

류가 발생하여 산 성분이 후두를 자극함으로써 

발생한다. 이러한 후두경련은 물에 빠진 사람에

게서 액체가 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기전으로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일시적 

또는 간헐적으로 나타나나, 드물기는 하지만 지

속적으로 일어나 이에 의한 기계적 질식이 직

접적인 사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

도폐색성 질식사와 같은 기전으로 사망하게 되

나, 후두의 경련은 사후에는 이완되므로 사후 

부검으로는 입증하기 어렵다. 또한 영아돌연사

증후군의 후두반사에 의한 호흡억제와의 관련

성도 제기되고 있다3).

Ⅳ. 의인성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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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삽관술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치료에

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중재술이며, 신속히 시

행해야 하는 이유로 인하여 의도치 않은 손상

을 많이 야기하게 된다. 삽관을 하기 위해 목을 

과신전하는 과정에서 연조직에 손상을 초래하

기도 하고, 이는 기관삽관을 시행받는 환자가 

대부분 무의식 상태이므로 고통을 호소하기 어

려워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기

관삽관술과 관련하여 후두손상이 발생할 가능

성은 관의 크기, 삽관 기간 등에 영향을 받는

다. 기관삽관 과정에서 후두에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남성보다는 여성, 성인보다는 소아에

서 더 높다. 장기간 기관삽관을 한 후 후두 합

병증이 발생할 확률은 성인에서 4~13%, 신생아

에서는 0.5~61%로 보고되고 있다. 

법의부검 시 뇌출혈이나 기타 여러 심각한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한 시신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러한 시신은 대개 기관절

개술이 시행된 상태로 온다. 기관절개술은 크게 

3가지 이유로 시행되는데 분비물로 인한 환기

부전, 기계적 호흡부전, 상기도 폐쇄가 그것이

며, 동일 환자에 여러 가지 이유가 공존할 수 

있다. 기관절개술은 기관 절개 위치에 따라서 

상기관절개술, 중기관절개술, 하기관절개술로 

나눌 수 있다. 상기관절개술의 절개 위치는 첫 

번째 기관고리이다. 갑상샘과 반지연골을 연결

하는 근막을 반지연골을 따라 수평으로 절단한

다. 일반적으로 반지연골을 손상하면 후에 성문

아래협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잘 시행하지 

않지만 임상적으로 천명이 있는 후두암 환자의 

기관절개술 시에 적용한다. 중기관절개술은 목

이 짧고 굵은 환자나 갑상샘종이 있는 환자에

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기관고리를 절개하는 

방법이다. 하기관절개술은 네 번째 기관고리를 

절개하는 방법이며, 10세 이전의 소아에서 좀 

더 용이하게 시행할 수 있다. 기관절개술은 때

로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시행되기도 하고 

그러한 경우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게 되기도 

한다. 점막손상은 기관절개와 캐뉼라 삽입에 의

해 발생하는데 정상적으로 이는 기능적 장애를 

유발하지는 않으나 너무 깊이 절개하다가 기관

의 뒤쪽 벽에 손상을 입히기도 하고 그러한 경

우 국소적 출혈, 또는 심지어 종격동 기종이나 

기흉을 야기하게 될 수도 있다. 위방패샘동맥은 

방패연골의 아래쪽 가장자리를 지나는데 기관

절개술 시 손상을 입어 심한 출혈이 발생할 수

도 있다. 

Ⅴ. 결론

후두는 음식물의 흡인을 방지하고 연하, 기침, 

배뇨, 배변, 무거운 물건 들어올리기 등의 활동

을 돕는 기능을 하는 장기로서, 경부압박질식이

나 이물에 의한 기도폐색질식, 급성후두덮개염, 

익사 등 여러 가지 사인에서 중요한 부위이다. 

따라서 법의학자는 후두연골과 성대 등 후두의 

다양한 해부학적 구조와 나이에 따른 변화, 여

러 가지 사인과의 관련성이나 경부압박질식사

에서 볼 수 있는 손상 패턴, 의료처치 시 흔히 

발생하는 손상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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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복막강출혈을 동반한 자발성 신동맥박리의 법의학적 고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법의학센터

김민정

Spontaneous Renal Artery Dissection with Retroperitoneal Hemorrhage

Minjung Kim

Medical Examiner’s Office, National Forensic Service

ABSTRACT

Spontaneous renal artery dissection (SRAD) is rare and difficult to diagnose due to non-specific 

clinical presentation and very low incidence. Some of reported cases have underlying problems such as 

fibromuscular dysplasia, malignant hypertension, cystic medial necrosis, etc. The natural history of this 

entity is unclear. Some hypothesis says that physical exertion or underlying vascular disease could be the 

cause of SRAD. The useful modalities for precise diagnosis are ultrasonography, Doppler, and 

angiography. Delayed diagnosis and inappropriate treatment can lead to fatal prognosis. Hear, we report 

SRAD case with retroperitoneal hemorrhage and review the literature.   

Keywords : Arterial dissection, Spontaneous, Renal infarction

I. 서론

신동맥박리는 주로 외상이나 혈관내 시술과 

같은 직접적인 혈관 손상이나 혈관계 이상과 

연관된 고혈압 환자에서 발생한다. 드물게 자발

성 신동맥박리가 보고되어 있다. 자발성 신동맥

박리는 매우 드물고, 증상 또한 비특이적이어서 

임상 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 약 200 건의 문헌 

보고 중 25%가 부검을 통해 진단되었다.4) 증례

와 문헌 고찰 결과를 보고한다. 

II. 증례 

변사자는 42세 남자이다. 금형회사에 다니며 

15 갑년 (pack-year)의 흡연자이고 혈압이 높다

는 말을 들었으나 치료는 받지 않았다. 아버지 

심장질환으로 어머니는 간질환으로 사망하였고, 

둘째 형이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하였다. 하루 전

부터 배와 오른옆구리 통증이 있어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응급실에서 확인한 활력징후는 혈

압 190/110 mmHg, 맥박 80 회/분, 호흡수 20 

회/분, 체온 37.4 ℃였다. 의료진은 요도 결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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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기 위한 영상검사를 권유하였으나 변사

자가 거부하고 통증만 조절해 줄 것을 요청하

여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받고 귀가하였다. 다

음 날 오른옆구리부위 통증이 지속되어 내과 

외래로 내원하였고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오른신장 경색, 오른

신동맥의 혈전 혹은 색전이 의심되었다.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27490 개/㎟, CRP 12 ㎎/L로 

상승한 상태였다. 오른신동맥 혈전색전 진단으

로 입원하여 항응고제를 투여받았다. 입원 2일

째, 옆구리 통증이 지속되고 가슴 뻐근함을 호

소하였으며, 식은땀을 흘렸다.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230/130 mmHg, 맥박 64 회/분, 호흡수 20 

회/분, 체온 36.6 ℃, 동맥혈산소포화도 97%였

다. 신장내과, 심장내과로 혈전 생성 원인에 대

한 협의진료를 의뢰하였고, 이어 시행한 혈액 

검사 결과는 Anti-thrombin III 71↓, Factor I 581 

↑, Protein S activity 54 ↓, Protein C activity 49↓, 

Factor VIII 159 ↑, FDP 11.4 ↑, Lupus A. 

coagulant positive였다. 입원 3일째, 오전엔 통증

이 다소 호전되었다. 활력징후는 혈압 180/100 

mmHg, 맥박 84 회/분, 호흡수 20 회/분, 체온 

36.3 ℃, 동맥혈산소포화도 97%였다. 오후 등이 

많이 아프고 식은땀이 난다고 호소하였고, 혈압

은 170/100 mmHg로 측정되었으며, 진통제 투여

하였다. 입원 4일째, 새벽에 등의 통증 호소하

며 진통제 원하여 진통제 투여하였으며 수면 

중인 모습 확인하였으나, 약 2시간 후 화장실 

내에서 의식이 없이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심

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반응하지 않아 사망 

선고하였다. 사인 불명으로 정확한 사인 판단을 

위해 사법부검 의뢰되었다. 키 165 cm, 몸무게 

48 kg으로, 시반은 몸의 뒷부분에 미약하게 형

성되어 있었고, 눈꺼풀결막은 창백하였다. 목과 

몸통에서 다수의 연한 갈색을 띤 반점이 확인

되었고, 오른팔 뒷면, 양쪽 무릎앞부위, 양쪽 종

아리앞부위에서 다수의 멍, 표피박탈을 보고, 

양쪽 팔꿉앞부위, 왼아래팔뒤부위에서 주사바늘

자국이 확인되었다. 내부검사에서 심폐소생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가슴 골격의 골절이 확인

되었고, 양쪽 폐(왼쪽 620 gm, 오른쪽 672 gm) 

상엽에서 거대한 기종 형성이 확인되었으며, 양

쪽 폐동맥에서 혈전색전은 관찰되지 않았다. 심

장에서 경도의 국소적인 심장동맥경화가 확인

되었다. 배부위 피하연부조직층에 특기할 손상

은 없었고, 배 안에 1200 ㎖의 혈액이 들어 있

었고, 후복막강에도 출혈이 나타나 있었다. 왼

신동맥에 동맥류가 형성되어 있고, 오른신동맥

의 주행은 불규칙하고 동맥벽에 박리가 형성되

어 있으며, 오른신동맥 원위부가 동맥 박리와 

박리된 내강안에 형성된 혈전으로 폐색되어 있

었다(Fig. 1). 오른신장(246 gm)에서 국소적인 경

색을 보고, 그 외 내부장기의 단면은 창백하였

다. 위(stomach) 안에서 액체 상태 내용물이 들

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양쪽 종아리부위 심

부정맥 내에서 혈전을 보지 못하였다. 약독물 

검사 결과 혈액과 위내용물에서 합성 마약류의 

진통제인 페치딘, 페치딘의 생체 내 대사산물인 

노르페치딘, 진통제인 트라마돌 성분이 검출되

고, 페치딘과 트라마돌의 혈중 함량은 치료농도 

범위였다. 그 외에 청산염, 유기인제류, 유기염

소제류, 카바메이트제류, 기타 알칼로이드류가 

검출되지 않았다. 눈유리체액의 임상화학검사에

서 특기할 전해질 혹은 대사이상의 근거는 확

인되지 않았다. 임상경과와 해부소견을 종합하

였을 때, 사인은 오른신동맥박리 및 이에 의해 

후복막강, 배안 출혈로 판단하였다.

Fig. 1. Toutuous left renal artery shows arterial dissection 
with thbombus in false lumen, Aneurysmal 
dilatation of right renal artery is n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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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고찰

신동맥박리는 주로 복부 외상, 혈관내 시술과 

같은 직접적인 혈관 손상, 고혈압 등과 관련된 

대동맥 박리가 진행되어 발생한다.[1] 이러한 

발생 원인이 없는 경우를 자발성 신동맥박리라

고 하는데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 임상 증상 또

한 비특이적이어서 임상적인 진단과 치료가 지

연되는 경우가 많다. 

자발성 신동맥박리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약 

4~10배 정도 자주 발생하며, 30-40 대의 건강한 

남성에서 흔히 발생한다.1-3) 문헌에 보고된 대부

분의 증례에서 특기할 심혈관계질환 과거력이

나 위험인자는 없었고, 일부는 흡연자였다.4) 본 

증례의 변사자도 약 15갑년의 흡연자였으며, 혈

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특별한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하였고, 심혈관계 혹은 뇌혈관계 

이상의 가족력이 있었다. 약 10-15%의 환자에

서는 양측성으로 발생하고, 이는 기저 혈관 질

환이 있는 경우에 더 흔하다. 한쪽 신장에 더 

발생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나타나 있으나,2,5,6) 

왼신장동맥을 더 잘 침범하였다는 보고도 있

다.4) 특히 외상이나 가속, 감속의 물리력에 의

해 동맥박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부학적 특

성에 의해 왼쪽이 더 잘 침범된다는 설명이 있

다.7) 본 증례의 경우에는 오른신동맥에서 대동

맥박리가 형성되어 있었다. 섬유근성 형성장애 

(fibromuscular dysplasia), 악성 고혈압, 고도의 

동맥경화, 말판증후군 (Marfan syndrome), 에흘

러단로스증후군 (Ehlers-Danlos syndrome), 외막

밑혈관종 (subadventitial angioma), 낭성중간막괴

사 (cystic medial necrosis), 격렬한 신체 운동 등

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보고되어 있지

만,1,2,5,8)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원인을 찾을 수 

없다. 본 증례의 경우에는 혈압이 높았다는 말

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므로, 고혈압과 관련된 

자발성신동맥박리의 가능성을 고려해 보았다. 

그러나 진단 및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

문에 혈압 이상의 정도, 질병과의 관련성 여부

를 단정하기는 어려웠다. 

자발성신동맥박리의 병태생리에 대하여는 명

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일부 저자들은 신체 활

동에 의한 혈관 신전으로 동맥 내막이 파열되

어 동맥 박리가 생길 것이라는 가설을 주장한

다.8,9) 오른신장동맥에서 덜 자주 발생하는 이유

도 오른신장동맥에 왼쪽에 비하여 더 길기 때

문에 가해진 외력이 더 긴 길이의 혈관에 배분

되기 때문일 것이라는 설명도 있다.4) 둘째로 자

발성 신동맥박리는 섬유근성 형성장애나 동맥

경화의 임상적인 아형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

며, 상당수의 자발성신동맥박리 환자에서 섬유

근성장애나 동맥경화가 확인되나, 이러한 기저

질환이 없는 경우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한편 

동맥경화는 대동맥에서 가까운 신장동맥 근위

부에서 더 잘 발생하나, 자발성신동맥박리는 원

위부를 더 잘 침범한다. 본 증례에서는 왼신장

동맥에서 동맥류가 확인되었고, 오른신장동맥의 

주행도 구불구불하여 진단되지 않은 기저 혈관

질환이 의심되었다.

자발성신동맥박리 환자들은 초기에는 신장 

결석과 유사한 양상의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며 

고혈압, 신기능 저하, 신장경색 등이 발생하며, 

이와 관련된 증상을 호소할 수 있다. 위 증례에

서도 변사자가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영상 

검사 시행 전에는 의료진이 비뇨기계 결석을 

의심하였고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진단에 시간

이 걸렸다. 복부 CT 검사 후 신장경색이 발견

되었는데 그 원인인 자발성신동맥박리는 진단

하지 못하였다.

진단을 위한 가장 유용한 검사는 신장동맥초

음파, 도플러 검사이며, 동맥박리의 범위, 정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혈관조영

술이다.

자발성신동맥박리가 드물어서 그 자연경과는 

명확이 밝혀져 있지 않다. 주요한 합병증은 악

성 고혈압과 특히 양쪽 신동맥에 함께 발생한 

경우에 신부전이다. 그러나 본 증례와 같이 적

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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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내출혈이 발생하며 사망할 수 있다. 

일반적인 치료는 병터의 안정도와 신기능 저

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동맥박리가 진행되지 

않고 신기능이 안정적이면 상태의 변화를 지켜

보며 혈액응고방지제를 투여해 볼 수 있다.2) 동

맥박리가 진행되거나 적극적인 약물 치료에도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신기능 저하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혈관 재건, 신절제술, 혈관

내로 스텐트나 코일을 삽입하는 중재시술 등이 

필요하다.1,2,10) 위 증례의 변사자의 경우에는 신

장경색을 확인하고, 혈액응고방지제를 투여하였

는데, 혈액응고방지제 투여는 변사자와 같이 고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혈액응고방지제 투여는 즉각

적인 효과는 확인되었으나, 장기적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과가 없다. 신장경색으로 신

기능이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절제술을 

시행한다. 수술적 혈관재건은 신기능이 남아있

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신동

맥의 분지들까지 동맥박리가 진행된 경우 기대

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요약하면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질환인 자발

성신동맥박리는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수 있으

며, 적절한 진단과 치료 방법 수립을 위해서는 

혈관조영술이 가장 좋은 검사이다. 자연경과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고 논란이 있

으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본 보

고에서는 위 증례와 같이 후복막강 출혈이 야

기되어 사망한 예를 소개하며, 이와 같이 치명

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진

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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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검시 체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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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lgium codifies civil law as their legal system and has many similarities with Korean postmortem 

inspection system. Therefore, we can learn from Belgian postmortem inspection system by comparing the 

systems between Belgium and Korea. The forensic pathologists have involved almost every crime scene 

investigation and maden their own system. Also they tried to maintain quality of their system by ISO 

accreditation and annual education program. Among these, some systems are worth of reference for 

improving Korean postmortem inspection system. 

Key words : postmortem inspection, autopsy, Belgium 

Ⅰ. 서론

벨기에는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과 마찬가지

로 로마법에 기원을 둔 대륙법 체계에 영향을 

받는 국가이다. 근대적 벨기에의 법체계는 1804

년 나폴레옹 법전(Code Napoleon)에서 시작하였

으며 이는 나폴레옹 치하의 프랑스 제국에게 

지배받았던 시기 이후 독립한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벨기에의 검시 체계는 나폴레옹 법전에 

규정된 이후 제도가 현재까지 크게 변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검시 체계가 시대에 뒤

떨어져 점차 다변화, 복잡화 하는 현대 사회에 

잘 맞지 않게 되었고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벨기에 법의학자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합리

적인 검시 체계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왔으며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룩하게 되었

다. 물론 독일 민법에 기초한 사법 체계를 이룩

한 우리나라와 프랑스 민법에 기초한 벨기에의 

검시 체계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대륙법에 기초한 국가라

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이

에 그들이 이룩한 시스템에 대해 고찰하는 것

이 우리의 체계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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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찰에서는 벨기에의 검안부터 부검에 이

르는 과정과 부검의 정도 관리 및 기타 이들의 

감정 요건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예를 통한 

우리의 추진해야 할 길을 간추려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벨기에의 검안

검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취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검시를 담당하고 사

망을 선고하는 의사의 전문성 여부이다. 통계에 

따르면 벨기에 사망환자의 44%는 의사가 입회

한 상태에서 사망하나 26%는 사망당시 현장에 

없던 다른 의사에 의해 사망 선고가 이루어지

고 나머지 경우는 의사의 입회 여부 자체가 불

투명한 경우이다1). 사실 사망 선언은, 장기 이

식을 위한 뇌사 판정을 제외하면, 아무 의사가 

누구에게나 내릴 수 있는 의사의 고유 권한이

다. 하지만 훈련받지 않은 의사에게 자살 시체

를 보며 조사를 하거나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아

기 침대에서 사망한 아이를 조사하는 것은 극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병원 밖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인해 발

생하는 죽음에 대해서는 응급실이나 임상의가 

사망의 정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별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사망진단을 요구받는 의

사들은 결국 자기 보호를 위해 불명으로 선고

하거나 가장 쉬운 진단명인 심장사, 노쇠사 등

을 남발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의사들은 사망진단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의학

적 지식 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고 

부검의 필요성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

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수사가 꼭 필요한 시

신에 대한 부검 여부에 대해 오판을 저지르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현재 벨기에의 의과대학 

교육 과정은 법의학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지

식만 제공할 뿐 실무 차원에서의 검시를 수행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법의학적 지식 수준이 그리 높지 않고 지

속적인 법의학적 교육,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 

용어의 선택 및 단어의 적용에서도 잘 못된 선

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실수가 수사 및 재판 

과정 중에 치명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벨기에 역시 검시를 행하는 자의 권리는 검

사에게 소속되어 있다. 벨기에에 있어 현장에 

법의관을 임장 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간략

한 경찰 조사로 사건을 마무리 할 것인지에 대

한 권한 역시 검사에게 있다. 과거 Leuven 지역

의 통계를 살펴보면 사인의 판단이 어려워 심

층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신의 40%만이 

법의관의 검안을 거쳤으며 이중 외표검사만 이

루어진 경우가 32%로 나머지 68%에 대해서만

이 부검이 이루어졌다2). 게다가 검안에 법의관

을 참여시킬지 여부 혹은 부검을 시행할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판단이 검사마다 제각각이었

다. 검사는 남아있는 증거들의 범죄와의 연관성

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뿐 사인을 정확히 규명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

는다. 일례로 만약 범죄와의 연관성이 증거조사

에서 드러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수사를 진행

시키지 않으며 부검 역시 시행되지 않을 수 있

다. 문제는 법의학적 전문의에 의한 검안 없이 

판단된 범죄와의 연관성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냐는 점이다.

전술된 바와 같이 비전문가에 의한 법의학적 

행동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시권이 검사에게 규정되어 있는 이상 검시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검사의 몫일 수 밖에 없

다. 과거 벨기에의 법의학자들이 느꼈던 현실의 

벽은 현재 한국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하지

만 이 들은 주어진 상황하에서 최선의 시스템

을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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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루벤가톨릭

대학에는 그 부설 병원인 UZ Leuven에 검시를 

전담하는 법의학 교실이 개설되어 있다. 법의학

교실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는 3명으로 여기에

서 관장하는 지역은 Leuven이 속한 Flemish 

Brabant 주와 Hasselt가 주도인 Limburg주로 총 

인구는 브라반트 주 101만에 림부르흐 주 85만

이다. 한편 이 3명의 의사가 담당하는 현장 검

안 건수는 년도마다 변이는 있지만 대략 

600~1000건 정도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당 부검 

건수는 400건으로 인단 130건 이상을 시행하고 

있고 부검 건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들은 네덜란드 등 타국과는 달리 현장 검안과 

부검을 연계하여 좀 더 체계적인 사인 규명 시

스템을 구축하는 점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

하고 있다. 물론 신체적인 고통을 감내하는데 

현장 검안 시스템이 365일 지속되기 때문에 3

일에 한 번씩 당직 상태로 대기하는 스트레스

를 토로하곤 하였다.

현재 벨기에 일반적인 변사사건의 현장 검안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병원 외부에서 변사

체(unusual dead body)가 발견될 경우 발견자는 

“101”이라는 응급 전화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된

다. 101은 사망사건의 경우 즉각 경찰과 관할 

지역 법의센터에 통보를 하게 된다. 만약 

Leuven에 변사 사건이 발생한 경우 Leuven 

Politie와 UZ Leuven의 법의학교실로 동시에 연

락이 가게 된다. 경찰을 보고받은 즉시 검찰에 

보고를 하고 현장으로 출동하며 법의학교실 역

시 검안을 수행할 법의관과 검안을 보조하고 

현장 증거를 채취할 실험실 요원이 현장으로 

접근하게 된다. 지금 명시한 이 3명의 전문가가 

모이기전에는 현장에서는 아무런 활동이 이루

어지지 않는다. 검찰에서 인력지원이 나오는 경

우는 아주 드물며 대개는 경찰과 법의관의 검

시보고서를 보고 부검 여부를 결정한다. 벨기에

의 법의관들은 비전문가로서의 검사의 부검 결

정에 대한 도움을 주고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

하기 위해 반드시 부검을 해야 하는 사망의 유

형을 14개로 세분화하여 “Unusual and Uncommon 

Death (UD)"라는 이름으로 리스트로 만들어 검

찰청에 배포하고 검찰 교육시 반드시 부검 의

뢰해야할 사례로 명시하여 교육시킨다. 주지하

다시피 벨기에의 검시권은 검사에게 있어서 검

사는 이 리스트를 무시할 수 있지만 무시할 경

우 현장에 임장한 법의관은 ”부검 미 실시로 

인해 현 상황에서 사인의 판단은 불능“이라는 

보고서를 받을 수 밖에 없으며 향후 일어나는 

사인과 관련한 모든 법적인 책임을 검사가 지

게 된다. 대다수의 검사는 이러한 위험성을 감

수하면서까지 부검에 대한 결정을 자의적으로 

내리지는 않는다. 이러한 체계화는 벨기에 법의

학자들이 사법 체계의 모순에 절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때로는 투쟁하고 때로는 설득하여 

구축한 시스템으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인해 

결국 실질적인 의학적 검시의 권한을 가져 올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실질적인 문제

로 고민하는 대한민국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들에게 좋은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아

래는 반드시 부검을 수행해야하는 14가지 사망

의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1) 45세 이하의 젊은 성인 및 청소년, 소아의 

사망

2) 의학적 자료 없이 사망한 경우

3) 외국인의 사망

4) 의학적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곧 사망한 

경우

5) 추락이나 가벼운 상해 후 수 일 이내 사

망한 경우

6) 영아의 돌연사

7) 법률적 구속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8) 약물중독자, 매춘부, 정치가등 특이 환경

에서 일하는 자의 사망

9) 사망 후 사인에 대한 소문이 떠 돌 수 있

는 사회저명인사의 사망

10) 교통사고 사망자 / 산업재해 사망자

11) 신원불상자 (부패, 탄화, 신체 일부분만 

존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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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중에서 발견된 시체

13) 야산에서 발견된 시체

14) 자살의 양상이 비정형적인 경우

대개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와 임장한 검안의

의 소견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이를 뒷받침 할 

의학적 자료들이 충분하여 사망의 종류를 충분

히 설명할 수 있을 때는 더 이상의 사법검시의 

진행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런 

명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망 사례에서는 

부검, 법의병리검사, 독성학검사, 법의유전학 검

사, 미생물이나 바이러스 임상 검사 등 정확한 

사망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모든 제반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지침이고 또한 제반 검사의 필

요성을 사법 관계기관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 역시 검안의의 의무였다. 특히 위에서 언급

한 14항목의 UD 리스트에 해당되는 항목은 무

조건 부검을 권장하였다. 

2. 벨기에의 부검

현장 조사와 검안이 종료된 후에도 사망의 

종류나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타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사법부검을 수행하게 된

다. 사법부검은 행위의 주체와 목적이 학문적, 

교육적 목적으로 수행되는 병리부검과 엄연히 

다르다. 일반적으로 사법부검은 부검 객체에 대

한 꼼꼼하고 세 한 외표 조사가 먼저 이루어

지며, 외표와 내부의 병리학적 이상에 대해서 

가능한 한 모두 발견하여 기록되며, 외표와 내

부에서 발견되는 손상에 대해 발견하여 크기, 

유형, 해부학적 위치에 대해 기록하며 사진이나 

그림으로 위치에 대한 증거를 남기며, 사인을 

규명하고 사인에 대한 기여 인자나 촉진인자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며, 사망의 기전, 사망 시각

의 추정하려고 가능한 한 모든 검사를 수행한

다. 또한 이를 위한 증거 수집 역시 꼼꼼하게 

수행 한다3).

사법부검이 갖추어야 할 요건등에 대해 유럽

연합 차원에서는 이미 국제 기준이 정립되어 

있으며 이를 각 회원국에 권장하는 안건이 이

미 발효되어 있다4). 하지만 벨기에 실정법에는 

부검 필요 요건에 대한 어떤 법률적 규정이 마

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현실은 이미 부검

에 대한 많은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제정한 여

타 서구사회5)와 확실히 대별되는 점이다. 이러

한 법률적 규정의 부재로 인해 과거 사법부검 

시행 횟수가 상당히 낮아지게 되었으며 부검 

시행 자체가 적다보니 부검의 질이 개악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었다. 

1998년 9월 16일 벨기에 법무부에서 규정된 

사항에 의거하여 부검이 종료된 후 사체는 바

로 유족에게 노출되어도 인지가 가능하고 거부

감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복원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검사 장기는 대체되어야 하며 절개

가 이루어진 모든 부분은 봉합되어 있어야 한

다6). 시체를 부검 없이 유족에게 인계하는 것은 

특히 살인 같은 강력범죄에 있어서 매우 위험

하며 이를 통해 범죄수사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고 법집행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통상 훈련인이 근무한 루벤가톨릭대학교 법

의학교실의 경우 부검 전 CT나 MRI등의 영상

의학적 예비 검사를 시행하는데 CT의 경우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시신에 대해 시

행하지만 MRI는 아주 특수한 경우 (영아돌연사

증후군 등)에만 시행한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서울연구소와는 달리 CT를 임상가들과 

공유하기 때문에 CT를 찍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부검실은 루벤 시내에서 약 2.5킬로

미터 떨어져 있는 Gasthuisberg 병원에 위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법의학 스텝들은 시내에 

위치한 Sint-Pieterskliniek에 근무하여 불필요한 

이동이 잦았는데 2016년에 법의학교실과 법독성

학 실험실, 법치의학교실 전체가 Gasthuisberg 병

원으로 이주 예정이다. 부검실은 Gasthuisberg의 

영안실과 같이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벽면을 

가득 채운 대부분의 냉장시설은 병원에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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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들의 장례절차를 위한 보관시설이었고 

법의학 적 용도로 사용되기 위한 냉장시설은 2

기였다. 벨기에도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대개 

부검 후 가족들이 시신을 인도해가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시설을 대량으로 구비하고 있지는 

않았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전술한 법령에 근

거 부검 후 바로 시신을 공개하기 때문에 유가

족을 위한 시신 공개 장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으며 내부 인테리어 역시 잘 꾸며져 있었

다. 유족들의 대기 장소와는 별도로 검사를 위

한 대기 장소가 따로 있었는데 이 곳에 부검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 가능한 모니터가 설치

되어 있었다. 부검실의 상황은 장비의 배치나 

분위기는 대한민국과 비슷하였지만 규모는 많

이 떨어지는 편이었다. 부검을 위한 테이블은 

두 개가 갖춰져 있었으며 국내와는 달리 고정

식이었다. 검사용 주사기, 시약, 블레이드 날 등

은 인벤토리를 구성하여 항상 한 세트씩 미리 

구비가 되어 있었으며 모든 장비가 소독되어 

봉된 상태로 제공되고 있었다. 또한 시신번호

를 쵤영 시 벨기에 정부에서 인증 받은 기성용 

색상 코드가 같이 붙어있었는데 이는 부검감정

서에 기술되어 있는 색상 혹은 사진에서 관찰

되는 색조가 조작이라는 변호사들의 공격을 미

연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한다. 

이러한 물품은 국내도 활용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부검에 필요한 각종 서식들은 캐비넷

에 잘 정돈되어 바쁜 와중에서도 한 번에 찾기 

쉽게 이름표가 붙어 있었으며 특이하게도 부검 

전에 부검에 참여할 사람들의 리스트를 표시하

고 서명해 부검 참여인력을 추후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증거 양식이 구비되어 있었다. 

이러한 양식은 부검의 객관성을 답보할 수 있

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3. 벨기에 검시 체계의 정도 관리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부검의 질 관리 및 향

상을 위한 벨기에 법의학자들의 동향에 대해 

설명하겠다. 먼저 루벤가톨릭대학교 법의학교실

은 전 부검 과정에 참여하는 시설과 인력을 대

상으로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준을 받은 상태

이다. 부검에 해당하는 ISO 인준은 ISO 17020

으로 “Conformity assessment -- Requirements for 

the operation of various types of bodies 

performing inspection”라는 표준이다7).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검사 과정에 필요

한 사항에 대한 국제 표준으로서 당연히 부검

도 이과정에 포함된다. ISO 17020에는 검사에 

필요한 시설, 인력과 함께 이를 관리하는 과정 

역시 규정되어 있다. 루벤가톨릭대학교 법의학

교실은 ISO 인준의 장점으로 문서작업이 상당

부분 없어진 점과 법정에서 교실에서 행한 부

검에 대한 적절성 증명이 쉬워졌다고 얘기를 

한다. 과거에는 법정에서 부검 술식 자체의 신

뢰성을 문제 삼을 경우 여러 가지로 이를 증명

하는 데 곤란을 겪었지만 지금은 ISO 17020 인

준을 근거로 이러한 곤란한 법정 진술에 효율

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ISO 인준 

이외에 년 1회 법의관들이 모여서 교육 및 발

표의 시간을 거치면서 정도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참고로 벨기에 전체 법의관의 수는 17명

으로 660000명당 한명 꼴로 2130000명당 한명

인 대한민국이 비해 약 4배정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질 향상 교육은 교육수련중인 전공의는 

더 빈도가 잦아서 3개월에 한 번씩 증례보고와 

연구성과 보고를 병행한다고 한다. 또한 질 향

상에서 감정기일을 빼놓을 수 없는데 벨기에의 

기본 감정기일은 부검을 종료한 날로부터 3개

월이다. 일반 변사건 15일, 교통, 의료건 30일인 

대한민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여유가 많은 편이

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사건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initial report라는 감정서를 작성하지는 하

지만 이마저도 한 달이 기한이다. 대다수의 벨

기에 법의관들은 이마저도 충분치 못하다고 생

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감정 기일이 상당히 

적음에 놀라움을 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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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벨기에 법치의학 감정 현황

벨기에 법치의학은 Gustafson 등의 소위 스칸

디나비아 선구자 법치의학자 그룹 영향을 받은 

Eddy De Valck 박사, Yvo Vermylen 박사, Christl 

Verbiest 박사 들이 1970년대 말에 들어서 법치

의학적인 활동을 개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들 3명의 벨기에 법치의학 선구학자 들은 모두 

루벤가톨릭대학교 치과대학을 1970년대 졸업하

여 그들의 경력을 시작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국내 법치의학의 시작이 김종열 전 국립과학수

사연구소장이 1969년 내무부 산하 국립과학수

사연구소에 부임하면서 시작된 것과 비교하면 

비슷한 시기에 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

한민국과 미찬가지로 법치의학의 발전이 대형

참사 희생자에 대한 개인식별과 궤를 같이 한 

점 또한 상당히 비슷하다. 벨기에 DVI 활동 중 

치과적 개인식별이 두드러졌던 케이스에 대해 

아래 소개하겠다.

1967 Innovation 백화점 화재(Brussels): 320명 

사망

1971 Boshorus European Airlines 여객기 충돌 

(Aarsele): 68명 사망

1978 Los Alfaques 유조차 폭발 (Tarragona, 

Spain): 총 104명 사망, 18명의 벨기에 

희생자 발생

이 사건의 개인식별에 법치의학적 개인식별

이 최초로 이용되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Belgium DVI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탄생하게 되

었다.

1987 Herald of Free Enterprise호 침몰 (Brugge): 

195명 사망

당시 스칸디나비아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국

제적 공조 및 종합 법과학 팀이 활약하였으며 

Belgium DVI가 실무차원에서 조직된 첫 사건이

다.

1994 Switelhotel (Antwerp): 15명 사망

1995 Tarom 항공 여객기 371호 충돌: 60명 

전원사망, 33명의 벨기에 희생자 발생

1995 주유소 폭발 (Eynatten): 16명 사망

2001 기차역 열차 충돌 (Pecrot): 9명 사망

2004 가스관 폭발 사고 (Ghislenghien): 24명 

사망

위에서 열거한 모든 사고 희생자의 개인식별

에 벨기에 법치의학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

당하였다. 한편, 2001년 루벤가톨릭대학교 치과

대학에서 법치의학에 대한 국제 전문석사과정

을 최초로 개설하고 학위생들을 배출하기 시작

하였다. 이 과정은 훈련인이 옆에서 지켜본 과

정으로 법치의학의 실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론

적 배경 및 법의학, 법의인류학에 대한 전반적

인 training을 거치며 과정은 총 1년으로 이수된

다. 이러한 석사과정의 개설로 벨기에 내부에서 

우수한 법치의학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추어졌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점인데 

벨기에 법규에 법치의학적 감정을 수행할 자의 

자격 요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대학 내에서 전

문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 

점은 대한민국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 따라

서 실무 경험 및 숙련도와는 별도로 이론적으

로 벨기에 내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는 누구

든지 법치의학적 감정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

만 전문석사과정의 개설로 이 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만 감정을 의뢰하자는 벨기에 경찰, 

검찰 등의 내부기준이 마련되었다. 한 가지 문

제점은 과정이 개설 된 후 초기 몇 년을 제외

하고는 벨기에 내부의 지원자가 전무하다는 점

이다. 게다가 초기에 전문과정을 수료한 벨기에 

출신 치과의사들도 지금은 법치의학적 감정을 

수행하지 않는다. 현재 벨기에 내 법치의학 실

무를 의뢰를 통하여 시행하는 실제 감정 인력

은 위에서 열거한 개척자인 Eddy De Valck 박

사, Christl Verbiest 박사와 Patrick Thevissen 교

수 단 3명뿐이라고 할 수 있다. 벨기에 법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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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계의 젊고 우수한 신규 인력의 공급이 단절

되는 현상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으며 Eddy De 

Valck 박사 역시 이러한 현실에 대해 직접적으

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훈련인과 여러 

젊은 전문인력이 양성 중인 국내의 상황과 비

춰볼 때 상당히 대비되는 점이 사실이다.

벨기에의 감정 건수는 결코 적지 않다. 

Patrick Thevissen 교수의 경우 법치의학적 개인

식별은 연간 5~10 case 정도 수행하지만 연령추

정의 경우 적게는 연간 250건에서 많게는 500

건 가까이 수행하는데 연령추정의 경우 신원불

상 변사체의 Postmortem profiling에 관련된 건

수는 거의 없고 대다수가 불법유이민 자들의 

연령추정을 통한 성년, 미성년 감별 case이다. 

대한민국의 감정 건수는 연간 120~150건 사이

인데 이를 단순하게 비교하긴 어려울 듯 싶다. 

한편 교흔 분석의 경우 Patrick Thevissen 교수 

전체 경력 상 10건 미만으로 수행하였으며 이

는 2007년에 입사한 훈련인이 약 5건 정도 시

행했고 특히 2011년 이후 전혀 교흔 분석에 대

한 감정 요구가 없었던 점과 매우 유사하다. 부

검을 통한 내부의뢰와 경찰이나 군, 검찰 등 외

부 기관을 통한 의뢰가 절반씩 분포하는 국내

와는 달리 벨기에의 감정 의뢰 경로는 상당히 

명확한 편이다. 먼저 개인식별 및 사망자 개인

식별항목 감정 건의 경우 모든 감정은 루벤가

톨릭대학교 법의학교실의 교수의 부검 감정 중 

의뢰가 발생하며 살아있는 불법 유이민 연령추

정 건의 경우 법무부 산하 Guardian department

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대형참사의 경우 모

든 법치의학 감정의 총괄은 Eddy De Valck 박

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나머지 실무 법치의학자 

들이 드 발크 박사에게서 업무를 배분받아 수

행한다. 감정 유형의 경우 법치의학적 개인식

별, 연령추정 등을 비롯한 사후개인식별항목 추

정, 교흔 분석 등은 대한민국과 동일하나 그 외 

아동 학대에 대한 법률적 감정을 시행하는데 

특히 아동 학대가 악안면부에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학대 여부 및 피해 산정을 하는 감

정 역시 법치의학자가 수행한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법의인류학 감정에 대해서는 법치의학자 

대신 법의학교실 교수가 담당하며 특별히 벨기

에 내 법의인류학 감정을 실무에서 수행하는 

전문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감정 기일은 개인식

별 및 사망자 개인식별항목 감정 건의 경우 한 

달이며 법무부에서 의뢰된 연령추정 건의 경우

는 24시간이다. 

신원불상자 개인식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경우 이미 일차적 감정 방법으로 DNA형 분석

을 사용하고 있으나 벨기에는 아직도 비용적 

측면, 시간적 측면, 그리고 비교 대상 DNA 데

이터 베이스의 부재로 인하여 아직도 법치의학

적 개인식별을 더 선호하는 편이다. 한편 벨기

에 내부의 감정자 quality control을 위한 교육은 

없으며 이를 주관하는 기관 역시 존재하지 않

는다. 단, 벨기에의 모든 감정은 반드시 두 감

정인이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감정자간 

결과 불일치 시 결과를 서로 동의하게 일치할 

때까지 토의하거나 제3의 감정인에게 송부하여 

그 결과를 기다려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결정한

다. 법치의학의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한

결같은 의견으로는 CT나 삼차원 스캐너 등을 

이용한 가상공간에서의 법치의학 부검으로 통

한 개인식별의 방법을 개발해야한다는 의견이 

주류이다. 또한 연령추정법의 경우 아직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방법에 대한 무지로 잘 못된 방

법을 통해 잘 못된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많

은데 이에 대해 전 세계적인 보급 역시 법치의

학자의 숙제라고 지적한다. 또한 치아의 발육 

단계에 대한 전세계적인 데이터베이스 등록 역

시 하나의 숙제라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벨기에의 검시 체계는 검시권을 검사가 행사

하는 점 등 기본적인 골격이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벨기에의 법의학자 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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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 감정 권위와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한 

그들 나름대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365 

부검 시행 및 현장 검안 사업 등의 원활한 수

행에 많은 참고점이 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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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으로 진행한 단순 급성충수돌기염에 의한 사망 1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법의학센터 

정하린

A Case of Death from Septic Shock Induced by Simple Acute Appendicitis 

Harin Cheong

Medical Examiner’s Office, National Forensic Service 

ABSTRACT

Sepsis is a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SIRS) caused by spread of recognized local 

inflammation into blood stream, with symptoms of fever, increased heart rate and increased breathing 

rate, etc. It is mostly occurred in the clinical medicine field. Sepsis with one organ failure is called 

severe sepsis, and called septic shock when hypotension is not corrected by medical treatment, which is 

a fatal condition. Generally a nonperforated acute appendicitis rarely proceeds to sepsis. The author 

experienced and report an autopsy case of 19-year-old man who died unexpectedly from septic shock 

during hospital stay waiting for a simple appendectomy. 

I. 서론

패혈증(sepsis)은 국소적인 염증이 전신으로 

파급되어 발열, 빈맥, 빈호흡 등의 전신염증반

응증후군(SIRS)을 일으키는 것으로 부검실무에

서는 특히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자주 경

험하게 되는 사례이다. 패혈증으로 인하여 감염

장소로부터 떨어진 장기에 기능이상이 동반되

면 중증 패혈증이라 하고 혈압 및 관류의 저하

가 치료를 통해 교정되지 않으면 패혈성 쇼크

로 정의하는데, 이 경우 높은 확률로 사망에 이

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파열되지 않은 급성충수

돌기염의 경우 패혈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상

당히 드문 것으로 되어있으나, 저자는 단순 급

성충수돌기염을 진단 받고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해있던 중 패혈증으로 진행하면서 갑자기 

사망한 19세 남성의 부검례를 경험하여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II. 증례보고

의무기록상 변사자는 공군 상병으로 10월 12

일 휴가에서 복귀한 후 복통을 호소하여 국군

강릉병원에서 급성충수돌기염을 진단받았다. 내

원 당시 생체징후는 혈압 123/70, 맥박 1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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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호흡 16회/분, 체온 36.8℃로 정상범위였으

며 혈액검사상 헤모글로빈수치는 15.8, 백혈구

수치는 17270(중성구 82.9%), 혈소판수치는 

219k, AST와 ALT수치는 각각 17과 19, 요소질

소와 크레아티닌수치는 각각 12.9와 1.2로 나타

났다. 오한과 복부의 압통 및 반발통, 초음파상 

맹장벽이 증강된 소견이 보였고 복부 CT검사상 

파열되지 않은 급성충수돌기염의 소견을 보였

다. 금식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익일 아침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입원해 있던 중 13일 00:17경 

체온이 39.8℃로 상승하였으며 아이스팩을 적용

한 상태로 경과를 관찰하였다. 02:45경 병실에

서 작고 웅얼거리는 음성이 들려 확인해보니 

변사자는 비정상적 호흡을 보이며 의식이 저하

된 상태였으며, 당시 산소포화도는 84%로 혈압

이 측정되지 않아 즉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

다. 03:22경 시행한 혈액검사상 헤모글로빈수치

는 15.8, 백혈구수치는 17270(중성구 82.9%), 혈

소판수치는 219k, AST와 ALT수치는 각각 17과 

19, 요소질소와 크레아티닌수치는 각각 12.9와 

1.2로 나타났고, CRP수치는 6.66, CK와 CK-MB

수치는 각각 112와 44.6이었다. 변사자는 심폐

소생술에 반응을 보이지 않아 강릉아산병원으

로 다시 이송된 후 04:42경 사망선언되었으며, 

다음날 부검이 시행되었다.

부검 시 측정한 신장은 177 cm, 체중은 74 

kg으로 외표에서는 병원치료의 흔적 외에 특기

할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심장(364 g)에서 심

장동맥과 판막에 특기할 병변은 없었으며 심실

근육층의 병리조직검사상 정상소견이었다. 폐

(왼쪽 1129 g, 오른쪽 1270 g)는 부종상으로 실

질의 병리조직검사상 정상소견을 보였다. 간

(2128 g)은 국소적으로 파열되어 있으나 이는 

심폐소생술에 의한 소견으로 생각되었고, 신장

(왼쪽 146 g, 오른쪽 179 g), 췌장(151 g), 비장

(248 g) 등의 실질장기에서 특기할 질병이나 손

상은 보이지 않았다. 육안검사 및 조직병리검사

상 충수돌기에 국한된 염증이 확인되었고 배안

공간에서 충수돌기의 파열이나 복막염을 시사

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1). 

그림 1. 배안공간에서 충수돌기에 국한된 염증이 확인됨

약독물검사 및 알코올농도검사결과는 음성이

었으며, 눈유리체액에서 시행한 임상화학검사상 

요소질소가 14.0 mg/dL, 크레아티닌이 0.5 

mg/dL로 정상범위였다. 의무기록과 부검소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인은 급성충수돌기

염에 관련한 패혈성 쇼크로 추정하였다. 

III. 고찰

위와 같이 저자는 단순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진단되었던 환자에서 급속하게 패혈성 쇼크로 

진행한 예를 경험하였다. 본 건은 군인이 병원

에 입원해있던 중 발생한 사망례이므로 치료의 

적절성 및 적시성에 대한 검토가 필히 이루어

져야 하며, 여기에는 문헌상 이와 비슷한 증례

가 존재하는지와 단순 급성충수돌기염이 응급

수술의 적응증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변사자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을 감안할 때 성인과 소아에서 급성충

수돌기염의 임상경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본 사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급성충수돌기염은 응급실에 내원하는 복통환

자에서 가장 흔한 원인질환 중 하나로, 미국에

서 매년 250,000명이 진단받으며 내원한 환자에

서의 유병률은 12%에서 28%로 보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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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충수돌기염에 의한 전체 사망률은 1%이하

이나, 파열되는 경우에 사망률은 3%로 증가하

고 노년층의 경우 15%에 이른다.1)

건강한 성인에서의 단순 급성충수돌기염은 

일반적인 의학적 견지에서 볼 때 비교적 간단

한 수술로 인해 완치되는 질환이나, 드물게 비

전형적인 임상경과를 보인 증례들이 문헌에 보

고되어 있다. 2015년 Zyluk 등은 파열된 급성충

수돌기염을 진단받은 54세 남성에서 패혈증이 

발생한 증례를 보고하였다. 이 남성은 복통과 

설사가 주증상으로 내원 당시 체온은 37.2℃로 

측정되었다. 혈액검사상 백혈구수치가 증가해있

었고 CRP수치는 502로 매우 상승한 소견을 보

여으며, 패혈증을 시사하는 procalcitonin수치가 

25로 증가하였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자 의료

진은 응급수술을 시행하여 파열된 충수돌기를 

제거하였으며, 환자는 수술 시행 후 3주가 지나 

퇴원하였다. 충수돌기에서 면봉검사를 통해 세

균배양을 시행한 결과 E. coli와 Prevotella biva

가 검출되었으며, Prevotella biva는 매우 드물게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구강내 정상세균총에 속하는 세균이다.2)

Salemis 등은 급성충수돌기염을 진단받고 이

틀 후에 패혈증이 발생한 45세 환자의 증례를 

보고한바 있으며, 이 환자에서 시행한 세균배양

검사결과 Klebsiella pneumoniae가 검출되었다. 

한 여성의 경우 급성췌장염으로 인해 사망하였

으나 부검에서 파열된 급성충수돌기염 및 진행

된 패혈증의 소견이 확인되었다. 66세 여성의 

또다른 증례에서는 CT상에서 파열되어 농양을 

형성한 충수돌기염의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검

사상 패혈증의 소견을 보였으나 증상은 매우 

경미하였다. 3)

Hsieh 등은 1995-2005년 사이에 합병증을 동

반한 급성충수돌기염을 진단 받은 24명에 대한 

증례를 분석하였으며, 이중 21명은 성인이고 7

명은 노인이었다. 모든 환자에서 비전형적인 임

상경과를 보였으나 이 중 9명(37%)만이 복부불

편감을 호소하였다. 사망자는 4명(17%)이었으며 

20명의 환자들은 평균 27일의 입원 후에 회복

하였다.4)

파열되지 않은 급성충수돌기염이 응급수술의 

적응증이 되는가에 대한 논의는 이전에도 여러 

논문을 통해 발표된바 있다. Dunlop 등은 2012

년 미국소아외과협회가 참여하여 이루어진 484

명에 대한 설문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파

열되지 않은 급성충수돌기염이 응급수술의 적

응증이라고 답한 비율은 3.8%에 불과하였고 

81.5%는 긴급히 다뤄야할 사안이라고 답하였다. 
5) 대부분(92%)의 응답자는 밤 사이에 급성충수

돌기염 환자가 내원한 경우 다음날 오전까지 

미루어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합병증의 빈도를 

증가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이러

한 내용은 이전에 발표된 여러 논문을 통해 지

지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68%는 자신이 속

한 기관이 밤 사이에 내원한 단순 급성충수돌

기염 환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지 않

다고 답하였다.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 대부분

(95%)의 기관은 이러한 환자에 대해 응급수술

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Raines 등은 급성충수돌기염을 진단받은 소아

에서 전신염증반응증후군(SIRS) 혹은 패혈증이 

발생한 빈도 및 임상경과에 대한 논문을 발표

하였다.6) 17세 미만의 환자 212명에 대한 후향

적 코호트연구가 행해졌으며 이 중 전신염증반

응증후군의 유병률은 66명으로 31%에 이르렀

다. 전신염증반응증후군이 나타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의 대조분석결과 신체질량지수나 수술

여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나이, 

성별, 병리소견 간에는 차이를 보였다. 즉 전신

염증반응증후군이 나타난 군에서 여성인 경우

가 더 많았고, 나이는 2세 어렸으며 충수돌기가 

파열된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전신염증반응증

후군을 보인 군에서의 입원기간은 4일로 대조

군에서의 2일보다 유의하게 길었으며, 이 중 7

명의 환아들은 재입원을 요했다. 이 논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단순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진단

된 환자 중 23%에서 전신염증반응증후군 소견



66

을 보였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분석대상에는 타

병원에서 이송된 환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들은 이미 항생제를 투여한 상태이므로 전신염

증반응증후군의 소견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유병률은 더 높을 것

으로 추정하였다. 전신염증반응증후군 환아들에 

대한 사망률에 관한 연구는 거의 시행되지 않

았으며, 최근 아프리카의 소아들을 대상으로 행

해진 한 연구에 의하면 중증 패혈증에 이환된 

경우에 사망률은 5-10%로 나타났다. 

위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 증례를 고찰함에 

있어 먼저 급성충수돌기염 환자에서 일반적으

로 기대되는 임상경과를 기준으로 할 때, 비전

형적인 임상경과 혹은 전신염증반응증후군 내

지 패혈증으로 진행하는 사례들이 이전에도 드

물지만 보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

향은 소아군에서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는데 이는 기본적인 신체기능이 성인에 비해 

취약하고 임상증상의 인지가 성인에 비해 지연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전에 보고된 증례들을 참고할 때 성인의 경

우 주로 충수돌기가 파열된 경우 혹은 농양이 

합병된 경우 패혈증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대부

분이나, 소아의 경우 파열되지 않은 충수돌기염 

환자에서도 전신염증반응증후군 소견을 보이는 

빈도가 상당히 높다. 본 증례의 경우 만 19세의 

군인 남성으로 특기할 병력이 없으며, 파열되지 

않은 단순 급성충수돌기염을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패혈증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서 상당히 드문 경우임을 알 수 있다. 

변사자는 다음날 예정된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지 7시간이 되지 않아 갑작스러

운 의식의 저하를 보이며 사망하였다.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단순 급성충수돌기염의 

경우 응급수술의 적응증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현재 국내의 의료상황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합

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급성충수돌기염에서 무

리하게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 위내용물의 흡인

이나 감염 등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수

술을 집도하는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의 피로도

가 높아짐에 따라 수술 술기에 있어서의 위험

도 역시 실제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

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학적 견지에서 본 변사

자에 대해 행해진 의료행위에 있어 불합리한 

점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드문 증례를 

통하여 법의관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사망한 

환자를 부검하는 경우 비전형적인 임상경과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패혈증에 

관련한 소견을 면 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무기록에서 세균배양검사결

과를 확인하고 procalcitonin 등 패혈증의 지표가 

되는 검사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임상에서 매우 흔하게 진단되는 질

환인 급성충수돌기염의 다양한 임상적 측면을 

이해하는 것은 부검을 시행하는 법의관 뿐 아

니라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들에게도 매

우 중요한 부분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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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필

Myocardial infarction rather than head trauma

 

J. P. Park

Medical Examiner’s Office, National Forensic Service

ABSTRACT

Head trauma may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cause of deaths in forensic fields. Here I report a 

case of head trauma, as a matter of fact the cause of death was a heart problem. A man was found 

dead at his house. At first a housekeeper thought that he had died by extrinsic force because a lot of 

blood were found behind of his head. The police suggested that the deceased was fallen down and the 

accident must have made him to death. The autopsy revealed that there were head injuries such as 

occipital bone fracture, diffuse subarachnoid hemorrhage and focal brain contusion on the anterior tip of 

frontal lobe . However, the cause of death was myocardial infarction rather than head trauma. I insist 

that the death followed by head injuries are common, but in some cases like this situation. the incident 

deaths are followed by severe head trauma and traumatic subarachnoid hemorrhage simply. Usually the 

extradural hemorrhages and subdural hemorrhages can make the patients die shortly after some time 

rather than incidently. If there are not severe head injuries and the deceased was found death shortly 

after the events, we should find the cause of death in the other parts than head injuries.   

Key words : Head trauma, Natural death 

Ⅰ. 서론

변사 현장에서 사인을 추정하는 것은 담당 

형사뿐만 아니라 모든 법의학자의 관심분야이

다. 사망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인을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자연사가 아닌 경

우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한 필수 항목의 하

나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검시는 지금까지 보고 된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미흡한 점이 매우 많다는 지

적이 있다. 변사가 발생하면 지역 경찰관과 검

안의에 의한 판단이 사건을 잘못 이끄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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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특히 다량의 혈흔이나 

과도한 현장 상황에 의해 자타살은 물론 사인

에 대한 판단에 오류가 개입할 수 있으며, 개인

적인 편견 또한 사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법의학적 훈련은 부검을 통한 실제적인 사인

에 대한 접근으로 수많은 사례에 대한 경험과 

과학적인 훈련 및 학습을 통한 과정이다. 이러

한 기본적인 개념을 확립한 전문가에 의한 검

안조차도 때에 따라서는 혼돈을 야기하기도 하

는데 충분하지 못한 사례의 단순 경험 습득을 

가지고 국민의 죽음에 접근해서는 안되는 일이

다. 여러 사례 중 현장 혈흔이 반드시 사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II. 증례

변사자는 노인으로 집에서 사망한 채 신고되

었다. 가사도우미가 집안 청소를 하던 중 ‘쿵’ 

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화분

정리를 하고 있던 변사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

며 바닥에 넘어진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

였다. 

신장과 몸무게는 정상인에 속하였고, 시반은 

신체의 후면에 나타나는 일반적이 외형을 보였

다. 유일한 외상은 후두부에서 볼 수 있는 광범

위한 좌열창이 있었다. 크기는 직경이 약 4.5 

cm 정도 되는 피부 파열이 있었으며, 주변에 

표피박탈(4.5x7.0 cm)이 동반된 형태로 보아 벽

이나 지면과 같이 넓은 둔체에 의한 손상으로 

여겨졌고, 사건개요상의 전도에 배치되지 않았

다. 119에 의한 심폐소생술로 전흉부에서 국소

적인 표피박탈이 관찰되었고, 병원에 도착한 후 

주사침흔에 의한 손등 부종이 형성되어 있었다. 

내부 검사상 후두부 골절 아래에서 두개골의 

선상골절이 형성되어있었고 그 모양은 “ㅅ” 형

태로서 두피하출혈 바로 아래의 골절이 양쪽 

후두골과 측두골의 봉합선까지 이어졌다. 함몰

골절은 보이지 않았으나 피부 좌열창으로 다량

의 혈액이 변사자의 주변에 흘러내려 사건 초

기에는 관련자들에 의하여 두부손상에 의한 사

망으로 여겨졌었다. 

전도 시 대개는 뒤로 넘어지는 것이 일반적

이므로 등을 절개하여 보니 외표손상은 없었으

나 오른쪽 견갑골 아래에서 국소적인 근육 및 

연조직 출혈이 있었으므로, 가격보다는 전도에 

부합하는 소견으로 판단하였다. 

머리에서 두개골골절은 후두부에만 있는 것

이 아니고 뇌를 들어낸 후 양쪽 안와상판에도 

작은 골절이 관찰되었다. 뇌에서는 미만성 지주

막하출혈이 곳곳에 보였었고, 전두엽과 측두엽

의 아래쪽과 앞면에서 작은 범위로 관찰되었다. 

사인의 해석에 있어서 머리손상을 사인으로 

단정하기는 곤란한 정도였다. 내부검사상 심폐

소생술에 의한 다발성 늑골골절이 있는 이외에  

다른 특기할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심장을 

제외한 각 실질장기는 울혈이 보였으나 그 이

외에 별다른 손상이나 질병이 관찰되지 않았고, 

대동맥에서 고도의 죽상경화증을 볼 수 있었다. 

심장의 무게는 474 g으로 경도의 심비대가 있

었고, 관상동맥의 좌전하행지와 우행지에서 고

도의 석회화와 동맥경화로 내강이 상당부분 막

힌 것을 보았으며, 심내면에서 이전에 심근경색

에 의한 광범위한 심근 섬유화 및 심실벽의 두

께 감소부위를 보았다. 흉강과 복수에 삼출액이 

있고, 하지의 부종으로 보아 심부전의 상황이 

지속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인은 두부손상으로 판단되기 보다는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여겨졌다. 추후 시행된 

약독물 검사에서 특기할 약독물 성분이나 알코

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비슷한 사례로 여겨지는 사건을 중년의 남자

에서도 볼 수 있었다. 사건개요상 집에 돌아와 

보니 마루 바닥에서 뒤로 넘어진 채 사망한 변

사자가 가족에 의해 신고 되었다.  거의 유사하

게 후두부에서 광범위한 좌열창을 볼 수 있었

으며, 머리 주변으로 다량의 혈액이 흘러나온 

것으로 보아 두부손상으로 신고가 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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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상 좌열창은 후두부에만 국한되어 있었

고, 다른 신체손상이 없었다. 약독물검사나 알

코올 검사에서 사인이 될 만한 성분이 검출되

지 않았다. 심장에서 경도의 심비대를 보고, 관

상동맥경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다른 흉복강 실

질장기에서 사인으로 볼 만한 손상이나 질병은 

없었으며, 두부를 면 히 검사하였다. 두개골골

절은 없었고, 광범위한 뇌출혈이 있었다. 사인

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판

단되었다. 

이 경우 초기 사망의 원인이 타살에 맞추어

졌으나 사실은 내부 질환에 의한 병사가 과도

한 출혈로 인하여 잘못 해석된 것으로 생각되

었다.

 

III. 고찰

검시에서 추정한 사인이 부검이나 수사를 통

하여 바뀐 사례는 종종 관찰된다. 자연사가 타

살, 타살로 추정된 사건이 자살이나 사고사일 

수 있으며, 상처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기도 한

다. 이는 초기 현장에 대한 접근시 개인적인 무

지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검시 시스템

의 체계적인 구축이 되지 않은데에 그 근본 원

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시체의 외표면으로 내부

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우선 눈에 들어

오는 부분은 출혈이라고 여겨진다. 다량의 출혈

이 그것도 생명유지에 중요한 머리부위에 있을 

때는 손상사가 사인으로 여겨지므로 타살이나 

사고사를 추정하게 된다. 머리부위의 손상은 두

피, 두개골, 뇌 등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의 파괴

를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머리손상은 외인

사의 약 25%를 차지하며, 차사고에서는 사망례

의 약 60%가 두부손상에 의하므로 법의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머리 손상은 부위

에 따라서 크게 두개강외 손상과 두개강내 손

상으로 분류할 수 있고, 두 개강외 손상에는 두

피손상과 두개골골절이 있으며, 두 개강내 손상

은 두개강내출혈, 뇌좌상 및 뇌진탕으로 나눌 

수 있다. 인체의 두피는 머리카락을 포함하는 

피부와 피하결하조직, 모상건막, 결합조직 및 

골막의 5층으로 두껍게 구성되어 있다. 옛날부

터 전해져 내려오는 말 가운데 머리 손상은 출

혈이 있으면 병의 경과가 약하고 오히려 출혈

이 없을 때 중한 결과가 있다는 말이 있다. 이

는 두피나 두개골이 외력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직하방에 두개골이 있어 둔기에 의

하여 개방성 손상이 쉽게 형성되므로 겉으로 

출혈과 같은 손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 내부에 

두 개강내출혈이 형성되어 악결과로 진행되는 

상황을 놓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출혈이 없더라도 부종이 심해지면 외표검사

상 두개골의 함몰골절을 추정하기도 하는데 이

는 부종에 의한 두피의 촉진시 함몰골절로 잘

못 해석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 두개골

의 골절은 국소적인 외력이 가해져서 함몰이나 

천공골절이 발생하기도 하지면 넓은 면을 가진 

물체에 부딪히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선상골절과 분쇄골절이다. 두개저골절은 종골

절, 횡골절, 환상골절과 같이 강력한 외력에 의

할 수도 있으나 안와상판이 골절되는 경우 뇌

좌상과 동반되는 대측충격일 경우가 많다. 두개

강내에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외상성이라면 경

막상하, 뇌실질 또는 지주막하출혈을 형성한다. 

경막상출혈은 대부분 급성의 결과를 밟는데 출

혈이 빠르고 두 개강내압의 상승에 따른 임상

증상이 빨라진다. 경막하출혈도 비슷하지만 증

상의 발현이 아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경막상출혈과 같이 급속하지는 않다. 다

만, 출혈의 양이 많지 않거나 서서히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내인성 사망에 의한 즉시

성 생리사와는 조금 다른 사망경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변사자의 사망한 자세가 다른 내

인성 질환에 의한 급격한 사망의 결과로 인하

여 사망하는 과정 중에 넘어지거나 엎어지면서 

머리부위에 손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음을 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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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겠다. 

사건 발생과 동시에 즉시 사망하는 경우는 

광범위한 뇌출혈이나 외력에 의한 뇌저부지주

막하출혈 아니면 매우 범위가 넓고, 깊은 머리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강한 힘을 받아서 두개

골의 복합,분쇄골절이 일어나는 정도가 될 때 

즉시 사망하였을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외

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은 뇌좌상이나 좌열창

이 발생할 때 형성되는데 인접해 있는 지주막

하강으로 번지며 흐르는 물에 의하여 경막하출

혈은 쉽게 제거되지만 지주막하출혈은 지주막

이라는 구조물 아래에 혈액이 고여 있으므로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지주막하출혈이 바닥면에 

두껍게 고여 있을 때는 고정이나 뇌 절단 이전

에 뇌동맥류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특

히 혈액이 후두강내에 고여 있다면 즉시성 사

망과 연관이 있는 척추동맥과 뇌기저동맥이 파

열되지 않았을까 의심을 해야 하고 목에 과신

전의 힘을 가할 수 있는 현장이나 사건개요이

면 경부를 세 하게 부검하여야 한다. 

사례와 같이 사망현장에서 다량의 혈액이 머

리로부터 흘러나온 경우 외상성 두피손상과 함

께 두개골골절이 형성되고, 그 지면에 단순 전

도되는 정도라면 사망하는 과정 중에 형성된 

머리손상의 가능성을 한번쯤 고려해 봐야 될 

것이다. 경막상출혈은 60-70 g, 이상에 달하면 

국소적 뇌압박에 의한 증상이 발생하고 대체로 

150-200 g 정도가 되어야만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외력에 의하여 바로 사망하였고, 사

망의 원인이 경막상하출혈이라면 또 다른 사인

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검안 및 부검에서 

잘못된 판단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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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ytotoxins which are dangerous to humans are contained in many plants. Despite the large number of 

poisonous plants, cases of fatal plant poisonings have been relatively rarely reported due to the difficulty 

of analysis and the lake of information of them. Toxicological analysis of them can be critical role in 

the decision of death cause and the diagnosis of poisoning in their intoxication cases. In this paper, the 

phytotoxine such as toxic alkaloids, glycosides and terpenoids which are often involved in fatal and 

non-fatal poisonings cases and the intoxication symptoms of them were described, cases related with their 

intoxication in Korea were summarized, and also the methods of detection of their toxic constituents in 

biological fluids was reviewed to help the approach of phytotoxin intoxication cases.

Key words : Phytotoxin, Intoxication, Detecting

Ⅰ. 서론

Phytotoxin은 식물체가 미량으로 생성하여 인

체에 강한 생리활성 작용을 나타내어 독성을 

발휘할 수 있는 천연물질을 총칭하는 것으로, 

식물체가 자기 방어를 목적으로 생산되며 매우 

다양한 식물에 존재하고 법독성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석대상이다. 생화학적으로는 2차 대사

산물로 생산되고 알칼로이드류, 배당체, terpene

류 등 매우 다양한 화학구조를 갖고 있다1,2).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자 등 phytotoxin이 

함유된 다양한 식물을 한약재로 사용하고 있고, 

만병초 등의 식물은 민간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 독성이 매우 강한 phytotoxin 함유식물을 접

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오래전

부터 있어 왔다3-6).

Phytotoxin에 의한 사건사고 들은 주로 식용

으로 오인하여 섭취하거나, 한약재의 조제 실수 

또는 과다 복용 등으로 발생하나 타살 등의 목

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고, 또한 분석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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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화학적 특성, 진단 및 치료가 어려운 의학적 

특성 등으로 법독성학적으로 중요한 물질 들이

다.5-7)

따라서 이들 phytotoxin의 특성, 관련 사건사

고, 감정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법독성학적 지식을 넓히고 감정에 임하는 것은 

감정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2,7,8). 본 연

구에서는 그동안 보고되었던 phytotoxin 관련 

사건중 대표적인 알칼로이드류인 aconitine, 테

르펜화합물인 grayanotoxin, 배당체인 oleandine

류 감정사례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Phytotoxin의 분류 및 종류

식물체에는 매우 다양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

며 일반적으로는 함유성분에 따라 다음의 6가지 

군으로 분류하며 그 특성과 phytotoxin을 생산하

는 식물은 표 1과 같다.2)

분류 phytotoxin 대표 식물

alkaloids
aconitine,scopolamin

e, atropine
coniine

초오, 
미치광이풀,

천남성

glycosides
oleandrine, 
digitoxin,

convalllatoxin 

협죽도, 
디기탈리스,
은방울꽃

terpenes
resines

grayanotoxin, 
myristicin

만병초, 
육두구

proteins,
peptides,
lectines

ricin 아주까리, 

phenols,
phenylpropanoids

safrole, coumarin
육두구, 
향기풀 

others
cicutoxin, 
anemonine

독미나리, 
동의나물

표 1. 주요 phytotoxin의 종류 및 식물 

알칼로이드류(alkaloids)는 생리활성이 강하여 

오래전부터 약용으로 사용되어 왔고 현대 의약품 

개발에 기여한 바 크다. 그러나 생리활성 작용이 

강하여 주요 중독 원인물질로 많은 중독사고와 가

장 관련이 깊다.

배당체(glycosides)는 비당체의 종류에 따라 

saponin, 강심배당체, 청산배당체, 안트라퀴논배당

체 등으로 분류하며, 알칼로이드류와 같이 생리활

성이 강하여 의약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역시 주

요 중독물질이다.

식물의 화학성분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중

독이 일어날 경우 단일물질에 의한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여러 성분들에 의한 복합작용으로 발생된

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원인 식물을 정확히 알

기위해서는 대표적인 phytotoxin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9). 

2. Phytotoxin의 독성작용 기전 및 중독증상

Phytotoxin의 독성작용이 발휘되는 기전은 성

분의 화학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알려져 있

으나, 가장 중요한 기전은 신경, 심장 및 근육

등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voltage-dependent 

sodium channel 또는  Na+/K+ ATPase의 기능을 

방해하여 세포내 Na+ 의 농도 변화 초래로 인

한 신경전달을 방해하는 신경독으로 작용하는 

것이다(그림 1)10). 

그림 1. 세포의 ion channel과 Na+/K+ ATP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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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aconitine, grayanotoxin이 해당되며 

이들은  sodium channel 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상태가 되도록 유지하여, 세포 내의 Na+를 증

가시켜 지속적인 탈분극을 유발하여 재분극을 

방해한다. 신경계에서는 감각 및 운동의 신경축

삭돌기에 있는 Na+ 통로에 영향을 미쳐 입 주

위의 감각 이상증이나 전신 마비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11).  순환기계에 대한 작용은 직접적으

로 심근 수축력에 영향을 주며, Na+－Ca2+ 교

환을 통한 세포 내 Ca2+ 증가로 인해 심방과 

심실의 전도저하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자동성

이 활성화되어, 심실상성 빈맥, 심실기외수

축,triggered activity에 의한 심실빈맥 등의 부정

맥을 일으킨다12).

Oleandrine은 Na+/K+ ATPase의 특정 아미노산

에 결합하여 이 효소의 기능을 상실시킨다. 즉 

Na+ 이 세포안으로 유입되어 탈분극이 일어난 

후 세포 외부로 수송이 차단되어 Na+의 전위차

가 상실되어 sodium channel을 구동시킬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러한 독작

용은 특히 심장세포에서는 치명적이다13).

독성배당체중 청산배당체는 산이나 천연의 효

소에 의해 HCN을 생성하는 식물 유래의 화합

물을 총칭하여 청산배당체라고 하는데, 조직이 

파열되었을 때 HCN을 생성한다(그림 2). 청산

배당체가 함유된 식물은 약 2,000여종이 있는데 

주로 장미과(Rosaceas), 콩과(Leguminosae), 벼과

(Gramineae) 식물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림2. 청산배당체로부터 HCN의 유리

  청산배당체는 식물조직 중 특정조직에 집중

되어 있는데 아몬드, 사과, 살구, 체리, 복숭아, 

배, 오얏씨에는 방향족 hydroxynitrile의 배당체

인 amygdalin이 함유되어 있다. cyanide독은 급

성독성을 일으키며 주로 호흡기 작용을 저해하

여 강력한 세포호흡독성에 의해 치명적인 중독

의 원인이 된다.10) 

  Cicutoxin은 독미나리(Cicuta virosa)에 함유되

어 있는 phytotoxin으로 지방족 불포화 알코올

의 구조를 갖고 있다. 독미나리는 미나리와 모

양이 비슷하지만 크기가 커서 구별할 수 있으

나 혼동하기가 쉽다. cicutoxin은 지하경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생체내 여러 단백질과 결합해

서 독성을 나타내며, 섭취 후 수분-2시간 내에 

발병하고 약 10-20시간 후에 사망하기도 한다. 

중독증상으로 구역질, 구토, 발한, 침흘림, 호흡

곤란, 경련 등을 일으킨다.10)

Ricin은 피마자외의 많은 식물의 잎, 뿌리 및 

구근과 콩과식물의 종자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 

적혈구를 응집시키는 식물성 hemagglutinin 또는 

phytagglutinin이라는 특수한 단백질이다. 독성은 

매우 강하나 열에는 약하여 쉽게 파괴되며, 피

마자기름을 용매로 추출한 후 용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제거 될 수 있다. Ricin을 경구로 섭

취할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구토, 혈성구토, 혈성 설사, 

신장염, 간손상, 혼수, 빈매, 순환기 장애 등을 

일으킨다14). 

3. Phytotoxin 중독 사례

(1) Aconitine

Aconitine은 초오속(Aconitum)에 속하는 다년

생 초본에서 생성되는 독성 알칼로이드류로 많

은 중독사례가 알려져 있다. 초오속은 40여종의 

식물이 알려져 있으며, 부자(Aconitum 

carmichaeli), 투구꽃(Aconitum jaluense), 세잎돌쩌

귀(Aconitum triphyllum), 지아비꽃(Aconitum 

chisanese) 등이 대표적 이며, 특히 세잎돌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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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리나라 전국의 산에서 야생하고 있다. 

Aconitum종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어서 

많은 중독사례가 보고되어 있으며, 특히 우리나

라와 중국에서는 신진대사 기능을 항진시키는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사건사

고가 특히 많이 알려져 있다15)..

  맹독성의 aconitine계 알칼로이드는 aconitine, 

mesaconitine, hypaconitine, jesaconitine이 있는데, 

이들은 분자량이 645.3이고, 독성은 LD50가 생

쥐에서 정주시 0.12mg/kg, 경구 투여시 5.97 

mg/kg 이며 중독을 유발하는 양과 치사량 사이

에는 안전역이 매우 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  Aconitine 등의 알칼로이드 조성은 식물 종

류와 재배 시간, 가공 방법에 의해서 결정되며 

중독증상의 중증도에 영향을 미친다. 홍콩의 한 

병원의 보고에 의하면 민간요법에 의한 중독현

상의 70% 정도는 초오에 기인한다고 하였고 국

내에도 가장 높은 빈도로 추정하고 있다17). 

2011년-2014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된 aconitine 사례는 총 19건 이었으며, 대

표적인 사례는 표 2와 같다. 대부분 오인하거나 

혼동에 의한 사고 사례였으나 타살로 이용된 

사례도 1례 있었다. 

사례 2는 한약을 마신 후 갑자기 경련과 구

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 검사 중 갑자기 

발작증세를 보이며 사망하여, 부검한 결과 

aconitine, mesaconitine, hypaconitine 등이 검출되

고 말초혈액에서 0.09 mg/L 검출되었다. 사례5

는 한약을 처방받아 이상 현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중 사망한 사건으로 복용하던 환제 2종에

서 aconitine이 검출되고 1종의 환제에서는 993 

mg/kg 검출되었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한의원

에서 처방받은 8명이 유사 증상을 일으켰다고 

한다.

2013년도에는 '혈기환'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고 중독증상을 일으키거나 사망한 사건

이 있었으며, 사례7이 해당 제품으로 aconitine

의 함량이 49.6 mg/kg 이었다. 

No. Type of case
Result

(mg/L or mg/kg)

1 Suicude
Aconitine,  Mesaconitine,  
Hypaconitine

2

Accidental 
ingestion of  
traditionally 
prescribed 

herbal medicine

Aconitine,  Mesaconitine,  
Hypaconitine
aconitine in femoral blood : 0.09

3
Aconitine,  Mesaconitine,  
Hypaconitine
aconitine in pouch : 6-22

4

Aconitine,  Mesaconitine,  
Hypaconitine
aconitine in pouch : 6-15
aconitine and mesaconitine
in dried herb : 2-4
hypaconitine in dried herb : 6-15

5
Aconitine,  Mesaconitine,  
Hypaconitine
aconitine in pill : 993

6
Aconitine
aconitine in  femoral blood : 0.03

7
Aconitine,  Mesaconitine,  
Hypaconitine
aconitine in pill : 49.6

8 Homicide
Aconitine,  Mesaconitine,  
Hypaconitine

표 2. 아코니틴 중독사례에서 아코니틴의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해 aconitine이 함

유된 초오 등의 독성 생약재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되어 있으나, 불법적으로 초오 

등을 혼합하여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감정서 

발송후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었고 해당제품

은 전량 수거되어 폐기되었다.

  집단중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6년 3월 

경기도 연천군의 한 마을 주민 20여명이 초오 

등으로 담근 술을 마시고 중독된 사고가 있으

며, 최근에는 암치료의 민간요법으로 잘못 알려

져 중독사고가 보고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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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rayanotoxin

Grayanotoxin(GTX)은Rhododendron속(진달래

속) 의 꽃 등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R. 

luteum 및 R. ponticum 에서 주로 생성되고, 국

내에서는 만병초로 알려진 R. brachycarpum에서 

GTX I이 분리된 바 있으며, 대표적으로 GTX 

I(m.w. 412.52, C22H36O7), GTX II(m.w. 352.47, 

C20H32O5), GTX III(m.w. 370.49, C20H34O6) 가 알

려져 있다18).

  GTX와 관련된 최초의 감정의뢰는 1999년이

었다. 네팔산 벌꿀을 먹고 복통을 호소한 2명중 

1명은 3일 뒤 건강을 회복했으나,  다른 한 명

은 병원 후송중 사망했던 사건이었다. 당시 사

고를 일으킨 석청에서 원인물질을 찾으려고 노

력했지만 정확한 원인은 찾지 못했으나, 마우스 

독성시험을 이용하여 불상의 독성물질이  함유

돼 있음을 추정하였다. 당시에는 국내에 석청에 

GTX가 함유되어 있으며 중독의 원인물질임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

  국내에 GTX 관련 사건으로 추정되는 최초의 

보고는 20000년 외국산 꿀을 복용한 성인 2명

이 부정맥이 발생하고 실신한 사례, 진달래 꽃

에 의한 GTX 중독사례 등이다. 이후 이와 유사

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GTX의 위험성이 국

내에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2006년에는 만병초 

중독 사례가 보고되었다18-21).

2005년 이후 국내에 히말라야 지역에서 생산

된 석청에 대한 수입이 금지되었고, 2007년 식

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84호 (2007.12.24.)

로 벌꿀 중 GTX III의 불검출 기준 및 시험법 

신설되었다. 

민간약으로 많이 사용되는 만병초로 야기된 

중독 사건이 최초로 감정의뢰된 것은 2008년 5

월 경북 영천시에서 건강주를 마신 4명이 구토 

및 복통으로 치료중인 사건이었고 , 당시 마시

던 술에서 GTX가 검출되었다. 또한 2011년 노

인 15명이 약초로 담근 술을 나눠 마시고 14명

이 중독증상이 발생되어 치료를 받은 바 있으

며, 마시던 술과 구토물이 감정 의뢰되어 GTX 

I 및 III 가 확인되었다. 특히 구토물에서 GTX 

I 및 III가 0.21, 0.59 mg/kg 검출되었고, 이 보

고는 국내에서 생체시료에서 최초의 검출사례

이다22).

  2014년 총 53건의 외국산 석청이 중앙관

세분석소에서 의뢰되어 32건에서 GTX가 검

출되었다(표 3).  GTX I의 함량은 0.18- 22.07 

mg/kg 평균 8.82 mg/kg, GTX III 의 함량은 

0.02-24.40 mg/kg 평균 4.60 mg/kg이었으며, 시

료간 함량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GTX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석청의 섭취량은 5-30g 으로 알

려져 있으나, 시료 간 함량 차이가 큰 것으로 

보아 그 양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된다.

(3) Oleandine

Oleandrin(m.w.576.72, C32H48O9)  및 그 유사체 

독성 물질들은 협죽도(夾竹桃, 독나무) 등에서 

생성되는 phytotoxin이며, 협죽도는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 자생하고 일부 남부지역에서도 발

견된다. 높이는 2-4m 정도이며 꽃이 아름답고 

화려하며 장미를 많이 닮았다.  식물 전체, 특

히 잎에 강심(强心)작용이 강한 화학성분인 

oleandrin 및 그 유사체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

며, 전통적으로 강심제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전세계적으로 협죽도의 잎을 차 형태로 하여 

여러 질환에 대한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서 중독사례가 많이 보고되어 있다13).

협죽도의 잎 하나로 어린이가 사망한 사례가 

보고되어 있으며, oleandrin의 동물들에 대한 치

사량은 약 0.5 mg/kg 으로 보고되어 있다. 중독 

증상은 구토, 복통, 설사, 혼수, 심장운동 장애 

등이며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국내에서는 10 여년전 부산지역에서 협죽도

를 끓여 먹고 사망하여 협죽도가 감정 의뢰된 

사건이 있었고, 2013년 보험금을 노리고 타살에 

이용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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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GTX I GTX III No. GTX I GTX III

1 13.33 5.12 17 11.62 5.28

2 13.36 5.88 18 10.07 4.60

3 11.97 4.61 19 9.65 3.02

4 13.91 6.01 20 14.97 0.58

5 8.74 3.76 21 9.55 0.62

6 8.93 3.18 22 14.51 5.98

7 5.30 12.27 23 9.48 5.79

8 11.99 5.22 24 9.96 6.11

9 9.53 6.03 25 0.49 0.06

10 7.48 5.73 26 12.86 2.48

11 7.63 4.64 27 0.77 0.08

12 6.47 4.72 28 22.07 24.41

13 0.38 0.03 29 10.05 7.64

14 0.81 0.08 30 12.78 3.19

15 0.66 0.04 31 12.02 9.86

16 0.67 0.07 32 0.18 0.02

표 3. 석청중 GTXs 검출량

  

* 단위 mg/kg

2014년에는 불상의 독초를 믹서에 갈아서 마

시고 사망한 변사자 혈액에서 oleandrin이 22 

mg/L 검출된 사례가 있었으며, 이 사례가 생체

시료에서 검출된 국내 최초의 사례이었다. 문헌

에 따르면 협죽도를 복용하고 사망한 사례에서 

혈액 중 올레안드린의 함량은 9.8 mg/L와 약 

10 mg/L로 보고된 바 있다23,24).

Oleandrin은 digitoxin 등 강심제와 구조적으로 

유사하여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물농도면역측정

기로 검사가 가능하나, 감정기관에서는 일반적

으로 사용하지 않는 장비이므로 oleandrin을 

targeting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야만 한다.

중독사망한 사람의 경우라도 혈중 oleandrin

의 농도가 매우 낮은 양인 약 20 ng/mL 정도가 

보고되어 있으며, 몇몇 사례에서는 협죽도 중독

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혈액에서 검

출되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다. 따라서 협죽도 

중독이 의심되는 사건 정보가 있다면 특히 많

은 양의 혈액이 채취되어야 하고 섭취한 증거

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협죽도의 

독성에 대한 언론 보도로 이를 이용한 범죄 발

생이 우려된다.    

 

4. Phytotoxin의 분석방법

Phytotoxin의 중독사건은 매우 드물기는 하나 

이를 증명할 분석법은 많은 발전을 가져 왔다.

전통적으로 aconitine 등 알칼로이드류는 식물자

체 증거물은 액체-액체 추출법에 의한 추출후 

dragendorf 시액에 의한 정색반응이 많이 활용

되어 왔으며, 생체시료는 GC, GC/MS 법이 많

이 이용되어 왔다25). 그러나 이 방법들은 극미

량으로 생체내 독작용을 일으키는 phytotoxin에 

대한 분석법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최근에는 액

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LC/MS/MS)이 일

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표 4)7).

  

Scientist Matrix Extraction
Analytical 

method
LOD
( /L)

Holstege 
Plant, biological 
fluids

LLE & C18 
SPE 

TLC, 
GC/MS,  
GC/NPD

25-200

Gaillard Whole blood  
LLE or 
protein 
precipitation 

LC/MS 
LC/MS/MS

0.001
-1.6

Beyer Plasma C8, SPE
LC/MS 
LC/MS/MS 

0.05-25

Qiu
Whole blood 
and urine 

- LC/MS/MS 
0.01
-0.2

Pietsch Serum,  urine  C18S SPE  HPLC/PDA 0.3-94

Björnstad Urine
Enzymatic 
hydrolysis, 
direct  

LC/MS/MS 2-10

Wu
Whole blood, 
urine 

SPE 
HPLC,
LC/MS/MS

0.2-1

Ng
Urine and plant 
material 

LLE 
(Toxi-tube 
A®)

LC/MS/MS 5

표 4. Phytotoxin 분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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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량의 생체시료에서 수종의 phytotoxin

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법이 많이 개발되어 왔

으며, 검출한계(LOD)는 0.001 ㎍/L 까지 낮아지

고 있다. 그러나 개발된 방법들은 aconitine 등 

대표적인 10여종의 알칼로이드류로 한정되어 

있다7,8).

2008년 LC/MS/MS 도입후 aconitine, oleandrin 

등에 대한 분석법을 개발하여 감정에 적용하고 

있으나 수종으로 한정되어 있다. 알칼로이드류, 

diterpene류, glycoside류를 포함한 다양한  

phytotoxin에 대한 분석법이 보고된 바 있으나, 

물질 특성이 매우 다양하여 각기 다른 여러 가

지 추출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수회 시료주입 

및 다양한 크로마토그라프 조건을 설정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최근 J. Carlier 등에 

의해 알칼로이드류는 물론 oleandrin, solanine, 

ricinin 등 39종의 다양한 phytotoxin 분석법이 

보고되어7). 신속한 감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활용한 연구로 감정의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및 고찰

우리나라에서 phytotoxin이 부검시료에서 검

출된 예는 적으나 중독사고는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법독성학적으로 많

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국중독센터(American Association of Poison 

Control Centers, AAPCC)의 2011년 연례보고서

에 의하면 다빈도 원인물질 순위중 phytotoxin 

중독이 20번째이다. 또한 유럽 국가들의 통계에

도 프랑스는 4.7%, 벨기에 6.5%, 영국 3.9%, 스

위스 7.9%로 보고되어 있어서 자살, 사고사 또

는 타살 등의 사건 사고의 원인물질로 중요시

하여야만 한다7).

국내에는 이러한  phytotoxin에 의한 중독사

고의 통계가 없으나 한약, 민간약으로 많은 식

물류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건사고에 관련될 가

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최근의 국내의 한 

연구에 의하면 2008-2012년 동안 천연물에 의

한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은 1,088명이며 

그 중에서 phytotoxin에 의한 경우는 251명으로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17).

  이 조사를 바탕으로 전체 발생건수를 추정하

면 천연물에 의한 중독은 21배 즉 약 23,000명

으로 추정되고, 발생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특히 phytotoxin 중독의 발생

시기가 3-5월에 많은 것으로 보아 봄철에 독성

식물을 식용 또는 약용으로 오인하여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시기 약독물 감정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부자의 사용이 늘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되는 aconitine 중독에 관심을 가

져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에서는 전국 31개 응급의료센터 중

독환자 후향적 조사결과(2004.6-2005.5) 중독사고

와 관련된 독성 식물로는 초오가 37.7%으로 가

장 많았다고 한다.26) 따라서 현재 aconitine 알칼

로이드류 분석법으로 채택한 LC/MS/MS 분석법

의 적절한 활용도 중요하지만, GC/MS법으로1차 

screening시 위내용물 및 현장 증거물에 대한 부

자류의 휘발성 지표물질로 알려진 songorine 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감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는 현재 LC/MS/MS 분석법을 이용한 aconitine 알

칼로이드류, oleandrin 등에 대한 개별 분석법을 

동시분석법으로 개발함은 물론 다른 phytotoxin 

도 포함시켜야만 하며, 효율적인 다성분 동시 

추출법을 개발하여야만 한다. 전세계적인 여행

이나 교류, 인터넷의 발달로 국내에 자생하지 

않는 식물이 생성하는 phytotoxin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들에 대한 감정기

법 확립도 중요한 업무로 대두되고 있다2,7,25).

  Phytotoxin에 대한 감정에서 또다른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분석용 표준품의 확보이다. 대부

분 상용화되어 있으나 수요가 많지 않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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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단된 경우 이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문제

이다.

GTX의 경우 GTX III 가 상용화되어 사용되

어 왔으나 수년전부터 공급이 중단된 상황이다. 

다행히 2015년 연구 용역 과제로 이들 표준품

의 확보가 가능하여 원활한 감정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표준품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high-resolution Q-TOF/MS를 이용

하여 정확한 분자량 및 isotope ratio의 측정과, 

MS/MS 패턴 등의 비교를 통하여 원인물질의 

추정 및 동정을 할 수 있는 분석기법을 개발하

고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GTX의 경우 GTX III 가 가장 강력한 

phytotoxin으로 알려져 있어서 국내에서도 이를 

규제의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관련 식물에는 

20여종의 유사체와 이들의 배당체를 함유하고 

있어서 GTX III의 함량 및 복용 추정량과 임상

적 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있다.  최근 터

키와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한 결과 중독자의 

임상적 증상 및 GTX III의 혈중농도가 상관성

이 낮게 나타난 바 있다.27) 따라서 향후 계속된 

연구로 만병초, 석청 등의 중독원인 phytotoxin

을 규명하여야 한다.

  Phytotoxin등 독성물질에 의한 급성 중독환자

가 발생하면 이는 응급상황이 되므로 즉시 병

원으로 옮겨 치료하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독을 일으킨 독성물질과 그 치료방법을 아는 

것은 그 상황에 대처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

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런 임상독성학 관련 

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는 분석시스템이 구

축되어 있지 않아 치료 일선에서 어려움을 겪

고 있음은 물론, 사건화 될 경우 원인물질의 규

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치료 후 

post toxicity에 의하여 사망할 경우 원인 독성물

질의 확인이 더욱 어려워져서 사건의 규명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범국가적인 중독관리센터가 

추진되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건의 조기

해결에 우리의 법독성학 경험과 지식이 활용되

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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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buse of New Psychoactive Substances(NPS) has been increased dramatically since the late 2000s 

all over the world. Furthermore recently modified new compounds of the synthetic cannabinoids, main 

substance of NPS, have been appeared in the market, so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ir structure and 

determine whether new compounds are similar to the typical synthetic cannabinoids(ex, JWH-018) or not. 

The rules for determining the similarity of synthetic cannabinoids, first, new compounds have to contain 

four sub-structures: a ‘core cyclic structure’, a ‘bridge’ joining the core to a ‘secondary structure’ with a 

‘tail’ attached to the core structure. Second, every modified sub-structures must be checked whether they 

are replaceable groups to four sub-structures of the model compound, JWH-018, or not. 

Even though there were no report of fatalities for NPS in Korea, its fatal cases have been reported 

continuously in Europe, Japan and other countries. When compared to the classical controlled drugs, there 

are very few fatal cases, and also very little data for the metabolism and toxicity of NPS. The fatal 

cases of synthetic cannabinoids and synthetic cathinones we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They were 

JWH-018, JWH-073, MAM-2201, MDPV, α-PVP, PV9 and methylone. Fatal case study is useful for 

forensic toxicologists to understand their characteristic symptoms(or behaviors) of the NPS abusers. And 

in order to research its metabolism and toxici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analytical methods of 

NPS in biospecimens. 

Key words : New Psychoactive Substances(NPS), Synthetic Cannabinoids, Synthetic Cathinones, Fata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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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신종남용물질(New Psychoactive substances, 

NPS)이란 기존의 마약류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남용목적의 합성물질 또는 기존 마약류

를 일부 변형시킨 변종마약류 등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다1). 신종남용물질에는 합성대마류

(Synthetic Cannabinoids), 합성캐치논류(Synthetic 

Cathinones), 펜에칠아민류(Phenethylamines), 피

페라진류(Piperazines), 트립타민류(Tryptamines) 

등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신종남용물질로는 

합성대마류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구조를 변경하고 있으

며 인터넷 등을 통하여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인 신종마약류인 합성대마는 200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남용이 증가하

였으며, 법의 규제를 피하여 다양한 허브제품 

속에 함유되어 편의점, 전자담배 판매점, 인터

넷에서 판매되고 있다. 합성대마류는 구조상 여

러 유사체가 존재하는데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

는 합성대마류는 대표적인 물질인 제이더블유

에이취-018(JWH-018)를 비롯하여 이의 구조를 

변형시킨 다양한 변종이 존재한다. 국내에서 합

성대마류가 최초로 발견된 것은 2009년이며 이

후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2). 

한편 2009년 환각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남용

되기 시작한 합성캐치논은 약물남용자에게 메

트암페타민, 코카인, MDMA의 대용품으로 합법

약물이라고 하면서 판매되고 있는데 포장지 겉

면에는 “Not for Human Consumption”이라는 문

구와 함께 “Research Chemical”, “Bath Salt”, 

“Jewelry Cleaner”, “Ice Melter”, “Hookah Pipe 

Cleaner”, “Plant Food”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대표적인 합성캐치논으로 MDPV, mephedrone, 

methylone, α-PVP(α-pyrrolidinovalerophenone), 

pyrovalerone 등이 있으며, 이들은 백색 또는 황

백색의 분말이거나 작은 사탕처럼 생겼으며, 플

라스틱 통이나 지퍼 백에 넣어서 유통된다. 보

통 코로 흡입하거나, 주사, 흡연, 경구복용하기

도 하며, 복용 후 30∼45분 후 증상이 나타나는

데 다행감, 민첩성, 다변, 성적흥분, 긍정적 느

낌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효과가 1∼3시

간 지속되는 반면 부작용은 수 시간에서 수일

까지 지속된다. 부작용으로는 불안, 불면, 피로

감, 동공산대, 흥분, 공격성, 전투적 행동, 공포, 

방향감각 상실, 혼동, 기억상실, 필름 끊김, 근

경련, 섬망, 편집증, 환각, 자살충동 증가, 흉통, 

고혈압이 보고되어 있다. 병원 응급실에서 보고

된 바에 따르면 합성캐치논 복용자는 난폭하고, 

통제 불능이며, 편집증적 행동과 망상을 보인다

고 한다. 특히 “Bath Salt”와 관련하여 미국 독

극물규제센터(AAPCC)에서 보고한 자료13)에 의

하면, 2010년 303건에 불과하였던 남용사례가 

2011년에는 6,072건으로 급증하여 남용이 심각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과 한국, 아시아 국가의 

신종남용물질의 최근 남용경향을 살펴보았고, 

또한 이들을 복용하고 사망한 사례들을 조사하

여 인체에 미치는 독성 및 생체시료 중 농도 

분포를 알아보았다. 

II. 신종남용물질의 남용경향

3세대 합성대마류

(3rd generation synthetic cannabinoids)

2009년 합성대마류의 육체적 유해성 및 사회

적 위험성이 보고된 이래 대응방안으로 정부에

서는 이들을 법으로 규제하는 정책을 세워 사

용을 금지하였는데 2009년 이후부터 2012년까

지는 광범위한 합성대마류가 등장, 남용되었는

데, 이들 대부분은 법으로 그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2세대 합성대마류(2nd generation 

synthetic cannabinoids)라고 부른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법적인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구조를 변형시킨 새로운 합성대마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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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 아직 법률적으로 규제되지 않는 물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상업적으로 전자담배 

등에 사용되는 등 그 남용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이들 물질을 3세대 합성대마류라고 일컬

으며, 3세대 합성대마류라는 용어는 저자의 조

사에 의하면, 2014년 11월 영국의 약물남용자문

위원회(Advisory Council on the Misuse of Drug, 

ACMD)에서 발행한 보고서3)에서 처음 사용하

였다. 

유럽

Fig. 12. 유럽의 신종남용물질 검출현황(2005년~2013년)
(출처, European Drug Report 2014)4) 

2014년에 발행된 유럽 약물남용 보고서4)에 의

하면 2013년 유럽에서 81종의 신종남용물질이 

새롭게 보고되었다. 이 가운데 29종이 합성대마

류로서 보고된 신종남용물질의 36 %를 차지하

였다. 그 외 펜에칠아민류(13종), 합성캐치논(7

종), 트립타민류(1종) 및 피페라진류(1종)의 순

이었다. Fig 1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유럽의 

신종남용물질 검출현황을 나타낸 으로 2009년

부터 최근까지 이들의 검출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Fig. 13. Number of the seized articles containing new 
designer drugs identified by National Forensic 
Service during 2009-2012(출처, 국립과학수사연구
원 연보 2013)5)  

국내의 경우 신종남용물질 검출현황은 Fig 2

와 같다. 2009~2012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에서 검출한 신종남용물질은 역시 꾸준히 증가

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당부분 합성대마류가 검

출되었다. 2013년 연구원에서 검출한 신종남용

물질은 모두 37종이었으며 이중 합성대마류가 

17종이었다(Table 1).

아시아

최근 아시아 국가 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011~2013년에 검출된 신종남용

물질 현황을 Fig 3에 나타내었다. 조사 대상국

은 한국을 포함하여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마

카오, 말레이시아, 태국, 브루나이, 미얀마 및 

필리핀의 9개 국가이었으며, 2013년 검출된 신

종남용물질은 싱가포르 42건, 한국 37건, 인도

네시아 23건이었다. 대부분 나라에서 이들의 검

출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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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s of new psychoactive substances identified by National Forensic Service 2013.

Groups Name of NPS 

Synthetic Cannabinois

JWH-203, AM-2201, UR-144, 5F-UR-144, MAM-2201, EAM-2201, APINACA, 

5F-APINACA, AB-PINACA, 5F-AB-PINACA, STS-135, ADB-FUBINACA, PB-22, 

5F-PB-22, FUB-PB-22, NNEI, 5F-NNEI (17)

Synthetic Cathinones α-PBP, α-PVT, FMC, MPHP, α-PHPP (5)

Phenethylamines Methiopropamine, N,α-Diethylphenethylamine, 2C-B, 25I-NBOMe (4)

Piperazines DBP, TFMPP (2)

Tryptamines 5-MeO-DALT, 5-MeO-MiPT (2)

Others
Ketamine, Salvinorin A, Psilocin, Psilocibin, Harmine, Dimethyltryptamine, 

Methoxetamine (7)

Fig. 14. Number of NPS detected from 2011 to 2013 in nine Asian Countries. (출처, 5th AFSN meeting 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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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류 유사체 여부의 판단 기준

JWH-018을 기본 구조로 하는 합성대마류는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구조의 일부를 변

형한 새로운 물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3세대 합성대마류의 등장과 관련하

여 이들을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는 실제 

이들 변형된 구조가 기존의 합성대마류와 구조

적으로 얼마나 유사한지, 또한 변형된 구조가 

합성대마류가 갖고 있는 환각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여기에서는 전술한 영국의 ACMD에서 발행

한 보고서3)의 내용을 참고하여 합성대마류의 

유사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기술하였다.   

전형적인 합성대마는 화학구조상 4개의 부분으

로 이루어져 있는데 즉, core cyclic structure, 

secondary structure, bridge(core structure와 secondary 

structure를 연결) 및 tail(core structure에 연결)로 

나뉘어진다. Fig 4는 JWH-018〔1-pentyl-3- 

(1-naphthoyl)indole〕을 기본 구조식으로 하여 

위의 4가지 구조로 나누어 본 결과이다. 즉, 

JWH-018의 core structure는 indole, secondary 

structure는 naphthyl, 이 두 구조를 연결시키는 

bridge는 methanone, 마지막으로 core structure의 

질소(N)에 연결된 tail은 pentyl이다. 따라서 

JWH-018의 유사체 여부의 판정은 전술한 4개

의 구조가 어떤 구조로 변형되었는가를 조사하

여 정의하여야 한다. 

Fig. 15. Four sub-structures of JWH-018  

JWH-018의 4개 구조에 대치 가능한 관능기

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예를 들면,  PB-22(또

는 QUPIC)의 경우, JWH-018 구조의 secondary 

structure와 bridge가 각각 naphthyl에서 quinolinyl

로, methanone에서 carboxylate로 대치된 물질이

고, table 2에서 보듯이 이들 모두 대치 가능한 

구조이므로 합성대마류 유사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Fig. 5). 유사체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몇가지 규칙이 있는데, 첫째 core structure의 경

우 table 2에서 보여지듯이 ring의 구조를 가져

야 한다. Indole, indane과 같이 2개의 ring이 붙

어있는 구조도 있고, pyrrole, imidazole과 같이 1

개의 ring이 있을 수 있다. 둘째, core structure에

는 반드시 5-membered ring이 있어야 한다. 하

지만 ring안에 꼭 질소(N)가 있을 필요는 없는

데 indane이나 indene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Table 2, core structure). 셋째, tail과 bridge는 반

드시 core structure의 5-membered ring에 연결되

어 있어야 한다. 한편 tail이 질소(N)에 연결되

어야 할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core ring 중에

는 indane이나 indene처럼 ring안에 질소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secondary structure

의 경우도 ring의 구조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데 

MMB-CHMINACA처럼 ring이 아닌 구조가 

secondary structure로 대치될 수 있다(Fig. 6). 

Fig. 16. Structure of PB-22(QUPIC) : 
modifications in secondary structure and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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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Lists of replacement groups to JWH-018 as a model compound

Sub-structure of JWH-018 Replacement groups for each sub-structure

core structure

(indole)

indane, indene, indazole, pyrrole, pyrazole, imidazole, benzimidazole, 

pyrazolo(3,4,-b)pyridine

secondary structure

(1-naphthyl)

2-naphthyl, phenyl, benzyl, adamantyl, cycloalkyl, cycloalkylmethyl, cycloalkylethyl, 

bicyclo(2,2,1)heptanyl, 1,2,3,4-tetrahydronaphthyl, quinolinyl, isoquinolinyl, 

1-amino-1-oxopropane-2-yl, 1-hydroxyl-1-oxopropan-2-yl, piperazinyl

bridge

(methanone)
ethanone, carboxamide, carboxylate, methylene, methine

tail

(pentyl)

alkyl, alkenyl, benzyl, cycloalkylmethyl, cycloalkylethyl, (N-methylpiperidin-2-yl)methyl, 

2-(4-morpholinyl)ethyl, (tetrahydropyran-4-yl)methyl

Fig. 17. Structure of MMB-CHMINACA : non-cyclic
secondary structure

결론적으로 새로운 구조의 합성대마류가 등

장하였을 때 합성대마류의 유사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우선 새로운 물질이 4개의 기본 골

격구조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다음으

로 각 골격구조에 치환되어 있는 관능기를 조

사하여 이들이 치환가능한 관능기인지 여부를 

살펴본 후 유사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이와 비슷하게 미국에서는 소위 

“pharmacophore rule”을 만들었는데 이는 새로운 

구조의 화합물이 합성대마류가 CB1 및 CB2 수

용체에 결합하는 4개의 binding 구조 중 3개가 

일치할 경우 Schedule I에 해당하는 물질로 인

정한다는 내용이다15). 

Ⅲ. 신종남용물질의

 사망사례 조사

2014년 유럽에서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4종의 

신종남용물질에 대하여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사망

사례를 발표하였는데 합성캐치논류(Synthetic Cathinones)

인 MDPV(3,4-Methylenedioxypyrovalerone) 99건, 메

톡세타민(Methoxetamine) 20건, 아편류인 AH-7921 15

건, 펜에칠아민류(Phenethylamines)인 25I-NBOMe 1

건으로 나타났다4). 국내에서 신종남용약물 복용

으로 사망한 사례는 아직 보고된 바 없어 본 

연구에서는 외국에 보고된 신종남용물질관련 

사망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합성대마류(Synthetic Cannabinoids)

가. JWH-018 및 JWH-073

Shanks 등7)은 UPLC-MS-MS를 사용하여 혈액 

중 JWH-018과 JWH-073의 혈액 중 동시분석법

을 확립하고 이를 직접 사망한 사람의 혈액에 

적용하여 농도를 측정하였다. 시료는 모두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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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망자 혈액으로 이 중 18개의 혈액에서 

JHW-018이 검출되었거나 또는 JWH-018 및 

JWH-073이 모두 검출되어 양성 검출율은 40 %

에 달하였다. 검출농도는 JWH-018의 경우 

0.1~199 ng/mL(평균 17.5 ng/mL), JWH-073의 경

우 0.1~68.3 ng/mL(평균 8.7 ng/mL)로서 광범위

한 농도 범위를 보였다.  이 중 한 사례를 살펴

보면 변사자는 57세 남자로 응급실에 도착하여 

사망하였는데 목격자에 의하면 “Spice”를 흡연

하였다고 하였다. 부검 시 심장비대의 소견을 

보였으며, 심장혈에서 JWH-018의 농도는 199 

ng/mL이었고, 기타 클로나제팜, 7-아미노클로나

제팜, 메타돈 등의 약물이 함께 검출되었는데 

이들은 조사결과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로 밝

혀졌다.   

나. MAM-2201

Saito 등의 보고16)에 따르면 59세의 일본 남

자가 집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주변에 

허브제품 3봉지가 있었다. 부검 시 폭행 등의 

소견은 없었으며 특별한 질병소견 역시 발견되

지 않았다. GC-MS를 사용하여 허브제품을 분

석한 결과 MAM-2201이 검출되었으며, 심장혈, 

소변, 간, 신장, 뇌, 지방조직 중 MAM-2201의 

검출은 LC-MS-MS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변

사자 심장혈 중 MAM-2201이 12.4 ng/mL 검출

되었고, 간, 신장, 뇌 및 지방조직에서는 각각 

18.1, 11.2, 4.3 및 1,535 ng/g이 검출되었다. 특

히 변사자 지방조직 중 MAM-2201의 농도가 

혈액보다 약 124배나 높았는데 이는 

MAM-2201이 높은 지용성(lipophilicity)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혈액, 간, 신장 및 뇌에서 비교

적 낮은 농도로 검출된 까닭은 빠른 대사속도

에 기인할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MAM-2201의 구조 동족체인 JWH-122을 사용한 

동물실험에서 증명한 바 있다. 따라서 Saito 등

은 MAM-2201 중독사가 의심되는 경우 본 성

분의 검출을 위하여 부검 시 지방조직을 채취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합성캐치논류(Synthetic Cathinones)

가. MDPV

Marinetti 등8)은 합성캐치논 사망사례 23건에

서 혈액 중 MDPV의 농도는 10∼640 ng/mL(평

균 109 ng/mL) 이었다고 보고하였다. 혈액 중 

합성캐치논의 농도가 높다고 반드시 사인이 중

독사인 것은 아닌데, 위의 사례에서 혈액 중 

MDPV가 640 ng/mL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인 

사망자는 목매달아 자살을 한 경우였으며, 반면 

합성캐치논 중독사로 사망한 자의 혈액 중 

MDPV 농도는 91 ng/mL으로 훨씬 낮았다고 하

였다. 또 다른 사례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

우 혈액 중 methylone이 729 ng/mL로 비교적 

고농도로 검출되었고, 자살로 사망한 다른 4건

의 사례에서도 합성캐치논이 함께 검출되어8),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합성캐치논을 복용할 

경우 부작용으로서 자살충동이 증가하는 경향

이 있음을 시사한다.   

Wyman 등9)의  보고에 의하면 변사자는 39세 

백인 남성으로 정신분열증, 우울증, 약물 남용

의 경력이 있으며, 침대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되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인 라모트

라진, 플루옥세틴, 리스페리돈, 트라조돈, 벤즈

트로핀, 하이드록시진, 메트포르민, 테마제팜, 

심바스타틴을 복용 중이었다. 가족에 따르면 변

사자는 발견되기 전에 “Bath Salt”를 코로 흡입

하였다고 하였다. 부검 시 경증의 심장 비대

(430 g)와 부종을 동반한 폐 소견을 보였다. 분

석결과 MDPV가 검출되었으며, 대퇴혈 및 심장

혈 중 MDPV의 농도는 각각 440 및 500 ng/mL

이었고, 조직 중 농도는 폐, 신장, 간에서 각각 

600, 840 및 980 ng/g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MDPV과 같은 합성캐치논은 구조상 암

페타민과 유사하기 때문에 약리학적으로 신경

내에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방

해하므로 복용 시 혈관수축, 고혈압, 빈맥 등이 

일어난다. 따라서 본 사례는 MDPV 중독으로 

인한 심부정맥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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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나. α-PVP

α-PVP의 사망사례와 관련하여 Hasegawa 등10)

의 보고에 따르면, 41세 남자로 경찰이 아파트

에 도착하였을 당시 벌거벗고 있었고 몹시 흥

분된 상태였다. 좀처럼 제어되지 않아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갑자기 조용해져서 병원으

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 부검 시 사인과 

관련될 만한 심각한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다만 외부에 많은 찰과상이 관찰되었고, 내부 

소견으로는 피하 출혈이 다수 보였으나 조직의 

손상은 없었다. 일반적인 약물 스크리닝에서 특

별한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소변에서 α

-PVP가 검출되었다. LC-MS-MS를 사용한 분석

결과 변사자의 시료에서 α-PVP와 이의 대사체

인 OH-α-PVP를 확인하였다. 대퇴혈 중 α-PVP

의 농도는 654 ng/mL으로 높게 나타나 변사자

는 α-PVP 중독으로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었

다. 비장을 제외한 폐, 심장, 간, 신장 등 대부

분 조직 중 α-PVP 및 대사체 OH-α-PVP의 농도

는 혈액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심장혈 중 α

-PVP의 농도가 대퇴혈 중 농도보다 낮은 점, 

심장 조직 중 비교적 α-PVP 및 OH-α-PVP의 농

도가 높은 점으로 보아 이들 약물이 사후 재분

포에 의하여 심장혈에서 심장 조직으로 확산되

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 PV9

한편 Hasegawa 등11)은 새로운 합성캐치논인 

PV9(α-POP)을 검출하고 이의 사망사례를 보고

하였는데, 남녀 한 쌍이 수상쩍은 불법 약물을 

판매하는 가게에서 “Aroma Liquid”와 “Bath 

Salt”를 구입하였다. 그들은 “Aroma Liquid”를 

호텔에서 복용하였는데 복용량은 알 수 없었지

만 여성(18세)의 경우 복용하자마자 전율, 경련, 

의식불명이 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20시

간 후에 사망하였다. 그들이 복용하였던 

“Aroma Liquid”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PV9이 

검출되었다. 생체시료 분석결과 사망 전 심장혈 

중 PV9의 농도는 45.7 ng/mL이었고, 사후 대퇴

혈 중 PV9의 농도는 180 ng/mL로 나타났다. 

라. Methylone

Methylone 검출과 관련하여 Cawrse등12)은 4건

의 사례를 보고하였는데, 사례 1은 19세 남자로 

헬스클럽에서 쓰러져 병원 후송하였으나 사망

한 건으로 분석결과 사인은 methylone 복용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밝혀졌다. 사례 2는 38세 남자

로 침대위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한 채 발

견되었고, 사인은 자살로 인한 총상으로 밝혀졌

다. 사례 3의 경우 21세 여자로 여러 차례 약물

남용 경력이 있으며 차를 타고 강으로 돌진하

여 사망하였다. 사례 4는 사례 2와 관련된 건으

로 35세 여자로 침대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사

망한 채 발견되었다. 목의 자창과 머리의 총상

이 있었으며 사인은 총상(타살)으로 밝혀졌다. 

약물 분석결과 사례 1의 경우 대퇴혈 중 

methylone의 농도는 670 ng/mL이었고, 사례 2∼
4의 심장혈 중 methylone의 농도는 60∼1,100 

ng/mL 범위로 나타났다. 특히 사례 3 및 4에서

는 MDPV가 함께 검출되었는데 각각 470 

ng/mL 및 30 ng/mL이었다.  

Pearson 등14)은 3건의 사망사례를 보고하였는

데, 사례 1은 23세 남자로 거리에서 환각상태에

서 괴성을 지르고 있어 경찰이 제지하고 병원

에 후송하였는데 당시 체온이 41 ℃이었다. 초

기 중독 증상으로 횡문근 변성, 급성 신부전, 

급성 호흡부전, 고열, 혼수, 경련을 보였고, 24

시간 후 심 정지로 사망하였다. 사례 2는 19세 

여자로 클럽에서 “Molly”라는 알약을 먹고 경련

을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회복되지 못

하고 사망하였다. 당시 체온은 39.9 ℃이었다. 

사례 3은 23세 남자로 클럽에 갔는데 목격자에 

의하면 변사자는 비이성적이고 땀을 흘렸으며, 

괴상한 행동을 해서 끌어내서 의자에 묶어두었

는데 그 상태로 3~4시간 방치되었다. 발견당시 

경련을 일으키고 있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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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45분 후에 사망하였다. 당시 체온은 41.6 ℃
이었다. GC-MS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사례 

1, 2 및 3에서 대퇴혈 중 methylone의 농도는 

각각 840, 3,300 및 560 ng/mL로 나타났으며, 3

가지 사례 모두 사인은 methylone 중독사로 밝

혀졌다. 한편 흥미롭게도 위 3가지 사례 모두 

체온이 39.9∼41.6 ℃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하여 Pearson 등은 “Bath Salt”를 복용하고 사

망한 다른 사례에서도 이와 같은 과체온증이 

나타났었는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어쩌

면 이 증상이 “Bath Salt” 독성을 예측할 수 있

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14).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신종남용물질의 최근 경향을 

조사하였고, 합성대마류의 유사체를 구별하는 

판단하는 규칙을 JWH-018을 기본 구조로 하여 

알아보았다. 신종남용물질은 우리나라를 포함하

여 유럽과 아시아 국가에서 2000년대 후반부터 

남용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매년 새로운 

신종남용물질이 등장하고 있어 이들의 구조 규

명과 분석법을 개발하는 일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합성대마류의 유사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새로운 구조의 합성대마류가 등장

하였을 때 우선 4개의 기본 골격구조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다음으로 각 골격구조

에 치환되어 있는 관능기를 조사하여 이들이 

치환가능한 관능기인지 여부를 살펴본 후 유사

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신종남용물질의 중독 사망사례는 아직 

국내에서는 보고된 바 없지만 미국, 일본 등에

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합성대마류와 합성캐치논류의 사망사례를 주로 

살펴보았는데 고전적인 마약류에 비하여 아직

은 사망사례가 적은 편이고, 대사와 독성 등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보고된 

사망사례를 통한 연구가 법독성학자들이 약물 

남용자들이 보이는 특이증상(또는 행동)을 이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NPS의 대사와 독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생체시

료 중 이들의 분석법을 확립하는 일이 필요하

다.  

참고문헌

1. 국내에서 남용되는 신종남용물질의 유형

〔국과수 감정사례 및 최근 경향〕, 국립과학수

사연구원 발행 (2014).

2. 김은미 : 모발 중 마약류 분석의 이해 1. 

우리나라 모발 분석의 변천사, 디자인엠아이피 

(2014).

3. ACMD‘s Report on ’Third Generation’ Synthetic 

Cannabinoids, by ACMD(Advisory Council on the 

Misuse of Drug), https://www.gov.uk/ government/ 

publications/third-generation-synthetic-cannabinoids

4. European Drug Report 2014: Trends and 

developments, http://www.emcdda.europa.eu/publications/ 

edr/trends-developments/2014

5. 정희선 : 국내에서 압수되는 신종마약류의 

유형: 2009~2012년도 국과수 감정사례 분석, 국

립과학수사연구원 연보, 45, 166-177 (2013) 

6. Yap A. : Traditional Drugs and NPS Abuse 

in Asia, 5th AFSN meeting, Oct 12-18, Seoul, 

Korea (2014). 

7. Shanks K.G., Dahn T., Terrell A.R. : Detection 

of JWH-018 and JWH-073 by UPLC-MS-MS in 

Postmortem Whole Blood Casework, Journal of 

Analytical Toxicology, 36, 145-152 (2012).

8. Marinetti L.J., Antonides H.M.: Analysis of 

Synthetic Cathinones Commonly Found in Bath 

Salts in Human Performance and Postmortem 

Toxicology: Method Development, Drug Distribution 

and Interpretation of Results, Journal of Analytical 

Toxicology, 37, 135-146 (2013).

9. Wyman J.F., Lavins E.S., Engelhart D., 



90

Armstrong E.J., Snell K.D., Boggs P.D., Taylor 

S.M., Norris R.N., Miller F.P. : Postmortem 

Tissue Distribution of MDPV Following Lethal 

Intoxication by “Bath Salts”, Journal of Analytical 

Toxicology, 37, 182-185 (2013).

10. Hasegawa K., Suzuki O., Wurita A., 

Minakata K., Yamagishi I., Nozawa H., Gonmori 

K., Watanabe K. : Postmortem distribution of α

-pyrrolidinovalerophenone and its metabolite in 

body fluids and solid tissues in a fatal poisoning 

case measured by LC-MS-MS with the standard 

addition method, Forensic Toxicol 32, 225-234 

(2014).

11. Hasegawa K., Wurita A., Minakata K., 

Gonmori K., Nozawa H., Yamagishi I., Suzuki 

O., Watanabe K. : Identification and quantitation 

of a new cathinone designer drug PV9 in an 

“aroma liquid” product, antemortem whole blood 

and urine specimens, and a postmortem whole 

blood specimen in a fatal poisoning case, 

Forensic Toxicol 32, 243-250 (2014).

12. Cawrse B.M., Levine B., Jufer R.A., Fowler 

D.R., Vorce S.P., Dickson A.J., Holler J.M.: 

Distribution of Methylone in Four Postmortem 

Cases, Journal of Analytical Toxicology, 36, 

434-439 (2012).

13. American Association of Poison Control 

Centers (AAPCC). (2011).

14. Pearson J.M., Hargraves T.L., Hair L.S., 

Massucci C.J., Frazee III C.C., Garg U., Pietak B.R. 

: Three Fatal Intoxications Due to Methylone, 

Journal of Analytical Toxicology, 36, 444-451 (2012).

15. Worst T.J., Sprague J.E.: The “pharmacophore 

rule” and the “spice”, Forensic Toxicol, 33, 170-173 

(2015).

16. Saito T., Namera A., Miura N., Ohta S., 

Miyazaki S., Osawa M., Inokuchi S.: A fatal case 

of MAM-2201 poisoning, Forensic Toxicol, 31, 

333-337 (2013).



91

國立科學搜査硏究所年報 第48券

Annual Report of N.F.S., Vol.48 (2016)

디스크 수술과 연관된 사망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최영식

Vascular injuries associated with lumbar disk surgery : 

medicolegal implications 

Young-Shik Choi

Seoul Institute, National Forensic Service

ABSTRACT

Symptomatic perforation of the anterior annulus fibrosus/anterior longitudinal ligament during surgery 

for herniated lumbar disc disease is one of the more solemn and sobering complications experienced by 

neurosurgeons or orthopedic surgeons. 

Iatrogenic vascular injuries are unusual complications of lumbar disc surgery. The incidence of such 

injuries is very low but probably underestimated because clinical manifestations may be extremely 

variable depending on the extension of trauma. 

Diagnosis is suspected when early signs or retroperitoneal hemorrhage appear, but may often be 

delayed.

I experienced 5 autopsied cases of acute hemorrhage due to vascular trauma in disk surgery.

A review of the literature is present and the medicolegal implications of symptomatic ventral 

perforations of the annulus fibrosus/anterior longitudinal ligament are discussed. 

Key words : Vascular injuries,  Lumbar disc surgery, Retroperitoneal hemorrhage, Autopsy.

Ⅰ. 서론

1911년 Hibbs1)가 척추 융합의 기술을 소개하

였고, 1934년 Mixter와 Barr2)가 추간판탈출증의 

개념을 발표한 이래 현재까지 수많은 환자들이 

좌골신경통 및 하지의 능력상실 등으로 요추 

수술을 받아왔다. 

그러나 요추간판탈출증의 진단하에 요추 수

술을 시행받은 일부의 환자에서 증상이 호전되

지 않거나 재발, 악화되는 요추간판탈출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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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망

에 이르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요추간판탈출증은 신경외과 및 정형

외과의 척추수술 분야에서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주된 질환으로 이러한 요추간판 탈출증 

수술(디스크 수술)은 나라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일생동안 1%-3%의 빈도로 수술을 받게

된다고 하며 국내의 통계는 없으나 미국의 경

우 매년 인구 10만명당 70명이 디스크 수술을 

받는다고 한다3)4).

그러나 이렇게 흔히 하는 수술이지만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수술을 기피하고 있으며 수술 

후에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불편하

게 생활하는 사람들 또한 아주 많다. 

저자는 최근 단순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

받고 수술을 받은 후 이러한 요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흔히 볼 수 있는 실패한 요추간판탈출

증후군(Failed Back Surgery syndromes : FBSS) 

증상을 넘어서 요추부 혈관 손상으로 인해 사

망에 이르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실시하게된  최근 2예와 과거 저자가 발표한 5

예를 경험하였기에 각각의 부검소견, 추간판탈

출증 수술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여부, 이와 같

은 경우에 있어서 부검시 법의학적인 주의점과 

그에 따른 해석 등을 문헌고찰과 더불어 보고

하고자 한다.

Ⅱ. 증례

증례 1

1. 사건개요

변사자는68세 남자로 2014년 6월 18일 인천 

남구 소재 00병원에서 허리 수술 중 대동맥이 

파열되어 인천 남동구 소재 00병원으로 후송되

어 중롼자실에서 치료 중 6월 21일 사망하였다. 

2. 주요 부검 소견

변사자는 키는 약 176.0 cm, 몸무게 70 Kg 

가량으로 시반은 적자색으로 인체의 뒷면에 약

하게 출현되며 시강은 남아있지 않았다.

얼굴과 머리에 대한 외표검사상 양쪽 볼부위

에서 표피박탈을 보고, 양쪽 눈꺼풀 결막에서 

소수의 일혈점을 보는 외에 특기할 손상을 보

지 못하였다. 머리피부밑연조직, 머리뼈 및 머

리안에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였고  뇌는 

1352 g으로 특기할 점을 보지 못하였다.

몸통에 대한 외표검사상 명치부위에서 두덩

부위에 걸쳐 28.5 cm의 봉합된 절개부위를 보

고, 배의 왼쪽과 오른쪽 부위에서 봉합된 절개

부위를 보며, 등의 허리부위에서 10 cm의 봉합

된 절개부위를 보고, 양쪽 갈비아래부위를 포함

한 배부위 전반에 걸친 표피박탈을 보며, 가슴 

가운데 부위에서 인공소생술의 흔적을 보고, 왼

빗장뼈아래부위와 왼샅굴부위에서 주사흔을 봄. 

등의 수술부위 중 요추 3번과 4번 왼쪽부위

에서 근육간출혈을 봄. 배안에서 400 cc 정도의 

응고혈을 포함한 출혈을 보고, 거즈가 삽입된 

상태이며, 오른갈비뼈 3번과 4번의 전면부 골절

을 보고, 심낭 전면부의 출혈을 보며, 양쪽 가

슴안에서 혈성장액성 삼출액을 봄. 심장은 452 

g으로 좌심실에서 심내막하출혈을 보고, 그밖에 

심장동맥, 심근 및 판막에서 특기할 점을 보지 

못함. 왼허파 648 g, 오른허파 918 g으로 왼허

파의 부분유착을 보고, 양쪽 허파는 울혈상임. 

큰창자 전체가 절제된 상태이며, 남아 있는 

작은창자의 괴사를 보고, 돌창자 창냄술

(ileostomy)이 시행된 것을 봄. 간은 1412 g으로 

간실질의 광범위한 괴사와 경도의 지방변성을 

보고, 콩팥(왼콩팥 210 g, 오른콩팥 212 g)에서 

급성 세뇨관 괴사를 봄. 지라(156 g) 및 이자

(136 g)에서 특기할 점을 보지 못함. 배대동맥 

안에 스텐트가 삽인된 것을 보고, 왼콩팥동맥의 

기시부로부터 7.0 cm 하방의 배대동맥에서 2.0 

cm의 봉합된 파열부위를 보며, 파열된 배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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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부위는 요추 3번과 4번 왼쪽의 수술부위와 

접한 것을 확인함. 

팔과 다리에 대한 외표검사상 왼아래팔부위, 

오른손등부위 및 오른발목부위에서 주사흔을 

보는 외에 특기할 점을 보지 못함(사진 제22

호).

3. 의무기록 요약 

1. 00병원 기록

  가. 2014년 6월 16일 15시경 10일 정도 지속

된 허리통증과 왼쪽 엉덩이 및 다리의 

통증을 주소로 외래를 경유하여 입원하

였으며, MRI 검사상 요추 3/4간 왼쪽부

위의 추간판탈출증 소견 확인되어, 수술 

시행하기로 함.

  나. 6월 18일 9시 40분경 수술(laminectomy 

and disectomy L3-4) 시작하였으며, 수술 

도중 혈압 떨어지며 복강내 출혈 소견 

보여 12시경 길병원으로 전원시킴.

2. 00대 0병원 기록

  가. 2014년 6월 18일 12시 44분경 응급실을 

통해 내원함. 내원 당시 혈압 50/30 

mmHg, 맥박 114 회/분, 호흡수 20 회/분, 

체온 36.4 ℃로 측정됨.

  나. 응급수술 시행되었으며, 수술소견상 배안

에 3000 cc 정도의 출혈이 관찰되고, 배

대동맥에 1.5 cm의 파열이 있는 것을 확

인하여 파열부위를 봉합하고, 배대동맥 

안에 스텐트를 삽입함.

  다. 6월 19일 8시 30분경 구불결장의 괴사소

견 나타나 구불결장 절제술 시행함.

  라. 6월 20일 13시 30분경 큰창자 전반에 걸

친 괴사소견 나타나 큰창자 절제술(total 

colectomy) 시행함.

  마. 6월 21일 3시경 작은창자 괴사 소견 나타

나 작은창자 절제술 시행함.

  바. 이후 보존적인 치료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2014년 6월 21일 17시 30분경 사망함.

4. 검사소견

심장혈액에서 리도카인, 부피바카인, 케타민, 

미다졸람, 설피리드, 메트로니다졸 및 아트로핀

이 검출되고, 위내용물에서 리도카인, 부피바카

인, 케타민, 미다졸람 및 설피리드가 검출되며, 

심장혈액 및 위내용물에서 청산염, 유기인제류, 

유기염소제류, 카바메이트제류 및 기타 알칼로

이드류가 검출되지 않음. 

 ※ 참고사항 : 리도카인(lidocaine)은 경막외 마

취, 전달마취, 표면마취 등에 국소마취제로 

사용되며, 항부정맥약으로도 사용되는 약물

임. 부피바카인(bupivacaine)은 전달마취, 경

막외 마취 등에 사용되는 국소 마취제임. 

케타민(ketamine)은 케타라, 케이란(상품명)

등의 성분으로 수술, 검사 및 외과적 처치

시의 전신마취, 흡입마취의 유도 등에 사용

되는 전신마취제임. 미다졸람(midazolam)은 

도미컴(상품명) 등의 성분으로 불면증, 외

과수술 또는 진단처치전 진정 목적 등에 

사용되는 벤조디아제핀계 수면진정제임. 설

피리드(sulpiride)는 항정신병효과 및 진토작

용이 있어 우울 및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

병 치료에 이용되고, 설피리드의 이성질체

인 레보설피리드(levosulpiride)는 에보리드정

(상품명) 등의 성분으로 기능성 소화불량으

로 인한 복부팽만감, 상복부불쾌감 및 속쓰

림, 트림, 구역 및 구토 등에 사용되는 위장

관조절제임. 메트로니다졸(metronidazole)은 

메타졸 주사(상품명) 등의 성분으로 트리코

모나스증, 아메바증 및 혐기성균에 의한 감

염증 치료 및 수술 후 예방에 사용되는 약

물임. 아트로핀(atropine)은 위장관의 경련성 

동통, 담관, 요관의 산통, 방실전도 장애, 

미주신경성 서맥, 마취전 투약 등에 사용하

는 약물이며, 응급처치시에 사용하는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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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정량시험은 시행하지 않음.

혈액 중 리도카인, 부피바카인, 케타민, 미다

졸람, 설피리드 및 메트로니다졸의 함량은 치료

농도범위 이내임. 

5. 설명

이 변사자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1. 사건개요 및 병원기록상 바로병원에서 요추 

3/4간 왼쪽부위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시행 도중 혈압이 떨어지고, 배안출혈 소견

이 나타나 가천대 길병원으로 이송하였고, 

길병원에서의 수술 소견상 다량의 배안출혈

과 배대동맥 파열이 확인된 점,

2. 부검소견상 수술부위인 요추 3번과 4번 왼쪽

면에 접한 배대동맥 부위의 파열을 보는 점,

3. 작은창자의 괴사, 간의 괴사, 콩팥의 급성 세

뇨관 괴사 등을 보며, 이들 소견은 배대동맥 

손상 및 다량의 배안출혈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4. 갈비뼈의 골절과 심낭 전면부의 출혈을 보

나, 이는 인공소생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

고, 그밖에 사인으로 고려할 특기할 질병이

나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5. 검사상 리도카인, 부피바카인, 케타민, 미다

졸람, 설피리드, 메트로니다졸 및 아트로핀이 

검출되나, 이들 약물은 병원 치료 과정 중 

투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함량이 치료농

도범위 이내인 점으로 사망과는 관련이 없는 

것을 생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시신의 사인은 척추수술 

도중 발생한 배대동맥의 파열(traumatic abdominal 

aortic rupture) 및 그로 인한 합병증(다량의 배

안출혈 등)으로 판단하였다. 

증례 2

1. 사건개요

변사자는 55세 여자로, 2014년 9월 11일 00시 

00구  소재  0000병원 중환자실에서 디스크 수

술 중 동맥손상으로 인해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임. 

2. 주요부검소견

변사자는 키 약 160 cm, 몸무게 약 70 kg 가

량으로 시반은 적자색으로 인체의 뒷면에 약하

게 출현되며, 시강은 전관절에 남아 있었다.  

얼굴과 머리에 대한 외표검사상 이마왼쪽부위

에서 국소적인 피하출혈을 보고, 양쪽 눈꺼풀 

결막에서 소수의 일혈점을 보는 외에 특기할 

손상이나 질병을 보지 못하였다. 이마 왼쪽부위

의 피하출혈 외에 머리피부밑연조직, 머리뼈 및 

머리안에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였고  뇌

는 1278 g으로 특기할 점을 보지 못하였다. 목

의 외표검사상 특기할 점을 보지 못하였고 목

의 피부밑연조직과 근육층에서 몸통부위의 주

사흔과 관련된 목 양쪽면의 피하출혈 외에 특

기할 점을 보지 못하였다. 몸통에 대한 외표검

사상 등의 허리부위에서 8.0 cm의 봉합된 절개

부위를 보고, 가슴 가운데 부위에서 인공소생술

의 흔적을 보며, 양쪽 빗장뼈아래부위와 오른샅

굴부위에서 주사흔을 보았다. 

등의 수술부위에서 금속고정물이 삽입된 것

을 보고, 요추의 가시돌기에 절제되어 척수가 

노출된 상태인 것을 보며, 척수를 제거하니 요

추 2번과 3번 사이 왼쪽부위의 디스크가 절제

된 상태인 것을 봄. 수술부위의 척수에서 특기

할 손상을 보지 못하였고,  왼갈비뼈 1번부터 5

번까지와 오른갈비뼈 2번부터 5번까지의 전면

부 골절을 보며, 복장뼈 3/4간의 골절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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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안에서 2300 cc 정도의 출혈을 보고, 양쪽 가

슴안공간에서 혈성액을 보았음.  심장은 278 g

으로 심장동맥, 심근, 판막 및 심내막에서 특기

할 점을 보지 못하고  왼허파 402 g, 오른허파 

574 g으로 양쪽 허파는 빈혈상이었다. 장간막 

및 후복막의 광범위한 출혈을 보고, 간은 1542 

g으로 특기할 점을 보지 못하며, 콩팥(왼콩팥 

124 g, 오른콩팥 144 g), 지라(76 g), 이자(126 g) 

및 위창자길에서 특기할 점을 보지 못하였다. 

엉덩동맥 기시부로부터 4.0 cm 상방의 배대

동맥에서 0.6 cm 및 0.5 cm의 파열부위를 보고, 

파열부위가 요추 2번과 3번 사이 왼쪽의 수술

부위와 접한 것을 확인하였다. 팔과 다리에 대

한 외표검사상 양쪽 팔오금부위와 양쪽 손목부

위에서 주사흔을 보는 외에 특기할 점을 보지 

못하였다. 

3. 검사소견

1. 심장혈액 및 위내용물에서 리도카인 및 에페

드린이 검출되고, 청산염, 유기인제류, 유기염

소제류, 카바메이트제류 및 기타 알칼로이드

류가 검출되지 않음.

 ※ 참고사항 : 리도카인(lidocaine)은 경막외 마

취, 전달마취, 표면마취 등에 국소마취제로 

사용되고, 항부정맥약으로도 사용되는 약물

이며, 응급처치 시에도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음. 에페드린(ephedrine)은 기관지 확장작

용이 있어 감기로 인한 기침, 가래 등에 사

용되는 진해거담제임. 심장혈액에서 리도카

인 및 에페드린의 함량은 치료농도 범위임. 

4. 의무기록요약

1. 안산00병원 기록

  가. 2014년 9월 10일 12시경 5일 정도 지속된 

허리통증과 왼쪽 엉덩이 및 다리의 통증

을 주소로 외래를 경유하여 입원함. CT 

검사상 요추 2/3간 디스크의 돌출

(protrusion)과 요추 3/4, 4/5,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 디스크의 돌출(bulging) 소

견 확인되어, 수술 시행하기로 함.

  나. 9월 11일 8시 45분경 수술(total laminectomy, 

L4, discectomy L4/5, screw insertion L4/5) 

시작하였으며, 수술 도중 혈압 떨어지며 

대량 출혈 소견 관찰되어 12시경 0000병

원으로 전원시킴.

2. 0000병원 기록

  가. 2014년 9월 11일 12시 22분경 응급실을 

통해 내원함. 내원 당시 혈압 71/39 

mmHg, 맥박 102 회/분, 호흡수 18 회/분, 

체온 36.0 ℃로 측정되고, 혈액검사상 

WBC 3330 /ul, Hb 5.1 g/dL, Hct 15.6%, 

Plt 77k/ul, aPTT 39.0 sec, PT (INR) 1.97, 

AST/ALT 9/5 IU/L, BUN/Cr 10.7/0.66 

mg/dL, Na/K/Cl 142/3.3/114 mmol/L로 측

정됨.

  나. 12시 50분경 시행한 복부 CT상 대동맥 

손상 의심 소견 관찰되고, 13시 50분경 

혈관조영술 시행하여 출혈 조절(Angio 

ballooning bleeding control)하고 수술 준비 

중 arrest 발생하여 인공소생술 시행함.

  다.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보존적인 치료 시행

하였으나 호전되지 못하고 2014년 9월 11

일 17시 35분경 사망함.  

5. 설명

 이 변사자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1. 사건개요 및 병원기록상 안산00병원에서 요

추 2/3간 디스크 돌출(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시행 도중 혈압이 떨어지고, 대량출혈 

소견이 나타나 0000병원으로 이송하였고, 고

대안산병원에서의 검사 소견상 대동맥의 손

상이 확인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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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검소견상 수술부위인 요추 2번과 3번 왼쪽

부위에 접한 배대동맥 부위의 파열을 보며, 

배대동맥에서 손상 이외에 특기할 질병을 보

지 못하며, 배안에서 다량의 출혈을 보는 점,

3. 갈비뼈의 골절과 복장뼈의 골절을 보나, 이

는 인공소생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밖에 사인으로 고려할 특기할 질병이나 손상

을 보지 못하는 점,

4. 검사상 리도카인 및 에페드린이 검출되나, 

이들 약물은 병원 치료 과정 중 투여된 것으

로 추정되며, 그 함량이 치료농도범위인 점으

로 사망과는 관련이 없는 것을 생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시신의 사인은 척추수술 

도중 발생한 배대동맥의 손상(abdominal aortic 

injury) 및 그로 인한 합병증(다량의 배안출혈 

등)으로 판단하였다. 

Ⅲ. 과거 발표 사례 

1996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국립과학수

사연구소에서 단순 척추추간판탈출증 수술 도

중 혹은 수술 후 사망한 5예에 대한 주요 주요 

부검소견, 사인(死因), 의료행위와 사인과의 연

관성 유무, 법의학적인 주의점 등은 다음과 같

았다. 

사례 1.

변사자(임00, 남 45세)는 1997년 0월 00일 00 

병원에서 척추 디스크 수술을 마친 후 의식을 

회복치 못하고 있다가 2일 뒤 중환자실에서 사

망한 사건으로 변사자의 체격 및 영양상태는 

양호한 상태였으며 주요 부검소견으로는 요추 

부위에서 4개의 나사(스크류) 삽입을 포함한 수

술흔(나사 고정술, transpedicular screw fixation 

등이 포함된 척추궁 절제술, laminectomy)을 보

며 주변의 조직내로 광범위한 출혈이 동반된 

소견과 함께 젤폼 등이 충전(packing)되어 있는 

소견을 봄. 후복막강을 개검하여 양식에 따라 

혈관을 박리하니 복대동맥, 총장골동맥, 하대정

맥, 총장골정맥 등 큰 혈관에서는 특기할 소견

을 보지 못하나 정맥내로 물을 주입하니 요추

부위에서 하대정맥으로 유입되는 소위 분절정

맥(segmental vein, 일명요추정맥, lumbar vein)이 

시작되는 부위의 정맥총(venous plexus)에서 물

이 새어 나오는 소견을 보고, 이를 따라 박리하

니 주변에 혈종이 형성되어 있는 소견을 보았

음. 

Table 1. Clinical Summary of autopsied cases

case Sex Age Clinical course Causes of death

1 M 45
Died after 2 day of
operation 

Injury of venous plexus at the segmental vein of lumbar vein  

2 M 58
Died after 21 hours of 
operation 

Rupture at the bifurcation site of iliac artery 

3 F 37 Table death Rupture of left common iliac artery and vein

4 M 64
Died after five hours of
operation with hypotension

Perforation of left iliac artery

5 F  56
Died after 1day of
operation with hypotension

Perforation of inferior venac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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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변사자는 스크류 

삽입을 포함한 침습적인 의료 행위를 받던 도

중 수술 부위에서 과량의 출혈이 발생되어 저

혈량성쇼크가 발생,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또한 변사자의 신장이 190cm이고 고도의 비만

인 소견을 보이는 등 정상인에 비하여 각 장기

가 크며 이에 따라 정상인에서는 쉽게 인지되

지 않을 정도의 작은 정맥 들이 매우 커서 수

술 도중 보다 쉽게 손상을 받았을 가능성과 아

울러 엎드려 수술을 받는 도중 비만으로 인하

여 정상인에 비하여 정맥압이 상승 되는 등의 

이유로 정상인에 비하여 보다 맣은 출혈이 유

발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음. 

사례 2.

변사자(김00, 남자 58세)는 평소 척추 디스크

로 약을 먹어 오던 중 1994년 0월 00일 00병원

에서 09:30경 수술을 시작 동일 15:30경 수술을 

마치고 안정을 취하던 중 다음날 12:30경 사망

하였다 하고, 주요부검소견으로는 요배부에서 

수술흔을 보고 내부 검사상 후복막강 전반에 걸

친 광범위한 다량의 출혈 소견을 보며 출혈원을 

검색키 위해 복부 대동맥을 절개하니 복부대동

맥 전반에 걸쳐 고도로 진행된 죽상동맥경화의 

소견을 보며 이들 죽종성반점(complicated 

atheromatous plaque)에 광범한 석회침착, 궤양의 

형성, 탄력섬유의 소실 등 일련의 이차적인 변

화가 동반된 소견을 볼 수가 있고, 장골동맥이 

분지하는 곳의 2.5cm 상방에 위치한 죽종성반

점의 중심에 형성되어 있는 궤양 부위가 천공

되어 있는 소견을 봄. 대동맥의 천공이 있는 위

치의 제4-5번 요추간에서 수술자국을 봄. 심장 

중량 530gm으로 심비대 및 고도의 관상동맥 경

화 소견을 봄. 등의 부검소견을 종합하여 1) 복

부대동맥의 천공 및 이에 의한 광범위한 다량

의 후복막강내출혈을 볼 수 있는 점, 2)실혈사

(失血死) 시에 관찰되는 일반적인 소견이 인정

되는 점, 3)심장에서 사인이 될만한 병변을 볼 

수 있으나 본 건의 경우 직접적인 사인과 무관

한 점, 4) 이상의 소견 이외에 사인과 연관시킬

만한 이상소견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복부대동맥의 천공에 의한 실혈사로 생각하였

으며, 참고사항으로 복부대동맥에서 전반적으로 

고도로 진행된 죽상동맥경화의 소견을 볼 수 

있으며, 천공부위가 석회가 침착되고 궤양이 형

성되어 있으며 탄력섬유의 소실이 있는 죽종성

반점의 중심인 점에 비추어 본 건과 같은 디스

크 수술에 있어서 정상인과는 달리 수술기구에 

의한 물리적 조작에 용이하게 파열될 가능성을 

언급하였음. 

사례 3.

변사자(박00, 여자 37세)는 1900년 0월 00일 

08:00경 허리디스크 수술 도중 과다 출혈로 인

해 사망하였다 하고, 주요 부검소견으로는 상당

량의 복강내출혈과 광범위한 후복막강출혈을 

보며, 후복막을 절개하여 외과적(의인성) 손상

을 입은 혈관에 대한 수술을 시도한 소견을 봄. 

좌총장골동맥에서 결찰부위가 2곳(복대정맥이 

좌우측 총장골동맥에서 나뉘는 부위에서부터 

각각 0.7cm, 2.7cm 아래쪽) 있으며 이들 사이에

서 동맥의 내측이 파열된 소견(길이 1.2cm이며 

혈관내막 일부가 고리모양으로 밖으로 노출됨)

을 보고, 같은 위치의 인접한 좌총잘골정맥의 

외측에서 파열부위(길이 1.5cm, 봉합되어 있음)

를 봄. 파열된 혈관 바로 뒤쪽에 위치한 제4,5

번 요추간원판의 섬유륜과 전종인대가 천공되

어 있음을 보고 요추를 적출한 후 상기 추간원

판을 절개하여 보니 천공부위의 섬유륜이 손상

되어 있는 소견을 봄. 천공부위에 섬유륜과 전

종인대에서 파탄된 혈관과의 유착소견이나 선

천성 또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섬유륜의 결손

을 보지 못함. 또한 동정맥간의 동정맥루의 소

견을 보지 못함. 등과 같은 해부 소견을 종합하

여 본 변사자는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수술 중 좌측총장골동맥 및 정맥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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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의인성) 손상이 발생된 점이 인정되며 이

로 인해 대량의 복강내출혈이 일어나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였음. 

또한 혈관의 외과적 손상의 발생 원인으로서 

수술 전에는 파악하기 어려운 섬유륜과 전종인

대에서 파탄된 혈관과의 유착, 선천성 또는 퇴

행성 변화에 의한 섬유륜의 결손, 동정맥간의 

동정맥루 등을 임상적으로 고려하였으나 해부

소견상 수술 및 출혈 부위에서 이러한 기존의 

병변을 보지 못하며, 혈관 손상 부위의 섬유륜

과 전종인대가 천공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수

술기구(뇌하수체 겸자)가 섬유륜 전반부를 관통

하여 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한 것으로 판

단된다는 견해를 첨부하였음. 

사례 4.

변사자(심00, 남자 64세)는 1900년 0월 00일 

09:30경 척추 수술을 시작한 뒤 15:30경 수술이 

끝났으며 17:00경 혈압이 떨어지며 17:15경 혈

압이 체크되지 않다가 이 후 심폐소생술을 시

행하고 다량의 수혈을 하였으나 20:50경 사망하

였다 하고, 주요 부검소견으로는 요추부와 왼쪽 

둔부에서 수술흔을 보고, 수술부위를 절개하여 

보니 요추,천추 부위에서 금속 고정물이 부착되

어 있고 좌측 장골 일부를 떼 내어 요추의 수

술부위로 골을 이식한 소견을 봄. 복강내에 약 

1,600ml 가량의 혈성액이 고여 있는 소견을 보

고, 골반강, 후복막강 및 장간막 등에서 광범위

한 대량출혈 소견을 봄. 5번 요추 하방-천추 상

방 부위의 척추 수술 부위에 금속고정물(TSRH

시스템)이 부착되어 있는데 천골 좌측 부위의 

나사가 돌출되어 있고 이 부위에서 좌측 장골

동맥이 천공된 소견을 보며, 정맥과 더불어 대

동맥 및 장골동맥 등 대부분 혈관 들은 주행이 

정상보다는 다른 양상을 취하며 동맥들은 동맥

경화가 동반된 소견을 봄. 

이상의 소견을 종합하여 본 변사자는 수술 

도중 좌측 장골동맥이 천공되어 이로 인한 대

량출혈이 발생되고, 비록 대량 수혈 등의 치료

를 하였으나 저혈량성쇼크의 기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혈관주행이 정상보다는 

상이한 주행을 하고 있어 이러한 악결과를 유

발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됨을 법적판단에 참고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언급을 하였음. 

사례 5.

변사자(최00, 여자 56세)는 1900년 0월 00일 

10:00-15:10경까지 척추관 감압술 및 후방고정

술 수술을 실시하고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도중 

동일 18:00경 혈압이 저하되어 혈액을 투여하는 

등의 처치를 하였으나 익일 15:45경 사망하였다 

하고, 주요 부검소견으로는 요추 부위(제3-5번)

에서 추궁절제술, 추간판절제술, 척추 후방 고

정술(좌.우 각 3개씩의 나사못으로 2개의 금속 

봉이 종으로 고정된 소견) 및 골이식에 합당한 

소견을 보며, 떼어진 골조직을 이용한 골편들, 

지혈용 이물(젤폼) 및 응고된 혈액 등이 충전

(packing)된 소견을 보고, 주변의 조직내로 광범

위한 출혈이 동반된 소견을 봄. 후복강을 개대

하니 후복강내의 연조직 및 후복벽을 형성하는 

근육층 등에서 고도의 광범위한 출혈(약 500ml 

정도만 측정 가능하며 나머지 출혈량은 측정하

기 불가능한 스며든 형태의 출혈로서 육안적으

로 볼 때 대량으로 추정됨)을 봄. 하대정맥(하

방 분지로부터 약 2.0cm 상방)에서 천공 소견을 

보고, 그 후방에서 금속성 나사못의 첨부가 돌

출된 소견을 보는 바, 제4번 요추 부근의 우측 

하방 부위에서 나사못의 일부가 요추골내에 완

전히 고정되지 못하고 그 첨부 등이 노출된 소

견을 봄.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본 변사자는 제4번 

요추의 척추전방분리증 및 척추관 협착증 등으

로 추궁절제술, 추간판절제술 및 척추 후방 고

절술을 시행하던 중 대량 출혈이 발생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부검시 나사못의 위치 이상으

로 노출, 그 첨부가 돌출되어 전방의 하대정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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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천공을 초래한 소견을 보고, 그 주변으로 광

범위한 고도의 출혈을 보는 바, 변사자의 사인

을 요추부 수술에 합병된 출혈에 의한 저혈량

성쇼크로 판단하였음. 

IV. 고찰

1911년 Goldthwait5)가 처음으로 요추간판 질

환으로 소위 좌골 신경통이 일어난다고 하였고 

Hibbs1)가 척추 융합의 기술을 소개하였으며, 

1934년 Mixter와 Barr2)가 추간판탈출증의 개념

을 발표한 이래 현재까지 수많은 환자들이 좌

골신경통 및 하지의 능력상실 등으로 요추 수

술을 받아왔다. 1929년 Dandy6)가 처음으로 요

추사이에 탈출된 연골을 수술 제거함으로 치유

한 바 있다.  그 후 이 질환에 대하여 조직학적 

생화학적, 생물역학 및 수술기법 등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추간판탈출증 환자는 대개 안정 및 기타의 

비수술적 요법으로 증상의 호전을 경험하나 문

헌에 의하면 약 10%에서 외과적 처치를 요한다

고 한다7)8).

이러한 요추간추간판탈출증은 그 탈출방향에 

따라 척추강내로 탈출하여 신경근을 압박하는 

형태(intraspinal), 요추간공(intervertebral foramen), 

추간공 밖(extraforaminal) 탈출 등의 3가지 유형

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이 중 extraforaminal 

형태의 요추 추간판탈출증 환자의 수술적 치료

에는 통상의 midline hemilaminectomy 만으로는 

환부가 충분히 노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환부를 충분히 노출시키기 위하여 partial 또는 

complete unilateral facetectomy를 시행하는 경우 

척추 불안정 및 계속되는 수술 후 통증 등이 

문제가 된다고 하나  각각의 자세한 수술방법 

등에 따른 문제점 들이나 수술 술기 등은 해당 

과목의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언급을 생략하기

로 한다. 

또한 추간판탈출증 진단에 있어서 과거에는 

지용성제제인 pantopaque을 이용하여 척수조영

술을 시행하였으나 최근에는 수용성제재인 

Metrizamide를 이용하여 척수조영술을 시행하여 

신경근의 주행을 더욱 선명히 알 수 있게 되었

다. 그러나 이러한 척수조영술은 요추천자로서 

척수강내에 조영제를 주입해야하는 고통이 있

으며 또한 조영제로서 인한 부작용이 있는 등 

단점이 있다. 이러한 척추조영술이 추간판탈출

증 진단에 가장 보편화되고 있으나 이 진단법

으로는 추간공 및 추간공 외부의 병소 규명에

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최근 전산화단층촬영기

가 개발되고 1980년대부터는 연부조직해상력이 

높은 제3세대 CT(computed tomography)기가 개

발되면서 척추 CT scan 만으로 요추간판탈출증

의 진단이 가능해졌다. 근래 이용되고 있는 CT 

및 CTM은 척추강 내외의 병소 뿐만 아니라 척

추강 및 척추간공 협착 소견까지 규명가능하나 

신경근 및 주위 유착현상 규명에는 아직도 미

흡하다 하겠고 최근에는 MRI 이용으로 더욱 

진단 적중률을 높이고 있다9). 

추간판탈출에 대한 수술요법은 보편화되고 

있으나 수술 결과는 진단의 정확성, 수술 적응

증, 집도자의 수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Stauffer와 Coventry10)는 수술 요법의 적응증으로 

환자선택에 신중을 가할 것을 주장하였다. 

물론 수술은 나름대로의 적응증 중 심한 신

경증상이나 신경증상의 악화가 있을 때 또는 

고식적인 방법으로 치료되지 않는 좌골 신경통

이 있는 경우에 수술을 시행한다고 하나 대체

로 15% 정도에서는 실패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11)12)13).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 즉 디스크 수술 

후에도 요통이나 하지의 통증이 재발하거나 지

속적으로 호소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어 계

속 의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일괄 실

패한 요추간판  탈출증후군(Failed Back Surgery 

syndromes : FBSS)이라고 한다12)14)15)16)17). 

이러한 FBSS는 요추부의 수술 후에도 증상

의 호전이 없는 경우를 뜻하나 그 판단 기준은 

저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체적으로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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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지속적으로 통증이 남아 있거나 수술후 일

시적인 통증의 호전이 있었으나 통증이 재발된 

경우를 말한다. 전자의 경우 명백히 FBSS 로 

간주할 수 있겠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즉 후자의 경우 수술 후 통증

의 호전기간이 얼마나 지속되었느냐에 따라 

FBSS와 재발성 요추간판탈출증과는 엄 히 구

분하기가 어렵게 된다. 

FBSS의 정확한 발생빈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15) 대체로 10%-40%의 빈도로 보

고 있으며 적어도 35% 이상으로 보고 있다
18)19)20)21).

FBSS의 원인은 수술 환자의 선택을 잘못하

였거나 수술 전의 진단이 부정확하여 수술을 

적절히 시행하지 못했거나 수술수기상의 잘못

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22)23).

Long등15)의 보고에 의하면 첫 수술시 검사상

에서 정상이었거나 비특이성 퇴행성 추간판탈

출증이 있었던 경우가 66.7%였다고 보고하였다. 

미국 신경외과학회(AANS) 및 미국 정형외과학

회(AAOS)도 정확한 수술 적응증에 적합한 대

상이 되지 않은 환자가 67%였다고 보고하였다
23). 또한 Herithoff 등22은 FBSS의 많은 원인이 

적절한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해 보지 않고 수

술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FBSS의 또다른 흔한 원인은 수술이 부적절

하게 시행한 경우이다. Burton등18)19)은 57%-58% 

환자가 수술전 및 수술 시야에서 lateral recess 

stenosis를 간과하였거나 수술시 적절히 치료하

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Herithoff 등은 

경험있는 수술자라도 수술시야에서 root 

compression을 간과하기 쉽다고 지적하였다. 박

형천 등24)에 의하면 FBSS의 가장 흔한 원인은 

수술이 부적절했던 경우로 전체 환자의 40%였

다고 하며 이들 중 대부분이 다발성 퇴행성 척

추증 혹은 퇴행성 척추전전위증 등 명백한 요

추관협착증이 있었던 환자를 요추관협착증의 

해결없이 부분 추궁절제술에 의함으로서 수술 

후 요추관협착증에 의한 증상이 그대로 잔존하

였거나 오히려 악화된 경우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 환자에게는 수술전 정확한 진단하에 수술

방법 및 범위를 결정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여

야 했으리라 생각되며 또한 요추추간판탈출증

의 수술시에는 디스크를 제거한 후에도 신경주

위의 압박 유무를 면 히 관찰하여 충분한 감

압을 시켜 주어야 한다는 보고를 하였다. 

또한 일부 환자의 경우에서 결핵성 척추염, 

척수종양, 척수염 등을 수술전에 진단을 하지 

못하고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오인하여 수술한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이들 모두가 척수조영술 

만으로 진단을 하였으며 척수조영술 검사시 조

영제의 양이 불충분 하였거나 디스크 발생이 

높은 하 요추부만 검사하였기 때문에 요추 상

부에 발생한 종양등을 간과한 경우였으며 또한 

임상증상 및 신경학적 소견과 방사선 소견을 

등한시 하여 진단이 적절치 못한 상태에서 수

술한 경우였다고 한다. 한편 본 연구소에서 부

검을 실시한 경우에서는 이러한 명백한 오진 

하에 수술을 한 경우는 없었으나, 앞으로는 부

검을 실시하기 전 혹시 이러한 오진하에 수술

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50년대 초반 디스크 수술 후 실패에 대한 

첫 보고25)가 나온 이래 여러 저자들에 의해 나름

대로 FBSS의 원인에 대한 분석들이 보고되고 있

는데 대별하여 보면 첫째 부적절한 수술전 진단, 

둘째 부적절한 환자의 선택, 셋째 수술 수기상의 

문제나 의원성 합병증(iatrogenic complication) 및 

넷째 디스크 탈출의 재발 등이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한다.

요추간판 탈출증 환자의 수술 합병증은 보고

에 의하면 가장 위급한 합병증은 복강내혈관의 

손상이며 다음으로 신경근의 손상에 의한 발의 

거상운동불능이나 마미총 신경손상 등에 의한 

하지 운동미약, 괄약근 장애에 의환 배뇨 및 배

변 장애라고 하며 그 외 피부유합치료지연, 경

막외혈종, 체액의 저류 및 간판염 등을 들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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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Armstrong26)은 요추간판 탈출에 대한 

수술 이후 증상이 지속되거나 재발한 예를 분

석하였는데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진

단에 있다고 했으며 1) 수술시 정확한 병소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2) 병소가 2개 이상일 때 

한 병소만 수술한 경우, 3)잔유수핵의 재탈출, 

4)신경근 손상 및 유착, 5)수술 상하부위의 새

로운 추간판의 탈출, 6) 신경근에 이미 불가역

적 손상으로 수술 후 기능회복이 되지 않는 경

우, 7) 수술 중 척추 후관절면을 손상시킨 경우, 

8) 수핵제거 후 추간관절염이 발생된 경우, 9)

수술 후 감염 등을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하

였다. 

척추 추간판탈출증 수술시 혈관 손상은 주로 

제4-5번 요추 수술시 가장 많이 발생하며, 다음

으로는 제5번 요추-제1번 천추 사이, 그 다음으

로는 높은 레벨의 척추 수술시 발생하는 것으

로 되어 있다. 이 이유로는 제4,5번 요추가 가

장 증상이 많은 수술부위 이기는 하지만 그림

과 같이 해부학적으로 제4-5번 요추 앞에 큰 혈

관들이 분포하기 때문에 총장골동맥 및 정맥이 

주로 손상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1. Location of the large vessels. The aortic 
bifurcation is usually at the level of the L4-5 
intervertebral disc, and the common iliac veins 
join slightly distal to this point.

이러한 혈관 손상시 Birkeland와 Taylor 등은 

치사율이 78-89%라고 보고한 바 있다

혈관 손상은 대부분 뇌하수체 겸자(pituitary 

rongeur)로 수핵을 제거하는 과정 중 뇌하수체 

겸자가 섬유륜 전방부를 관통하면서 혈관을 물

고 뜯을 때 발생하며 그 다음으로는 curette 과

정 중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Frreema은 

pituitary 겸자가 가장 주된 기구라고 말하였다. 

뇌하수체 겸자가 전방 섬유륜을 통과할 당시 

주요 혈관이나 내부 장기가 손상을 받는 기전

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Fig. 2. The aorta and veins lie close to the anterior 
aspect of the disc space as drawn on an axial CT

Fig. 3. The usual manner in which the aorta is damaged

섬유륜 파열과 같은 합병증은 1/1,000-1/6,000 

정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 혈관 손상과 같은 

합병증은 1/1,000-5,000 정도에서 나타난다고 하

며, 장관이나 요도의 손상은 더욱 드문 것으로 

되어 있다. 해부학적으로 대동맥과 하대정맥은 

척추의 앞 부분을 지나고 있고 요추 4-5번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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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분지(bifurcation)를 이루고 있다. 총장골동

맥은 제5번 요추와 제1번 천추의 anterolateral 

면을 지난다. 요도는 척추의 anterolateral 면을 

복막후강 쪽으로 가까이 지난다. 따라서 80% 

이상의 혈관 손상은 요추 제4-5번 사이에서 그

리고 좌측 장골동맥에서 일어난다. 반면 혈관 

손상이 없는 상태의 소장의 손상은 주로 제5번 

요추 및 제1번 천추 사이에서 일어난다. 

대부분의 수술시 집도의의 수술방법의 잘못

으로 인하여 전방 섬유륜이나 전방 종인대의 

천공을 초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으로 전방섬유륜이나 전방 종인

대의 천공은 기존의 손상이 있을 경우 쉽게 일

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집도자가 부지불식간에 혈관 손상을 입히

는 경우는 

1) 섬유륜 전방부의 선천성 또는 퇴행성 변

화로 인한 결손이 있어 섬유륜의 저항없이 뇌

하수체 겸자가 결손부위를 관통하는 경우와(7% 

anterior and 6% lateral annular tear)

2) 만성 디스크가 있는 환자에서 섬유륜과 

혈관 주변에 섬유소로 인한 유착이 있는 상태

에서 수핵을 잡은 뇌하수체 겸자를 후방으로 

잡아 끌 때 섬유륜과 유착된 혈관 벽이 같이 

잡아 뜯길 경우 파열될 수 있다27).

그러나 본 연구소에서 부검을 실시한 예에서

는 이러한 선천성 이상을 가진 예는 하나도 없

었다. 드물기는 하지만 이러한 혈관 손상이 혈관

의 바깥층에만 손상을 입혀 delayed arteriovenous 

fistula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즉 요추부 수술 

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동정맥루(arterivenous fistula)가 발생할 

수 있는 데 때로는 수술 후 24시간후부터 12개

월사이에 발생할 수 있다. 

Fig. 4, 5. Mechanism of vascular rupture in preexisting 
lesion 

    

 또한 만약 그 손상이 내부 장기(요도, 소장, 방

광 등)에만 국한되고 혈관에는 손상을 입히지 

않을 경우, 때로는 수술 후 며칠정도까지 증상

이 없이 지낼 수도 있다. 

1946년 Linton 과 White가 디스크 수술 중 주

요혈관 천공에 대해 처음 보고를 하였으며 이 

당시 하대정맥과 우측 총장골동맥 사이의 

fistula 형성을 보고하였으며 당시 환자는 수술 

후 9개월만에 high-output cardiac failure에 빠졌

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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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7.  Mechanism of vascular rupture in fibrotic 
adhesive lesion

수술 후 흔히 발생되는 동정맥루는 우측 총

장골동맥과 우측 장골정맥 사이(29.1%), 좌측 

총장골동맥과 좌측 총장골정맥 사이(25.5%), 우

측 총장골동맥과 하대정맥 사이(21.8%), 우측 

총장골동맥과 좌측총장골동맥 사이(12.7%), 그 

외(10.7%)이다.

Janster와 Rich에 의하면 73예중 27예에서 볼 

수 있는 증상으로 high-output cardiac failure with 

cardiomegaly가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하였다. 

심비대 혹은 복부로 들리는 bruits 가 특히 45

세 이전의 환자에서는 의심해볼만한 증상이라

고 하였다. 그 외 다른 증상들로는 하지(下肢) 

맥박의 이상, thrombophlebitis, 복부 통증, 디스

크간 혈종, 하지 통증, 하지 부종(浮腫), 정맥류, 

서혜부 통증, 폐혈전색전증 등이다. 

 

Fig. 8. Mechanism of simultaneous rupture of artery and 
vein

이러한 혈관 손상이 발생하게되면 저혈압과 

복부 팽만 등의 증상을 회복실에서 볼 수 있다. 

이때에는 요추부 혈관 손상을 인지하고 즉각적

인 처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술중이거나 

수술 후 인지할 수 있는 점으로는 1) 척추간 사

이에서 현저한 출혈이 있거나 피가 차오르는 

경우, 2) 빈맥(tachycardia)이 동반된  저혈압 3)

복부강직 혹은 종괴가 만져지는 경우이다. 때로

는 특징적인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보고에 

따르면 50% 이내에서 척추간에서 출혈이 발생

하였다고 하며 더구나 DeSaussure's series 에서

는 50%이내에서 조기 인지가 어려웠다. 마취효

과로는 설명이 어려운 원인불명의 저혈압이 조

기발견의 가장 민감한 방법이 된다고 하였다. 

때로는 개방된 수술 시야로 심각한 출혈이 솟

아올라 오며, 이때 집도자는 즉시 창상을 봉합

하고 환자를 복와위로 체위를 변경시킨 후 혈

관 전문 외과의가 도착할 때까지 개복술을 하

고 출혈 부위를 찾아 그 곳을 압박하며 지혈한

다. 혈관 전문의는 신속히 혈관 결손 부위를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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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야 한다. 문헌조사에 의하면 혈관 손상시 

수술 시야로 출혈이 올라오는 경우가 50% 정도

밖에 되질 않아서 모든 예에서 솟아오르는 출

혈로서 혈관 손상을 감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수술 시야에서 출혈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내출혈로 인한 혈압의 급강하가 발생할 경우도 

혈관 손상을 의심하고 대처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경험이 많은 신경외과 전문의

가 수술을 한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혈관손상

이 발생할 수 있다고는 하였다.  또한 환자 자

신의 해부학적인 변형(anomaly)이 있는 경우 이

러한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소에서 부검을 실시한 5예에서는 상

기와 같은 선천적 결함이나 異常이 있던 경우

는 없었다. 다만 1예에서 동맥경화가 심하게 진

행된 결과 혈관벽이 상당히 딱딱하게 변해있는 

상태에서 천공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다. 이 경

우는 부검을 통하여 집도의가 혈관벽 탄력성 

상실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한 결과 실수할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하여 언급을 한 경우도 있

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경우에서 특별히 수

술전부터 섬유륜과 혈관 주변에 섬유소로 인한 

유착이 있었거나 하여 수핵을 잡은 뇌하수체 

겸자를 후방으로 잡아 끌 때 섬유륜과 유착된 

혈관 벽이 같이 잡아 뜯어지거나 하여 혈관이 

파열된 경우는 없었다. 

그 외에 해부학적인 구조상 동맥과 정맥이 

동시에 손상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우나 선천성

으로 그 부위에 동정맥루가 있다든지 하면 동

시에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겠다.

이러한 척수혈관기형은 태생기 3내지 6주 사

이에 척수혈관의 형성 과정에서 모세혈관의 형

성부전으로 동정맥간에 비정상적인 shunt가 발

생하여 척수혈액 순환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비교적 드문 질환이었다. 그러나 최근 MRI, CT 

및 선택적 척수혈관조영술과 같은 신경방사선

학적 진단술의 발달로 종래에 진단이 어려웠던 

척수혈관기형의 진단이 용이하게 되었고 아울

러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척수혈관의 기형은 발생부위에 따라 

경수부, 흉수부, 흉.요.천수부의 3가지로 나눌 

수도 있다. 

Type 1 : 1개의 혈관이 cork-screw 모양으로 

상하로 뻗은 single colied unbranched type으로 

성인에 빈번하다. 

Type 2 : 발생빈도는 적으나 1개의 혈관이 

척수후면에 있는 작은 혈관총에 들어가는 

glomus type

Type 3 : 젊은 연령층에서 여러개의 큰유입

동맥(流入動脈, feeding artery)을 가지고 조기에 

정맥상이 나타나는 rapid flow lesion의 juvenile 

type

그 외에 low flow lesion과 high flow lesion으

로도 분류할수 있는데 high flow lesion은 선택

적혈관조영술에서 contrast clearance가 5초 이내

인 경우이고 low flow lesion은 그 이상인 경우

로 분류할수 있다. 척수내 high flow lesion 인 

경우는 수술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다28)29). 

Fig. 9. Arteriovenous malfomations of the spinal cord

즉 이러한 척수혈관기형의 발생빈도는 선택

적 혈관조영술이 소개되기 이전에는 모든 중추

신경계에 발생한 혈관 기형의 3.3%에 불과했으

나 그 이후에는 40%까지도 보고되고 있다. 일

반적으로 척수의 혈관성 공간점유성 병변의 

10% 정도가 척수혈관기형이다. 남자에 많고 20

대에서 60대까지 비교적 균등하게 발생하며 호

발부위는 흉요천수부(60%), 상부흉수(28%), 경

수(12%)의 순이며 대부분(80%)에서 척수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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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수술 전 이미 운동 또

는 지각장애와 방사통, 좌골신경통 같은 동통이 

나타나고 때로는 배뇨, 배변 장애 및 성기능 장

애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술전

에 이와 같은 병변이 존재할 가능성을 쉽게 배

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소에서 부검을 실시한 예 중에는 동

맥과 정맥이 동시에 파열된 경우가 있었으나 

이 건에서는 동정맥루와 같은 선천성 이상(異

常) 소견이나 동맥경화와 같이 실수할만한 이상

(異常) 소견이 없었기에 명백한 의료과오로 판

단되었다. 

한편 이와같이 디스크 수술과 연관되어 부검

을 실시할 경우 또하나 고려하여야 할 점으로

는 섬유륜 주위에 혈관유착으로 인해 혈관 손

상을 받을 경우에는 혈관 손상이 있다 하더라

도 유착 자체의 복원력과 앙와위로 인해 상승

된 복압 때문에 혈관 손상 부위가 다시 닫혀 

출혈이 억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복와위로 

자세가 변환되면 복압이 다시 떨어지면서 혈관 

손상부위를 막고 있던  조직이 혈압에 의해 

려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

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요추간판탈출증 환자의 외과적 치

료성적은 80-90%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보

고들이 있으나 수술 수기 및 방법의 향상과 엄

격한 환자의 선택이 수술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상의 문헌을 고찰하고 부검 예를 

살펴본 결과 디스크 수술 후 사망한 예를 부검

할 경우 법의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있

어 유념을 두고 부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1)  철저히 환자를 선택하였는가? 

2) 정확한 진단 및 적절한 수술법을 택하였

는가? 

3) 수술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신경근이나 

facet의 손상 없이 신경근을 충분히 감압시키고 

디스크를 충분히 제거해 주었는가? 

4) 또한 요추간판 탈출증 이외의 질환도 요

추간판 탈출증과 유사한 증상이 있음을 항상 

생각하고 따라서 세심한 병력 조사 및 충분한 

요추간판 탈출증과 이외의 질환을 감별하였는

가?

V. 결론

일반적으로 디스크 수술후 수술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후유증이 발생은 되나 디스크 수술

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서 단순한 척추 추간판 수술 도중 혹은 수술 

후 사망한 5예를 경험하였기에 각각의 주요 부

검소견, 수술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여부, 또한 

이러한 추간판 탈출증 수술과 관련된 부검시 

법의학적인 주의점, 그에 따른 해석 등이 중요

할 것으로 판단되어 문헌고찰과 더불어 각각의 

사례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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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ry adrenal insufficiency-related death caused by iatrogenic steroi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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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drenal insufficiency is caused by either primary adrenal failure or by hypothalamic-pituitary 

impairment of the corticotropic axis which is predominantly due to long-term glucocorticoid treatment or 

by pituitary disease. Primary adrenal failure is a rare disease that is life-threatening when overlooked 

while adrenal failure secondary to hypothalamo-pituitary disease is a common clinical problem that has 

serious impact on the quality of life. Recent data suggests that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many 

patients with adrenal insufficiency is more severely impaired than previously thought and that current 

hormone replacement strategies are insufficient to prevent increased morbidity and mortality due to the 

disease. Here we report two cases of iatrogenic adrenal insufficiency-related death that was induced by 

drugs and local injection.

Keywords :  Adrenal Insufficiency, iatrogenic, secondary, forensic autopsy

 

Ⅰ. 서론

부신기능저하증이란 적절한 양의 스테로이드

호르몬, 특히 코르티솔과 소디움 재흡수, 포타

슘 분비 및 수분저류에 작용하는 미네랄코르티

코이드인 알도스테론 등을 분비되지 않는 상태

이다1). 증상으로는 저혈당, 탈수, 체중감소, 전

신 무력감, 피곤, 어지러움 등을 보이며 심한 

경우 저혈압 심혈관 허탈 및 사망에 있으며 특

히 스트레스, 사고, 수술 및 심한 감염 등 급성 

질환 상태에서 “기능적인” 혹은 “상대적인” 부

신기능저하 증이 발생할 수 있다. 수술, 패혈증, 

쇼크와 같은 급성 질환상태에서 는 정상적으로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이 자극되어 혈중 코

르티솔 농도가 정상의 4-6배 증가하고 일중 변

동도 소실되는데, 이때 반응이 부적절하여 코르

티솔 농도가 증가하지 않으면 혈압강하, 쇼크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2). 부신기능저하증의  

원인으로는 에디슨병이나 선천성 부신 과증식 

같은 부신 자체에 병변이 있는 일차성 부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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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저하증과 뇌하수체나 시상하부의 억제 등 이

차성 부신기능저하로 나뉠 수 있으며 이차성 

부신기능저하증 중 가장 흔한 원인은 외인성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우리

는 부검 실무에서 접하기 힘든 외인성 부신기

능저하증으로 인한 사망사례 2건을 통해 사후

검사에서 부신기능저하증의 진단이 적절한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증례

1. 증례 1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인해 Tacrolimus, MTX, 

Prednisolone, Folic acid, Celecoxiv, Eperisone, 

Sulfasalazine, Solifenacin 등을 비정기적으로 복

용해오던 54세 여자가 충수돌기염으로 진단받

았다. 충수돌기염 수술 후 2일경 37~37.8℃로 

미열이 있었으며 이후 특기할 소견이 없어 수

술 후 3일째 퇴원하였다. 유족의 진술에 의하면 

퇴원당시 눈에 띠게 몸이 부어있었고 퇴원당일 

저녁 눈떨림, 어지러움, 구역질을 하며 침을 흘

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

나 사망한 것이다. 부검은 사망 3일후 시행되었

다. 변사자는 전신에서 심폐소생술에 의한 손상

(복장부위 피부까짐, 멍, 피부밑연조직의 출혈)

을 제외하고 사망에 이를 만한 손상은 없었으

며 맹장 주변 수술부위에서 염증소견을 보았으

나 배안으로 염증이 파급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경도의 심장동맥경화 외 내부실질

장기에서 특기할 병변은 보지 못했으며 양쪽 

부신에서도 특기할 병변을  보지 못했다. 사후

검사상 약독물에서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이 검

출되지 않았으며, 눈유리체액의 임상검사에서 

특기할 대사이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혈액

배양에서도 특기할 균이 검출되지 않는 등 전

신의 감염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었다.   

2. 증례 2

Fig. 1. epidural hematoma in L1/2 level

척추협착증 및 무릎관절염을 앓던 68세 여자

로 개인병원에서 이용한 11개월간 약 일주일간

격으로 총 40회 이상의 선택적신경차단술, 4회 

가량의 관절강내주사 치료를 받아오던 68세 여

자로 허리부위에 동일한 주사를 맞고 급격히 

허리 및 하지통증이 악화되어 3차병원으로 전

원되었다. 의무기록상 개인병원에서 사용한 주

사제에 스테로이드 성분(triamcinolon acetate)이 

섞여있었다. 입원당시 37.8℃ 가량의 미열이 있

었으며 영상검사에서 허리뼈 1~2번의 경막하출

혈, 혹은 경막외염증 의심되었으나 혈액검사에서 

특이소견 없어 5일정도 보존적 치료 후 퇴원하

였으며 2일 후 집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부검은 사망 하루 후 시행되었다. 부검소견에서 

허리뼈 1~번 주변 소량의 경막외출혈 외에 척추

강내 특기할 소견은 없었으며 척수의 조직검사

상에서 백질내 유전분소체(corpora amylacea) 침

착 등 비특이적인 소견 외에 특기할 감염의 증

거는 보이지 않았다. 전신에서 심폐소생술에 의

한 손상(갈비뼈 골절, 혈심낭, 심장파열 등)과 

팔과 다리의 다양한 시기에 형성된 표재성 멍 

외에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였고 약독물검사

상에서 평소 복용하던 정신과약물(리스페리돈, 

졸피뎀아미트리프틸린, 쿠에티아핀 등)과 진통

제 성분(트라마돌, 히드로모르폰 등)이 치료농

도 이내로 검출되었다. 눈유리체액 임상검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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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할 이상소견을 보지 못했다. 사후 혈중 코

르티솔l 농도는 0.1 ug/dL 이하로 검출되었다.  

Ⅲ. 고찰

외인성 부신기능저하증의 가장 흔한 원인으

로는 당질코르티코이드의 장기 간 과다투여로, 

치료를 중단할 경우 48시간 경과 후 증상이 시

작되고 순수한 당질코르티코이드 결핍에 의한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부신 억제 

정도는 스테로이드의 투여기간과 용량, 투 여 

일정 등과 관련이 있으며, 드물지만 국소 스테

로이드 연고나 천식치료를 위한 흡입제 사용시

에도 부신기능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3). 증례 1

은 오랜기간 류마티스성 관절염 앓고 있었고 

이에 대한 치료약 중 당질코르티코이드를 복용

하고 있다가 충수돌기염과 수술과 같은 급성 

스트레스를 겪은후 급격히 사망에 이르렀다. 증

례 2는 매우 드문 경우로 장기간 선택적신경차

단술, 관절강내주사를 수십회 이상 반복하여 받

아왔는데, 선택적신경차단술 이나 관절강내주사

는 국소적으로 작용하여 당질코르티코이드의 

전신작용을 최소화하는 비교적 안전한 시술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사용할 경우 

잠재적인 당질코르티코이드의 전신작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주의기 요구된다4-5). 

임상적인 진단으로 혈장 코르티솔 농도와 

ACTH 자극검사를 통해 가능하며 혈장 코르티

솔 농도는 정상적으로 이른 아침에 가장 높으

므로 아침 8시경 검사결과가 3 μg/dL 이하로 2

번 이상 나오는 경우 부신기능저하증을 강력히 

시사하며, 19 μg/dL 이상인 경우에는 부신기능

저하증의 가능성은 적다. 일차성과 이차성 부신

기능저하증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기저 혈장 

ACTH를 함께 측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3). 사

후 부신피질기능저하증에 의한 사망을 진단하

는데 있어서 사후 혈중코르티솔의 농도가 진단

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는 초기 사후 혈중

코르티솔의 농도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6). 그러나 일반적

으로 사망 후 1~2일 이후, 길게는 3일 이후에 

부검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망시간에 따른 

혈중 코르티솔 수치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

야 할 것이다.

부검실무에서 부신기능저하증으로 인한 사망 

사례를 접하기는 매우 드물다. 이는 사례 자체

도 드물뿐더러 이러한 내분비계통의 질환은 일

종의 기능부전에 의한 사망임으로 사후 증명이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내인사로 추정

되나 적절한 사인이 해부학적으로 특정지어지

지 않는 불명사례에서 변사자의 기저질환 및 

약물복용 기왕력 등을 철저히 조사함은 물론, 

부신기능저하증과 같은 기능적 사망 가능성을 

감별진단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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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sterior fossa epidural hematoma (PFEDH) is usually caused by disruption of the venous sinuses due 

to occipital trauma and occipital bone fracture. It is rare complication, accounting for only 4% to 12.9% 

of all epidural hemotomas(EDHs). Its clinical symptom may be vague and is sometimes difficult to 

diagnose early. After compressing of vital structures of the brain stem, patients with PFEDH may be die. 

A 44-year-old woman fell on her back and was transported to the hospital. Although relatively early 

craniectomy was done, she died on 18th day of surgery.

Ⅰ. 서론

경막외출혈은 경막 바깥쪽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측두골의 골

절과 연관되어 중간뇌막동맥(middle meningeal 

artery)이나 그 분지의 손상이 원인이 된다. 골절

이 생기면 그 부위를 지나는 혈관의 파열이 동

반되고 이에 따른 출혈이 발생한다. 골절이 일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소아에

서 탄력성이 높은 두개골의 특징 때문에 골절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와 대측충격(contrecoup)의 현

상으로 일어나는 경우일 수 있다. 즉, 대부분의 

경막외출혈은 골절과 연관되어 중간뇌막동맥의 

손상을 동반하여 머리 한 쪽의 천막(tentorium)

에 생기게 된다.

외상성 두부손상 중에서 드물게 후두개와(뒤

머리뼈우묵, posterior cranial fossa)에 출혈을 일

으키는 경우가 있다. 전체 두부손상의 0.3% 정

도를 차지하며, 경막외출혈의 4~12.9% 정도를 

차지한다. 일반적인 경막외출혈과 달리 천막 아

래에 위치하며 두개골 후두부 부분에 위치하며, 

치명적일 수 있다. 뒤통수 부위의 가장 흔한 손

상은 경막외 출혈이다. 비교적 특징적인 증상이 

없어서 임상적인 진단도 어려우며, 생명유지에 

중요한 부위인 뇌간부위에 영향을 주면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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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Skull fracture in occipital area. (b) Epidural hematoma in the posterior fossa

저자는 넘어진 후 후두부 골절을 동반한 후

두개와 경막외출혈로 사망한 예를 경험하여 그 

법의학적 의의를 논하고자 한다.

 

Ⅱ. 증례

1. 사건 개요

변사자는 44세 여자로, 주거지에서 넘어져 뒷

머리를 다친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

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며 사망하였다.

2. 부검 소견

변사자는 키는 약 161.5 cm, 몸무게 약 51 kg

이었다. 시강은 팔꿈치와 무릎관절에서 나타나 

있었고, 시반은 적자색으로 인체의 뒷면에 나타

났다. 눈에서 각막은 경도로 혼탁하고, 결막은 

빈혈상이며, 일혈점은 관찰되지 않았다. 외표상 

뒤통수 부위 가운데에 세로 방향으로 약 14 cm

의 봉합이 있으며, 이 중 위쪽 일부는 ‘y’자 모

양의 열창으로 길이는 약 7 cm 이었다. 양쪽 

손가락 끝 부위, 양쪽 발가락 끝 부위 및 양쪽 

발뒤꿈치 부위가 되사되어 있었다.

내부 검사상, 뒤통수 부위 가운데에 사각형 

모양으로 머리뼈가 절제되어 있으며, 위쪽 가장

자리에서 위쪽으로 골절이 진행하여, 시상봉합

(sagittal suture)과 연결되어 봉합이개(diastatic 

fracture)를 형성하고, 2시 방향으로 골절이 진행

하여 마루뼈로 이어졌다. 뒤통수 부위와 두개골 

바닥면에 남아 있는 경막외출혈이 있었다. 뇌는 

1274 g이고, 부패로 인한 액화가 진행되어 형태

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뇌, 다리뇌(교

뇌), 숨뇌(연수) 및 소뇌는 부패로 인하여 특이

소견 확인이 어려웠다. 심장의 무게는 296 g이

었고 표면은 부드럽고 매끈하였으며, 심장의 내

부는 소량의 암적색 혈액으로 차 있었다. 심실

중벽의 후면은 우측 관상동맥이 혈액을 공급하

고 있었으며, 관상 동맥에서 동맥경화증 소견은 

볼 수 없었다. 심장 근육은 정상적이고 두꺼워

지지 않았으며, 판막과 심내막 모두에서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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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모습이었다.

3. 현미경 검사

심장에서 심근세포의 비대 및 핵의 크기가 

증가되어 있었고, 폐, 간 및 신장에서 울혈 외

에 특이 소견은 없었다.

4. 검사 소견

말초혈액, 심장혈액 및 위내용물에서 발프로

산 및 클로르페니라민이 검출되고, 그 외 약독

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5. 의무기록 분석

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변사자는 뒤통수 열

창(7 cm)으로 응급실로 내원하여 촬영한 CT 검

사 상, 개방성 분쇄함몰 두개골절(Fig. 1-a)과 경

막외출혈(Fig. 1-b) 진단 하에, 머리뼈절제술

(craniectomy) 및 혈종 제거 후 치료 지속하였으

나, 상태 호전되지 않다가 사망하였다.

6. 결론

사건개요와 수사기록에서 변사자는 주거지 

거실 내에서 넘어져 뒷머리를 다친 후 병원으

로 후송되어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 호

전되지 않다가 사망한 점, 부검 상에서 머리 뒤

통수 부위에서 열창을 포함한 수술봉합을 보고, 

뒤통수부위와 두개골바닥면에서 수술 후 남아 

있는 경막외출혈을 보는 등 외상에 의한 치명

적인 뇌출혈이 인정되는 점, 치료 목적으로 투

여된 약물의 부작용인 손발의 괴사를 제외하고, 

그 외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외상의 근거를 찾

지 못하는 점,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될 

만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부검 중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검사에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010%미만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병

원에서 장기간 치료받은 후 시행한 검사로 사

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점, 

검사 상 검출된 약성분은 치료 목적으로 사용

되었으며, 농도는 치료 범위 이내인 점 등을 종

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은 급성 외상성 경막외

출혈로 판단하였다. 

 

Ⅲ. 고찰

두개강 내의 출혈은 직접적인 사인으로 고려

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손상으로 경막외출혈, 

경막하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이 대표적이다. 그 

중에서 경막외출혈은 경막 바깥쪽에 출혈이 생

기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골절의 유무와 관

계없이 반드시 외상에 의해 발생한다. 일반적으

로는 외력이 가해지고 측두골의 골절이 나타나

면서 중간뇌막동맥(middle meningeal artery)이나 

그 분지가 파열되는 것이 그 원인이다. 골절 부

위가 흔히 측두골이고 이 부위를 지나가는 큰 

혈관이 중간뇌막동맥이기 때문이다. 물론, 특이

한 경우에서 골절의 동반 없이 경막외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다소 

제한적인 경우로서 두개골의 탄성이 좋은 소아

에서나 아니면 대측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고 

드문 경우에 수술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골절의 위치나 파열된 혈관의 위치 때문에 주

로 천막(tentorium) 위쪽에 생기게 된다.

후두개와(뒤머리뼈우묵, posterior cranial fossa)

는 흔한 호발 부위는 아니지만 경막외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이다. 빈도는 전체 두부손

상의 0.3% 정도, 경막외출혈의 4~12.9% 정도를 

차지하지만 연구에 따라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인 경막외출혈과 달리 천막 아래에 위치

하며 두개골 후두부 부분에 위치한다. 천막아래

(intratentorial)에 위치한다고는 하지만 출혈은 

천막위(supratentorial)에서도 볼 수 있다. 그 이

유는 본 건에서처럼 후두골의 골절과 함께 경

막도 같이 찢어져서 천막 아래의 출혈이 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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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천막아래 

출혈로 인하여 후두개와 부위의 공간이 줄어들

어 소량의 출혈만 증가해도 뇌척수액의 통로를 

차단하여 뇌압의 상승도 나타날 수 있다.

임상 양상에 관하여서는 증상발현이 천막 위

쪽 보다 늦게 나타나지만, 생명 유지에 중요한 

뇌간이 근처에 위치하므로 증상이 나타나면 갑

자기 상태가 나빠져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저자에 따라서는 CT 등의 영상의

학적 검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증상이 없는 

시기에도 출혈은 확인할 수 있어서 조기에 치

료가 가능하다고 하기도 한다. 또 다른 저자들

은 최근에는 영상의학적 검사를 바탕으로 심각

한 정도를 잘 고려하여 비수술적으로도 치료한

다고도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어느 쪽이 정확

한 답이라는 결론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이며, 임상적 치료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분석

이 필요할 것이다. 한가지 기억하여야 할 것으

로는 출혈은 확인되나 증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가 있는 것처럼, 영상에서도 출혈이 

확인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지연성 출혈이 가능

하기 때문에 쉽게 경막외출혈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본 건에서는 병원에서 약 18일 동안 치료를 

받은 후 사망하여, 병원 입원 당시의 소견을 부

검 상에서 모두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손상이 

발생한 상황 및 손상의 정도에 대한 정확한 판

단은 제한된다. 하지만, 수사기록과 함께 병원 

의무기록을 검토하면서 입원 당시의 상황을 어

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고, 또한 함께 제시된 

각종 영상 검사물들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다

시 한 번 추정할 수 있었다. 최근 법의학 분야

에서도 법의영상의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CT를 이용해서 부검 실무에서도 법의

영상을 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상검사물

을 좀 더 자세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하여, 영상검사물에 대한 

해석을 좀 더 용이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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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과정에서 발생한 혈관손상

: 사후 심혈관 CT 조영술의 진단적 활용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법의학센터 

박혜진

Catheter-Induced Aortocoronary Dissection After Invasive 

Coronary Angiography :: Utility on Pre-autopsy CT angiogram

H. Park

Central Forensic Medical Center, National Forensic Service

 

ABSTRACT

Dissection of a coronary artery is a well-known complication of cardiac catheterization and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Retro-grade extension of the dissection to the ascending aorta, 

however, is reported as an infrequent but serious complication. We describe a catheter-induced dissection 

of the ostium of the right coronary artery extending to the aortic root. As an alternative to emergency 

surgery, two stent-grafts were placed in the proximal right coronary artery. The aortic dissection needed 

treatment with the implantation of a Hemoshield aortic graft. Nevertheless, the patient progressed to 

refractory cardiogenic shock and died 7 days after surgery. Forensic examination was decided under 

the suspicion of acute myocardial infarction caused by thrombotic occlusion of the RCA associated 

with iatrogenic dissection during coronary intervention, and post-mortem CT angiographt(PMCTA) 

was performed before standard autopsy dissection. 

Key words : Aortic dissection, cardiovascular CT, coronary angiography, coronary artery dissection

Ⅰ. 서론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과정에서 카테터의 조

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관상동맥과 대동맥의 

박리는 드문 합병증으로 발생률은 0.008–0.20% 

라고 보고되어 있기는 하나 혈관조영술이나 중

재술의 시행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실

제 발생률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1-2) 

저자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로 인해 발생

한 관상동맥 박리가 상행대동맥까지 역행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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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장된 증례를 대상으로 부검 전 CT 혈관조

영술을 시행한 바 있어 각각의 소견을 비교하

고 이를 통해 부검 전 CT 혈관조영술에 대한 

진단적 가치를 검토하고자 한다.

 

Ⅱ. 증례

59세 여자가 농장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발생한 

흉통과 구토증상으로 병원 1에 내원하였다. 병원 

1에서는 진단적 심장카테터술(diagnostic cardiac 

catheterization)을 시행하였고, 우관상동맥 단일 혈

관에서 후하행분지(posterior descending artery, 

PDA) 내강의 95%협착, 후측방분지(posterior lateral 

branch, PL branch) 내강의 90% 협착 및 혈전으

로 인한 우관상동맥 원위부 완전 폐색

(Thrombosis In Myocardial Infarction (TIMI) 심근

조직 관류 등급 0)을 확인하고 ST상승형 급성

심근경색(STEMI, ST상승형 심근경색)으로 진단

하였다. 

우측 대퇴동맥으로 7 Fr 가이딩 카테터와 가

이드 와이어를 삽입하여 우관상동맥에 풍선확

장술 후 스텐트를 거치하였고 혈관조영술과  

혈관 내 초음파(IVUS)를 통해 우관상동맥 근위

부에서 B형 또는 C형 에 해당되는 관상동맥 박

리를 확인하였다. 우관상동맥의 근위부 및 중위

부에서 보이는 광범위한 나선형 관상동맥 박리

는 우관상동맥 개구부로부터 상행대동맥까지 

진행하는 소견이었고, 우관상동맥의 근위부부터 

원위부까지 혈류회복이 보이지 않아 가이드 와

이어를 우관상동맥의 진성 내강(true lumen)에 

거치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수차례 심실세동

이 발생하여 ECMO(인공심폐기) 연결 후 환자

를 병원 2로 전원시켰다. 

병원 2에서 수술 전 시행한 경식도초음파소

견상, 우관상동맥 원위부에서 중간부분까지 가

성 내강(false lumen)에 스텐트가 삽입되어 있고 

하행대동맥에서 피판(dissection flap)이 확인되었

고 우심실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상행대동

맥 치환술 및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였고 시

술 당시 상행대동맥이 좌측 후벽을 제외한 내

경의 3/4정도 박리가 진행된 상태로 우관상동맥 

개구부로 스텐트가 일부 돌출되어 있는 소견을 

확인하였다. 수술 후 종격동 내 출혈(시간당 

1000cc)이 지속되면서 급성신부전이 진행되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고 심장이식을 고려해 병원 

3으로 환자를 전원시켰다.

병원 3에서 전원 직후 시행한 검사상 관상동

맥우회술에 사용된 복재정맥 이식편이 막힌 것

이 확인되었고, EEG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사가 진단되었으며, 입원 5일째 사망하

여 부검이 의뢰되었다. 

부검 전 시행한 심혈관 CT 조영술에서 우관상

동맥 내강으로 삽입된 스텐트가 보였으나 삽입

된 혈관이 진성 내강인지 가성 내강인지 명확

한 구분이 어려웠고 (Fig. 1a, 1b), 대동맥의 전 

범위에 걸쳐 박리가 진행된 소견이 보였으며 

(Fig. 2), 우관상동맥의 혈액공급 구획인 좌심실 

하벽에서 perfusion defect가 보였다 (Fig. 3).

부검소견상 두 개의 스텐트가 우관상동맥 근

위부와 중위부의 가성 내강에 거치되어 있었고 

진성 내강은 가성 내강에 삽입된 스텐트로 인

해 심하게 눌린 상태였으며 (Fig. 4a, 4b), 관상동

맥우회술로 이식된 복재정맥의 내강은 혈전으

로 인해 폐색되어 있었다. 상행대동맥과 대동맥

궁의 일부(상행대동맥에서 우측 팔머리동맥 기

시부 아래까지)가 인조혈관으로 치환되어 있었

고, 대동맥박리가 대동맥궁의 분지(팔머리동맥, 

좌측 총경동맥, 좌측 쇄골하동맥)를 포함해 좌.

우측 총장골동맥까지 확장되어 있었다.

우관상동맥이 혈액을 공급하는 우심실과 심

실중격의 뒤쪽, 좌심실 하벽에서 육안소견상 심

근의 황갈색 경색부위가 보였고 병리조직검사

에서는 근세포의 핵과 횡문이 소실되고, 급.만

성 염증세포가 침윤되어 있으며 일부에서 헤모

시데린 포식 대식세포가 침윤된 소견을 확인되

었다 (Fig. 5a, 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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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a, 1b. Coronary trees show total thrombotic 
occlusion of stents (arrowheads) in right coronary artery 
(RCA) and RCA itself (arrow), and also depict focal mixed 
plaque (arrow) in proximal left anterior descending artery 
(LAD) and normal left circumflex artery (LCx). Note 
postmortem clots (*) in pulmonary artery

Fig. 2. Aortic dissection with intimo-medial flap and 
thrombosed false lumen (arrowheads) from aortic arch 
extending to left common iliac ar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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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ultiple short-axis views of left ventricle (LV) show localized transmural perfusion defects (arrows) in inferior and 
inferoseptal walls of mid and basal LV, sharply demarcated from normal myocardium showing diffuse contrast 
enhancement (upper). Perfusion defects correspond to thrombosed RCA (arrowhead) territory with apical sparing (*) 
clearly depicted on two-chamber view (lower column)

Fig. 4a. Photo shows coronary dissection with stent 
implantation in thrombosed false lumen (arrow)

 

Fig. 5a. Gross finding shows subtle mottling with 
yellow-tan softening in damaged inferoseptal wall 

Fig. 4b. Micrograph shows severe compression of 
true lumen (arrowheads) by false lumen

Fig. 5b. Damaged areas show acute ischemic changes of 
myocar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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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은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동맥박리 및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판

단하였다. 

Ⅲ. 고찰

관상동맥 조영술이나 중재술과 관련된 혈관

손상으로 관상동맥 박리, 급성 관상동맥 폐쇄, 

관상동맥 천공 등이 있으며, 진단적 관상동맥 

조영술보다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과 관련하

여 더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인다.3-4),7) 

카테터의 끝부분이나 가이드 와이어, 스텐트

에 의한 물리적 손상, 풍선 확장술, 조영제 주

입 등으로 인해 발생한 혈관의 손상은 관상동

맥 박리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때 박리된 구간

의 길이, 혈관 내벽으로의 확장여부, 혈관 조영

제의 여부, 관상동맥 관류에 미치는 영향에 따

라 예후가 달라지며 관상동맥 내경의 50% 이상 

박리되거나, 장축으로 10 mm 이상 박리된 경우 

예후가 좋지 않다.5-6) 

관상동맥 근위부에서 발생한 박리의 경우 대

동맥 벽을 따라 역행성으로 진행하여 급성 대

동맥박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Goldstein 등은 

관상동맥 박리로 인한 대동맥박리(Aortocoronary 

dissection)의 89%가 우관상동맥에서 발생하고 

이는 좌전하행동맥의 중막이 우관상동맥에 비

해 평활근 세포들이 발달해 있어 역행성 박리 

진행에 저항성이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

다.8-10) 가이딩 카테터와 관련된 박리의 대부분

이 우관상동맥 개구부에서 발생하였다는 보고

가 있으나 의인성 대동맥박리가 이러한 해부학

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9-10)

Neri 등은 관상동맥 박리로 인한 대동맥박리를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수술방법(Coronary repair)

을 달리하였는데 A형은 관상동맥 개구부의 박리

(ostial dissection), B형은 관상동맥 가성 내강에 의

한 박리(dissection with a coronary false channel) 

그리고 C형은 관상동맥 둘레 박리에 의한 내부 

원주 중첩(circumferential detachment with an inner 

cylinder intussusceptions)으로서 이 가운데 B형과 

C형은 예후가 매우 나쁜 것으로  보고하였다.11)  

이 건은 우관상동맥에 시행된 경피적 관상동

맥 중재술과 관련하여 관상동맥 근위부 내막 

손상과 함께 가성 내강이 형성되면서 역행성으

로 B형 대동맥박리가 발생한 경우인데, 일반적

으로 관상동맥 개구부를 통해 스텐트를 삽입하

여 가성 내강으로의 혈관 유입을 차단하는 치

료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박리 구간이 

4cm 이상이거나 대동맥궁의 분지로 확장되는 

경우, 대동맥 역류나 심장압전이 발생하는 경우 

수술적 치료가 우선 선택된다.10) 

이 증례에서는 풍선확장술 후 시행된 스텐트 

삽입술 과정에서 이미 스텐트가 가성 내강으로 

삽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위부 쪽의 스텐트가 

혈전으로 막힘으로써 우관상동맥 전체 폐색이 

발생하였고, 이와 더불어 대동맥박리가 대동맥 

분지를 포함해 하행대동맥으로 확장된 점이 예

후를 악화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부검 전 CT 혈관조영술을 통해 대동맥

박리와 심근의 perfusion defect에 대해 진단이 

가능했던 반면 우관상동맥에서 스텐트 위치가 

진성 내강인지 가성 내강인지 여부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웠는데 이는 병원 2에서 경식도

초음파를 통해 스텐트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

한 것과 대별되는 부분이다. 

다절편 나선형 CT (multi-detector row spiral 

CT, MDCT)를 활용한 비침습적 영상검사를 통

해 부검 전 단계에서 변사자의 사인과 관련된 

중요한 손상이나 병변을 확인할 수 있고 사인

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보조적 정보도 얻을 

수 있다.12) 그러나 관상동맥과 같이 크기가 매

우 작고 삼차원적으로 구불구불한 주행경로를 

가지고 있는 구조의 경우 정확한 평가가 어려

울 수 있으므로 부검 실무에서 MDCT를 활용

하는데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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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체의 익사 진단에서 부검의 역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하홍일

The Role of Autopsy in the Diagnosis of Drowning in the Seawater.

Hongil Ha

Forensic Medicine Div., Busan Institute. National Forensic Service

 

ABSTRACT

Drowning is frequently defined a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diagnosis in forensic medicine. 

Especially in decomposed bodies, most of positive findings of drowning are fade and most of laboratory 

tests are not helpful in diagnosis of drowning. The author analyzes 76 autopsy cases of seawater 

drownings and discusses the role of autopsy in diagnosis of drowning in the seawater.

Key words : Drowning, Autopsy, Diatoms.

Ⅰ. 서론

수중시체(immersed body)에서 익사의 진단은 

역사 상 최초의 법의학서적으로 알려진 송자(宋

慈)의 세원집록(洗寃集錄, 1247)부터 언급되어 

왔을 만큼 오래된 법의학적인 문제이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진단이 어렵거나 불

가능한 경우가 흔히 있고, 특히 바다에서 건져

진 부패 시체의 경우는 진단 자체가 어려워, 익

사가 배제진단(diagnosis of exclusion)이라고 흔

히 얘기되어 지기도 한다. 저자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한 부검 중 바다에서 발견된 

수중시체 부검 예를 분석하고, 이들의 진단에서 

부검의 역할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대상 및 방법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저자가 부산과학수사연

구소에서 시행한 부검 예 중에서 바다에서 발견된 

수중시체 부검 76 예를 분석하였다. 개별 건의 부

검감정서, 부검사진, 부검 시 제출된 수사기록 등

을 참고하여, 각 부검 예의 사건 개요, 각 시신의 성

별, 연령, 부패 정도, 익사의 진단적 소견(코와 입의 

거품덩이, 기도의 거품, 허파의 과다팽창), 익사에

서 흔히 동반되는 소견(부비동의 액체, 관자뼈의 

출혈, 샘창자의 물, 지라 무게의 변화), 규조류(플

랑크톤) 검사, 에틸알코올 검사, 동반 손상과 질병 

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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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성별과 연령

총 76예의 수중시체 중 남자가 57예(82.6%), 

여자가 19예(17.4%)였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4예를 제외한 72예에서 평균연령은 47.1(10-79)

세였다. 이들 중 부패되지 않은 예는 46예

(60.5%)로 이들 중 남자는 34예(73.9%)이고 여

자는 12예(26.1%)였고, 부패된 예는 30예(39.5%)

로 이들 중 남자는 23예(76.6%)이고 여자는 7예

(23.4%)였다.

2. 부패되지 않은 수중 시체

46예 중 익사 소견이 없었던 1예를 제외한 45예

가 익사로 진단되었다. 1예에서도 건폐익사(dry 

lung drowning)의 가능성이 언급되었다. 

1) 익사의 진단적 소견

코와 입에서 거품덩이를 확인한 경우는 16예

(34.8%)였고, 기도와 기관지에서 거품이 있던 경우

는 각각 30예(65.2%)와 39예(84.8%)였다. 허파의 

팽창은 불명 1예, 방부시체 1예, 지연익사 1예를 제

외한 모든 예(43예)에서 확인되었다. 

2) 익사에서 흔히 동반되는 소견

부비동의 액체는 머리손상이 심해서 확인할 수 

없는 1예를 제외한 전체 예 중 40예(88.9%)에서 확

인되었고, 관자뼈의 출혈은 머리손상이 심해서 확

인할 수 없는 1예를 제외한 전체 예 중 34예(%)에

서 확인되었다. 샘창자의 액체는 위전절제술 상태

였던 1예를 제외한 전체 예 중 33예(73.3%)에서 확

인되었고, 지라의 무게는 평균 102.6(40-208) g이었

다. 모든 예에서 부비동의 액체, 관자뼈의 출혈, 샘

창자의 액체 중 적어도 1가지 이상의 소견이 확인

되었다. 

3) 규조류(플랑크톤) 검사

플랑크톤이 검출되는 예는 34예(73.9%)로, 이들 

중 10개체/g 이상이 검출되는 예는 22예(47.8%)였

고, 12예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지 않았다. 플랑크

톤이 검출된 모든 예에서 허파에서만 플랑크톤이 

검출되었다.   

4) 기타

명백한 타살 예가 2예 있었고, 스쿠버다이빙 

과정에서 사망한 예가 3예 있었다. 26예(56.5%)

에서 에틸알코올이 검출되었으며, 4예에서 항우

울제, 항정신병약, 수면제를 비롯한 치료약물이 

검출되었다.  

 

3. 부패된 수중 시체

30예 중 7예(23.3%)에서 사인은 불명이었고, 1예

에서 약물중독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익사 또는 

익사의 가능성이 언급된 경우는 22예(73.3%)였다. 

1 예에서 백골화가 완전히 진행되었고, 1 예에서 

머리가 소실되었다. 

1) 익사의 진단적 소견

코와 입에서 거품덩이, 기도와 기관지의 거품, 

허파의 팽창은 1예도 확인되지 않았다. 

2) 익사에서 흔히 동반되는 소견

부비동의 액체는 백골화 시체 1예와 머리가 소

실된 1 예를 제외한 전체 예 중 20예(71.4%)에서 확

인되었고, 관자뼈의 출혈은 머리손상이 심해서 확

인할 수 없는 2예를 제외한 전체 예 중 21예(75%)

에서 확인되었다. 샘창자의 액체는 백골화시체 1

예를 제외한 전체 예 중 12예(41.4%)에서 확인되었

고, 지라가 소실된 3예를 제외하고, 지라의 무게는 

평균 77.9(10-138) g이었다.  

3) 규조류(플랑크톤) 검사

플랑크톤이 검출되는 예는 백골화 시체 1예를 

제외한 전체 예 중에서 27예(93.1%)로, 이들 중 10

개체/g 이상이 검출되는 예는 24예(82.6%)였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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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지 않았다. 플랑크톤이 

검출된 예 중에서 4예에서 콩팥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었고, 2예에서 간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었

으며, 허파에서만 플랑크톤이 검출된 예는 21예

(72.4%)였다.   

4) 기타

백골화 시체를 비롯한 2예를 제외한 모든 예

에서 에틸알코올이 검출되었으나, 이들 대부분

은 노르말프로필알코올이 같이 검출되었고, 5예

에서 노르말프로필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의미 있는 수준의 에틸알코올이 검출되었다. 방

부처리한 1예의 눈유리체액에서 에틸알코올과 

함께 메틸알코올이 검출되었다. 1예에서 항우울

제, 항정신병약, 수면제를 비롯한 치료약물이 

검출되었다. 

Ⅳ. 고찰

익사의 부검소견은 물에서 시체를 건지는 과

정과 부검을 시작하는 과정 모두가 얼마나 지

연되었느냐에 달려 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면 익사의 소견은 점차로 사라진

다. 일반적으로 현저한 부패가 일어나면, 규조

류 검사를 제외한 익사의 소견을 찾을 가능성

은 거의 없다.

잘 알려진 익사의 육안 소견인 코와 입의 거

품덩이, 기도의 거품, 허파의 과다팽창은 한 연

구에 따르면 물에서 건진 시체에서 각각 17.3%, 

46.5%, 42.1%에서만 나타났을 뿐이고, 익사에 

특이적인 소견도 아니며, 사후시간에 따라 점진

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익사에서 흔히 보이는 

육안 소견들인 관자뼈의 출혈, 부비동의 액체, 

지라의 무게 감소, 근육간출혈, 샘창자의 액체 

등의 소견도 역시 비특이적이다. 익사와 관련된 

허파의 조직학적 소견(허파의 계면활성제 인지

질의 비율, 폐포대식세포의 감소, 전자현미경 

소견)도 역시 비특이적이다. 

익사의 진단을 위한 검사실 검사들은 다양하

게 연구되어 왔지만, 규조류 검사를 포함한 대

부분의 검사의 효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왔

다. 최근에는 가슴안 액체와 눈유리체액에 대한 

전해질검사, 미생물학검사, 아쿠아포린

(aquaporins) 면역화학검사, 분자부검, 법의영상

검사 등이 연구 중이다. 하지만, 현재 법의부검

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익사의 검사실 검사는 

규조류 검사가 거의 유일하다. 

규조류 검사에서 위양성의 가능성은 특히 해

수익사에서처럼 허파에서만 적은 양의 규조류

가 검출될 때 제기될 수 있다. 규조류는 민물과 

바닷물뿐만 아니라, 생전에 섭취한 규조류가 있

는 음료와 식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수압

이 높은 곳에 사후에 빠지면서 생길 수도 있다. 

특히 깊은 바다에서 오래 있었던 시체의 경우 

규조류의 사후 침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양성의 배제를 위해 간, 콩팥, 골수에

서 규조류가 확인되어야 하고, 10 g의 허파조직

에서 얻어진 100 ul의 침전물(sediment)에서 20

개 이상의 규조류가 검출되고, 적어도 다른 한 

조직 10 g에서 얻어진 100 ul의 침전물에서 20

개 이상의 규조류가 검출되어야 한다는 연구도 

있고, 5 g당 20-40개 이상의 규조류가 검출되어

야 한다는 연구도 있긴 하나, 일반적으로 진단

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준의 규조류의 숫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특히 해양시체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허파에서만 규조류가 검출

되고, 심한 부패를 동반한 경우에만 간과 콩팥

에서도 규조류가 검출되는 점을 감안할 때, 해

양익사의 진단에 이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덧붙여, 대부분의 익사 진단이 전형적인 익사

(typical drowning)의 경우만을 고려하고 있는바,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전형적 익사(이른

바 건폐익사)의 진단은 부패시체의 부검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법의실무에서 해양에서 건져진 부

패시체의 경우, 익사의 비특이적인 소견과 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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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검사 결과로 익사의 가능성을 언급하게 되

나, 실제로는 이런 한계점 때문에 부검에서 이

런 소견들만으로 익사의 가능성을 단언하기보

다는 사건 개요와 현장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

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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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upuncture is considered relatively safe and has rare side effect. But, we encountered acupuncture 

related death cases in forensic medical practices. This study reviewed 7 acupuncture related death cases 

reported in 4 literatures. The causes of death were pneumothrax in 5 cases, hemoperitoneum resulting 

from injuries to liver with a benign vascular tumor in 1 case, and 1 case which cannot exclude 

possibility of acupuncture shock. Therefore, in case of conducting an autopsy of a death after applying 

acupuncture, we have to consider possibility of internal organ injury like a lung and liver, or nerve 

stimulation like a vagus nerve, and it is needed that a close postmortem examination of external and 

internal regions which being applied acupuncture.

Key words : acupuncture, death, autopsy, adverse effect 

Ⅰ. 서 론

침술은 다양한 크기와 재질의 침으로 신체의 

특정 부위를 찔러서 경혈에 자극을 주어 치료 

효과를 얻는 시술로, 고대 중국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 일본 등 아시아 뿐 아니라 유럽, 미

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보급되어 있으며, 세계

적으로 연간 약 2억명이 시술받고 있다.1 일반

인들에게 침술 등 한의학적 치료법은 부작용이

나 합병증이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믿어지고 

있으나, 한의학도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

료행위이므로 그에 따른 부작용 및 합병증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2 법의학적 실

무에서도 침 시술을 받은 후 사망한 증례들을 

종종 접할 수 있고, 그 중 일부는 침술로 인한 

사망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과수에서 부검을 한 후 침술과 관련된 사망

으로 문헌보고된 증례들을 재검토해 그 결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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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시행한 후 

침술과 관련된 사망으로 저널 등에 보고된 4개 

문헌, 총 7증례를 재검토하였다.

Ⅲ. 증 례

증례 1

변사자는 75세 남자로, 노환으로 손발이 저리

고, 양 무릎 밑이 저리는 증세로 하루 전 침시

술을 받았다. 다음 날 08:50경 한의원에 방문하

여 오른쪽 가슴 젖꼭지 부위가 결린다는 증세

로 체침(길이 약 6cm) 시술을 10분간 받던 중 

숨이 가쁘다고 호소하여 물을 마시고 한의원 

대기실에 있던 중 신체가 뒤틀리고 호흡곤란 

증세 등을 일으켜 한의사가 허리띠를 풀고 응

급조치로 얼굴과 손가락에 대한 침 시술을 하

고난 후 소변을 보면서 정신이 혼미해져 119구

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혈압이 측

정되지 않고 호흡은 없으며 심전도상 맥박수가 

24회로 확인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였다. 사망 후 병원에서 촬영된 방사선 

사진상 오른쪽 가슴에 기흉이 진단되었다. 부검

소견상 오른쪽 젖꼭지 주변에서 침 자국으로 

생각되는 다수의 점상출혈을 볼 수 있었고, 그 

하방에서 피하출혈을 볼 수 있었으며, 심폐소생

술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가슴의 근육출혈을 

볼 수 있었다. 오른쪽 횡격막이 심하게 팽창된 

상태로 복강 내로 려나와 있었으며, 오른쪽 

폐는 후방으로 려들어가 수축된 상태였고, 폐

의 늑막면에서 기종상 병변이 일부 관찰되었다. 

왼쪽 폐실질은 섬유성 덩어리의 형태로 폐 기

능이 거의 없는 상태로 보였다. 심장은 무게가 

368 g으로, 심장동맥이나 심근에서 치명적인 병

변은 관찰되지 않았다. 뇌에서도 급사의 원인이 

될만한 병변은 보이지 않았다. 주어진 사건개요

상의 사망력 및 병원기록, 부검소견 등을 종합

하여 기흉에 의한 사망으로 진단하였고, 침술 

요법에 의한 기흉일 가능성을 추정하였다.2

증례 2

변사자는 79세 남자로 평소 천식을 앓고 있

었다. 어깨에 담이 걸려 한의원에서 10분 정도 

찜질 후에 12개 정도 침을 시술하였다. 12∼13

분 정도 경과 후에 변사자가 답답함을 호소하

여 침을 제거하였으나, 침을 제거한 후에도 호

흡곤란이 지속되었고, 대기실에서 땀을 흘리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기관지 확장제를 입 안에 

뿌린 뒤 바로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후송되었으

나 사망하였다. 부검소견상 등에서 침 자국으로 

추정되는 점상의 출혈, 가슴을 절개하여 시행한 

기흉 검사상 양쪽 폐가 후방으로 수축된 상태

의 기흉 소견이 관찰되었고 폐에서 기종상 병

변 및 오래된 결핵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폐기

관지에 대한 검사상 천식으로 인한 점액성 기

도폐쇄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심장 및 뇌, 

다른 장기에서 특별한 질병의 소견은 볼 수 없

었다. 기흉에 의한 사망으로 진단하였고, 기흉

은 오래된 폐질환에 의한 우발성 기흉이거나 

혹은 침술에 의한 기흉일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침술 시행 중에 호흡곤란이 시작되었고, 단시간 

내에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침술 요법에 의한 

기흉일 것으로 추정하였다.2 

증례 3

변사자는 23세 여자로, 오전 9시에서 11시경

까지 무면허 침술인으로부터 침술 요법을 시행

받았고, 다음 날 새벽 4시경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병원 내원시 의

식은 혼수상태, 호흡은 없고, 전신의 청색증을 

보였으며, 방사선사진상 양쪽 기흉이 확인되어 

흉관삽입술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

하였다. 부검소견상 얼굴에 다수의 침자국, 등

허리 및 엉덩이에서 척추의 양쪽을 따라 다수

의 침 자국이 있었고, 흉골 직하단에서부터 하

복부까지 복부 정중선을 따라 다수의 침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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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인되었다. 병원에서 행한 주사자국 및 흉

관삽입술의 절개술흔 등도 관찰되었다. 피부절

개시 침 자국 하방에서 피하출혈 및 근육출혈

이 일부 나타났으며, 기흉의 검사상 양쪽 가슴

에서 기흉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흉강에서 흉관

삽입술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폐 및 흉벽 늑

막면의 국소적인 손상이 발견되었고, 폐에서 기

존 질병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며, 배에서 침의 

침습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국소적인 출혈이 

위장, 장간막 및 대망 조직 등에 나타나 있었

다. 심장 및 뇌를 포함한 다른 장기에서는 특기

할 질병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기흉에 의한 

사망으로 진단하였으며, 기흉의 발생이 특발성

인지 혹은 침술에 의한 의인성인지에 대한 판

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사망력과 부검 

소견 등으로 보아 침술 요법에 의한 기흉일 가

능성을 먼저 생각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하였

다.2

증례 4

변사자는 53세 남자로, 오후 5시 20분에 집에

서 엎드린 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자신

의 교회에서 불법적으로 침술을 시술하는 전도

사에게 오후 12:05분에 침 치료를 받았고, 침은 

5분 동안 유침시켰다. 흉통을 느꼈고, 집으로 

걸어 돌아갈 때 보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집에 

도착해 이웃에게 침을 깊게 맞아서 집에 걸어 

돌아오기 어려웠다고 이야기했다. 오른어깨뼈부

위 안쪽과 좌우 복장뼈 주위에서 육안적으로 

확인되는 침 자국이 8개 확인되고, 요추 주위 

왼위쪽과 요추 주위 좌우 아래쪽에서 3개의 침 

자국이 확인되었으며, 안쪽복사부위에서 침 자

국이 확인되었고, 침 자국 부위에서 피하출혈과 

근육출혈이 확인되었다. 기흉검사에서 양성을 

보였고, 좌우 폐에서 허탈, 좌우 폐 하엽 뒤쪽

에서 점상출혈이 확인되었다. 내부장기에서 특

기할 병변은 없었고, 독성학적 검사에서 특기할 

중독의 소견도 보이지 않았다. 제출된 두 개의 

침의 길이는 각각 5.0 cm, 6.0 cm, 손잡이는 2.0 

cm이었다.3

증례5

변사자는 49세 남자로, 4개월 전부터 오른팔 

쇠약과 저림이 있어, 8년 동안 불법적으로 침 

시술을 해온 여성 무속인으로부터 80개 이상의 

침을 한 시간동안 맞고, 머리, 좌우 팔, 등으로

부터 침을 제거하면서 흉부불편감, 호흡곤란이 

시작되었다. 증상이 심해져 변사자가 119를 불

러줄 것을 요청하는 동안에도 무속인은 변사자

의 가슴에 또다른 침 시술을 하였다. 부검소견

상 변사자의 머리, 목덜미부위, 등, 가슴, 좌우 

팔에서 다수의 침 자국이 확인되었고, 흉추주위 

위부분에서 국소적인 근육출혈이 확인되었다. 

기흉검사에서 양성을 보였고, 좌우 폐에서 허탈

을 보였으며, 폐의 장측흉막에서 점상출혈이 확

인되었다. 심장의 무게는 335 g으로, 왼심장동

맥 앞심실사이가지에서 중등도의 죽상동맥경화

가 있었다. 독성학적 검사에서 특기할 중독의 

소견을 보지 못하였다.3 

증례6

변사자는 55세의 중국 국적의 여성으로, 식당

에서 약 12년간 일을 하였고, 수개월 전부터 지

속된 어깨부위와 허리부위, 팔부위의 통증으로 

한의원에 내원하였다. 변사자는 전에 침 시술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변사자를 침대에 앉힌 후 

한의사는 변사자의 등 뒤에 서서 목과 어깨부

위[대추(GV14), 견정(GB21), 부돌(LI18), 견중유

(SI15)]에 침을 시술하였다. 사용된 침의 전체길

이는 8.1 cm, 바늘부분은 3.9 cm, 손잡이부분은 

4.2 cm로, 시술방법은 1 cm 깊이 이내로 피부

와 직각을 유지하면서 찌르고, 수초가 지난 후

에 바로 침을 제거하는 단침 방법을 사용하였

다. 침 시술을 하고나서 변사자가 오심 증상을 

호소하여 바닥에 눞히고 약 10분간 안정을 시

켰으나 구토를 세차례 하여 한의사는 응급처치 

목적으로 좌우 팔[척택(LU5)]과 다리부위[족삼

리(ST36)]에 침을 놓았으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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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가슴부위[운문(LU2), 화개(CV20), 자궁

(CV19)]에 침을 놓았다. 변사자는 의식을 잃었

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부검소

견상 외표검사에서 목부위 왼앞쪽(방패연골부위 

근처), 목부위 오른가쪽(오른목빗근 안쪽 경계), 

목덜미부위, 복장부위, 양쪽 어깨부위 뒤쪽, 양

쪽 위팔앞부위, 양쪽 팔꿉부위 가쪽에서 침자국

이 확인되었다. 가슴부위에서 심폐소생술에 의

한 피부손상, 손목부위와 샅굴부위에서 주사바

늘자국을 보였다. 내부검사에서 갑상선 왼엽 위

쪽의 연조직과 왼위후두신경 바깥쪽 가지 주변

에서 국소적인 연조직출혈, 왼어깨뼈부위에서 

국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근육출혈이 확인되

었다. 심장에서 왼심장동맥과 오른심장동맥 모

두에서 죽상동맥경화에 의한 30% 미만의 내경

협착이 있었고, 심근에서 특기할 병변은 없었으

며, 간에서 만성간염 소견이 확인되었다. 침술

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러진 침의 잔류, 

기흉, 척수나 장기의 손상, 감염 등의 소견은 

부검소견상 배제되었다. 사망의 가능성 있는 기

전으로 갑상선 왼엽 위쪽의 연조직과 왼위후두

신경 바깥쪽 가지 주변에서 국소 연조직출혈과 

관련하여 혈관미주신경반사 또는 침쇼크의 가

능성을 제시하였으나 해부학적인 부검소견만으

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종 사인은 해부

학적으로 불명으로 판단하였다.4 

증례7

변사자는 51세 여자로, 좌우 무릎통증이 있어 

한의원을 방문하였다. 한의사의 진술에 의하면 

변사자는 어지럼증으로 거의 걸을 수 없고, 오

랫동안 기억상실, 흐릿한 시야, 식욕부진이 있

었다. 좌우 손발, 머리(백회), 복부(명치와 배꼽 

사이)에 침이 시술되었다. 세 종류의 침이 사용

되었는데, 3개의 은색 금속침(손잡이 2 cm, 바

늘 4 cm), 1개의 긴 금색 금속침(손잡이 2 cm, 

바늘 3 cm), 1개의 짧은 금색 금속침(손잡이 2 

cm, 바늘 1.5 cm)이 그 것이다.

한의사는 침을 직각으로 1 cm 깊이로 피부와 

피하지방까지 자침하였고, 시술 중 변사자가 오

심을 동반한 복통 호소하였으며, 구토 후 의식

을 잃었다. 병원으로 후송되어 CT촬영 후 혈복

강을 동반한 간손상으로 진단되어 대학병원으

로 이송되었으나 갑자기 사망하였다. 부검소견

상 외부검사에서 배꼽과 명치 사이에서 침 자

국으로 추정되는 한 개의 작은 붉은 점이 확인

되었다. 목 오른쪽, 좌우 팔꿉앞부위, 좌우 샅굴

부위, 오른손등에서 응급치료 과정에서 시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바늘자국이 확인되었다. 

결막과 구강점막은 창백하였고, 복장부위에서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표피박탈

을 동반한 피하출혈을 보였으며, 오른아래팔과 

좌우 정강이에서 작은 멍들을 보였다. 내부검사

에서 약 3600 ㎖의 복강내혈액이 확인되었다. 간 

우엽에서 경계가 좋은 허탈된 낭종, 간실질에서 

지방간을 동반한 미세결절성 간경화, 낭종벽과 

낭종 인접 간실질 위에서 작은 손상을 보였다. 

단면상 낭종 인접 간실질 위의 작은 손상에 연

결된, 국소출혈을 동반한 트랙이 확인되었다. 조

직검사상 해면상혈관종(cavernous hemangioma)으

로 진단되었고, 손상주위에서 출혈을 동반한 호

중구의 침윤이 관찰되었다. 독물학적 검사상 심

폐소생술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lidocaine과 

atropine 외 특기할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사

인은 침에 의한 간의 해면상혈관종과 인접 간

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혈복강으로 판단되었다.5

Ⅳ. 결 과

  4문헌에 보고된 7증례를 재검토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4명, 여자가 3명이었

다. 나이는 23세부터 79세까지 분포하였고, 평

균나이는 55세였다. 사인은 5례는 기흉, 1례는 

침에 의한 간 해면상혈관종 손상으로 인한 혈

복강, 1례는 불명이나 침쇼크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7례 중 6례가 내부장기 손상, 1례가 신

경자극 가능성으로 인한 사망이었다. 시술부위



130

는 얼굴 및 머리, 몸통(가슴, 복부, 등, 허리), 

좌우 팔 등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었으나, 기흉

을 유발한 증례들은 폐를 손상시킬 수 있는 어

깨, 가슴, 척추 좌우 등이 시술부위에 포함되어 

있었고, 침쇼크 가능성이 있는 증례는 목(미주

신경의 분지인 왼위후두신경 바깥쪽 가지 주변)

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혈복강 증례는 복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자침 수는 다수라고 기술되어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2례를 제외하고 4회부터 

80회 이상으로 분포되었고, 80회 이상인 1례를 

제외한 4례는 12회 이하였다. 침을 시술한 시술

자는 7증례 중 한의사인 경우가 4례, 무자격자

인 경우가 3례였다. 부검에서 확인된 동반된 병

변들을 보면, 기흉으로 사망한 5례 중 2례는 특

기할 병변이 없었고, 1례에서 한쪽 폐가 기종상 

병변, 다른쪽 폐가 섬유성 덩어리를 보였으며, 

다른 1례에서 폐의 기종상 병변과 오래된 결핵

을 보였고, 나머지 1례에서는 왼심장동맥에서 

중등도 심장동맥경화를 보였다. 침쇼크 가능성

이 있는 증례에서는 좌우 심장동맥의 경도 심

장동맥경화와 만성 간염을 가지고 있었고, 혈복

강으로 사망한 증례에서는 간의 해면상혈관종

을 가지고 있었다. 침 시술 후 증상 발현까지의 

시간을 보면, 기흉으로 사망한 1례에서만 시술 

후 17시간 후 증상이 나타났고, 나머지 6례에서

는 시술 중 증상이 나타났다. 기흉으로 사망한 

6례 중 5례에서는 호흡곤란이 주로 나타났고, 1

례에서는 흉통이 나타났으나, 이 1례에서도 보

행이 어려웠다고 기술되어 있어 호흡곤란이 있

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침쇼크의 가능성이 있는 

증례에서는 소화기 증상(구역, 구토)과 흉부불

편감이, 간 해면상혈관종 손상 증례에서는 소화

기 증상(구역, 구토, 복통)이 나타났다.    

Ⅴ. 고 찰

침술은 동양 뿐 아니라 최근 서양에서도 만

성 관절질환, 두통, 생리통, 요통 등의 치료 또

는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시술되고 있다. 침술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무자격자에 

의하거나 부적절하게 시술될 경우, 다른 시술과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1

침술 직후 사망하는 경우, 침술의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인지, 그 외 다른 원인에 의해 

사망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

고, 기흉에 의한 사망이라면 침술의 부작용 때

문인지 또는 본래 내재된 질병 때문인지에 대

한 판단도 필요하다.2

현재까지 알려진 침 시술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합병증으로는, 기흉, 혈흉, 심

장압전, 심낭천공, 구획증후군, 심부정맥혈전증, 

오금동맥 폐쇄, 거짓동맥류, 중추신경계손상(소

뇌손상, 경막상출혈,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연수손상, 척수손상), 말초신경손상, 신장손상, 

간손상 등이 있고, 감염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는, B형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 관절

연골염, 심내막염, 뇌수막염, 척수염, 괴사근막

염, 화농성관절명, 고름, 피부염, 연조직염, 안구

염증, 골수염 등이 알려졌으며, 기타 합병증으

로, 실신, 발작, 천식 악화, 여러 피부질환 및 

피부자극증상(멍, 출혈), 통증증후군, 바늘의 부

러짐, 졸리움 등이 알려져 있다.4 침술 후 사망

한 86증례들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가장 흔한 사인은 기흉, 심장, 대혈관, 중추신

경, 간의 천자, 그리고 다양한 종류(주로 세균)

의 감염이다.6 

침술로 인한 기흉은 한쪽 또는 양쪽 모두에 

발생할 수 있으며, 등이나 쇄골 부위 등에 너무 

깊게 자침하면 폐를 손상시켜 공기가 흉강으로 

유출되어 기흉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환자는 

갑작스런 흉통이나 호흡곤란을 느낄 수 있고, 

혈압강하 및 허탈 등 쇼크증상이 나타날 수 있

으며, 타진 시 과도한 반향이 나타나고, 청진 

시 호흡음 감소 소견을 보이게 된다. 방사선 검

사로 즉시 확진이 가능하므로 의심되는 경우, 

바로 확인이 필요하나, 자침 당시에는 무증상이

다가 수 시간 후에 서서히 흉통 및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



131

다.2 본 연구 중 증례3에서도 침 시술 후 17시

간이 지난 후 호흡곤란이 나타났다. 

기흉의 일반적인 증상은 호흡곤란, 흉통, 흉

부불편감, 운동 시 호흡곤란, 기침 등으로 나타

나며, 호흡곤란 및 흉통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기흉의 치료는 안정, 산소요법, 늑막천자와 같

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에서부터 흉관삽입술 및 

개흉술 등이 있으며, 심한 기흉을 급속히 팽창

시키는 경우 폐부종과 같은 또 다른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2 기흉과 같은 침술의 부작용

이 무자격자에 의한 사례에서 더욱 빈번하고 

치명적인 합병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며,2 본 연구에서 43%가 무

자격자에 의한 시술로 사망하였다. 특히 증례5

의 경우 무자격자에 의해 전신에 80회 이상의 

자침이 있었던 경우로, 침 시술 후 환자가 흉부

불편감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119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는 동안에도 시술자는 환자의 가슴

에 또다른 침 시술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시

술자가 침술의 부작용에 대한 최소한의 인지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증례3의 경우도, 무자

격자에 의한 시술로, 배에서 침의 침습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국소적인 출혈이 위장, 장간막 

및 대망 조직 등에 나타나 있었는데, 이 증례는 

사인이 기흉으로 판명되었으나, 변사자가 복강

에 다른 병변을 가지고 있었다면, 증례7과 같은 

혈복강이 나타나거나, 또는 위장의 미세천공에 

의한 복막염 등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상복부 침술 후 발생한 심장압전의 국내증례 

또한 보고되어 있다.1

위에서 언급된 침술과 관련된 손상 이외에도 

침쇼크라고 알려진 합병증이 있다. 침쇼크는 침 

시술을 받은 환자의 5-7%에서 발생하며, 전신

쇠약감, 오한, 오심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며 심

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발생기

전으로는 혈관미주신경반사의 작용으로 생각하

고 있으며 대개 건강한 남성에서 많고, 침 시술

을 위해 처음 또는 두 번째에 방문하는 경우, 

특히 심리적으로 건강에 매우 관심이 많은 경

우, 앉아있는 상태에서 등부위 위쪽에 침 시술

을 받는 경우 자주 발생하게 된다. 증례6에서도 

수사기록상 변사자는 처음 한의원에 내원하였

고, 앉은 자세에서 등부위 위쪽부위에 침 시술

을 받았고 바로 어지러움과 오심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부검의사는 부검 시 미주신경의 가

지 신경에서 육안적인 손상은 보지 못하였으나, 

갑상선 왼엽 위쪽의 연조직과 왼위후두신경 바

깥쪽 가지 주변에서 국소적으로 형성된 연조직

출혈이 관찰되어, 침술에 의한 미세한 손상이나 

자극이 현관미주신경반사, 또는 침쇼크를 유발

하여 사망기전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고려

했다.4 

외국에서도 침술로 인한 미주신경 자극에 의

한 사망증례가 보고되었다. 40대 남자가 침구의

원에서 1시간 30분 동안 100개 이상의 침을 엉

덩이, 복부, 가슴, 목, 하지, 눈주위 등에 시술받

았고, 마지막에 환자를 침대에 앉힌 상태에서 

목 오른쪽에 자침을 하자, 곧 병감을 느끼며 앞

으로 쓰러졌다. 구급차가 도착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집중치료를 받았

으나 사망하였다. 부검 시 목 오른쪽에 출혈반, 

오른미주신경 주위에 심한 출혈이 관찰되었다. 

조직학적 검사에서 미주신경줄기와 신경주위 

결합조직에서 심한 출혈을 보였다. 심장의 무게

는 460 g이었으나, 심장동맥의 협착은 없었고, 

폐는 심한 부종을 보였으나, 기흉은 없었다.7 

침 시술 후 사망한 변사자를 부검할 경우에

는, 침으로 인한 내부장기 및 신경 등의 손상을 

자세히 살펴 보아야 한다. 부검실 도착 전 의료

기관에서 기흉이 진단되어 삽관술 등으로 인해 

기흉이 소실된다면 부검 시 기흉의 진단이 어

려운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전통적

인 기흉의 검사법인 물을 이용한 공기유출검사

법과 폐의 수축 소견을 확인하여 기흉을 진단

할 수 있다. 기흉의 진단이 비교적 간단하고 쉽

기는 하지만, 폐에서 자침에 의한 손상부위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침술이 시행된 외표

에서 자침부위를 확인하고 그 하방 연부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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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이나 흉강의 벽측흉막에 자침에 의한 출혈

이 있는지 또한 확인해야 할 것이다.2 증례6을 

부검한 의사도 부검 시 사전정보가 주어지지 

않아 침자국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부검 후 주어진 침 시술과정 재연 사진과 한의

사의 진술내용 등의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검토

하였을 때, 부검 당시 찾아내지 못했던 침 시술 

부위가 일부 있었으며, 반대로 침자국으로 오인

하였던 침자국 모양의 점 등이 확인되었다. 그

러므로, 침술과 관련된 사망의 가능성이 있는 

건의 부검 시 어느부위에 침을 시술받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고, 부검 시 그러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외표와 내부의 면 한 검

사를 통해 침자국이나 침으로 인한 미세출혈, 

내부장기의 미세손상 등을 사진으로 기록한 후 

나중에 관련정보를 받은 후 두 가지를 비교해 

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4

본 연구에서는 침술과 연관된 사망으로 보고

된 7증례를 재검토하였다. 그 결과 침술로 인한 

사망은 대부분 내부장기(폐, 간, 신경)의 손상으

로 인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침 시술 후 사망한 

건을 부검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의무기록 등을 

사전에 받아 침시술이 어느부위에 이루어졌는

지를 미리 확인한 후, 외표 및 내부에 대한 면

한 검사를 통해 침에 의한 손상이 어디에 있

는지를 확인하여야하며, 기흉의 가능성도 염두

에 두어, 기흉검사 또한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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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관련 사망 건에 대한 법독성학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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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경

Forensic Toxicological Study for Fire Related Death Cases

Seung Kyung Baeck

Forensic Toxicology & Chemistry Div., Busan Institute, National Forensic Service

ABSTRACT

In Fire related fatalities (FRF), the concentration of carboxyhemoglobin (Hb-CO) has been evaluated as 

very important data for deciding the cause of death, However, the concentration of blood hydrogen 

cyanide (HCN) among fire-related inhalation toxic gases has been being used as a important marker of 

FRF, but, there is only a few reports. Futhermore, the analytic data about the blood concentrations of 

ethyl alcohol and drugs were rarely reported. Therefore, I studied and analyzed the blood concentrations 

of HCN, Hb-CO, ethyl alcohol and drugs for the toxicological evaluation with cardiac and peripheral 

blood of autopsy specimens, 120 cases of FRF, which were requested to the Seoul Institute of National 

Forensic Service in metropolitan area during from 2013.11 to 2015.5. The concentration ranges of 

detected toxicological substances in RFR were 0~6.5 ppm as cyanide in cardiac blood and 0~2.9 ppm in 

peripheral blood, 0~86 % as blood Hb-CO, and 0~0.39 % as blood ethyl alcohol. chlorpheniramine, 

zolpidem, diazepam, midazolam, diphenhydramine, lidocaine and tramadol were frequently detected drugs 

in FRF. Especially, sleeping drugs and antipsychotics in FRF were detected in 55/88 cases. The 

concentration ranges of most frequently detected toxic volatiles in blood was 0~1 ppm as cyanide in 

cardiac blood (79/120 cases) and peripheral blood (99/120 cases), 41~86 % as  Hb-CO (87/120 cases) 

and 0~0.50 % as ethyl alcohol (43/120 case) in cardiac blood. 

 In conclusion, it would be insufficient to analyze the concentration of blood Hb-CO, do that integrated 

evaluation with toxicological data including cyanide, ethyl alcohol or other drugs in postmortem cardiac 

and peripheral blood samples, should be conducted for the decision of the cause of fire deaths.

Key word : Fire, hydrogen cyanide, carboxyhemoglobin, postmor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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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화재와 관련되어 사망한 사건(이하, 화재관련 

사망 건)에서 사망의 원인(이하, 사인)을 결정할 

경우, 혈액 중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이하, 

Hb-CO)의 농도가 일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마커

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Hb-CO의 

농도 이외에도 독성가스의 흡입에 의한 혈액 

중 청산이온1-9)과, 에틸알코올의 농도 및 약물의 

검출여부 등도 화재관련 사망 건의 사인 결정

시 법독성학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인자로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화재관련 사망 건의 부검시료에서  

혈액 중 청산이온의 농도 범위에 대하여 보고

된 문헌은 그리 많지 않으며, 특히 음주 여부나 

검출 약물 등에 대하여 보고된 문헌은 매우 찾

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지역에

서 의뢰된 화재관련 사망 건의 부검 혈액 중 

검출된 Hb-CO, 청산이온 및 에틸알코올의 농도 

범위와 다빈도로 검출되는 약물의 종류에 대하

여 조사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 내용이 향후, 화재관련 사망 사례의 

해석 및 법독성학적 참고자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보고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연구기간(2013년 11월~2015년 5월)동안, 우리

나라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

광역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

연구소(이하, 국과수)로 의뢰된 화재관련 사망 

120건의 부검시료 분석 자료를 연구 자료로 사

용하였다. 

2. 연구 자료 분석

국과수 감정정보시스템에서 화재관련 사망 

120 건의 부검시료 중 혈액관련 자료 및 감정

결과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항목으로는 변사자의 성별, 나이 및 화재 

발생 장소 또는 화재 원인, 혈액 중 Hb-CO와 

에틸 알코올의 농도 및 검출 약물에 대하여 분

석하였다. 

연구기간 중, 2014년 12월까지는 국과수 감정

정보시스템에서 모든 항목에 대한 결과를 조사

하였으며, 2015년 1월 이후의 청산이온 농도 및 

약물 검출여부에 대하여는 부검 혈액을 직접 

추출 및 분석하였고, 기타 항목에 대하여는 감

정정보시스템에서 그 결과를 조사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시약 및 장비

표준품으로 사용된 약물은 모두 Sigma사 제

품을 사용하였고, 추출 및 분석에 사용된 모든 

시약은 특급 또는 일반시약을 사용하였다

청산이온 분석에는 8*6 Multicell block이 장착

된 Varian Carry 300 자외선-가시광선분광광도계

(UV-visible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였으며, 

약물 분석에는 Agilent Technologies 1200 series 

Auto-sampler와 LC pump가 장착된 Applied 

Biosystems SCIEX 3200 QTRAP LC-MS/MS 및 

Agilent HP 7693 Auto-sampler가 장착된 Agilent 

HP 7890B GC system-HP 5877A MSD를 사용하

였다.   

3. 청산이온 농도 분석

청산이온 농도 분석 시 청산가스의 포집은 

Fig. 1.의 Conway micro-diffusion cell (미량확산

셀)을 사용하였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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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Conway Micro-diffusion Cell

청산가스의 포집 방법은 청산이온 표준용액

을 0, 0.25, 0.5, 1 및 2 ㎍/mL의 농도로 조제 

하고, 각각의 농도별로 조제된 표준용액 1 mL

와 화재관련 사망 건에서 채취된 부검 시료 중 

심장 혈액 및 말초 혈액 각 1 ml를 미량확산셀

의 외실(B부분)에 취하고, 0.1 N-NaOH 용액 2 

mL를 내실(A부분)에 취한 후, 외실에 10 % 

H2SO4 용액 0.5 mL를 가한 다음, 즉시 마개를 

닫고, 2시간 동안 확산법에 의하여 0.1N-NaOH 

용액에 청산가스를 포집시켰다. 청산가스가 포

집되어 용해된 0.1 N-NaOH 용액 0.5 mL를 시

험관에 취한 후, 1M NaH2PO4 용액 1 mL와 

0.25 % Chloramine T 용액 0.5 mL를 가하고 혼

화하여 균질화 한 다음, 약 2분간 반응시킨 후, 

barbituric acid-pyridine 용액 1.5 mL를 가하고 

혼화하여 균질화한 다음, 5분간 방치하여 발색

시킨 후, 자외선-가시광선분광광도계로 58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청산이온의 농도

를 구하였다.

4. 혈액 중 약물 분석

혈액 중 약물 분석은 전 보7)와 동일하게 자

동고상추출법(automated solid phase extraction, 

SPE)을 이용하여 전처리 한 후, AB-SCIEX사의 

QTRAP 3200-LC-MS/MS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HPLC 및 MS/MS 분석조건도 동일한 조건으로 

분석하였다7).

III. 결과 및 고찰

1. 사망자의 성별 분포

화재관련 사망자의 성별을 조사한 결과, 120

명중 남성이 69명으로 전체의 57 %에 해당하였

으며, 여성은 51명으로 전체의 43 %로서, 화재

관련 사망자의 비율은 남성 사망자의 비율이 

여성 사망자에 비하여 약 14 %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Table 1). 

Table 1. Gender distribution in FRF 

Gender Case

Male 69

Female 51

Total 120

  FRF; Fire related fatalities 

2. 사망자의 연령 분포

화재관련 사망자의 연령을 조사한 결과(불상

자 제외), 50대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약 20 

%로 1순위이었으며, 다음은 40대가 약 14 %로 

2순위이었고, 그 다음은 30, 60 및 70대가 공히 

10.8 %로서 3순위로 조사되었다 (Table 2). 

 

 Table 2. Age distribution in FRF 

Age Case

0-9 9

10-19 2

20-29 11

30-39 13

40-49 17

50-59 24

60-69 13

70-79 13

80-89 4

Unknown 14

Total 120

  FRF; Fire related fat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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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망사례의 발생 장소 분포

화재관련 사망 사례의 화재 발생 장소(불상 

장소 제외)는 주택 25 %, 비닐하우스 10 %, 아

파트 8.3 %, 차량 5 %, 텐트 4.1 %, 카페 와 빌

딩이 각각 2.5 % 이었고, 기타 발생 장소 및 원

인은 공히 2 % 이하의 분포도를 나타내었다 

(Table 3). 

화재 발생 건 중, 아파트 화재에 비하여 일반 

주택에서의 화재 발생 건이 약 3배 이상 많았

으며, 특히 터미널 화재에서는 8명의 사망자가 

일시에 발생하는 등 화재의 발생 장소에 따라 

대량 사망자의 발생 등으로 사망자의 수에 현

저한 차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Place or cause of fire occurrence 

# Fire occurrence Case

1 House 30

2 Vinyl house container 12

3 Apartment 10

4 Terminal 8

5 Car 6

6 Tent 5

7 Cafe 3

8 Building 3

9 Accident 2

10 Burn himself 2

11 Arson 2

12 Butane explosion 2

13 Parking lot 1

14 Basement 1

15 Vendor 1

16 Boiler room 1

17 Bath house 1

18 Shopping center 1

19 Unknown 29

Total 120

  FRF; Fire related fatalities 

4. 혈액 중 검출 약물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화재관련 사망자 

혈액 중 약물의 검출 빈도수는 chlorpheniramine, 

zolpidem, diazepam 및 midazolam의 순으로 검출 

빈도수가 높았고, 이들 약물은 모두 5회 이상 

검출되었으며, diphenhydramine, lidocaine 및 

tramadol은 공히 3회씩 검출되었다. 따라서,  화

재관련 사망자 혈액 중 3회 이상 다빈도로 검출

된 7종의 약물들을 살펴 보면 chlorpheniramine

은 항히스타민제이지만 수면효과를 나타내는 약

물이며, 특히, zolpidem, diazepam, midazolam 및 

diphenhydramine은 모두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수면을 유발케 하는 진정수면제 약물들이다. 또

한, 화재와 관련된 사망자의 혈액에서 1회 이상 

검출되었던 약물들의 작용 효과를 조사한 결과, 

검출된 약물 47종 중 약 48.9 %인 23종이 수면

을 야기하는 약물이거나 정신과영역의 약물들

로 분석되었으며, 이들 약물은 Table 4에 *로 

표기하였다. 또, 독성농도 이상으로 검출된 약

물은 **로 표기하였고, 특히 독성농도 이상 검

출된 3종의 약물(zolpidem, diphenhydramine 및 

doxylamine)은 모두 수면진정제로서 이러한 약

물의 효과를 이용하여 자･타살 목적으로나 성

폭행 목적으로도 빈번히 이용되고 있는 약물들

이기도 하다.

 따라서, 화재와 관련된 사망 건에서 Hb-CO의 

농도가 사인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가 되겠으

나, 수면을 야기하는 약물의 혈액 중 농도가 독

성농도 이상 검출되는 사망 건에 있어서는, 단

순히 화재에 의한 사망 건으로 사인을 판단하

기 보다는 화재사를 가장한 약물 사용 자･타살 

건의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도 세 한 검토 및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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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ug Case

1 Chloropheniramine* 11

2 Zolpidem* 7(1**)

3 Diazepam* 6

4 Midazolam* 5

5 Diphenhydrmine* 3(1**)

6 Lidocaine 3

7 Tramadol 3

8 Trazodone* 2

9 Lorazepam* 2

10 Citalopram* 2

11 Fluoxetine* 2

12 Quetiapine* 2

13 Cyclobenzaprine 2

14 Antipyrine 2

15 Ambroxol 2

16 Fluconazole 2

17 Clindamycine 1

18 Cloperastine 1

19 Acetaminophen 1

20 Desipramine* 1

21 Doxylamine* 1**

22 Atropine 1

23 Glimepiride 1

24 Hydroxyzine* 1

25 Imipramine* 1

26 Isopropylantipyrine 1

27 Ketamine 1

28 Lamotrizine* 1

29 Amiodalone 1

30 Aripiprazole* 1

31 Meloxicam 1

32 Mitrazapine* 1

33 Phentermine 1

34 Phendimetrazine 1

35 Phenmetrazine 1

36 Procyclidine* 1

37 Propiverine 1

38 Ranitidine 1

39 Sertraline* 1

40 Sulpiride* 1

41 Temazepam* 1

42 Theophylline 1

43 Tidopidine 1

44 Risperidone* 1

45 Telmisartane 1

46 Valproic acid* 1

47 Valsartane 1

Total 88

Table 4. Detected drug in FRF

  FRF; Fire related fatalities

  * Antipsychotic or sleep inducing drug 

  ** >Toxic level

4. 혈액 중 청산이온의 농도 범위

Table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화재관련 사망

자들의 혈액에서 청산이온의 농도범위는 심장 

및 말초혈액에서 0~6.5 mg/L 및 0~2.9 mg/L이

었다. 

심장 혈액 및 말초 혈액 각 120건에서 청산

이온의 농도가 1 mg/L이하로 검출된 사례는 심

장혈액에서 65.8 %(79건), 말초혈액에서는  약 

82.5 %(99건)으로 조사되었다(Table 5). 

한편, 청산이온이 1 mg/L보다 높은 농도로 

검출된 건은 심장혈액에서 41건, 말초혈액에서 

21건이었으나, 혈액에서 청산이온이 검출된 사

례의 위내용물에서 청산이온은 2 mg/L이하로 

미량 검출된 것으로 보아 이들 혈액에서 청산

이온이 검출되는 원인은 청산음독에 기인한 것

이 아니라 화재 연기의 흡입에 의하며 검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변사 건의 부검 

혈액에서 청산이온이 검출되는 것은 화재현장

에 존재하는 질소를 포함하는 유기화합물, 즉, 

플라스틱이나 모직물 등이 연소되면서 특히 함

질소중합체 (nitrogen containing polymer)인  폴

리우레탄(polyurethane), 나일론(nylon), 아크릴로

니트릴(acrylonitrile)과 에이비에스(ABS; acrylonit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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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adiene-styrene) 등의 열분해에 의하여 청산가

스가 생성될 수 있어서 이들의 흡입에 의하여 

나타나는 결과일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6,10-12). 

한편, 청산이온은 화재 현장이외에도 공업적

으로 살충제, 은 및 기타 금속의 광택제, 사진 

화학 및 훈증제 등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이와 

관련된 현장 근로자 중 일부가 청산에 만성적

으로 노출되어 혈액에서 청산염이 검출된 사례

에 대하여도 보고되어 있다5-6). 

또한, 혈액 중 청산이온의 검출은 청산유발식

품의 섭취나 흡연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대사되

어 검출될 수 있다. Wilson과 Matthews13)에 의

하면 건강한 비흡연자의 혈장에서는 평균 0.004 

mg/L, 흡연자의 혈장에서는 평균 0.006 mg/L가 

검출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Ballantyne14)에 의

하면, 10명의 비흡연자들의 전혈에서 0.016 

mg/L,14명의 흡연자들의 전혈에서는 0.041 

mg/L의 청산이온이 검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화재사와 관련한 연구에서 외국 사례인

Wetherell의 연구에 의하면 화재 현장에서 사망

한 53건의 사례 중 39건의 사례에서 검출된 혈

액 중 청산이온의 농도는 0.17~2.20 ㎍/mL이었고, 

Caplan과 Altman의 연구에서는 89건의 화재사에

서 혈액 중 청산이온의 농도범위는 0.01~4.360 

㎍/mL이었다고 보고하였다5-6). 또한, 국내 대형 

화재 사례에 대한 연구보고서6)에 의하면, 서천 

금매복지원 화재 사망 9건에서 혈액 중 청산이

온은 2.08~4.280 ㎍/mL이었고, 대전광역시 대덕 

일가족 사망 3건에서는 0.64~40.83 ㎍/mL이었다

고 보고하였고, 그러나, 천안초등학교 축구합숙

소 화재사망 2건에서는 특이하게 청산이온의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120명의 화재관련 사

망자들의 말초 혈액에서 청산이온의 범위는 

0~6.5 mg/L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혈

액 중 청산의 농도 범위가 1~7 mg/L인 경우에

는 혈액 중 청산의 농도만으로는 화재 시 연기

의 흡입에 의하여 청산이온이 검출된 것인지, 

청산 음독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쉽

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정확한 사인 결정을 위하여는 위내

용물에서 검출되는 청산이온의 농도를 동시에 

검토해야만 한다. 그리고, 보다 정확한 사인의 

결정을 위하여는 이 외에도 Hb-CO, 혈중 알코

올 농도 및 기타 약독물의 검출 여부에 대하여

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Table 5. BCL in FRF 

B.C.L.
(mg/L)

C.B. 
(Case)

P.B.
(Case)

≤1 79 99
≤2 28 17
≤3 10 4
≤4 1 0
≤5 0 0
≤7 2 0

Total 120 120

  FRF; Fire related fatalities, B.C.L.; Blood cyanide level
  C.B.: Cardiac blood, P.B.: Peripheral blood 

5. 혈액 중 에틸알코올 및 일산화탄소헤모글로

빈의 농도 범위

화재관련 사망자들의 혈액에서 에틸알코올 

및 Hb-CO의 농도범위는 0~0.39 % 및 0~86 %

이었다(Table 6 및 7). 

Table 6. BAL in FRF

BAL 
(%)

Case

≤0.01 77

≤0.10 6

≤0.20 20

≤0.30 11

≤0.40 6

Total 120

  FRF; Fire related fatalities,

  BAL; Blood ethyl alcohol level

음주여부에 대한 지표성분인 알코올의 경우, 

심장 및 말초 혈액에서 검출된 에틸알코올의 

농도 범위는 120건 중 약 35.8 %(43건)이 

0~0.05 %의 범위로 알코올과는 무관한 사례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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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전체의 30.8 %(37건)은 혈액 중 에

틸알코올 농도가 0.10 %이상이었고, 14.2 %(17

건)은 0.20 % 이상이므로 화재와 관련된 사망

사건에서 음주여부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항목

이다.  특히, 에틸알코올과 동시에 약물이 검출

된 사례에서는 약물의 작용 효과가 에틸알코올

에 의하여 상가 또는 상승작용을 나타낼 가능

성이 매우 높으므로 법독성학적인 측면에서 약

물과 알코올의 상호작용 등에 대하여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화재 발생 시, 함질소중합체들의 연소에 의하

여 청산가스가 발생이 되며, 함탄소물질 (carbon 

containing polymer)  연소 시에는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된다. 따라서, 화재 사

망 건에서 혈액 중 CO-Hb 및 청산이온의 농도

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도 화재관련 사망자들의 혈액에서  Hb-CO의 

농도는 120건 중 약 53.3 %(64건)에서 40~90 %

의 범위이었으나, 약 23.35 %(28건)은 Hb-CO의 

농도가 약 10 %이하이었다(Table 7). 

따라서, 화재관련 사망 사례에서 사인 결정 

시에는 혈액 중 Hb-CO의 농도만이 아니라 청

산이온의 혈액 중 농도도 동시에 비교해야 할 

것이다.

Table 7. Blood CO-Hb level in FRF

CO-Hb level (%) Case

≤10 28

≤20 5

≤40 23

≤60 21

≤80 40

≤90 3

Total 120
  

FRF; Fire related fatalities,
  CO-Hb; Carboxy hemoglobin

Chaturvedi 등1)는 독성학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도 범위는 CO-Hb 10 %, 청산이온 0.25 

㎍/mL 이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화재

관련 사망 건에서 변사자가 외형적으로나 내부

적으로 화재를 입었다 할지라도 CO-Hb 및 청

산이온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사인은 화재 연기 

흡입에 의한 것이 라기 보다는 심각한 화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화재와 관련된 사망 건에서는 단순

히 혈액 중 Hb-CO의 농도로 사인을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부검 혈액

에서 청산이온의 농도를 동시에 검토해야만 하

고, 더불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수면을 유발

하는 약물이나 정신과영역 치료제 등의 검출여

부와 이들 약물의 작용을 상가 또는 상승시킬 

수 있는 에틸알코올의 검출여부 등의 분석 결

과 등, 법독성학적 분석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석하여야만 할 것이다. 

VI. 결론

화재관련 사망 건에서 일반적으로 혈액 중 

Hb-CO의 농도가 사인을 결정하는 중요한 마커

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화재관련 사망 건에서 보다 정확한 

사인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혈액 중 Hb-CO의 

농도 이외에도 청산이온의 농도와 중추신경계

에 작용하여 수면을 유발하는 약물들의 검출여

부 및 이 약물들의 작용을 상가 또는 상승 시

킬 수 있는 에틸알코올의 농도 등 법독성학적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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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lot 4징 교정수술 후 급사

(성인 선천성심질환에서의 급사에 대한 고찰을 중점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나주영

Unexpected Sudden Death after Repair of Tetralogy of Fallot

(A Review about Sudden Cardiac Death in Adult Congenital Heart Disease)

Joo-Young Na

Forensic Medicine Division, Gwangju Institute, National Forensic Service

 

ABSTRACT

Tetralogy of Fallot (TOF) is the most common cyanotic congenital heart disease. But the late results 

of surgical repair of the patients with TOF are favorable in most patients. The increasing number of 

TOF patients surviving into adulthood has increased a risk of malignant arrhythmia and sudden cardiac 

death. An 31-year-old woman, who had a total surgical repair for TOF before 20 years ago, died 

suddenly in the hospital. She was hospitalized in a psychiatric hospital with schizophrenia. According to 

nurse, she was well until she sleep. But about 45 minutes later, she was found unconscious in her bed 

and she died although sustained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utopsy was performed about 30 hours 

later. On internal examination, cardiac hypertrophy with postoperative marks such as adhesion was 

revealed. A suture marks were noted adjacent with central fibrous body. After autopsy, cause of death 

was confirmed as a sudden cardiac death. Arrhythmia and sudden cardiac death are important late 

sequelae for patients after surgical repair of TOF. We assume after autopsy and pathological examination 

that surgical repair adjacent with atrioventricular node is a possible risk factor for a sudden cardiac 

death. We report a case of the sudden cardiac death after surgical repair for TOF with review of the 

literatures for sudden cardiac death in adult congenital heart disease. 

Key words : Autopsy, Sudden cardiac death, Tetralogy of Fal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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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통계에 의하면 

2013년 한 해 동안 시행된 부검은 4,861건이

고, 이 중에서 질병에 의한 내인사는 1,886건

으로 38.8%를 차지하였다. 또한, 내인사 

1,886건 중에서 심장에 의한 사망은 981건으

로 52.0%를 차지하여 내인사 중에서 절반 이

상이 심장에 의한 사망이었다1). 이와 같이 법

의부검을 시행하는 법의학자에게 심장을 검

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술기이며, 심장의 

질환에 대한 이해 역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통계에 의하면 

심장에 의한 내인사 중에서 질환을 특정하기 

어려우나, 심인성 급사로 생각되는 급성심장

사(sudden cardiac death)를 포함한 사망은 258

건으로 26.3%를 차지하여 급성심장사의 경우

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1). 

Fallot 4징은 전체 선천성 심장질환의 약 

5-10%를 차지하는 매우 흔한 청색증형 선천

성 심장의 기형(cyanotic congenital heart 

disease)으로 영아기 이후 청색증형 선천성 심

장질환 환자들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질환이다. 다음과 같은 병변이 발견되는데, 

1) 우심실 유출로 협착(폐동맥 협착) 2) 심실

중격 결손, 3) 대동맥 기승, 4) 우심실 비대이

다. 이들 병변은 심장 발생기에 유출로 중격

이 전상방으로 편위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생

각되며, 혈역학적으로는 폐동맥 협착과 심실

중격의 결손이 가장 중요하고, 질환의 심한 

정도는 폐동맥 협착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2). 

저자는 Fallot 4징으로 인해 수술적 완전 

교정술을 받은 후 급사한 변사자의 증례를 

경험하였는바, 이에 대한 부검소견 및 검사소

견과 함께 선천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성심장

사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고자 한다. 

Ⅱ. 증례

31세 여성이 약 3개월 전 조현병이 악화되

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변사자

는 약 20년 전 선천성 심장병으로 수술을 받

은 과거력이 있었다. 입원 치료 중 발열과 오

한 증상을 보였고, 혈액검사상 C반응단백이 

최고 34.9 mg/l까지 상승하였으며 혈뇨 소견

이 관찰되었다. 이후 요로감염 추정 진단 하

에 항생제 등의 치료로 사망 1일 전에는 C반

응단백이 8.7 mg/l까지 감소하는 소견을 보였

다. 사망 2일 전 시행한 배부위 컴퓨터 단층

촬영상 수 개의 쓸개돌이 발견되었고, 기타 

특기할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망 당일 

04:00경까지 변사자가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

이 병동 간호조무사에 의해 확인된 후 04:45

경 재차 확인해본바, 변사자의 침대 위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변사자의 유가족

들은 병원 내 사망으로 의료과오를 주장하여 

법의부검이 시행되었다. 

사망 후 다음 날 부검이 시행되었다. 복장

부위에서 과거 수술 자국이 확인되었고, 기타 

신체부위에서는 주사침 자국 등 의료행위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손상 외에 특기할 외상

이 확인되지 않았다. 내부 검사상 기도 내에서 

소량의 포말이 확인되었고, 복장뼈에서 과거 

수술 자국이 확인되었다. 심낭과 심장은 고도

로 유착되어 심장이 심낭과 쉽게 분리되지 않

았고, 분리 후 심장의 무게는 505 g으로 심비

대가 확인되었다. 심장의 모양은 심실이 확장

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었고, 심장동맥에서는 

특기할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심실사이막

(interventricular septum)의 막부위(membranous 

portion)에서 과거 수술자국이 확인되었고, 폐

동맥판막(pulmonary valve)과 폐동맥부위가 훼

손되어 있으면서 고도의 석회화가 진행되어 

있었다. 심장 내 혈액은 유동혈이었고, 양쪽 

폐는 울혈상이었다. 기타 간, 신장, 비장 및 

췌장에서 울혈 외에 특기할 소견이 확인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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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고, 쓸개 내에서 쓸개돌이 확인되었으며, 

방광 점막에서 점상 출혈성 병변이 확인되었다. 

Fig. 1A. Cardiac hypertrophy is noted. And severe 
adhesion between visceral and parietal layer of 
pericardium is noted.

Fig. 1B. Postoperative suture marks are noted in the 
membranous portion of the interventricular septum. 
And destruction of the pulmonary valve and severe 
calcification of the pulmonary artery are noted. 

기타 법의학적 검사상 위내용물과 혈액에

서 디클로페낙, 슈도에페드린, 에페드린 및 

할로페리돌이 검출되었으나, 이들은 치료 약

물로 생각할 수 있었고, 혈액 중 함량은 치료

농도 이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10% 미

만이었고, 눈유리체액을 이용한 임상화학검사

상 법의학적으로 특기할 소견이 검출되지 않

았으나, 부검 당시 채취한 심장혈액을 이용한 

검사상 C반응단백이 5.4 mg/l로 측정되었다. 

조직학적 검사상 방실결절이 위치하는 중

심 섬유체(cenral fibrous body) 주위에서 봉합

실이 확인되었고, 주위에 광범위한 섬유화가 

진행된 소견이 확인되었다. 방실결절은 섬유

화가 진행된 상태로 변형된 소견이 확인되었

다. 

 

Fig. 2A. Suture materials are noted in the central 
fibrous body. Circle indicates a atrioventricular node 
(H&E, ×25).

 

Fig. 2B. Fibrous infiltration into the atrioventricular 
node and destruction of the atrioventricular node are 
noted (H&E, ×100). 

이상의 소견을 종합하여 변사자는 과거 

Fallot 4징으로 인해 수술적 완전 교정 치료

를 받았으며, 변사자의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144

판단하였다. 과거 선천성 심장질환 및 수술에 

의한 폐동맥의 손상 및 심비대 등이 변사자

의 사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특

히 방실결절 주위 수술로 인한 방실결절의 

섬유화 등이 부정맥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Ⅲ. 고찰

최근에는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더라도 생

존률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적절한 수술적 교

정을 통해 장기적인 생존도 증가하는 추세이

다. 이에 따라 선천성 심장질환에 대한 수술

적 교정 후 만성적인 합병증에 대한 발생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성인 선천성 심장질환자

의 약 19-26%에서 급성심장사로 사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3,4). 

Fallot 4징은 청색증형 선천성 심질환 중 

가장 흔한 선천성 심장 장애로 좌심실과 우

심실이 같은 압력을 가지는 정도의 큰 심실 

중격 결손, 우심실 유출로의 협착, 대동맥 기

승 및 우심실 비후의 4가지 형태학적 이상이 

특징적인데, 이 중에서 필수적인 이상은 큰 

심실 중격 결손과 우심실 유출로의 협착이다. 

모든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 고식적 단락 수술을 한 

후에 완전 교정술을 시행하기도 하고, 처음부

터 완전 교정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어린 영아라도 단락 수술 없이 조기에 완전 

교정술을 시행하는 경향이다2). 수술적 완전 

교정술은 심실 중격 결손을 막고 우심실 유

출로 및 폐동맥의 협착을 교정하는 것인데, 

수술 후 단기 결과가 좋은 반면에 실제로 완

전하게 정상으로 교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환자에서 어느 정도 혈역학적 이상

이 남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장기 추적

관찰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장기 추적 관찰

상 운동 능력 저하, 부정맥 및 급사가 보고되

었는데, 이들 만기 합병증이 폐동맥 폐쇄부전 

및 이에 따른 우심실의 용적 과부하와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Fallot 4징의 완전 

교정술 후 장기적인 문제는 혈역학적 또는 

물리적 이상, 전기 생리학적 이상 등으로 구

분할 수 있는데, 이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련

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합병증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Fig 3)5).  

특히 우심실의 확대, 확장은 물리적으로 전

도 조직에 영향을 미쳐(mechanoelectrical 

interaction) 악성 심실 부정맥을 야기하며, 궁

극적으로 급사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알려져 

왔고, 휴식 상태의 심전도 검사상 QRS 기간

이 180 ms 이상인 경우 급사의 위험을 예견

하는 인자로 제시되기도 하였다6,7). Fallot 4징

의 완전 교정술 이후 돌연사의 경우 30년 이

상의 추적관찰에서 1-6% 발생하는 것으로 보

고되어 왔고8), 일부 연구에서는 수술 후 기간 

혹은 연령이 사망의 위험도와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9). 본 변사자의 경우 부검 당시 최근에 

검사한 심전도가 제출되지 않아 QRS 기간의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부검소견상 

폐동맥판막과 폐동맥부위가 훼손되어 있으면

서 고도의 석회화가 진행되어 있었고, 심장의 

양쪽 심실이 확장된 듯한 소견이 확인되었는

바, 우심실의 확대 및 확장과 그로인한 

mechanoelectrical interaction이 치명적인 부정

맥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었다. 

또한, 방실결절부위의 조직검사상 중심 섬유

체 주위에서 봉합실이 확인되었고, 광범위한 

섬유화가 진행된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방실

결절에 섬유화가 진행된 상태로 변형된 소견

이 확인되었는바, 이러한 조직학적 병변이 변

사자에게 부정맥의 발생 등 급성심장사에 기

여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성인에서 

급성심장사는 주요 합병증이고, 특히 Fallot 4

징과 대혈관전위(transposition of the great 

arteries, TOA)의 경우 이전에 연구가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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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으며, 급성심장사의 몇 가지 위험 인자

가 밝혀지기도 하였다.  Koyak 등의 연구에 

의하면10),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성

인 25,790명 중 1,189명(5%)에서 사망하였고, 

이중 213명(19%)에서 급사하였다. 급사한 213

명 중에서 사인이 증명되거나 추정된 경우 

중 부정맥은 171명(80%), 대동맥 박리나 대동

맥류의 파열 19명(9%), 뇌혈관의 사고 8명

(4%), 폐색전증과 출혈이 8명(4%), 급성심근

경색증이 4명(2%), 위장관 출혈이 3명(1%)이

었다. 부정맥으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되는 

171명 중에서 병원 밖 심정지는 131명(77%)

이었고,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는 84%였

다. 171명 중에서 118명(69%)은 쉬는 중 사망

하였고, 19명(11%)는 수면 중 사망하였으며, 

오직 17명(10%)만이 활동 중 사망하였다10). 

본 변사자 역시 병원 안에서 수면 중인 것으

로 확인된 후 약 45분 후에 사망한 채 발견

되었는데,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성인의 경

우 급성심장사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동

안에도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71

명 중에서 부검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는 경

우는 38명이었는데, 이들에서 심장의 이상 외

에 급사의 원인이 될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는 본 변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

지였다. 37명에서 심장박동 리듬이 확인되었

는데, 23명에서 심실성 세동, 4명에서 심실성 

빈맥, 심실성 세동과 빈맥이 혼합된 경우가 4

명, 심실위성 빈맥이 3명, 서맥이 3명이었다. 

대조군과의 비교 시 QRS 기간 연장, 중등도 

이상의 심실의 기능상실, 운동 시 빈맥 발현, 

심비대, 폐부종 등이 급사의 경우에서 유의하

게 차이가 확인되었는데10), 본 변사자의 경우 

부검을 통해 심비대와 폐부종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성인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서 급성심장사의 위험인자로는 

심실위빠른맥(supraventricular tachycardia), 손상

된 심실성 기능(impaired ventricular function), 

QRS 기간 연장, 지연된 QT 분산(prolonged 

QT dispersion)이 확인되었는바10), 이러한 환

자에게서 이와 같은 인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사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증례를 통해 선성성 심장질환, 특히 

Fallot 4징의 경우 비록 수술적인 치료가 시

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추적관찰이 필요

하며, 추적관찰 시에는 심전도를 통한 QRS 

기간 연장 여부, 부정맥 등의 이상 여부 등이 

확인되어야 하고, 그밖에 심비대, 심장 기능

에 대한 평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성인 선천성 심장질환자의 경우 선천

성 심장질환이 없는 성인에 비해 급성심장사

가 더욱 흔히 발생할 수 있는데, 수면과 같이 

휴식 중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고, 많은 경우 

치명적인 부정맥에 의해 사망하게 되므로 주

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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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검시제도는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 시신이나 

주변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망의 원인을 밝힐 수 있다. 

또한 검시를 통해 자살, 타살, 사고사, 병사 등

의 사망의 종류를 밝혀 병사의 경우에는 사건

을 종결할 수도 있고, 타살이나 사고사 등이 의

심되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에서 사건에 대한 심

층적인 조사를 더 진행할 수도 있다.

현재 세계에서 사용되는 검시제도는 주로 유

럽대륙이나 영국에서 기원한 제도가 널리 퍼져 

사용되고 있다. 크게 영국과 미국에서 사용되는 

영미법계 검시제도와 독일 등 유럽대륙에서 사

용되는 대륙법계 검시제도로 나누어져 있다. 대

륙법계 검시제도는 주로 검사가 다른 사법업무

와 함께 검시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겸임검

시제라고도 불리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에 속

한다. 이와 달리 영국에서는 검시관제도(coroner 

system)를 사용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영

국의 검시관제도를 받아들여 사용하다가 독자

적으로 법의관제도(medical examiner system)를 

개발하여 현재는 각각의 주나 도시, 지방의 법

에 따라 검시관제도나 법의관제도를 사용하든

지 혹은 검시관제도와 법의관제도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Ⅱ. 미국 및 플로리다주의 

검시제도
 

미국은 원래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한 

나라로 검시제도 또한 처음에는 영국에서 사용

하고 있는 검시관제도를 먼저 사용하였다. 

영국에서 검시관사무소는 8∼9세기 경 시작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공식적인 기록으로

는 1194년 첫 번째 군 검시관(county coroner)이 

선출됨으로서 시작된 것으로 되어있다. 검시관

은 왕을 위해서 사망하였거나 죄를 범한 개인

들의 돈이나 재산을 몰수하는 업무를 하였다. 

당시에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자의 재산

이나 소유물의 목록을 만들기 위해 왕의 대리

인을 보내었고, 개인들은 왕에게서 재물을 지키

기 위해 숨기기도 하였다. 시신이나 재물에 대

한 처리는 왕의 대행자에 의해 마지막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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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이 왕의 대리자가 검시관이었다. 처음

에 각 구역의 검시관은 왕에 의해 지명되었고, 

일반적으로 지위가 높은 귀족이었다. 검시관의 

임무는 왕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사망원인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사망의 원인이 

범죄 혹은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면 검시관은 목격자를 조사하여 사망의 원인

이나 종류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사망자가 

폭행에 의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검시관과 판

사가 사망사건과 관련된 목격자와 시신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수세기가 흐르면서 검시관

의 권한은 점점 줄어들었고, 폭력이나 사고 등

의 확실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검시

를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타살의 경우에도 적

절한 조사가 시행되지 않고 묻히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자 공공의 요구에 의해 1887년 검

시관법(The Coroner’s Act)이 시행되었다. 당시

에는 독살이나 어린이에 대한 사망사건이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때였고, 검시관에 검시에 대한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였다. 1926년의 수정 검

시관법(The Coroner’s amendment Act)에서는 검

시관이 내인사와 외인사 모두에 대해 조사할 

권한을 갖게 되었고, 현재 검시관은 대학의 법

의학교실이나 훈련된 법의병리학자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처음 미국에서도 검시관이 영국에서처럼 시

신의 검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초기

에는 법의학적인 의견을 개진할만한 의사의 숫

자도 매우 적었고, 병리의사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확한 판정이나 재판결과가 많이 있

었고, 손상에 대한 무시나 부정확한 해석도 많

이 있었다. 

1886년까지 미국에서 검시관은 주로 투표에 

의해 선출되었고 대부분 의사가 아니었다. 1877

년 매사추세츠주에서 의사를 검시관에 임명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법의관제도(medical examiner 

system)의 시작이 되었다.  1883년 뉴욕 법의학

학회(the Medicolegal society of New York)이 설

립되어 미국에서 새로운 법의학 시스템의 선구

가 되었다. 

법의관(medical examiner)이라는 용어는 1877

년부터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1900년대 초까지

는 사망원인을 조사하는 법의병리의사(forensic 

pathologist)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1890년 

볼티모어시에서는 2명의 의사를 채용해서 부검

을 전담하게 하고 법의관의 명칭을 부여하였다. 

1915년 뉴욕시와 메사추세츠주에서 검시관제도

를 폐지하고 법의관제도를 시행하였다. 당시 뉴

욕시에서는 법의관이 폭력에 의한 죽음, 자살, 

건강해 보였던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 구금중

의 죽음, 의심스러운 죽음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1940년대 말까지도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는 검시관제도를 사용하고 있었고, 1949년 전문

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고 하버드대의 리차

드 포드(Dr. Richard Ford)가 이 회의 이후에 법

의검시제도 모델(A model State Medicolegal 

Investigative system)을 발표하였고, 여기서는 검

시관제도에 비해 법의관제도가 우월하다고 주

장하였다. 

1939년 메릴랜드주가 주 전체에서 법의관제

도를 시행하였고, 이후 많은 도시, 구역 및 주

로 법의관제도가 퍼져나가게 되었다. 

현재 미국에서 검시관제도를 시행하는 지역

들에서 검시관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들

이며, 의사의 자격은 필요하지 않으나 캔사스

주, 루지애나주, 노스다코타주, 오하이오주 등에

서는 검시관에 의사의 자격이 필요하다. 검시관

제도를 시행하는 지역에서 부검이 필요한 경우

에는 법의병리의사 혹은 병리의사에 부검을 요

청하게 된다. 법의관은 의사로 보통은 임명되

며, 병리의사 혹은 법의병리의사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각 주마다 용어 사용이 달라서 노스캐롤

라이나주, 테네시주, 미시간주에서는 카운티 법

의관이 의사로 꼭 부검을 시행하지는 않으나 

켄터키주에서는 법의관이 부검을 시행하는 법

의병리의사와 거의 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다. 

보통 법의관은 의사로서 많은 주에서는 법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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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사의 뜻을 가진다. 

검시관제도나 법의관제도의 유용성이나 불합

리성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어왔으나 현재에도 

어느 한 제도로 통합되지 않고 두 가지 제도가 

각 지역마다 달리 사용되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 미국에서는 선거로 임용

되는 검시관제도에서 병리의사가 임명되는 법

의관제도로 변환되는 주(state), 카운티(county), 

디스트릭트(district) 등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줄어들

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단지 6개의 카운티

만이 법의관제도로 변환되었고, 1개의 카운티는 

법의관제도에서 검시관제도로 다시 회귀하였으

며, 1996년 이후에 법의관제도로 변환된 주는 

하나도 없었다.  

법의관제도의 검시관제도에 대비한 장점으로

는 검시와 법의병리 서비스의 질이 우수하다는 

점과 인구나 카운티 재정, 정치 등에 독립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사망진단이 고도로 

훈련된 법의학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법의관은 

부검소견을 범죄현장이나 검사실 결과 등과 종

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법의관은 보통 사망자

의 병력확인, 목격자 조사, 시신에 대한 검사에

서 뛰어난 검증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검시관제도와 법의관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선거로 선출되는지 아니면 임명되는지 그리고 

의사인지 아닌지이다. 검시관은 선거로 선출되

기 때문에 보통 특별한 직업적 훈련을 거치지 

않는데 비해 법의관은 임명되며, 보통 법의병리

의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검시관제도

의 장점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권한을 가진 점, 

자치권과 유권자의 요구를 잘 반영한다는 점이

다. 선출된 공직자로서 검시관은 다른 선출된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결정권한을 가

지며,  다른 공직자들과 경합할 수 있는 권력과 

검시관사무소의 재정 할당량을 위해 다른 기관

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또한 증인을 

소환할 수도 있고, 사인조사에 대해 더 큰 권한

을 갖는다. 하지만 검시관제도는 의학적으로 충

분한 전문성을 갖기 어려우며, 오래된 시스템으

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적은 것이 

단점이다. 검시관법에는 어떤 죽음을 조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검

시관은 죽음을 조사할 기관의 장으로서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검시관이 장의사나 

검사, 혹은 보안관일 경우에는 직접적인 이해가 

사인조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

렵다. 

1995년 미국내 22개 주 내에서 법의관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이중 19개 주에서 주정부 주도

로 법의관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2개 주에서는 

카운티 주도의 법의관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플로리다주는 디스트릭트로 나누어져서 법의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8개 주에서는 법의관제

도와 검시관제도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11개 주에서는 단지 검시관제도만을 사용하고 

있다. 1997년에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48%를 

법의관제도가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법의관제도를 사용하는 주들 중 플로리다 주

는 유일하게 주를 24개의 디스트릭트(구역)로 

나누어 각 각의 디스트릭트에 법의관사무소를 

설립하여 사인규명을 시행하고 있다. 각각 디스

트릭트 법의관(District medical examiner)은 의사

이어야하고 대부분의 경우 디스트릭트 법의관

은 법의병리의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플로리다주는 주법 406장(The Florida Statues 

Chapter 406)에서 법의관과 시신처리에 대한 내

용들을 기술하고 있다. 406장 중 1부(Part I)는 

법의관제도 운용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 

법의관법(Medical Examiners Acts)이라고 불리우

며, 2부(Part Ⅱ)는 시신의 처리(Disposition of 

Human Remains)에 관한 법률을 기술하고 있다. 

플로리다 주정부내의 법집행국(Department of 

law enforcement) 산하에 법의관위원회(Medical 

Examiner Commission)를 두고 있으며, 이 위원

회가 법의관 및 검시 업무의 주요사항들을 결

정하고 있다. 법의관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

되어있다. 법의관위원회 위원 9명 중 7명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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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가 지명하게 되어있는데 그 위원들은 의사

이면서 현재 디스트릭트 법의관인 2명, 장례지

도사(funeral director) 1명, 1명의 주검사(state 

attorney), 1명의 관선변호인(public defender), 1명

의 보안관(sheriff), 1명의 카운티 위원(County 

commissione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는 

주법무장관(the Attorney General)과 주공중위생

국장(the State Surgeion General)이나 그들이 지

명한 대행자로 구성된다. 

플로리다 주는 24개의 법의관 디스트릭트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의 디스트릭트에는 디스트

릭트 법의관이 임명되어 각각의 법의관사무소

(Medical examiner’s office)를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다.

디스트릭트 법의관은 법의관 위원회에서 회

의를 통해 지명된 병리학을 전공한 의사들 중

에서 주지사가 임명할 수 있다. 각각의 디스트

릭트 법의관의 임기는 3년으로 임기 중에 자리

가 공석이 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새로운 

법의관을 임명할 수 있다. 법의관위원회의 일원

인 의사도 또한 주지사가 허가를 하면 디스트

릭트 법의관으로 근무할 수 있다. 디스트릭트 

법의관은 임명된 이후에 자기가 맡은 지역 내

의 사망자의 사인규명에 필요한 만큼의 의사를 

준법의관(associate medical examiner)로 임명할 

수 있다. 디스트릭트 법의관과 준법의관들은 카

운티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봉급과 수당을 받

을 수 잇고, 디스트릭트 법의관이나 준법의관으

로서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개인적인 

의료업무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플로리다주법 406장 11조에는 지정된 디스트

릭트 내에서 이하 기술된 상황에서의 죽음이 

일어나거나 시신이 발견되는 경우 사망의 원인

을 결정하기 위해 검사, 조사, 부검 등을 법의

관이 결정해서 할 수도 있으며, 주검사에 요청

에 의해서도 시행할 수 있다. 

1. 폭력이나 범죄에 연관된 죽음

2. 사고

3. 자살

4. 건강한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5. 의사가 치료하는 상태에서 사망하지 않은 경우

6. 교도소 등의 형집행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7. 경찰에서 구금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8. 범죄가 의심스럽거나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사망한 경우

9. 불법적인 유산과 연관된 사망

10. 독살

11. 공중보건에 유해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2. 일하는 중 발생한 질병, 손상 혹은 중독과 

연관되어 사망한 경우

13. 적절한 사망진단서가 없는 시신이 주 내로 

반입된 경우

14. 화장, 해부, 혹은 바다에 시신을 매장하기 

전 상황

 

디스트릭트 법의관은 위에 열거된 상황에서 

사망의 원인이나 사망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나 부검을 실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플로리다주법 406장 12조에는 시민들이 406

장 11조에 기술되어 있는 죽음을 목격하거나 

인지하게되면 디스트릭트법의관에 신고할 의무

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1급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플로리다 각 디스트릭트의 법의관들은 매년 자

살, 타살, 교통사고, 추락, 병사 등의 빈도, 매장

허가건수, 부검건수 등의 통계를 보고하고 있다.

 

Ⅲ. 결론
 

  미국은 검시관제도나 법의관제도를 통해 사

인규명을 하여왔고, 플로리다주는 이중 법의관

제도를 통해 사인규명을 하고 있다. 법의관제도

는 사인규명에 적합하게 고도로 훈련된 법의병

리의사가 사인조사에 권한을 갖고 사인규명을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법의관제도 하에서는 사인규명이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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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도 법으로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어 

필요한 사인규명 없이 묻히게 되는 사건들의 

빈도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인규명을 위해 훈련된 의

사들의 수가 부족하고 사인규명을 위한 법령 

또한 아직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의학 전문의사들의 증

원과 교육, 그리고 검시관련 법안의 정비가 시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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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클로페낙과 트라마돌 등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진통제와 관련한 

사망 증례 검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최민성

Retrospective analysis of autopsy cases related to commonly used analgesics: 

Diclofenac and Tramadol.

Minsung Choi

Forensic medicine, Daejon Institute, National Forensic Service

ABSTRACT
Non-steroidal anti inflammatory drugs(NSAIDs) including diclofenac are commonly used in clinical 

parts, and other analgesics such as opioid tramadol is also commonly used worldwide. Therefore many 

autopsy cases detect substance of these drugs in blood and/or gastric contents. In elderly people, they 

frequently show cardiac disease such as coronary artery disease or cardiomegaly, and tend to use the 

analgesics in long period. If victim shows the cardiac manifestation as above statement with positivity for 

analgesics, the medical examiner hard to distinguish and diagnose the cause of death. We introduce six 

autopsy cases related to commonly used analgesics such as diclofenac and tramadol, and wish to discuss 

for decision of cause of death and probability of influence to death by these drugs.   

Key words : diclofenac, tramadol, non-steroidal anti inflammatory drug, opioid, autopsy

I. 서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한 부검례 중 

약독물 검사상 일반적으로 투여되는 진통제 성

분이 검출되는 경우가 종종 확인된다. 대부분은 

diclofenac sodium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NSAIDs)이며 가끔 tramadol Hcl과 같은 

opioid계 약물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약물

의 투여 후 변사자가 사망하였다면 당연히 약

물의 부작용과 관련한 사망의 가능성에 대해 

검사 및 고찰을 하게 되는데, 만약 이러한 약독

물과 관련한 변사자의 병리검사상 치명적인 심

장의 심장동맥경화와 같은 병변이 동반된 경우

에는 사인의 판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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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일부 약물에서는 심장의 병변유무와 

상관없이 심혈관계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어 이러한 판단에 있어 어려움을 증

가시킨다. 본 저자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경

험이 있어 이러한 증례에 대해 보고하고 함께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재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및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한 부검례 중 

⓵ 일반적으로 투여하는 진통제 성분을 투여 

후 수시간 이내에 사망한 정황이 있고

⓶ 임상양상이 약물의 부작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급격한 혈압저하나 발한, 호흡곤

란 및 두드러기 등의 모습을 보였으며

⓷ 약독물 검사상 상기한 진통제 성분이 검출

된 증례 6례를 

부검감정서와 부검사진 등을 검토하였다.

분석 방법

각각의 부검례에 대하여 심장의 병변유무와 

약독물의 농도, 만약 시행하였다면 약물의 아나

필락시스성 부작용과 관련한 것으로 보고되는 

비만세포 트립타제 농도검사 결과를 검토하였다.

Ⅲ. 증례

증례 1

72세 여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내원하여 담당

의사에게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던 중 전

신에 두드러기가 나며 호흡곤란증세가 발생하

여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사

망하였음. 부검상 심비대가 있고 심장동맥 3곳

의 스텐트 시술흔이 확인되었음. 혈액에서 디클

로페낙이 0.68 mg/L 검출되었음. 비만세포 트립

타제 검사는 검사방법이 확립되기 이전으로 시

행하지 못함.

증례 2

68세 남자가 감기증상으로 병원에서 진료 후 

디클로페낙 주사를 맞은 후 물리치료를 받다가 

가슴이 뻐근해짐을 느껴 의사에게 말하여 응급

처치를 한 뒤 의사에게 디클로페낙 쇼크가 있

어 주사를 맞으면 안된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접수를 하던 중 다시 가슴에 통증을 느껴 응급

처치를 하였으나 소생치 못하고 사망하였음. 부

검상 심비대가 있고 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

지에서 고도의 동맥경화증을 봄. 혈액에서 디클

로페낙이 검출되었고 그 농도는 치료농도 이하

임. 비만세포 트립타제 검사는 검사방법이 확립

되기 이전으로 시행하지 못함.

증례 3

55세 남자가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중 굴삭기

가 후진을 하며 변사자의 오른쪽 발을 밟는 사

고가 발생, 응급실로 후송하여 디클로페낙을 근

육주사 맞은 후 다시 공사현장으로 돌아가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

에 재방문하였으나 사망하였음. 부검상 경도의 

심비대가 있고 심장동맥 3곳의 고도의 동맥경

화증을 봄. 말초혈액 및 심장혈액에서 디클로페

낙이 검출되고 그 함량은 각각 1.1 mg/L, 1.3 

mg/L로 치료농도 범위임. 비만세포 트립타제 

검사상 123.6 μg/L로 검출되어 아나필락시스성 

쇼크의 진단기준치인 45.0 μg/L보다 고도로 높

게 측정됨.

증례 4

82세 여자가 병원에서 진료 후 원장이 처방

하여준 주사를 2시간에 걸쳐 맞은 후 약 5분 

뒤에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응급처치 하였으나 

사망하였음. 부검상 심비대가 있고 심장동맥 2

곳의 중등도 내지 고도의 동맥경화증을 봄.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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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에서 치료농도의 디클로페낙이 검출되었음. 

비만세포 트립타제 검사상 4.7 μg/L로 검출됨. 

증례 5

81세 여자가 다리통증과 복통 및 설사를 주

소로 병원에 내원하여 수액 및 근육주사를 맞

은 후 갑자기 전신의 가려움증과 가슴의 답답

함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어 응급처치 하였으

나 사망하였음. 부검상 심비대가 있고 심장동맥 

2곳의 고도의 동맥경화증을 봄. 혈액에서 디클

로페낙이 치료농도 범위내로 검출됨. 비만세포 

트립타제 검사상 25.4 μg/L로 검출됨. 

증례 6

52세 여자가 복부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관장 및 주사 처방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

급처치 하였으나 사망하였음. 부검상 심비대나 

심장동맥의 동맥경화증을 보지 못함. 혈액에서 

치료농도 범위 이하의 디클로페낙이 검출되고, 

트라마돌이 1.82 mg/L(독성농도 범위) 검출됨. 

비만세포 트립타제 검사상 6.34 μg/L로 검출됨. 

IV. 결과

분석 방법에 따른 결과는 표1과 같다. 

No.
Cardiomega

ly

Coronary 
artery 

disease

Drug,
Concentration

Mast cell 
tryptase

1 O 3, stent D, TR not

2 O 1, severe D, TR not

3 O 3, severe D, TR H

4 O 2, m to s D, TR N

5 O 2, severe D, TR HN

6 X X D,TR/T,To N

Table 1. Summary of autopsy record (m: moderate, s: 
severe, D: diclofenac, TR: therapeutic range, T: 
tramadol, To: toxic range, not: not studied, H: high, N: 
normal range, HN: highly normal range)

V. 고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소염진통제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는 널

리 사용되는 약물이고, 따라서 일반적인 부검시 약

독물검사에서도 단독약물 또는 다종약물이 함께 

자주 검출되는 양상이다. 또한 이러한 약물은 젊은 

연령층보다는 장년 및 노년층에서 장기간 투여하

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장년 및 노년층에게서는 

병리학적으로 심장과 같은 인체의 중요장기에 병

변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흔히 관찰된다. 본 연

구에서도 평균연령 68.3세에 심혈관계 병변율은 

83.3%였다. 그런데 이런 경우 약물과 사인과의 연

관성 및 약물 상호간의 상호작용을 명확히 판단하

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장기 복

용한 경우 혈중 농도의 상승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혈중 농도의 판단에 있어서도 고용량을 투

여하였는지 장기 복용에 의한 것인지가 명확히 구

분되지 않는 어려움도 존재한다. 증례 6 에서도 변

사자의 장기 복용여부 또는 고용량 투여여부가 명

확히 구분되지는 못하였다. 

Temporelli 등1)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가 

치명적이거나 비치명적인 모든 심혈관계 위험성

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고, Mollersen 등2)도 디

클로페낙과 고용량의 이부프로펜이 심혈관계 부

작용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 Garcia-Poza 

등3)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고용량, 장기 

투여 및 기존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 심혈관

계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Lapi 

등4)도 역시 디클로페낙과 케토프로펜이 심혈관계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따

라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가 이러한 약물

을 장기 투여하며 기존의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연령대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Horvath 등5)에 의하면 고연령대의 경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가 다른 약물(아스피

린 등)과 함께 장기간 투여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이런 고연령대의 경우 심혈관계의 위험성이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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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아서 이런 경우 디클로페낙

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자체의 심혈

관계 위험성 증가의 기여도는 높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판단의 

내용이 상반되는 보고가 있어 실제 사인을 판단하

는 법의관에게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여

러 법의관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중 특히 디클로페

낙은 아나필락시스성 부작용이 종종 보고6-12)된 약

물이다. 실제로 부검 증례상에서도 증례 1-3 및 5 

에서는 사망정황 및 비만세포 트립타제 검사결과

상 아나필락시스성 부작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인의 판단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증례 4 에서처

럼 기존의 심장병변이 있고 비만세포 트립타제 검

사상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사인의 판

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특히 Mahamid 등13)의 보

고처럼 디클로페낙이 아나필락시스성 부작용의 

모습이 없이 심장동맥의 연축을 유발하였다는 보

고가 있고, 이러한 경우 디클로페낙에 의한 사망인

지, 디클로페낙이 유인으로 작용하였는지 아니면 

기존의 심장병변에 의한 사망인지 명확히 결정하

기 어려울 것이다. 

디클로페낙 뿐 아니라 한국에서 진통제로 자주 

사용이 보고되는 약물 중에 트라마돌이 있다. Mori 

등14)은 어린아이에서 트라마돌 혈관주사 후 아나

필락시스성 부작용이 발생한 예를 보고하였다. 그

러나 Barth 등15)은 트라마돌 투여 후 아나필락시스

양 반응이나 히스타민 유리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

다고 보고한바 이를 종합할 때 트라마돌에 의한 사

망 역시 사망의 원인을 명확히 결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소염진통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부검례에서 종종 검출되는

데 비해 이러한 진통제에 의한 사망의 판단에 있어

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대하여 여러 법의관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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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에서 발생한 사고성 목맴 증례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장선정

Accidental Hanging by a T-Shirt in a Man With Alcohol Intoxication

: An Unusual Case

S. J. Jang

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Daejeon Institute, National Forensic Service

ABSTRACT
Accidental hanging is rare across all age groups, and it is even rarer in the adult population except in 

autoerotic asphyxia. Few cases have been reported in the literature, which describe unusual patterns of 

accidental hanging. We report an unusual pattern of accidental hanging of a 25-year-old man, who was 

in a state of alcohol-induced central nervous system depression and found dead in a sitting position with 

his T-shirt hanging off a jutting-out metal pin of door. The hanged T-shirt acted as a ligature 

compressing the neck.

Keywords :  accidental asphyxia, hanging, adult, 

Ⅰ. 서론

최근 법의 부검통계에 따르면, 자살의 방법 

중 목맴(hanging)을 선택하는 경우는 57%에 해

당할 정도로 목맴은 매우 흔한 자살의 흔한 방

법이며 목맴의 경우 사망의 종류는 모두 자살

이었던 만큼 부검실무에서 사고성 목맴을 접하

는 경우는 극히 드물 일이다1). 또한 사건현장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으로 주어지거나 이미 병원

으로 후송한 후 현장상황을 주변인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에 사망의 

종류를 파악하기 어렵다. 우리는 사고성 목맴이

라는 드문 증례를 통하여 사례를 살펴보고, 사

망의 종류를 판단하는 데 있어 참고해야 하는 

소견들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증례

변사자는 실직후 폭음(하루 2-3병의 막걸리)

을 해오던 자로 주거지 입구에 쓰러진채 발견

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 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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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망 다음날 시행되었다. 부검소견상 얼굴 

및 눈꺼풀결막에서 점출혈과 얼굴의 울혈을 보

이는 등 불완전의사를 짐작케하는 소견을 보였

고, 내부장기의 울혈, 암적색 유동성 심혈 등 

질식에서 볼 수 있는 비특이적 소견과 함께 목

둘레를 따라 선형의 눌린자국 및 눌린자국의 

일부에서 직조흔과 표피박탈, 목 근육에서 출혈 

등을 보였다(figure 1). 목격자인 부인의 진술에 

따르면 변사자는 주거지 출입구에 기댄 형태였

으며 튀어나온 못에 티셔츠가 목에 감긴 상태

였으며 변사자의 의복은 수거되었다. 티셔츠의 

좌측 가슴에 위치한 주머니 하단 부위가 종류 

미상의 돌출된 물체에 걸려 찢긴 흔적이 발견

되었다(figure 2). 티셔츠는 직조형태가 서로 다

른 두 종류의 천으로 제조되어 있고, 칼라 부분

의 직조형태는 간격이 약 1.5mm, 그 외 부분의 

직조형태를 보였다. 변사자의 혈액에서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혈중 알코

올농도는 0.311%로 검출되었다. 본 건은 중증명

정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성 의사로 결론지어졌다.

Fig. 1. strap mark of neck and hemorrhage of neck muscle 

Fig. 2. his T-shirt and a protruding site of T-shirt

Ⅲ. 고찰

목맴은 주로 성인에서 자살 목적으로 발생하

는 경우가 많다. 사고로 인한 목맴 자체가 매우 

드문 사례이며 부검실무에서 목맴의 상황을 접

할 때 성인의 경우는 쉽게 자살로 결론짓기 마

련이다. 소아의 경우 주로 목맴의 상황에서 발

견되는 경우 자, 타살보다는 사고성 목맴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는 소아의 호기심, 인

지능력과 신체적 미성숙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

에 대한 이해와 대처능력의 부족 등에서 기인

한다2). 사례로는 미끄럼틀 위쪽의 끈, 컴퓨터 

마우스 줄, 빨래건조대의 나일론 줄 등의 경우 

문헌에서는 주로 소아에서 주로 발생하며 이는 

주로 성인에서 발생하는 사고성 목맴은 매우 

드물게 보고된 바 있다3).

성인에서 자교사의 형태를 제외한 순수한 사

고성 목맴은 매우 드문데, 문헌에 따르면 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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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와 유사하게 메트암페타민에 취해있던 남자

가 티셔츠가 나무 튀어나온 부위에 걸려 티셔

츠 옷깃 부위가 끈으로 작용해 사망하였거나4), 

노동현장에서 목에 걸쳐둔 수건이 크레인의 롤

링 샤프트에 얽혀 발생하거나5), 뇌경색으로 거

동이 불편한 노인이 휠체어에 묶인 옷끈에 의

해 사망한 사례6) 등 이 있었다. 이처럼 성인에

게서 사고성 목맴의 고려해 볼 수 있는 인자로

는 술, 메트암페타민 등 알코올이나 약물 혹은 

질병 등에 의해 자구력을 쉽게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증례에서는 면 한 의복조사 또한 시행되

었으며 의복의 직조흔이 변사자의 목부위에 각

인된 흔적과 유사한 것을 비교함으로써 현장이 

이미 치워진 상황에서 얻을 수 없었던 정보를 

통해 보다 명확한 진단에 이르는데 이러한 의

복 및 도구의 조사가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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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 발병 후 발생한 급성 림프구성 심근염과 

소장의 다발성 장중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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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모

Concurrent acute lymphocytic myocarditis and muitiple intussusceptions

of small intestine after chickenpox

Junmo Kim

Daegu Institute, National Forensic Services

 

ABSTRACT
Primary varicella-zoster virus(VZV) infection routinely occurs during childhood and is usually a 

self-limiting illness in immunocompetent children. However, chickenpox can be a severe disease in 

adolescents, adults, and immunosuppressed or immunocompromised patients. Although vaccination 

substantially attenuates disease manifestations, significant complications such as secondary soft tissue 

infection, encephalitis, and pneumonia can occur. We present a rare autopsy case of concurrent acute 

myocarditis and intussusceptions in a 3-year-old female child who presented with chickenpox followed by 

abdominal pain and sudden death. The present case emphasizes the potential for fatal complications of 

viral infection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cases of sudden unexpected infectious death in children.. 

Key words : Myocarditis, Intussusception, Sudden death, Chickenpox

Ⅰ. 서론

급성심근염과 장중첩증은 모두 영아나 소아

에서 급성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이다. 급

성심근염은 대개 감염성 원인에 의해 발생하나, 

장중첩증은 멕켈 게실, 용종 등의 몇 가지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별

다른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어린이들의 장폐색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대개의 경우 2세 이하에서 호발한다1). 수두는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질환으

로 미열, 피부소양증 및 발진성 수포 등의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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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동반하여 대부분의 경우 임상적 관찰만으로 

진단 가능하다. 수두와 관련된 합병증의 빈도는 

드물지만,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

기도 한다. 소아에서 수두에 의한 주요한 사망

원인은 이차적인 세균감염, 뇌염, 라이(Reye) 증

후군 등이다. 저자들은 수두 발생 후 급성심근

염과 다발성 장중첩증이 동시 발병한 후 사망

에 이른 소아 부검례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

고하고자 한다.

 

 

Ⅱ. 증 례

수두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약 4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복통, 구토를 호소하던 3세 여

자 아이가 사망하여 부검을 시행하였다. 심장막

안, 가슴안과 배안에서 소량(10-30 ml)의 체액 

저류가 확인되었고(Fig. 1), 심근의 모든 단면에

서 얼룩덜룩한 회백색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Fig. 2), 십이지장 시작부로부터 각각 약 123 

cm, 150 cm, 195 cm 떨어진 소장에서 모두 세 

곳의 장중첩 부위(각각 길이 1 cm, 2.5 cm, 1.5 

cm)가 확인되었고(Fig. 5, 7, 8), 소장 및 대장 

내용물에서 혈변 등의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6). 병리조직학적 검사에서 좌심실, 

우심실 및 심실중격의 심근 조직에서 많은 수

의 림프구 침윤이 관찰되었고(Fig. 3), 면역조직

화학 염색에서 이들 림프구들은 T림프구(CD3+)

로 확인되었다(Fig. 4).  장중첩부위에 대한 병

리조직학적 검사에서는 점막이나 장벽의 괴사 

소견은 보지 못하였으나, 일부 점막하 림프조직

의 증식이 관찰되었다. 혈액과 위내용물에서 특

기할 약물이나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눈유리체액을 이용한 생화학적 검사 결과에서

도 특기할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Fig. 1. Pericardial effusion

Fig. 2. Heart

Fig. 3. Myocardium(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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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mmunohistochemical stain(CD3) on myocardium

Fig. 5. Small and large intestine
(white arrow head - Intussusception site)

Fig. 6. Small intestine content

Fig. 7. Three intussusception site(Formalin fixation)  

Fig. 8. Inner side of intussusception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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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 찰

심근염의 경우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데, 원인 바이러스로는 콕사키 바이러

스, 에코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풍진 바이

러스, 수두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

다2). 대개는 신체의 다른 부위에 바이러스에 의

한 일차감염이 발생하고, 수 일 내지 수 주 후

에 심근염이 발생한다. 증상은 흉통, 호흡곤란, 

발열, 오한 등이고,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의 

상승 또는 심근효소 수치의 상승이 확인되기도 

한다. 대개의 경우 완전한 회복을 하나, 심부전 

및 부정맥 발생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3,4). 장중첩증은 망원경을 접는 것처럼 장의 한 

부분이 다른 장의 안쪽 부분으로 말려 들어간 

것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뚜렷한 원인 없

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선행한 바이

러스 감염과 이로 인한 장내 림프조직의 비대

화가 장중첩증을 유발한다는 보고도 있다. 사망

한 3세 여아의 경우 수두로 추정되는 바이러스 

감염 후에 이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림프구성 

심근염과 장중첩증이 속발한 것으로 생각되고, 

부검 소견상 심장 전체에 걸쳐 형성된 급성 림

프구성 심근염을 보는 점, 소장의 다발성 장중

첩증을 보나, 소장 괴사 등의 치명적인 합병증

은 보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급성 림프

구성 심근염이 환아의 사망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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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ild abuse is tragic with a long history because they can't defend themselves against violence. Child 

abuse has several patterns, but physical abuse can be easily recognized by clinicians and law enforcement 

agency. Therefore we retrieved all child deaths related to physical abuse and reviewed our study with 

literature.

Key words: Child abuse, Forensic autopsy

I. 서 론

사람이 인간으로서 같은 인간에게 가장 극단

적인 형태로 비인간적인 처사를 행하는 일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특히 소아에게 이루

어지는 일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어

두운 방에 가두기, 침대에 묶어놓기, 샤워 봉에 

손목을 매달아 놓기, 극단적인 온도에 지속적으

로 노출시키기, 얼음판 위에 옷을 벗겨 놓고 앉

히기, 담뱃불로 지지기, 젖은 바지를 입혀서 뜨

거운 물이나 난로 위에 앉히기, 후추가루 흡입

하게 하기, 굶기기 등1). 이러한 외국의 여러 사

례들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소

아학대의 양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소아는 보호받

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아동이란 18세 미

만인 사람을 말하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

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

한다고 하였다.2) 또한 아동학대범죄란 상해와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상의 죄, 아동의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유기 등 치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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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체포, 감금, 중체포, 중감금, 특수체포, 특수

감금 및 미수범, 체포, 감금등의 치사상, 협박, 

특수협박 및 미수범,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 및 유인, 인신매매, 약취, 유

인, 매매, 이송 등 상해 및 치상, 강간, 유사강

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미수범, 

강간등 상해 및 치상, 간강 등 살인 및 치사,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 등에 의

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 명예

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주

거 및 신체 수색, 강요 및 미수범, 공갈 및 미

수범, 재물손괴,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상습법 등의 아동학대범죄를 정의하고 있다.2) 

따라서 소아학대에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

타날 수 있으나, 본 기관의 경우 사법기관에 의

해 사망사례가 주로 자문되며, 신체적인 학대가 

있을 경우가 가장 사법기관에 인지되기 쉬운 

사례인 점을 고려하여 신체적인 학대의 양상을 

보이는 사례들을 모아 연구해 보고자 한다.

II. 재료와 방법

연구재료로는 2008년에서 2015년 사이에 저

자들이 경험한 신체적인 학대의 양상을 보이는 

소아학대 10례의 증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부검

소견을 검토하였고 관련 수사기록에서 확인되

는 사망경과를 확인하였다. 질병의 가능성을 배

제하기 위해 내부장기에 대한 병리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병리검사는 육안검사 후 10% 포

르말린 용액에 고정 후 탈수, 파라핀포매의 과

정을 거쳐 마이크로톰으로 4u 두께로 절단하여 

Hematoxylin-eosin염색을 시행한 다음 광학현미

경으로 관찰하였다. 혈액과 위내용물, 필요한 

경우 기타 내부장기 및 체액에 대한 약독물검

사를 시행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검토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임상소견

모두 10명의 소아로 나이는 2개월에서 13세

까지이나 주로 6세 고루 분포하였으며(2개월 1

명, 8개월 1명, 2세 1명, 4세 1명, 5세 3명, 6세 

2명, 13세 1명), 남아가 8명, 여아가 2명으로 남

아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명은 과거력이 있었

으며, 선천성 갑상샘기능저하증, 선천성 담도폐

쇄증으로 카사이 수술을 받은 병력 등이 있었

으며, 1명에서 비만이 있었다. 4사례에서는 자

문 당시 보호자(2례에선 아버지에 의해, 1례는 

어머니, 1례는 아버지와 계모)에 의한 상습적인 

구타나 폭행이 있었음이 확인 되었으며, 1례에

서 사고로 수상한 것으로 정황(아버지가 돌보던 

중 떨어뜨렸다)이 제시되었고, 나머지 5례는 수

상정황이 확실치 않고 주로 급사의 정황이었다.

2. 부검소견

10례에서 확인된 사인은 외상에 의한 이차성

쇼크와 저체온(2례), 외상에 따른 저혈량성쇼크 

및 지방색전증(1례), 경질막밑출혈(4례), 외상성 

복부손상(1례), 외상에 따른 이차성쇼크 및 머

리부위손상(1례), 선천성내분비질환과 관련된 

사망(1례) 등이었다. 

단 선천성내분비질환과 관련된 사망사례의 

경우 외표와 내부에서 전신에서 여러 곳의 다

양한 시기에 형성된 멍과 피부까짐, 오래된 골

절 등 신체적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었으며, 성장장애, 탈수 등 방치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었으나, 의무기록 및 수사기록에 

따르면, 선천성 갑상샘기능저하증에 따른 섭식

장애, 행동장애 등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 점 때

문에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려웠다.

10례의 외표소견으로 대부분 머리얼굴부위, 

몸통, 양쪽 팔다리에서 여러 곳의 멍, 피부까짐 

등의 여러 손상들이 확인 되었으며, 상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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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천성내분비질환의 사례를 포함하여 2례에

서 성장장애 등 방치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함께 동반되어 있었다. 5례에서 멍은 다양한 시

기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양상이었으

며 3례에서 중선출혈이 동반되어 있었다.

내부소견에서 경질막밑출혈이 있던 4례 중 1

례에서만 머리뼈 골절이 확인되었다. 2례에서 

오래된 갈비뼈 골절 및 가골형성이 확인되었으

며, 1례에서 갈비뼈 골절 및 왼자뼈의 팔꿈치 

머리골절, 1례에서 위턱뼈 치아 1곳에서 골절 

등이 확인되었다. 8례에서 두피하출혈이 확인되

었으며 동반된 손상에서 따라 전신에서 출혈이

확인되었다. 5례에서 경질막밑출혈이 확인되었

으며 그 중 1례에서 거미막밑출혈이 부분적으

로 동반된 소견이 있었다. 1례에서는 거미막밑

출혈 및 뇌멍이 확인되었다. 1례에서는 배안에

서 창자내용물로 추정되는 이물질 및 혈성액이 

확인되었으며 빈창자(공장)에서 파열이 확인되

었다.

3. 병리학적 소견

 1례에서 치료과정 중 합병되었을 것으로 추

정되는 급성화농성폐렴, 선천성 담관폐쇄증이 

있던 례에서 간에서 카사이수술 자국, 담즙정체

를 동반한 경화소견, 배안장기에서 전반적인 빈

혈형태; 간에서 1) 섬유화를 동반한 확장된 문

맥, 심한 세관증식, 담즙정체, 림프구 침윤, 초

기 경화성변화(간외담도폐쇄증에 일치하는 소

견), 2) 수술부위에서, 염증침윤을 동반한 창자

점막의 미란, 간문에서 세관증식을 동반한 심한 

섬유화, 비만이 있던 례에서 간의 경도의 지방

변화가 확인되었다. 1례에서 허파혈관에서 소량

의 지방방울이 확인되었다. 

4. 사후검사 소견

1례에서 치료약물로 추정되는 항히스타민제

가 치료농도로 검출되는 이외에 약독물검사에

서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IV. 고찰

소아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미국에서 

2001년 한해 학대 등으로 사망한 소아의 숫자

가 약 1,300명으로 추산된다고 하였다.3) 소아에

서 의심스러운 죽음에 대해 조사한다는 것은 

법의학자에게 가장 어려운 난제중 하나이며, 소

아의 사망에 대한 모든 일련의 수사가 함께 이

루어져야 한다.4) 임상의사들도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로 확인된 손상의 소견에 대한 해석의 오

류, 보호자 및 가족들을 잘못 비난하거나 화나

게 하고싶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으면

서 소아학대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

지하더라고 회피하게 될 수 있다.5) 따라서 가장 

쉽게 임상의사나 사법기관에 의해 인지될 수 

있는 신체적인 학대와 관련된 소아학대의 사례

에 대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10례 중 9례가 5세 이하가 7례였

으며, 복부손상이 1례, 외상에 의한 이차성쇼크

와 관련된 사망이 3례, 경질막밑출혈이 3례 였

다. DiMaio에 따르면,6) 5세 이하의 소아에서 연

령이 증가할수록 두부손상보다는 복부손상의 

발생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례가 

많지 않아 이 경향에 대해서 단정할 수는 없겠

으나, 본 사례에서도 복부손상이 1례 있었다. 

이렇게 주요 손상의 양상이 달라지는 이유는 

아이가 성장에 따른 소아의 크기에 따라서 폭

행이나 가격의 위치나 성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4) 또한 성인에 비해 

소아에서 두부손상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신체

에 비해 머리부위가 크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4). 복부손상의 기전의 경우 특히 좀 

큰 소아의 경우에는 발로 차는 등의 가격이 쉽

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복부가 손상을 받

기 쉽다. 대개는 창자간막, 위장, 샘창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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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이 발생하여 파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처럼 공장의 파열은 드물지만 

샘창자와 유사한 기전으로 공장이 척추뼈대에 

가격되면서 파열될 수 있다. 다만 복부손상의 

경우 증상이 늦게 나타나서 치료가 늦어서 사

망에 이를 위험이 있다.1) 

본 연구의 10례 중 4례에서만 상습적인 폭행

의 정황이 확인되었고, 1례에서 사고의 정황, 

나머지 례에서는 급사의 정황으로 제시되었다. 

소아의 보호자는 대개 부모이기 때문에 특히 

부모에 의한 폭행의 정황은 소아의 신체적인 

손상이 외표로 나타나지 않는 한 인지되기 어

려운 부분이 있고, 또한 사고의 정황으로 내원

한 경우 더더욱 학대의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

렵다. 다만 본연구의 사례에서처럼 많은 경우 

다양한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멍, 피

부까짐, 가골형성이 동반된 갈비뼈 골절 등의 

소견으로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을 가능성을 고

려해 볼 수 있다. 다만 본연구의 사례에서 선천

성내분비질환이 있는 경우에서처럼, 내분비질

환, 대사질환, 뼈의 질병 등에 관련된 이차적인 

소견일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차성쇼크란 출혈 및 실혈에 따른 반응과 

구별되는 용어로 임상적인 징후는 유사할 지라

도 동반되는 생리적 변화나 사후소견은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는 문헌도 있으나,7) 대개는 내

부출혈에 따른 순환혈액량감소에 따른 저혈량

성 쇼크의 기전으로 생각되고 있다. 대개 전신

에 넓게 형성된 출혈 및 연조직층의 동반된 손

상이 관찰된다. 또 학대받은아이증후근(battered 

child syndrome)이라는 용어도 사용되는데 대개 

이 군에 해당되는 소아는 대개 일정기간동안에 

걸쳐 반복적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왔으며, 

많은 손상들이 다양한 시기에 형성된 것임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인다. 또한 대개 영양결핍이 

동반되어 있으며, 결국 급성 사건이 있거나 이

전 손상에 의한 효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루는 경우를 지칭한다.4)

본 연구의 사례에서 멍, 피부까짐, 골절손상 

및 내부장기 손상 외에 다른 특기할 소견을 보

지는 못하였고, 약독물검사결과 특기할 약물이

나 독물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문헌에 따

르면,4,8) 화상, 물린자국, 익사, 중독 등의 소견

이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사례

에서 제시된 사건 정황에서처럼, 상습적인 폭행

의 정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대개 소아 

급사처럼 사망이 보고되기 때문에 외표와 내부

검사에서 전형적인 신체적인 학대의 소견뿐만 

아니라 화상이나 다른 동반된 손상이 없는지 

주의깊게 검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신체적인 학대양상을 보였던 

사례들의 소견과 특징들을 살펴보고 문헌들을 

함께 고찰해 보았다. 소아 사망의 사례에 대해 

법의학적 자문을 할 때에 외표와 내부에서 손

상에 대한 면 한 관찰과 검사가 시행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

며, 무엇보다도 손상의 해석이 매우 중요할 것

이다. 본 연구는 법의학실무에서 난제 중 하나

인 소아학대의 사례를 자문하는 법의학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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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변비와 관련된 돌창자의 천공으로 인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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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dden Death Caused by Small Bowel Perforation

 Associated with Chronic Constipation 

 

N. E. Chung, J. P. Park

Medical Examiner’s Office, National Forensic Service

ABSTRACT

Bowel perforation caused by severe chronic constipation is rare disease in a field of forensic medicine, 

but its implication regarding on legal issues is not simple. Bowel perforation related to chronic 

constipation is classified into stercoral perforation and idiopathic perforation. Stercoral perforation usually 

occurs in colon and has chronic ulcerative lesion in the perforation site. But idiopathic perforation has 

linear perforation without other significant histologic finding. 46-year-old man found dead in the house of 

his sister, and by the autopsy it was confirmed that he died from ileal rupture and panperitonitis related 

to chronic constipation. In this report, we present this autopsy case with literature review.   

Key words : Chronic Constipation, Bowel Perforation, Ileum

Ⅰ. 서론

변비는 임상적으로 흔하게 접하는 증상으로 

다양한 원인 및 치료에 대한 임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법의학 분야의 경우 변비가 

사인과 관련된 경우가 드물어 주된 연구의 대

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심한 만성 변비로 인한 

장 파열 사례가 일부 보고되어 있으며, 이와 관

련하여 변비의 원인 및 치료에 대한 의학적 판

단의 적절성 문제나 외상이 존재하였을 경우 

외상이 파열에 원인으로 작용하였는지 여부 등

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기본적인 내

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만성 변비와 관련된 장 파열로 사

망한 부검증례를 보고하며, 이와 관련된 법의학

적 해석에 대한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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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증례

1. 사건개요

변사자는 46세 남자로 일정한 직업 없이 생

활하는 자이며, 뇌경색, 고혈압, 정신질환, 소아

마비 등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

차 변사자 누나의 집으로 내려와 생활하던 중

으로, 변사자 누나의 집에서 사망한 상태로 누

나에 의해 발견되었다. 

2. 외표소견

키는 약 162 cm, 몸무게는 약 51 kg 가량으

로 시반은 적자색으로 인체의 양쪽면에 출현되

며 시강은 팔꿈치와 무릎 관절 이하에 남아 있

고, 배부위에서 부패변색을 보며, 그밖에 전신

에서 특기할 손상이나 질병을 보지 못하였다(그

림 1 참조). 

3. 내부소견

그림 1. 가슴과 배부위 외표소견

머리피부밑연조직, 머리뼈 및 머리안에서 특

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고, 뇌는 1354 g으로 특

기할 점을 보지 못하였다. 목의 피부밑연조직과 

근육층에서 특기할 손상이나 질병을 보지 못하

고, 경추에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며, 경부

장기에 대한 검사상 특기할 점을 보지 못하였

다. 오른갈비아래부위에서 근육간출혈을 보고

(그림 2 참조), 가슴우리에서 특기할 손상을 보

지 못하며, 배안에서 장내용물을 포함한 화농성 

삼출액을 보는 등 범복막염(panperitonitis)을 보

고, 양쪽 가슴안과 심낭안에서 소량의 장액성 

삼출액을 보았다. 심장은 228 g으로, 심장동맥, 

심근, 심내막 및 판막에서 특기할 점을 보지 못

하고, 왼허파 370 g, 오른허파 498 g으로, 양쪽 

허파는 울혈상이었다. 돌창자(ileum)의 돌막창자 

판막(ileocecal valve) 상방 약 50 cm 지점에서 

파열을 보고(그림 3 참조), 돌창자 먼쪽부위와 

큰창자 전반이 다량의 대변에 의해 팽창되어 

있는 것을 보며(그림 4 참조), 돌창자 및 큰창

자 내막에서 특기할 점을 보지 못하였다. 파열 

부위에 대한 조직학적 검사상 급, 만성 염증세

포의 침윤 외에 특기할 점을 보지 못하였다. 창

자사이막에서 국소적인 파열을 보았다(그림 5 

참조). 위에서 미소화상태의 내용물을 보고, 간

은 1086 g으로 울혈을 보며, 양쪽 콩팥(왼콩팥 

110 g, 오른콩팥 112 g), 지라(118 g) 및 이자

(70 g) 등에서 특기할 점을 보지 못하였다.     

4. 검사소견

그림 2. 가슴과 배의 절개상

혈액에서 클로르프로마진, 쿠에티아핀, 졸피

뎀, 벤즈트로핀, 할로페리돌, 디아제팜, 노르다

제팜, 테마제팜 및 옥사제팜이 검출되고, 위내

용물에서 클로르프로마진, 쿠에티아핀, 졸피뎀, 

할로페리돌이 검출되며, 말초혈액에서 클로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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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진, 쿠에티아핀 및 졸피뎀 함량은 각각 

0.36 mg/L, 1.2 mg/L 및 0.77 mg/L이며, 심장혈

액에서 클로르프로마진, 쿠에티아핀 및 졸피뎀 

함량은 각각 2.1 mg/L, 1.5 mg/L 및 1.3 mg/L으

로 측정되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10% 미

만으로 측정되고, 눈유리체액 임상화학검사상 

Urea Nitrogen 32.1 mg/dL, Creatinine 1.41 

mg/dL, Glucose < 20 mg/dL, Sodium 143 mEq/L, 

Potassium > 15 mEq/L, Chloride 115 mEq/L로 

측정되었다.

그림 3. 돌창자 파열부위

이상의 소견으로부터 본 변사자의 사인은 고

도의 변비로 인한 돌창자의 파열 및 범복막염

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4. 큰창자내 대변 

  

그림 5. 창자사이막 파열부위

III. 고찰

변비는 임상적으로 흔하게 접하게 되는 증상

으로, 지속적으로 배변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하며, 변비의 원인은 원발성 원인과 이차성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차성 원인으로는 

기질적 국소성 질환, 전신적 질환, 약제 사용 

등이 있으며, 이차성 원인에 기인하지 않는 대

장의 운동기능 이상이나 항문직장의 기능 이상

을 원발성 원인으로 분류한다. 변비의 90% 이

상이 뚜렷한 이차성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원

발성 원인에 의한 변비이며, 이를 기능성 또는 

특발성 변비라고 부른다. 본 변사자의 경우 검

사상 클로르프로마진, 쿠에티아핀, 졸피뎀, 벤즈

트로핀, 할로페리돌, 디아제팜, 노르다제팜, 테

마제팜 및 옥사제팜 등 다수의 정신과 약물이 

검출되었고, 이들 약물이 변비의 원인으로 작용

하였거나,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의학 영역에서 변비는 일반적으로 사망의 

원인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목

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드물게 고도의 만성

변비로 인한 장 천공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

는 경우가 보고되어 있으며, 이 경우 변비의 원

인에 대한 조사 및 치료의 적절성 등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요구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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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변비로 인한 장의 천공은 숙변성 천

공(stercoral perforation)과 특발성 천공(idiopathic 

perforation)을 구분된다. 문헌상 보고된 변비와 

관련된 장 천공은 대부분 숙변선 천공에 의한 

것으로, 숙변성 천공은 통상적으로 경성분변에 

의한 압력성 괴사로 발생하는 대장의 천공이라

고 정의하며, 1894년 Berry에 의해 처음 기술되

었고, 1959년 Grivalsky와 Bowerman은 일년 동

안 대장천공으로 사망한 175예의 부검소견상 

10예 (5.7%)에서 숙변성 궤양을 발견하였고 그

중 4예(2.2%)에서 천공이 동반된 것으로 보고하

였으며, Maurer 등도 대장천공 중 숙변성 천공

이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우

리나라의 경우도 1999년 최 등은 대장천공 중 

숙변성 천공이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하

고 있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빈도 이상으로 

발생함을 보여 주고 있다. 숙변성 천공의 경우 

변비가 주발병요인으로 작용함으로 다양한 연

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Romeo 등은 평균

연령을 59.3세로 보고하고 있고 문헌에 따르면 

32세에서 76세까지 다양했지만, 주로 고연령층

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의 비에서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이 발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비율에 대해서

는 1.3：1부터 2.6：1로 다양하게 보고되어 있

다. 숙변성 천공은 만성변비가 가장 중요한 소

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Romeo 등은 숙변성 천

공환자의 전 예에서 변비의 과거력이 있었다고 

보고하였고, Serpell 등은 환자의 61%에서 변비

의 과거력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변비의 원인

으로는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신경 안정제, 제

산제, 항고혈압제 등 변비유발약물의 장기복용, 

지병으로 인한 거동제한, 수술로 인한 장협착 

등이 주요인이었다. 숙변성 천공은 주로 에스상 

결장의 장간막대측에 발생하는데 Maurer 등은 

75%, Romeo 등은 73.9%가 에스상 결장이나 직

장에스상 결장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하고 있

다. 숙변성 천공이 주로 장간막대측에 발생하는 

이유는 혈액공급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

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특발성 천공은 만성 변비와 관련

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원인을 특정

하기 어려운 장 천공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문

헌상 보고가 매우 제한적이다. 특발성 천공과 

숙변선 천공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숙변성 

천공의 경우 천공의 크기가 크고 모양이 원형

이거나 난형인 반면 특발성 천공의 경우 선형

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현미경 소견상 숙

변성 천공은 분석(fecaloma)으로 인한 허혈성 괴

사나 만성염증, 궤양 등이 관찰되지만, 특발성 

천공의 경우 특이할 만한 병리학적 변화가 없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건의 경우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천공의 형태가 선형이고, 조직학

적 검사상 급, 만성 염증세포의 침윤 외에 특이

소견이 없는 점으로 특발성 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만성 변비에 의한 장 천공은 대

부분 대장에 발생하며, 소장에 발생한 경우 림

프종이나 흑색종 같은 종양, 결핵, 이물의 섭취, 

게실 등과 관련된 천공의 보고되어 있다. 본건

의 경우 소장 중 돌창자부위에 발생한 것으로 

이와 문헌상 보고된 선행요인 없이 발생한 장

천공으로 매우 드문 증례라고 생각된다.

본 변사자의 경우 부검소견상 오른갈비아래

부위에서 근육간출혈을 보고, 창자사이막에서 

국소적인 파열을 보며,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장 천공부위가 궤양 등의 만성적인 변화를 동

반하지 않은 점으로 고도의 변비로 소장 및 대

장이 팽창된 상태에서 배부위에 외력이 작용하

여 장 파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사망에 이를 정도의 손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외력에 의해 장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단정짓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이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만성 변비로 인한 

소장의 파열 및 범복막염으로 사망한 드문 증

례를 보고하고, 이와 관련하여 변비 및 장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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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인과 관련된 고찰을 통해 부검 실무에서 

유의할 점에 대해 점검을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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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병리 전자슬라이드의 실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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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 for Practicalites of Virtual Microscopy in NFS

Minsung Choi, Kyungmoo Yang

Forensic medicine, Daejon Institute, National Forensic Service, 

Medical Examiner’s office, National Forensic service

ABSTRACT
Virtual microscopy or whole slide imaging is gradually adapted in pathologic and academic part, but 

still not adapted in forensic part in South Korea. In addition, lack or deficiency of pre-mortem 

information of disease or condition of victim when performing autopsy, so medical examiner difficult to 

diagnose and decide the pathologic part after autopsy. Therefore the telepathologic technology must be 

needed in forensic part. And conventional microscopy demanded large plant for keep and takes custody 

of glass slides, disadvantage of fragility. In these points, we consider that virtual microscopy can settles 

former problems of conventional microscopy, so we think over the advantage and disadvantage of the 

virtual microscopy for practically using in forensic medical division of NFS. 

Key words : virtual microscopy, digital pathology, whole slide imaging

I. 서론

법의학은 인간 생명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사회과학으로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원인

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을 시행하게 되고 이러

한 부검행위는 사인규명 뿐 아니라 의학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의료행위이다. 그러나 

부검은 해부만이 아닌 병리조직검사가 필수적

으로 필요한데 비해 교과서적으로 병리조직검

사의 법의학적 진단적 소견이 무엇인지 판단하

기 어려운 점이 있고 병원지료기록의 미비 또

는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변사자의 사전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병리조직검사를 해야 하는 어

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의관과의 정보교류 및 상호검토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립과학수

사연구원의 전국 권역별 배치로 인한 법의관간

의 상호 교류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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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

고 병리조직검사의 보관 및 보존에 있어 기존

의 유리슬라이드는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깨지

기 쉬운 특성으로 인해 보관 및 보존의 어려움

이 있다. 이러한 법의관간의 상호교류 및 정보

의 보관에 있어 전자슬라이드(Virtual slide)는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실용

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전자슬라이드의 특징

하드웨어

전자슬라이드 시스템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

어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하드웨어는 유리슬라

이드를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스캔 및 라이

브뷰 기능을 구현하는 광학부와 유리슬라이드

를 광학부에 맞춰 이동시키며 유리슬라이드를 

공급하는 구동부 및 스캔한 이미지를 저장 및 

처리하며 웹기반 다중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

공하는 서버부위로 나눌 수 있다. 

⓵ 광학부

현재 시중에 시판중인 전자슬라이드 시스템

은 Leica, Sakura, Aperio 등 여러 회사에서 공급

중이며, 국내에 수입 및 애프터서비스를 시행중

에 있다. 모든 전자슬라이드 시스템은 26.3 x 

60 mm 크기의 일반적인 유리슬라이드 크기를 

스캔할 수 있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50 x 60 

mm 크기의 대형 유리슬라이드도 지원하고 있

다.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이 100배(대물렌즈 기

준, 접안렌즈 포함 배율시 1000배)를 사용할 수 

있는데 비해 대부분의 전자슬라이드 시스템은 

20배(0.50 μm)의 해상도를 지원하며 일부 40배 

해상도를 지원하기도 하나 대부분 40배 지원은 

광학해상도가 아닌 전자줌으로 구현된다. 광학

현미경에 비해 100배율을 사용하지 못하기는 

하나 일반적인 병리슬라이드의 판독시 40배율

까지 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용상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스캔 후 이미지

처리는 TIFF와 같은 로우파일 및 JP2, JPG, 

BMP 포맷의 일반사진 형식으로도 저장 가능하

다. 스캔속도는 16 frame/sec 또는 <2 min/slide 

로서 업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⓶ 구동부

최근의 전자슬라이드 시스템은 모두 다중슬

라이드 스캔 기능을 구현하며 1회 슬라이드 공

급 용량은 2-5매 가량으로 업체별로 약간의 편

차가 있다. 

⓷ 서버부

일반적인 전자슬라이드의 1회 스캔시 용량은 

업체에서 명확히 공개하지는 않으나 대략 

600-1000 Mb 가량의 용량을 보이며, 서버의 저

장용량은 구매 당시의 여건에 따라 책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대략 100 Gb 이상의 용량을 제공

한다고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크게 스캔파일 처리기능 및 다

중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 있다. 스캔파일은 

대부분 생산자의 자체포맷을 따르며 방사선 장

비와 같이 파일의 규격통일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같은 회사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포맷의 파일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 최근에는 웹기반 다중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제공하며 최대 16인까지 생산자가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라이브뷰 모드를 이용하

여 슬라이드의 열람이 가능하다.

Ⅲ. 전자슬라이드의 활용

법의학적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전자슬라이드

를 구체적으로 사용한 예가 보고되어 있지는 

않으나 병리학 분야에서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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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사례가 보고되어 있다. 따라서 전자슬라이

드를 활용한다면 법의관간의 활용 뿐 아니라 

외부의 민간병원 등과의 교류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Mancino 등1)에 의하면 전자슬라이드의 오류 

분석 및 확인에 대한 연구에서 카메라 렌즈에 

의한 광학적 왜곡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 정

도는 0.39 mm 크기를 넘어서지 않으며 이는 일

반적인 사용시 허용 가능한 범위에 속한다고 

하였다. 또한 Ordi 등2)에 의하면 기존의 유리슬

라이드(conventional microscopy: CM)와 비교하

여 전자슬라이드(virtual microscopy: VM)의 활

용에 있어 광학적, 즉 하드웨어적으로는 슬라이

드 퀄리티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구동 

소프트웨어의 활용면에 있어서도 사용의 불편

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전자

슬라이드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있어서의 문제

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Boyce3)는 전자슬라이드(본 저자는 whole slide 

imaging: WSI라는 용어를 사용함)의 장점으로 

유리슬라이드의 보관상의 문제점과 외부로의 

교육이나 자문 등의 편의, 교육상의 편의 및 슬

라이드 품질의 장점 등을 전자슬라이드의 고유

의 장점으로 꼽은 반면 사용상의 고비용지출과 

시스템 관리상의 번거로움, 대용량 서버시스템

의 필요 및 기존 병리학자의 신기술에 대한 저

항감을 단점으로 들었다. 그리고 Leifer4) 역시 

전자슬라이드의 장점으로 원격지원과 슬라이드

의 생성 및 복구의 유리슬라이드에 비한 상대

적 편리함 및 추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강

력한 광학이미지상의 분석력을 들었다. 

그리고 향후 일반적인 Hematoxylin-Eosin 염

색만이 아닌 다른 특수염색 슬라이드의 제작에 

있어서도 Gray 등5)은 면역염색 슬라이드의 활

용에 있어서 기존의 품질 보증 및 품질관리에 

충분히 적용가능한 수준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할 때 전자슬라이드의 

고유한 장점, 즉 법의관간의 상호교류 및 정보

의 보관에 있어 전자슬라이드는 기존 유리슬라

이드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유

리슬라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로 향후 발

전역량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연구

원에서 부검사진 등 영상자료의 보관 및 보안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전자슬라이드 시스

템은 기존의 유리슬라이드 시스템에 비하여 월

등한 보관과 보안상의 이점을 제공하리라 생각

한다. 

그러나 Higgins6)가 지적하였듯 전 세계적인 

하나의 통일된 포맷이 완성되어야 이러한 전자

슬라이드의 이점을 장기간 공고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Brochhausen 등7)이 지적

하였듯 아직까지 고비용의 시스템이 필요하고 

웹기반으로는 광학적배율이 아닌 전자줌의 이

미지가 제공된다는 점은 기존의 유리슬라이드

에 대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이는 기술상의 발전으로 해결 가능하리라 

예상한다. 그리고 웹기반 다중사용자 인터페이

스를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각 지방연구소의 인

터넷망의 속도향상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하며, 서버용량의 확보 및 서버시스템의 안정

성과 속도 역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IV. 전자슬라이드 사용을 위한 

가이드

전자슬라이드의 사용을 위해서는 크게 두단

계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전 부검례

의 유리슬라이드를 전자슬라이드화 하는 것은 

인력배치 및 비용상의 문제를 고려할 때 바람

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따라서 첫 번째

로 법의관간의 논의가 필요한 증례의 선별과정

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각 지방연구소별로 법의학과 내부의 법의관간 

법의감정 심의 양식(Fig. 1)을 따르면 될 것이

다. 각 연구소 내부에서도 법의감정심의로 해결

되지 않거나 전체적인 자료의 공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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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슬라이드 제작

을 하여야 한다. 

Fig. 1. The sheet form for peer review of forensic 
documentation or pathologic findings(a tentative plan).

전자슬라이드 제작은 각 지방연구소의 법의

학과 또는 법의조사과의 병리파트의 주무관이 

제작일지(Table. 1)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며, 제

작이 필요한 슬라이드의 의뢰관서 및 일련번호

만을 기재하고 사건번호나 신원 등은 기재하지 

말아야 한다. 이후 전자슬라이드가 제작되면 이

는 차후 설치예정인 본원의 영상자료 저장서버

에 이송하며, 공유를 설정한 법의관만이 웹기반 

다중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접속하여 라이브뷰를 

이용한 리뷰가 가능하여야 한다. 웹기반 다중사

용자 인터페이스의 경우는 라이브뷰를 이용함

으로 이는 인터넷상에 사진자료가 저장되지 않

으므로 보안상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제시된 양

식은 모두 가안으로서 실제 시행된다면 정식문

서의 양식은 변경될 수 있음). 

No. 부검일 의뢰관서 Slide No. 비고
1 2015. 11. 01. 대전동부 2015-C-0000
2
3
4
5
6
7

Table 1. The sheet form for receipt of production of 
virtual microscopy(a tentative plan).

V. 결론

전자슬라이드 시스템은 기술적으로는 기존의 

유리슬라이드와 비교하여 활용상의 문제점이 있

다고 볼 수 없고, 기존의 유리슬라이드보다 데이터

의 생성, 보존, 보관과 공유 및 보안상에서 이점을 

보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대적인 고비용과 관

리의 문제점 및 인터넷망과 서버의 구축 등 선결과

제가 해결되어야 함은 약점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에 대한 연구원 운영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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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심장동맥 기시이상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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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significance of Anomalous right coronary artery

Minijung Kim, Sungho Kim

Medical Examiner’s Office, National Forensic Service, Wonju-si, Gangwon,

Daejon Institute, National Forensic Service

ABSTRACT

Anomalous right coronary artery (ARCA) from contralateral sinus of Valsalva, coursing between the 

aorta and pulmonary artery is an uncommon congenital anomaly with varied clinical outcomes. Many of 

the coronary anomalies are asymptomatic, but there is also an association with serious outcome such as 

sudden cardiac death. We present four cases of ARCA, as well as a brief review of the literature. 

Keywords : Anomalous right coronary artery, Sudden cardiac death

I. 서론

오른심장동맥의 기시 이상은 흔하지 않은 선

천성 심장 기형이다. 대부분의 심장동맥 주행 

변이가 특기할 증상을 유발하지 않으나, 심장동

맥의 주행 경로, 주변 구조물과의 관계에 따라, 

일부 환자에서 심근 허혈에 의한 급사, 실신 등

의 증상을 야기할 수 있다. 예후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급사를 야기할 수 있는 오른심장동맥 

기시 이상 증례의 부검을 경험하여, 증례들을 

소개하고, 문헌을 고찰한 결과를 보고한다. 

II. 증례

(증례 1)

변사자는 24세 남자이다. 2015. 08. 18. 07:11

경 변사자가 거주지 방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

되었고, 구급대 통해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응

급실에서 시행한 혈액 검사에서 혈당이 597 

mg/dL로 증가된 상태였다고 한다. 사인이 불명

확하여 부검 의뢰되었다.  

외표검사에서 응급처치와 연관된 소견 외에 

의미가 있는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머리와 

목의 내부검사에서 특기할 이상이 확인되지 않

았다. 심장은 415 g으로 정상 성인 남성의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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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300~350 g)보다 비대해져 있었다. 왼심장

동맥과 오른심장동맥이 모두 왼대동맥동에서 

기시하였고, 오른심장동맥은 대동맥벽에서 예각

으로 기시하여 대동맥과 폐동맥 사이로 주행하

고 있었다. 심장동맥을 연속적으로 절단하여 단

면에서 동맥경화를 보지 못하였다. 심장 판막과 

심실근육에서 육안상 특기할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무작위적으로 채취한 심실근육의 광학

현미경검사에서 울혈 외에 특기할 이상이 확인

되지 않았다. 혈액과 위내용물에서 알코올, 특

기할 약물이나 독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고, 

눈유리체액의 임상화학검사에서 사후 변화 외

에 특기할 전해질 혹은 대사이상을 고려할 만

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심비대, 오른심장동맥의 주행 변이 외에 전신

에서 사인으로 단정할만한 손상이나 질병의 근

거가 확인되지 않고, 특기할 중독의 근거가 확

인되지 않고, 응급실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고혈당증을 보였으나 사전기 혈액에서 혈당이 

증가할 수 있으며, 눈유리체액의 임상화학검사

에서 사인으로 볼만한 전해질 혹은 대사 이상

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변사자의 사인을 오

른심장동맥 주행 변이와 관련된 급성심장사로 

추정하였다.

(증례 2)

변사자는 14개월 여아이다. 2015. 08. 26. 

03:16경 거주지 작은 방에서 변사자가 엎드린 

자세로 얼굴을 바닥에 박고 숨을 쉬지 않는 상

태로 발견되어 구급대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었

으나 사망하였다.   변사자는 약 일주일 전 감

기증상으로 소아과 진료를 받았으며, 당시 일본

뇌염 2차 주사를 맞았고, 2일 전부터 증상이 호

전되어 약을 먹지 않았으며 08. 25. 09:50 어린

이집에 등원하여 17:15 하원하였는데, 어린이집

에서 1회 토하였고, 하원시 미열이 확인되어, 

집에 돌아와 소화제, 해열제를 먹었다. 사인 확

인을 위해 부검을 시행하였다.

변사자의 키, 몸무게 등은 변사자의 월령에 

합당한 수준이었고, 전신 외표에서 의미가 있는 

손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내부검사에서 심장은 

55 g이었고, 오른심장동맥과 왼심장동맥이 왼대

동맥동에서 기시하고, 오른심장동맥이 대동맥과 

폐동맥 사이로 주행하고 있는 오른심장동맥 주

행 변이가 확인되었다. 혈액과 위조직에서 특기

할 약물이나 독물, 알코올 등이 검출되지 않았

고 눈유리체액의 임상화학검사에서 사인으로 

볼만한 전해질 혹은 대사 이상이 의심되는 소

견은 없었다. 혈액에서 비만세포 트립타제의 농

도는 6.47 ㎍/ℓ로 음성이었다. 혈액배양검사에서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부검 및 검사실 소견을 종합하면 오른심장동

맥의 주행변이 외에 전신에서 갑작스러운 사망

의 원인으로 볼만한 손상, 질병의 근거가 확인

되지 않아서, 오른심장동맥의 주행변이와 관련

된 급성심장사로 추정하였다. 

(증례 3)

변사자는 34세 남자이다. 거주지 안방에서 잠

을 잤고 다음날 오전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사

망한 채 발견되었다.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을 

시행하였다. 

키 174 cm, 몸무게 75 kg이고 전신에서 사망

과 관계될만한 손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심장은 

398 g이고 오른심장동맥의 기시부가 왼 대동맥

동에 위치해 있으며, 대동맥벽에 대하여 예각으

로 기시하여 대동맥과 폐동맥 사이를 가로질러 

주행하였다. 광학현미경 검사에서 방실결절동맥

의 동맥벽이 비후되어 동맥 내강이 심하게 협

착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소견을 바탕으로 

변사자의 사인은 방실결절동맥의 협착을 동반

한 오른심장동맥의 비정상적인 기시와 관련된 

급성심장사로 판단하였다. 

(증례 4)

변사자는 70일 여아이다. 동맥관개존증이 있

었고 2015. 10. 28. 04:00경 거주지 거실에서 얼

굴이 창백하고 숨을 쉬지 않아 04:40경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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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내원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반응하지 

않고 사망하였다. 사인이 불명확하여 부검을 시

행하였다. 

외표검사에서 병원치료 중 발생한 주사바늘 

자국 등의 흔적 외에는 특기할 손상이 확인되

지 않았다. 머리와 목의 내부검사에서 의미 있

는 손상이나 질병의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슴과 배부위 피하연부조직, 근육, 골격에서 

특별한 손상이 나타나있지 않았으나 오른가슴

안에서 기흉을 보며, 오른쪽 폐가 경도로 위축

되어 있었다. 오른쪽 폐 표면에서 다수의 기포

들이 관찰되며, 광학현미경 검사에서 경도의 염

증과 기포 형성이 확인되었다. 심장 주변 대혈

관에서 기형을 보지 못하고, 심장의 무게는 36 

g으로 동맥관과 타원공은 막혀 있는 상태이며, 

왼심장동맥과 오른심장동맥이 왼대동맥굴에서 

기시하며 오른심장동맥은 왼대동맥굴에서 기시

한 후 대동맥과 폐동맥 사이를 주행하였다. 배

안 실질장기, 위와 장관에서 특기할 이상이 확

인되지 않았다. 혈액과 위내용물에서 사망과 관

련이 있을만한 약물, 독물 등이 검출되지 않았

고 눈유리체액에서 사인으로 볼만한 전해질 혹

은 대사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정상적으로 

심장동맥은 오른대동맥굴과 왼대동맥굴에서 각

각 오른심장동맥과 왼심장동맥이 기시하고, 심

장동맥이 대동맥과 폐동맥 사이로 주행하지 않

는데 반해 변사자의 경우 오른심장동맥이 왼대

동맥굴에서 기시된 후 대동맥과 폐동맥 사이를 

주행하는 소견을 보였다. 이러한 경우 심근의 

허혈성 변화를 초래하여 부정맥, 심부전 등으로 

급사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망의 가능

성이 고려되었다. 오른쪽 흉강에서 기흉 형성을 

보고, 오른쪽 폐가 위축되어 있으나, 그 정도로 

보아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었고, 심

폐소생술과 연관되어 발생한 손상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III. 고찰

심장동맥 주행의 변이 중 왼쪽이나 오른쪽 

심장동맥이 반대쪽 심장동맥굴에서 기시하는 

변이는 흔하지 않은 선천성 심장 기형이다. 

왼심장동맥이 오른심장동맥굴에서 기시하는 

경우보다는 오른심장동맥이 왼심장동맥과 함께 

왼심장동맥굴에서 기시하는 형태가 훨씬 흔하

다. 126,595건의 심장동맥조영술을 보고한 논문

에서 전체 증례의 1.3%인 13,686건에서 심장동

맥 변이가 있었고 그 중 136건이 오른심장동맥

이 왼심장동맥굴에서 기시한 경우이고, 22건이 

왼심장동맥이 오른심장동맥굴에서 주행한 경우

였다.1) 오른심장동맥 주행변이와 왼심장동맥 주

행변이의 임상 경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왼심장동맥 주행변이에서 급사가 흔히 확인되

며, 오른심장동맥의 주행 변이에서 급사는 매우 

드물고 보고된 약 10건의 오른심장동맥 주행 

변이가 확인된 급사의 예는 증상이 전혀 없었

다가 급사한 경우는 없었고, 급사의 연령은 

10-30세였다.2) 그러나 협심증, 심근경색, 급성 

심장사 등의 증상이 보고된 경우가 있고, 특히 

왼심장동맥굴에서 기시한 오른심장동맥이 폐동

맥과 대동맥 사이로 주행하는 소견은 급성 사

망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특징이다. 대부분

의 환자는 이전에 특별한 증상이 없이 지내다

가 사망 후 진단된 경우이며, 사망 전에 흉통, 

어지러움, 호흡곤란, 실신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경우도 있다.

오른심장동맥이 왼심장동맥굴에서 기시하여 

폐동맥과 대동맥 사이로 주행하는 해부학적 이

상이 증상을 야기하는 정확한 병태생리학적 기

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가장 특히 운동 중에 

오른심장동맥이 기계적으로 압박되어 심근 허

혈 혹은 부정맥을 야기할 것이라는 추정이 가

장 유력한 기전으로 고려된다.1,3) 한편 밸브와 

같은 이랑, 오른심장동맥이 왼심장동맥굴에서 

기시하여 대동맥벽에 예각으로 주행하는 것, 기

시부가 좁은 틈 모양인 것, 심장동맥의 심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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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등이 증상 발현에 기여할 것이라는 추정

이 있다.4,5) 심장동맥이 정상이 아닌 위치에서 

기시하면서 폐동맥과 대동맥 사이를 주행하는 

경우 기시부의 급격한 각도와 운동시 늘어나는 

혈류량 등으로 인해 심장동맥이 좁아지면서 심

근 허혈이나 부정맥의 기전으로 급사가 일어나

는 것으로, 이러한 해부학적 특성에 의해 오른

심장동맥의 기시부가 쉽게 허탈되어 심장동맥 

혈류순환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추정이다. 

오른심장동맥 주행 변이는 대부분의 경우 특

기할 증상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오른심장동

맥 기시 이상의 치료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우연히 발견된 무증상 환자에서 오른심장동맥 

기시 이상을 수술로 교정할 필요는 없다는 보

고가 있다. 한편 운동 중에 심장동맥 주행 변이

가 심근 허혈을 일으켜 급성 사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른심장동맥 주행 변이가 

확인된 경우에는 운동 부하 검사를 시행하여 

심근 허혈 혹은 부정맥이 확인되면 수술적 치

료를 고려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수술은 필요

하지 않다는 보고가 있다.2)

위 4건의 증례의 임상적 해부학적 특징은 

Tab1에 정리하였다. 4 증례의 나이는 70일, 14

개월, 24세, 35세로 다양하였고 특히 영아나 30

세 이상의 경우도 확인되었다. 성별은 여성 2

명, 남성 2명이었다. 4명 모두 오른심장동맥 주

행 이상과 관련된 증상은 확인되지 않았었고, 

단, 증례 2의 14개월 여아는 일주일 전부터 감

기증상이 있었고 사망 전 구토, 미열 등의 증상

은 있었다. 4 증례 모두 잠을 자던 중 사망한 

채 발견된 것으로 운동 중에 증상이 발생한 경

우는 아니었다. 4건 모두에서 오른심장동맥이 

왼심장동맥굴에서 기시하였고 폐동맥과 대동맥 

사이로 주행하고 있었으며, 오른심장동맥이 대

동맥에서 기시하고 바로 폐동맥과 대동맥 사이

로 주행하므로 대동맥 벽에서 다소 예각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심장동맥의 심근내 주행은 확

인되지 않았고 성인 남성의 경우 다소의 심비

대가 확인되었으나 심근의 육안 및 광학현미경 

검사에서 허혈성 변화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

러한 특징 일부분은 문헌에 나타난 급성 사망

을 초래한 오른심장동맥 주행 이상의 경우와 

모두 부합되지는 않으나, 4 증례 모두에서 이 

외 부검 및 검사실 소견에서 손상이나 일반적

인 중독에 의한 사망은 배제되어 오른심장동맥 

주행 이상과 관련된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오른심장동맥 주행 이상은 그 임상 경과 및 

치명성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위 4건의 사망례

를 검토하였을 때, 오른심장동맥이 반대쪽 심장

동맥굴에서 기시하여 폐동맥과 대동맥 사이로 

주행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갑작스러운 사망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이

가 발견되는 경우 환자의 임상 증상을 포함한 

심장동맥 주행 및 동맥경화에 의한 협착 여부, 

운동 부하 검사를 통한 심근 허혈 혹은 부정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수술적 교정을 포함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Case 1 2 3 4

Age (years) 24 2 34 1

Symptom None Fever, vomiting None None

State at death Sleep Sleep Sleep Sleep

Origin of RCA Left coronary cusp, acute 
angulation Left coronary cusp Left coronary cusp, acute 

angulation Left coronary cusp

Course Inter-arterial Inter-arterial Inter-arterial Inter-arterial

Presence of heart 
abnormality Cardiomegaly(415 g)

Cardiomegaly(398 g), 
Arterio-ventricular nodal 

artery stenosis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course of R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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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갑작스러운 사망의 경우 심장과 관련된 

급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부검을 시행하면

서 심장동맥에 대한 면 한 검사가 이미 이루

어지고 있으나, 법의관은 심장동맥경화와 연관

된 허혈성 심장질환 외에도 이와 같은 기형 여

부가 급사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심장

동맥의 주행 전체를 파악하고, 심장동맥 단면의 

협착 외에도 기시하는 각도, 기시부의 모양 및 

면적, 주행 경로, 심근내 주행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심장동맥 주행 

이상의 경우 유병율, 임상 경과 등이 명확히 알

려져 있지 않으므로, 전체 부검 증례에서 나타

나는 심장 동맥 기형의 종류, 유병율, 임상적 

특징 등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통해 오른심장

동맥 주행 이상의 의의 및 치료 방법 등이 명

확해 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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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영, 이봉우

Complete Situs Inversus: an Autopsy Case

Joo-Young Na, Bong-Woo Lee

Forensic Medicine Division, Gwangju Institute, National Forensic Service,

Medical Examiner’s Office, National Forensic Service

 

ABSTRACT

A complete situs inversus with dextrocardia is a rare congenital anomaly of fetal development. It 

consists of a left-handed malrotation of visceral organs with change of left and right hearts. A 

dextrocardia is characterized by a mirror image position of the heart and aorta (cardiac apex points a 

right side). Therefore a careful evaluation is demanded at autopsy. A 52-year-old man, who had a 

scoliosis, had a tear of the left side rotator cuff tendon. For operation, he tested a electrocardiogram and 

it revealed a right axis deviation and myocardial infarction. It revealed that he had a cardiac anomaly of 

the dextrocardia by the further cardiac evaluation. Unfortunately, he was suddenly collapsed after 50 

minutes on operation. His families argued a medicolegal dispute, and an autopsy was performed a next 

day. On internal examination, a complete situs inversus with dextrocardia was revealed. A cardiomegaly 

was also noted. After autopsy, cause of death was assumed as a sudden cardiac death during operation. 

A careful attention is required in the case of the complete situs inversus with dextrocardia at autopsy. 

Positions of the internal organs should be evaluated and other combined anomalies also should be 

evaluated. Especially in the heart, combined cardiac anomalies such as septal defects and valvular 

anomalies should be evaluated, and a relationship between a heart and great vessels also should be 

evaluated. We report an autopsy case of the sudden cardiac death during operation in patient of a 

complete situs inversus with dextrocardia and we report general precautions about a complete situs 

inversus with dextraocaria for autopsy. 

Key words : Autopsy, Sudden cardiac death, Complete situs inversus, Dextrocar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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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자리바뀜(situs inversus)은 가슴 및 배공간 

안 장기의 양쪽이 뒤바뀌어져 있는 선천성 

기형을 말하며, 전체자리바뀜(complete situs 

inversus)은 가슴공간과 배공간의 모든 장기의 

양쪽이 뒤바뀌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자리바

뀜은 10,000명에서 50,000명당 1명 꼴로 발생

하지만, 이들의 생존율은 일반 사람과 같다1). 

이러한 자리바뀜에서 심장의 경우는 왼심장

과 오른심장의 자리가 바뀔 수 있는데, 자리

가 바뀐 경우를 우심증(dextrocardia)이라고 한

고, 정상인 경우를 좌심증(levocardia)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심증과 자리바뀜은 동시에 나

타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

다. 즉, 장기의 자리바뀜이 동반되지 않은 우

심증(isolated dextrocardia, dextrocardia with 

situs solitus)도 있을 수 있고, 장기의 자리바

뀜이 동반된 좌심증(isolated levocardia)도 있을 

수 있다2). 한편 이러한 경우 왼심장과 오른심

장의 자리가 바뀌는 것 뿐만 아니라, 그밖의 

심장 기형이 동반되기도 한다. 특히 우심증과 

전체자리바뀜이 동반되는 경우(dextrocardia 

with complete situs inversus)는 발생 과정에서 

가슴과 배공간의 장기 뿐만 아니라 심장의 

구조에서도 양쪽이 바뀌게 되는 드문 선천성 

기형으로 그 발생 빈도는 6,000명에서 35,000

명 당 1명으로 보고되고 있다3). 

이와 같이 내부장기의 양쪽이 바뀌게 되는 

경우는 법의부검에서 흔하지 않는 경우이고, 

부검 시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주의가 필

요하며, 특히 우심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심장

동맥의 검사 및 심장 자체의 선천성 기형의 

검사 등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게 된다. 저자

들은 우심증이 동반된 전체자리바뀜의 기형

이 있던 자가 어깨부위의 수술을 받던 중 사

망한 증례를 경험하였는바, 부검 소견 및 사

인에 대해 증례를 보고하고 고찰하고자 한다.  

Ⅱ. 증례

52세 남성이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유족의 진술에 

의하면 변사자는 척추측만증(scoliosis)이 있었

고, 다리가 불편하여 평소 목발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지체 2급 장애자였으며, 고혈압으로 

인해 약을 복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강에 

문제가 없던 자였다. 

왼쪽 어깨부위 수술을 하기로 하였으나, 수

술 전 정형외과 병원에서 시행한 심전도상 

오른쪽 편위(right axis deviation) 및 심근경색증 

의심 소견이 확인되어 수술 가능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내과에 자문의뢰 되었다(Fig. 1). 

Fig. 1. Electrical cardiogram shows a right axis 
deviation (posterior fascicular block) and possible 
anteroseptal myocardial infarction. 

내과 검사상 고혈압과 우심증이 있는 환자

이고, 심초음파 검사상 심장의 기능적 이상 

등 기타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수술 저

위험으로 답변을 받았고, 이후 수술이 시행되

었다. 왼어깨부위 부분마취와 전신마취로 수

술이 시작되었으나, 수술 시작 50여분 후에 

심전도상 심장이 불안정하여 수술을 중지하

고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다. 이후 상급병원

으로 전원하였으나, 전원 중 사망하였고, 수

술 중 마취기록지상 변사자는 수술 중 산소

포화도가 99%로 유지되었고, 심정지 전까지

는 혈압이 수축기 95-120 mmHg, 이완기 

65-75 mmHg 정도로 유지되었으나,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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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가 발생하였다(Fig. 2). 

Fig. 2. An anesthesia record shows sudden cardiac 
arrest. 

Fig. 3. Internal examination reveals a complete situs 
inversus with dextrocardia. 

유가족은 의료사고를 주장하였고, 사망 다

음날 부검이 시행되었다. 외부검사상 변사자

는 몸통이 오른쪽으로 굴곡 되어 있었고, 기

타 수술 자국 및 심폐소생술 등 의료행위에 

의한 손상 외에 특기할 소견은 관찰되지 않

았다. 내부검사상 변사자의 오른쪽 폐는 2개

의 엽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왼쪽 폐는 3개의 

엽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심장의 심첨부는 

오른쪽을 향하여 있었다. 간은 신체의 왼쪽에 

존재하였고, 충수돌기 역시 신체의 왼쪽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고도의 척추측만증이 확인

되었다. 

심장의 무게는 455 g으로 심비대 소견을 

보였고, 오른심장과 왼심장이 바뀐 우심증의 

소견이 확인되었다. 해부학적 왼심실이 심장

의 오른쪽에 있었고, 오른쪽의 심실에서 대동

맥이 기시하였다. 해부학적 오른심실은 심장

의 왼쪽에 위치하였고, 왼쪽의 심실에서 폐동

맥이 기시하였다(Fig. 4A).  

Fig. 4A. A dextrocardia is noted. 

형택학적으로 왼심방귀는 심장의 오른쪽에 

존재하였고, 형택학적으로 오른심장귀는 심장

의 왼쪽에 존재하였다. 오른심장동맥이 앞심

실사이가지와 휘돌이가지로 분지되었고, 왼심

장동맥은 형택학적 오른심장귀 아래로 진행

하였다. 주요 심장동맥에서 특기할 죽상동맥

경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기타 심근과 판막에

서 특기할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각 내부장기의 조직검사에서 특기할 소견

이 확인되지 않았고, 위내용물과 혈액에서 메

피바케인, 베쿠로니움, 리토카인, 펜토바르비

탈 및 치오펜탈이 검출되었으나, 이와 같이 

마취제 및 근이완제 등이 치료농도 범위로 

검출되는 것 외에 특기할 약물과 독물이 검

출되지 않았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0.010% 

미만이었고, 유리체액의 임상화학검사에서 법

의학적으로 특기할 소견이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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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B. Left and right ventricles are changed and 
aorta is originated from morphological left ventricle. 

이상의 소견을 바탕으로 변사자의 사인은

전체자리바뀜이 동반된 우심증 등 선천성 기

형이 있던 변사자에서 고혈압 등에 의한 심

비대가 동반되었고, 수술을 받던 중 급성심장

사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수술 및 마취

와 같은 의료행위가 사망에 유인으로 작용하

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기여 여

부와 기여도에 대한 판단은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였다. 

Ⅲ. 고찰

우심증이 동반된 전체자리바뀜의 경우 다

른 결손이 없는 경우에 구조상 건전한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우심증에 있어 심장동맥의 

죽상동맥경화증의 빈도 역시 일반인과 비슷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 본 변사자의 경우 

왼어깨부위의 회전근개 파열에 따른 수술을 

받기 전까지는 전체자리바뀜에 대해 알지 못

하고 있었다가 수술을 위한 수술 전 검사 중 

심전도 검사상 오른쪽 편위와 심근경색증이 

의심되는 심전도가 확인되어 이에 대한 검사

를 받던 중 우심증이 확인되었다. 이후 심초

음파 검사를 통해 수술에 대한 위험성은 저

위험으로 판단되어 수술이 진행되었으나, 마

취 후 수술 약 50여분 후에 갑작스런 심정지

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전체자리바뀜이 있는 사람의 경우 수술적 

치료에 있어서는 수술을 시행하는 자가 통상

적으로 서는 위치인 환자의 오른쪽에 위치할 

것인지 반대쪽인 왼쪽에 위치할 것인지에 대

한 논의가 있었으나5), 부검에 있어서는 이러

한 논의는 없었다. 그러나 부검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주의가 필요

하다. 본 변사자의 경우에는 부검을 시행하기 

전 우심증에 대한 부분은 부검의뢰서를 통해 

예상 할 수 있었으나, 전체자리바뀜의 경우는 

배공간을 노출시킨 후 간의 위치를 통해 처

음 인지할 수 있었다. 이후 비장의 위치와 충

수돌기 위치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고, 갈비연

골과 복장뼈를 제거한 후 가슴공간에서 2엽

인 오른쪽 폐와 3엽인 왼쪽 폐를 확인하고, 

심낭을 절개한 후 심첨부가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통해 우심증이 동반된 전체자리

바뀜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전체자

리바뀜이 있는 변사자를 부검할 때에는 전체

자리바뀜의 유무를 배공간을 개방한 후에 간

의 위치를 통해 처음으로 의심할 수 있게 되

는바, 이후에 다른 장기들을 통해 전체자리바

뀜을 확인하고, 그밖에 우심증이 있는지, 심

장의 다른 기형이 동반되지는 않았는지에 대

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기타 

장기에서도 다른 기형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장기를 전체적으로(en bloc) 떼

어내어 계통별로 관찰(systemic evaluation)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심장에 있어서는 우심증의 경우 자리바뀜

이 동반되는 경우에서 자리바뀜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다른 심기형이 동반되는 

경우가 더 적은 것으로 보고 되었고2), 자리바

뀜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서 주로 동반되는 

심장의 기형은 심실 중격 결손증, 폐동맥 협

착이나 폐쇄, 심장 중격 결손증, 동맥관 개존, 

대동맥하 협착이며, 자리바뀜이 동반되는 경

우에는 심실 중격 결손증, 심장 중격 결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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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동맥 협착, 동맥관 개존, 활로시 4징후 등

이 동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본 변사

자에서는 우심증 외에 다른 심기형은 동반되

지 않았으나, 부검 시 심장을 평가함에 있어 

이러한 심장의 기형이 동반될 수 있다는 것

을 의식하고 검사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심근의 두께를 통해 해부학적 

왼심실과 오른심실을 구분하고, 모습을 통해 

형태학적 왼심방귀와 오른심방귀를 구분하여 

이들과 대동맥, 폐동맥 및 위, 아래대정맥과

의 관계를 통하여 해부학적 이상 여부를 확

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

으로 심장동맥의 경우 부검 시 죽상동맥경화

증의 정도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심장동맥의 

주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본 변사자에서

는 오른심장동맥이 앞심실사이가지와 휘돌이

가지로 나뉘어 각각 주행하였고, 왼심장동맥

은 위치상 왼심장귀 밑을 지나 심장의 저부

로 주행하였다. 

본 변사자는 우심증이 동반된 전체자리바

뀜 환자였으며, 고도의 척추측만증을 가지고 

있었다. 다리가 불편하여 목발을 이용해 왔

고, 이로 인한 어깨부위 손상에 의해 회전근

개 파열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하였다. 마취기

록지상 안정한 활력징후를 보이던 중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부검을 통해 본 변사자

는 우심증 뿐 아니라 전체자리바뀜이 있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심비대가 확인되

었다. 안정적인 활력징후를 보이던 중 갑자기 

사망하였다는 의료기록을 보고, 심비대와 우

심증이 동반된 전체자리바뀜 외에 특기할 만

한 질병 및 손상과 중독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본 변사자의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

하였다. 급성심장사의 원인으로는 심비대와 

같은 심장의 기질적 병변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우심증과 같은 기형도 그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우심증이나 전체자리바뀜의 경우 양쪽의 위

치가 바뀌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기형이 없

는 경우에는 구조상 건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기형이 급성심장사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었다. 

우심증이 동반된 전체자리바뀜의 부검 증

례를 통해 저자들은 이와 같은 기형이 있는 

경우 부검 술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지

에 대해 고찰하였고, 동반되는 다른 기형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심장의 경우 흔히 동

반되는 다른 심장 기형에 대해 알아보았고, 

부검 시 심장을 평가하는 방법 및 심장동맥

의 주행에 대해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술 

중 사망하게 된 본 변사자의 경우를 통해 사

인에 대해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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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동물에 의한 사후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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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mortem Depredation by Small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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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stmortem animal scavenging is a familiar phenomenon to forensic death investigators. After death 

the tissues of humans are attractive to a variety of animals. Different insects are attracted at different 

stages of decomposition of the body. Such animal activities, including insect activities, are of use in the 

analysis of autopsy findings. 

Key words : postmortem changes, animal, autopsy

Ⅰ. 서론

동물에 의한 사후 손괴는 사인의 진단이나 

부검소견의 법의학적 해석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사후 간섭현상 중 하나이다. 표피박

탈, 좌열창, 절창 등의 생전 손상과 감별하기 

어려운 사후 손상을 유발하기도 하고, 생전 손

상을 멸실하여 부검에서 발견되지 못하게 하기

도 한다. 그러나 부검소견, 현장상황, 동물의 행

동습성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으로 동물에 의

한 사후 손괴현상을 적절히 해석할 수 있고, 또

한 이러한 사후 현상이 사후 경과시간의 추정, 

방임이나 학대, 위장 등의 추론, 독성학적 검사 

등의 중요한 법의학적 해석에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한다. 저자들은 이러한 동물에 의한 사

후 손괴의 법의학적 접근법에 대하여, 집에서 

키운 가축에 의한 사후 손괴와 곤충에 의한 사

후 손괴를 각각 한 예씩 살펴보면서 고찰하려 

한다.

Ⅱ. 증례

Case 1

변사자는 정신지체 1급인 32세 여자이며 평

소 누워서만 지내던 자로, 주거지 안방에서 똑

바로 누운 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부검

소견상 변사자의 키는 약 161cm, 몸무게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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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kg이었고, 회음부에서 다수의 구더기가 관찰

되었으나(Fig. 1), 눈, 코, 입, 귀 등을 포함한 얼

굴부위와 신체 나머지 부위에서는 구더기가 관

찰되지 않았다. 눈, 볼, 배부위 등이 함몰되어 

있었고, 갈비뼈의 윤곽이 드러나 보였으며, 피

하지방이 거의 소실되어 있는 등 신체가 전반

적으로 영양결핍상이었고, 간에서 지방변성을 

보았다. 혈액에서 베타-히드록시부티레이트의 

농도는 121 µg/mL이었고, 아세톤 농도는 37.9 

µg/mL이었으며, 눈유리체액을 이용한 임상화학

검사에서는 요소질소수치 70.0 mg/dL, 크레아티

닌 2.5 mg/dL, 포도당 20 mg/dL 이하, 나트륨이

온 163 mEq/L, 염소이온 137 mEq/L, 칼륨이온 

15 mEq/L 이상으로 검출되었고, 그 외에 특기

할 약독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부검소견상 

영양결핍 이외에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소견이 

없어, 변사자의 사인은 영양결핍으로 추정되었다. 

Case 2

변사자는 지적장애 2급인 25세 여자로, 11마

리의 개를 키우는 개사육장에서 코와 입 주변

에 개에게 물어뜯긴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를 

입은 모습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변사자가 

쓰러져 있던 땅바닥에서 관찰되는 혈흔의 양은 

매우 적었다. 부검은 3일 후 시행되었으며, 변

사자의 키는 약 147cm, 몸무게는 약 41kg이었

고, 코와 입 주변의 피부와 연조직은 광범위하

게 손상되고 소실되어 있었으나, 육안 및 현미

경검사상 출혈은 거의 없었다(Fig. 1). 신체의 나

머지 부위에는 특기할 손상이 없었다. 기도 내

에 혈액 흡인의 소견도 없었다. 갑상선 좌엽에

서 0.2cm 크기의 유두암종(papillary carcinoma)

이 관찰되었으며, 폐 실질에 대한 현미경검사에

서 국소적인 급성화농성폐렴이 확인된 것 이외

에 나머지 장기에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하

였다.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특기할 약독물 성

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10% 미만이었다. 부검소견상 변사자의 갑상

선과 폐에서 확인되는 병변은 사인이 될 만한 

심각한 질병으로 보기 어려웠으며, 코와 입 주

변의 손상도 육안 및 현미경적으로 뚜렷한 출

혈이 관찰되지 않았고, 기도에 흡인된 혈액도 

없었으며, 변사자가 쓰러져 있던 자리에도 혈흔

은 많지 않아, 이는 사후에 개에 의해 발생한 

손괴로 추정되었으며, 독성학적 검사에서도 특

이소견이 없어 변사자의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이었다. 

Ⅲ. 고찰

시체는 구더기를 비롯하여 각종 동물에 의해 손

괴되며, 이러한 손괴는 때로 생전손상으로 오인되

기도 하고, 중요한 시체소견이 변화 또는 소실되게 

만들어 법의학적 해석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동물에 의한 사후 손괴 중 법의학적으로 가장 중

요하고 흔히 보는 것은 구더기에 의한 손괴이다. 

파리는 어디에나 있고, 종류도 대단히 많으며, 시

체 냄새에 민감하여 시체가 발생하면 수십 분 이내

에 시체에 날아들어 알을 낳는다. 알은 부화하여 

구더기가 되고, 구더기는 피부나 점막을 잠식하기 

시작하며, 이 때 구더기가 잠식하기 시작한 피부에

는 많은 작은 구멍이 생긴다. 

본 case 1에서의 사례는 거동을 잘 못하고 안방

에서 누워서만 지내오던 자로, 눈, 코, 입, 귀 등

을 포함한 얼굴부위와 신체 나머지 부위에서는 

구더기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회음부에서는 다

수의 구더기가 관찰되었다. 일반적으로 구더기

는 눈, 코, 입, 귀 등 머리얼굴부위의 구멍에 가장 

먼저 알을 낳는데, 본 사례에서처럼 평소 거동을 

잘 하지 못하던 사람의 시신에서 회음부에서만 

다수의 구더기가 관찰될 경우 이때 모여든 파

리는 소변이나 대변의 암모니아 성분 등에 의

해 유인되는 종일 가능성이 높으며, 대, 소변 

등의 보살핌을 제 때에 적절히 받지 못한 방임

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한편 구더기를 이용한 시신의 법의학적 해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 경과시간의 추정이다. 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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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성장속도는 파리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환경

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데, 시식성 파리의 각 종류

에 대해 환경에 따른 성장속도를 알면 사후 경과시

간을 추정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체온, 시강, 

시반 등 사후 경과시간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해온 

전통적 방법은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거의 무

용지물이 되나, 구더기의 성장속도를 이용한 사후 

경과시간의 추정은 부패된 시신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몇몇 연구

자들이 구더기를 이용한 사후 경과시간 추정에 관

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신 등1)은 2010, 

2011, 2013년 3년에 걸쳐 서울 동북부와 경기 동북

부에서 시신에 모여드는 곤충의 종을 연구한 바 있

는데, 35건의 부검례에서 32종의 곤충을 채집하였

고, 가장 흔히 발견되는 곤충은 금속성의 초록색을 

띠는 파리인 구리금파리(Lucilia sericata, Meigen)

였다. 구리금파리는 전체 채집된 곤충의 62.9%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다수였으며, 계절에 상관

없이 연중 가장 흔히 발견되는 시식성 파리였다. 

다만 구리금파리는 거의 집안에서 발견된 시신에만 

나타났고, 야외에서 발견된 시신에서는 드물었다. 

시체에서 냄새가 퍼지면 파리 이외에도 여러 동

물들이 모여드는데, 개미나 바퀴벌레가 피부를 잠

식하면 표피박탈과 혼동되기도 한다. 개,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이나 쥐를 비롯한 설치류에 의한 사

후 손괴도 드물지 않게 보는데 이러한 작은 동물은 

입술, 안검, 귀와 같이 가장 연한 부위 또는 접근하

기 쉬운 안면부나 경부 또는 손발부터 침범하여 시

체를 손괴시킨다. 생쥐와 같이 작은 동물은 시체를 

갉아먹으며 비교적 큰 동물은 뜯어먹는다. 이러한 

경우 때로 좌열창, 절창, 할창 등과의 감별이 필요

하기도 하다. 

본 case 2의 사례는 지적장애 2급인 25세 여자

가 11마리의 개를 키우는 개사육장에서 코와 

입 주변에 개에게 물어뜯긴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를 입은 모습으로 사망한 채 발견된 사례

로서, 변사자가 쓰러져 있던 땅바닥에서 관찰되

는 혈흔의 양이 매우 적고, 코와 입 주변의 손

상에 동반된 조직내출혈이 뚜렷하지 않으며, 기

도 내에 흡인된 혈액도 없고, 개에게 저항한 것

으로 볼 만한 흔적도 없어, 사후에 발생한 손괴

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개는 약 15,000년 전에 인간에 의해 길들여져 인

간과 함께 살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마도 인

간이 길들인 첫 번째 가축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 

야생의 본능이 일부 남아 있어 인간에게 해를 끼치

기도 한다. 개가 인간을 공격하는 것이 드물지 않

고, 때로는 개에 물려 사망하기도 한다2).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혼자 거주하는 집이 많아

지고 있고, 또한 집안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경우

가 많아 집에서 기르던 애완동물에 의한 사후 손괴

도 발생하고 있다. 주인이 갑자기 사망한 모습을 

보게 된 애완동물은 주인을 핥거나 쿡쿡 찔러보기

도 하고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에는 광란상

태에 빠져 주인을 물어뜯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한다3). 이러한 손괴는 온대지방에서는 특히 겨울

에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는 내적 원인에 

의한 급사가 겨울에 더 많고 또 겨울에는 야외활동

을 많이 하기 보다는 집안에 머무는 경우가 더 많

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편 개에게는 무리본

능이 있어 본 사례에서와 같이 여러 마리의 개가 

함께 있을 경우 한 마리의 개만 있는 경우보다 훨

씬 공격성이 커진다4). 개는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

자를 문 채 머리를 격렬하게 흔들기도 하고 피해자

를 물고 질질 끌고 가기도 한다5). 

시체는 동물의 활동에 의해 사후 변화가 발생한

다. 동물에 의한 사후 변화 중 법의학자가 가장 흔

히 보는 것은 곤충에 의한 것으로서 곤충은 사후 

경과시간의 추정에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 

사례에서와 같이 방임이나 학대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그 외에도 고도로 부패되어 약

독물 검사를 시행할 만한 조직이 남아 있지 않은 

시신에서 구더기로 약독물 검사를 시행하거나 곤

충의 서식지에 대한 생태학적 지식을 이용해 시신

이 사후에 옮겨졌는지 여부를 추정할 수도 있다. 

개, 고양이, 설치류 같은 소동물에 의한 사후 손괴

도 드물지 않게 보는데 부검소견을 해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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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동물의 행동습성 등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될 

것이다. 

Fig. 1. The perineum is infested by a number of 
maggots. 

Fig. 2. The nose and mouth are thought to be injured by 
dogs. There is no significant bleeding grossly and 
microscop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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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혈관조영술을 이용한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의 법의학적 고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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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olegal Review of Traumatic Basal Subarachnoid

Hemorrhage Using Postmortem Angiography

Young-Shik Choi, Sookyoung Lee

Seoul Institute, National Forensic Service

ABSTRACT

Traumatic basal subarachnoid hemorrhage(TBSAH)s are often seen in the cases associated with trauma 

to the head, face or neck. The mechanism is thought to be the complex movement of the head such as 

rapid rotation, hyperextension, acceleration or deceleration causing vessels to be damaged. The most 

commonly involved vessel is vertebral artery and it is difficult area to explore at autopsy. The results of 

the damaged vessels are occlusion, dissection, rupture, transection, endothelial injury or pseudoaneurysm. 

For better examination of TBSAH, postmortem angiography, posterior neck dissection and careful 

handling of the brain.

Ⅰ. 서론

뇌저부의 지주막하출혈은 직접사인으로 고려

될 수 있는 치명적인 손상으로 주로 뇌바닥면

에 있는 혈관들의 손상에 의한 결과로 나타난

다. 이러한 뇌혈관의 손상은 동맥류가 있었다든

지 아니면 혈관벽의 성분인 콜라겐 등에 이상

이 있는 경우 등 자연적으로 혹은 아주 경미한 

충격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1) 하지만, 이

러한 기저 질환이 없는 경우라면 대부분 머리

나 목 부위에 가해진 외력에 의해 발생하며, 실

제 주먹으로 한 번 충격하였는데 사망한 사례

들도 보고되고 있다.(2)(3) 외력에 의한 경우 손상 

받는 혈관은 척추동맥이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외 기저동맥, 후교통동맥 등이 보고

되고 있다.(4) 특히 알코올에 의한 주취 상태와 

출혈과의 연관성은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면부 폭행을 당한 후 발생

한 뇌기저부의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사례들에서 사후혈관조영술을 이용하여 발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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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및 발생경위 등에 대한 법의학적 의의를 논

하고자 한다.

Ⅱ. 증례

증례 1

1. 사건개요

변사자는 37세 여자로 남편과 말다툼 중 얼

굴을 폭행당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하였

으나 약 7일 후 사망하였다.

2. 부검 소견

변사자는 키는 약 166.0 cm이고 체격 및 영

양상태는 보통으로 신체 배부에 중등도의 시반

이 형성되어 있는 소견을 보았다. 좌우측 안검

결막에서 경도의 울혈 소견을 보았다.

외표검사에서 하악골 중앙의 골절(骨折) 및 

점막하출혈 소견을 보며, 턱 우측 및 좌측 하악

각에서 약간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이는 황

갈색의 피하출혈 소견을 보았다. 좌.우측 측경

부 후방에서는 특기할 외상(外傷)을 보지 못하

였다. 우측 액와부 하방 팔 내측에서 국소적인 

피하출혈 소견을 보고, 우측 손목 내측에서 피

하출혈 소견을 보며, 우측 전완부 외측에서 국

소적인 피하출혈 소견을 보았다. 흉부(胸部) 및 

복부(腹部)에서 특기할 외상(外傷)을 보지 못하

고, 좌.우측 대퇴부 외측 및 내측에서 진구성의 

국소적인 피하출혈 소견을 보며, 좌측 하퇴부 

전면(前面)에서 국소적인 피하출혈 소견을 보았

다. 배부(背部)에 중등도의 시반(屍班)이 형성되

어 있는 소견을 보는 외 후경부, 배부(背部), 둔

부(臀部) 및 하지 후면에서 특기할 외상(外傷)을 

보지 못하였다. 혈관 조영술(angiograhy)을 위해 

좌.우측 서혜부 혈관 부위를 절개한 소견을 보

았다.

내부에서 흉부(胸部) 및 복부(腹部) 피부를 절

개하니 심폐소생술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좌

측 제3-4번 늑골(肋骨) 및 우측 제2-5번 늑골 늑

궁부의 골절 소견을 보는 외, 흉강(胸腔) 및 복

강(腹腔) 내 제 장기조직에서 특기할 손상(損傷)

을 보지 못하였다. 자궁(子宮) 내에서 특기할 소

견을 보지 못하였다. 심장(心臟) 중량(重量) 

306gm이며(정상 성인 여자의 경우 250-300 gm 

정도임) 심혈(心血)은 암적색으로 유동성임. 육

안 및 조직학적 검사상 심관상동맥(心冠狀動脈) 

및 심근(心筋)에서 특기할 병변을 보지 못하였

다. 좌.우측 폐(肺) 중량(重量) 각 722gm, 900gm 

으로 울혈상(鬱血狀)이며, 기관지(氣管支) 및 실

질(實質)에서 특기할 병변을 보지 못하였다. 기

타 내부 각 실질장기(實質臟器)에서 특기할 병

변을 보지 못하였다. 위장(胃臟) 내에 액상(液

狀) 내용물이 들어있는 소견을 보았다. 턱 및 

경부(頸部) 피부를 절개하니 턱뼈 중앙 우측 및 

턱뼈 좌측 하악각 연부조직에서 국소적인 출혈 

소견을 보고, 경부 연부조직을 박리하니 갑상연

골 좌측 상방 연부조직에서 국소적인 출혈 소

견을 보는 외 설골(舌骨)이나 갑상연골의 골절 

소견을 보지 못하고 경부장기를 적출한 뒤 검

사하니 기관(氣管) 점막(粘膜)에서 염증 소견을 

보는 외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하며, 경추(頸椎)

에서 골절(骨折)과 같은 손상(損傷)을 보지 못하

였다. 안면부 및 턱 주위 연부조직을 박리하니 

턱 중앙 우측 및 좌측 하악각 연부조직에서 비

교적 뚜렷한 출혈 소견을 보는 바, 근육 조직을 

박리하니 하악골 중앙 우측 및 좌측 하악골 하

악각점(턱뼈각에서 가장 아래 뒤, 가쪽 점) 부

위에서 세로로 형성된 골절 소견을 보았다.

두부 및 안면부 검사에서 두피(頭皮)를 절개

하니 두부(頭部)에서는 두피하출혈(頭皮下出血)

이나 두개골(頭蓋骨) 골절(骨折) 소견을 보지 못

하였다. 두개골을 열어보니 뇌(腦)는 부종상(浮

腫狀)으로 허혈성의 변화를 보이고,  소뇌(小腦) 

저면을 중심으로한 국소적인 지주막하출혈(蜘蛛

膜下出血) 소견을 보았다. 사후(死後) 시행한 혈

관조영술(angiography) 검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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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Subarachnoid hemorrhage obstruction

경추(頸椎) 1번 주위 좌측 척추동맥(vertebral artery) 

내로 주입된 혈관 조영제가 더 이상 주입되지 

못하고 있는 소견( 내막의 손상으로 인해 막혔

거나 혹은 더 이상 조영제가 뇌 속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태로 추정)을 보고, 우측 척추동맥이 

일정 부분 좁아져 있는 소견(손상으로 인해 내

강이 좁아졌을 것으로 추정)을 보았다(Fig. 1).

3. 검사 소견

본시(本屍)의 안방수, 위내용물 및 혈액을 이

용한 약독물 검사 및 알코올검사에서 특이소견

을 보지 못하였다.

4. 결론

사건개요상 변사자는 2014년 10월 14일 23:30경 

주거지 내에서 남편 이동근과 말다툼 중 남편

이 앉아있는 변사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의 

폭행으로 인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1일 17:30경 사망하였다 하

고, 송부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변사자는 척추

동맥 파열(vertebral artery dissection)으

 

(b) Partial(arrow) and complete(arrowhead)

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이 있는 상태로 뇌 CT 및  

혈관 조영술(angiography) 시행 예정이었으나 혈

압이 떨어진 등 불안정하여 시행치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본시(本屍)의 외표검사상 턱 

중앙 및 좌측 하악각에서 흡수중인 형태의 피

부색이 약간 황갈색으로 변한 피하출혈 소견을 

보고, 내겅검사상 턱뼈 중앙 및 턱뼈 좌측 하악

각 부위에서 세로로 형성된 골절 소견을 보는 

등 강한 외력(外力)이 턱에 가해진 소견을 보는 

점, 본시(本屍)의 내경검사상 심한 뇌부종(腦浮

腫) 및 허혈성 뇌 변화(ischemic change) 소견을 

보고, 소뇌(小腦) 저면의 지주막하출혈 소견을 

보는 등 강한 외력(外力)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주막하출혈 소견을 보는 점, 상기 

치명적인 뇌출혈 소견을 보는 외 두부(頭部)에 

강한 외력(外力)을 받았다고 볼만한 두피하출혈

(頭皮下出血) 이나 두개골 골절 소견을 보지 못

하고, 경부(頸部)에서도 특기할 손상(損傷)을 볼 

수 없는 점, 사후 CT를 이용한 혈관 조영술 검

사결과 경추(頸椎) 1번 주위 좌측 척추동맥

(vertebral artery) 내로 주입된 혈관 조영제가 더 

이상 주입되지 못하고 있는 소견(내막의 손상으

로 인해 막혔거나 혹은 더 이상 조영제가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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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태로 추정)을 보고, 

우측 척추동맥이 일정 부분 좁아져 있는 소견

(손상으로 인해 내강이 좁아졌을 것으로 추정)

을 보는 등 척추동맥 손상 소견을 보는 점, 기

타 본시(本屍)의 외표검사상 우측 팔 외측, 좌.

우측 대퇴부 외측 및 내측에서 약간 시간이 경

과된 작은 출혈 소견들을 보는 바, 이는 병원에

서 의식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생하였거나 

혹은 이 부위에 약한 외력(外力)이 가해진 결과 

발생할 수는 있으나, 본 건 사인(死因)과는 무관

한 점, 본시(本屍)의 내경검사상 사인(死因)이 

될만한 특기할 병변을 보지 못하고, 뇌(腦) 혈

관에서 저절로 파열될만한 동맥류(aneurysm), 혈

관 기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병변을 볼 수 없

는 점, 본시(本屍)에서 독물성분이 검출되지 않

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시(本屍)의 사인(死因)

은 척추동맥 손상에 따른 외상성 뇌출혈(지주막

하출혈)로 생각되었다.

증례 2

1. 사건개요

변사자는 34세 남자로, 지인과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지인에게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119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받았으나 다

음 날 새벽(손상 후 약 11시간)에 사망하였다.

2. 부검 소견

변사자는 키는 약 174.5 cm, 몸무게 약 67 kg

이었다. 시강은 모든관절에서 나타나 있었고, 

시반은 적자색으로 미약하게 인체의 뒷면에 나

타났다. 눈에서 각막은 경도로 혼탁하고, 결막

은 울혈상이며, 결막에서 소수의 일혈점을 보았

다.

외표상 얼굴의 오른눈부위에서 여러 개의 멍

(범위: 7.0x3.0 cm)을 보고, 오른눈썹위부위에서 

‘ㄱ’자형의 피부까짐(가로: 2.0 cm, 세로: 1.0 

cm)을 보며, 왼눈부위 가쪽에서 여러 개의 모양

이 다른 피부까짐(범위: 7.0 x 5.5 cm)을 보았

다. 오른볼부위에서 국소적인 멍(크기: 3.5x2.5 

cm)을 보고, 턱부위에서 여러 개의 작은 피부까

짐(범위: 5.0x2.5 cm)을 보았다. 오른귀뒤부위에

서 작은 피부까짐(길이: 0.3 cm)을 보고, 왼귀뒤

부위에서 멍(크기: 8.5x8.0 cm)과 피부찢김(길이: 

1.5 cm)을 보았다. 내부 검사상, 머리 마루부위 

및 뒤통수부위 넓은 범위에서 여러 개의 멍(범

위: 14.5x11.0 cm)을 보고, 뒤통수부위에서 방향

이 다른 2개의 봉합된 피부찢김(길이: 각각 2.0 

cm, 2.5 cm)을 보았다. 배의 왼위부위에서 멍

(크기: 7.0x5.0 cm)을 보고, 몸통의 왼부위에서 

여러 개의 멍(가장 큰 것: 11.0x8.0 cm)과 2개의 

평행한 선상의 피부까짐(길이: 16 cm)을 보며, 

몸통의 오른부위에서 선상으로 배열되어 있는 

여러개의 피부까짐(20.5x3.5 cm)과 선상의 멍(범

위: 22.5 x 5.5 cm)을 보았다. 등의 왼어깨아래

부위와 오른허리부위에서 멍(가장 큰 것: 10.0 

x 5.0 cm)을 보았다. 양쪽 어깨부위에서 멍(크

기: 4.0x2.0 cm)과 여러 개의 크고작은 피부까짐

(가장 큰 것: 2.0x1.2 cm)을 보고, 왼위팔뒤부위, 

왼팔꿉뒤부위, 왼아래팔앞부위 및 뒤부위에서 

여러 개의 멍(가장 큰 것: 22.0x8.5 cm)을 보며, 

왼아래팔뒤부위에서 여러 개의 모여있는 피부

까짐(범위: 10.0x2.0 cm)을 보았다. 오른위팔앞

부위와 오른아래팔앞부위에서 피부까짐(각각 

4.5x2.5 cm, 2.5x1.0 cm)을 보고, 오른위팔뒤부

위, 오른팔꿉뒤부위와 오른아래팔뒤부위에서 여

러 개의 멍(가장 큰 것: 8.0x5.5 cm)을 보았다. 

양쪽 손등에서 여러 개의 피부까짐(가장 큰 것: 

1.0x0.8 cm)을 보았다. 양쪽 넓적다리앞부위, 왼

넓적다리뒤부위, 양쪽 무릎앞부위, 오른종아리

앞부위 및 오른발목앞부위에서 여러 개의 멍(가

장 큰 것: 10.5x5.5 cm)을 보고, 왼무릎앞부위, 

왼종아리앞부위 및 왼발목앞부위 안쪽에서 피

부까짐(가장 큰 것: 1.5x1.0 cm)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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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Left vertebral artery was ruptured(arrow) with 
extravasation of the contrast.

내부 검사상, 뒤통수왼부위에서 두피하출혈 

및 근육내출혈을 보고, 양쪽 관자부위에서 근육

내출혈을 보며 두개골의 골절을 보지 못하였다. 

뇌는 1385 g이고, 모든 엽에서 지주막하출혈을 

보았다. 중뇌, 교뇌, 연수 및 소뇌에서 특이 소

견을 보지 못하였다. 얼굴의 왼볼부위 근육층에

서 출혈을 보았다. 오른 가슴부위와 왼갈비아래

부위의 피부밑연조직과 양쪽 가슴부위의 근육

층에서 출혈을 보고, 배의 왼위부위와 몸통왼부

위의 피부밑연조직 및 근육층에서 출혈을 보았

다. 3번부터 6번까지의 오른갈비뼈에서 골절을 

보고, 2번부터 5번까지의 왼갈비뼈에서 골절을 

보며, 갈비뼈3,4번 사이 복장뼈에서 골절을 보

았다. 가슴안 및 배안에서 특기할 점을 보지 못

하였다. 양쪽 어깨부위와 왼아래팔앞부위의 피

부밑연조직 및 근육층에서 출혈을 보고, 오른위

팔뒤부위, 오른팔꿉뒤부위와 오른아래팔뒤부위

의 피부밑연조직에서 출혈을 보았다. 오른무릎

앞부위 및 오른종아리앞부위의 피부밑연조직에

서 출혈을 보았다. 심장의 무게는 342 g이고, 

표면은 부드럽고 매끈하며, 심장의 내부에서 소

량의 혈액을 보았다. 관상 동맥에서 동맥경화증 

소견을 보지 못하며, 심장 근육, 판막 및 심내

막에서 특이 소견을 보지 못하였다. 목의 피부

밑연조직에서 특기할 점을 보지 못하고, 목왼부

위의 근육층에서 출혈을 보았다. 그 외 근육층, 

목뼈, 후두골격, 인두, 후두 및 기도 안에서 특

기할 점을 보지 못하였다. 목뼈 절개 후 목척수 

일부에서 지주막하출혈을 보았다. 폐, 위장, 간, 

신장, 비장, 췌장 등 장기에서 특이소견을 보지 

못하였다.

3. 현미경 검사

뇌에서 지주막하출혈을 소견을 보고, 간에서 

경도의 지방간 변화를 보며, 그 외 장기에서 특

이한 소견을 보지 못하였다.

4. 검사 소견

눈유리체를 이용한 검사에서 알코올농도가 

0.046%이나 병원 치료로 인하여 사고 당시의 

알코올 농도는 알기 어려우며, 병원에서 치료목

적으로 투여된 약물이외에 약독물 검사상 특이 

소견은 없었다.

5. 결론

사건개요와 수사기록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폭

행을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하였으나 

사망한 자로, 머리에서 여러 군데의 표재성 손

상을 보고, 뇌표면 광범위한 부위와 목척수 일

부에서 거미막밑출혈(지주막하출혈)을 보는 점,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갈비

뼈의 골절 외에 신체 전반에서 다발성 손상을 

보나, 손상의 정도로 보아 1항에 우선하는 사인

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점, 내부검사상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

하는 점, 검출된 약성분은 치료목적으로 투여된 

약물이며, 함량이 치료농도 범위이내인 점, 눈

유리체액을 이용한 검사에서 에틸알코올농도가 

0.046%이나, 병원 치료로 인하여 사고 당시의 

알코올 농도를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변사자의 사인은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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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로 판단하였다.

Ⅲ. 고찰

뇌저부의 지주막하출혈은 원인이 완전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나, 직접사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 치명적인 손상이므로 부검에서 출혈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뇌바닥면에 있는 혈관들의 

손상, 특히 뒤쪽에 위치한 혈관들의 손상에 의

한 결과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척추동맥, 기저

동맥, 후교통동맥, 소뇌동맥 등이 손상을 자주 

받으며 그 중에서도 척추동맥의 손상이 가장 흔

하다고 알려져 있다. 해부학적 위치로는 경추의 

횡돌공(가로구멍, foramen transversarium), 경추 1

번과 2번 사이, 경추 1번과 두개골바닥면 사이, 

대공(큰구멍, foramen magnum)에서 혈관이 나올 

때, 기저동맥과 척추동맥이 만나는 부위 근처가 

호발 부위이다.(5)(6) 이들 부위에서 혈관이 손상

받는 기전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할 것으

로 생각되지만, 주요한 것으로는 목 위에 놓여

진 머리 부위에 직접적인 충격 내지 움직임으

로 이들 혈관이 늘어나고(stretching) 주변 구조

물에 의해 전단력(shearing force)을 받거나 압축

력(compressive force)을 받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7)(8) 즉 어떤 충격이나 혹은 충격을 피하려는 

움직임 등에 의하여 뇌 또는 경막이 움직일 때 

혈관에 전단력이 작용하게 되고 이 힘이 혈관

의 손상을 야기한다.(9)(10)(11) 이 효과는 혈관이 

주변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을 때 증가하게 되

어 가해진 힘에 대한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게 된다.(9) 과신전(hyperextension), 가속

(acceleration), 감속(deceleration) 운동도 역시 전

단력이나 과도한 늘어남에 의해 혈관의 손상을 

가져오기 쉽다.(10)(11) 압축력의 경우는 동맥 내

의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고, 증가된 혈관내 압

력이 분지 부위에서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고 한다.(9)(11)

 조직학적으로는 손상 부위에서 섬유소 형성 

또는 반응성 변화 등이 있을 때 생전에 생긴 

병변임을 확인할 수 있다. Wong 등에 의하면 

조직학적 소견이 진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

법이라고 하며, 파열부위의 현미경적 소견을 확

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쉽게 출혈을 야기할 

수 있는 혈관의 기저질환까지 확인할 수 있

다.(4) 이들에 연구에서 출혈원이 확인된 것은 

총 12건 중 8건이며, 이들은 모두 두개강 내에

서 혈관의 손상을 확인하였고, 출혈원이 확인된 

8건 중 4건은 현미경적 검사에서만 확인이 되

었다고 한다.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을 확인하는 완

벽한 지침은 아직 없다. 다만 여러 문헌에 의하

면, 혈관조영술, 일괄적인 목 해부(en-bloc neck 

dissection), 및 조심스러운 뇌적출 등이 제안되

고 있다.(12) 이러한 방법들이 동원되는 이유는 

출혈 부위가 쉽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째

는 혈관이 두 개강 내로 들어가는 부위나 뼈에 

의해 둘러싸인 부위는 눈으로 쉽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부검 중 인위적으로 가

해진 절단과 진정한 손상의 구별이 어렵기 때

문이며, 셋째는 두개강 안과 바깥을 철저하게 

조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4)

본 연구에서 살펴 본 2 사례에서는 혈관막힘

과 출혈의 소견을 각각 보였다. 증례 1의 경우 

소량의 출혈이 있었지만, 주된 소견은 혈관의 

막힘이었으며, 증례 2의 경우는 파열에 의한 출

혈이 주된 소견이었다.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으로는 혈관의 막힘(occlusion), 박리

(dissection), 혈전색전(thrombo –embolism), 혈관

내피 손상, 거짓동맥류(pseudoaneurysm), 파열

(rupture), 동정맥루(arteriovenous fistula), 절단

(transection) 등이 있으며, 이들 모두는 이차적인 

혈관연축(vasospasm)을 일으킬 수 있어서 치명

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사후혈관조영술에 관해서는 X-ray를 이용한 

방법은 오래전부터 일부 기관에서 이용되어 왔

으며, 최근들어서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C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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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혈관조영술이 이용되고 있다. X-ray를 

이용한 혈관조영술은 촬영한 하나의 면만 볼 

수 있지만, CT를 이용한 사후조영술은 CT의 기

술적 발전에 힘입어 촬영한 영상을 3차원 공간

에서 원하는 평면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장점

이 있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영상

을 효과적으로 판독하기 위해 가공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Ⅳ . 결론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은 직접사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 치명적인 손상으로 가장 흔한 

부위는 척추동맥으로 알려져 있으나 출혈 부위

의 확인이 일반 부검에서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의심되는 사례이거나 부검 전 

촬영한 CT에서 뇌저부 지주막하출혈 소견이 확

인되는 사례에서는 혈관촬영술, 목 해부 및 조

심스러운 뇌적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하여 손상의 부위를 찾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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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직장팽만을 보인 소아사망 1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법의학센터 

정하린, 박혜진

An Autopsy Case of 5-Year-Old Boy with Uncomplicated Severe Constipation: 

Is the Cause of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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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forensic medicine field of pediatric autopsy, there are a large number of cases that medical 

examiners have difficulties in deciding the manner of death. Even in case of excluding unnatural death, 

it is not still easy to make a decision on the cause of death. When the result of autopsy shows one or 

more inconclusive findings, there are many possibilities including sudden cardiac death, epilepsy, asthma, 

shock, allergy, which are difficult to prove anatomically. The author here report a case of 5-year-old boy 

who was diagnosed with cerebral palsy but had no remarkable finding in autopsy except severe 

constipation. 

I. 서론

법의부검실무에서 유소아 사망의 경우 외인

사와 내인사를 단정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외인사가 배제되는 경우에도 부검을 통

해 사망의 내적 원인을 밝힐 수 없는 예가 상

당히 많다. 이러한 무소견부검에서는 심전도계 

이상에 의한 급성심장사, 간질, 천식, 쇼크, 알

레르기 등 해부학적으로 증명이 어려운 사인의 

가능성을 제시하게 되나, 단정적인 사인이 아닌 

소견들이 한 가지 이상 발견되는 경우 부검의

는 사인의 결정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저자는 뇌성마비를 진단받은 5세 남아에서 고

도의 직장팽만 외에 특기할 소견을 보이지 않

은 부검례를 경험하여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II. 증례보고

의무기록상 변사자는 2010년 스스로 앉지 못

하는 증세로 병원에 내원하여 재활의학과에서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정기적으로 내

원하여 발달검사를 시행해왔다. 검사상 변사자

는 심하게 울거나 자신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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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해증상을 보였으며 구강의 운동장애로 고

형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고 우유나 두유를 주

식으로 하였다. 2013년 심한 변비로 내원하여 

관장을 시행 받은 기록이 있으며, 스트레스 상

황에서의 자해증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2015년 7월 초에는 자폐증상이 심해져 정신분

열증이 의심되었으며, 일부 고형음식의 섭취는 

가능해졌으나 식사를 거부하는 증상을 보였다. 

사망 당일인 2015년 7월 29일 14시경 변사자가 

주거지 거실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

다가 코와 입에 거품을 흘리며 숨을 제대로 쉬

지 못하는 것을 어머니가 발견하여 즉시 병원

으로 이송하였으나 14:33경 사망하였다. 병원 

내원 당시 시행한 영상검사상 양쪽 폐의 경화 

및 장폐색이 확인되었으며, 이틀 뒤에 부검이 

시행되었다. 

부검 시 측정한 신장은 103 cm, 체중은 13.5 

kg으로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의 비교적 마른 

체형을 보였으며 복부는 팽만되어 있었다. 이마

부위와 양쪽 눈부위, 양쪽 볼부위 위쪽에서 넓

은 범위의 멍이 관찰되고 이마부위와 왼관자엽

에서 다초점의 두피하출혈을 보았으나 골격과 

뇌 실질의 손상은 동반되지 않았다(그림 1-3). 

왼갈비뼈 4,5번 앞쪽, 오른갈비뼈 3,4,6-8번 

앞쪽에서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골절을 보았으

며, 이는 병원에서 시행한 심폐소생술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하였다. 심장(88 g), 간(442 g), 신

장(왼쪽 42 g, 오른쪽 42 g), 부신, 췌장(22 g), 

비장(44 g) 등의 실질장기에서 특기할 기형, 질

병, 손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폐(왼쪽 182 g, 오

른쪽 290 g)의 병리조직검사상 미만성폐포손상

에 부합하는 소견을 보았으나 이는 사망에 이

르는 과정에서 동반된 소견으로 판단하였다. 배

안공간에서 직장이 고도로 팽창된 소견이 확인

되었으며 직경은 11 cm, 확장된 구간의 길이는 

30 cm가량이었다. 직장을 절개했을 때 다량의 

대변이 확인되었으며, 해당부위 장점막의 병리

조직검사상 특기할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다(그

림 4,5).

그림 1. 전반적으로 마른 체형임. 

그림 2. 얼굴 위쪽에서 넓은 범위의 멍이 확인됨. 

그림 3. 절개 시 두피하출혈 외에 특기할 손상이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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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배안공간에서 직장이 고도로 팽창된 소견을 봄.

그림 5. 직장을 절개했을 때 다량의 대변을 봄.

약독물검사상 혈액과 위내용물에서 선택적 

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인 세르트랄린(sertraline)

이 검출되었으며, 심장혈액에서의 농도가 치료

농도를 상회하였으나 이는 사후재분포 및 약동

학적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하였다. 눈유리

체액에서 시행한 임상화학검사상 요소질소가 

15.7 mg/dL, 크레아티닌이 0.4 mg/dL로 정상범

위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10%미만이었다. 

의무기록과 부검소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

과 사인은 불명이나 내적인 기전에 의한 사망

으로 추정하였으며, 심한 대변배출장애의 합병

증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

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III. 고찰

위와 같이 저자는 뇌성마비를 진단 받은 5세 

아동에서 고도의 직장팽만 외에 사망에 이를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부검례를 경험하였

다. 본 건의 경우 심한 변비와 사인의 관련성,  

뇌성마비, 자폐증, 식이장애를 포함한 기타 영

향요인, 평소 복용하던 정신과 약물의 영향, 소

아부검에서 중요한 학대 및 유기 여부 등 다각

적인 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건으로 판단되었다. 

우선적으로 고도의 대변배출장애 즉 심한 변

비가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를 위해 현재까지 발표된 증례들을 검색한 결

과 정신과 약물과 관련된 논문을 다수 찾을 수 

있었다. 이 중 항정신분열병약물인 클로자핀

(clozapine)과 변비와의 상관성이 높다는 연구결

과를 발표한 논문이 상당수 있으며, 이외에도 

올란자핀, 리스페리돈 등 몇몇 약물들에 대한 

연구도 시행된바 있다. 이들 약물은 모두 항콜

린 및 항세로토닌작용을 가진 약물로서 장의 

운동성과 수축력을 감소시켜 위장관의 정상적 

기능을 마비시키며, 보고된 주요 합병증은 마비

성 장폐색, 숙변, 흡인, 폐색, 천공 등이다. 1) 

Flanagan 등은 2011년 클로자핀에 의해 유발

된 변비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41세 남성의 증

례를 발표하였다. 2) 변사자는 편집성 정신분열

증과 C형 간염, 천식을 앓던 자로 클로자핀과 

락툴로오스를 복용하고 있었다. 변사자는 변비

와 복부팽만 증상을 보이다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입원 당시 중성구증가증과 CRP

수치 상승, 대사성산증을 보였다. 부검소견상 

대장이 직경 17 cm으로 팽창된 소견 및 다량의 

대변이 차 있는 소견을 보였고 조직검사상 소

장과 대장은 특기할 병변을 보이지 않았다. 폐

는 고도의 부종상으로 조직검사상 기관지 내 

위내용물 흡인 소견 및 급성염증이 확인되었다. 

약독물검사상 클로자핀의 농도는 치료농도 범

위였고 혈중알코올은 음성이었다. 저자들은 장

의 비정상적 팽만에 의해 구토 및 위내용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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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인이 초래되었고 변사자는 이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Hibbard 등은 클로자핀을 복용하던 환자가 고

도의 복부팽만증상을 보이며 갑자기 사망한 예

를 발표하였다. 3) 환자의 복부 CT상 복압에 의

해 완전히 폐쇄된 대정맥이 관찰되었고, 이로 

인해 유발된 지속적인 저혈압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였다. 저자들은 변비로 인해 복압이 상승

한 경우 대정맥의 폐쇄 외에도 심혈관계에 상

당한 부작용을 미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 한 부검자료가 부족하여 이와 관련한 

분석은 시행하지 않았다. 

기계적 폐색 없이 대장의 팽만이 일어나는 

급성대장폐색에 의한 사망례도 보고되어 있으

며, 4) Saunders 등은 장의 허혈이나 천공이 발

생하는 경우 사망률은 40%까지 상승한다고 발

표하고 있다. 5) 약물 뿐 아니라 각종 수술에 의

해 발생하는 장폐색에 대한 증례들도 보고되어 

있으며 Ramirez 등은 근치적 방광적출술 후에 

발생한 마비성 장폐색에 대한 종설논문을 발표

한바 있다. 6) 

본 건의 경우 변사자의 혈액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정신과 약물인 세르트랄린

이 검출되었으며, 이 약물은 항세로토닌작용을 

갖고 있으나 세르트랄린과 변비의 상관성에 대

해 이전에 연구나 실험을 통해 검증된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변

사자는 내원 당시 복부팽만이 심한 상태였으나 

방사선소견에서 천공 등의 심각한 합병증은 관

찰되지 않았다. 변사자의 직장 내에 대변이 가

득 차있는 소견이 확인되었지만 유착, 탈장, 중

첩, 염전 등 기계적 폐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견은 없었고, 병리조직검사상 장점막에서 특

기할 질환이 관찰되지 않아 기능성 변비로 판

단하였다. 본 건의 경우 변비 및 장폐색의 심각

한 합병증은 동반되지 않았으나 심한 대장내용

물의 정체로 인한 감염, 전해질 이상, 영양 불

균형, 호흡능력 감소 등이 변사자의 사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

다고 보았다. 또한 변사자가 뇌성마비와 심한 

자폐증을 앓고 있었고 고형음식물을 거부하는 

식이장애를 함께 보였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문헌에 의하면 정신병 환자의 경우 질

환 자체에 의한 음성증상, 즉 육체활동의 감소, 

섬유질 섭취 감소, 수분 섭취 제한 등이 변비를 

유발하는 간접적 인자로 함께 작용하였을 것이

라고 보고하고 있다. 1) 그러나 해부학적으로 증

명이 어려운 간질이나 천식, 쇼크 등 뇌성마비

와 관련되어 있거나 혹은 무관한 질환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변사자의 얼굴 위쪽에서는 광범위한 멍이 확

인되었고 절개하였을 때 넓은 범위의 두피하출

혈이 관찰되었으나 머리뼈와 뇌 실질은 정상소

견이었다. 또한 체격이 마른 편이나 얼굴부위 

외에서 특기할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위와 

장 안에서 내용물이 확인되는 점, 그물막과 창

자사이막의 지방조직이 다소 감소한 소견을 보

이지만 확인되는 점, 임상화학검사상 탈수의 소

견을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전반적인 

손상의 성상은 변사자가 평소 스트레스 상황에

서 자신의 머리와 얼굴을 때렸다는 진술과 배

치되지 않는 소견으로 판단하였고 학대 혹은 

유기의 가능성은 배제하였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최종사인을 내적 기전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했으며, 심한 변비에 의한 

합병증을 우선적 사인으로 고려하였다. 본 건은 

변사자가 5세의 어린 나이이고 뇌성마비 및 동

반된 심한 자폐증과 섭식장애를 보였다는 점에

서 사인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다양하게 나

타난 증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뚜렷

한 사인을 증명하기 어려운 소아부검에서 심각

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심한 변비가 어떠

한 기전으로 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숙고할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증

례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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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관련 부검사례에서의 사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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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모, 최병하

Medicolegal consideration of deaths caused by medical malpractice 

Junmo Kim, Byung Ha Choi

Daegu Institute, National Forensic Services,

Medical Examiner’s office, National Forensic Services

ABSTRACT

Medical disputes is growing every year in Korea. In instances of medical dispute related to patient 

death, Autopsy is also under the spotlight. But, autopsy by itself had its limitation to apprehend the 

relevance between cause of death and medical malpractice. Because autopsy usually concentrates focus on 

finding cause of death in human body. In this situation, medical records help to overcome this limitation. 

Careful consideration of medical records may enable to build connection between cause of death 

identified in autopsy and medical malpractice including medical examination, treatment and its 

complication. Therefore, further efforts to obtain and evaluate the medical records are needed in autopsy 

case of medical disputes.   

Key words : Medical malpractice, Medical dispute, Autopsy, Medical record

Ⅰ. 서론

의학의 발달과 함께 인체에 대한 침습적 의

료행위 역시 고도로 발전하여 뇌, 심장 등 주요 

장기에 대한 수술적 행위 역시 매우 고도로 행

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침습적 의료 행위는 환

자의 질병을 치유하고자 하는 그 본래의 의도

와는 무관하게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고, 뇌, 심장 등의 

주요 장기에 대한 합병증 및 부작용의 발생은 

간혹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온다. 따라서 이러한 

침습적인 의료행위의 증가로 인해 이와 관련된 

사망 사례 발생도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사례

에 대한 부검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행위와 관련된 사망 사례에서의 사인규

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참고 및 검토해야할 자

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료행위에 대한 기

록인 의무기록이다. 의무기록에는 시간대별 환

자의 생체활력징후, 간호기록, 투약 및 처치 기

록, 의사의 경과기록, 의사의 진단 및 처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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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수술기록, 마취기록, 혈액검사, 방사선촬영

검사 등을 포함한 각종 의학적 검사자료 등 환

자에게 행해진 모든 의료적 행위 및 그 결과에 

대한 기록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의무기록을 

통해서 사망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행위와 관련된 사망 사례에

서는 부검소견과 더불어 의무기록에 대한 면

할 검토를 통해 의료행위와 사인과의 인과관계

를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자들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사망 사례에서 

의무기록의 면 한 검토를 통해 사인 규명에 

도움을 얻었던 증례를 보고하여 이에 대한 법

의학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Ⅱ. 증례

증례 1

변사자는 45세의 남성으로, 저녁 무렵 주거지

에서 오한 및 복통이 발생하여 아내와 함께 병

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진료 및 

검사 결과 쓸개(담낭)염증과 담석이 있다는 진단

을 받아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였고, 다음 날 오

전에 입원한 병원에서 담낭의 염증찌꺼기 및 담

석 제거를 위한 경피경간담낭배액술(Percutaneous 

Transhepatic GallBladder Drainage, PTGBD) 및 내

시경 역행 췌담관 조영술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 시술을 받고 난 

후 약 3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

하였고,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의뢰되었다. 

외표 검사상 변사자의 배부위 오른쪽(오른쪽 

옆구리 부위)에서 절개 자국(길이 약 0.5 cm)이 

확인되었고, 내부 검사상 배안에서 약 2300 ml

를 초과하는 대량의 혈복강 소견, 간(2135 g)에

서 지방변화를 동반한 간경변을 보고, 간 우엽

의 앞쪽과 뒷쪽(특히 배액관 삽입부 주위)에서 

많은 양의 응혈이 부착된 소견을 보며, 간 우엽

의 오른아래쪽 표면에서 직경 0.2-0.3 cm의 구

멍(경피경간 담낭배액관 삽입시 형성된 것으로 

판단)을 보는바, 이 구멍에 가느다란 탐침을 넣

고 탐침의 경로를 따라 간을 절개해 보니, 간 

우엽을 수평하게 지나는 통로(경피경간 담낭배

액관이 지나며 형성된 통로, 직경 약 0.2 cm)가 

확인되고, 이 통로는 간 우엽의 뒷쪽으로 이어

져 뒤쪽 간표면을 뚫은 뒤, 배안 공간을 지나

서, 다시 담낭의 오른쪽 표면을 뚫고 담낭 안으

로 이어지는데, 간 내부 실질에서 이 통로와 수

직으로 교차하는 간 내부의 혈관(직경 0.1-0.2 

cm 크기, 간정맥의 분지로 판단)이 손상된 소견

을 볼 수 있었다(fig. 1). 

해당 간부위에 대한 병리조직학적 검사상 간

에서 중등도의 지방변화가 동반된 미세결절형 

간경변을 보고, 간정맥(특수염색을 통해 정맥으

로 확인)의 찢김(열창, tear)을 확인하였다. 

이 외 담낭에서 담석이 동반된 급성담낭염을 

보고, 심장에서 경도의 심비대, 중등도의 심장

동맥경화증이 관찰되었다.

혈액과 위내용물에서 독성 농도 미만의 진통

제, 항히스타민제 성분이 검출되는 것 외에 특

기할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의무기록을 검토해 본 바, 변사자는 오한, 복

통 주소로 병원 응급실 내원한 후, 진료 및 검

사를 받은 뒤 급성담관염(의증), 급성담낭염(의

증) 추정진단 하에 입원 이튿날 경피경간 담낭

배액술(PTGBD) 시행 받았고, 이후 혈압저하, 

분당 맥박수 증가를 보이다가 경피경간 담낭배

액술(PTGBD) 시행 받은 지 약 3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의식저하, 헤모글로빈 저하 등이 확인

되어 이에 대한 원인 조사를 위해 혈관조영술 

다시 시행받았으며, 이 검사에서 간 혈관에서의 

출혈 확인되어 간색전술, 수혈 등의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 없이 사망한 사실이 확

인되었다. 특히 의사의 경피경간 담낭배액술

(PTGBD) 처치기록 중에서 “방사선 투시하에 

간을 경유하여 담낭을 천공하여 철선(hair wire) 

삽입후 덮개관(sheath, 5 French) 삽입시 간과 담

낭벽 사이에서 상당한 저항이 걸림. 안내 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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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 삽입후 배액관(8.5 French)을 삽입함.”이

라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Fig. 1. Posterior section of liver along pathway.

증례 2

변사자는 54세의 남성으로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뒤로 넘어져 의식이 없는 

것을 아내가 발견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를 받던 중 사망하였고,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 

의뢰되었다.

외표 검사상 마루부위 뒤쪽에서 다수의 국소

적인 표피박탈(최대 3x2.5 cm), 왼관자부위와 

왼귀부위 뒤쪽에서 부종이 동반된 피하출혈

(7x5 cm)이 관찰되었다.

머리 내부 검사상 뒤통수부위 및 마루부위 

뒤쪽에서 두피하출혈을 보고, 왼쪽 마루뼈와 뒤

통수뼈 사이의 시옷봉합에서 봉합이개(외력에 

의해 뼈와 뼈사이의 봉합부위가 벌어진 상태)를 

보며, 이와 연결된 뒤통수뼈의 골절선(세 곳)을 

보고, 뒤통수뼈 오른쪽에서 한 지점을 중심으로 

골절선(세 곳)이 위아래로 뻗어나가는 형태의 

골절을 보며, 오른마루뼈 뒤쪽에서도 한 지점을 

중심으로 골절선(네 곳)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형태의 골절을 보고, 오른쪽 눈확부위(앞머리뼈

우묵의 오른쪽부위)에서 미세한 골절을 보고, 

뇌의 무게는 1466 g이며, 머리뼈바닥(중간머리

뼈우묵, 뒷머리뼈우묵), 양쪽 관자부위에서 경막

하출혈(최소 약 10 ml 이상), 양쪽 관자엽 앞쪽

과 옆쪽, 이마엽 앞쪽에서 지주막하출혈을 보

고, 오른쪽 이마엽 앞쪽, 오른쪽 관자엽 앞쪽에

서 뇌좌상을 보나, 고도의 뇌부종이나 뇌탈출을 

보지 못하고, 뇌실질에서도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목 검사상 후두인두 오른뒤쪽

부위에서 열창(길이 약 3.7 cm)과 이에 동반된 

주위연부조직출혈을 보고(Fig. 2), 후두 내면에서 

혈성액 부착을 보며, 위(胃)에서 혈성액(총량 약 

420 ml)을 보고, 위점막이 혈액에 의해 착색된 

소견을 보고, 소장 근위부에서도 혈성 내용물이 

확인되었다. 간(1503 g)에서 지방변화 및 창백함

을 보고, 비장(59 g)에서 창백함을 보며, 신장(왼

쪽: 165 g, 오른쪽: 187 g), 췌장(102 g) 등의 실

질장기에서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하였다.

의무기록상 응급실 도착 후 “04:13경 환자가 

신경질적인 반응(irritable) 보임(기도삽관된 튜브

를 제거하려 함)”이라는 기록이 확인되고, 이후 

촬영한 경부 측면 방사선 사진에서 삽관된 기

관튜브가 정상적인 위치(03:20경 촬영한 흉부 

방사선 사진상 확인되는 위치)를 벗어나 튜브의 

끝부분이 후두인두부위에 잘못 위치해 있는 것

이 확인되었다(Fig. 3). 또한, 응급실에서 중환자

실로 전실된 이후의 변사자 간호기록에서 지속

적인(05:00-13:00) 구강내 출혈 소견, 갑작스런 

혈압 감소, 혈압감소와 동반한 심박수증가, 핍

뇨 등이 확인되었다.

Fig. 2. Laceration and hemorrhage in the laryngophary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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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eck lateral radiogaph shows displacement of 
endotracheal tube-tip.

Ⅲ. 고 찰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일반적으

로 의료사고라고 부른다. 기존의 판례에서는 “의

료사고란 의사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

에서 환자의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의 전과정에

서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1,2). 이러한 의료사고로 인한 상호간의 다툼을 의료

분쟁이라고 한다3). 특히 환자의 사망과 관련된 의

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인규명을 위한 부검은 필

연적이다. 그러나, 저자들이 여러 사례를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부검이라는 과정은 사망자의 신체

에서 사인을 밝히는 데 주로 집중을 하기 때문에, 

사망자 신체에 대한 부검 및 검안이라는 행위만으

로는 사인과 의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사인 발생 경위에 대한 

다른 과정의 조사나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분쟁의 

경우, 이러한 조사나 검토는 의무기록을 통해서 이

루어 진다. 

증례1의 경우, 변사자의 부검에서 중등도의 지

방변화가 동반된 미세결절형 간경변을 보고, 간 

우엽의 오른아래쪽 표면에서 경피경간 담낭배

액관 삽입시 형성된 구멍을 보며, 이 구멍은 간 

우엽을 수평하게 지나는 통로(경피경간 담낭배

액관이 지나며 형성된 통로, 직경 약 0.2 cm)로 

이어지고, 이 통로는 간 우엽의 뒷쪽으로 이어

져 뒤쪽 간표면을 뚫은 뒤, 배안 공간을 지나

서, 다시 담낭의 오른쪽 표면을 뚫고 담낭 안으

로 이어지는데, 간 내부 실질에서 이 통로와 수

직으로 교차하는 간정맥(직경 0.1-0.2 cm 크기)

이 손상된 소견을 보며, 배안에서 응혈(주로 간 

우엽 아래쪽에 부착)을 동반한 다량의 혈복강

(약 2300 ml) 소견을 보는바, 이는 치명적인 간 

혈관 손상의 소견으로 인정하여 변사자가 간 

혈관 손상 및 이로 인한 혈복강으로 인해 사망

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러한 간 혈관의 

손상이 경피경간 담낭배액관에 의해 발생한 것

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의무기록(의

사의 경피경간 담낭배액술(PTGBD) 처치기록) 

중에서 “방사선 투시하에 간을 경유하여 담낭

을 천공하여 철선(hair wire) 삽입후 덮개관

(sheath, 5 French) 삽입시 간과 담낭벽 사이에서 

상당한 저항이 걸림. 안내 철선(G/W) 삽입후 

배액관(8.5 French)을 삽입함.”이라는 내용이 확

인됨에 따라, 사인으로 판단한 간 혈관의 손상

이 경피경간 담낭배액관 삽입술 시행시 시술 

합병증의 형태로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판단할 

수 있었다. 

증례2의 경우, 변사자의 머리부위 뒤통수부위

에서 표피박탈을 보고, 표피박탈부위 하방의 머

리뼈(뒤통수뼈, 마루뼈 뒤쪽부위 등)에서 다수

의 골절선을 보며, 뇌에서 경막하출혈, 지주막

하출혈을 보고, 대뇌 앞쪽에서 뇌좌상을 보는

바, 머리부위 뒤쪽에 작용한 외력(전도 등)에 

의한 두부손상의 소견으로 인정되어 외견상 이

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이 우선 추정되었으나, 

의무기록에 대한 검토를 시행해 본바, 응급실 

도착(03:05) 직후 변사자의 생체활력징후, 동공

반응 등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확인되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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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담당의사의 치료 계획에도 수술적 치료가 

아닌 보존적 치료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변사자의 두부 손상이 단시간 안에 사망에 이

를 정도의 치명적인 손상이라 단정할 수 없다

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아울러 응급실 도착 

후 “04:13경 환자가 신경질적인 반응(irritable) 

보임(기도삽관된 튜브를 제거하려 함)”이라는 

기록이 확인되고, 이후 촬영한 경부 측면 방사

선 사진에서 삽관된 기관튜브가 정상적인 위치

(03:20경 촬영한 흉부 방사선 사진상 확인되는 

위치)를 벗어나 튜브의 끝부분이 후두인두부위

에 잘못 위치해 있는 것이 확인되며, 응급실에

서 중환자실로 전실된 이후의 변사자 간호기록

에서 지속적인(05:00-13:00) 구강내 출혈 소견, 

갑작스런 혈압 감소, 혈압감소와 동반한 심박수

증가, 핍뇨 등이 확인되고, 부검 소견상 후두인

두부위 오른뒤쪽에서 열창(약 3.7 cm)을 보고, 

이에 동반된 주위 연부조직출혈을 보며, 위에서 

약 420 ml의 혈성액, 소장 근위부에서도 혈성 

내용물을 보고, 일부 장기(폐, 간, 비장 등)에서 

창백함을 볼 수 있어, 후두인두부 열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가 두부 손상보다 더욱 치명적이

었을 가능성 있기에 변사자의 사인은 두부손상

을 입은 상태에서 후두인두부 열창부위에서 지

속적인 출혈이 진행되어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목부위의 측

면 방사선 사진에서 기도내 삽관된 기관튜브의 

끝부분이 제 위치를 벗어나 부검시 확인된 열

창이 있던 부위에 위치해 있음이 확인됨에 따

라 이러한 열창이 기도삽관 등과 같은 의료행

위나 환자에 의한 튜브 발관 시도행위와 연관

되어 일어났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위 두 증례에서도 보듯이 의료사고 사망 사건에

서 단순한 부검 소견만으로는 사인을 유발한 행위

나 사건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해

당 사건의 의료기록에 대한 면 한 검토를 통해서 

변사자의 사망을 유발한 원인이나 기전이 무엇인

지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단서 및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사고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부검 전에 반드시 의무기록, 특히 환자에게 시행된 

직접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기록들(의사 처치기록, 

수술기록, 마취기록, 간호기록 등)을 확보하여 검

토 후 부검에 임한다면, 정확한 사망상황 및 사망

기전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비록 

부검 전에 입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사진 또

는 유가족을 통해서 부검 이후에도 의무기록들을 

확보하여 부검소견과 함께 검토하는 노력이 꼭 필

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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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dicolegal autopsy is a vital tool for obtaining reliable injury mortality data. This study statistically 

analyzed data obtained from medicolegal autopsies performed in Korea in 2014 under the age of 10 

years. Of the 66 unnatural deaths, 42.0% were determined to be homicidal deaths, 20.0% accidental, 4% 

undetermined and none were suicidal death. Of the total number of unnatural deaths, 27.3% were 

asphyxiation, trauma related death for which falling down accounted for 46.7%. The predominant cause 

of asphyxiation was smothering(50.0%).

Key words : Autopsy, Cause of death, Preteen, Statistical data interpretation, Korea

Ⅰ. 서론

소아가 성인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지속적

인 성장과 발달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소아의 

사망원인은 성인의 그것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국 내에서 소아사망에 대한 여러 연

구가 있어왔으나 법의부검 내에서 소아사망에 

대한 사인분석이 면 히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소아사망 중 병사 및 불

명을 제외한 외인사에서 소아 사망의 원인을 

분석하여 성인 외인사와 다른 소아사망의 특징

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2014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립과학

수사연구원 및 관학협력관계에 있는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서 시행된 법의부검 5,324 예 중 

10세 미만의 사망 170례를 분석하였다. 이중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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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불명사례를 제외한 66 예를 분석 대상으

로 하였다. 사망의 종류는 부검 당시의 사건 의

뢰 내용과 부검 소견을 종합하여 부검을 시행

한 법의학자의 판단에 따라 가장 가능성이 있

는 결론을 도출하여 외인사를 구별하였다. 분류

된 외인사는 다시 자살, 타살, 사고사로 분류하

였고, 외인사로 인정은 되나, 자･타살 및 사고

사의 구분이 불가능한 사례에서는 불상

(undetermined)으로 하였다. 외인사는 전통적 방

법을 준용하여 손상사, 질식사, 익사, 중독사, 

온도 이상에 의한 사망, 감전사, 기아, 유기에 

의한 사망, 의료행위에 의한 사망 및 아나필락

시스에 의한 사망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외인

사로는 인정되나, 사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사인불명(unknown cause of death)으로 하

였다. 나이는 신생아(neonatal period, 사산아를 

포함하여 생후 1개월 미만), 영아(infancy, 생후 

1개월-1세 미만), 유아(preschool, 2-5세), 학령기

(prepuberty, 6-9세)로 세분한 후 사망의 종류별

로 분류하였다. 

Ⅲ. 결과

1. 연령에 따른 소아 외인 사망

66 예의 외인사 가운데 자살은 없었다. 연령

에 따라 외인사를 분류해보니 영아(1개월~1세 

미만) 19 예 28.8%, 유아(preschool, 2-5세) 18예 

28.8% 순으로 많았으나 신생아, 영아, 유아 및 

학령기의 분포는 비교적 고른 분포로 나타났다. 

신생아기의 사망의 종류는 모두 타살로 다른 

시기와 특이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모두  출

생 직후 추락, 둔력, 예기에 의한 손상 각 1례

와 유기되거나 유기된 후 부패된 채 발견되어 

정확한 사인구분이 불분명한 사인불명 사례이

거나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경우였

다. 영아의 경우는 절반이상이 사망의 종류가 

사고사이며 타살의 경우가 42.1%에 이르렀다. 

반면 유아는  타살이 12 예(66.7%)로 조금 더 

많았으며 학령기에서도 타살이 8예(53.3%)를 차

지하였으며 이는 전체 10세 미만에서 외인사의 

사망의 종류에서 타살이 평균적으로 63.6%에 

비해 낮았다(표 1 참조). 

2. 외인사의 분류

외인사  66 예 중 질식과 손상에 의한 사망

이 각각 18 예, 15 예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

였다. 이중 질식과 손상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

세히 기술하기로 하겠다. 그 뒤로는 온도이상에 

의한 사망이 그 뒤를 이었으며 대부분은 화재

사였다. 화재사 중 6례는 타살인데 그 중 일부

는 부모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발생한 사례이다. 

또한 사망의 원인을 분류하기 어려운 불명의 

사례는 모두 9 예로 그 중 7 예가 신생아를 유

Homicide Accident Undetermined Subtotal
Total

M F M F M F M F

Neonate 7 7 0 0 0 0 7 7 14(21.2%)

Infant 5 3 7 2 0 1 13 6 19(28.8%)

Preschool 3 9 5 0 1 0 9 9 18(27.3%)

Prepuberty 3 5 1 5 2 0 5 10 15(22.7%)

Subtotal 18 24 13 7 3 1 34 32 66(100%)

% 42.9 49.1 65 35 75 25 51.5 48.5 　

Total 42(63.6%) 20(30.3%) 4(6.1%) 66(100%) 　

표 1. 연령에 따른 소아 사망의 종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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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거나 유기한 후 부패되어 발견된 사례이다. 

중독에 의한 사망의 경우 3 예가 CO 중독에 

의한 사망이었으며 2예는 약물에 의한 사망으

로 모두 양육자에 의한 살해 후 자살 같은 사

망이거나 시도한 경우였다(표 2 참조).

3. 질식사의 분류 

질식은 모두 18 예로 절반인 9예가 비구폐색

에 의한 질식이었다. 그중 7 예가 타살이었으며 

2예는 영아로 모두 침구나 엎어서 재운 경우였

으며 영아급사증후군과 감별이 필요한 사례였

다. 기타로는 기도폐색, 압착성질식, 체위성질식

의 가능성이 높은 사례이고 모두 사고사로 분

류되었다. 7 예의 타살 모두 양육자에 의해 발

생하였다(표 3 참조).

4. 손상사의 분류

손상에 의한 사망의 경우 모두 15 예로 추락/

낙상에 의한 사망이 7예로 가장 많았으며 둔기

에 인한 사망이 5예로 그 뒤를 이었다. 추락 및 

낙상 중 사망의 종류가 사고사인 경우가 4 예

로 모두 영아이거나 학령기인 반면 타살의 경

우는 신생아와 영아의 경우였다. 반면 둔력에 

의한 손상은 2 예가 타살이며 모두 양육자에 

의해 발생하였다. 3 예가 외인사이기는 하나 사

망의 종류를 분류하기 어려운 불상

(undetermined)에 해당하는 사례였다(표 4 참조).

Cause of death
Homicide Accident Undetermined Subtotal

Total
M F M F M F M F

Trauma 3 4 3 2 2 1 8 7 15(22.7%)

Asphyxia 5 8 5 0 0 0 10 8 18(27.3%)

Drowning 1 1 2 1 1 0 4 2 6(9.1%)

Poisoning 2 3 0 0 0 0 2 3 5(7.6%)

Thermal injury 2 4 3 2 0 0 5 6 11(16.7%)

Medical procedures 0 0 0 2 0 0 0 2 2(3.0%)

Unknown 5 4 0 0 0 0 5 4 9(13.6%)

Subtotal 18 24 13 7 3 1 34 32 66(100%)

% 42.9 51.1 65 35 75 25 51.6 48.4 　

Total 42(63.6%) 20(30.3%) 4(6.1%) 66(100%) 　

표 2. 외인사에서 사망의 종류, 성별에 따른 사망원인 분류

Cause of death
Homicide Accident Undetermined Subtotal

Total　
M F M F M F M F

Stangulation 3 3 0 0 0 0 3 3 6(33.3%)

Smothering 2 5 2 0 0 0 4 5 9(50%)

Others 0 0 3 0 0 0 0 3 3(16.7%)

Subtotal 5 8 5 0 0 0 10 8 18(100%)

% 38.5 61.5 100 0 0 0 55.7 53.3 　

Total 13(72.2%) 5(27.8%) 0 18(100%) 　

표 3. 질식에서 사망의 종류, 성별에 따른 사망원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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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 of death
Homicide Accident Undetermined Subtotal

Total
M F M F M F M F

Blunt force injury 0 2 0 0 2 1 2 3 5(33.3%)

Sharp force injury 1 0 0 0 0 0 1 0 1(6.7%)

Traffic injury 0 1 0 1 0 0 0 2 2(13.3%)

Fall down 2 1 3 1 0 0 5 2 7(46.7%)

Subtotal 3 4 3 2 2 1 8 7 15(100%)

% 42.9 57.1 60 40 66.7 33.3 53.3 46.7 　

Total 7(46.7%) 5(33.3%) 3(20.0%) 15(100%) 　

표 4. 손상사에서 사망의 종류, 성별에 따른 사망원인 분류

Ⅳ. 고찰

법의부검이 이루어진 소아사망의 가장 큰 특

징은 외인사 중 자살이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2014년 법의부검내 소아사망에서 자살은 없었

으며 이는 이전 연구와도 일치하는 소견이다
1~2).   소아 외인사 사망의 또 다른 특징은 타

살의 비율이 성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 있다. 

일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4년은 외인사의 경우 10세 미만의 

소아에서 0세 영아의 경우 운수사고가 인구 10

만명당 1.7명, 타살(유기 등)이 1.4명 순이었으

며 1~9세의 경우 운수사고 1.2명, 타살은 0.9명

으로 많다는 결과에 비해3) 부검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사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타살이 의심되

는 경우에 시행되는 특징으로 판단된다. 성인과 

비교해보면 성인의 경우 손상과 관련된 사망이 

외인사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비해 소아의 

경우 질식사가 외인사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

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또

한 신생아기에서 타살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

았는데 이는 법의부검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도 일치한다1~2). 전체 10세미만의 소아사망 중 

신생아살은 7%를 차지하며 전체 인구 사망의 

종류 중 타살에서 1% 가량을 차지하지만 신생

아기와 영아기가 10세 미만의 타살 중 절반가

량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으며 신생아기의 사망

이 2/3 가량을 차지하고, 신생아기의 타살은 주

로 양육자, 그중 친모에 의해서 가장 많이 발생

하였다. 신생아, 영아 사망이 주로 미혼의 준비

되지 않은 엄마에 의해 발생하는 다른 연구와 

일치한다4). 

본 연구는 부검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법의학자들이 부검 후 결정한 사인 및 사망

의 종류에 의존한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검시檢

視)의 단계에서 법의학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한

계가 있고 수사 종료 후 수사 결과를 회신 받

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 검시제도의 한계로 

인해 증례의 한계가 있으나 부검이 이루어진 

사망에 대한 법의학자들의 평가에 기초한 연구

이기 때문에 사망의 평가에 있어서는 다른 사

인에 관한 통계들보다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진 

분석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소아사망의 사례 자

체가 성인에 비해 그 수가 적고 그 기간이 짧

아 본 연구의 한계점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비교적 긴 기간 동안의 소아사망 및 소아

사망에 있어서 외인사의 특징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으며 이러한 연구의 지속적인 축적은 국

민 보건 향상의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

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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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e Review of Traditional Herbal Medicine-induced Liver Injury 

with an Autopsy Case Report: Acute Toxic Hepatitis

Jong Hyeok Park, Yu-Ho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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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Examiner’s Office, National Forensic service

ABSTRACT

Traditional herbal medicine is widely used in Korea. Adverse effects like a hepatotoxicity of herbal 

medicine have occurred in succession, but, they are considered relatively safe for the general public. In 

this study, we report an autopsy case of acute toxic hepatitis related with traditional herbal medicine, and 

reviewed literatures of traditional herbal medicine-induced liver injury. The deceased took traditional 

herbal medicine for weight loss, and the jaundice was manifested, and She was expired from hepatic 

failure by acute toxic hepatitis. On review of literature, traditional herbal medicine was major cause of 

toxic hepatitis and fulminant hepatic failure. And there were underlying liver disease in 4 death cases.

Key words : hepatitis, herbal medicine, adverse effect, autopsy 

Ⅰ. 서론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한약재는 안전하고 부

작용이 없다고 인식되어져 있으며 이러한 한약

재들은 대부분 서양의학과 같은 체계적인 독성

실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작용은 정

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법의학 실무에서도 한약

이나 민간약물 등을 복용한 후 사망한 증례들

을 간혹 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과수에

서 부검한 한약 복용과 관련된 사망 1증례를 

보고하고, 한약 및 생약 복용과 관련된 간손상

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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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증례
1. 사건 개요

변사자는 2∼3개월 전부터 한약국에서 조제

한 다이어트 약을 복용해오던 중, 17:00경 자택 

거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하여 119

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18:00경 119구급차로 

종합병원으로 후송하여 검사한 결과 간수치가 

높아 지역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 하여 같은 

날 23:30경 대학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역시 

간수치가 높아 치료가 어렵다고 하여 다음 날 

01:00경 다른 대학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 중, 

2일 후 13:28경 사망하였다. 

2. 부검 소견

키 164 cm, 몸무게 66 kg으로, 시강은 무릎관

절까지 확인되고, 시반은 주로 몸 뒤쪽에 형성

되어 있었다. 전신 피부, 좌우 눈꺼풀결막, 입안

점막에서 황달 소견을 보였고, 오른목빗근부위

에서 봉합자국, 목덜미부위 왼쪽에서 작은 생채

기, 복장부위에서 국소적인 피내출혈, 왼넓적다

리앞부위 가쪽에서 여러 곳의 국소적인 멍 외 

전신에서 특기할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내부검

사 상, 기도에서 삽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막손상을 보였고, 복장뼈, 왼갈비뼈 2∼5번, 

오른갈비뼈 5번에서 심폐소생술에 의한 손상으

로 추정되는 골절을 보였으며, 심장의 무게는 

402 g으로 경한 심비대 소견을 보였고, 간에서 

미만성 괴사 소견, 담낭에서 담석 외 내부장기

에서 특기할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1). 

3. 의무기록 요약

19:26경 황달, 구역, 구토를 주소로 종합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2달 전부터 한약국에서 

살 빼는 한약 먹은 후 황달 생겨 황달약을 다

시 처방받아 먹었으나 호전 없었고 보름 전부

터 다시 증상 심해졌다. 내원 전날부터 계속 자

려는 모습 보였으며 내원일 오후 구역, 구토 호

소하여 내원하였다. 환자 술집을 해서 하루에 

소주 3-4잔씩은 마셨다. 내원 당시 의식상태는 

졸린 상태, 활력징후는 혈압 127/82 mmHg, 맥

박 82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6°C이었다. 

혈액검사에서 T-bilirubin 30.37 mg/dL, AST/ALT 

1107/681 U/L으로 독성간염으로 인한 간부전 

등으로 판단하고 duphalac 관장을 시행하였고, 

간이식 등의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으로 전원하

였다.

23:37경 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의식

상태는 명료했고, 활력징후는 혈압 130/80 

mmHg, 맥박 119회/분, 호흡 22회/분, 체온 

36.6°C이었고, 혈액검사에서 T-bilirubin 25.26 

mg/dL, AST/ALT 968/706 U/L, ammonia 169 

µmol이었다. 보호자들이 이후 간이식 가능한 

병원으로 옮기기를 희망하여 다른 대학병원으

로 전원하였다. 

다음날 02:00경 다른 대학병원 응급실로 내

원하였다. 의식상태는 명료했으나, 점차로 의식

상태의 변화를 보였다. 내원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40/90 mmHg, 맥박 98회/분, 호흡 23회/

분, 체온 36.4°C이었다. 이후 수액/약물요법, 관

장 등의 처치를 하였다. 2일 후 00:12경 숨을 

잘 쉬지 못하였고, 00:49경 심정지로 심폐소생

술을 시행하였다. 혈액검사에서 AST/ALT 

1437/531 U/L, ammonia 406 µmol이었다. 이후 

환자상태 호전되지 않고, 13:28경 사망을 선언

하였다.

4. 검사소견 및 사인

간에 대한 조직학적검사에서 광범위 간괴사

(massive hepatic necrosis)로 진단되었다. 독성학

적 검사에서, 병원치료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진통제(tramadol)가 독성농도 또는 치

사농도 범위로 검출되는 외 기타 특기할 약물

이나 독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눈유리체액에 대

한 임상화학검사에서 간기능부전에 의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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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되는 creatinine의 증가 소견과 사후변성 

외 특기할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전신에서 황

달, 간에서 광범위 간괴사 소견을 보는바 간기

능부전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을 사인으로 고려

할 수 있고, 기타 전신에서 사인으로 우선될만

한 병변, 손상, 중독 등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

았으며, 의무기록의 임상경과를 종합하여, 독성

간염에 의한 간기능부전을 사인으로 추정하였다. 

Ⅲ. 고찰

국내외에 보고된 민간약물이나 한약 사용 후

의 부작용은 급성간염, 신병증, 부정맥, 호흡곤

란, 실신, 한약연고제에 의한 피부염, 천식과 같

은 알러지 반응, 납중독 등으로 구분된다.1

한약재 복용으로 인한 간염의 유병률은 서양

에서보다는 한약재나 민간요법이 흔한 중국이

나 일본, 한국에서 더 빈번히 나타난다. 서양에

서는 주로 한가지 약재만 단독으로 복용하기 

때문에 간염 발생시 원인 규명이 쉬운 반면, 우

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서 동시에 

복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이 되는 한약재를 

밝히기가 어려운 실정이다.2 우리나라에서는 한

의학이 서양의학과 더불어 치료의학으로 인정

받고 있으며, 질병치료를 위해서 상용 의약품뿐 

아니라 각종 한약재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어 왔

다. 그 외에도 지역문화에 따라 다양한 민간요

법이 전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완대체의학

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각종 보완대체요법

제 및 건강식품 등이 범람하고 있어 독성 간손

상의 빈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3 2004년에 발표된 독성 간손상에 대한 다기

관연구에서, 독성간염의 조발생률은 1,000병상

당 24.3명, 우리나라 전체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추정하였을 때는 2629.8명이었다.3    

약인성 간손상의 기전은 간독성을 예측할 수 

있는 내인성 간독소와 간독성을 예측할 수 없

는 특이반응으로 나눌 수 있다. 한약에 의한 내

인성 간독성의 주된 기전은 cytochrome p450 효

소체계에 의해 식물이 내포한 여러 가지 

alkaloids 성분이나 deterpenoids 성분이 대사되면

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반응성 대사 산물이 내

인성 간독소의 기전으로 간손상을 초래한다고 

한다. 특이반응으로 인한 간장애는 약물을 복용

한 사람 중 감수성을 가진 소수에서만 간장애

가 일어나는 것으로 그 주된 간손상 기전은 담

즙울체, 빌리루빈 대사이상, 간세포기능장애 및 

괴사, 면역학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1 특이

적 반응(idiosyncratic reaction)에 의한 독성간염

의 빈도는 약 1,000명 내지 10,000명당 1명 꼴

로 나타나며 각각의 특유한 양상으로 발생한

다.4 

독성간염의 면역학적 기전은 cytochrome p450

의 역할이 중요한데, 약물이 간에서 cytochrome 

p450에 의해 대사가 되면 대사산물이 항원으로 

작용하면서 면역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또한 대

사산물이 간내 단백질과 결합하여 새로운 항원

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면역학적 기전 때문

에 2차적인 형질막의 변화가 새로운 항원성을 

나타내어 인체의 면역체계와 반응하여서 약제 

중단 이후에도 병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 있으며 만성 경과를 밟게 되

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독성간염이 보존적 

치료만으로 좋아지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환자에서는 스테로이드가 병

의 경과를 단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4 독성간염 환자의 경우 임상경과

도 원인약제에 따라 각각 다양하여 예후에 대

해서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한약의 경우 다양

한 약제가 섞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한약

에 의한 독성간염의 경우 더욱 임상경과를 예

측하기가 어렵다.4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한약 및 생약 복용이 많아서 독성간염이 급성 

간염의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간염 

중 독성간염의 빈도는 2%에서 40%까지 연구자

마다 다양하게 보고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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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한 환자들만 대상으

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실제 독성간염의 빈도

는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4

독성 간염 76증례를 분석한 다기관 연구에서 

원인물질은 한약이 34례(44.7%), 한약재가 10례

(13.2%), 민간요법과 건강식품 19례(25.0%), 약

국 매약이나 의사처방에 의한 상용약이 12례

(15.8%)였다. 전체 76례 중 사망자는 2례로 1례

는 만성 B형 간질환에서 한약을 추가 복용한 

경우였고, 다른 1례는 결핵약제에 의한 독성간

염 상태에서 한약을 추가 복용한 경우였다.3 

급성 독성간염 159증례를 분석한 다른 연구

에 따르면, 원인물질은 한약이 66례(41.5%), 민

간약제가 54례(34%), 의사 처방약이 39례(24.5%)

였고, 민간약제는 봉삼 14례, 인진쑥 7례, 인삼 

6례, 칡 6례, 상황버섯 4례, 개소주 3례, 가시오

가피 3례, 녹용 2례였고, 감초, 당귀, 마황, 영지, 

작약, 하수, 헛개나무, 홍삼이 각각 1례였다. 의

사 처방약은 항생제 14례, NSAID 7례, 

azathioprine 2례, fluconazole 2례, itraconazole 2

례, ketoconazole 1례, alprazolam, chloropromazine, 

sulfasalazine 각각 1례였다. 사망한 경우는 2례 

있었는데, 1례는 B형간염에 의한 간경변증 환

자에서 경과관찰 중 한약을 복용하고 간부전으

로 진행한 경우이고, 다른 1례는 알코올간경변

증으로 propolis제제를 복용한 후 간부전이 발생

한 경우였다.4 

한약 및 건강식품에 의한 간손상 111례를 분

석한 연구에서는 간손상의 원인이 양약 46례

(41.4%), 건강식품 34례(30.6%), 한약 31례

(27.9%)였고, 건강식품의 종류는 인진쑥 4례, 옻

칠계 4례, 붕어즙 3례, 키토산 3례, 개소주 3례 

등이었다.5 

약물에 의한 급성 간손상은 약물 투여 후 3

개월 이내에 약물로 인한 간손상이 생화학적 

증명에 의해 이루어질 때를 말하며, 진단은 합

당한 임상증상과 간질환의 다른 원인(바이러스 

등)이 배제되었을 때 이루어지며, 또한 약물투

여를 중단시 호전되고 재투여시 나타나는 임상

반응으로 알 수 있다.2 한약물에 의한 장기손상

이라는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몇가지 중요한 

진단요건이 필요하다. 우선 시간적인 명확한 선

후관계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반드시 한약에 

대한 폭로가 있은 후에 질병의 발생이 이루어

져야 하며, 또 한약물의 복용을 중단했을 때의 

반응과 다시 신중한 재복용으로 인한 반응 등

을 고려하여 한약물에 의한 장기손상인지 아닌

지를 결정하여야 한다.6

한국과 중국 및 일본에서 간손상을 일으킨다

고 보고가 되어 있는 한약재로는 오미자, 

Mistletoe, 길초근, Skullcap, Senna, Jin Bu Huan, 

마황 등이 있다. 한약재 복용으로 인한 간염 17

례를 분석한 연구에서 환자들은 사군자탕, 육군

자탕, 삼령백출산, 삼출건비탕, 보중익기탕 등의 

보익제를 복용하였고, 상기 다섯가지 보익제의 

성분은 주로 인삼, 백출, 감초, 복령으로 조성되

어 있고, 이 외에도 진피, 반하, 황기, 시호, 승

마, 맥아, 후박, 지실 등이 첨가된다. 간손상은 

그 원인을 밝히는데 있어서 단독으로 복용할 

때 정확하게 알 수 있으나, 한약재 복용으로 인

한 간손상시는 여러 가지 약제가 들어가므로 

원인을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중국이나 국내

의 한의학 서적에도 약재로 인한 부작용에 간

손상을 들고는 있으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

지 않았다.2 

전격성 간부전은 선행하는 간질환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바이러스나 약물 등에 의한 급성 

간손상으로 인하여 간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여, 간성뇌증, 뇌부종, 순환기 및 신장 

장애, 혈액응고 장애, 저혈당 및 각종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등 여러 합병증을 동반하여 사망

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 질환이다. 임상적 경과

에서 황달이 발생한 후 간성뇌증이 2주 이내, 

혹은 2주에서 3개월 사이에 발생하느냐에 따라 

전격성 간부전과 아전격성 간부전으로 나누며 

이러한 간성뇌증을 동반할 경우에는 집중적인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은 40-80%로 

매우 높다. 한국인의 전격성 간부전 60례를 분



219

석한 연구에서 원인인자는 약물이 25례(41.7%), 

바이러스 감염이 24례(40.0%), 자가면역성 간질

환이 2례(3.3%), 윌슨씨 병, 급성 임신성 지방

간, 화상 및 수술 후에 생긴 경우가 각각 1례였

고, 원인 불명은 5례(8.3%)였다. 약물에 의한 25

례 중 한약 및 민간요법에 의한 경우가 12례로 

전체 60례 중 20%를 차지하였고, 그 외 결핵약, 

버섯, 아세트아미노펜, NSAID, 알코올 등이 있

었다. 민간요법 및 한약제에 의한 경우는 주로 

특이 약물반응에 의해 간부전이 발생하여 예후 

또한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한 경우보다 나쁘다

고 알려져 있다.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약이나 생약에 

의한 간손상은 간염이나 간부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부검실무에서 이와 관련된 

사망을 종종 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약재 등은 사후 독성학적 검사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간에 대한 육안 및 

조직학적 검사에서도 비특이적인 병변을 보이

므로, 그 원인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

로, 이러한 사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어떤 약

물을 복용하였는지, 임상증상과 약물복용 사이

의 시간적 선후관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철

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분석된 사망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간에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사망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므로, 약물복용 전 

간의 기저질환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 또한 

필요할 것이다.

Fig. 1. Diffuse necrosis in the l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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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Forensic Medicine in Organ Transplantation of the Brain-Dead Patient Related to 

Unusual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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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rgan transplantation is a well-known result of modern medicine, and is widely used in the treatment 

of many disease or disorder.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of performing transplantation and a 

permissible range in case of brain-dead patient related to unusual death. Medical examiners can do a role 

of arbitrator between investigative agency and clinicians by participating in the step of transplantation 

approval. In this study, we present 3 cases that were brain-dead patients, and related to unusual death, 

and we participated in the decision on whether the autopsy was performed or not and the permissible 

range of organ transplantation, and review the role of forensic medicine in this issue. 

Key words : Transplantation, Brain Death, Unusual Death, Forensic Medicine

Ⅰ. 서론

장기이식은 각종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있

는 장기를 대체함으로써 장기의 기능을 회복하

고 나이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현대의학의 주요 성과 중 하나이다. 장기이식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식

할 장기의 상태로써 최적의 상태로 이식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법의부검 실무의 측면에서 

변사자의 장기이식은 사인 판정 및 사고 상황

의 추정에 간섭현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시행 여부 및 범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

가 있으며, 최적의 장기이식을 위한 임상의학적 

조건은 법의학 측면에서는 시간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어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한해 동안 원주지역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아 장기이식을 계획 

중인 뇌사자에 대한 검안을 통해 부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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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및 장기이식 범위에 대한 판정을 시행한 

3건의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그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증례

1. 증례 1

 변사자는 52세 남자로 왼위팔과 목부위 통증

을 주소로  OO 의원에서 2주간 치료를 받아왔

으며, prolotherapy 진행예정으로 경추부위에 척

추마취로 리도카인 주사 중 창백해지며, 의식변

화 나타났고, 직후부터 인공소생술 시행하며,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생체징후는 회복

되었으나, 의식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뇌 

전산화단층촬영상 저산소성뇌손상 확인되었고, 

이후 중환자실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뇌사판정 받은 상태였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부검 필요여부 및 장기이식 

범위에 대한 판정 요청을 받고 병원기록 일체

를 전달받아 검토 후 ‘피해자의 경추부위 시술 

중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뇌사상태에 이르

렀으며, 이와 관련하여 얼굴과 머리부위(각막 

제외), 목부위 및 등부위(척주부위)는 부검을 통

한 사인 판정을 위해 보존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되고, 그밖에 간조직, 콩팥조직, 각막조직, 양

쪽 팔부위 및 양쪽 다리부위는 장기 및 조직 

기증에 활용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후 장기적출 시행 

전 수술실에서 외표검사를 시행하였고, 장기이

식 과정을 참관하였으며, 간, 양쪽 콩팥, 각막, 

골격, 인대, 혈관 등을 채취한 후 부검이 의뢰

되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증례 1 변사자 부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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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소견상 간과 콩팥의 이식을 위해 가슴과 

배부위를 십자로 절개하고 봉합한 상태이며, 팔

과 다리에서 골격, 인대, 혈관 조직 등을 채취

를 위해 절개 후 봉합한 상태이고, 각막 이식후 

눈꺼풀을 꼬맨 상태이며, 배안의 장기를 적출한 

상태였다. 경추 3번과 4번 사이 가시돌기 왼쪽

부위에서 주사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소

적인 근육간출혈을 보고, 주사침 삽입부위 높이

의 경수에서 국소적인 경막하출혈을 보며, 경수

의 전반적인 연화 및 괴사를 보았다. 뇌 전반에 

걸친 부종 및 연화를 보고, 뇌간부위에서 점상

출혈을 보며, 그밖에 특기할 손상이나 질병을 

보지 못하였다. 이상의 소견으로부터 경추내로 

약물을 주사하는 시술 도중 발생한 경수손상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정하

였고, 본래 약물이 투여되어야할 위치인 경추와 

경막 사이가 아닌 경막 내로 약물이 주사되어 

경수손상 및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하였을 것

으로 추정하였다. 

2. 증례 2

변사자는 57세 남자로 노상에서 의식이 저하

된 상태로 행인에 의해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병원에서 시행한 검

사상 머리뼈 골절 및 경막하출혈이 확인되었으

며,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뇌사상태에 이르렀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병원을 방문

하여 외표검사 및 병원기록 검토를 시행하였고, 

외표검사상 머리 오른마루부위 뒷면에서 표피

박탈을 보고, 그밖에 병원치료 과정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 이외에 특기할 손상을 보

지 못하였고, 병원기록상 머리부위 손상 이외에 

특기할 손상이나 질병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얼굴과 머리부위는 부검을 통한 사인 판정을 

위해 보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밖에 

간조직과 콩팥조직은 장기 기증에 활용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

였고, 이후 간과 양쪽 콩팥에 대한 장기이식이 

이루어진 후 부검이 의뢰되었다(그림 2 참조).

부검소견상 간과 양쪽 콩팥 적출을 위해 배

부위를 절개 후 봉합한 상태였고, 배안의 장기

를 적출한 상태였다. 외표검사상 오른마루부위

의 표피박탈을 보고, 내경검사상 마루부위, 이

마부위 및 양쪽 관자부위에 걸쳐 피하출혈을 

보며, 마루뼈에서 시작하여 이마뼈에 이르는 선

상골절을 보고, 왼대뇌반구에서 45 g 정도의 경

막하출혈을 보며, 뇌에서 고도의 부종을 보고, 

양쪽 이마엽 극부위와 양쪽 관자엽 극부위에서 

좌상을 보며, 교뇌에서 점상출혈을 보았다. 이

상의 소견으로부터 변사자의 사인은 머리손상

(경막하출혈, 뇌좌상, 머리뼈 골절 등)으로 판단

하였고, 머리의 마루부위 뒷부분에 외력이 작용

하여 표피박탈, 머리뼈 골절 및 경막하출혈을 

일으키고, 대측충격손상으로 뇌좌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전도 등의 상황에서와 같이 넓

그림 2. 증례 2 변사자의 부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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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면을 가진 물체에 머리를 부딪히며 발생한 

손상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3. 증례 3

변사자는 43세 남자로 당뇨병 및 정신지체 2

급의 병력이 있고, 건강검진차 방문한 OO 복지

원 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

로 이송되었고, 인공소생술 중 기도삽관시 입안

에서 빵 성분의 물질이 다량 확인되었고, 뇌 전

산화단층촬영상 저산소성뇌손상이 확인되었으

며, 뇌사판정을 받았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병원을 방문

하여 외표검사 및 병원기록을 검토하였고, 외표

검사상 치료와 관련된 상처 이외에 특기할 손

상이나 질병을 보지 못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음식물(빵 추정)에 의한 기도폐색성 

질식사(chocking)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와 관련하여 부검 시행 없이 장기기증이 이루

어져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후 간, 양쪽 콩팥, 각막, 심장 판

막, 피부, 혈관 등에 대한 장기기증이 이루어졌

으며, 부검은 시행되지 않았다. 

III. 고찰

장기이식(organ transplantation)은 어떠한 질병

이나 사고로 인해 손상이 생겨 기능이 떨어지

거나 소실된 장기를 대신하기 위해서, 신체 내

의 장기를 다른 부위로 옮기거나 타인에게서 

받은 장기를 병든 장기 대신 옮겨 넣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자신의 장기를 자기 자신에게 

이식하는 경우를 자가 이식(autotransplantation,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하며, 타인의 장기

를 이식하는 경우는 동종 이식(allogeneic 

transplantation)이라고 한다. 또한 살아 있는 사

람이 기증하는 경우를 생체 이식이라고 부르며, 

뇌사자가 기증하는 장기인 경우는 뇌사자 이식

(deceased donor transplantation, cadaveric donor 

transplantation)이라고 표현한다.

장기 이식이 이루어지는 장기로서는 신장, 간

장, 췌장, 췌도, 소장, 심장, 폐, 조혈모세포 등

이 있으며 골, 인대, 피부, 혈관 등의 조직들도 

가공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 중 기증자가 살

아 있을 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뇌사 상태 

혹은 사후에 기증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고,  살아 있을 때에 기증이 가능한 장기는 

신장(정상 신장 2개 중 1개), 간(기증자의 의학

적 허용이 가능한 범위 내), 조혈모세포(기증자

의 의학적 허용이 가능한 범위 내)이고, 뇌사 

상태에서 기증이 가능한 장기는 신장, 간장, 췌

장, 심장, 췌도, 소장, 폐, 각막 등이며, 사후 기

증이 가능한 장기는 각막 및 각종 인체조직이 

있다.

뇌사자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장 

많은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대상이며, 임상의

학분야에서는 본인 및 가족의 동의하에 장기기

증을 진행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그러나 이들 뇌사자가 불의의 사고로 뇌사

에 빠지게 된 경우 부검 등의 사후검사가 필요

하게 되며, 일반적인 부검술식상 장기기증의 대

상이 되는 모든 장기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져

야 하므로, 장기기증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국내의 경우 부검시행 및 장기적출의 결정권이 

검사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시급을 다투는 상

황에서 정확한 판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법의학적 지식을 

토대로 부검필요 여부 및 장기기증의 범위를 

결정해 주는 일은 수사기관 및 임상의학 관련

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세 개의 증례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는 경우였다. 첫 번째 증례의 경

우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증례로써 일반적으로 

의료사고는 시술 및 수술 과정의 실수, 마취 및 

투약 과정의 문제, 질병에 대한 적절한 관리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사망의 과정에 작용할 수 있

는 바 일반적인 부검을 시행하여도 사인 및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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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과오 여부 판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소개된 증례의 경우 시

술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장기이식의 대상이 되는 장기가 시

술 및 사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장기들

이었던 점으로 장기이식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었고, 부검을 통한 사인규명에도 어려움이 없

었다. 두 번째 경우는 병원기록상 머리부위 손

상으로 인한 사망이 추정되었으나, 손상이 발생

한 원인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이 필요한 경우

였다. 이 경우 사인으로 작용한 머리부위의 손

상 이외에도 인체의 다른부위에 사고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다른 단서가 있는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으며, 외표검사 및 병원기록상의 영

상검사 등을 통해 다른 부위의 손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장기이식 범위에 대한 판정을 시행하

였고, 그러나 사고상황에 대한 조사상 뇌를 비

롯한 머리부위에 대한 정 한 검사가 필요하였

기에 부검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정하

였다. 세 번째 증례의 경우 음식물에 의한 기도

폐색성 질식사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인공소생

술 과정에서 기도 내의 음식물은 제거된 상태

였으며, 병원기록상 사망원인에 대한 판정에 어

려움이 없었고, 그밖에 범죄와의 연관성을 의심

할 만한 상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부검

을 통해 추가로 확인할 만한 사항이 없는 것으

로 보아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

하였다.

이와 같이 장기이식의 대상이 되는 변사자에 

대해 장기이식 전에 법의관이 관여하여 부검시

행의 필요성 여부 및 장기이식의 범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수사기관 및 임상의사들

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법의관에게도 도

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장기이식을 마치고 부검이 의뢰되면 장기이

식을 위한 절개 및 장기적출로 인해 간섭현상

이 발생하여 부검소견 판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장기이식이 이루어지기 전에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판정이 가능

하며, 필요하다면 장기이식 과정을 참관하며, 

내부장기의 이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환자를 진료한 임상의사와의 직접적인 면

담을 통해 병원기록상 확인되기 어려운 사항들

을 직접 파악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병

원 입원시 채취된 혈액 샘플을 제공받아 사후

검사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높아지게 된다.

미국의 경우 변사사건과 관련된 모든 죽음에 

대해 법의관이 부검 시행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따라서 장기이식의 대상이 되는 뇌사자

에 대해서도 법의관이 장기이식 시행여부의 판

정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국내 여건상 미국

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

겠으나, 이 과정에 법의관을 비롯한 법의학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하는 일은 반드시 필

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장기이식의 특성

상 시간을 다투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점

으로 검안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24시간 대기

하고 있는 검안팀이 연락을 받고 병원을 방문

하여 사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 경우 사망

진단서 발급은 임상의사의 역할이겠으나, 법의

학적 관점에서 소견서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으며, 소

견서의 양식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한편으로, 법의학 영역에서 호주 등 일

부 선진국을 필두로 하여 부검 후 사후 기증이 

가능한 장기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노력이 진행

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계획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와 같은 장기기증 절차 

및 시설이 마련된다면 뇌사자에 대한 부검여부 

및 장기기증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와 함께 연

계하여 보다 효과적인 장기기증 시스템이 마련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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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DNA 정보를 활용한 미제사건 해결체계 구축

임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유전자과

033-902-5721

neobios@korea.kr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1. ~ 2015.12.

Ⅰ. 연구개발의 핵심 

   - 미제사건 현장증거물 DNA의 추가 분석 및 재분석 시행

   - PNA-FMCA방법을 이용한 새로운 ABO 유전자형 분석법 개발 및

PNA-MA방법을 이용한 mtDNA HV1/HV2 스크리닝 키트의 활용방안

연구

   - A-STR 마커 확장을 위한 한국인 1,000명 집단 대립유전자 빈도 연구

   - 강화형광기판 이용 인체분비물 식별용 유전체마커 검출기술 개발

     (중앙대학교 위탁) 

Ⅱ. 연구개발의 배경 

   - DNA DB법 시행(2010.7.26.) 이전에 분석되었던 미제사건 현장증거물 

DNA프로필에 대한 추가분석 및 재분석 필요.

   - 새로운 A-STR 확장에 대비한 분석키트의 유효성 검토 및 한국인 집단에

대한 유전학적 연구 수행으로 향후 DNA-DB 마커 확장 등에 대비.

   - PNA-FMCA법을 이용하여 저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에 범인의 ABO혈액

형을 분석하고, mtDNA HV1/2 변이를 분석하여 신속한 수사에 기여.

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한국인 1,000명에 대한 대립유전자 빈도는 국과수와 대검에서 운영하는

DNA DB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예정임.

   - 2000년대 초반부터 구축된 미제사건 현장증거물 DNA프로필을 업그레

이드함으로써 개별적 재분석에 따른 시간적, 비용적 낭비를 없애고, 

추후 미제사건 해결의 기초를 마련함.

   - 새로운 ABO 유전자형 분석법 개발로 긴급 사건에 대한 초기 수사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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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래 기대효과 

   - 미해결 사건 해결을 위한 다양한 포렌식 DNA 정보의 분석으로 대 국민

치안서비스 향상 및 세계 법과학을 선도할 수 있음.

   - PNA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술개발은 법과학 외 의료 및 생명과학 등

타 분야에도 활용 가능함.

   - 주요 연쇄 사건 및 강력 사건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수

있음.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Lim et al., Analytical Science & Technology,
2014, 27(3), 147-152

 Kim et al., International  Journal of Legal medicine, 2014, 128(5), 
745-746

 Yoo et al., Genes  & Genomics, 2014, 36(3), 355-363
 Lee et al., Legal Medicine, 2015, 17(5), 334-339
 정주연등, 한국과학수사회지, 2015, 9(3), 206-212
 Lim et al., Journal of Forensic Science, 

DOI: 10.1111/1556-4029.12864

특허

 PNA 프로브 및 형광융해곡선분석을 이용한 혈액형 판별방법, 
임시근 등 11명, 10-2014-006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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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코드를 이용한 증거물 위치추적 시스템, 박현철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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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미토콘드리아 과변이 부위 분석 및 법생물학적 적용을 위한 
NGS(Next-Generation Sequencing) 플랫폼 구축

이양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유전자과

033-902-5700

yhlee38@korea.kr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1. ~ 2015.12.

Ⅰ. 연구개발의 핵심 

   - NGS를 이용하여 대량의 인체 시료에서 미토콘드리아 과변이 부위를 기존 

방법에 비해 보다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 

  1.1. 이를 위하여 미토콘드리아 디엔에이 과변이 부위 분석용 high-throughput 

플랫폼 구축 

  1.2. 미토콘드리아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플랫폼 확립 

  1.3. 구축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방법을 기반으로 동･식물 종식별 방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Ⅱ. 연구개발의 배경 

   - 불상변사자, 실종아동, 독립유공자 및 대량 사상자 발생 시, 이들의 신

원 확인 및 가족 관계 확인을 위한 분석법 중 미토콘드리아 디엔에이 

염기서열 분석법이, 모계 추정 및 가족 관계 성립 여부 결정에 매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 또한, 사건 현장의 미량 시료, 손상된 

시료 등 핵 디엔에이 검출이 불가한 시료에서도 분석이 가능하고 다양

한 변이로 인해 연관되지 않은 개체를 구분할 수 있으며, 모계 유전되는 

특징을 활용한 계통학적인 연구가 가능함.

  2.1. 세월호 사건과 같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량재난사고 발생 시 

대량 시료에 대한 미토콘드리아 디엔에이 분석이 필요하나, 기존 염기 

서열 분석법을 통한 감정은 시간, 인력, 하드웨어적 한계가 있어 대량 

시료 분석 시, 여러 제한이 있음. 또한 heteroplasmy가 존재하는 경우, 결과 

해석의 오류가 생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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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미토콘드리아 디엔에이 염기서열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절감과

인력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요구됨.

  2.3.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방법은 단시간에 대용량 염기서열을 생성하므로 

기존의 염기서열분석 방식보다 많은 데이터를 빠르고 저렴한 가격에 

실험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방식을 통한 high-throughput 플랫폼 구축이 요구됨.

  2.4. 대량 시료 분석 시, 단시간에 미토콘드리아 디엔에이 염기서열분석이 

가능하게 된다면, 가족 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신속한 

시신 인도 및 가족 상봉이 가능함. 

  2.5. 실종아동 및 독립유공자, 현장 미량 시료에 대한 미토콘드리아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한국인에 대한 하플로그룹 결정 및 빈도값

계산이 가능하므로 감정에 접목･활용. 

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NGS를 기반으로 하는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기법은 대량의 시료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형태의 플랫폼으로, 모계 유전자의 분석이 필요한 대

형 재해에서의 가족 관계 확인 및 실종ּ 변사 사건에서 모계 분석을 활

용한 신원 확인 등에 대해 첨단감정기법을 확립할 수 있음.

Ⅳ. 미래 기대효과 

   - 대형 재해 및 국가적 재난 발생 등을 대비해, NGS를 기반으로 mtDNA

의 신속･정확한 분석방법을 발전시킴으로써 향후 유사 사태 발생 시 해

결에 기여. 

   - 실종 및ּ 변사 사건에서 모계 유전자의 분석을 통해 신원 확인 가능.

   - NGS 데이터 분석 툴을 활용하여 혼합된 시료에서 개체별로 구별하는 

감정 기법의 개발이 가능.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특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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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염색체 hyplotype 및 SNP 분석을 통한 
집단유전학 특성 및 법과학적 활동 연구

김응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유전자과

02-2600-4870

pooh@mail.kr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1. ~ 2015.12.

Ⅰ. 연구개발의 핵심 

   - 남성에게만 존재하여 부계로만 유전되는 Y 염색체 마커를 보다 법과

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의 Y 염색체 하

플로그룹을 지정하는 Y-SNP를 분석할 수 있는 single base extension(SBE) 

기반의 다중분석법을 설계(박명진).

   - 구축된 SBE 기반의 다중분석법으로 한국인 615명을 분석하여 23개의 

haplogroup을 결정하였고, Poweplex Y23과 Yfiler plus kit를 사용하여 

Y-STR 하플로타입(조남수/박명진)과 하플로그룹의 정보로 구성된 615

명의 한국인 대조시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함. 각 마커들의 빈도 및 분

포 분석과 동시에 Y-STR 마커의 하플로그룹 간 다형성 분석을 통해 

주요 상위 하플로그룹을 추정할 수 있는 마커를 발굴(박명진).

   - 2촌 및 3촌 관계를 분석하는 검사에 사용한 방법은 한국의 DNA link사에

서 개발한 개인 식별용 칩인 AccuID으로 미국 Affymetrix사의 Re-sequencing 

array 기술에 multiplex PCR 기법을 접목하여 단시간 내 수백 개의 SNP

을 확인할 수 있음. 본 실험을 통해 87명 22가족에 대해 AccuID를 이

용하여 SNP 분석 및 STR 분석을 완료(김응수/박지혜).

Ⅱ. 연구개발의 배경 

   - 구속피의자(수형인)를 제외한 특정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현 DB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적 유전정보 분석이 요구됨. 부계로만 유전

되는 Y 염색체 마커는 동일 부계임을 확인하거나 가까운 부계 쪽 친족 

관계를 분석할 수 있고, 진화적 접근을 통하여 인종이나 민족을 추정할 

수 있어 용의자 특정에 도움이 되는 유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최근에 



234

많은 연구에서 집단이나 민족별 Y-STR/Y-SNP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고, 

새롭게 보고되고 있는 Y-SNP에 따라 업데이트된, 계통유전학적 계층도에 

기반한 Y-STR 하플로타입과의 연계 분석이 한국인 집단에서도 필요함.

   - 기존의 STR 기법은 친족관계 확인, 특히 2촌 이상의 관계를 구분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

로 STR 유전좌보다 돌연변이율이 낮은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 마커를 이용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음. 실제로 SNP 마커

가 STR 마커의 한계를 극복하여 친족관계 입증에 유용하다는 근거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음. 이러한 SNP 마커를 이용한 친족관계 확인의 방법

을 확립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함.

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구축된 다중분석법은 미량의 분해된 시료에서도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 현장시료를 대상으로 하플로그룹을 결정하고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분석을 통해 외국인 여부를 추정하는데 활용. 

   - 한국인의 Y-STR/Y-SNP 데이터베이스는 감정에 사용하고 있는 하플로 

하플로타입의 식별력을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석된 하플로타입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비교해 상위 주요 하플로그룹의 추정 및 그

에 따른 민족 또는 인종을 추정하는데 활용. 

Ⅳ. 미래 기대효과 

   -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인 집단 구조의 이해, 인류의 이동과 집단 

간의 비교와 같은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SBE 다중분석법은  

NGS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gold standard로 

이용될 수 있음.

   - 미아 찾기 사업 및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가족관계에서 배제되었던 2촌 

이상의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해짐으로써 가족관계 감정의 영역이 확장

될 수 있음.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특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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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엑솜서열(WES)로부터 한국인 특이적 SNP 프로파일링과 
법과학적 활용 연구

정기화

공주대학교 생명과학과

041-850-8506

kwchung@kongju.ac.kr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4. ~ 2015.12.

참여기관 : 공주대학교

성    명 소    속 직책/직위

정 기 화 공주대학교 생명과학과 책임연구자/교수

현 영 세 공주대학교 생명과학과 참여연구원/박사

남 수 현 공주대학교 생명과학과 참여연구원/박사과정

Ⅰ. 연구개발의 핵심

   - 참여연구원 

   - 타 인종과 구분할 수 있는 한국인 특이적인 SNP를 동정하여 한국인과  

외국인의 식별 및 빠르고 정확한 개인 식별을 할 수 있는 multiplex 시

스템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 

   - 총 320명의 한국인 WES(whole exome sequencing)의  데이터를 확립한 후, 변

이성의 필터링 과정을 통해 400개의 한국인 특이적 SNP(한국인의 대

립유전자 빈도: 0.3 이상, 1000 Genomes DB: 0.3 미만) 및 130개의 global 

common SNP(대립유전자 빈도: 0.3-0.7)을 동정함.

   - 동정된 SNP의 집단유전학적 통계 분석을 통해 인종 특이적 대립유전자  

분포 및 법과학적 유용성 확립.

   - 한국인 특이적 150 SNP, global common 130 SNP로 구성된 NGS-기반의 

SNP-target sequencing 패널을 제작하여 multiplex genotyping 기법 확립.

   - SNP-target sequencing 패널에 대한 다양한 검체로부터 추출된 DNA에 대

한 적용검사를 통해 패널의 유효성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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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개발의 배경 

   - 인간 유전체 서열 분석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훨씬 빠르고 정확한 

유전정보 분석이 가능해졌으며, 최근 상용화된 NGS 기법을 통해 개인 

식별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SNP의 대량 발굴이 가능해졌음.

   - 특히 WES을 통해 얻어진 NGS big 데이터는 아미노산 서열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SNP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과학적 적용에 유용하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SNP의 대량 발굴이 가능하여 효율적임. 

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본 연구를 통해 동정된 한국인 특이적 SNP에 대한 누적 짝 확률

(combined match probability, CMP)은 1.065 × 10-121로 매우 높은 변별력

을 보였고, 중국이나 일본 등 동북아 지역을 제외한 인종들에서 대립

유전자 빈도에서 현저하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동북아 특이적

인 마커로써 활용 가능성을 제시함.

   - NGS-기반 SNP 패널은 SNP 구성 및 방법에 대한 보충 실험과  big 데

이터의 정확한 해석법의 개발을 통해, 법과학적 목적의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Ⅳ. 미래 기대효과

   - 한국인 특이적 SNP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시, STR 데이터의 보조  

수단은 물론, 가계(친족) 구분, 범인의 인종 구분과 국제 범죄수사의  

공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사료됨.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Identification of Korean-specific SNP markers 

from whole exome sequencing data. J. Legal 

Med. 130:669-677(2016).

특허

기타

Application of target sequencing panel for Korean 

specific SNPs.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국제심포지움 발표(서울, COEX,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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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된 시료에서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위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체계 개발(Ⅱ)

책임연구원

사진
신 경 진

연세대학교

02-2228-2481

kjshin@yuhs.ac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3.24. ~ 12.10.

참여기관 : 연세대학교

 

Ⅰ. 연구개발의 핵심

   - Human mtDNA reference sequence (hg19, GRCh37)를 대상으로 mtDNA 

capture를 위한 bait를 제작하였고, 추출된 DNA를 500bp ~ 1000bp로 단

편화한 후에, bait를 이용한 human mtDNA 특이적 capture 방법을 구현

함.

   - 미량의 capture된 mtDNA를 대상으로 mtDNA 전체 지놈 염기서열 분석

을 위한 PCR 기반의 target enrichment 방법과 NGS library 구축 프로토

콜을 제시함.

   - 50년 이상 경과한 유골에서 추출된 DNA 시료는 평균 10.9% 정도의 

capture 효율을 보였고, 인간 특이적인 DNA 농도의 비율과 상관관계를 

보였음.

   - mtDNA NGS 자료 분석에 최적화되어있는 MToolBox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료의 mtDNA 전체 지놈 염기서열과 haplogroup을 결정할 

수 있었고, 기존 방법의 분석 결과와 부합함을 확인함.

   - 본 연구에서 구축된 방법으로 외인성 DNA의 비율이 높은 분해된 

DNA 시료로부터 human mtDNA 전체 지놈 염기서열 분석과 

haplogroup을 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 참여연구원 : 이은영 (연세대학교 법의학과)

김은혜 (연세대학교 법의학과)    

권소연 (연세대학교 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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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개발의 배경

   - 기존 분석법으로는 분해된 시료를 대상으로 mtDNA 전체 지놈 염기서

열을 분석하는데 여러 제한이 있음.

   - 분해된 미량 시료의 mtDNA 염기서열 분석에 소용되는 비용을 줄이고 

인력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요구됨.

   - mtDNA 염기서열 정보는 시료의 지역적 기원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

를 포함하고 있어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 축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분해된 미량의 DNA를 대상으로 mtDNA 전체 지놈을 enrichment하고 

NGS library를 생성하는 방법이 다소 복잡한 관계로, 법과학 실험실에서 

수행 가능한 보다 간편한 분석 체계의 정립이 요구됨.

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최신 NGS 기술을 이용한 분해된 시료의 mtDNA 전체 지놈 염기서열 

분석법 확립으로, 분해된 미량 시료의 mtDNA 염기서열 분석 비용의 

감소.

   - 현장 시료 및 유골 시료의 mtDNA 분석에 본 연구과제에서 제시한 방

법을 적용하여 모계 혈통의 동일성 여부 및 지역적 기원 추정에 활용.

Ⅳ. 미래 기대효과

   - 본 연구과제에서 획득된 연구 결과의 국내외 학계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법유전학 연구 역량 홍보.

   - NGS 분석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 국내 법유전학 연구 역량 증대 

및 법과학 산업 발전에 기여.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SCI급 저널 투고 논문 준비 중

특허

기타

국제학술대회 발표 (2016년 5월)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orensic 

Genetics. Olomouc, Cz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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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식별을 위한 DNA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발

김  욱

단국대학교

041-550-3441

wookkim@dankook.ac.kr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3.31. ~ 12.10.

참여기관 : 단국대학교

Ⅰ. 연구개발의 핵심

   - 민족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DNA 변이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계통을 조사

해야 한다. 미토콘드리아 DNA(mtDNA)는 모계로만 전달되며 재조합이 

일어나지 않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모계 계통 분석에 주로 이용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SNaPshot system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민족으로부터 모계 계통을 조사할 수 있는 마커를 선정하고, 이들을 

분석하기 위한 포괄적인 multiplex mtDNA genotyping system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 2) 각 지역(국가)별 민족 집단의 mtDNA 변이 정보를 수집하여 data- 

base를 구축하고, 3) mtDNA 변이 정보 database를 기반으로 모계 계통 

및 유사성 분석을 통해 민족을 식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소프트웨어로 제작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연구책임자 김욱 교수와 박사과정 구교찬, 석사과정  

이광희·이정용·김지애가 연구자로 참여하였다.

 

Ⅱ. 연구개발의 배경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 범죄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언어 및 문화의 차이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인종차별 

및 외국인 인권문제가 부각되어 있다. 따라서 다문화·국제화 시대를 대비

하여 범죄수사를 진행할 때, DNA 프로파일링에 의해 민족을 미리 추

정하고 식별하게 되면 용의자를 추정하고 초동수사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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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족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DNA 변이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계통을 조사  

해야 한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민족 계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미

토 콘드리아 DNA 변이, Y-염색체 변이, 상염색체 Ancestry Informative 

Markers(AIMs)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 

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본 연구를 통해 각 지역(국가)별 집단의 미토콘드리아 DNA 변이정보를 

통합된 database로 구축함으로써, 과학수사를 위한 효과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개발된 multiplex genotyping system과 소프트웨어를 활

용한 민족 식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전자 감식을 통해 용의자의 민족 

계통을 예측함으로써, 효율적인 과학수사 대처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법과학적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Ⅳ. 미래 기대효과

   - 범죄현장의 시료로부터 유전자 감식을 통해 용의자의 민족계통을 예측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과학수사에 대처할 수 있으며, 향후 표현형 

마커 등과 연계하여 용의자의 신체적 특징을 식별할 수 있는, 유전자 

감식 기술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 또한, 본 연구를 통해서 습득한 multiplex genotyping system 구축 기술과 

Y-염색체 DNA 변이 정보 기반의 민족 예측 알고리즘 기술은, 향후 

상염색체 변이를 이용하여 민족을 예측하기 위한 genotyping system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논문 2편 게재 

 (한국법과학회지, Legal Med 각 1편)

특허  

기타  인력 양성(석사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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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독물 감정기법 고도화 연구(I)

김선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독성학과

033-902-5414

nisi@korea.kr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2. ~ 2015.12.

Ⅰ. 연구개발의 핵심 

   - 신규 감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스테로이드제 및 이뇨제 동시 분석법  

개발 및 유효화, 가종료자에 대한 정신과 약물 동시분석법 개발 및  

유효화를 추진하여 감정에 적용.

   - 분석기술의 발달에 따른 감정기법 고도화의 일환으로 DBS(Dried Blood Spot) 

추출법을 이용한 나노 분석법 개발과, 항생제의 고감도 LC/MS 분석법 

개발 및 유효화 추진.

   - NRM의 ERETIC 기법을 이용한 유효농도 측정법 확립 표준품 관리체계 

구축 시도

참여연구원

성   명 소   속 부서(직위) 이메일 연락처

인상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독성학과

(과장)
swin@korea.kr 033)902-5410

최상길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법독성학과

(연구관)
csk92@korea.kr 055)280-4111

우상희 대구과학수사연구소
법독성화학과

(연구관)
shwoo@korea.kr 054)970-0561

    

Ⅱ. 연구개발의 배경 

   - 분석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편화에 따른 약독물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사회적 변화 등으로 인해 범죄에 사용되는 약물의 다변화 및 

약물을 이용한 범죄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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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 신속한 감정을 통해 범죄를 조기에 해결하여 사회적 비용 절

감 및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어, 제반 연구 및 감정 수행에 

필수적인 표준품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

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공무원 채용을 위한 체력시험 관련 검사 수행

   - 약물복용 의무부과 가종료자에 대한 감정 수행

   - 항생제의 고감도 미량분석

   - 미량시료에 대한 DBS 추출법 시행

   - NMR을 이용한 표준품의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비용 절감 및 감정의 

신뢰도 향상

Ⅳ. 미래 기대효과

   - 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에 활용. 

   - 가종료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성실한 약물 복용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일명 ‘묻지마 범죄’ 등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 감소에 기여.

   - 혈흔 등 미량시료에서도 약물 검출이 용이.

   - 항생제에 의한 Anaphylaxis 등에서 원인 항생제 검출.

   - 저비용 고효율의 표준품 관리체계 구축.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특허  

기타  제53회 국제법독성학회(TIAFT) 등 학술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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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 신종 합성캐치논류 및 유사체 분석법 개발

이재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독성학과

033-902-5453 

ljstrust@korea.kr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2. ~ 2015.12.

Ⅰ. 연구개발의 핵심 

   - 국과수에 의뢰되는 압수마약류의 유형을 통해 국내에서 남용되는 신

종 합성캐치논류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분석법으로 분

석이 어려운 pyrrolidinophenone계 합성캐치논류의 신속한 스크리닝 분석

법을 개발하였으며, 남용이 우려되는 10종의 합성캐치논류 및 이들의 대

사체에 대한 LC-MS/MS 정밀분석법을 확립하여 소변 중 신종 합성캐

치논류 감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음. 

참여연구원

성   명 소   속 부서(직위) 이메일 연락처

인상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독성학과

(과장)
swin@korea.kr 033)902-5410

이재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독성학과

(연구관)
ljstrust@korea.kr 033)902-5453

최혜영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독성화학과

(연구관)
hychoi22@korea.kr 042)866-4611

    

Ⅱ. 연구개발의 배경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남용물질의 일종인 신종 합성

캐치논류는 강력한 교감신경흥분제로, 독성과 예측하기 어려운 부작용 

수반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메스캐치논 및 

그 유사체’를 마약류로 지정하여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 물질의 국내 압수 현황 조사 및 이에 근거한 생체시료 분석법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244

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본 연구결과로서 확인된 신종 합성캐치논류의 국내 유통 현황을, 이들 

물질의 국내 남용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

   - 당 연구과제를 통하여 개발된 신종 합성캐치논류 분석법을, 약물남용 

피의자의 소변 등 생체시료 및 압수품 분석에 적용하여 신종 합성캐치논류 

남용이 확산됨을 억제하는데 기여. 

Ⅳ. 미래 기대효과

   - 본 연구성과로 도출된 HS-SPME-GC-MS 분석법을 신종 합성캐치논류 

뿐만 아니라 기존의 암페타민류까지 포괄하여 분석이 가능하도록, 기존 

면역분석법의 대체 분석법으로 확대 개발할 경우, 고가의 면역분석용 

시약 구입으로 인해 연간 1억 원 가량 소요되는 예산 중 일부를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본 연구결과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압수품 중 신종남용물질 분리정제 및 

분석용 표준물질 생산 사업에 적용할 경우, 표준물질 확보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 신종 남용물질의 국내 확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법과학적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SCI(E)급 국제학술지 논문 4편 투고

특허  

기타  제53회 국제법독성학회(TIAFT) 등 학술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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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마약재활치료자의 자가남용보고서와 
모발 분할 분석과의 상관관계

한은영

덕성여자대학교 약학과

02-901-8736

homepage2600@duksung.ac.kr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4.1. ~ 12.10.

참여기관 :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Ⅰ. 연구개발의 핵심 

   - LC/MS/MS를 이용하여 Zolpidem, benzodiazepines류 약물 및 그의

대사체(zolpidem, lorazepam, alprazolam, clonazepam, zolpidemphenyl-

4-carboxylic acid, lorazepam glucuronide, α-hydroxy alprazolam, 

7-aminoclonazepam, diazepam, nordiazepam, 7-aminoflunitrazepam, 

flunitrazepam, flurazepam, desalkylflurazepam, midazolam, temazepam),

특히 zolpidem-PCA와 lorazepamglucuronide를 포함한 동시 분석을 시행.

   - Zolpidem, benzodiazepines 류 약물을 투약한 사람의 모발 중 해당 시기에 

대부분의 약물 성분의 검출 여부 및 투약한 용량과 모발 중 농도와의 

정량적 상관성을 관찰.

     ※ 참여연구원 : 한은영, 이상은, 김효정  

Ⅱ. 연구개발의 배경 

   - 모발 중 마약류의 분석은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시행 중에 있으며 모발 

분할 분석도 시행되고 있으나, 모발 분할분석 결과를 해석 시 남용력을 

정확하게 예측 또는 추정함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연유로 인해 모발 분할 분석을 통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농도를 

정량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통해 투약력을 역추정하여 상관성을 관찰

하는 연구가 필요.

   - 이를 위해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혹은 로라제팜을 포함한 벤조 

디아제핀류)을 처방전에 의해 투약받아 처방 투약력이 명확한, 자원자의 

모발을 채취해 모발 중 향정신성의약품의 농도와의 상관성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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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불법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향정신의약품인 졸피뎀과 벤조디아제핀류의 

투약력과 모발 중 농도의 상관성 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의 해석 방법

으로 활용 및 과학수사와 재판에 객관성 있는 정보로 제공하고자 함.

   - 또한, 성범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타의에 의한 졸피뎀과 벤조 

디아제핀류의 투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증거물 채택에 

활용하고자 함.

Ⅳ. 미래 기대효과

   - 성범죄와 관련한 졸피뎀과 벤조디아제핀류의 오･남용 문제점 제시 및 

성범죄 후 피해자의 신고 유도와 과학적 증거물인 모발 제출을 통한 

피해 사실 입증 가능.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특허

기타

(발표) Overview of relationship 

  between drug use history and 

  segmental hair analysis findings of 

  drug users(한국법과학회. 2015.12.04.)

(포스터)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ntrations of zolpidem and 

  benzodiazepines in sectional hair 

  analysis and use pattern from 

  zolpidem and benzodiazepines users 

  (한국법과학회.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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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ogenetics를 이용한 
molecular autopsy 기술 기반 구축

배정우

계명대학교

053-580-6652

jwbae11@kmu.ac.kr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3.12. ~ 12.10.

참여기관 : 계명대학교

  

Ⅰ. 연구개발의 핵심 

   - 한국인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는 CYP2C19의 유전적 변이에 대한 유전형 

분석법 확립 및 향후 참조할 수 있는 분석방법에 대한 SOP 작성.

   - 부검 시, 다빈도를 보이는 약물들에 대한 농도 해석에 참조할 수 있는 

자료 조사･정리.

    

Ⅱ. 연구개발의 배경 

   - 약물의 체내동태와 관련하여 유전자의 변이에 따른 약물반응의 다양성이 

다수 밝혀짐.

   - 외국에서 약물유전학을 이용한 법과학적 사인 규명이 증가 중에 있음

   - 약물중독사와 관련된 약물반응에 영향을 주는 유전적 변이를 고려한, 

molecular autopsy 기술의 도입 필요.

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자료집 및 유전형 분석을 위한 SOP를 이용하여 약물의 중독사 기전 규명 

및 사인 해석에 참고자료로 이용.

   - 약물유전학의 법독성학적 활용을 위한 분석 플랫폼 구축에 이용.

Ⅳ. 미래 기대효과 

   - 개인 맞춤 법과학을 위한 기술의 기반 구축으로 국내 법독성학 기술의 

선진화.

   - 법독성학적 감정의 과학적 증명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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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투고 예정

특허

기타
학술구두발표: Frequency of CYP2C19 variant 
alleles in Koreans, 11th International ISSX 
Meeting (2016.6.12-16. 부산 벡스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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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 복용 검출을 위한 분석법 개발

유혜현

한양대학교

031-400-5804

yoohh@hanyang.ac.kr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3.25. ~ 12.10.

참여기관 : 한양대학교

Ⅰ. 연구개발의 핵심 

  ○ 신종 합성캐치논의 in vitro 대사 연구

   - 신종 합성캐치논 7종(α-PVT, 4-MEC, Mephedrone, α-PHP, 5-APDB,

Methylone, Ethylone)의 대사연구를 위한 LC/QTOF MS 분석 조건을 확립.

   - Human, rat liver microsome에서의 대사 프로파일링을 수행.

   - Accurate mass analysis와 MS/MS fragmentation 분석을 통한 주요 대사

체의 구조를 동정.

  ○ 신종 마약의 바이오마커 도출 및 합성캐치논의 특이적 대사 패턴 연구

   - 신종 마약의 특이적 대사체를 도출.

   - 합성캐치논의 MS/MS fragmentation 패턴 정보를 수집 및 해석. 

   - 신종 마약의 대사체를 예측하기 위한 특이적 대사 패턴을 규명.

[참여연구원]

성명 소속 부서(직위) 이메일 연락처

김인숙 한양대학교 약학과(대학원생) kis@hanyang.ac.kr 031)400-4783

한영민 한양대학교 약학과(대학원생) hym0977@hanyang.ac.kr 031)400-4783

최민선 한양대학교 약학과(대학원생) chm2456@hanyang.ac.kr 031)400-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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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개발의 배경 

   - 최근 신종 마약(합성캐치논류)의 유입 증가에 따라, 이에 대한 법과학적 

증거물질 확정 방법의 확립이 필요.

   - 생체 시료에서의 신종 마약 복용을 확정할 수 있는 대사 연구 및 대사체 

표준품 확보가 미비.

   - 신종 마약의 확정방법을 자체 연구･개발하여 관련 사건에 신속한 대처를 

가능케 하는, 대사 연구 및 검출법 개발이 중요.

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생체 시료에서 합성캐치논의 복용 지표로 이용할 수 있는 성분 또는 

대사체 발굴을 통해 마약의 검출법 확립에 활용하고자 함. 

   - 다양한 구조의 합성캐치논 화합물의 대사 경로를 예측하여 신종 마약 

유입 시, 마약 복용에 대한 검출법을 신속하게 개발하는데 기여코자 함.

Ⅳ. 미래 기대효과 

   - 생체 시료에서 마약 복용 지표로 이용할 수 있는 성분 또는 대사체 발굴을 

통해 검출법 확립 및 대사체 표준품 확보를 위한 자료 확보.

   - 최근 유입되고 있는, 신종 마약에 대해 법과학적 증거물질 확정 방법의 

확립.

   - 신종 마약의 유도체류에 대한 보편적 동시분석법 개발을 통해 표준품이 

확보되지 않은 신종 마약류에 대해서도 검출법 적용.

   - 신종 마약 대사체 표준품 확보 및 검출법 확립을 통해 실제 범죄수사 시, 

법과학적 증거물질의 확정 방법으로 활용.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1편(투고 예정)

(Jourmal of Chromatography B, 국외, SCI)  

특허

기타 2016년 하계질량분석학회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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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독소 그레이아노톡신 유도체 분리 정제 및 분석법 개발

나 민 균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042-821-5925

mkna@cnu.ac.kr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3.12. ~ 12.10.

참여기관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Ⅰ. 연구개발의 핵심 

   - 만병초(Rhododendron brachycarpum)로부터 그레이아노톡신 유도체 6종 분
리･정제.

 신규화합물(1종) : 3-O-(β-D-glucopyranoside)-3,5,6,10,16-pentahydroxy grayanotox-9-ene (1) 
 기지화합물(5종) : rhodomoside A (2), grayanoside B (3), pierisformoside B (4), 

grayanotoxin Ⅲ (5), grayanotoxin Ⅰ (6)  

   - HPLC-ELSD를 이용한 그레이아노톡신 유도체 6종의 동시분석법 제시.

Ⅱ. 연구개발의 배경 

   - 석청을 비롯한 그레이아노톡신 함유 식･의약소재 섭취에 따른 중독사례 
증가.

   - 그레이아노톡신 표준품 부재로 인한 법과학적 감정(분석)기법 미확립.

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그레이아노톡신 유도체 표준품 확보에 따른 신규 LC-MS 분석법 도출. 
   - 그레이아노톡신 중독을 판별할 수 있는 법적 감정기법 마련. 

Ⅳ. 미래 기대효과 

   - 그레이아노톡신 유도체 분석에 대한 세계적 수준의 법과학적 감정기법 
확립. 

   - 석청을 비롯한 그레이아노톡신 함유 식･의약소재 규제 기준 마련.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The first grayanotox-9(11)-ene derivative from 
Rhododendron brachycarpum and its structural 
assignment via a protocol combining NMR and 
DP4 plus application (Phytochemistry 투고, 
2016.04.13.)

특허

기타
학술대회 발표: (사)대한약학회 추계국제학술
대회, (사)한국생약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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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학적 증거물의 고감도 정밀시험분석법의 개발(Ⅱ)

김기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033-902-5517

kiwook@korea.kr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1.1. ~ 12.31.

Ⅰ. 연구개발의 핵심 

  ◦ 1차년도 선발 시료에 대한 축적 데이터 확장 및 새로운 증거종의 특성 

마커 개발(1차년도에 실시한, 11개 지역 20여 개의 인삼에 대한 지역정보를 

25개 지역의 인삼으로 확대하여 데이터를 확장).

    - 신 감정물들에 대한 SOP 구축.

    - 탄소, 수소, 산소 동위원소값 전국지도 작성 파일럿 시도.

  ◦ 인삼의 재배지역에 따른 구별인자의 탐색(XRF이용)

  ◦ 친환경 양초 및 일반양초의 성분 분석 기법 연구.

  ◦ 인화성물질의 동정법의 개발(GC-IRMS).

  ◦ 다양한 필기구 잉크에 대한 구별방법의 개발

   - 참여연구원

구  분 성명 소속 참여기간
전공 및 학위

학위 전공

연구책임자 김기욱 법화학과 2015.1.1 ~ 12.31 석사 농화학

참여연구원 김남이 법화학과 2015.1.1 ~ 12.31 박사 화학

참여연구원 권미아 법화학과 2015.1.1 ~ 12.31 박사 화학

참여연구원 안대준 법화학과 2015.1.1 ~ 12.31 박사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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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개발의 배경

   - 농산품의 절도사건에서 농산물의 원산지 추정, 질식사 사건의 사인, 변사

자의 알코올 섭취습성, 문서 위･변조 시 사용된 필기구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의 기초자료를 구축.

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인삼 및 농산물 원산지 추적 방법의 체계화 및 증거능력 향상에 기여해 

관련 과학수사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위조문서 등(종이 위에 쓰인 잉크)에서 볼펜잉크의 성분만 분석･비교함

으로써 동일성 및 차이점을 판별하는 등, 관련 감정 수행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화재사건 발생 시, 발화원인의 하나로 천연양초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등 

관련 감정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Ⅳ. 미래 기대효과 

   - ED-XRF를 이용한 식물 및 토양 동일성 여부 감정에 활용 가능성.

   - 다양한 문서에 사용된 잉크의 동일성 판별과 관련하여 오류가 현저히 

감소될 것을 기대.

   - 화재사건 발생 시, 화재원인의 요인으로 친환경 양초 고려 가능.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Discrimination of ginseng cultivation regions using light stable 

isotope analysis, kiwook Kim, Joo-hyun Song, Sang-Cheol 

Heo, Jin-Hee Lee, In-Woo Jung, Ji-Sook Min,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2015.10, 255, 43-49

특허

기타 한국법과학회 포스터, 분석과학회 포스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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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학적 미세증거물의 동일성 및 개인식별에 관한 연구(Ⅱ)

김명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033-902-5514

mdkim99@korea.kr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1.1. ∼ 12.31.

참여기관 : 동국대학교

Ⅰ. 연구개발의 핵심

   - 본 연구에서는 사건 현장에서 유류되는 머리카락을 통한, 법과학적 증거

물에서의 동일성 및 개인식별에 관한 분석법을 개발하기 위해 머리카락에 

있는 멜라닌 색소 성분을 라만분석기법으로 분석해 색상별 라만 시그널의 

특성 분석법을 확립하고자 하며, 나아가 개인(개체)별 라만 특성을 확립

하여 법과학적 개인식별에 적용코자 함.

   - 또한 형광복합체 개발에 따른 미세흔적 현출을 통한 법과학적 개인식별 

향상을 위해, 접촉한 matrix의 화학적 환경에 따라 미세흔적을 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성 나노입자를 디자인 및 합성하여, 접촉 matrix 

색상과 구분되는 특정 색상을 발현시킴으로써 형광특성 증가, 형광물

질의 표면개질을 통한 미세흔적과의 흡착력 증가 등이 연구 목표이다.

   ※ 참여연구진

성명 소속 부서(직위) 이메일 연락처

유승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독성화학과
(연구사)

korean82@korea.kr 02-2600-4934

정현 동국대학교 화학과(교수) chemphile@dongguk.edu 02-2260-3212

양우철 동국대학교 물리학과(교수) wyang@dongguk.edu 02-2260-3444

Ⅱ. 연구개발의 배경

   - 머리카락 증거물의 경우, 모근이 있을 시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개인식별에 

대한 감정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모근이 없는 경우, 유전자 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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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고 시료의 길이 및 상태에 따라 개인식별을 위한 법과학적 감정 

또한 어려움. 이에 라만을 통해 머리카락 내 멜라닌 성분의 구조를 분석

하는 비파괴 방법을 활용하여 전처리의 필요 및 증거물의 손상 없이 

신속한 결과를 얻음으로써, 법과학적 개인식별에 활용.

   - 그간 미세흔적 현출을 통한 범인의 개인식별을 위한 연구가 이어져 왔으나 

형광성 유지류 및 다공성 표면에서의 미세흔적 현출에 대해 보다 증대된 

현출법이 요구되고 있어, 표면물질의 종류에 따라 증대되는 형광특성을 

추출하는 새로운 기법이 필요.

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머리카락 증거물의 멜라닌 구조를, 비파괴 방법인 라만 분석법으로 분석

하여 법과학적 개인식별에 활용.

   - 미세흔적 현출 시, matrix의 극성 차이를 case별로 분류하고 화학적 환

경에 맞게 조절된 맞춤형 미세흔적 현출법을 개발하여 법과학적 개인 

식별에 활용을 기대.

Ⅳ. 미래 기대효과

   - 범죄현장에서 유류되는 머리카락 증거물에서 모근이 없는 경우, 새로운 

라만 분석법을 활용함으로써 멜라닌의 분석을 통해 염색 여부 등 미세 

증거물의 활용이 가능해져 사건 해결에 기여 및 새로운 감정기법의 방향을 

제시.

   - 미세흔적 현출 시, 접촉 matrix의 표면특성 및 지문의 형성시기 차이에 

따른 지문의 극성 차이를 case별로 분류하고 각 case에 알맞게 조절된 

맞춤형 지문 검출 나노입자를 개발하여, 법과학적 개인 식별에 적용 및 

사회 안정망 구축에 활용.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SCI급 논문 3편 게재

특허 국내특허 등록 2건

기타 국내 학술대회 발표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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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GC/MS를 이용한 미세증거물의 분석법 
및 동일성 판별에 관한 연구

남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033-902-5516

gugbo@korea.kr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1.1. ∼ 12.31.

Ⅰ. 연구개발의 핵심

   - EGA 분석을 통한 분석 특성 정립 및 이를 활용한 자동차 타이어의 

double-shot 열분해 분석법 개발.

   - 일산화탄소를 유발시켜 자･타살이나 방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착화탄 

검출시험법 정립.

   - 휘발유에서 anti-knocking agent로 사용되는 MTBE(methyl-t-butyl ether)에 대한 

선택적 흡착제 개발.

   - 참여연구원

구  분 성명 소속 참여기간
전공 및 학위

학위 전공

참여연구원 박세연 법화학과 2015.1.1 ~ 12.31 박사 화학

참여연구원 권미아 대전과학수사연구소 2015.1.1 ~ 12.31 박사 화학

참여연구원 김재균 대구과학수사연구소 2015.1.1. ~ 12.31 박사 화학

    

Ⅱ. 연구개발의 배경

   - 교통사고에서 현장 스키드마크의 타이어 성분 분석은 사고 원인을 분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며, 뺑소니 사고와 관련해 현장의 타이어 성분을 

통한 차종의 추정, 의류에 남겨진 타이어 성분과의 동일성 여부 판별 

등을 위해 미량의 타이어 성분에 대한 분석법 정립은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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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사건 현장 및 변사자의 손에 부착된 미량의 검은 

물질의 분석을 통한 착화탄 사용 여부의 확인은, 사고 원인을 추정함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 

   - 무연휘발유의 완전연소를 위한 연료 첨가제로 사용되고 있는 물질인 

MTBE를 선택적으로 흡착하는, 흡착제의 연구를 통하여 이에 대한 분

석효율을 향상시켜 사건수사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대처하고자 함.

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기존 감정기법과 비교 시, 열분해 분석법은 혼합물질을 세부적으로 분류 

함에 따라 물질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과학적 증거 

물의 동일성 여부 확인 및 판별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사건의 현장과 변사자의 손바닥에서 채취된 미량의 

검은 물질의 분석 및 화재현장에서 채취된 물질의 분석을 통해 착화탄 

사용 여부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휘발유가 연소촉진제로 사용된 방화사건이나 유류저장고 손상에 따른 

환경오염사고에서, 휘발유의 주요 지표물질인 MTBE의 흡착제를 활용해 

방화 여부 판정과 오염원의 추적에 활용하고자 함.

Ⅳ. 미래 기대효과

   - 미량의 타이어 성분 분석을 통한 교통사고 여부 판단 가능.

   - 미량의 착화탄 성분 분석을 통한 자･타살 및 방화 여부 확인.

   - MTBE(methyl-t-butyl ether)에 선택적 흡착제 개발.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특허 특허 출원 중

기타
한국분석과학회 포스터 발표 발표 2편

한국법과학회 구두 발표 1편



258

HR-NMR을 이용한 차량 엔진 오일의 
출처 추정을 위한 다변량 분석

김석만

부산대학교 화학과

051-510-2240

suhkmann@pusan.ac.kr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3.26. ~ 12.10.

참여기관 : 부산대학교

Ⅰ. 연구개발의 핵심

  ○ 본 연구를 통해 HR-NMR을 이용하여 차량 엔진오일의 분석법을 확립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차량 엔진오일의 출처추정에 활용하고자 함.

   - 차량 엔진오일의 분석 및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엔진오일의 출처 추정.

   - 실제 현장 활용이 가능한, 최소량 확인을 통한 새로운 감정법 확립.

    ※ 참여연구원

구  분 성명 소속 참여기간
전공 및 학위

학위 전공

연구책임자 김석만 부산대학교 2015.3.26. ~ 12.10. 박사 생명공학

참여연구원 윤다혜 〃 〃 석사 화학

〃 최현수 〃 〃 석사 화학

    

Ⅱ. 연구개발의 배경

   - 교통사고와 관련된 차량 엔진오일의 분석에 있어 엔진오일 출처 추정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으나, GC/MS를 이용한 분석으로는 한계가 있고 

차량 관련 엔진오일의 데이터베이스 부재로 인해 그간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법화학적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차량 엔진 

오일의 새로운 감정법을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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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실제 교통사고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되는 엔진오일은 사용 중에 변성되기 

때문에, 엔진오일의 출처 추정을 위해서는 사용 전 엔진오일에 대한 데

이터 보다는 사용되어 변성된 엔진오일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음. 본 연구를 통해 118개 시료에 대한 NMR 데이터를 구축

하였고, 이를 이용해 유종･사용기간･주행거리별 구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받아, 실험차량에 적용해 사용기간에 따른 엔진오일의 

변화를 확인.

이에 본 연구 성과를 토대로 교통사고 감정과 관련해 엔진오일 유종 

및 사용기간 추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Ⅳ. 미래 기대효과

   - 본 연구를 통해 법과학 분야에서 NMR을 활용한 실험기법의 도입을 통해 

선도적인 위치를 선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 기법을 이용한 기초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해 향후 관련 자료의 구매비용 절감 및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Classification of Lubricant

using 1H NMR Spectroscopy, Siwon Kim, 

Bulletin of Korean Chemistry Society.

특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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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학 미세증거물을 위한 새로운 표면분석기법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연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02-958-5971

yhlee@kist.re.kr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1.1 ∼ 12.31. 

참여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Ⅰ. 연구개발의 핵심

  ○ 미세증거물을 위한 새로운 표면분석 기법 연구

   - 문헌 조사 및 연구용 시료 준비.

   - 시료측정조건 및 샘플링 기법 연구.

   - 립스틱류의 FT-IR, XRF 기본 데이터베이스 구축.

   - 비파괴 분석 장비(FT-IR, XRF, SIMS)를 활용한 마커 확보.

   - 기존 분석기술과 새로운 분석기술 간 측정결과의 상호보완 및 신뢰성 확보.

   - 참여연구원

구  분 성명 소속 참여기간
전공 및 학위

학위 전공

연구책임자 이연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5.1.1.~2015.12.31. 박사 화학

참여연구원 이강봉 〃 〃 박사 화학

참여연구원 남윤식 〃 〃 박사 화학

    

Ⅱ. 연구개발의 배경

   - 본 연구의 목표는 첨단분석기술을 활용해 법적 증거물에 존재하는 미량･
미세 시료에 대한 화학적 예측 인자를 발굴하고 해당 인자들에 대한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사건 해결 및 유사 사건의 조기해결방

안을 확보코자 함에 있음. 또한 흔적증거물의 손상 방지 및 보존을 위해 

비파괴･극미량 분석법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감정방법을 체계화

해 현장 증거물에 대한 신뢰성과 범죄수사의 법적 유효성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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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증거물 분석 기법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함.

   - 특히, 국내 실정에 맞는 첨단과학수사 기술 개발과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기반 구축을 통해 화장품 관련 흔적증거물 등을 수사함에 지속적으로 활용

하고 범죄 및 관련 사건･사고의 효과적인 연관성을 규명하며, 나아가 

국가 안보 및 사회 안녕을 추구하고자 함.

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본 연구의 성과로 립스틱 흔적증거물을 분석하기 위한 FT-IR과 XRF의 

측정방법을 확립하고 72종의 립스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였으며, 

극미량･극미세 성분 분석을 위하여 TOF-SIMS 분석기법을 활용하였음. 

확보된 FT-IR과 XRF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수사 현장에서 발견된 립스틱 

흔적의 실마리를 찾거나 사건 해결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비파괴 

분석법을 활용해 증거물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보존할 수 있음. 

Ⅳ. 미래 기대효과

   - 연구를 통해 얻은 TOF-SIMS 분석 기법은, 립스틱 증거물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흔적 증거물에 대한 성분 분석 및 확인에도 응용이 가능

하며 첨단과학수사분야에 있어 선진국과 동등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특허

기타

ACS 249th National Meeting 발표

한국분석과학기술연합학회 구두발표

한국분석과학회 구두발표 및 포스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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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선박 안전사고의 해석모델 개발

박찬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과

033-902-5551

color@korea.kr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1.1. ∼ 12.30.

Ⅰ. 연구개발의 핵심

  ○ 대형 선박 안전사고 해석용 모델 개발

    - 실험자료가 있는 대상을 선정 후, 범용 프로그램으로 해석하여 실험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모사용 모델을 개발.

  ○ 대형 선박 내부 적재물 거동 해석용 모델 개발

    - 선박의 전복과정에서 적재물의 거동을 해석하기 위한 마찰계수를 실

험적으로 산정하여 경험식을 확립.

    - 선박 내부 적재물 및 승객의 충격 및 추락 등을 해석할 수 있는 거

동해석용 모델을 개발.

    

Ⅱ. 연구개발의 배경

  ○ 대형 선박 안전사고 시, 선체 전복 및 침수과정에 대한 해석은 실제 

실험이 어려운 관계로 일부 전문 연구기관에서 모형 활용 실험 또는 

모사 등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그나마 모사의 경우, 동 기관이 자체 

개발한 고유 해석프로그램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결과가 

비공개되는 실정임.

  ○ 선박 전복사고 해석 시, 전복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적재화물의 선체 내부 

거동 및 추락 등이 필수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동 거동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선체 내부 적재물의 마찰계수 등에 대한 물성치의 정형화 및 

추락 등에 대한 운동 형태 모델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동 

물성치 및 거동 형태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발표된 사례가 없음.

  ○ 상기의 사유로, 사고 해석 및 검증을 위해 일부 전문 연구기관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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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나 비공개된 특수 전용코드의 폐쇄성을 범용프로그램으로 일반화하여 

해석 및 접근을 용이하게 전환할 필요성이 있으며, 범용 프로그램의 적용 

시에는 비공개된 해석 프로그램의 해석결과를 모델링할 수 있는 관련 모델

의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또한 모델링 과정에서 선박의 전복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내부 적재물 및 

승객의 거동 형태를 해석할 수 있는, 물성치 및 거동 형태 등에 대한 연구

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대형 선박 안전사고 관련 SOP를 작성하여 감정역량 확보.

  ○ 선박안전법규 등의 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

Ⅳ. 미래 기대효과

  ○ 대형 선박 안전사고 발생 시, 직접 적용하여 감정역량 제고.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2건 [심사 중] 

특허

기타  SOP 개발 : 2건, 학회 발표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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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안전사고조사 전문 교육을 위한 시각화 교재 개발

남정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과

033-902-5553

jwnam@korea.kr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1.1. ∼ 12.31.

Ⅰ. 연구개발의 핵심

  ○ 화재 및 폭발, 전기･기계 관련 안전사고 등 대표적인 안전사고의 발생 

매커니즘을 직접 구현할 수 있는, 국과수만의 독창적이고 전문적인 5개 

과정과 관련하여 시각화 시스템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함.

   - 누전, 지락 및 감전 사고의 시각화 시스템 및 매뉴얼 개발.

   - 절연파괴 과정의 시각화 시스템 및 매뉴얼 개발.

   - 직렬 아크에 의한 발화 과정의 시각화 시스템 및 매뉴얼 개발.

   - 분진 폭발 과정의 시각화 시스템 및 매뉴얼 개발.

   - 가스 폭발 과정의 시각화 시스템 및 매뉴얼 개발.

    ※ 참여연구원 : 박남규 외 18명  

Ⅱ. 연구개발의 배경

   - 화재 및 폭발, 전기･기계안전사고 등 법안전 분야의 체계적 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의 양성이 사회적으로 요구됨.

   - 현재 법안전 분야는 경찰을 대상으로 화재전문화과정이 진행 중이나, 

추후 소방 및 유관기관의 교육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측됨.

   - 따라서, 안전사고 분야의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시각화 시스템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법안전 분야의 전문 인력의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교재 제작을 통해 국과수 전문 교육 과정 진행에 활용.

   - 특허 등록을 통한 연구원 교육의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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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래 기대효과 

   - 전문적인 시각화 시스템 및 매뉴얼의 개발.

   -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국과수의 위상 정립.

   - 법안전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 독창적인 교육 체계 구축.

   - 법안전 분야 교육 시각화 시스템을 특허로 등록.

   - 법안전 분야의 통합적･전문적인 교육체계 구축에 정책적 활용.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특허

출원 5건

 10-2015-0086182

 10-2015-0060092

 10-2015-0095364

 10-2015-0066231

 10-2015-0079199

등록 3건

 10-1573865

 10-1573869

 10-1588321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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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의 물리적 증거 해석 향상을 위한
형태학적 흔적 연구(I)

김동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과

033-902-5554

kdh1960@korea.kr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1.1. ∼ 12. 30.

Ⅰ. 연구개발의 핵심

   - 공구, 흉기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 공구흔 추정방법에 관한 SOP 개발.

   - 3차원 줄무늬흔 동일성에 대한 통계적 판단기법 개발.

   - 족흔적의 본뜨기 기법에 관한 SOP 개발(4건).

   - 발혈 부위 추정장치에 관한 특허 출원.

    

Ⅱ. 연구개발의 배경 

   -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는 공구흔, 족적, 혈흔, 지문과 같은 증거물의 형태

학적 흔적은 범행도구 및 행위자를 추정하고 현장을 재구성하여 범죄

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현재 형태학적 흔적 관련 감정 분야는 SOP 등의 체계적인 기법이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않고, 줄무늬흔 등의 동일성 여부 판정 분야 역시 연구 

등이 아직 부족하여 적극적인 감정이 어려운 상황이며, 보다 엄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법 확립 및 기존 감정기법 전반에 대한 신뢰성 

연구가 필요.

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개발된 SOP, 특허 및 논문 결과를 감정에 적용하여 흔적 감정분야를 

보다 활성화 및 고도화하고, 향후 차기 년도 연구에도 활용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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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래 기대효과

   - 공구 및 흉기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흔적 증거 감정에 활용.

   - 공구흔 추정기법 SOP 및 족흔적의 본뜨기 기법 SOP를 향후 공구흔 

추정 및 족적 분석 시, 적용을 추진하여 보다 체계적인 흔적 분석 기법의 

수립을 기대.

   - 3차원 줄무늬흔 동일성의 통계적 판단 기법 개발 결과를 이용해 우도

비율(Likelihood Ratio) 분석법 등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향후 지문, 

족적 등의 동일성 여부 분석에 적용.

   - 발혈 부위 추정장치 개발로 인해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용이한 혈

흔형태 분석을 기대.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1건 [심사 중] 

특허  1건(출원)

기타  SOP 개발 : 5건, 학회 발표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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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설비 용접 및 이음부 파손 사례 관련
분석 및 구조해석기법 개발

최병학

강릉원주대학교

033-640-2365

cbh@gwnu.ac.kr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 1. 1. ∼ 12.30.

참여기관 : 강릉원주대학교

Ⅰ. 연구개발의 핵심

  ○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는 민간사용설비 용접 및 이음부 파손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대상설비 용접(이음부) 대표유형 위험요소 평가 

     -> 대상설비/부품/재질별 용접손상 총론 및 파손 사례 유형별 위험요소 평가

   - 일반설비 용접(이음부) 파손/사고･사례 조사 및 DB 구축[27건]

     -> 일반설비/부품/재질의 용접결함 및 균열분류 및 해석기구 DB작성 

   - 민간사용설비 용접(이음부) 파손/사고･사례 조사 및 DB 구축[11건]

     -> 설비 용접 손상 및 파손 사례･사고조사 DB 작성  

  ○ 용접(이음부) 파손/사고에 대한 손상 진단 및 구조해석기법 기술 개발

   - 사고 조사를 위한 대표 용접(이음부) 구조해석 평가기법/매뉴얼 구축 

     -> 압력용기 용접부 열-구조해석 및 피로해석에 대한 절차/매뉴얼 마련  

   - 설비 용접(이음부) 파손 사례(2건 이상)의 구조해석/손상진단 수행 

     -> 압력용기 용접부 전체모델 및 상세모델 적용의 열-구조해석 & 피로해석

     -> 총 3건 : 전체모델 2건(열-구조/피로해석) 상세모델 1건(열-구조해석)

Ⅱ. 연구개발의 배경 

  ○ 가정, 상가, 병원, 복합빌딩 등 일반 민간사용설비에서 용접(이음부)의 

파손은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용접(이음부)은 연결 모재 양쪽에서 동시에 하중을 받는 구조로, 모재와 

일반적으로 다른 이종의 용접 재질이 사용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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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사고 방지의 민간사용설비 용접(이음부) 파손/위험성 평가가 필요.

  ○ 용접(이음부) 파손/사고에 대한 손상진단 및 구조해석기법 기술 개발이 필요.

 

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용접(이음부) 파손/사고에 대한 관련 SOP 부록을 작성하여 감정역량 확보.

  ○ 용접(이음부) 안전법규 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

Ⅳ. 미래 기대효과

  ○ 용접(이음부) 파손/사고 발생 시, 직접 적용하여 감정역량 제고.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1건 [사사 포함, 심사 중], 3건 [게재 논문]

특허

기타
SOP 부록 개발 : 1건, 

학회 발표 : 3건 [관련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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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ering 현상이 없는 혈흔의 
혈액적 충돌조건 예측 correlation 개발

허남건

서강대학교

02-7056-8637

nhur@sogang.ac.kr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4.1. ∼ 12.10.

참여기관 : 서강대학교

Ⅰ. 연구개발의 핵심

   - 본 연구팀의 기존 연구를 토대로, 기존의 관계식을 수정하여 모든 충돌 

조건들을 포함한 관계식을 새롭게 개발. 

   - 관련된 무차원수와 혈흔 패턴의 관계를 도출하고 다양한 충돌조건들을 

실험. 

   - 다양한 레이놀즈수에 따른 혈흔 패턴의 모양에 대해 실험. 

   - 무차원수와 혈액이 퍼지는 너비와 길이를 측정한 값을 토대로, 혈액방울의 

초기 조건에 따라 어떠한 요인이 혈흔 패턴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식을 개발.

    

Ⅱ. 연구개발의 배경

   - 혈흔패턴연구의 최종목표는 혈액방울이 떨어질 때, 초기조건에 따른 

혈흔 패턴의 모양과 특성에 관한 수치적인 관계식을 찾는 것임. 

   - 초기조건은 충돌각, 속도, 초기 혈액방울의 직경을 말하며, 충돌각이 큰 

경우에는 산출된 기초적 혈흔 패턴 관계식을 수정해야 함. 

   - 원래의 기초적인 관계식은 실제 사례에 잘 적용되며 특정한 외부조건

에도 부합하나, 

   - 지금까지 충돌각이 큰 경우와 작은 경우를 모두 고려하고 충돌속도 범위를 

모두 포함하는 연구가 진행된 적은 없음. 

   -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충돌 시 조건과 액체의 점성, 작은 충돌각에서의 

혈액의 퍼짐 현상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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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연구 결과를 혈흔의 발혈 부위 계산 프로그램에 적용함으로써, 현장 

혈흔 형태 분석에 활용할 계획임.

Ⅳ. 미래 기대효과

   - 유혈사건 현장에서 더욱 정확한 혈흔 형태의 분석이 가능.

   - 연구 결과가 적용된 발혈 부위 계산 프로그램은, 해외로 수출해 법과학 

한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2건(투고 예정)

특허

기타  학회 발표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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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IT 융합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포렌식 연구

이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033-902-5310

ljfirst@korea.kr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1.1. ~ 12.31.

Ⅰ. 연구개발의 핵심 

   - 동영상 기기의 데이터 분석 자동화 시스템 개발.

   - 오류에 강한 MPEG-4 디코더 및 H.264 비트스트림 분석 방법 연구.

   - 디지털 운행기록계 데이터 획득 장치 개발.

   - 음성 정보 분석을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

   - 형태학적 얼굴 분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데이터 기반 얼굴 동일 여부 

판단의 유효성 검증 시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족흔적 검색 방법 및 시스템 개발.

성 명 소 속 부서(직위) 이메일 연락처

이  중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디지털분석과
(공업연구관)

ljfirst@korea.kr 033-902-5310

변준석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디지털분석과
(공업연구사)

jsbyun@korea.kr 033-902-5323

박남인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 naminpark@korea.kr 033-902-5314

❘참여연구진❘

Ⅱ. 연구개발의 배경     

   - 기존 연구는 오류를 가정하지 않은 한계가 있어 오류에 강한 MPEG-4 

디코더를 개발하고 H.264 비트스트림을 연구하여, 불완전한 영상의 

프레임 복구 및 위･변조 여부 판단에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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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점 증가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관련 분석에 있어, 좀 더 쉬운 방법

으로 데이터를 획득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

   - 음성 정보로부터 법과학적 동일인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일반적 화자 

확인과 어떠한 차이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객관적 재연성이 확인되

는 통계적 관점의 데이터 제시와, 법과학적 감정을 하지 않는 일반인

들이 청취에 의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형태학적 얼굴 비교에서 개입되는 감정인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얼굴요소의 형태학적 분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에 근거해 

얼굴 유사성 수치를 생성해 판단하는 새로운 시험법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

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CCTV 동영상, 차량용 블랙박스, 스마트폰, 디지털 운행기록계 등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복원 및 위･변조 여부 감정에 활용.

   - 음성정보로부터 법과학적 동일인 여부가 감정인들에 의해 확인된 결과를 

정확도에 대한 검증 결과로 활용.

   - 형태학적 얼굴 분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응용해, 

얼굴 및 귀 요소의 특징을 분류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이를 통해 

계산된 유사도로 동일인 여부 시험을 실시해 정확성을 검증.

Ⅳ. 미래 기대효과 

   - 법과학 분야 중 디지털 증거물 분야에서 CCTV, 블랙박스 등 영상 장치 

관련 분석 능력을 향상시켜 범죄 분석에 탁월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며, 음성 화자 인식 분야에서 음성 증거물에 대한 정확도 향상 

및 얼굴의 형태학적 비교를 통한 얼굴 인식 분야의 검증 능력 향상을 

기대.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국내 학술지 1건, 학술대회 발표 3건

특허 특허출원 9건, 등록 3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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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분석을 통한 문서감정 판단근거의 정립(III)

이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033-902-5310

ljfirst@korea.kr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1.1. ~ 12.31.

Ⅰ. 연구개발의 핵심 

  ○ 문서감정 연구는 선행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아직 체계적이지 

못하며, 주관적 판단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 정립 또는 통계적 

근거자료가 절실히 필요. 이에 연구개발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필적감정에서 필자의 동일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할 근거 마련.

   - 문서감정 분야의 통계적 자료에 근거한, 객관성 확보 방법 및 지표 정립.

   - 정립된 방법론 및 특징지표를 실제 문서감정에 적용하여 검증.  

   ※ 참여연구원

구  분 성명 소속 참여기간
전공 및 학위

학위 전공

연구책임자 이  중 디지털분석과 2015.1.1. ~2015.12.31. 공학박사 화학공학

참여연구원 이영수 〃 2015.1.1. ~2015.12.31. 학사 디자인

참여연구원 강태이 〃 2015.1.1. ~2015.12.31. 이학석사 화학

Ⅱ. 연구개발의 배경

   - 필적은 인쇄문처럼 형태가 고정화되어 있지 않고 여러 조건에 따라  

변화무쌍한 특징이 있어, 과학적으로 분석함에 어려움이 많음. 이러한 

연유로, 필적감정은 대부분 필적 감정관들의 축적된 지식 및 경험에 

기반해 감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위해 감정관들에 대한 상당 기간의 

훈련이 필요. 그러나 감정관들의 훈련과 경험에도 불구하고 감정상 

오류의 가능성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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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필적감정과 관련해 보다 객관적인 방법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

까지 객관적인 감정의 척도가 연구되어 있지 않아, 영상처리 및 패턴 

인식기술을 응용해 문자의 형태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 

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개발 시스템은 필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감정인이 비슷한 유형의 

문자를 효율적으로 분류함을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대표 유형이 되는 

문자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분류가 필요한 문자를 여기에 입력

하여 대표 유형에 알맞은 문자로 분류하도록 함. 아라비아 숫자를 본 

시스템에 도입하여, 윤곽선 기반의 형태 및 특징점을 추출해 문자를 

자동 분류하고, 비교 대상 숫자의 유사성에 관한 데이터를 수치화하며, 

필적감정 관련 보조 및 참고자료로 사용할 예정임. 

Ⅳ. 미래 기대효과 

   - 본 연구는 필적의 주관적 감정을 보다 객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함에 의미가 있으며, 본 시스템을 이용해 감정의 주관성을 객관화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추후 감정 방법의 발전

에 기초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Multiform Korean handwriting authentication by forensic 

document examiners”,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2015, vol 255, 133-136) 1편

특허

“위변조 방지 기능이 구비된 문서, 문서의 위변조 

확인 방법”[등록번호 10-2014-0040448, 2015.10.19.] 

1건

기타

1. “금속활자의 법과학적 분석방법 고찰” (국제,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구술발

표 1건

2. “증도가자는 가짜... 最古활자 아니다” 동아일

보 (2015.10.27.자) 외 다수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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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개발

이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033-902-5310

ljfirst@korea.kr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1.1. ~ 12.31.

Ⅰ. 연구개발의 핵심 

   - 국외(말레이시아 등)에 주로 보급된 디지털 영상기기의 영상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기기별 분석 DB의 구축 및 분석 도구를 개발.

   - CCTV, 블랙박스, 휴대전화 등의 국외 보급된 기기에서 샘플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발.

성 명 소 속 부서(직위) 이메일 연락처

나기현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디지털분석과
(공업연구관)

ghna282@korea.kr 033-902-5322

심규선 〃
디지털분석과
(공업연구사)

bluesks@korea.kr 033-902-5324

이정환 〃 〃 lj@korea.kr 033-902-5324

❘참여연구진❘

Ⅱ. 연구개발의 배경     

   - 범죄 현장에서 CCTV 및 디지털 기기의 분석은 필수적이나, 이러한 디

지털 기기 관련 분석 인프라가 부족한 해외 국가들이 우리 국과수가 

보유 중인, 우수한 디지털 기기 분석 기법의 전수를 요청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가 보유 중인 기술은 대부분 국내 기기 대상에 국한

되어 분석 기법이 개발된 관계로, 해외에서도 적용 가능한 범용 디지털

기기 분석법을 연구하여 한국 및 국과수의 국제적 위상 향상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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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본 개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말레이시아 기관에서 제공한 테스트 

데이터의 완벽한 분석 및 저장된 영상의 복원 결과 확인이 가능. 이를 

기반으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공조 또는 

협력 수사와 관련해 해당 프로그램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활용을 추진.

Ⅳ. 미래 기대효과 

   - 해외 디지털 기기를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개발함으로써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빠르게 본 연구 성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학술대회 발표 1건

특허 특허 출원 1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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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와 3D 영상 정합 및 
3차원 기반 단서 수집 시스템 개발

김 정 현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02-3290-3196

gjkim@korea.ac.kr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4.3. ~ 12.10.

참여기관 : 고려대학교

Ⅰ. 연구개발의 핵심

   - CCTV의 영상으로부터 범인의 3D Head model을 생성해 데이터베이스 

화하여 범인 식별이 가능.

   - CCTV의 영상을 기반으로 3차원 가상공간에서 해당 3D Point Cloud 데

이터와 대략적으로 정합할 수 있는 GUI 기반 도구 개발.

   - CCTV 영상 및 3D Point Cloud 사이의 공통 특징들을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공간 정합을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 및 구현.

   - Face detection API를 사용하여 2D 이미지에서 얼굴 및 눈, 코, 입 등의 

특징들을 자동･반자동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도구 개발.

   - 텍스처 매핑을 통해 3D 모델에 2D 얼굴 이미지를 알맞은 대응점을 자

동･반자동적으로 찾아 fitting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 및 구현.

성 명 소 속 부서(직위) 이메일 연락처

안종길 고려대학교 정보대학(연구원) 02-3290-3196

김영원 〃 〃 02-3290-3196

유자은 〃 〃 02-3290-3196

❘참여연구진❘

Ⅱ. 연구개발의 배경 

   - 대상 물체의 3차원 모델을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사한다면, 서로 

인접한 CCTV간의 정보 공유가 용이해질 수 있는 등, 동적인 상황에서 

매우 유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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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의 2D 정면 및 90도로 회전한 증명사진에 가까운 범죄자 데이터 

베이스와, 어떤 각도에서건 쉽게 비교･대조할 수 있는 3D 모델 생성이 

필요.

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실제 범죄 현장 수사 시, 채증한 CCTV 영상 분석에 3D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용의자 검거에 도움.

   - 분석 단계가 아닌 수사 단계에서 조기 검거를 위한 솔루션을 개발해 

현장에서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2D→3D얼굴 모델 생성을 통해 용의자와 피의자의 얼굴 비교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함이 가능.

Ⅳ. 미래 기대효과

   - 카메라 이외 각종 센서의 도입･활용과 같은 파급효과 기대 및 기존 

CCTV 망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판 마련 등, 3차원 모델 기반 

과학수사의 도래를 촉진.

   - CCTV와 깊이 센서의 선택적 조합을 통해 수사 관련 비용 및 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관련 센서 및 데이터 측정 산업에 수요 

창출을 기대.

   - 과학적이고 신빙성 있는 조사･분석을 통해 범죄 수사의 신속한 진행을 

가능케 하고 신뢰성 확보도 높일 수 있음.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 국제학술대회 4편 발표

특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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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휴먼모델(AHM)을 적용한
마디모 저속 충돌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박종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분석과

033-902-5610

nisipjc@korea.kr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3.4. ~ 12.10.

Ⅰ. 연구개발의 핵심

   - 액티브휴먼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3차원 유한요소 시트 모델을 구성.

   - BioRID2를 적용한 슬레드 테스트를 수행하고, 동일한 환경에서의 마디모 

시뮬레이션과 Correlation을 수행하여 3차원 유한요소 시트 모델의 신뢰성 

확보.

   - 신뢰성이 확보된 3차원 유한요소 시트 모델과 액티브휴먼모델을 적용해 

경상해 감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 구성.

   - PC-Crash와 마디모의 연계를 통한 경상해 시뮬레이션 프로세스 구축

   - 경상해 감정 및 상해 평가에 활용 및 교통사고 감정인에 보급.

    ※ 참여연구원 : 김성진 외 15명

    

Ⅱ. 연구개발의 배경

   - 국과수 교통사고분석과에 경상해 관련 감정이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며, 

현재 국내외 연구 자료를 인용함과 동시에 마디모 시뮬레이션에 의한 

객관적 자료의 제시를 통해 감정을 수행하고 있음.

   - 마디모 액티브휴먼모델이 개발되어 인체의 응답을 다양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경미한 접촉 또는 진동 등에 대한 

응답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음.

   - 액티브휴먼모델은 실제 사람을 기준으로 개발되어 저속 충돌 상황에서 

마디모 시뮬레이션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정･측･후면 등 어떤 

방향과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 경상해 감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고 해석에 접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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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국과수 교통사고 분야의 저속 충돌 경상해 평가 감정 시, 3차원 유한요소 

시트가 적용된 액티브휴먼모델 시뮬레이션 결과를 활용.

   - 액티브휴먼모델이 적용된 운전석 및 조수석 모델을 국과수 감정인에 

배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 시트의 3차원 형상 및 기계적 

물성은 암호화(Encrypted)해 외부 유출을 차단.

   - 암호화된 모델에 대해 국과수 내부에서만 활용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해 

감정인에 보급.

   - 솔루션명은 NFS MASS(MADYMO Active-Human-Model Simulation 

Solution)이고, MASS-Encryptor, MASS-Solver의 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Ⅳ. 미래 기대효과

   - 액티브휴먼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제반 환경 및 기술을 확보하여, 향후 

감정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기관과 연계해 수행할 인체 관련 연구에도 

해당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특허

기타

- 2015년 CARSP 학술대회 발표(캐나다)

- 2015년 한국법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 NFS MASS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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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충돌 변형량의 3차원 측정 및 
에너지 손실 추정 방안 개발

한인환

홍익대학교

010-4377-4335

ihhan@hongik.ac.kr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3.12. ~ 12.10.

참여기관 : 홍익대학교

Ⅰ. 연구개발의 핵심

  ○ 3차원 충돌변형 모델링과 충돌속도식 개선

   - 3차원 모델링 방안 표준화 및 개선

   - 충돌속도식 다양화(그룹화, 세분화)

  ○ Offset 충돌에 대한 변형체적과 충돌속도 계산 : IIHS 시험영상 분석

  ○ 3차원 스캔 데이터를 통한 3차원 차량 모델링

  ○ 3차원 모델의 활용 방안 제시

   - 충돌 직후 모델 재구성, 사고 자세 재현 등 제시

   - 튜닝카 및 특수차량의 시뮬레이션

  ○ 3차원 모델의 시뮬레이션 활용 가능성 확인

   - 차량 충돌사고, 전복사고, 보행자 충돌사고 등

  ○ 3차원 차량 모델 DB 기반 구축 : DB 소개와 구성, 활용 방안 제시 

Ⅱ. 연구개발의 배경   

   - 1970년대의 충돌 강성계수에 근거한 2차원 충돌변형을 활용하는 방법은, 

자체 측량이나 속도 계산의 불편함을 감수할지라도 그 결과의 정확성에 

대해 현재 국내외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2차원 충돌 데이터(사진/영상)로부터 3차원 충돌 변형 정보를 구성해 

충돌 속도 등을 추정함이 필요한 상황임.

   - 표준화된 모델링 방안의 부재로 인해, 변형량을 구하기 위한 모델링에서 

모델의 왜곡 등의 문제점 발생.

   - Offset충돌에 있어서도 충돌 속도를 계산할 방안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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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과수를 비롯해 국내 교통사고분석 기관에서 보유 중인 3차원 스캐너를 

활용해 충돌 변형 차량의 3차원 모델링을 수행하고, 이로부터 신뢰성 

있는 충돌 속도 측정 등 관련 변형 정보를 추출 및 교통사고 재구성 

해석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개발이 필요.

   - 과도한 튜닝차량 혹은 불법 개조차량이 포함된 사고의 재현 시뮬레이션에 

있어, 기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상의 

차량들을 사용한 시뮬레이션은 효과가 낮음.

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본 연구를 통해 1차년도에 구성한 산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보다 

정확한 충돌속도 계산이 가능.

   - 표준화하여 제시한 모델링 방안에 의거 누구나 쉽게 변형량을 측정할 

수 있고 충돌속도를 계산할 수 있음.

   - 단순한 장벽 충돌만이 아닌 Offset 충돌에서의 계산 방안으로 산식의 

보다 폭넓은 사용이 가능.

   - 제시한 3차원 모델의 활용 방안에 의거 사고 차량의 3차원 데이터만으로 

충돌 속도와 방향 등 사고 재구성 해석에 필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 단서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외 부가적으로 사고 상황까지 확인이 가능.

Ⅳ. 미래 기대효과

   - 3차원 모델과 그 데이터들을 DB화함으로써 관련 자료가 축적되고 활용

도가 높아질 시, 향후 교통사고 분석에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 SCI 논문 2편 게재 (2016.02,/2016.03)

○ SCI 논문 2편 심사중 (2016.06 현재)

○ 국내등재학술지 논문 1편 게재 (2015.05)

특허 ○ 발명특허 국내출원 1건 (2015.0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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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심층 분석 및 목 손상 유무 판단 알고리즘 개발

이강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033-741-1612

ed119@yonsei.ac.kr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 3. 4. ~ 12.10.

참여기관 :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등

          3개 기관

Ⅰ. 연구개발의 핵심

  ○ 교통사고 목 손상 유무 진위 판단을 위한 알고리즘 설계 및 개발

   - 기존 알고리즘 분석 

  ○ 교통사고 모델링을 통해 사고 재현 및 Biomechanics 분석

   - PC-Crash, MADYMO

  ○ 교통사고 유형에 따른 영향요인 분석

   - 차량 파손 사진, 사고 정보, 부상 정도, 의료 서비스, 법률, 보험 등

  ○ 교통사고 목 손상 유무 판단을 위한 알고리즘 설계 및 개발

   - 병원에 내원하는 교통사고 환자들의 의료기록을 통해 목 손상환자의 

상병명 및 중증도 분류

   - 보험에 접수되는 목 손상환자의 교통사고 차량기록 및 방문한 의료기관의 

기록을 협조 받아 상병명 및 중증도 분류

   - 탑승자의 목 손상 부위 및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

   ※ 과제 연구원 명단

      <연구책임자 : 이강현 / 참여연구원 : 이희영, 이정훈>

    

Ⅱ. 연구개발의 배경

   - 교통사고와 관련해 의도적 보험사기 외, 일반 국민에게도 팽배해 있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함으로써, 보험 산업의 건전성과 우리 사회의 도덕성 

제고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기반의 자료 제시가 필요.

   - 자동차 손상에 대한 수집체계의 구축으로 수집 기관들의 자료 통합화를 

가능케 하고, 중증탑승자 손상을 미리 예측하는 알고리즘 및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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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통해, 자동차 사고의 안전성을 확보.

   - 안전장비 유무에 따른 손상의 중증도 및 양상을 규명하여 교통사고 예방 

관련 안전도구 개발에 활용.

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차량 파손 정도에 따라 탑승자의 목 손상 정도를 자동 분석함으로써 

가짜 환자 판별.

   - 교통사고 예방 및 사망 감소에 활용

   -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교통사고 발생 시, 탑승자의 중증도를 

예측하여 구급대원의 현장처치능력을 강화하는 등 빠른 출동체계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자동 응급의료체계 활성화 기대.

Ⅳ. 미래 기대효과

   - 연구 지원기관으로부터 협조받은 보험사의 경추 손상환자(일명 ‘나이롱 

환자’)의 데이터와 연구 기관에 실제 기록된 중증 경추 손상환자의 데이터를 

비교해, 교통사고 시 목 손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

   - 향후 학계, 연구소, 보험협회 등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죄형 교통 

사고나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국내(비SCI) 3건

특허

기타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23건



286

자․타살 분석에서 법의학 및 법심리학의 융합 연구 모델 개발

함 근 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과

033-902-5355

ksham@korea.kr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1. ~ 2015.12.

Ⅰ. 연구개발의 핵심

   - 사망원인 중 자살 및 타살 범죄에 대한 법의학･법심리학적 연구는 지금까

지 개별적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이를 통합적･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융합적 연구 모델 개발이 필요.

   - 법의학의 과학적 분석과 법심리학의 융합적 해석에 의한 연구 모델 

개발은, 자살 예방 및 타살 범죄 분석에 관한 핵심적 기초자료가 될 것임.

   - 통합 연구 모델과 그에 따른 연구 결과를 수사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정의 구현에 기여.

   ※ 참여연구진

성 명 소   속 부서 이메일 연락처

표주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범죄심리과 pyeoni@korea.kr 033-902-5356

Ⅱ. 연구개발의 배경

   - 자살에 대해 법의학적인 부검 자료와 법심리학적인 개인적･환경적 요

인을 종합해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법의학과 법심리학적 융합 해석 모

델 개발을 추진.

   - 법의학과 법심리학 분야에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같은 범죄를 다양하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분석･이해하는, 새로운 범죄 

이해 패러다임을 제시.

   - 자살에 대해 유서와 자살자의 유전자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자살 위험

인자 및 환경 도출이 필요.

   - 목격자 기억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한 ERP-Eyetracker 실험을 통해 관련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수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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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자살에 관한 법의학과 법심리학의 융합 해석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자살 

예방 및 자살자의 심리부검 해석 자료로 활용. 

   - 법의학과 법심리학의 융합 연구 모델 개발을 통해 과학수사의 새로운 

방법론 제시.

   - 목격자의 기억 정확성과 관련된 DB 및 알고리즘을 구축해 사건 관련 

목격자의 기억 정확성 평가에 적극 활용.

Ⅳ. 미래 기대효과

   - 법의학과 법심리학적 관점에서 통합적･종합적으로 자살과 타살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융합모델을 구성.

   - DNA를 이용한 유전적 위험인자 동정 및 환경적 위험인자의 교차 검증을 

통한 유전자-환경 상호작용 분석 등 법의학 및 법심리학 양 분야에 새

로운 연구방법론을 제시.

   - 목격자 기억의 정확성을 뇌파 및 아이트래커 등을 활용해 시각적･ 과

학적･실시간으로 평가 및 판단하여, 목격자 진술을 수사 방향 설정과 단

서 수집 등에 활용.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 문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자극 제시 상황에서 목표 자극 유무에 
따른 목격자의 사건 관련 전위 경향성에 관한 연구

자살유서를 통한 자살 사망자의 심리상태에 대한 질적 연구

Demographic factors in suicide victims in South Korea

자동차 번호 목격자의 기억 평가를 위한 사건 관련 전위 연구

변형 얼굴 재인 과제에서 안구 움직임 탐색 연구

포스터

- 자살 유서의 진위 여부 판별에 대한 해외 연구의 동향
- Preliminary study of eye movements on  part-based face recognition 

task
- A study on assessment method of eyewitness memory accuracy 

based on P300
- Retrospective study of blood alcohol concentrations in victims of 

suicide by hanging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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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영상을 이용한 뇌 상태 읽기 기술의 
범죄심리학적 응용가능성 연구

박해정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02-2228-4868

parkhj@yuhs.ac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4.1. ~ 12.10.

참여기관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성명 소속 이메일 연락처

박해정 연세대학교 parkhj@yuhs.ac 02-2228-4868

이동하 〃 LEEDH@yuhs.ac 02-2228-4868

윤성재 〃 sjyuon29@yuhs.ac 02-2228-4868

Ⅰ. 연구개발의 핵심

   - 증거 유효화와 관련해 무고한 용의자의 불안 반응이 너무 높게 측정됨에 

따라 진실이 거짓말로 판별되는 검사결과가 도출됨으로써, 거짓말 탐지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기존 기법을 보완하는 새로운 뇌영상 거짓말 

탐지 기술 개발이 필요. 

   - 본 연구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한 취조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짓말의 

발각 또는 기계 오류에 대한 불안과 그에 수반하는 의식적/무의식적 

기억 인출의 억제 및 정서 조작과 같은 기만 작용이 용의자의 진실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단서라 가정함.

   - 이러한 가정에 따라 기만작용을 유도하는 인지조작 실험의 설계 및 

기능뇌자기공명영상(fMRI)을 이용한 서로 다른 불안의 뇌신경 기전을 

비교, 기억과 정서의 기만 기전 탐지를 통해 진실성 판독 가능성을 연구

하고자 함.
  

 ▶ 참여연구원

     

Ⅱ. 연구개발의 배경

   - 거짓말 탐지 과정에서 용의자는 진실성에 따라 서로 다른 불안 반응을 

보이며, 특히 거짓말이 발각될 것에 대한 불안과 기계 혹은 취조관의 

탐지 오류로 인해 범죄자로 몰릴 것에 대한 불안 반응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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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 영상 기술의 발달은 법적 행동과 인지 과정에 대한 뇌 기반적 분석을 

가능케 함. 범죄사실을 탐지하려는 것에 대해 해당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기만의지, 탐지에 대한 정서 반응, 범죄사실이 없음에도 유죄로 

판정받을지 불안해하는 것에 대한 정서 및 인지반응 등을 정확히 판별

해내는 기술은 범죄심리학적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임.

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불안정서의 fMRI 뇌 해독 기술은 정서 변화를 해독하는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음. 특히 취조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된 실험적 방법론을 도입한 

정서 관련 뇌 인지 영상 기술과 더불어 동공 크기, 생체 신호의 측정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증거 유효화에 있어 보다 정확한 분별 알고리즘을 

개발함에 활용될 수 있음. 

   - 본 연구를 통해 입증된 것과 같이 fMRI 뇌 해독 기술을 감정에 적용함

으로써 감정의 정확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Ⅳ. 미래 기대효과

   - 뇌 영상 해독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과학수사에 핵심적인 

도구로서 뇌 영상 기술이 부상할 것으로 판단됨. 

   - 이는 기존 뇌 해독 연구의 응용 가능성을 확장하는 새로운 연구로서 

범죄 상태 자발성 평가, 정신 감정, 형량 결정 등 각종 파생연구를 발생

시킬 것으로 예상됨. 본 연구는 뇌 해독 기술을 법심리학에 응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특허

기타(포스터)

- Discriminate Criminal and Eyewitness : 

Finding action voluntariness of memory

- 취조 상태에서 나타나는 불안 반응에 대한 

자기기능공명영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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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재해 희생자 관리에서의 다국적 공조시스템의 구축과 표준 
업무 확립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공동 연구

정낙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법의학센터

033-902-5210

nechung@korea.kr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1. ∼ 2015.12.

참여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인터페이스(주)

Ⅰ. 연구개발의 핵심

   - 다국적 재난･재해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피해 당사국뿐만 아니라 그 외 

다수 국가가 관련된 효율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감정기법 및 관리체계를 

사전에 표준화하는 등의 준비가 필수적으로, 이러한 기반이 조성되어야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대규모의 다국적 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3년 대량재해에서 발생되는 다수 희생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통합관리 프로그램인 Mass ID Manager(MIM)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를 국제적 검증을 거쳐 다수의 국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다국적 사고에서의 인력･기술 교류의 

활성화와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현장 대응 능력의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자 함. 

   - 또한 매장 유골에 대해 14C Radiaocarbon(modern carbon) 검사를 시행하고, 

부위별 14C 농도 변화와 사후경과시간을 추정하여 이 검사법의 법의학적 

유용성을 확립하고자 함.

Ⅱ. 연구개발의 배경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3년 대량재해에서 발생되는 다수 희생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통합관리 프로그램인 Mass ID Manager(MIM)의 초기 

버전(v1.0)을 출시하였고, 2014년 MIM의 실질적인 사용상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추가적인 개발(V2.0)을 완료하였음. 2014년 말에 인터폴의 DVI 

양식이 변경됨에 따라 국제적 표준을 반영한, 대폭적 변화와 다국적 버전의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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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자들은 2014년 WFF(world forensic festival)에서 인천공항에서의 

항공기 추락 사고를 가정한 가상훈련을 시행해 MIM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증명하였고, 이를 활용해 제3세계에서 MIM을 핵심적인 신원 확인 관리  

프로그램으로 하는 표준화된 업무 형태를 확립하고자 함.

   -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관련 기관으로부터 대량재해의 희생자 

관리에 대한 국가 간 업무 표준화를 위한 공동 사업 진행 요청이 있는 바, 

이들이 보유 중인 기존 재난 자료를 이용해 MIM 기능의 국제적 검증을 

시행하고, 다수의 국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표준 프로토콜을 개발하고자 함.

   - 이러한 연구 과정은 시스템 검증 및 개발 외, 해당 지역의 관련 전문가 

집단과의 인력･기술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실질적 현장 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국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에서 재난 발생 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1940년대 탄소동위원소를 이용한 고고학적인 연대측정 방법이 개발되면서, 

오래된 유물에 대해 연대를 추정하는 방법이 발전되어 왔는데, 고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들은 탄소동위원소를 이용해 연대를 추정함이 일반 

적이나, 오차의 범위가 큰 관계로 수백 년 전의 유골에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100년 이내 유골에 대해서는 보편화된 검사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음. 

   - 1950년대 이후, 원폭 실험에 의해 14C(Radiocarbon)의 양이 전세계적 

으로 현저하게 증가된 사실이 알려지면서(이 현상을 bomb-peak라 하며 

modern radiocarbon의 양을 측정), 핵확산금지조약으로 인해 1960년대 

이후, 이의 양이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 

명품 그림의 진위 검사, 포도주의 생산년도 추정 등 각종 검사에 적용할 

수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매장 유골이나 연조직에 대한 사후경과시간을 

추정하기 위한 연구가 간헐적으로 시행 중에 있음.  

   - 아직 보편화된 검사법으로 정착되지는 않았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6.25를  

전후해 인체 골격에 대한 감별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사회적 

이슈화하는 경우도 있음. 또한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부검 시, 백골화 시신이 

발견된 경우 신원 확인뿐만 아니라 생존 시기 추정에 대한 수사상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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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자들은 2014년도에 1950~60년대 골격의 연대 추정의 지표가 될 

수 있는 14C Radiaocarbon(modern carbon) 관련 검사법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행해 그 유용성을 파악 후, ‘15년도에 인체조직별 14C 농도 

변화의 패턴 및 인체 증거물의 경과시간을 추정해 이 검사법의 법의학적 

유용성을 확립하고자 함.

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MIM 상용화 계획 확립(상품화 또는 ODA를 통해 저개발국가 시스템 보급)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DVI 표준 프로토콜의 보급

   - 제3세계 국가에 대한 상시 교육 시스템의 구축

   - 골격에 대한 14C Bomb-peak daing 검사법의 확립 및 일반화 추진

   - 최근에 발생한 매장 사건의 경우, 사후경과시간 추정에 획기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Ⅳ. 미래 기대효과

   - 다수의 희생자를 동반한 국내외 사건･사고의 신속대응 및 개인식별체계 

구축.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희생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과학 

수사의 위상을 증대함에 기여

   - 범세계적인 국제공조 관계를 구축해 해외 자국민 보호 및 협력관계 구축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특허

(특허등록 결정) 대량재해 희생자 신원 확인

시스템-특허번호 : 1020150067825

(국제특허출원)희생자 신원 확인 시스템

특허번호 : PCT/KR2015/013385호

기타

프로그램 추가개발

 : MIM(Mass ID Manager)

대량재해 영문매뉴얼 출간

 : Waiting And Cond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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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CT 법의영상 진단기술 확립 및 표준화 연구

책임연구원

사진
양경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법의학센터

02-2600-4610

rudany@korea.kr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1. ~ 2015.12.

Ⅰ. 연구개발의 핵심

   - PMCT serious pathology 전형적 교육적 사례 DB 구축

   - 법의영상지침서(교재) 및 향후 발전 방향 모색

   - MPMCTA(multiphase PMCT angiography)를 이용한 자창경로, 연조직출혈

(피하출혈) 검색 연구, 외상성 뇌바닥면 거미막밑출혈 부위 규명 연구

   - 조영제 특성 연구 및 대체 조영제 개발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능력 연구

   - 법의인류학적 연구

   ※ 참여연구원 : 서중석, 최영식, 이수경 (본문 중 참여연구원 3인까지 기재)

    

Ⅱ. 연구개발의 배경

   - 전세계적으로 사후 영상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법의학적 표현과 증거 자료 및 손상의 검사로서의 큰 잠재력

   - 부검 전 단계에서 중요한 손상 및 병변의 확인과 부검 결과를 보조할 

수 있는 소견 제시 가능

   - 사후혈관조영술의 활용을 이용해 더욱 정밀한 검사 수행

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PMCT를 통한 인체손상 및 발생기전 파악

   - 사후혈관조영술을 통한 혈관손상 및 출혈원 정밀 파악

   - 법의-영상의학 자문시스템 실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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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래 기대효과

   - 인체손상의 발생기전 파악 능력 향상

   - PMCT 진단능력 향상

   - MPMCTA를 이용한 진단능력 향상

   - 신원 불상 백골화시신 얼굴 복원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연구논문(원저) 1편(Biomechanical analysis 

of biphasic distribution of skull injury in 

falls from height FSI 2015;255:112-7)

○ Korean Journal of Radiology 증례보고 

1편(Myocardial contrast defect associated 

with thrombotic coronary occlusion : 

Pre-autopsy diagnosis of a cardiac death 

with postmortem CT angiography KJR 

2015;16(5):1024-1028)

○ International Society of Forensic Radiology 

and Imaging(ISFRI) 구두발표 1개

○ 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RSNA) 포스터 전시 1개

특허
○ iNRP(integrated NFS Report Processor)의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출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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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를 이용한 사후진단검사법 확립 연구

최병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02-2600-4611

pathosky@korea.kr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1.2. ~ 12.10.

참여기관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Ⅰ. 연구개발의 핵심

   - 한국인 급성심장사 군에서 나타나는 유전자 변이의 분포와 양상, 한국인 

급성심장사와 이들 유전자 변이의 관련성 여부 분석

   - 국내에서 발생한 변사사건에서 발견되는 시식성 곤충의 종 목록 구축과 

다양한 상황조건에 따른 법곤충상 분석

   - 감염성 질환에 대한 감정기법 확립

Ⅱ. 연구개발의 배경

   - 심장질환은 주요 사인 중 하나이며, 특히 급성심장사는 법의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환임. 관상동맥질환이나 허혈성심장질환과 같은 병터는 

병리학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나, 이 외 심장의 기능적 이상과 

관련해 사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에서는, 이러한 기능적 이상이 

생존 시에만 검사가 가능하므로 사망 후 기존의 부검방법으로는 이러

한 이상을 직접적으로 진단하기는 어려워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도입함

으로써 새로운 진단 기법 수립을 모색하고자 함.

   - 법곤충학(forensic entomology)은 곤충학적 증거를 활용하여 법적인 문

제의 해결을 돕는 학문으로 사후경과시간(postmortem interval;PMI)의 추

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으며 한국에서 발생한 변사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시식성 곤충들이 발견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미비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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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의학 분야에서는 부검 시신에서 바이러스, 세균 등에 의한 감염성 질환 

여부 및 그에 따른 직･간접적 사인 도출을 위한 시스템이 없어, 감염성 

질환 여부, 종류, 기전 등을 밝히는 연구를 통해 향후 감정영역으로 확대 

함이 필요.

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급성심장사, 시식성 파리, 감염성 질환에 대한 연구는 법의학 분야의 

새로운 감정업무 개발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추가적 연구를 통해 

분자생물학적 부검, 사후추정시간 확립, 감염성질환과 사인과의 관계 

등을 규명함으로써 부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다 강화함을 추진.

Ⅳ. 미래 기대효과 

   - Conventional Autopsy로 진단하기 어려운 사례에서 Moleculr Autopsy를 통한 

사인을 규명할 수 있는 tool로서의 초석을 확립.

   - 시식성 곤충을 이용한 검사기법의 확립은, 사후경과시간을 밝힘에 있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으로 정착.

   -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체에서 위험성이 높은 바이러스가 검출될 시,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역학조사의 시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국내외 학술지 투고 예정

특허

기타 국제학회(NAME) 초록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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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임상화학검사(Postmortem Chemistry)의 법의학적 적용

강현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법의학센터

033-902-5212

hmkang@korea.kr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1.1. ~ 12.31.

 

Ⅰ. 연구개발의 핵심 

   - 본 연구에서는 급성심근경색의 진단에 이용되는 심근효소 검사 및 눈유리 

체액을 이용한 임상화학검사에 대해, 사후 검사로써의 유용성을 검토.

   - 심근효소 검사연구는 2015. 3~11월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행된 

부검사례 75건을 대상으로, 각각의 시체로부터 말초혈액, 심장혈액 및 

심낭액을 채취하여, 이들 검체에 대해 myoglobin, CK-MB, cardiac 

troponin I 및 cardiac troponin T의 네 가지 심근효소검사를 실시하고  

사인, 사후경과시간, 인공소생술 여부 등과 관련된 분석을 시행하였음. 

분석 결과, 사인에 따른 심근효소 검사결과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사후경과시간, 인공소생술 시행 여부 등의 변수에 대해서도 

심근효소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이는 사망 후 부검까지의 경과시간이 평균 2일 정도인 우리나라의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부검 실무에 심근효소검사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다만, 향후 검안 현장에서 심근효소 

검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유용성 여부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참여연구원 : 박종필, 최승규, 이낙원

Ⅱ. 연구개발의 배경 

   - 임상의학 분야에서 질병의 진단 및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바이오마커의 

개발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사후 변화로 인해 관련 성과를 법의학  

분야에 그대로 적용함에는 문제가 있으며, 사후 검사를 위한 검증을 수행  

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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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근효소는 심장의 근육세포 내에 존재하는 물질로써, 임상적으로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myoglobin, CK-MB, 

cTn-T, cTn-I가 대표적임. 급성심근경색은 법의부검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인으로, 사후 검사를 통해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원활한 사법  

및 행정적 처리를 위해 사인을 규명하는 것 외에도 유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질병을 예방하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건강과 관련된 정책 수립을 

촉진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 

   - 이와 함께 최근 보험 적용 기준이 엄격해지는 등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

되고, 현장 검안 시 심근효소검사 키트를 활용해 사인을 추정하는 사례가 

증가 중에 있음. 그러나 심근효소 검사를 사후 진단에 활용함과 관련해 

아직 국제적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사망 후 평균 2일 정도 경과된 뒤, 부검이 시행되는 국내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사후 심근효소 검사를 통한 급성심근경색의 진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

Ⅳ. 미래 기대효과 

   - 향후 검안 현장에서 채취된 혈액을 이용해 심근효소검사의 유용성을 판정 

하는 연구에 기본 자료로 사용을 추진.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대한법의학회지 1편 투고

특허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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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급성영아사망증후군에서 유전적 위험인자의 동정

유성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010-2816-9505

yshoka@gmail.com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3. ~ 2015.12.

참여기관 : 서울대학교

Ⅰ. 연구개발의 핵심 

   - 2005~2013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한 급성영아사망증후군 사망자 

200례의 심장 조직 내 파라핀 조직에서 DNA를 추출한 후, 아래의 표와 

같이 심장과 관련한 유전적 인자, 특히 이온채널의 유전적 변이에 대해 

multiple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NP) 방법을 이용하여 동정 하

였음. 

   - 그 결과, 아래의 그림과 같이 36례(18%)의 SCN5A H558R에서 변이가 

관찰되었고 15례(7.5%)에서 SCN5A R1193Q에서 변이가 확인되었음. 

또한 RYR2 K4392의 변이가 1례에서 검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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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개발의 배경 

   - 영아돌연사 증후군은, 1세 미만의 영아가 수사와 임상적 상황 및 법의학

적으로 사망의 이유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로 정의됨. 이 중, 비구폐색 등 

범죄 의심 사례와 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임상 경과의 

면밀한 관찰과 함께 유전적 변이의 분자생물학적 진단을 위한, 한국인 

영아돌연사 증후군의 유전적 변이 데이터가 필요.  

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부검 실무에서 영아돌연사와 비구폐색 등의 사고 또는 살인의 감별에 

있어 환경적, 유전적 소인의 파악은 매우 중요함. 지금까지는 외상 혹은 

발달 장애의 유무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유전적 변이의 데이터가 축적

된다면 분자생물학적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토대로 유전자 

칩 등의 진단 도구 개발에 근간이 될 것으로 사료됨.   

Ⅳ. 미래 기대효과 

   - 심장채널의 변이가 약 26%의 영아돌연사 증후군에서 밝혀진 바 있음. 

향후 중추신경계 관련 변이와 copy number variation 등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진행될 시, 영아돌연사의 부검 과정에서 유전적 요인에 대한 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수사 행정을 막고 유가족에게 보다 확실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됨.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Archives of child disease에 투고 후 심사중

특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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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이용한 사후 혈액 및 체액의 특성 분석

박 종 태

전남대학교 

010-5691-4091

jtpark@jnu.ac.kr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4.5. ~ 2015.12.

주관기관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Ⅰ. 연구개발의 핵심 

   - 부검에 의한 형태학적 사인 규명의 한계를 극복하는 사인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핵심 참여연구원 : 김형석, 유선영, 류혜원 

Ⅱ. 연구개발의 배경 

   - 법의학적으로 형태학적 사인이 불분명한 경계에 있는 죽음이 있으며, 

이에 대해 사후 임상의학적인 기능적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사인 진단과 

관련해 기능적 평가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사인 진단 기준을 개발 

하고자 함. 

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출혈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손상사, 농약 또는 살충제에 의한 중독사, 

익사, 화재사 등에서 특징적인 흡광도 및 반사광을 분석함으로써, 다른 

사인과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 

Ⅳ. 미래 기대효과 

   - 형태학적 진단에 머물러 있는 법의학적 사인 규명에 대해 임상의학처럼 

기능적 진단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사인 진단에 있어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음.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준비중

특허 없음

기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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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혈관조직 전사체를 활용한 죽상동맥경화증과 
허혈성 심장질환 신규 표지자 발굴 및 법의학적 활용

김 형 석

전남대학교 법의학교실

062-220-4090

mentogood@gmail.com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1. ~ 2015. 12.

참여기관 : 전남대학교

Ⅰ. 연구개발의 핵심 

   - 인체 혈관을 대상으로 관상동맥경화증 및 허혈성 심장질환에 특징적인 

바이오마커를 발굴해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

   ※ 핵심참여연구원 – 김형석, 박종태, 유선영

    

Ⅱ. 연구개발의 배경 

   - 인체 혈관조직을 이용한 유전체 분석 및 발굴된 생체표지자 발현에 의의. 

아울러 급성심장사와의 관련성 구명이 현재 시도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해 연구.

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기존의 형태학적 방법으로 판단하지 못했던 사망의 원인 및 종류를 기능 

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보조 자료로 활용.

Ⅳ. 미래 기대효과

   - 새로운 진단 기법의 개발로 기존의 방법에 추가해 사망의 원인 또는 사망 

종류의 진단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 및 Chip 개발에 활용.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특허 1건(특허출원번호 10-2016-003141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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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시식성 딱정벌레목 곤충의 분자생물학적 종 구분법

박 성 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02-3290-3450

kuforen@gmail.com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3.19. ~ 12.10.

참여기관 : 고려대학교 의료원 

산학협력단

Ⅰ. 연구개발의 핵심 

   - 시신에서 발생하는 시식성 딱정벌레목 곤충을, 최소사후경과시간의 추정 

등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사법 부검 시 발견된 사례가 있는 26종 중 

10종을 선별 후 표본 확보를 위해 돼지를 이용한 부패실험을 2회 실시 

하여 분자생물학적 종 구분 방법을 연구함.

   ※ 참여연구원 : 신상언, 전수정, 박지혜 연구원 

     

Ⅱ. 연구개발의 배경 

   - 시식성 파리를 이용한 사후경과시간의 추정은 파리의 알부터 성충까지의 

한 세대 보다 오랜 기간 부패한 시신에서는 추정의 정확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음. 이에 성장에 1~2개월 정도 소요되는 시식성 딱정벌레를 

이용해 연구를 계획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국산 시식성 딱정벌레목 곤충의 

COⅠ과 ITS2 염기서열을 분석함으로써 종 진단 문제를 해결을 추진. 

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고도로 부패한 시신에서 발견된, 시식성 딱정벌레목 곤충을 신뢰할 수 

있는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통해 종을 확인한 후, 해당 종의 성장 속

도, 서식지 선호성, 계절별 성충 출현 시기 등과 같은 곤충학적 정보

들을 연계해 함께 발견된 시신의 최소사후경과시간, 사망한 시기 등에 

대한 곤충학적 증거 또는 과학적 추정의 근거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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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래 기대효과 

   - 현장에서 발견되는 시식성 딱정벌레 종의 식별이 가능해짐에 따라 곤충 

증거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며, 간편한 molecular species ID kit의 개

발 및 새로운 활용 가능 종의 탐색과 확인이 가능. 또한 변사체가 고도로 

부패한 사건의 경우, 곤충 증거를 이용해 최소사후경과시간의 추정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됨.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추가 연구 후 투고 예정

특허 해당 없음

기타 딱정벌레 DNA 바코딩 기초연구 기반 마련



305

미성년 여부 추정을 위한 한국인집단 연령추정 기법 개발

윤순호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010-4029-0279

yshoka@gmail.com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4.3. ~ 12.10.

참여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Ⅰ. 연구개발의 핵심 

   - 2009~2012년 16~30세 서울대학교병원 환자 1,151명(남 651명/여 500명)을 

대상으로 흉부 X선에서의 쇄골 내측 골단 골화 정도를, 2명의 영상 

의학과 전문의가 대상자의 나이 및 성별을 모르는 상태로, 서로 의견을 

수렴해 쇄골 골단 골화 정도를 stage 1~5사이로 평가함. 

   - 쇄골 내측 골단의 가시성 평가가 가능하지 않음에 대한 두 영상의학과 

의사의 일치도는, 0.598(우측) 및 0.735(좌측), 쇄골 내측 골단의 골화 

단계 평가에 대한 일치도는 0.420(우측) 및 0.404(좌측)이었음. 연령 증

가에 따른 평균 골화 점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미성년자 판정

     (만 19세)에 대한 평균 골화 점수의 진단 정확도에 대한 ROC분석 결과, 

AUC는 0.922(95% CI, 0.902~0.942)이었음. 초심자가 적용 가능한 골화 

단계 정의 및 대표 이미지 아틀라스를 만들고 경험이 전무한 의료진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시험적으로 확인함. 

    

Ⅱ. 연구개발의 배경 

   - 최근 세계적인 각국 간 이민 확대로 인해 정확한 미성년자 여부에 대

한 법의학적 나이 추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국내의 경우, 

탈북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젊은 탈북자에 대한 성년 판

단은 다른 기준이 미비하여 현실적으로 탈북자의 주장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국내 성년자 나이대의 범죄도 증가 중에 있으며 해당 

연령군을 대상으로 한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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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미성년 여부가 불확실한 내국인, 외국인(예. ‘아덴만 사건’에서의 젊은 

아프리카인), 탈북자 및 추후 북한 주민 등에 적용 및 비교 가능한 기초 

자료를 확보.

Ⅳ. 미래 기대효과 

   - 향후 과제 지속에 따라, 탈북 청소년과 국내자료를 비교한 비교평가 연구 

및 국내 빅데이터에 기반한 딥러닝 알고리즘 연구를 수행해 북한 청소년과 

난민에 대비한 흉부X선 미성년자 자동 판정 소프트웨어를, 관련 연구

진과 함께 개발할 것을 기대.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1 (J Korean Med Sci.에 투고 후 심사중).

특허

기타



307

법과학 연구･개발사업 국제협력 및 
성과 환류를 위한 기획･연구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공학부

033-902-5500

nkpark@mail.go.kr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1. ~ 2015.6.

Ⅰ. 연구개발의 핵심

   - 국제과학수사박람회(IFE) 추진에 따른 업무 단계별 기획안 마련 및 자료 

축적과 함께, 경과 분석을 통해 박람회 성과를 향후 국과수 발전과 연구･ 

개발 사업을 위해 환류 가능한 방안을 도출.

   - 국제박람회 개최에 수반되는 법과학 관련 국제네트워크 구성과 수출상담회 

추진 등 각종 성과를 축적하여, 향후 국과수 발전을 기획함에 기초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화하고 참여기관 간 지속적 업무협력 방안을 도출.

   - 기술 이전 및 공공원조를 통한 우수기술 확산 등 지속 가능한 국제적 

협력 방안의 마련 및 실천.

   - 국과수 및 한국 법과학의 발전과 미래지향적 과학수사 행정한류 확산을 

위한 기획보고서 작성

 

Ⅱ. 연구개발의 배경

   - 국과수 대외협력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연구･개발사업 분야의 국제적 

협력 및 성과 환류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

   - 2014년 세계과학수사학술대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탕으로 2015년에는 

아시아와 중동권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수사박람회를 개최하여 우리 과학 

수사의 발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림.

   - 국과수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대외협력 분야에서의 기반 강화와 업무 

영역 확대가 중요하며, 향후 법과학 연구의 중점 투자방향 설정과 핵심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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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완성물인 행사결과 보고서와 과학수사 행정한류 추진방안 기획보고서를 

통해 향후 법과학 연구개발 성과확산 방향 설정.

   - 국제과학수사박람회 개최에 따른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저명한 

법과학 전문가 집단과의 적극적 교류를 통해 국제적 공동 연구과제 도출 

등, 향후 국내 법과학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국내 법과학 관련 연구･개발성과의 국제적 홍보 및 아시아･아프리카･중동･
중남미 등 잠재적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

   - 지속적인 R&D 및 교육훈련 기관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Ⅳ. 미래 기대효과

   - 국제과학수사박람회 상설화 개최에 따른 산업화 촉진 및 우수 감정기법과 

인프라 수출을 통해 국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에 대한 세계적 인정, 과학수사 관련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한 아시아-아프리카 권역내 기술표준 선점 등을 통해 연구･ 

개발 성과의 경제적, 사회적 확산을 위한 기반 강화.

   - 대한민국의 법과학 우수성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과 신뢰 구축을 

통해, 법과학 기술 및 그에 따른 관련 산업 동반 수출 등을 기대.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특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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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R&D 사업 성과지표 설정 및 종합적 성과 분석･연구

정우식

한국기업지식연구원

070-7436-9267

bear@koreaei.com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5. ~ 2016.2.

참여기관 : 한국기업지식연구원

Ⅰ. 연구개발의 핵심

   - 국과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체계의 구축 및 성과진단･분석

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도출.

   - 국과수 R&D 사업 정책방향, 타 부처 및 유사사업 R&D 동향과 성과 

분석, 기관의 사업추진방향 분석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R&D 사업의 전반적 현황 분석

   - 국내외 유사 사례 비교 분석 및 종합적 성과 분석

   - 성과 분석을 위한 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 체계 정립

 

Ⅱ. 연구개발의 배경

   - 범죄 수법이 지능화, 전문화 되어가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감정기법의 선진화, 전문화 및 신규 감정기법 개발의 필요성 증대.

   - 대 테러, 국제 표준화, 생체정보 분석･평가 기술 등 새로운 분야의 감정 

수요 증가와 관련해 해당 분야 기초연구와 신규 감정기법 개발 및 공인 

시험법 등록 등의 필요성 증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R&D 사업(‘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이 '16년도 

부처 자체평가 및 미래창조과학부 상위평가대상 과제로 선정.

   - 미래부 R&D 사업 표준평가지침에서는 성과지표의 질적 지표화(化) 수준을  

60% 이상으로 권고.

   - 기존 국과수 R&D 사업의 성과지표는 단순 논문 건수 및 특허 건수로 

구성되어 있어, 새로운 질적 지표의 설정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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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의 패러다임이 조사･분석･평가 → 성

과평가 → 재정사업 성과관리 → 개방･협력 → 창의･도전으로 변화함

에 따라 국과수 R&D 사업에 특성화된 지표 개발이 필요.

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2010 ~ 2015년의 연도별 투입연구비 대비 논문 성과의 경우, 연평균 

11.7%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SCI(E)급 논문은 3.2%의 상승률을 보였음. 

특히, 2012 ~ 2014년에는 상승세가 11%에 달함.

   - 출원 및 등록된 특허는 총 64건으로 2013년에 20건, 2014년에 22건,  

2015년에 2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용역에서 출원된 특허는 총 2건임.

     (국내출원)

   - 수사연구 수행주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 실적은 총 103회이며, 8개의 

부서(과)에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부서별 평균 교육 실시 건수는 '13년 

5.06회, '14년 7.81회로 나타남.

   - 법과학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성과지표 설정 및 분석 

완료.

Ⅳ. 미래 기대효과

   - 국과수 R&D 사업에 최적화된, 질적 지표 위주의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향후 사업 평가에 적극적 대응 가능.

   - 교육품질 제고 및 법과학 저변 확대를 위한 연구센터 설립 추진.

   - 과제 참여 연구 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 및 동기 부여에 기여하기 위한 

핵심 연구 인력 인센티브 도입에 활용.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특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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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학 원천기술 개발과 수출산업화 기반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 용역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044-861-0465

hyunggun@klri.re.kr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10. ~ 2016.2.

참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Ⅰ. 연구개발의 핵심

   - 본 연구는 법과학 관련 해외 입법례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법과학 

기술의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법률 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 및 제공하고, 법과학기술의 체계적 

발전기반과 안정적 성장기반의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가 될 (가칭) 

‘법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책임자 : 김형권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강현철 선임연구위원, 이세정 연구위원, 왕승혜 부연구위원  

 

Ⅱ. 연구개발의 배경

   - 세계 법과학 시장 규모는 해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적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해외 주요 국가들의 투자 및 관련  

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

   - 급변하는 사회 환경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응해 새로운 기법을 개발

하고 장비를 도입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과학 

분야 기술 수준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달해 있으나,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부족한 전문 인력과 예산 등 법과학 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은 미비한 실정임.

   - 우리나라가 세계 법과학 시장을 선점하고 급증하는 국내 법과학 관련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양성과 관련 연구･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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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원, 민간의 투자 및 참여 확대 등을 보장하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법과학기술의 안정적･체계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법과학기술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프랑스 및 

러시아의 법과학 관련 기관 현황과,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 제정 시 유의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

   - 법과학기술 선진국들의 법령 등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분석에 기초해 

우리나라에서의 법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을 검토해,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  

   - 우리나라 법과학기술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법률인 (가칭)‘법과학 

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의 입법초안 및 조문별 해설 자료를 제시. 

Ⅳ. 미래 기대효과

   - (가칭) ‘법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통해 안정적 예산 확보를 

가능케 하는 등, 법과학 연구･개발 사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

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특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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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통합적 치료 모델 개발

김희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과

033-902-5350

uhjju2020@korea.kr

주관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간 : 2015.1.1. ~ 12.31.

참여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명 소속 이메일 연락처

김희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uhjju2020@korea.kr 033-902-5350

지형기 〃 vantil@korea.kr 033-902-5351

홍현기 〃 shueshue99@korea.kr 033-902-5352

김기평 〃 chachaoong@korea.kr 033-902-5353

표주연 〃 pchyun@korea.kr 033-902-5356

Ⅰ. 연구개발의 핵심

   -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봉쇄모델의 국내 적용에 대한 정책 및 매뉴얼 개발

   - 성범죄 유발 요인들에 대해 심리생리측정치를 이용한 객관적 판단 지표 개발

   - 봉쇄모델에 사용되는 심리생리검사의 검사 기법 확립 및 판별 알고리즘 개발

  ▶ 참여연구원

         

Ⅱ. 연구개발의 배경

   - 성폭력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

서는 성폭력 범죄자들의 재범을 억제하는 것이 관건임.

   - 성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 미국과 영국에서는 보호관찰 관리자, 임상

심리학자, 심리생리검사관을 축으로 하는 봉쇄모델을 성범죄자에게 적용

하여 효과를 보고 있음. 이에 국내에서도 동 모델을 참조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통합적 치료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성폭력 가해자

들의 재범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 성범죄자의 치료 효과를 검증함과 관련해, 현재는 대부분 성범죄자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이 스스로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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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 또는 조작할 수 있는 문제의 여지가 있어, 성범죄자의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심리 생리적 측정 방법 및 장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임.

   - 성범죄 수사 시, 관련 대상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심리생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는 외국의 검사 기법과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 국내 

실정에 맞는 검사 기법 및 장비 개발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사를 수행 

함으로써 성폭력 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 수사에 유용한 활용을 기대.

Ⅲ. 과학수사 감정관련 활용계획

   - 치료감호소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국형 봉쇄모델의 효과성을 입증 시, 

이를 근거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게까지 적용해 성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연구를 통해 개발된 PPG 장비에 대해, 현재 식약처를 통해 의료기기 

인증 작업을 실시 중이며, 인증 이후 본 장비를 성폭력 치료 기관에 배포해 

보다 효과적인 진단 및 객관적인 치료 효과 검증이 가능.

   - 국내 실정에 맞는 심리생리검사 기법 및 장비를 개발해 국내 검사 기관에 

배포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며, 향후 검사 기법 및 

장비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병행.

Ⅳ. 미래 기대효과

   - 한국형 봉쇄모델을 국내에 적용해 효과적으로 성범죄를 억제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PPG 장비를 통해 효과적으로 성범죄자의 위험 요인을 탐색 및 각 요인에 

부합하는 치료를 가능케 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 기대

되며, 아울러 객관적인 치료 효과의 검증도 가능해져 성범죄자 평가와 

분류에도 도움.

   - 국내 실정에 맞는 검사 기법의 개발 및 일선 검사현장 배포를 통해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를 언론 등에 적극 홍보하여 심리생리검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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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개발

성과

논문

Eye Tracker를 활용한 숨김정보검사의 효용성 연구

사건관련전위를 이용한 CIT 검사 시, 관련자극과 무관련

자극 간의 P3 진폭의 차이 연구 : 범죄정보에 노출된 무죄

집단을 중심으로

특허 거짓말 탐지용 자료 제공 방법(특허등록)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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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정처리현황

감정처리 통계자료는 각종 범죄･사건현상의 변화추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이다.

2015년도 우리 연구원에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주본원 및 각 지방연구소에서는 전년에 비해 

11.1% 증가한 386,918건을 감정처리하였다. 본원은 97,808건의 실적을, 지방연구소는 각각 서울연구소 

140,044건, 부산연구소 49,764건, 대구연구소 28,778건, 광주연구소 29,245건, 대전연구소 41,279건 등 

총 289,110건의 감정처리 실적을 올렸다.

 표 1. 연도별 감정처리 현황(2008년~2015년)

       연도별
 유형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년
대비

2015년 연구소별

본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계
(증가율)

256,386
(14%)

278,040
(8.4%)

276,614
(-0.5%)

297,357
(7.5%)

298,729
(0.5%)

335,009
(12.1%)

348,117
 (3.9%)

386,918
(11.1%)

38,801
(11.1%)

97,808 140,044 49,764 28,778 29,245 41,279

시 체 부 검 ･ 검 안 3,958 4,578 3,543 3,834 5,150 5,251 6,172 6,789 617  1,772 2,146 819 467 750 835

병 리 조 직 검 사 2,149 2,508 2,390 2,911 3,200 3,493 5,726 7,891 2,165 1,200 3,930 743 573 552 893

법 치 의 학 236 243 131 137 186 126 143 199 56 198 0 0 0 0 1

플랑크톤･취식물･임상검사 266 1,616 1,961 2,283 2,071 2,030 446 1,650 1,204 4 1,086 53 77 128 302

혈  액  형 29,031 40,351 43,179 44,364 52,497 69,147 60,311 83,858 23,547 10,640 35,319 11,043 8,452 6,672 11,232

세 균 ･ 식 물 105 142 85 229 1,731 1,309 510 417 -93 416 1 0 0 0 0

유 전 자 분 석 69,894 88,078 91,235 103,112 104,164 114,611 121,672 121,917 245 28,182 46,411 14,811 10,444 9,097 12,972

거 짓 말 탐 지 432 493 415 331 509 593 469 950 481 950 0 0 0 0 0

법 최 면 ･ 범 죄 분 석 90 88 99 73 27 31 35 14 -21 14 0 0 0 0 0

문  서  감  정 8,350 9,473 12,453 18,049 6,315 5,825 2,672 2,463 -209 2,463 0 0 0 0 0

컴 퓨 터 포 렌 식 - - - - - - 2,778 3,804 1,026 3,802 0 0 2 0 0

영  상  분  석 4,748 5,034 5,714 7,310 7,868 8,331 8,970 6,041 -2,929 4,903 988 65 53 3 29

일 반 독 물 12,824 14,482 14,034 15,190 15,801 16,522 17,624 22,549 4,925 2,527 9,686 3,289 1,742 2,454 2,851

의  약  품 14,180 16,376 15,157 16,970 17,715 19,837 21,449 24,561 3,112 3,074 10,557 3,569 1,918 2,425 3,018

생 약  ( 한 약 제 ) 23 38 20 35 103 251 32 63 31 42 13 1 0 7 0

세 제 ･ 향 장 품 1 38 64 32 32 19 21 36 15 16 16 0 0 0 4

농 약 ･ 살 서 제 1,073 1,364 1,440 2,121 2,181 2,165 1,192 1,377 185 226 284 198 126 231 312

부 정 ･ 불 량 식 품 920 1,210 1,056 1,425 2,002 4,419 2,228 4,798 2,570 2,210 1,249 395 196 221 527

마 약 ･ 대 마 초 8,149 9,215 7,406 6,970 7,481 9,761 11,738 11,546 -192 3,807 5,151 1,281 369 264 674

향 정 신 성 의 약 품 23,394 19,162 16,274 15,468 13,035 15,074 15,811 23,561 7,750 4,579 11,493 4,786 425 866 1,412

유 해 환 각 물 질 1,733 1,813 2,434 2,789 2,782 1,813 1,084 1,130 46 324 335 250 26 51 144

혈 중 알 코 올 ( 음 주 ) 60,846 43,342 37,390 31,367 27,812 28,949 28,498 26,525 -1,973 8,408 5,506 4,734 1,772 2,727 3,378

화공약품･중금속･CO 등 1,009 1,034 1,070 1,161 1,474 2,017 2,741 2,100 -641 322 987 185 78 276 252

토양･유리･광물･섬유･유류 3,134 3,776 3,871 4,786 6,592 5,455 5,425 6,695 1,270 1,918 2,572 842 557 355 451

인화탄화물질･충격흔 등 1,717 2,272 2,881 2,657 2,518 2,826 2,664 2,048 -616 201 592 474 232 110 439

화 재 ･ 폭 발 3,320 5,121 6,237 7,169 7,009 5,442 4,219 4,432 213 553 817 816 550 820 876

기 계 구 조 물 637 614 554 550 1,770 1,084 2,291 664 -1,627 417 45 103 12 44 43

총 기 ･ 화 약 564 530 438 707 544 294 264 346 82 345 1 0 0 0 0

음 성 ･ 음 향 134 317 224 287 621 921 2,051 747 -1,304 747 0 0 0 0 0

교 통 사 고 3,469 4,732 4,859 5,040 4,909 5,940 13,972 15,741 1,769 12,267 563 765 613 1,080 453

기 타 ( 사 본 ,  질 의 등 ) - - - 630 1473 4,909 2,506 -2,403 1,281 296 542 94 112 181

 

※ 굮과수 감정정보시스템의 신규 구축(LIMS → NFIS(‘15.4.1.~))에 따라 기존 대비 감정유형이 세분화
※ 일부 지방연구소(대구･대전)의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이화학과 → 법독성화학과 및 이공학과)에 의거 해당 연구소의 부서별
   감정량을 조직 개편 전후로 구분 산정하여 합산
※ 기타(사본,질의등)의 경우, ‘14년까지는 통합 산정하였으나 ’15년부터 각 부서(지방연구소 포함)별로 별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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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서별 감정처리 현황

 《법생화학부》
  법생화학부의 감정 건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2.4%)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유형별로는 유전자분석 분야의 경우, 본원 이전(‘13.11월) 이후 서울연구소에서 수도권을 전담함에 따라 

감정 건수가 상당량 줄어들었으나, 급증하는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추세와 맞물려 마약･대마초, 향정신성

의약품 분야는 크게 증가하였다.  

  표 2. 법생화학부 감정처리 현황(2008년~2015년)

부서별 업무유형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   계 137,167 152,833 149,586 182,936 298,729 206,106 101,360 97,808

법

생

화

학

부

소  계 116,618 127,873 121,206 145,302 257,920 175,960 68,528 66,883

법유전자과

혈 액 형 8,230 17,965 20,210 23,195 52,497 36,942 0 10,629

세균, 식물 95 133 85 228 1,7361 1,309 510 416

유전자분석 36,341 48,495 48,767 64,936 104,164 73,783 43,181 28,167

시체부검･검안 1

일반독물 10

의약품 4

혈중알코올(음주) 6

화공약품･중금속･CO 등 3

토양･유리･광물･섬유･유류 1

기계구조물 1

교통사고 1

기타(사본,질의등) 69

법 독 성

학 과

일반독물 6,443 7,586 7,448 8,359 15,801 9,250 1,812 2,516

의약품 7,186 8,697 8,266 9,501 17,715 11,167 2,619 3,070

생약(한약제) 22 30 7 30 103 247 15 42

세제,향장품 - 36 63 32 32 19 15 16

농약,살서제 229 315 380 654 2,181 1,567 313 226

부정불량식품 863 1,110 378 1,311 2,002 3,625 1,857 2,033

마약,대마초 4,795 5,869 4,800 4,663 7,481 6,689 3,036 3,805

향정신성의약품 16,219 12,873 9,300 9,882 13,035 8,873 3,142 4,579

유해환각물질 1,294 1,285 1,941 2,308 2,782 1,117 274 324

혈 액 형 8

유전자문석 8

혈중알코올(음주) 15

화공약품･중금속･CO 등 46

토양･유리･광물･섬유･유류 2

기타(사본,질의등) 46

법화학과

혈중알코올(음주) 32,234 19,992 15,618 15,071 27,812 15,930 8,971 8,387

화공약품,중금속,co등 506 577 518 652 1,474 1,244 399 273

토양,유리,섬유,페인트등 1,567 2,109 2,088 3,005 6,592 2,757 1,971 1,741

인화탄화물질,충격흔등 594 801 1,337 1,476 2,518 1,441 413 196

혈 액 형 1

문서감정 22

부정･불량식품 176

화재･폭발 13

기계구조물 3

일반독물 1

교통사고 3

기타(사본,질의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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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공학부 및 중앙법의학센터》

  법공학부의 감정 건수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유형별로는 거짓말탐지(102.6%), 교통사고

(26.9%) 분야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중앙법의학센터의 감정 건수는 ‘12년을 정점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본원 이전에 의해 소관 지역이 변동됨에 따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표 3. 법공학부 및 중앙법의학센터 감정처리 현황(2008년~2015년)

부서별 업무유형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   계 137,167 152,833 149,586 182,936 298,729 206,106 101,360 97,808

법

공

학

부

소  계 16,431 18,598 22,536 30,598 29,572 21,899 27,435 27,494

법안전과

기계구조물 293 284 300 316 1,770 738 395 412

화재･폭발 970 1,150 1,330 1,835 7,009 1,987 427 539

총기･화약 189 377 220 490 544 215 143 345

음성･음향 134 317 335 285 621 921 2,051 0

병리조직검사 1

컴퓨터포렌식 1

부정･불량식품 1

토양･유리･광물･섬유･유류 18

인화탄화물질,충격흔등 5

교통사고 15

기타(사본,질의등) 160

디 지 털

분 석 과

문서감정 8,350 9,473 12,169 18,049 6,315 5,825 2,672 2,441

컴퓨터포렌식 2,778 3,801

영상분석 4,748 5,034 5,998 7,310 7,868 8,331 8,970 4,876

마약･대마초 2

토양･유리･광물･섬유･유류 41

음성･음향 747

교통사고 193

기타(사본,질의등) 205

교통사고

분 석 과

교통사고 1,225 1,381 1,674 1,909 4,909 3,258 9,495 12,051

영상분석 23

토양･유리･광물･섬유･유류 12

유전자분석 7

혈액형 2

화재･폭발 1

기타(사본,질의등) 627

법심리과

거짓말탐지 432 493 415 331 509 593 469 950

법최면･범죄분석 90 88 95 73 27 31 35 14

기타(사본,질의등) 4

중
앙
법
의
학
센
터

소  계 4,118 6,412 5,844 7,036 10,607 7,264 5,397 3,431

시체부검･검안 2,411 2,918 2,080 2,353 5,150 3,225 1,419 1,771

병리조직검사 1,405 1,832 1,840 2,357 3,200 1,995 609 1,199

법치의학 233 242 131 136 186 126 108 198

플랑크톤,취식물,임상검사 69 1,420 1,793 2,190 2,071 1,918 0 4

영상분석 4

토양･유리･광물･섬유･유류 103

기계구조물 1

교통사고 4

기타(사본,질의등) 147

기타 사본, 사실조회, 질의 등 - - - - 630 983 3,2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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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연구소》

  서울연구소는 전년 대비 약 15.6%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혈액형, 유전자분석, 의약품 및 향정신성

의약품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4. 지방연구소별 감정처리 현황(2008년~2015년)

부 서 별 업 무 유 형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서

울

과

학

수

사

연

구

소

소    계 - - - - - 11,334 121,113 140,044

법 의
조 사 과

 시체부검･검안 - - - - - 170 2,197 2,146

 병리조직검사 - - - - - 468 4,062 3,926

 플랑크톤,취식물,임상검사 - - - - - 0 0 1,086

 영상분석 965

 토양･유리･광물･섬유･유류 769

 기계구조물 9

 기타(사본,질의등) 32

유 전 자
분 석 과

 혈액형 - - - - - 2,575 30,860 35,314

 유전자분석 - - - - - 3,054 37,538 46,410

 세균, 식물 1

 영상분석 4

 의약품 1

 향정신성의약품 12

 혈중알코올(음주) 5

 화공약품･중금속･CO 등 24

 토양･유리･광물･섬유･유류 2

 총기･화약 1

 기타(사본,질의등) 26

법 독 성
화 학 과

 일반독물 - - - - - 850 8,161 9,686

 의약품 - - - - - 964 9,587 10,556

 농약･살서제 - - - - - 37 286 284

 부정･불량식품 - - - - - 6 135 1,249

 생약(한약제), 세제･향장품 - - - - - 1 16 29

 마약･대마초 - - - - - 574 6,228 5,151

 향정신성의약품 - - - - - 758 7,828 11,481

 유해환각물질 - - - - - 115 391 335

 혈중알코올(음주) - - - - - 985 6,676 5,501

 화공약품･중금속･CO 등 - - - - - 143 1,676 963

 토양･섬유･페인트･유류 등 - - - - - 125 1,575 1,796

 인화탄화물질･충격흔 등 - - - - - 55 835 592

 혈액형 4

 화재･폭발 26

 교통사고 22

 병리조직검사 4

 영상분석 1

 기계구조물 2

 기타(사본,질의등) 34

이 공학 과

 법안전 - - - - - 196 1,689 0

 화재･폭발 791

 교통사고 - - - - - 210 698 541

 영상분석 18

 기계구조물 34

 혈액형 1

 유전자분석 1

 토양･유리･광물･섬유･유류 5

 기타(사본,질의등) 204

기  타 - - - - - 48 675 0



327

  부산연구소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가운데, 일반독물, 향정신성의약품, 병리조직검사 분야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부 서 별 업 무 유 형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부

산

과

학

수

사

연

구

소

소  계 48,342 49,329 53,521 46,732 52,838 56,630 48,167 49,764

법 의 학 과

 시체부검･검안 - -   15 585 623 753 819

 병리조직검사 180 62      - 347 450 279 742

 플랑크톤,취식물,임상검사 - -  2 27 0 0 53

 혈액형 12,195 11,971 13,478 10,276 12,419 13,187 11,929 11,043

 유전자분석 10,757 11,835 15,004 13,023 15,844 16,615 14,573 14,808

 세균식물 - 2      - - - 0

 영상분석 58

 의약품 14

 향정신성의약품 1

 혈중알코올(음주) 3

 토양･유리･광물･섬유･유류 2

 기타(사본,질의등) 55

법 독 성
화 학 과

 일반독물 2,478 2,637 2,741  2,930 2,950 3,020 2,489 3,289

 의약품 2,804 3,158 3,046  3,495 3,564 4,143 3,496 3,555

 농약･살서제 143 160 167    250 226 151 111 198

 부정･불량식품 - -      -  530 678 64 395

 생약(한약제), 세제･향장품 2 - -      - 2 0 1

 마약･대마초 1,555 1,423 1,161 895 1,185 1,812 1,363 1,281

 향정신성의약품 3,295 3,491 3,487 3,302 3,527 4,328 3,525 4,785

 유해환각물질 243 301 351 375 575 470 263 250

 혈중알코올(음주) 11,799 9,836 8,551 6,285 4,655 5,038 5,123 4,731

 화공약품･중금속･CO 등 165 110 159 180 264 213 178 185

 토양･섬유･페인트･유류 등 503 491 506 527 2,237 2,067 1,271 831

 인화탄화물질･충격흔 등 512 495 684 474 567 604 486 471

 병리조직검사 1

 유전자분석 3

 화재･폭발 1

 교통사고 1

 기타(사본,질의등) 38

이 공 학 과

 기계구조물 123 140 141 108 94 57 83 103

 화재･폭발 989 2,195 2,834 3,213 2,170 1,774 1,329 815

 총기･화약 11 22 26  62 - - 0

 음성･음향분석 - - -    - - - 0

 교통사고 588 1,000 1,164 1,320 1,043 861 1,415 764

 영상분석 7

 토양･유리･광물･섬유･유류 9

 인화탄화물질･충격흔 등 3

 기타(사본,질의등) 449

기 타  사본, 사실조회, 질의 등 - - - - 29 537 4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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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연구소는 전년 대비 65,.8%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였으며, 혈액형과 유전자분석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분야에서 업무량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는 개설(‘14.1.) 이후 2년여가 경과되면서 대구･경북 지역의 

감정 업무를 소관하는 대구연구소가 운영상 본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다. 

부  서  별 업 무 유 형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대

구

과

학

수

사

연

구

소

소    계 17,357 28,778

법 의 학 과

시체부검･검안 296 467

병리조직검사 196 573

법치의학 34 0

 플랑크톤,취식물,임상검사 55 77

혈액형 3,729 8,448

유전자분석 6,856 10,440

영상분석 53

일반독물 2

의약품 1

혈중알코올(음주) 1

 기타(사본,질의등) 26

법 독 성
화 학 과

일 반 독 물 1,157 1,740

의약품 1,218 1,917

농약･‧살서제, 생약, 세제･향장품 98 126

마약･대마초 386 369

향정신성의약품 186 425

유해환각물질 7 26

혈중알코올(음주) 1,365 1,771

화공약품･중금속･CO 등 96 78

토양･섬유･페인트･유류 등 217 554

인화탄화물질･충격흔 등 198 232

 부정･불량식품 196

 혈액형 4

 유전자분석 4

 컴퓨터포렌식 2

 기타(사본,질의등) 35

이 공 학 과

기계구조물 9 12

화재･폭발 641 550

총기･화약 62 0

교통사고 513 613

 토양･‧유리･‧광물･‧섬유･‧유류 3

 기타(사본,질의등) 33

기 타  사본, 사실조회, 질의 등 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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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연구소는 전년 대비 약 19.1%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타 지방연구소와 유사하게 혈액형, 유전자분석 

등의 분야에서 확연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부 서 별 업 무 유 형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광

주

과

학

수

사

연

구

소

소    계 23,260 24,581 24,837 25,401 25,545 22,506 24,558 29,245

법 의 학 과

 시체부검･검안 567 568 492   534 558 566 703 750

 병리조직검사 220 112 74      88 36 111 42 552

 법치의학 - 1    - - 1 -

 플랑크톤,취식물,임상검사 85 82 87  78 - 85 128

 혈액형 3,710 4,265 4,733 5,311 5,553 4,897 5,016 6,671

 유전자분석 6,012 7,691 8,205 9,367 9,270 7,509 7,548 9,097

 세균･식물 7 3    - - 　 -

 일반독물 1

 의약품 1

 화공약품･중금속･CO 등 3

 토양･‧유리･‧광물･‧섬유･‧유류 1

 교통사고 2

 기타(사본,질의등) 19

법 독 성
화 학 과

 일반독물 1,438 1,453 1,298 1,506 1,585 1,490 1,906 2,453

 의약품 1,467 1,656 1,318  1,477 1,491 1,537 2,138 2,424

 농약･‧･살서제 164 166 109    179 204 161 234 231

 부정･‧불량식품 48 89 109     103 95 110 35 221

 생약(한약제), 세제･향장품 2 7

 마약･‧･대마초 343 401 285     347 274 338 336 264

 향정신성의약품 1,628 1,241 697     618 420 449 472 866

 유해환각물질 53 47 16       8 11 25 50 51

 혈중알코올(음주) 5,588 4,598 4,911    3,676 3,530 3,192 2,839 2,727

 화공약품･･중금속･‧CO 등 129 80 151    152 203 217 245 273

 토양･섬유･페인트･유류 등 86 154 267      99 114 158 132 349

 인화탄화물질･충격흔 등 242 345 389     270 283 257 302 110

 화재･‧폭발 9

 혈액형 1

 교통사고 3

 기타(사본,질의등) 11

이 공 학 과

 기계구조물 95 50 16     25 19 28 35 44

 화재･폭발 717 875 1,045   1,069 1,401 840 877 811

 총기･‧화약 144       - 2 1 　 -

 음성･음향분석 - - -        - - 　 -

 교통사고 517 704 555    494 495 514 1,231 1,075

 영상분석 3

 토양･‧유리･‧광물･‧섬유･‧유류 5

 기타(사본,질의등) 82

기 타  사본, 사실조회, 질의 등 1 106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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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연구소는 전년 대비 약 16.1%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역시 혈액형, 유전자분석, 의약품 등의 분야   

  에서 감정량이 증가하였다.

부 서 별 업 무 유 형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소    계 31,179 31,270 29,182   26,304 28,379 38,433 35,562 41,279

대

전

과

학

수

사

연

구

소

법 의 학 과

시체부검･검안 675 713 662 631 593 667 804 835

병리조직검사 265 335 295  291 402 469 538 893

법치의학 2 - 21 - 　 1

 플랑크톤,취식물,임상검사 89 93 72   14 42 112 306 302

혈액형 2,785 3,226 3,014    3,081 2,528 11,546 9,777 11,227

유전자분석 10,868 12,432 12,224 10,791 11,610 13,650 11,976 12,966

세균･식물 3 4     1 - 　 -

영상분석 23

의약품 2

향정신성의약품 2

화공약품 2

 토양･‧유리･‧광물･‧섬유･‧유류 2

교통사고 4

 기타(사본,질의등) 50

법독성화학과

일반독물 1,641 1,830 1,497 1,481 1,581 1,912 2,099 2,851

의약품 1,806 1,926 1,621 1,615 1,726 2,027 2,391 3,016

농약･‧･살서제 207 214 145  194 795 249 155 312

부정･불량식품 9 11 15   11 70 - 137 527

마약･대마초 979 931 458  479 291 348 389 674

향정신성의약품 1,586 802 702  748 625 666 658 1,410

유해환각물질 81 77 56   53 62 86 99 144

혈중알코올(음주) 7,871 5,876 5,910 4,325 3,518 3,804 3,524 3,378

화공약품･중금속･CO 등 151 139 98  114 125 200 147 250

토양･섬유･페인트･유류 등 628 624 530  540 603 348 259 449

인화탄화물질･충격흔 등 260 406 382  338 437 469 430 439

기계구조물 45 80 59   49 1,038 64 80 11

화재･폭발 430 553 547  753 1,193 841 945 344

총기･화약 65 80 58  102 78 59 -

음성･음향분석 - - -     2 124 - 　 -

교통사고 733 918 825  691 978 808 620 125

혈액형 5

유전자분석 6

 기타(사본,질의등) 124

이 공 학 과

화재･폭발 532

기계구조물 32

교통사고 324

 기타(사본,질의등) 7

기 타  사본, 사실조회, 질의 등 17 89 169 -



331

2 권역별 감정처리 현황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역별 현황은 수도･강원권은 권역별 분포비율이 55.9%로 전체 감정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남권이 22.8%, 호남권이 9.6%, 충청권이 11.7%의 분포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5. 권역별 감정처리 현황(2008~2015)

     연도별

 시도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증가율)

256,386

(증 14%)

278,040

(증 8.4%)

276,614

(감  0.5%)

297,357

(증7.5%)

298,729

(증 0.5%)

335,009

(증 12.1%)

348,117

(증 3.9%)

386,918

(증 11.1%)

수

도

･
강

원

권

소  계
130,147

(50.7%)

141,000

(50.7%)

147,652

(53%)

167,643

(56%)

166,893

(56%)

190,424

(56.8%)

196,726

(56.5%)

216,300

(55.9%)

서  울

인  천

경  기

강  원

44,705

14,681

61,383

9,378

54,567

13,487

62,704

10,242

57,789

14,649

62,435

12,779

66,131

20,709

69,935

10,868

60,561

17,081

77,111

12,140

72575

19093

86640

12116

71,040

22,092

90,584

13,010

76,968

24,015

100,368

14,949

영

남

권

소  계
69,641

(27.2%)

72,032

(25.9%)

69,996

(25.3%)

68,123

(23%)

68,322

(23%)

73,668

(22%)

77,954

(22.4%)

88,256

(22.8%)

부  산

대  구

경  북

경  남

울  산

25,494

12,405

10,594

16,019

5,129

23,872

10,490

13,092

19,052

5,526

22,495

]11,574

11,730

18,356

5,841

21,136

11316

13,267

15,846

6,558

21,206

10,256

12,040

18,251

6,569

22460

9799

14909

19909

6591

24,974

11,375

13,837

20,749

7,019

25,145

16,317

16,964

22,816

7,014

호

남

권

소  계
27,731

(10.8%)

33,152

(11.9%)

31,280

(11.3%)

34,405

(12%)

33,351

(11%)

33,305

(9.9%)

34,325

(9.9%)

37,026

(9.6%)

전  북

전  남

광  주

제  주

9,140

9,455

5,764

3,372

8,673

10,708

7,793

5,978

8,701

10,970

7,808

3,801

9,236

12,737

8,785

3,647

8,640

12,425

8,261

4,025

7662

10514

8568

6561

8,919

12,441

8,576

4,389

9,482

13,272

8,942

5,330

충

청

권

소  계
28,867

(11.3%)

31,856

(11.5%)

27,686

(10%)

27,186

(9%)

29,248

(10%)

37,612

(11.2%)

39,084

(11.2%)

45,336

(11.7%)

충  북

충  남

대  전

세  종

기  타

8,770

12,355

7,719

23

10,735

12,211

8,894

16

8,218

11,768

7,700

7,972

11,286

7,928

9,530

11,860

7,858

13069

13476

11067

13,513

14,314

11,257

28

.

15,788

17,836

11,588

124

.

  ※ (  )는 권역별 분포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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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별 감정처리 현황

 시･도별 감정의뢰 처리현황을 보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 100,368건, 서울 76,968건, 부산 

25,145건, 인천 24,015건, 경남 22,816건, 충남 17,836건, 경북 16,964건, 대구 16,317건, 충북 15,788건, 

강원 14,949건, 전남 13,272건, 대전 11,588건, 전북 9,482건, 광주 8,942건, 울산 7,014건, 제주 

5,330건, 세종 124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지역별 감정처리 현황(2015년)

지역별
유형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제주

계 386,918 76,968 25,145 16,317 24,015 7,014 100,368 14,949 15,788 11,588 17,836 124 9,482 13,272 8,942 16,964 22,816 5,330

시 체 부 검 ㆍ 검 안 6,789 1,406 314 183 389 4 2,050 335 246 149 361 0 204 322 138 337 350 1

병 리 조 직 검 사 7,891 1,571 369 203 632 3 2,446 489 360 231 485 0 78 181 92 342 406 3

법 치 의 학 199 24 7 6 8 0 41 6 9 2 10 0 12 18 1 27 26 2

플랑크톤ㆍ취식물･임상검사 1,650 276 99 46 108 28 394 90 53 37 82 25 38 140 32 100 66 61

혈 액 형 83,358 16,382 5,520 4,595 4,740 1,550 19,816 2,666 4,428 3,221 3,716 0 2,125 2,620 2,053 3,876 4,793 1,232

세 균 ㆍ 식 물 417 64 26 29 7 2 98 10 34 16 15 0 23 22 29 18 17 7

유 전 자 분 석 121,917 26,099 7,929 6,022 7,070 2,439 28,939 4,003 5,466 3,963 4,900 99 3,228 3,964 3,050 5,737 7,244 1,765

거 짓 말 탐 지 950 153 5 3 25 0 480 191 11 0 46 0 4 0 0 31 1 0

법 최 면 ‧ 범 죄 분 석 14 2 0 0 0 0 4 4 0 0 3 0 0 0 0 0 1 0

문 서 감 정 2,463 585 130 119 132 31 584 61 74 75 102 0 106 143 32 124 134 31

컴 퓨 터 포 렌 식 3,804 759 95 74 212 41 1,386 340 138 121 144 0 41 146 27 118 109 53

영 상 분 석 6,041 1,469 283 154 467 75 1,817 365 129 174 319 0 95 168 83 159 199 85

일 반 독 물 22,549 3,846 1,299 712 1,227 396 5,648 1,266 952 492 1,267 0 790 1,183 499 1,273 1,397 302

의 약 품 24,561 4,562 1,460 956 1,387 419 6,032 1,256 978 561 1,431 0 766 1,158 579 1,201 1,514 301

생 약 ( 한 약 제 ) 63 12 7 0 1 0 6 2 1 0 0 0 2 2 30 0 0 0

세 제 ㆍ 향 장 품 36 19 0 0 4 0 9 0 0 0 4 0 0 0 0 0 0 0

농 약 ㆍ 살 서 제 1,377 129 43 16 28 23 249 54 161 14 155 0 73 133 36 109 146 8

부 정 ㆍ 불 량 식 품 4,798 870 597 199 231 72 1,110 179 161 171 286 0 107 158 143 208 219 87

마 약 ㆍ 대 마 초 11,546 3,332 412 200 1,206 202 3,226 527 218 137 467 0 77 185 126 377 823 31

향 정 신 성 의 약 품 23,561 6,385 2,429 749 2,305 564 5,370 645 396 425 897 0 232 264 446 590 1,745 119

유 해 환 각 물 질 1,130 135 83 15 171 59 358 20 25 32 79 0 15 3 33 12 85 5

혈 중 알 코 올 ( 음 주 ) 26,525 3,186 2,367 655 1,549 648 8,039 996 899 630 1,369 0 952 1,185 626 1,184 1,660 580

화공약품ㆍ중금속ㆍCO등 2,100 523 85 54 118 35 492 107 88 51 124 0 28 127 134 41 80 13

토양ㆍ광물ㆍ섬유ㆍ유류 6,695 1,237 356 278 226 112 1,871 270 144 166 386 0 154 277 124 375 605 114

인화탄화물질ㆍ충격흔등 2,048 206 178 95 59 34 373 78 130 99 213 0 25 80 33 135 275 35

화 재 ㆍ 폭 발 4,432 399 210 214 161 98 927 258 256 181 349 0 170 364 228 176 365 76

기 계 구 조 물 664 81 27 16 43 22 157 77 20 25 35 0 6 34 33 18 55 15

총 기 ㆍ 화 약 346 53 7 1 22 1 149 6 3 12 13 0 0 19 5 4 47 4

음 성 ㆍ 음 향 747 197 5 19 114 0 117 49 29 15 8 0 7 12 69 21 85 0

교 통 사 고 15,741 2,566 495 606 1,255 84 7,546 452 297 510 476 0 89 300 215 285 204 361

기타(사본/사실조회/질의등) 2,506 440 308 98 118 72 634 147 82 78 94 0 35 64 46 19 165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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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은 본원에서 감정을 수행한 실적을 지역별로 구분한 것으로 유전자분석, 교통사고, 혈액형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강원 등의 순으로 처리 현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서의 특성상 본원에서 총괄적으로 감정을 담당하는 디지털분석과 및 법심리과의 소관 분야인 영상 및 문서

분석, 컴퓨터포렌식, 거짓말탐지 등에서 높은 실적을 보였다. 

 표 6-1. 지역별 감정처리 현황(본원. 2015년)

         지역별

 유형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제주

계 97,808 18,320 3,738 1,761 3,554 639 35,844 14,748 4,870 963 1,791 72 740 1,330 743 1,827 1,667 5,201

시 체 부 검 ㆍ 검 안 1,927 758 0 0 2 0 735 332 95 0 0 0 0 1 0 4 0 0

병 리 조 직 검 사 1,216 365 0 0 1 0 395 359 94 0 0 0 0 0 0 2 0 0

법 치 의 학 173 24 5 5 8 0 38 6 8 0 9 0 10 15 0 21 22 2

플랑크톤ㆍ취식물･임상검사 307 95 0 0 0 0 114 67 7 0 0 0 0 1 0 0 0 23

혈 액 형 10,209 486 763 31 88 18 3,727 2,666 995 7 34 0 10 60 8 67 17 1,232

세 균 ㆍ 식 물 393 63 22 26 7 2 96 10 25 15 15 0 22 22 27 18 16 7

유 전 자 분 석 27,121 5,272 1,750 484 811 302 7,699 4,000 1,664 308 504 72 289 482 231 741 753 1,759

거 짓 말 탐 지 950 153 5 3 25 0 480 191 11 0 46 0 4 0 0 31 1 0

법 최 면 ‧ 범 죄 분 석 14 2 0 0 0 0 4 4 0 0 3 0 0 0 0 0 1 0

문 서 감 정 2,454 584 126 119 132 31 584 61 74 75 102 0 102 143 32 124 134 31

컴 퓨 터 포 렌 식 3,799 759 95 72 212 41 1,383 340 138 121 144 0 41 146 27 118 109 53

영 상 분 석 4,876 1,182 248 132 252 74 1,326 362 122 161 309 0 92 167 81 126 157 85

일 반 독 물 3,764 797 4 2 8 11 991 1,258 363 1 7 0 3 0 10 14 0 295

의 약 품 4,357 903 27 20 63 12 1,236 1,248 409 2 67 0 14 0 51 10 1 294

생 약 ( 한 약 제 ) 42 3 6 0 0 0 3 2 1 0 0 0 0 0 27 0 0 0

세 제 ㆍ 향 장 품 15 11 0 0 2 0 2 0 0 0 0 0 0 0 0 0 0 0

농 약 ㆍ 살 서 제 236 69 1 0 1 0 40 54 57 0 1 0 0 0 0 3 2 8

부 정 ㆍ 불 량 식 품 2,652 666 366 131 75 60 629 179 42 58 54 0 75 44 60 53 73 87

마 약 ㆍ 대 마 초 3,383 631 133 92 187 24 1,283 524 66 40 125 0 25 53 28 82 59 31

향 정 신 성 의 약 품 4,073 592 73 558 146 36 1,319 639 59 28 161 0 11 22 21 267 24 117

유 해 환 각 물 질 325 36 0 0 76 0 170 20 13 0 4 0 0 0 0 1 0 5

혈중알코올(음주) 8,356 1,230 0 0 0 4 5,220 990 303 0 0 0 0 0 0 32 0 577

화공약품ㆍ중금속ㆍCO등 434 99 11 3 5 11 115 107 20 4 16 0 0 11 2 13 4 13

토양ㆍ유리ㆍ광물ㆍ섬유ㆍ유류 2,005 524 30 21 41 0 602 270 35 39 104 0 22 54 15 43 109 96

인화탄화물질ㆍ충격흔등 215 12 0 0 5 0 43 78 18 0 1 0 5 20 3 1 1 28

화 재 ㆍ 폭 발 599 18 0 1 0 0 188 258 63 4 1 0 0 1 0 0 0 65

기 계 구 조 물 376 53 3 12 18 1 100 77 13 12 21 0 1 10 16 9 19 11

총 기 ㆍ 화 약 337 53 7 1 21 1 143 6 3 12 12 0 0 19 4 4 47 4

음 성 ㆍ 음 향 746 197 5 19 114 0 117 49 29 15 8 0 7 12 69 21 84 0

교 통 사 고 11,236 2,396 24 14 1,177 3 6,575 448 108 34 29 0 4 33 21 10 15 345

기타(사본/사실조회/질의등) 1,218 287 34 15 77 8 487 143 35 27 14 0 3 14 10 12 19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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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연구소의 감정처리현황을 보면 유전자분석, 혈액형, 의약품 및 향정신성

의약품, 혈중알코올(음주)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2. 지역별 감정처리 현황(지방연구소. 2015년)

          지역별

 유형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제주

계 289,110 58,648 21,407 14,556 20,461 6,375 64,524 201 10,918 10,625 16,045 52 8,742 11,942 8,199 15,137 21,149 129

시 체 부 검 ㆍ 검 안 4,862 648 314 183 387 4 1,315 3 151 149 361 0 204 321 138 333 350 1

병 리 조 직 검 사 6,675 1,206 369 203 631 3 2,051 130 266 231 485 0 78 181 92 340 406 3

법 치 의 학 26 0 2 1 0 0 3 0 1 2 1 0 2 3 1 6 4 0

플 랑 크 톤 ㆍ 취 식 물 1,343 181 99 46 108 28 280 23 46 37 82 25 38 139 32 100 66 38

혈 액 형 73,149 15,896 4,757 4,564 4,652 1,532 16,089 0 3,433 3,214 3,682 0 2,115 2,560 2,045 3,809 4,776 0

세 균 ㆍ 식 물 24 1 4 3 0 0 2 0 9 1 0 0 1 0 2 0 1 0

유 전 자 분 석 94,796 20,827 6,179 5,538 6,259 2,137 21,240 3 3,802 3,655 4,396 27 2,939 3,482 2,819 4,996 6,491 6

거 짓 말 탐 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법 최 면 ‧ 범 죄 분 석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문 서 감 정 9 1 4 0 0 0 0 0 0 0 0 0 4 0 0 0 0 0

컴 퓨 터 포 렌 식 5 0 0 2 0 0 3 0 0 0 0 0 0 0 0 0 0 0

영 상 분 석 1,165 287 35 22 215 1 491 3 7 13 10 0 3 1 2 33 42 0

일 반 독 물 18,785 3,049 1,295 710 1,219 385 4,657 8 589 491 1,260 0 787 1,183 489 1,259 1,397 7

의 약 품 20,204 3,659 1,433 936 1,324 407 4,796 8 569 559 1,364 0 752 1,158 528 1,191 1,513 7

생 약 ( 한 약 제 ) 21 9 1 0 1 0 3 0 0 0 0 0 2 2 3 0 0 0

세 제 ㆍ 향 장 품 21 8 0 0 2 0 7 0 0 0 4 0 0 0 0 0 0 0

농 약 ㆍ 살 서 제 1,141 60 42 16 27 23 209 0 104 14 154 0 73 133 36 106 144 0

부 정 ㆍ 불 량 식 품 2,146 204 231 68 156 12 481 0 119 113 232 0 32 114 83 155 146 0

마 약 ㆍ 대 마 초 8,163 2,701 279 108 1,019 178 1,943 3 152 97 342 0 52 132 98 295 764 0

향 정 신 성 의 약 품 19,488 5,793 2,356 191 2,159 528 4,051 6 337 397 736 0 221 242 425 323 1,721 2

유 해 환 각 물 질 805 99 83 15 95 59 188 0 12 32 75 0 15 3 33 11 85 0

혈 중 알 코 올 ( 음 주 ) 18,169 1,956 2,367 655 1,549 644 2,819 6 596 630 1,369 0 952 1,185 626 1,152 1,660 3

화공약품ㆍ중금속ㆍCO등 1,666 424 74 51 113 24 377 0 68 47 108 0 28 116 132 28 76 0

토양ㆍ유리ㆍ광물ㆍ섬유ㆍ유류 4,690 713 326 257 185 112 1,269 0 109 127 282 0 132 223 109 332 496 18

인화탄화물질ㆍ충격흔등 1,833 194 178 95 54 34 330 0 112 99 212 0 20 60 30 134 274 7

화 재 ㆍ 폭 발 3,833 381 210 213 161 98 739 0 193 177 348 0 170 363 228 176 365 11

기 계 구 조 물 288 28 24 4 25 21 57 0 7 13 14 0 5 24 17 9 36 4

총 기 ㆍ 화 약 9 0 0 0 1 0 6 0 0 0 1 0 0 0 1 0 0 0

음 성 ㆍ 음 향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교 통 사 고 4,505 170 471 592 78 81 971 4 189 476 447 0 85 267 194 275 189 16

기타(사본/사실조회/질의등) 1,288 153 274 83 41 64 147 4 47 51 80 0 32 50 36 7 14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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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기관별 감정처리 현황

의뢰기관별 감정처리 현황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관서 370,768건으로 전체의 95.8%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도(96.7%)에 비하여 소폭 감소하였다. 그 외 타관서 의뢰 현황은 해경 3,732건, 법원 1,411건, 

검찰 4,659건, 군 1,236건, 기타 5,112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의뢰기관별 감정처리 현황(2015년)

                관서별
  유형별

계 경찰
타관서

소계 해경 법원 검찰 군 기타

계 386,918 370,768 16,150 3,732 1,411 4,659 1,236 5,112

시 체 부 검 ㆍ 검 안 6,789 6,518 271 198 0 0 15 58

병 리 조 직 검 사 7,891 7,619 272 160 0 0 19 93

법 치 의 학 199 179 20 17 0 0 0 3

플랑크톤ㆍ취식물･임상검사 1,650 1,346 312 222 0 8 3 79

혈 액 형 83,358 82,730 628 182 19 241 161 25

세 균 ㆍ 식 물 417 384 33 1 0 0 20 12

유 전 자 분 석 121,917 118,497 3,420 581 27 655 245 1,912

거 짓 말 탐 지 950 812 138 3 6 18 66 45

법 최 면 ‧ 범 죄 분 석 14 10 4 1 0 0 2 1

문 서 감 정 2,463 2,078 385 17 250 57 3 58

컴 퓨 터 포 렌 식 3,804 3,433 371 21 163 118 13 56

영 상 분 석 6,041 5,396 645 35 193 262 38 117

일 반 독 물 22,549 21,380 1,169 763 1 6 54 345

의 약 품 24,561 22,852 1,709 755 24 45 197 688

생 약 ( 한 약 제 ) 63 34 29 1 0 1 0 27

세 제 ㆍ 향 장 품 36 32 4 0 4 0 0 0

농 약 ㆍ 살 서 제 1,377 1,291 86 6 0 15 9 56

부 정 ㆍ 불 량 식 품 4,798 4,582 216 70 2 21 4 119

마 약 ㆍ 대 마 초 11,546 10,337 1,209 65 23 811 39 271

향 정 신 성 의 약 품 23,561 20,903 2,658 15 32 2,110 44 457

유 해 환 각 물 질 1,130 750 380 0 20 15 2 343

혈 중 알 코 올 ( 음 주 ) 26,525 26,097 428 320 0 1 23 84

화공약품ㆍ중금속ㆍCO등 2,100 2,035 65 21 0 2 6 36

토양ㆍ유리ㆍ광물ㆍ섬유ㆍ유류 6,695 6,268 427 143 22 13 128 121

인화탄화물질ㆍ충격흔등 2,048 2,035 13 1 1 0 5 6

화 재 ㆍ 폭 발 4,432 4,346 86 37 0 0 41 8

기 계 구 조 물 664 556 108 43 11 9 32 13

총 기 ㆍ 화 약 346 331 15 0 0 0 4 11

음 성 ㆍ 음 향 747 610 137 13 52 31 13 28

교 통 사 고 15,741 15,455 286 33 61 147 28 17

기타(사본/사실조회/질의등) 2,506 1,872 634 8 500 81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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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원에 의뢰된 감정처리 현황을 보면 경찰은 유전자분석 및 혈액형, 해경은 유전자

분석 및 의약품, 법원･검찰･군은 문서감정, 영상분석, 컴퓨터포렌식 분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 의뢰기관별 감정처리 현황(본원. 2015년)

              관서별

유형별
계 경찰

타관서

소계 해경 법원 검찰 군 기타

계 97,808 90,868 6,940 757 1,052 1,477 487 3,167

시 체 부 검 ㆍ 검 안 1,927 1,891 36 20 0 0 7 9

병 리 조 직 검 사 1,216 1,183 33 16 0 0 4 13

법 치 의 학 173 156 17 14 0 0 0 3

플랑크톤･취식물･임상검사 307 277 30 27 0 0 2 1

혈 액 형 10,209 10,127 82 48 3 1 25 5

세 균 ㆍ 식 물 393 363 30 1 0 0 17 12

유 전 자 분 석 27,121 24,679 2,442 179 7 372 54 1,830

거 짓 말 탐 지 950 812 138 3 6 18 66 45

법 최 면 ‧ 범 죄 분 석 14 10 4 1 0 0 2 1

문 서 감 정 2,454 2,069 385 17 250 57 3 58

컴 퓨 터 포 렌 식 3,799 3,429 370 21 162 118 13 56

영 상 분 석 4,876 4,276 600 27 193 259 30 91

일 반 독 물 3,764 3,565 199 98 1 0 19 81

의 약 품 4,357 4,012 345 106 24 7 17 191

생 약 ( 한 약 제 ) 42 15 27 0 0 0 0 27

세 제 ㆍ 향 장 품 15 13 2 0 2 0 0 0

농 약 ㆍ 살 서 제 236 211 25 0 0 15 4 6

부 정 ㆍ 불 량 식 품 2,652 2,514 138 17 2 20 3 96

마 약 ㆍ 대 마 초 3,383 3,062 321 58 19 142 8 94

향 정 신 성 의 약 품 4,073 3,636 437 0 25 251 15 146

유 해 환 각 물 질 325 115 210 0 14 7 0 189

혈 중 알 코 올 ( 음 주 ) 8,356 8,291 65 29 0 0 2 34

화공약품ㆍ중금속ㆍCO등 434 408 26 12 0 0 2 12

토양ㆍ유리ㆍ광물ㆍ섬유ㆍ유류 2,005 1,743 262 30 22 13 113 84

인화탄화물질ㆍ충격흔등 215 208 7 0 0 0 2 5

화 재 ㆍ 폭 발 599 585 14 0 0 0 9 5

기 계 구 조 물 376 305 71 15 9 9 27 11

총 기 ㆍ 화 약 337 322 15 0 0 0 4 11

음 성 ㆍ 음 향 746 609 137 13 52 31 13 28

교 통 사 고 11,236 11,065 171 2 42 107 11 9

기타(사본/사실조회/질의등) 1,218 917 301 3 219 50 1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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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연구소에 의뢰된 감정처리 현황을 보면 공통적으로 유전자분석, 혈액형, 의약품, 

일반독물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경의 경우 특성상 플랑크톤 분야의 요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 의뢰기관별 감정처리 현황(지방연구소, 2015년)

                관서별

유형별
계 경찰

타관서

소계 해경 법원 검찰 군 기타

계 289,110 279,900 9,210 2,975 359 3,182 749 1,945

시 체 부 검 ㆍ 검 안 4,862 4,627 235 178 0 0 8 49

병 리 조 직 검 사 6,675 6,436 239 144 0 0 15 80

법 치 의 학 26 23 3 3 0 0 0 0

플 랑 크 톤 ㆍ 취 식 물 1,343 1,069 274 195 0 0 1 78

혈 액 형 73,149 72,603 546 134 16 240 136 20

세 균 ㆍ 식 물 24 21 3 0 0 0 3 0

유 전 자 분 석 94,796 93,818 978 402 20 283 191 82

거 짓 말 탐 지 0 0 0 0 0 0 0 0

법 최 면 ‧ 범 죄 분 석 0 0 0 0 0 0 0 0

문 서 감 정 9 9 0 0 0 0 0 0

컴 퓨 터 포 렌 식 5 4 1 0 1 0 0 0

영 상 분 석 1,165 1,120 45 8 0 3 8 26

일 반 독 물 18,785 17,815 970 665 0 6 35 264

의 약 품 20,204 18,840 1,364 649 0 38 180 497

생 약 ( 한 약 제 ) 21 19 2 1 0 1 0 0

세 제 ㆍ 향 장 품 21 19 2 0 2 0 0 0

농 약 ㆍ 살 서 제 1,141 1,080 61 6 0 0 5 50

부 정 ㆍ 불 량 식 품 2,146 2,068 78 53 0 1 1 23

마 약 ㆍ 대 마 초 8,163 7,275 888 7 4 669 31 177

향 정 신 성 의 약 품 19,488 17,267 2,221 15 7 1,859 29 311

유 해 환 각 물 질 805 635 170 0 6 8 2 154

혈 중 알 코 올 ( 음 주 ) 18,169 17,806 363 291 0 1 21 50

화공약품ㆍ중금속ㆍCO등 1,666 1,627 39 9 0 2 4 24

토양ㆍ유리ㆍ광물ㆍ섬유ㆍ유류 4,690 4,525 165 113 0 0 15 37

인 화 탄 화 물 질 ㆍ 충 격 흔 등 1,833 1,827 6 1 1 0 3 1

화 재 ㆍ 폭 발 3,833 3,761 72 37 0 0 32 3

기 계 구 조 물 288 251 37 28 2 0 5 2

총 기 ㆍ 화 약 9 9 0 0 0 0 0 0

음 성 ㆍ 음 향 1 1 0 0 0 0 0 0

교 통 사 고 4,505 4,390 115 31 19 40 17 8

기타(사본/사실조회/질의등) 1,288 955 333 5 281 3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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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육･견학 현황

1 교육의 목표

가.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ㆍ법화학ㆍ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과학수사진흥에 기여

나. 경찰과학수사요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기초실무지식 및 현장감식능력 배양

다. 경찰종합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등에서 교육 중인 수사관들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여 

감정현장체험기회 제공

2 교육 현황

 가.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단위: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교육부서

Forensic 기본과정 169 128 88 전체부서

성범죄 증거물 조사과정 - 54 76
법유전자과, 

법독성학과, 법화학과, 
법심리과

U-Forensic 운영교육 - 32 42 디지털분석과

미세감정물채취전문화 교육 68 17 18 법화학과

마약류범죄수사전문과정 80 92 56 법독성학과

화재감식요원 교육 49 73 13 법안전과

 나. 과학수사분야 관계자 견학･실습 등
단위: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비  고

견  학 2,594 3,940 3,940 경찰종합학교 등 유관기관 대상

실  습 345 340 331 의･약대생 현장실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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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고유번호 제 목

창간호 62-01-000

62-02-002

62-03-003

62-04-004

62-05-005

62-06-006

62-07-007

62-08-008

國立科學搜査硏究所의 硏究實績 및 鑑定處理 및 狀況 報告

國立科學搜査硏究所에서 施行한 法醫解剖 및 檢案 統計所見

法化學的 鑑定物에 對한 所見

Ehrlich Ascites Tmor의 發育에 關한 實驗的 硏究

急性出血性 胃腸炎의 一例

Schoniger Flask Combustion Method 및 EDTA適正에 依한 Sulf劑의 定量法

同一印章을 彫刻할 수 있는지의 與否에 關하여

少年犯罪의 統計的 考察 

- 少年犯罪 實態調査 硏究資料에 立脚하여 -

제 2 호 63-01-009

63-02-010

63-03-011

63-04-012

63-05-013

63-06-014

63-07-015

63-08-016

63-09-017

63-10-018

63-11-019

國立科學搜査硏究所의 1963年度 鑑定處理에 對한 考察

韓國에 있어서의 法醫解剖 및 檢案에 關한 統計的 觀察(第 2 報)

韓國人 毛髮에 關한 硏究 毛髮中의 Amino acid에 對하여

Cornu cervi가 脂肪食餌投與家兎 肺臟 및 血淸 Total Cholesterol에 미치는 影

響에 關한 實驗的 硏究

Paper Chromatography에 依한 Narcotics의 分離 確認法에 關한 硏究(第 1 報)

Pethidine과 Diphenhydramine의 分離 確認에 對하여

Paper Chromatography에 依한 Narcotics의 分離 確認法에 關한 硏究(第 2 報)

Prpcaine, Aminopyrine中에 混入된 Diacetylmorphine(Heroine)의 分離 確認에 

對하여

Paper Chromatography 및 Spectrophotometry에 依한 Narcoties의 分離 定量

法에 關한 硏究(第 1 報)

Morphine, Codeine, Dihydrocodeine 및 Papaverine의 定量

Paper Chromatography 및 Spectrophotometry에 醫한 Narcotics의 分離 定量

法에 關한 硏究(第 2 報) Morphine과 Codeine의 分離 定量

同一한 印章을 彫刻할 수 있는지의 與否에 關하여(第 2 報)

橢圓形 印章에 對하여

各種 銃器와 發射痕(彈皮痕)의 特徵

供述心理의 基本的 考察

－ 訊問技術의 問題點을 中心으로 －

제 3 호 64-01-020

64-02-021

64-03-022

國立科學搜査硏究所의 1964年度 鑑定處理에 對한 考察

韓國에 있어서의 法醫解剖 및 檢案에 關한 統計的 觀察(第 3 報)

Co60 照射가 Ehrlich腹水癌의 發育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實驗的 硏究

Ⅲ. 연구보고일람(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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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4-023

64-05-024

64-06-025

64-07-026

64-08-027

64-09-028

64-10-029

Paper Chromatography에 衣한 Narcoties의 分離 確認法에 關한 硏究(第 3 報)

Methylephedrine, Atropine과 Heroine의 分離 確認에 對하여

Paper Chomatography 및 Sepctrophotometry에 依한 Narotics 分離 定量法에 

關한 硏究(第 3 報)

－ 限外痲藥 製劑中에서 Codeine의 分離 定量 －

Paper Chromatography 및 Spectrophotometry에 依한 Narcotics의 分離 定量

法에 關한 硏究(第 4 報)

－ 限外痲藥 製劑中에서 Dihydrocodeine의 分離 定量 －

X線 廻折에 依한 Potassium Chlorate의 結晶 構造에 關한 硏究

Polygraph(Lie Detector) 試驗 技術의 基本的 考察(序說)(1)

供述 心理의 理論的 硏究

少年 非行의 基本的 考察

제 4 호 65-01-030 韓國에 있어서의 法醫解剖 및 死體 檢案에 關한 統計的 觀察(第 4 報)

65-02-031 韓國人 臟器重量의 統計的 觀察

65-03-032 Paper Chromatography에 依한 Narcotics의 分離 確認法에 關한 硏究(第 4 報)

－ 複合 製劑中에 含有된 Methadone의 分離 確認 －

65-04-033 Paper Chromatography 및 Thin Layer Chromatography에 依한 複合 鎭痛劑中

의 Methadone의 Chromatogram

65-05-034 各種 銃器에 依한 發射痕(彈丸)의 特徵

65-06-035 韓國的인 少年非行 危險性 判定 基準 調査 硏究의 史的 意義

－ 犯罪心理學 硏究 部署의 沿革 및 業績을 回顧하며 －

65-07-036 死體 檢案과 法醫解剖

제 5 호
66-01-037 國立科學搜査硏究所의 硏究實績 및 鑑定 處理 狀況 報告

－ 過去 20年間의 回顧 －

66-02-038 韓國에 있어서의 法醫解剖 및 死體 檢案에 關한 統計的 觀察(第 5 報)

66-03-039 毒物學的 鑑定을 通하여 본 藥物 中毒 事故의 最近 傾向

66-04-040 市販 X-線 造影劑로 因한 急性 中毒死의 例

66-05-041 韓國産 罌粟과 植物 成分에 關한 硏究(劑 1 報)

－ 觀賞用罌粟(P. Somniferum L., P. Orientale L.)의 成分에 對하여 －

66-06-042 韓國産 大麻 成分에 關한 硏究(第 1 報)

66-07-043 非水 適定法을 利用한 Thiamine Propyldisulfide의 定量法

66-08-044 韓國的인 少年非行 危險性 判定 基準 調査 硏究의 史的 意義(績)

－ 調査 硏究 機構의 設置 經過 및 硏究計劃을 中心으로 －

66-09-045 非行 心理의 理論的 硏究

제 6 호 67-01-046 韓國에 있어서의 法醫解剖 및 死體 檢案에 關한 統計的 觀察(第 6 號)

67-02-047 漢江流域의 Plancton 分布에 關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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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3-048 溺沒場所 推定에 必要한 Plancton의 硏究

67-04-049 正常血淸 및 Hemoglobin의 Agar Gel Diffusion 反應(第 1 報)

67-05-050 家兎臟器에서의 有機燐製劑 檢出에 關한 硏究

67-06-051 Thin Layer Chromatography에 依한 複合醫藥品의 分離 定量에 關하여 

67-07-052 韓國에 있어서의 痲藥鑑定의 統計的 考察

67-08-053 赤外線 分光光度法에 依한 油類 鑑識法에 關한 硏究(第 1 報)

67-09-054 僞造印影의 各字劃에 關한 硏究

67-10-055 日本 “非行危險性 判定法” 檢證

67-11-056 非行要因 評定調査

67-12-057 少年 保護關係 機關의 實態分析

제 7 호 68-01-058 한국에 있어서의 법의 해부 및 시체 검안에 관한 통계적 관찰(제 7 보))

68-02-059 한국산 식물의 응집소에 관한 연구(제 1 보)

68-03-060 이례적인 익사(縊死) 감정예

68-04-061 방사화분석에 의한 한국인의 인체 장기 특히 간장 중에서의 비소함량계측에 

관하여

68-05-062 방사분석에 의한 Cyanocobalamine(Vitamin B12)의 정량법에 관한 연구

68-06-063 방사화분석에 의한 복합 Vitamin-Mineral 제제중의 Minerals의 정량법에 관한 연구

68-07-064 박충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과실 중 유기산의 미량검출법에 관한 연구

68-08-065 농약혼합제제에 대한 분리 정량법에 관한 연구(제 1 보)

－EPN과 Malathion 혼합제제의 분리 정량－

68-09-066 시체 장기 중에서의 유기염소 살충제 검출에 관하여

68-10-067 각종 총기의 발사거리와 화약성분 및 매연의 부착범위에 관한 연구

68-11-068 과학수사의 이론적 연구(서설)(Ⅰ)

68-12-069 비행위험성 판정기준 조사연구보고(Ⅱ)

제 8 호 69-01-070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연구실적 및 감정처리 상황보고

－과거 23년간 회고－

69-02-071 한국에 있어서의 법의해부 및 시체검안에 관한 통계적 관찰(제 8 보)

69-03-072 실물응집소 Vicia junijuga에 의한 새로운 혈형에 관한 연구

69-04-073 교흔의 개인식별 감정 2예

69-05-074 백골화된 시체의 연령감정 1예

69-06-075 기도 내 ‘팔프’로 인한 질식사 부검 1예

69-07-076 포라로그라프에 의한 Sodium glutamate의 정량

69-08-077 방사화분석에 의한 페인트의 도막편 및 페인트흔의 감정예

69-09-078 시판살서제 중에서 Monofluoro acetic acid의 분리 검출에 관한 연구

69-10-079 박충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Monohalogen acetic acid의 분리 시험에 관한 연구 

69-11-080 비행위험성 판정기준 조사연구보고(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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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호 70-01-081 한국에 있어서의 법의해부 및 시체검안에 관한 통계적 관찰(제 9 보)

70-02-082 우식 상아질의 전자현미경적 연구

70-03-083 물리화학적 감정처리의 통계적 고찰

70-04-084 소사체 12예에 대한 법치학적 개인식별 예

70-05-085 탄화된 유가증권의 내용확인 감정 1예

70-06-086 비행성 예측법 조사연구보고(Ⅳ)

제 10 호 71-01-087 한국에 있어서의 법의해부 및 시체검안에 관한 통계적 관찰(제 10 보)

71-02-088 독극약물 중독사고에 관한 통계적 관찰

71-03-089 농약 중독사고의 통계적 관찰

71-04-090 백골 감정 1예

71-05-091 비행소년의 의식에 관한 연구

71-06-092 일본 과학경찰 연구소의 연수 귀국 보고서

제 11 호 72-01-093 한국에 있어서의 법의 해부 및 시체검안에 관한 통계적 관찰(제 11 보)

72-02-094 水死體의 入水場所 판정에 관한 실험적 연구

72-03-095 사체 장기 중에서 Malix 검출법에 관한 연구

72-04-096 分光光度法에 의한 血中 일산화탄소의 測定에 관한 연구

72-05-097 불량품 고춧가루 중에 함유된 타알색소의 동정연구

72-06-098 靑少年의 매스컴 영향에 관한 연구

72-07-099 권위와 활용

제 12 호 77-01-100 한국에 있어서의 법의 해부 및 시체검안에 관한 통계적 관찰(제 12 보)

77-02-101 注射醫療 事故死 剖檢例의 統計的 觀察

77-03-102 産婦人科 領域 急死 剖檢例의 統計的 考察

77-04-103 感電死에 對한 考察 －1977年度에 施行한 剖檢을 中心으로

77-05-104 海難 試驗에 依한 毛髮의 血液型 檢査法에 關한 考察

77-06-105 독극물 감정 현황

77-07-106 HPLC에 依한 Methamphetamine 및 Ephedrine의 分離 定量(제 1 보)

77-08-107 사체중의 Malathion의 각 장기조직별 분포 및 정량에 관한 연구

77-09-108 韓國農村地域住民의 有機燐 劑類 殺蟲劑의 汚染度 測定에 關한 硏究

77-10-109 嗜好食料中에 僞和된 Nixorin의 澂量 分析法에 關한 硏究

77-11-110 Thin Layer Chromatography에 依한 유기카바메이트係 農藥의 스크리닝 

테스트에 關한 硏究

77-12-111 油脂의 種類에 따른 酸敗 現象 및 澂量 定性分析에 關한 硏究

77-13-112 染色法에 依한 紙質鑑定에 關한 硏究

77-14-113 印章의 由來와 이에 따른 제반 問題

77-15-114 日本 科學 警察硏究所에서의 硏修 歸國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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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호 78-01-115 한국에 있어서의 법의 해부 및 시체검안에 관한 통계적 고찰(제 13 보)

剖檢鑑定實例

78-02-116 靑少年의 習慣性 藥物 등의 濫用實態에 關한 調査硏究

78-03-117 HPLC에 의한 韓國産 벌꿀 成分 分析(제 1 보) 

78-04-118 P-Nitrophenol 誘導體의 HPLC에 의한 迅速 分離定量

78-05-119 減壓蒸溜法 및 Gas Chromatography法에 不正油類의 分離確認에 關한 硏究

78-06-120 PH適定에 依한 土壤 鑑定에 關한 硏究

78-07-121 文書鑑定에 있어서의 證據物 原本과 寫本과의 比較

78-08-122 霰彈銃傷에 對한 鑑定實例

78-09-123 일본과학 경찰연구소의 연수상황보고

제 14 호 80-01-124 한국에 있어서의 법의 해부 및 시체검안에 관한 통계적 고찰(제 14 보)

80-02-125 사람 손톱조직의 ABO식 혈액형 항원 물질에 대한 성상 및 혈액형 

판정법에 관하여

80-03-126 사람 혈액의 ABO식 혈액형 검사를 위한 흡수 시험의 정량적 연구

80-04-127 정액 검출용 ‘SM Test’ 시약의 예민성과 특이성

80-05-128 HPLC에 의한 혈액중의 Diazepam과 Nitraepam의 신속 분리정량

80-06-129 원자 흡수 분광법에 의한 수은 제제 중 미량 유해성 수은의 정량

80-07-130 청소년의 금연 및 습관성 약물 등의 남용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제 15 호 81-01-131 한국에 있어서의 법의 해부 및 시체 검안에 관한 통계적 고찰(제 15 호)

81-02-132 서울지방 외상사의 부검통계(1975-1980)

81-03-133 혈흔에서 MN식 혈액형 판정을 위한 항 혈청의 제조

81-04-134 법의 부검 증례 검토

81-05-135 약물의 유해반응과 법의 부검 통계(1961-1980)

81-06-136 금강유역 일부 지역에서 플랑크톤 검출 실험례

81-07-137 청소년의 환각성 물질 등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81-08-138 Fibrin 평판법에 의한 세탁 혈흔에서의 사람혈 증명에 관한 검토

81-09-139 연령에 따른 한국인 남녀 대동맥 및 관상동맥 내막의 형태학적 연구

81-10-140 거짓말 탐지기 시험안내

81-11-141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β-Fluoro ethylacetate 및 β-Fluoro ethyl 

alcohol의 분리 정량에 대한 연구

81-12-142 원자 흡광 분석법에 의한 생체 내 아연의 정량(인화아연의 중독에 관하여)

81-13-143 자외선 분광 광도계에 의한 Doping Substance의 Screening Test에 관한 연구

81-14-144 시중 참기름의 이종식물 흔입에 대한 실험적 조사 연구

81-15-145 각종 정색반응에 의한 화학류의 Screening Test에 관한 연구

81-16-146 토양의 정색반응에 관한 연구

81-17-147 현미경 관찰에 의한 섬유 단면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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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8-148 적외선 현미경 촬영장치에 의한 위조문서의 감정사례

제 16 호 84-01-149 한국에 있어서의 법의 해부 및 시체검안에 관한 통계적 고찰(제 16 보)

84-02-150 한국산 주정이 간 손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병리조직학적 연구

84-03-151 유기인성 농약이 혈액, 신장 및 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84-04-152 장기조직과 혈액에서의 일산화탄소 농도에 대한 비교연구

84-05-153 익사자에 있어서의 플랑크톤 분포에 관한 연구

84-06-154 모발에서의 Fluorescence body 검출에 의한 성별판정

84-07-155 인간의 공격성 원인론에 관한 이론적 연구

84-08-156 간경변에 대한 일반염색과 특수염색의 비교 검토에 관한 연구

84-09-157 시중 참기름의 이종식물유 혼입에 대한 실험적 조사연구(제 2 보)
－Sesamin을 중심으로－

84-10-158 시중 참기름의 이종식물 혼입에 대한 실험적 조사연구(제 3 보)
－지방산을 중심으로－

84-11-159 Methamphetamine. Ephedrine 및 Caffeine의 대사산물에 관한 연구

84-12-160 HPLC에 의한 한국산 벌꿀 성분 분석(제 2 보)

84-13-161 복어의 유독성분에 관한 연구(제 1 보)

84-14-162 복어의 유독성분에 관한 연구(제 2 보)

84-15-163 Gas Chomatography에 의한 Endosulfan의 생체내 장기별 분포에 관한 연구

84-16-164 자외선 선분광광도계에 의한 Biological Specime 중에서 Cyanide의 
정량에 관한 연구

84-17-165 β-Fluroethyl Acetate 독성에 관한 연구

84-18-166 공구흔에 대한 연구

84-19-167 적외선 흡수 Spctrum에 의한 Paint검사

84-20-168 음성 개인식별에 관한 연구

84-21-169 휘발유중에 흔입된 이물질의 검출방법에 관한 연구

84-22-170 모발에 의한 개인식별에 관한 연구

84-23-171 LASER 광파를 이용하는 유형인식에 관한 연구

84-24-172 공기총에 의한 판유리의 파괴 실험에 관한 연구

제17 호 85-01-173 韓國에 있어서의 法醫解剖 및 屍體檢案에 關한 統計的 考察

85-02-174 毒劇物中毒家兎의 齒牙 및 顎骨組織의 病理組織學的 變化에 關한 硏究

85-03-175 受傷後 時間 經過에 따른 變化에 關한 硏究

85-04-176 血液에서 Phosphoglucomutase(PGM 1) 酵素型 檢出에 關한 硏究

85-05-177 女性犯罪原因論에 관한 硏究

85-06-178 凍死에 관한 法醫學的 硏究

85-07-179 法醫剖檢 統計로 본 感染死의 實態

85-08-180 注射後의 化膿과 그 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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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9-181 突然死의 原因的 考察

85-10-182 唾液에서 性別鑑別에 관한 硏究

85-11-183 大淸댐 流域에서의 플랑크톤 分布에 관한 調査 硏究

85-12-184 레이저와 PROM을 利用한 印影 및 印刷文字 鑑識에 관한 硏究

85-13-185 生體 中 Carbaryl의 分布 및 毒性에 관한 硏究

85-14-186 毛髮에 의한 個人識別에 관한 硏究

85-15-187 覺醒 amine類 醫藥品의 代謝産物에 관한 硏究

85-16-188 揮發油 中에 混入된 異物質에 檢出方案에 관한 硏究

85-17-189 不法藥物 中에 함유된 不純物에 관한 硏究

86-18-190 生體代謝物中 不法藥物의 迅速定量에 관한 硏究

85-19-191 GC/CIMS에 의한 不法藥物의 代謝産物 관한 微量定量

85-20-192 爆藥類 分析方法에 관한 硏究

85-21-193 Sound Spectrograph에 의한 우리말 單母音 分析에 관한 硏究

85-22-194 不明文字顯出에 관한 硏究明

85-23-195 한글의 運筆形態分類와 稀少性에 관한 硏究

85-24-196 原子吸收分光光度計에 의한 生體試料中에서 殺鼠劑類 定量에 관한 硏究

85-25-197 황새의 各 臟器組織 中 靑酸鹽과 重金屬類의 分布에 관한 硏究

85-26-198 交通事故 車輛等 衝激物體의 衝激方向識別에 관한 硏究

85-27-199 原子吸收分光光度計에 의한 飼料中에서 重金屬의 定量

85-28-200 美國 國際化學會 太平洋地域學術大會 參席에 관한 報告

85-29-201 Doping제 및 痲藥類 分析에 관한 報告

85-30-202 한글 打字文字의 異同識別에 關한 報告

85-31-203 日本科學 警察硏究所에서의 硏修狀況 報告

85-32-204 鑑定處理狀況

85-33-205 當硏究所 鑑定業務處理過程 및 要領

85-34-206 國立科學搜査硏究所報 調査硏究報告一覽表

제 18 호 86-01-207 突然死의 法醫剖檢的 考察

86-02-208 Steroid Hormone이 Rat의 肝기능에 미치는 影響

86-03-209 정액반에서 효소형 검출에 관한 연구

86-04-210 突然死와 關係되는 疾病의 病理組織的 考察

86-05-211 前從隔洞 精上皮腫에 의한 窒息死 1例

86-06-212 奸婦傷害의 剖檢統計 分析

86-07-213 擔管･腫剖檢 1例

86-08-214 분광학적 방법에 의한 혈흔의 경과시간 추정에 관한 연구

86-09-215 사람 혈액에서 Gc아형 분리에 관한 연구

86-10-216 낙동강 流域의 PLANKTON 分布에 關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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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1-217 슈퍼임포즈법

86-12-218 人體皮腫의 損傷時期判定에 關한 硏究

86-13-219 韓國에 있어서의 法醫解剖 및 屍體檢察에 關한 統計的 考察

86-14-220 少年犯罪에 대한 統計的 分析

86-15-221 순수심장 혈액과 방부액 내 혈액에서의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Co-Hb) 

농도비교 연구

86-16-222 한국인의 h. Kidd. Dutty. Kell식 혈액형 분포에 관한 연구

86-17-223 韓國人 肋骨 中의 微量重金屬含量에 關한 硏究

86-18-224 Rat에 慢性投與한 Methamphetamine의 代謝에 관한 硏究

86-19-225 우리나라 콩나물 중에 흔입된 유해성 물질에 대하여

86-20-226 HPLC-ECD에 의한 흰쥐 뇌중 生理活性 amine 및 그 代謝物의 迅速定量法에 

대하여

86-21-227 Dichloromethane이 흰쥐에 미치는 毒性學的 硏究

86-22-228 Toluene의 投與經路 및 Phenobarbital 前處理가 肝藥物 代謝酵素에 미치는 影響

86-23-229 슈퍼임포즈(Super-impose)에 의한 인영 감정에 대한 연구

86-24-230 揮發油中에 混入된 異物質의 檢出方法에 關한 硏究

86-25-231 原子吸收分光法에 依한 生體試料 中에서 水銀의 量

86-26-232 ION Chromatography에 依한 Biologicalfluids中에서 陰ion의 分析에 관한 硏究

86-27-233 Pitch의 변화가 Formant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86-28-234 切斷金屬材質과 크기에 따른 工具의 反復使用에 依한 工具㾗 變化에 關한 硏究

86-29-235 金板印影에 關한 硏究

86-30-236 우리나라에서 번용되는 藥物의 代謝産物에 대하여

86-31-237 일본과학 경찰연구소의 연수보고

86-32-238 工學的 檢査法에 對한 硏修報告

86-33-239 Dionex Corporation Institute 硏修報告

86-34-240 鑑定處理 狀況

86-35-241 當硏究所 鑑定業務課程 處理 및 要領

86-36-242 國立科學搜査硏究所報 調査硏究報告一覽表

제 19 호 87-01-243 차 사고의 검시

87-02-244 의료 사고와 부검의 필요성

87-03-245 뇌실 내출혈을 동반한 파종성 혈관내응고병증

87-04-246 한국인 뇌하수체, 갑상선 및 부신의 형태계측학적 연구

87-05-247 급성 Methamphetamine 투여가 흰쥐약물 대사효소에 미치는 영향

87-06-248 음모의 시간 경과에 따른 형태학적 변화 연구

87-07-249 전화음성 분석에 관한 연구

87-08-250 생체조직 중 Phenoxy계 제초제의 분리정량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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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9-251 모발에 의한 개인식별에 관한 연구

87-10-252 혈흔에서 Phosphoglucomutase-1(PGM1) 효소형 검출에 관한 연구

87-11-253 한국에 있어서의 법의해부 및 사체검안에 관한 통계적 고찰

87-12-254 소사 및 폭발사의 검시

87-13-255 교통사고로 위장한 타살예

87-14-256 혈관아 세포 중에 의한 돌연사 1예

87-15-257 흡착제를 이용한 타액의 혈액형 판정법

87-16-258 슈퍼임포즈 감정 1예

87-17-259 Methamphetamine과 인삼추출물병용 투여가 흰쥐 뇌의 신경 전달물질 

love에 미치는 영향

87-18-260 NMR, Spectroscopy에 의한 환각성 물질성분 분석과 그 실제

87-19-261 Methamphetamine 대사에 인삼성분이 미치는 영향

87-20-262 Methamphetamine의 남용 실태에 관한 실험적 조사 연구

87-21-263 카바릴과 말리치온의 복합독성에 관한 연구

87-22-264 혈액 중 Ethyl alcohol의 분석에 관하여(Ⅰ)

87-23-265 Ion Chromatography에 의한 Bioloigical fluids 중에서 Acetic Acid의 

분석에 관한 연구(Ⅱ)

87-24-266 Ion Chromatography에 의한 Monofluoro acetic acid의 분석에 관한 연구(Ⅱ)

87-25-267 접착성 물질중 수지 및 유기용매류 분석에 관한 연구(Ⅰ)

87-26-268 Chromatography 및 Spectrophotometry에 의한 화약류의 동정에 관하여(Ⅰ)

87-27-269 환경오염 물질중 규격시험 및 독성물질에 관하여(Ⅰ)

87-28-270 투영조건에 따른 사진계측값의 변화 연구

87-29-271 자동차 타이어흔의 식별방법에 관한 연구

87-30-272 아라비아 숫자의 운필형태와 개인별 특성에 대한 연구

87-31-273 음성감식을 위한 음성자료의 채취방법

87-32-274 회절격자를 이용한 상의 동시가감에 관한 연구

87-33-275 제8회 파리 국제법과학 심포지움 참석에 관한 연구

87-34-276 일본과학 경찰 연구소에서의 해외연수 보고

87-35-277 감정처리 상황

87-36-278 당연구소 감정업무 처리과정 및 요령

87-37-279 국립과학수사연구소보 조사 연구보고 일람표

제 20 호 88-01-280 姙娠傷害의 剖檢統計 分析

88-02-281 人蔘流出物이 흰쥐 腦神經傳達物質에 미치는 影響

88-03-282 吸着劑를 利用한 唾液微量班㾗血液型 檢査法

88-04-283 韓國人의 頭部연부조직의 후경에 關한 硏究

88-05-284 感電時 惹起되는 皮膚反應 및 각 臟器의 病理組織 變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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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6-285 僞裝音 聲分析에 關한 硏究

88-07-286 有機鹽素系農藥의 일제分析에 關한 硏究

88-08-287 韓國에 있어서의 法醫解剖 및 屍體檢案에 關한 統計的 考察

88-09-288 外傷死 및 栓索剖檢統計

88-10-289 韓國에 있어서의 일사에 關한 統計的 考察

88-11-290 칼라寫眞의 발달과 性能

88-12-291 遺傳子指紋의 法醫學的 應用

88-13-292 唾液上皮細胞에서 Fluroscence body 檢出에 關한 硏究

88-14-293 洛東江 流域의 플랑크톤 分布調査 硏究

88-15-294 슈퍼임포즈법 鑑定事例

88-16-295 審問과 自白에 關한 硏究

88-17-296 Methanphetamine 섭취 후 尿採取時間과 代謝量과의 關係에 對하여

88-18-297 Methamphetamine 服用者의 尿中代謝量과 알코올 含量에 關하여

88-19-298 Tetrodotoxin의 微量檢出法에 關한 硏究

88-20-299 Rat에서 Methanphetamine 代謝에 알코올이 미치는 影響

88-21-300 Dispensing Error Causing Fatal Aresenic Intoxication a Gonorrhoea patient

88-22-301 靑酸鹽의 投與經路別 組織分布 및 中毒事例報告

88-23-302 Dextromethorphan 中毒死와 血中濃度에 關하여

88-24-303 生體 試料中 有機鹽素劑類의 일제 分析에 關하여

88-25-304 Ion Chromatograpy에 依한 生體試料中 양이온의 分析에 關한 硏究(Ⅵ)

88-26-305 接着性 物質中 樹脂類 및 有機溶媒分析에 關한 硏究(Ⅱ)

88-27-306 血中 -酸化炭素-헤모글로빈의 分析에 關한 硏究(Ⅰ)

88-28-307 Chromatograpy 및 Spectrophoometryll 依한 火藥類 동정에 關하여(Ⅱ)

88-29-308 黃酸알루미늄 中에서 重金屬類의 分析에 關하여

88-30-309 環境物質 中에서 規格試驗 및 毒性物質에 關하여(Ⅱ)

88-31-310 寫眞撮影時期測定에 있어서 誤差硏究

88-32-311 放射化 分析法에 依한 法科學分野의 實際應用에 關한 硏究

88-33-312 Ink-eraser(日製産) Lion No. 100의 抹消性能과 紫外線에 依한 顯出에 關한 硏究

88-34-313 音聲鑑定 業務現況 및 主要鑑定事例

88-35-314 美國貨幣에 關한 硏究

88-36-315 搜査植物學의 鑑定技法과 應用

88-37-316 高分子(플라스틱 등) 物質 分析에 關하여

88-38-317 鑑定處理現況

88-39-318 -鑑定實績 등

88-40-319 鑑定處理過程

88-41-320 調査硏究報告一覽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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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호 89-01-321 韓國의 있어서의 法醫解剖 및 屍體檢案에 관한 統計的 考察

89-02-322 韓國人의 血液分布에 關한 硏究

89-03-323 人體腦, 部位別 Dopamine, Serotonin 및 그들 代謝産物의 分布에 對하여

89-04-324 正常成人 精液內의 Acid Phosphatase activity置에 關한 硏究

89-05-325 韓國人의 窒息死에 關한 硏究

89-06-326 親生子 鑑別에 關한 硏究

89-07-327 高速液體크로마토그래피에 依한 生藥材 中의 아플라톡신 檢出

89-08-328 “쿠마린” 유도체류의 分析 및 毒性에 關한 硏究

89-09-329 植紋과 犯罪搜査(搜射植物學)

89-10-330 글리코겐화 편평 상피세포(Glycogenated Squamous Epithelial Cell)의 

법의학적 응용

89-11-331 文化, 藝術, 科學에 貢獻하는 寫眞에 關한 論述

89-12-332 吸着劑를 利用한 稀釋血液의 檢査法

89-13-333 精液班에서 Phosphoghcomutasel(PGM1) 아형(亞型)의 檢出에 關한 硏究

89-14-334 洛東江流域 플랑크톤 分析調査硏究

89-15-335 슈퍼임포스 鑑定事例

89-16-336 포르그래프검사 成功事例

89-17-337 訊問과 自白에 關한 硏究

89-18-338 HPLC에 依한 Paraquat 迅速分離 定量法에 關하여(Ⅰ)

89-19-339 Phenobarbital의 전처리效果와 CN의 급성독성에 미치는 影響

89-20-340 血液中에서 카바메이트劑의 分析에 關한 硏究

89-21-341 Methamphetamine 濫用者의 尿에서 檢出되는 未詳成分에 關하여

89-22-342 Methamphetamine과 人蔘抽出物竝用投與가 흰쥐腦의 神經傳達物質 level에 

미치는 影響(Ⅱ)

89-23-343 化學的 鑑定에 關한 考察

89-24-344 전기무게(重量)分析法에 依한 合金 中 구리의 定量에 關한 硏究

89-25-345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에 依한 血液 中에서 양이온의 分析에 關한 硏究(Ⅲ)

89-26-346 接着性 物質中 有機溶媒分析에 關한 同定

89-27-347 Gas Gun 充塡劑의 成分에 關한 硏究

89-28-348 血液中 Ethylacohol 分析에 關한 硏究(Ⅱ)

89-29-349 毛髮의 個人識別에 關한 硏究(報)

- 中性子 放射化分析法에 依한 犯罪科學分野에 關하여 -

89-30-350 레이저를 利用한 微小物體破片의 曲率半徑測定 硏究

89-31-351 한글打字文字에 關한 硏究(한글電子打字文字의 移動識別에 關하여)

89-32-352 話者의 身長 및 體重의 聲紋(Voice print)에 미치는 影響

89-33-353 美國 FBI 등 法科學硏究所 組織 및 機能의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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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4-354 濫用藥物의 生體代謝物質 中 微量成分 檢出法에 關한 硏究

89-35-355 微量塗料分析에 關하여

89-36-356 環境汚染物質의 鑑定에 對하여

89-37-357 鑑定處理狀況

89-38-358 鑑定處理過程

89-39-359 調査硏究報告一覽

제 22 호 90-01-360 韓國에 있어서의 法醫解剖 및 屍體檢案에 關한 統計的 考察

90-02-361 心冠狀動脈에 關한 解剖學的 考察

90-03-362 흰쥐 腦中 神經傳達物質 및 그 代謝産物의 安定性에 事後經過 時間이 

미치는 影響

90-04-363 刺創 剖劍例에 關한 統計的 考察

90-05-364 一酸化炭素 血色素의 正常値에 關한 硏究

90-06-365 細菌內 毒素에 依한 臟器의 組織學的 變化에 關한 硏究

90-07-366 細胞로부터 DNA의 分離에 關한 硏究

90-08-367 하이드록시 메스암테타민(P-Hydroxymethzmphetzmine)의 合成과 同定

90-09-368 溺死時 錐體骨內 出血에 關한 硏究

90-10-369 急死例에서 보는 胸腺出血에 關한 硏究

90-11-370 立體寫眞과 3次元 映像展示

90-12-371 血痕豫備 實驗試藥의 比較檢討

90-13-372 韓國人 集團에서 Haptoglobin 型의 分布 및 血痕으로부터 Haptohlobin의 

檢出에 關한 硏究

90-14-373 血液 및 血痕으로부터 Genomic DNA의 微量抽出에 關한 檢討

90-15-374 仁川沿岸에서의 플랑크톤(규조류)分布에 關한 硏究

90-16-375 거짓말 探知 檢査成功 事例

90-17-376 訊問과 自白에 關한 硏究

90-18-377 Wide-boye capillarycolum과 Packed column에 依한 Methampnetamine의 

分析에 對하여

90-19-378 메시암페타민 濫用에 關한 統計的 考察

90-20-379 法化學에 關聯되는 醫藥品類의 TLC에 依한 分析 第 1 報

- 아스피린계 약물 -

90-21-380 Metnamphetamlne 鑑定에 關聯된 유사물질의 검출사례(Ⅰ)

- Phenmetrazine의 검출 -

90-22-381 Metnamphetamine 鑑定에 關聯된 유사물질의 검출사례(Ⅱ)

- 반응중간 물질의 확인 -

90-23-382 電氣泳動에 依한 內容物中 쌀단백질과 밀단백질의 分離 確認에 關한 硏究

90-24-383 Paraquat, captafol 및 cypermetnin의 毒物代謝 酵素에 미치는 影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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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5-384 血液 中 Ftnylalcon이 分析에 關한 硏究(Ⅲ)

90-26-385 血液 中 Ftnylalcon 1이 分析에 關한 硏究(Ⅲ)

90-27-386 Loncnvomatogvaphy에 依한 Hippuricacid와 Benzoicacia의 分析方法에 

關한 硏究(Ⅳ)

90-28-387 Gascnvomatograpny에 依한 非揮發性物質의 分析에 關한 硏究

90-29-388 Gascnvomatograpny에 依한 燃料의 冷媒用 가스류의 分析

90-30-389 彈皮의 表示 및 推進制에 對한 同定

90-31-390 Ambevlite 樹脂 및 Norit-A에 依한 爆藥類의 정제에 關한 硏究

90-32-391 模型車를 利用한 자동차 衝突에 關한 硏究

90-33-392 자동차타이어 痕의 識別 方法에 關한 硏究

90-34-393 各種錄音器의 錄音始作信號 및 停止信號分析

90-35-394 未成年者 筆跡에 關한 硏究

90-36-395 空間光變 調器인 PROM을 利用한 非干涉 -干涉城 像轉換에 對한 硏究

90-37-396 HPTLC에 依한 ucine 中 carboxy-THC 分析에 對하여

90-38-397 有機燐系 殺蟲劑類의 일제분석에 關하여(Ⅰ)

90-39-398 鑑定書作成要領

90-40-399 窒息死의 檢屍

90-41-400 檢視 및 檢屍와 그 制度

90-42-401 第9次 ICPO-INERPOL 國際法科學심포지엄 參席報告

90-43-402 生體試料 中 痲藥類 및 代謝體의 確認分析技法에 對한 硏修

90-44-403 美國 FBI主催 DNA分析의 法的 應用에 關한 - 국제 심포지엄 참석보고 -

90-45-404 日本科學警察硏究所에서의 硏修報告 - 農業을 中心으로 -

제 23 호 91-01-405 韓國에 있어서의 法醫解剖 및 屍體檢案에 關한 統計的 考察

91-02-406 心因性 死亡에 關한 考察

91-03-407 死後 經過時間에 따른 神經傳達 物質의 含量 變化에 關하여(第 2報)

91-04-408 코카인의 生體 內 代謝에 관한 硏究

91-05-409 Paraguat 急性 中毒時 가토血淸의 蛋白 및 脂肪代謝에 關한 實驗的 硏究

91-06-410 事件槪要에 따른 死因分類에 關한 硏究

91-07-411 拘禁中 變死例에 對한 統計的 考察

91-08-412 聲門分析에 依한 話者의 出身地域 硏究

91-09-413 各種 爆藥類 中 有效成分 및 熱分解 生成物의 分析에 關한 硏究

91-10-414 死後 眼球水狀液 및 腦脊水液의 sodium potassium chloride BUN 및 

creatinine의 變化에 關한 硏究

91-11-415 眼球液의 potassium値를 利用한 死後經過時間 推定에 關한 硏究

91-12-416 아날로그 寫眞에서 디지털 寫眞의 活用度 展開

91-13-417 RFLP에 依한 DNA 多型의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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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4-418 土壤에 混在된 血痕의 ABO式 血液型 檢査에 關한 硏究

91-15-419 蛋白質 分劃狀 差異에 依한 saccharomyces 속의 動靜에 關한 硏究

91-16-420 슈퍼임포스法에 依한 個人識別 鑑定 1例

91-17-421 特異한 水死體의 1例

91-18-422 거짓말 탐지기(POLYGRAPH) 檢査 成功事例

91-19-423 訊問과 自白에 關한 硏究

91-20-424 法化學에 關聯되는 醫藥品類의 TLC에 依한 分析(제2보) - 副腎皮質 호르몬劑 -

91-21-425 漢方製劑에 添加된 덱사메타손의 含量

91-22-426 韓國産 벌꿀 成分分析에 關하여(제 3 보)

91-23-427 cypermethrin과 piperonyl butoxide가 Rat의 細胞膜에 미치는 影響

91-24-428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依한 血中 paraguat 定量法에 關하여

91-25-429 Methamphetamine의 豫備實驗인 TBPE法에 陽性反應을 나타내는 藥物에 關하여

91-26-430 人體 腦部位別 Dopamin serotonin 및 그들 代謝産物의 分布에 關하여(제2보)

91-27-431 化學的 鑑定에 關한 考察

91-28-432 血液中 Ethyl Alcohol 分析에 關한 硏究(Ⅳ)

91-29-433 殺鼠儕流의 分析과 정제 方法에 關한 硏究

91-30-434 一酸化炭素 헤모글로빈의 分析에 關한 硏究

91-31-435 爆藥類의 國籍區分에 關한 硏究

91-32-436 合成 私製爆藥의 分析에 關하여

91-33-437 쿠마린 誘導體類에 依하여 肝에서 誘導된 同位酵素들의 精製

91-34-438 가스보일러 事故原因에 對한 硏究

91-35-439 신발痕의 異同識別 方法에 關한 硏究

91-36-440 한글 打字文字의 機種識別에 關한 硏究(Ⅲ)

91-37-441 PSE 活用 可能性에 關한 硏究

91-38-442 類型認識에 關한 硏究

91-39-443 大麻種子 中 THC 含量에 關하여 -鑑定事例를 中心으로-

91-40-444 果實類 中 Imazalil의 殘留 農藥分析에 關한 硏究

91-41-445 우리나라의 大麻 濫用에 關한 法科學的 考察

91-42-446 交通事故의 鑑定方法과 그에 따른 調査標準에 關한 硏究

91-43-447 車 事故時 運轉者 및 同乘者 損傷의 鑑定

91-44-448 法醫剖檢 鑑定例

91-45-449 車 事故剖檢의 統計

91-46-450 FBI 法科學 硏修센터 主管 DNA型 分析의 利用 및 實習課程 硏修報告

91-47-451 日本科學警察硏究所 文書部 세미나 參席 發表內容

91-48-452 公務 國外旅行 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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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호 92-01-453 韓國에 있어서의 法醫 解剖 및 屍體檢案에 關한 통계적 고찰

82-02-454 흰쥐 뇌중 神經傳達 物質 및 그 대사산물의 安定性에 死後 經過時間이 

미치는 影響(제2보)

92-03-455 變死體의 死亡經過時間에 關한 硏究

92-04-456 대마의 生體內 代謝에 關한 硏究

92-05-457 - 酸化炭素中毒事例의 統計的 分析

92-06-458 Paraquat 急性中毒時 가토혈청 단백 및 지단백의 전기 영동 變化에 관한 

實驗的 硏究

92-07-459 쇼크에 병리학적 소견에 대한 고찰

92-08-460 上下肢의 放射線學的 검사를 이용한 個人識別에 관한 硏究

92-09-461 Immunoassay에 의한 藥毒物의 分析法 開發에 관한 硏究

92-10-462 毛髮分析에 의한 個人識別硏究

92-11-463 한국성인의 정상 心臟중량 計測에 관한 硏究

92-12-464 溺死體에 있어서 心臟血液과 장기組織에서 플랑크톤(珪藻類)의 檢出硏究

92-13-465 컬러사진의 情報처리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고찰

92-14-466 시판 SEMATM Kit에 의한 정액 검출 시험

92-15-467 特異한 水死體의 一例

92-16-468 슈퍼임포즈法에 依한 個人識別의 鑑定 事例報告

92-17-469 중합효소 연쇄반응에 의한 VNTR DIS80 부위의 분석법

92-18-470 거짓말 탐지기(POLYGRAPH)검사 成功事例

92-19-471 訊問과 自白에 關한 硏究(Ⅴ)

92-20-472 血液中 Zipeprol의 GC에 依한 分析

92-21-473 p-Nitrobenzaldehyde와 o-Dinitrobenzene을 利用한 靑酸의 迅速,

高感度 定量法

92-22-474 Morphine이 Adrenal Chromaffin Cell에서 유리되는 Catecholamine에 

미치는 影響

92-23-475 生體試料 中 藥物檢出에 대하여

92-24-476 시중참기름에 흔입된 異種기름에 關하여

92-25-477 우리나라에서 濫用되는 藥物에 대하여

92-26-478 마우스 단위법에 의한 복어 中毒死의 判定事例

92-27-479 곰 담즙에 함유된 담즙산 成分의 分析

92-28-480 河川水中 微量의 Linear Akylbenzene Sulfonate의 分析

92-29-481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에 의한 國內産 洋酒類의 Ethyl acetate 및 

高級알코올 조성에 關하여

92-30-482 阿片 및 앵속씨앗 중 Morphine 및 Codeine의 含量分析

92-31-483 Urine에서의 코카인 및 그 대사체인 Benzoylecgonine의 확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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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2-484 마약 및 대마의 Screening Test에 대한 법과학적 고찰

92-33-485 혈액 중에서 유기인제류의 정량법에 관한 硏究

92-34-486 化學的 鑑定에 關한 考察

92-35-487 血液中 Ethylalcohol의 分析에 關한 硏究(Ⅴ)

92-36-488 Square Wave Anodic Stripping Voltammetry 利用한 生體試料中의 

微量水銀分析에 關한 硏究

92-37-489 최루･자극성분의 分析에 關한 硏究

- o-Chlorobenzylidenemalononitrile의 加水分解 및 동정에 關하여 -

92-38-490 양이온 交換樹脂와 Polarography를 利用한 拳銃의 發射距離의 측정에 

關한 硏究

92-39-491 自動車 드럼형 브레이크에 생기는 熱應力에 關한 硏究

92-40-492 신발 材質痕의 異同識別方法에 관한 硏究(Ⅱ)

92-41-493 ESDA(Elestrostatic Detection Apparatus)를 利用한 筆痕文字判讀에 관한 硏究

92-42-494 複製印影 및 拇印에 관한 硏究

92-43-495 類型認識에 關한 變化값 測定

92-44-496 전화기 종류에 따른 주파수 특성이 聲紋에 미치는 영향

92-45-497 法醫剖檢과 誤診

92-46-498 法醫剖檢統計(1990)

92-47-499 美國 監察醫務院 硏修 및 見學報告

92-48-500 미국 캘리포니아 犯罪硏究所와 그 附設硏究所에 硏修 및 見學報告

92-49-501 독일연방 범죄연구소 방문 및 제23차 독일화학회 參席에 關한 보고

92-50-502 BKA 및 마인츠大學 法科學 硏修센터 주관, DNA型 分析의 利用 및 

實習課程 硏究報告

제 25 호 93-01-503 韓國에 있어서의 法醫解剖 및 屍體檢案에 關한 統計的 考察

93-02-504 腦組織 部位別 Neurotransmitters 및 그들 代謝産物의 分布에 關한 硏究

93-03-505 서울地方 變死體 處理에 關한 硏究

93-04-506 機械的 窒息死의 剖檢所見에 關한 硏究

93-05-507 大麻(THC)의 生體內 代謝에 關한 硏究(Ⅱ)

93-06-508 交通事故와 關聯된 腹部損傷에 關한 考察

93-07-509 心筋厭의 臨床 및 病理組織學的 考察

 93-08-510 銃器損傷의 法醫學的 考察

93-09-511 母性死亡에 對한 法醫學的 硏究

93-10-512 韓國人 頭皮에 形態學的 硏究

93-11-513 新生兒 死亡에 對한 法醫學的 考察

93-12-514 個人識別을 爲한 韓國人의 HLA-DQα 遺傳子型 頻度 分布에 關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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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3-515 Δ9-Tetrahydrocannabinol의 代謝體에 關한 硏究

93-14-516 尿中에서 幻覺性 溶媒 代謝體類의 分析에 關한 硏究

93-15-517 內因性 急死時 肺 重量에 關한 硏究

93-16-518 韓國成人 腎臟 및 腎門의 形態에 關한 硏究

93-17-519 光情報 畫像工學에 關한 硏究

93-18-520 溺死로 推定되는 白骨化된 死體의 骨髓에서 플랑크톤 檢出 1例

93-19-521 血痕 및 血液의 血液型 判定不能 事例에 關한 考察

93-20-522 生物學的 證據物의 統計學的 考察

93-21-523 거짓말探知機 檢査成功事例

93-22-524 Zipeprol의 死後生體 試料中 分布에 關한 硏究

93-23-525 Famprofazone 服用後 尿中 Methamphetamine의 濃度에 對하여

93-24-526 Methamphetamine 中毒死亡者의 血液, 尿, 胃內容物 및 組織中에서 濃度

93-25-527 Doxylamine 服用後 死亡한 사람의 血液中 Doxylamin의 濃度에 對하여

93-26-528 카스크로마토그래피(GC)에 의한 外國産 洋酒類의 Ethyl acetate 및 高級 

알코올 造成에 關하여(Ⅱ)

93-27-529 TDX와 GC/MS를 이용한 尿中 THC-COOH의 分析에 對하여

93-28-530 血液과 尿中에서 Dichoryos의 定量法에 關한 硏究

93-29-531 化學的 鑑定에 關한 考察

93-30-532 生體試料 中에서 Ethylalcohol의 分布에 關한 硏究

93-31-533 Cyanide 및 Sulfide의 同時分析에 關한 硏究

93-32-534 Methemoglobin 分析 및 生成에 關한 硏究

93-33-535 爆藥類의 熱分解生成物에 關한 硏究

93-34-536 Square wave Anodic Stripping Voltammetry 利用한 게르마늄의 微量分析

93-35-537 組織檢査를 通한 銅線의 熔融原因 鑑定에 關한 硏究

93-36-538 Ion Chromatography에 의한 有價證券 抹消 部位에서 Ink Eraser 

成分檢出에 關한 硏究

93-37-539 INK-ERASER(LION NO 800, 日本産)의 抹消性能과 抹消文字 顯出에 

關한 硏究

93-38-540 錄音된 音聲의 明瞭度를 向上시키는 方法

93-39-541 放火犯의 心理學的 分析에 關한 理論的 考察

93-40-542 自動車事故工學

93-41-543 薄層 Chromatography에 의한 潤滑油 添加劑의 分析에 關한 硏究

93-42-544 기름類의 現場鑑識 킷트 開發에 關한 硏究

93-43-545 銃器使用 犯罪識別에 關한 硏究

93-44-546 우리나라의 檢視制度

93-45-547 毒物鑑定의 現況과 問題點



356

호수 고유번호 제 목

93-46-548 法醫剖檢鑑定(1991)

93-47-549 集團死體 個人識別의 現況과 問題點

93-48-550 聲文鑑定의 現況과 問題點

93-49-551 毛髮 中의 Methamphetamine 및 그 代謝體인 Amphetamine의 確認 

分析持法에 對한 硏修報告

93-50-552 미국 Crime Lab, FBI 훈련원 및 뉴멕시코 大學 硏修報告

93-51-553 日本 NEXUSINC 硏修 및 見學報告

제 26 호 94-01-554 韓國에 있어서 法醫解剖 및 死體檢案에 關한 統計的 考察

94-02-555 腦組織 部分別 Neurotransmitters 및 그들 代謝産物의 관하여

94-03-556 溺死體 血液內 電解質 變化에 관한 硏究

94-04-557 小兒死亡의 分析的 硏究

94-05-558 交通事故時 胸部損傷에 관한 硏究

94-06-559 韓國人 頭皮 두께에 대한 形態計測學的 硏究

94-07-560 양수 색전증

94-08-561 剖檢鑑定結果 死因不明으로 處理된 例의 分折

94-09-562 感電死에 대한 法醫學的 考察

94-10-563 法醫剖檢에서 死因에 肺血전색전증으로 鑑定된 證例 考察

94-11-564 南部分析 鑑定業務에 관한 統計的 考察

94-12-565 痲醉와 연관된 死亡이 法醫學的 考察

94-13-566 韓國人 頭皮 두께에 대한 形態 計測學的 硏究補遺(Ⅱ)

94-14-567 미만성 肺胞損傷(diffuse alveoalr damage)의 臨床 및 病理組織學的 考察

94-15-568 同一人 鑑定法에 의한 鑑定事例報告

94-16-569 Microwell Plate를 이용한 毛髮이 ABO式 血液型 鑑定方法의 改善

94-17-570 ELISA에 의한 血痕의 ABO式 血液型 檢査에 관한 硏究

94-18-571 取食物에서의 플랑크톤 檢出에 관한 硏究

94-19-572 거짓말探知機(POLYGRAPH)檢査 成功事例

94-20-573 遺傳子型 分析에 依한 親生者 鑑定事例

94-21-574 STR좌위 HUMTHO1型의 AMP-FLR分析法

94-22-575 GC/MS에 의한 韓國人의 毛髮中 Methamphetamine 檢出

94-23-576 Ziperol과 Dextrometnorpham의 混合服用後 死亡한 사람의 혈액중 농도

94-24-577 高速液體 크로마토그래피에 依한 配合試料中 아플라톡신의 分析

94-25-578 藥物濫用者의 尿에서 날부핀의 分離定量

94-26-579 Paraquat 中毒死亡한 韓國人血液中 濃度에 關하여

94-27-580 楊貴妃의 各 部分別 MORPHINE 및 CODINE 含量에 대하여

94-28-581 93年度 主要鑑定事例 및 實績에 관한 分析

94-29-582 Ion chromatography에 依한 血液 中 음이온 및 양이온의 分析에 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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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0-583 市販 본드類中와 有機溶媒類 및 生體試料中에서 톨루엔의 分析

94-31-584 첨가제로 Urea와 有機溶媒들을 使用한 Micellar Electrokinetic 

Capillary Electrophoresis를 利用 爆發物 構成成分들의 分離

94-32-585 ESCA 및 RBS에 依한 高分子 開質表面의 分析

94-33-586 榮光燈에서의 發火原因 鑑定事例

94-34-587 熱分解 Gas chromatography에 依한 고무類 分析에 관한 硏究

94-35-588 捺印前･後 記載識別에 관한 硏究

94-36-589 電話 着信時와 終了時의 신호해석에 依한 發身電話 機種 및 發信地域 推定

94-37-590 電話버튼 發身音에 依한 選擇된 電話番號의 確認

94-38-591 學生犯罪의 實態分析

94-39-592 車와 사람의 衝突 解析

94-40-593 銃器使用 犯罪識別을 위한 火藥殘滓採取紙 開發에 관한 硏究

94-41-594 전의의무(轉醫義務)의 問題點

94-42-595 영아살(Infanticide)

94-43-596 성범죄(性犯罪)의 부검(剖檢)과 그 실태(實態)

94-44-597 第2回 아세아 分析化學會 參席 및 中國 長春 應用化學硏究所 見學에 관한 報告

94-45-598 美國 FBI主體 DNA國際學術 심포지엄 參席記

94-46-599 個人識別을 위한 Finorescently labeled primer를 利用한 STR marker이 遺傳子

94-47-600 分析에 대한 硏修報告

제 27 호 95-01-601 韓國에 있어서의 法醫解剖 및 屍體檢案에 관한 統計的 考察

95-02-602 뇌조직 부위별 Neurotransmitters 및 그 대사체에 대하여(Ⅲ)

95-03-603 腹部의 脂肪發育과 肝病患과의 연관성에 관한 硏究

95-04-604 미합중국의 검시제도(檢視制度)에 관한 분석 보고

95-05-605 생체시료에서 약독물추출에 고상추출법 응용

95-06-606 사후부패(死後腐敗)의 법의학적 고찰

95-07-607 정상 한국인 심장의 형태계측학적 연구

95-08-608 흰쥐 장기조직 중 Para Quat의 분포에 관하여

95-09-609 정상 한국인에서 신사구체 경화의 발생빈도에 관한 연구

95-10-610 韓國人 中手骨의 길이를 利用한 키 推定

95-11-611 백서 기관상피의 발생에 관한 연구

95-12-612 腦血管 동맥류 破裂에 대한 法醫學的 考察

95-13-613 내인성 급사의 법의부검 통계

95-14-614 南部分所 감정업무에 관한 통계적 고찰

95-15-615 한국 성인의 간 및 비장 무게에 관한 연구

95-16-616 한국인 콩팥의 형태학적 변이에 관한 연구

95-17-617 초음파 및 Microwell Plate를 이용한 혈흔의 ABO식 혈액형 감정방법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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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618 성범죄에 관한 고찰

95-19-619 Ulex europaeus 씨앗으로부터 항 H-lectin의 부분정제 및 특성에 대한 연구

95-20-620 指標種 選定을 위한 藻類의 分類學的 硏究

95-21-621 성범죄 증거물에서 유전자(DNA)형 분석 사례보고

95-22-622 HumvWA형의 AMP-FLP분석 및 한국인 집단에서 출현빈도

95-23-623 MultiPlex PCR과 전기 영동법에 의한 STR THO1과 CD4 유전자형의 동시분석법

95-24-624 Doxylamine과 관련되어 사망한 20사례에서 혈액중 doxylamine의 농도

95-25-625 식품 중 보존료의 일제분석에 관한 연구

95-26-626 HPLC-ECD에 의한 혈액 중 Nalbuphine의 분석

95-27-627 약물남용자들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의 측정

95-28-628 흰쥐에서 중조가 메스암페타민 배설에 미치는 영향(Ⅰ)

95-29-629 국내에서 남용되고 있는 대마 중 칸나비노이드의 분석에 관한 연구

95-30-630 인삼 및 인삼농축액중의 BHC 잔류성분의 분석에 대하여

95-31-631 94년도 주요감정사례 및 감정실적에 관한 분석

95-32-632 환경물질 분석에 대한 법과학적 고찰

95-33-633 본드류 흡입자의 뇨중에서 톨루엔과 대사체의 분석 및 분포에 관한 연구

95-34-634 1, 4 diphenyl 3 (phenylamino) 1H1, 2, 4 triazole perchlorate 

침전을 이용한 perchlorate이온 선택성 전극

95-35-635 lon Chromatography Pulsed Amperometric Detector를 이용한 

Cyanide와 Sulfide의 정량

95-36-636 폭발물에 의한 자동차 폭발 감정예

95-37-637 FTA기법을 이용한 感電事故의 원인분석

95-38-638 Infrared spectroscopy에 依한 潤滑油의 異動識別에 관한 연구(Ⅱ報)

95-39-639 Pyrolysis Gas Chromatography에 의한 타이어 材質의 異同識別에 관한 硏究

(Ⅱ報)

95-40-640 FT-IR MICTOSCOPY에 의한 文書에 捺印된 印影印朱의 異同識別에 관한 硏究

95-41-641 文書에 捺印된 印影印朱의 非破壞分析에 의한 異同識別에 관한 硏究

95-42-642 음성의 Pitch 빈도분포의 개인성에 관한 연구

95-43-643 인지 인터뷰를 이용한 범죄목격자 및 피해자의 기억회복에 관한 이론적 고찰

95-44-644 車와 2輪車의 衝突 解析

95-45-645 남용약물 현장감식 킷트개발에 관하여

95-46-646 1994 국제법과학회 참석 및 대만 범죄관련연구소 견학에 관한 보고

95-47-647 자동화자 인식 시스템에 관한 연수 보고

제 28 호 96-01-648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개인식별에 대한 보고

96-02-649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법혈청학적 감정 사례

96-03-650 삼풍백화점 붕괴 대참사의 법의치과학적 개인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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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4-651 유전자(DNA)분석에 의한 삼풍백화점 붕괴희생자의 가족관계 확인사례

96-05-652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신원확인을 위한 다형성 유전좌위의 선정

96-06-653 대량재해에 있어 미토콘드리아 DNA의 다형성을 이용한 개인식별

- 삼풍백화점 사건에 대하여 -

96-07-654 Sequence-Specific Oligonucleotides의 Hybridization 방법에 의해 결정된 

미토콘드리아 DNA형의 법의학적 유용성

96-08-655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시 혈액형의 결과와 유가족 진술과의 비교 고찰

96-09-656 Dicing Injury의 중례 연구

96-10-657 Carisoprodol이 신경전달 물질변화에 미치는 영향

96-11-658 San Diego county Medical Examiner’s Ofice의 운영

96-12-659 고상추출 Column에 따른 약독물의 추출효율 비교

96-13-660 시간에 따른 2, 4-Dichlorphenoxyacetic acid의 혈액 中 함량

96-14-661 의료관계 해부 감정예의 분석적 연구(Ⅱ)

- 1995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예 -

96-15-662 정상 한국인 심장의 형태계측학적 연구(Ⅱ)

96-16-663 1995년도 분만과 관련된 모성사망 사례 보고

96-17-664 1995년도 주산기의 태아 및 신생아의 사망 사례 보고

96-18-665 韓國人 男性 大動脈 起始部 周圍의 標準植의 대한 연구

96-19-666 임시과 관련된 간의 지방변성

96-20-667 모성사망(母性死亡)에 대하여 - 1995년도 부검예를 중심으로 -

96-21-668 일산화탄소의 폭로가 흰쥐의 선조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직학적 및 

면역조직화학적 연구

96-22-669 톨루엔 흡입 투여시 투여량 및 기간에 따른 혈중농도의 변화와 배설 

반감기에 대하여

96-23-670 만성 활동성 간염과 간경변증의 감별에 있어서 혈청 히알루론산 치아 

type Ⅳ 콜라겐치의 유용성

96-24-671 한국인의 동맥경화성 변화에 관한 연구

96-25-672 韓國에 있어서의 法醫解剖 및 死體檢案에 관한 統計的 考察

96-26-673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심질환 연구

96-27-674 좌우각도 변화에 따른 안면 특징점 변화

96-28-675 1995년도 ABO식 혈액형 감정에 의한 사건별 분포에 관한 분석

96-29-676 Human Mitochondrial DNA Sequencing에 의한 개인식별에 관한 연구

96-30-677 혼합 유전자형 검출(HLA-DQ α DIS80 and vWA Loci)에 관한 연구

96-31-678 한국인 집단에서 HUMTH01, TPOX, CSF1PO STR SYSTEM에 관한 연구

96-32-679 Super-Impose기법을 이용한 개인식별 법

- 지존파 살인사건 감정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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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3-680 거짓말탐지기(POLYGRAPH)검사 사례

96-34-681 AmpFLP에 의한 VNTR D17S30(YNZ 22)좌우의 유전자형 분석

96-35-682 21개 STR 좌우의 형광검출방법에 의한 유전자형 분석과 그의 친생자 

확인을 위한 적용

96-36-683 예비실험시약이 유전자분석에 미치는 영향

96-37-684 마우스 단위법에 의한 테트로도톡신 중독사 판정사례(제2보)

96-38-685 지폐프롤 과량복용에 의한 사망한 65사례에서의 혈액 중 농도

96-39-686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한 식품중의 사카린과 글리시리진의 동시분석

96-40-687 모발의 부위별 분석을 통한 Methamphetamine 남용자의 복용시기 추정에 관하여

96-41-688 우리나라에서 남용된 메스암페타민의 불순물 확인 및 특징 분류

96-42-689 Fenitrothion의 생체 내 분포 및 잔류성에 관하여

96-43-690 생체시료中 Morphine 및 Codeine의 분석

96-44-691 ’95년도 주요 감정사례 및 실적에 관한 분석

96-45-692 Capillary Zone Electrophoresis를 이용한 음이온 동시분석에 관한 연구

96-46-693 당류 중에서 일산화탄소의 발생에 관한 연구

96-47-694 간첩소지 만년필형 독총의 구조 및 성분

96-48-695 공기총 납탄의 비교 및 강선흔에 대한 연구

96-49-696 협박사건에 이용된 폭발물 중에서 다이너마이트 성분의 분석

96-50-697 ’95년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분포에 관한 연구

96-51-698 自動車 塗料의 異同識別에 關한 硏究

- FT-Infrared Microscopy에 關하여 -

96-52-699 Gas Chromatography에 의한 潤滑油의 異同識別에 關한 연구(Ⅲ報)

96-53-700 가스보일러 배기안전장치의 안전성

96-54-701 물리(공)학적 감정의 통계적 고찰

96-55-702 자동화자식별법에 관한 연구

96-56-703 존속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96-57-704 차대차의 충돌 해석

96-58-705 GC에 의한 휘발성 유기용매류의 체계분석

96-59-706 톨루엔의 一回 및 反復吸入 露出이 白鼠에 미치는 影響

-血中 濃度 및 細胞外性 아미노酸 神經傳達物質의 濃度變化

96-60-707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및 칸나비디올을 대마로부터 분리하는 방법 및 

이에 이용되는 장치

96-61-708 1995년 미국 북서지역 및 Alaska 법과학회 참석과 법과학 관련 연구소 

방문에 관한 보고

96-62-709 고상추출법 및 HPLC를 사용한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의 분석방법에 

대한 연구



361

호수 고유번호 제 목

제 29 호 97-01-710 DNA분석법에 의한 열처리된 치아의 성별식별

97-02-711 Dextromethorphan이 신경전달 물질변화에 미치는 영향

97-03-712 한국에 있어서의 법의해부 및 사체검안에 관한 통계적 고찰

97-04-713 2.4-D glucaronide의 산 가수분해 조건

97-05-714 고상추출에 의한 약독물의 계통분석법 확립

97-06-715 변사현장에 대한 법의학적 조사

97-07-716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TTC염색법에 관한 연구

97-08-717 피학대아 증후군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97-09-718 비후성 심금병증으로 인한 돌연사 - 병리학적 고찰 -

97-10-719 작업관련 뇌혈관 및 심장질환 - 사법해부 및 사실조회에 비친 사례의 검토 -

97-11-720 시간 경과에 따른 카르복시헤모글로빈 농도 변화에 대하여

97-12-721 위선암에서 p53과 EGFR 및 PCNA 발현에 관한 연구

97-13-722 Biphenyldimethyl dicarboxylate(DDB)가 Ethanol 유발 간독성 흰쥐에서의 

지질 과산화와 Oxygen Free Radical 제거 효소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97-14-723 알데히드탈수소 효소에 미치는 중금속의 영향

97-15-724 요로 감염에서 분리된 세균의 균종과 감수성 검사결과 분석

97-16-725 익사체의 입수장소 추정에 관한 연구

97-17-726 지표종 선정을 위한 조류의 분류학적 연구(Ⅱ)

97-18-727 단일모근 및 모간에서의 개인식별 분석을 위한 PER-PCR과 기존의 PCR 

방법의 비교

97-19-728 유전자형 분석에 의한 중절된 태아의 친생자 감정사례

97-20-729 X, Y-Specific Alphoid Requences의 PCR에 의한 성별식별

97-21-730 단일표적 분자로부터 HwmvWA 유전좌위의 분석에 관하여

97-22-731 자살에 관한 연구

97-23-732 거짓말 탐지기(Polygraph) 검사사례

97-24-733 화상 처리된 복사 위조문서 식별에 관한 연구

97-25-734 각도변화에 따른 안면 사진 특징점 변화에 대하여

97-26-735 청소년 뇨 중에서 Nicotine과 톨루엔의 분포에 관한 연구

97-27-736 톨루엔의 흡입노출시 흰쥐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

97-28-737 대마초엑스 및 THC 투여 후 랫드의 혈액 및 뇌피질에서의 THC 농도 변화

97-29-738 시판생약 중 중금속류의 조사 연구

97-30-739 시판생약 중 유기인제류 잔류농약의 조사 연구

97-31-740 시판생약 중 유기염소제류 잔류농약의 조사 연구

97-32-741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한 식품 중 색소의 동시분석

97-33-742 GC/MS/MS를 이용한 모발 중 미량의 메스암페타민 검출법에 대하여

97-34-743 변사체에서 Tiletamine과 Zolazepam 검출 사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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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5-744 헤로인 과량복용으로 사망한 사람의 혈액 중 모르핀 농도

97-36-745 생체시료 중에서 Heads Space-Solid Phase Microextraction법을 이용한 

톨루엔의 정량 분석

97-37-746 Methylbromide에 중독된 생체시료에서 Bromide의 분석에 관하여

97-38-747 음모에 의한 개인식별에 관한 연구 - 중성자 방사화분석법에 의하여 -

97-39-748 ’96년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분포에 대한 연구

97-40-749 정색반응에 의한 윤활유 이동식별에 관한 연구(제Ⅳ보)

97-41-750 ’96년도 주요 감정사례 및 감정실적에 관한 분석

97-42-751 ’96 환경물질 감정에 대한 보고

97-43-752 Capillary Zone Electrophoresis를 이용한 양이온 동시분석

97-44-753 자동차 도료도막의 이동식별에 관한 연구(제Ⅱ보)

- FT Infrared Microscopy에 관하여 -

97-45-754 전선에서의 용융형상에 관한 연구

97-46-755 말의 종류에 따른 성문(Voiceprint)에 의한 화자식별률의 변화

97-47-756 전화 음성의 발생 경로에 관한 연구

97-48-757 이온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니트로셀룰로오즈의 정량：

NaOH 분해 후 아질산 이온의 정량

97-49-758 EDVAP를 이용한 교통사고 해석

97-50-759 뺑소니 사건에 대한 연구(Ⅰ)

97-51-760 차량 개체 식별에 관한 연구(Ⅰ)-자동차 페인트 분석에 대하여

97-52-761 백범 김구 선생 유품에서 채취된 혈흔의 혈액형 및 유전자형에 관한 연구

97-53-762 흑색 및 백색 모발에서 유전자 분석

제 30 호 98-01-763 열처리된 치아의 VNTR 유전자형 분석에 관한 연구

98-02-764 저체온사(低體溫死)와 감정사례(鑑定事例)

98-03-765 인체 장기조직중 미량 유해 금속원소의 신속 정량법에 관한 연구

98-04-766 San Diego 법의검시사무소의 법의부검에 대한 통계적 고찰

98-05-767 생약과 생체시료 중에서 Aconitine의 함량

98-06-768 남용약물의 배설대사에 관한 연구 - Fenfluramine에 대하여 -

98-07-769 해마경화증을 동반한 약물난치성 측두엽 간질의 해마 신경원세포 조밀도 

및 세포 소실도

98-08-770 墜落損傷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98-09-771 당뇨병성 신병증의 병리학적 소견에 관한 고찰

98-10-772 법의해부에서 보는 두부손상(頭部損傷)

98-11-773 안수 또는 안찰기도에 依한 死亡에 대하여

98-12-774 편타손상(鞭打損傷)

98-13-775 안구수상액의 Potassium을 이용한 사후 경과시간 추정의 문헌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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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4-776 저체온사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98-15-777 치과재료의 성분분석을 통한 개인식별 응용에 관한 연구

98-16-778 국소마취하의 수술중 리도카인 전신중독 반응에 의한 사망례 - 증례보고 -

98-17-779 활성 알데히드에 의한 간세포 손상 및 이의 해독에 관여하는 효소의 

기전에 관한 연구

98-18-780 자동 혈액 배양장치 VITAL을 이용한 혈액 배양성적의 검토

98-19-781 영아 및 소아의 탈수에 의한 죽음에 관한 연구

98-20-782 허혈성 전처치가 허혈토끼 골격근 미세구조에 미치는 영향

98-21-783 경부압박질식사와 내부 소견 비교 및 증례보고

98-22-784 사후 혈액 및 안구수상액의 포도당 측정에 관한 연구

98-23-785 한국인 집단의 Microsatelite F13A01 유전자 좌위의 다형성 연구

98-24-786 신문 암시성에 관한 연구

98-25-787 화상의 분석과 보정에 관한 연구 Ⅰ-차량번호판 인식-

98-26-788 Xanthine Beverages 中에서 Caffeine의 함량

98-27-789 우리나라에서 불법 유통되는 메스암페타민의 불순물 프로파일 분석

98-28-790 文書에 捺印된 人影印朱의 理化學的 非破壤 鑑定技法 開發에 관한

基底硏究(Ⅲ報)

98-29-791 적외선 열상장치에 의한 송풍기에서의 화재 원인 분석

98-30-792 적정말찰게수를 이용한 制動初速度 계산

98-31-793 각종 어류 및 동물 혈흔이 혈액형 분석에 미치는 영향

98-32-794 화재사건의 인화물질 분석 방법에 관한 연구

98-33-795 차단기 동특성에 관한 연구

98-34-796 한국인 십장의 연령에 따른 형태 계측학적 연구

98-35-797 MBP gene의 대립유전자 빈도 분포와 그의 유용성

98-36-798 마취제류의 분석에 관한 연구(Ⅰ):GC 및 GC/MS에 의한 혈액 중 Volatile 

Liquid Anesthetics Isoflurane, Halothane, Enflurane의 확인 및 정량에 관한 연구

98-37-799 가정용 LP가스 호스에서의 유출량 측정에 관한 연구

98-38-800 인천만 수역의 플랑크톤(규조류) 조사에 관한 연구

98-39-801 식물과 알리바이 성립여부 입증의 감정 1례

98-40-802 Fluoresceence based-polymerase chain reaction-single strand conformation 

polymorphism(FPCRSSCP)에 의한 사람의 미토콘드리아 DNA 조절부위에 

있는 관변이영역(HV1)에 대한 분석

98-41-803 한국인 집단에서 Minisatellite DIS80 좌위의 대립형질 및 유전자형 빈도

98-42-804 Glycosyl Transferase Gene의 유전자 증폭에 의한 ABO 유전자형 분석

98-43-805 강간범에 관한 연구

98-44-806 거짓말 탐지기(Polygraph) 검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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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5-807 위조통화에 관한 연구 Ⅰ(컬러프린터 및 컬러복사기 기종식별에 대하여)

98-46-808 현미 분광광도계에 의한 미세시료의 분석

98-47-809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의 과량복용에 의한 사망자에서의 혈중농도

98-48-810 콩나물류 중에 함유된 Benzimidazole계 살균제의 분석에 관하여

98-49-811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한 양주의 유기산 분석

98-50-812 우리나라에서 남용되는 메스암페타민의 거울상이성질체 분리

98-51-813 Rat에 과량 투여된 Carisoprodol의 흡수, 분포 및 배설에 관하여

98-52-814 l 디프레닐 투여 후 흰쥐 뇨 중 메스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의 

거울상이성질체의 가스크로마토그라피에 의한 분석

98-53-815 본드류 흡입자들의 생체시료중에서 톨루엔의 농도 분포(1996&1997)

98-54-816 효소들을 이용 Hydrogen Peroxide와 Ethanol의 확인Peroxidase,

Superoxide Dismutase와 Alcohol Oxidase

98-55-817 에틸알코올 섭취량에 의한 생체 내 혈중 및 호흡알코올농도에 관한 연구

98-56-818 자동차 범퍼의 소재 분석에 의한 이동식별에 관한 연구

98-57-819 ’97년도 화학적 주요 감정사례 및 실적에 관한 분석

98-58-820 Oxalic acid의 미량 분석에 관한 연구

98-59-821 ’97년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분포에 대한 연구

98-60-822 RF 송･수신장치가 소리에 미치는 영향

98-61-823 야생조수 불법포획에 사용된 사제 폭발물의 분석

98-62-824 고속 액체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폭약류와 첨가제류의 동정

98-63-825 뺑소니 사건에 관한 연구(Ⅱ)

98-64-826 정상간과 지방간의 NearIR Ramarn 분광학적 연구

98-65-827 혈흔 및 정액 혼합반에서 혈액형 판정

98-66-828 메스암페타민과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의 뇨배설을 이용한 약동력학적 연구(Ⅰ)

98-67-829 자연발화 현상에 관한 연구

제 31 호 99-01-830 한국인 장기조직 중 Hg, Pb, Cd의 연령별 분포

99-02-831 법의부검에서 보는 내인사의 사망양태에 관한 보고

99-03-832 호남지역 법의부검에 대한 고찰

99-04-833 대동맥 박리의 임상 및 법의병리학적 고찰

99-05-834 영아급사증후군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99-06-835 디스크 수술 시 혈관 손상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99-07-836 한국인 상행 대동맥의 연령별 형태학적 변화에 대한 연구

99-08-837 타카야수 동맥염

99-09-838 심질환 환자의 전신마취 중 심정지 발생에 대한 고찰

- 사망례를 중심으로 -

99-10-839 골수이형성 증후군과 급성골수성 백혈병환자의 혈청 sIL-2R, sCD8 및 TNF-α치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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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840 영상중첩법을 이용한 개인식별 -슈퍼임포즈-

99-12-841 Aconine과 benzoylaconine의 공존하에서 Aconitine의 선택적 확인

99-13-842 투여용량에 따른 펜플루라민의 배설 및 대사에 관한 연구

- 사람에서의 배설을 중심으로 -

99-14-843 Glycol류의 독성에 관한 연구

99-15-844 한국(부산 및 경남･북 지역)에 있어서의 법의해부 및 사체검안에 관한 통계적 고찰

99-16-845 의인성 복부손상

99-17-846 사독중독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99-18-847 소의 사후 혈액 및 안구수상액에 대한 생화학적 분석

99-19-848 채취 부위에 따른 사후혈액의 포도당 측정

99-20-849 지표종 선정을 위한 조류의 분류학적 연구(Ⅳ)

- 섬진강의 담수조류에 대한 분류 및 생태학적 연구 -

99-21-850 산성인산화효소의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을 통한 정액의 검출

99-22-851 혈흔검사에 있어서 채소와 토양의 비특이 반응에 관한 연구

99-23-852 한국인 집단의 STR유전자형 LPL과 F13B의 출현빈도

99-24-853 법최면에 관한 연구

99-25-854 위조통화에 관한 연구(Ⅱ) - 칼라복사기의 기종 식별에 관하여 -

99-26-855 위조 인영의 식별에 관한 연구 - 전사방법으로 위조된 인영의 식별에 대하여 -

99-27-856 Tropane계 alkaloid의 분석 및 시간경과에 따른 흰쥐의 생체내 분포에 관한 연구

99-28-857 생약류 중에서 중금속의 함량에 관한 연구

99-29-858 HPLC에 의한 Tetracycline류의 분리･정량에 관한 연구

99-30-859 우리나라에서 불법 유통되는 메스암페타민의 불순물 프로파일 분석(Ⅱ) 

- EI/CI/MS에 의한 불법 제조된 메스암페타민 중 불순물 확인 -

99-31-860 GC/MS에 의한 모발 중 대마성분 분석(Ⅰ)

99-32-861 문서에 날인된 인영인주의 이화학적 비파괴감정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Ⅳ) 

- SEM/EDX에 의한 표면분석에 관하여 -

99-33-862 ’98년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분포에 대한연구

99-34-863 생체시료 및 환경관련 물질에서 중금속의 효과적인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

99-35-864 성대장애 환자들의 음성치료 전후의 음성 비교

99-36-865 ORBO 튜브에 의한 Nitroglycerine의 흡착･정제에 관한 연구

99-37-866 자동차 충돌 소성변형량에 근거한 충돌속도 계산 프로그램

99-38-867 차량 제원의 비교･분석을 위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99-39-868 유전자 분석에 영향을 주는 각종 인자들에 관한 연구

99-40-869 새롭게 고안된 미량확산셀에 의한 혈중청산이온의 정량(Ⅰ)

99-41-870 차단기의 동특성에 관한 연구(Ⅱ)

99-42-871 사후변화로서의 급성 신세뇨관괴사에 대한 병리조직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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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3-872 TLC 및 FT-IR을 이용한 유기인계 농약의 분석

99-44-873 담배불씨에 의한 발화현상에 관한 연구(Ⅰ)

99-45-874 유해화학물질의 계통분석에 관한 연구

99-46-875 기기중성자방사화분석에 의한 인간 모발의 동일성 확인에 관한 연구

99-47-876 레이저/LED 영상분석장치를 이용한 미세흔적의 형태비교 및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Ⅰ)

99-48-877 열분해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차량 페인트의 개체식별에 관한 연구

99-49-878 개인식별 및 인식시스템 개발-영상에서의 얼굴영역 자동인식･축출 S/W 및 

저장･검색 database 개발

99-50-879 영생교 집단자살사건 소사체의 DNA신원확인사례

99-51-880 강도범죄의 발생실태분석

99-52-881 거짓말탐지기(Polygraph) 검사사례

99-53-882 현미 자외/가시광영역 분광광도계에 의한 미세시료의 분석

99-54-883 흰쥐에 Amitriptyline의 급성 경구투여시 Amitriptyline과 그 대사체의 혈중농도

99-55-884 HPTLC와 GC/MS를 이용한 의약품의 데이터베이스 및 생체시료에의 응용

99-56-885 생체시료 중에서 Headspace-Solid Phase Microextraction법을 이용한 

톨루엔의 정량 분석(Ⅱ)

99-57-886 6-하이드록시도파민으로 유도된 흰쥐 뇌내의 도파민 고갈에 대한 l-디프레닐

의 억제효과

99-58-887 흰쥐에서 카리소프로돌의 체내동태

99-59-888 ’98년도 감정사례 및 감정실적에 관한 분석

99-60-889 가스보일러에서의 사고 해석

99-61-890 적외선분광광도법에 의한 자동차용 도료의 특성 조사 및 database 구축

99-62-891 적외선분광광도계를 이용한 국산 자동차용 수지의 특성조사 및 database 구축

99-63-892 낙뢰 재해에 대한 감정기법 연구

99-64-893 GC 및 GC/MS에 의한 Postmortem Specimens중 Chlorpromazine의 

함량에 관한 연구 - 감정사례 및 문헌고찰 -

99-65-894 제36차 국제법화학회 및 미국법화학회 참석기

제 32 호 2000-01-895 유해 중금속인 Pb, Hg, Cd 등의 한국인 장기조직 중 분포에 관하여

2000-02-896 교통사고와 감정사례 

2000-03-897 의료가 개입되었던 소아 부검 예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2000-04-898 흰쥐에서 투여용량에 따른 펜플루라민이성질체의 뇨중 배설변화

2000-05-899 절단 분해 시체에 대한 법의학적 접근

2000-06-900 위장관 기질종양의 병리

2000-07-901 상용프로그램(MS Office, ExcelⓇ을 이용한 의학통계 분석

2000-08-902 흡입 화상과 사망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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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903 외상성 하행 흉부 대동맥류

2000-10-904 소아 예방접종 후 사망한 부검 례

2000-11-905 개인식별 감정례

2000-12-906 Acetaldehyde의 해독에 대한 glutathione의 영향

2000-13-907 사법해부에 비친 산부인과 의료사고

2000-14-908 소규모 집단시체 개인식별에 있어서 고식적인 방법과 유전자검사 방법의 

비교평가

2000-15-909 Caffeine과 그 Metabolites의 迅速한 分離 確認

2000-16-910 농약중독사의 사망기전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2000-17-911 소아 장중첩증의 비수술적 정복과 관련된 의료 사고 분석

2000-18-912 만성 주정 중독의 법의학적 고찰

2000-19-913 정상 한국인의 대동맥에 대한 형태계측학적 연구(Ⅰ)

2000-20-914 안구수상액의 전해질 측정과 사후경과시간 추정

2000-21-915 사후검체에서의 생화학 측정치 분석

2000-22-916 부검조직의 부패정도와 면역조직화학염색상 염색도의 비교 고찰

2000-23-917 지표종 선정을 위한 조류의 분류학적 연구(Ⅴ)

2000-24-918 염색제, 모발경화제 및 모발영양제 등이 모발의 혈액형 판정에 미치는 영향

2000-25-919 혈흔의 경과시간 추정 및 종식별에 관한 연구

2000-26-920 Multiplex STR 유전자형 (D18S849, D3S1744, D12S1090)의 유효한계분석 

및 표준화 연구

2000-27-921 최면수사기법이 기억 회상에 미치는 영향

2000-28-922 약물(강심제)복용이 거짓말탐지 검사의 생리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0-29-923 僞造 通貨에 關한 硏究 Ⅲ

2000-30-924 黑白 乾式 複寫機의 機種 識別에 관한 硏究

2000-31-925 흰쥐에 과량의 Amitriptyline을 급성 경구투여시 Amitriptyline과 그 대사체의 

혈액 및 조직 중 농도분포

2000-32-926 생체시료 중 함아미노산 제초제류인 글리포세이트의 분석에 관한 연구

2000-33-927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과 Hantzsch Reaction에 의한 Formaldehyde의 미량 

분석법 고찰

2000-34-928 SPME에 의한 생체시료 중 메스암페타민 분석

2000-35-929 우리나라에서 불법 유통되는 메스암페타민의 불순물 프로화일 분석(Ⅲ)

2000-36-930 熱分解法에 依한 페인트 材質分析과 異同識別에 關한 硏究(3報)

2000-37-931 韓國人의 生體組織中 靑酸鹽의 微量分布에 관한 硏究(Ⅰ)

2000-38-932 Purge & Trap GC/MS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극미량 분석에 관한 연구

2000-39-933 화재원인 규명을 위한 전문가 시스템 개발

2000-40-934 자동화자식별시스템의 입력음성에 따른 인식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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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41-935 산탄 격침공흔의 생성에 관한 연구

2000-42-936 운동량 보존법칙을 이용한 사고차량의 속도 계산 프로그램 개발

2000-43-937 사고현장에 나타난 자동차 흔적에 관한 연구

2000-44--938 정액 검출 시험 방법의 비교 연구

2000-45-939 정유회사별 휘발유의 이동식별에 관한 연구

2000-46-940 난방기구의 발화원인에 대한 연구

2000-47-941 모발의 모간에 대한 유전자 분석

2000-48-942 마취제류의 분석에 관한 연구(Ⅱ)

2000-49-943 StarDHA Program과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한 자동차용 휘발류의 분석

2000-50-944 Gas chromatography를 이용한 유해화학물질류의 분리분석에 관한 연구

2000-51-945 열원에 따른 구리선의 미세조직 및 조성 변화

2000-52-946 영상분석장치를 이용한 미세흔적의 형태비교 및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Ⅱ)

2000-53-947 자동차 페인트의 열분해크로마토그램에 관해 Pattern Recognition System에 

의한 DBMS 구축

2000-54-948 얼굴 인식에 의한 개인식별 기술개발 Ⅱ

2000-55-949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의 개인식별

2000-56-950 검체별 세균검사방법 및 분리균의 생화학적 동정

2000-57-951 법최면수사 사례의 심리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

2000-58-952 사진계측에 의한 3차원 구성에 관한 연구 Ⅰ

2000-59-953 모세관 전기영동법을 이용한 ℓ-디프레닐 대사체의 거울상 이성질체 분석 ;

디프레닐과 메스암페타민 복용과의 비교

2000-60-954 흡입제류관련 사망자들의 혈액 중 톨루엔과 부탄의 분석 및 사망유형분석

2000-61-955 무염화종에 의한 씨랜드 화재의 발화원인 해석

2000-62-956 유염화종에 의한 인현동 호프집 화재의 발화원인 해석

2000-63-957 UV 분광광도계에 의한 초오 및 명태의 추출액에서 아코니틴 및 그 관련 

알칼로이드의 정량

2000-64-958 파괴메커니즘 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파괴원인의 판단

2000-65-959 국산 자동차 차체용 백색 도료의 적외선 흡수 특성에 관한 연구

2000-66-960 한국인 태생기중 폐발육에 대한 광학현미경적 관찰

2000-67-961 전기장판에서의 발화기구에 관한 연구

2000-68-962 제37회 국제독성학회 심포지엄 참석기

제33호 2001-01-963 인체 신장피질과 신장수질에서 중금속류의 분포 및 특성에 관하여

2001-02-964 사후검체의 당뇨병 진단

2001-03-965 예방 접종 후 사망한 소아 부검예의 고찰

2001-04-966 미국 법의관 제도에 관한 고찰

2001-05-967 대량재해와 집단사망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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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968 폐동맥혈전색전증과 사망에 대한 고찰

2001-07-969 막성 사구체신병증의 임상 및 병리학적 연구

2001-08-970 급성 심근경색증의 사후진단에 있어서의 Fibronectin 면역조직화학염색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2001-09-971 감전사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2001-10-972 지방간에서 발생한 폐 지방색전증의 병리학적 및 임상적 의의에 대한 연구

2001-11-973 펜플루라민 이성질체간의 약동력학 연구

2001-12-974 의료문서의 의의와 작성에 관하여

2001-13-975 인체분비물 세균배양에 대한 고찰

2001-14-976 경부 압박 질식사의 유형별 고찰

2001-15-977 Omental Tissue에서 Diazinon의 연구

2001-16-978 수중시체에서 플랑크톤 검출의 법의학적 의의

2001-17-979 자살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2001-18-980 정상 한국인의 대동맥에 대한 형태계측학적 연구

2001-19-981 교원병에 있어서 항핵항체

2001-20-982 영상분석 시스템 구현(Ⅰ)

2001-21-983 HPLC/ELSD에 의한 Diterpenoid Alkaloids의 분석

2001-22-984 인체 지방 및 간장조직 중 유기염소제류의 확인 및 정량기법 체계화

2001-23-985 우리나라에서 불법 유통되는 메스암페타민의 불순물 프로파일 분석

2001-24-986 한국인의 각 장기조직 중 청산염의 미량분포에 관한 연구(Ⅱ)

2001-25-987 발화기구의 정량적 해석을 위한 재현 실험

2001-26-988 차량 급발진에 관한 연구(Ⅰ)

2001-27-989 감염질환에 의한 변사자의 장기조직에서 결핵균의 검출에 관한 연구

2001-28-990 혈액응고 현상의 사후변화 측정

2001-29-991 한국인 관상동맥의 변화양상에 대한 형태학적 연구

2001-30-992 Surface Plasmon Resonance 기술을 이용한 인체분비물의 혈액형 분석에 

대한 연구

2001-31-993 Cytochrome b 유전자분석법을 이용한 동물의 종 식별

2001-32-994 유전자변형콩의 정성분석에 대한 연구

2001-33-995 모발의 모간부에서 미토콘드리아 DNA분석

2001-34-996 인지적 법최면 기법에 관한 연구

2001-35-997 문서작성과 인영 날인의 선 후 관계에 관한 연구

2001-36-998 위조여권에 관한 연구

2001-37-999 식품 및 미세증거물 중 함유전분의 종류 판별에 관한 연구

2001-38-1000 Head-Space SPME에 의한 생체시료 중 메스암페타민류 분석(Ⅱ)

2001-39-1001 인화성물질 검출 시험법 정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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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40-1002 혈액 및 비장조직에서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농동에 관한 연구

2001-41-1003 생체혈의 보존환경과 부패산물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변화에 관한 연구

2001-42-1004 공구흔 동일성 여부 감정기법 개발

2001-43-1005 탄피 각인문자 검색시스템 개발 및 Data Base 구출에 관한 연구

2001-44-1006 실세 사건에서 수집된 음성 데이터에 의한 자동화식별 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방법에 관한 연구

2001-45-1007 NISI-TAR 프로그램 개발

2001-46-1008 메스암페타민과 모발에 함유되어 있는 멜리난 색소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2001-47-1009 전기적 발열체의 열적 특성

2001-48-1010 간의 사후변화에 대한 병리조직학적 연구

2001-49-1011 GC 및 GC/MS에 의한 생체시료중Methidathion의 분석법에 관한 연구

2001-50-1012 교통사고에서 운전자 식별에 관한 연구(Ⅰ)

2001-51-1013 SPME 법을 이용한 톨루엔의 대사체류 분석 연구(Ⅱ)

2001-52-1014 유해화학물질의 계통분석

2001-53-1015 편광현미경에 의한 형태와 구성성분에 의한 토양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Ⅱ)

2001-54-1016 열 변화에 의한 구리전선의 미세조직 및 상 변화에 관한 연구(Ⅱ)

2001-55-1017 영상분석장치를 이용한 미세흔적의 형태비교 및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Ⅲ)

2001-56-1018 열분해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에 의한 자동차 페인트의 분석 및 

검색 프로그램의 응용

2001-57-1019 two-Column eight-Port Rotary Valve가 정착된 GC에 휘발유중 방향족 

탄화수소류의 분석

2001-58-1020 주정중독(酒精中毒)에 의한 사망

2001-59-1021 GC와 GC-MS에 의한 신나 및 용제의 구성성분에 관한 연구 및 응용

2001-60-1022 형광편광면역분석기(TDxFLx)에서 구한 각종 남용약물의 검량선 데이터에 대한 분석

2001-61-1023 Pspice를 이용한 RL 회로 해석

2001-62-1024 제38회 국제법화학회 참석기

2001-63-1025 미국 FBI-HQ 견학 보고

제34호 2002-01-1026 인체조직 중 유해금속과 필수금속의 함량

2002-02-1027 죄심형성 부전 증후군(HLHS)

2002-03-1028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부검감정서 작성원칙과 방법

2002-04-1029 사고성 철도사고에 대한 고찰

2002-05-1030 운전자 손상에서의 법의감정

2002-06-1031 비후성 심근병증의 알코올 어블레이션 시술 후 사망례

2002-07-1032 가토의 일측성 신절제후 성장에 따른 잔여 신장의 변화

2002-08-1033 H9c2 심근모세포주의 열전처치 후 지연성 보호효과에 있어서 

열충격단백질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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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고유번호 제 목

2002-09-1034 이륜차 교통사고의 법의감정

2002-10-1035 인체외포 검사를 위한 교재

2002-11-1036 열사병으로 사망한 3예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2002-12-1037 뇌경막하혈종의 조직학적 경과시간 추정

2002-13-1038 영상과 기하학을 이용한 얼굴인식 체계

2002-14-1039 향정약물로 지정된 날부핀의 과량투여에 의한 Pharmacokinetics Parmeter 연구

2002-15-1040 안과 수술 후 발생한 독성 표피 괴사융해증

2002-16-1041 강력사건에 있어서 현장감식의 역학에 대한 고찰

2002-17-1042 기관지 천식에 관한 법의학적 고찰

2002-18-1043 육류 및 어류중 Tetracycline Residues의 HPLC 분석

2002-19-1044 Waterhouse-Friderichsen 증후군

2002-20-1045 심장압전의 법의학적 고찰

2002-21-1046 감전사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2002-22-1047 양성 뇌종양 환자에서의 급사

2002-23-1048 피하종양유도 흰쥐에서 종양제거 및 OK432 투여가 장자연살 

세포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2002-24-1049 양아급사증후군과 소아급사증후군

2002-25-1050 유전자검색의 가이드라인설정 연구

2002-26-1051 CCTV 재연시스템 개발

2002-27-1052 해한서식 어패류 중 유해중금속 함량에 관한 연구(Ⅰ)

2002-28-1053 가공부자류의 성분 분석

2002-29-1054 인체지방 및 간장조직 중 유기염소제류 및 PCB의 확인 및 정량기법 

체계화(2차년도)

2002-30-1055 3가지 방법으로 합성한 메스암페타민에서의 불순물 프로파일 분석

2002-31-1056 한국인의 혈액 및 각 장기조직 중 청산염의 미량분포에 관한 연구

2002-32-1057 발화기구의 정량적 해석을 위한 재현실험

2002-33-1058 Cytomegalovirus 감염과 동맥경화증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2002-34-1059 Direct PCR에 의한 STR typing 및 ABO genotyping

2002-35-1060 인체 헤모글로빈의 효소반응성에 대한 연구

2002-36-1061 제주도민 STR 다형의 유전학적 특성 연구

2002-37-1062 손톱에서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2002-38-1063 범죄 프로파일링에 관한 이론적 고찰

2002-39-1064 우황청심원 복용이 거짓말탐지 검사의 생리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2-40-1065 소실문자 판독에 관한 연구

2002-41-1066 HPLC에 의한 복어 및 생체시료 중 Tetrodotoxin의 분리정량에 관한 연구

2002-42-1067 Head-Space SPME에 의한 생체시료 중 메스암페타민류 분석(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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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고유번호 제 목

2002-43-1068 보존혈의 부패산물에 의한 에틸알콜 생성농도에 관한 연구(Ⅱ) 

2002-44-1069 법과학적 응용을 위한 토양의 동일성에 관한 연구

2002-45-1070 어･패류에서 납의 조직 침투율 및 잔류납의 효과적인 분석법에 관한 연구

2002-46-1071 공구흔 동일성 감정기법의 실제 감정대상에 적용

2002-47-1072 각종 필터를 이용한 음질개선에 관한 연구

2002-48-1073 승용차량 추둘에서 후진 등 필라멘트의 변형에 관한 연구

2002-49-1074 수중시체에서 내부 장기 및 대조수에 대한 규조류의 분석

2002-50-1075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한 개인별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율 계산

2002-51-1076 남성･여성의 혼합DNA에서 Y-STR의 유효성 검토

2002-52-1077 중장비 안전사고에 관한 연구(Ⅰ)

2002-53-1078 차량 내에서의 중독사

2002-54-1079 태반조직이 유전자형 분석

2002-55-1080 뇨에서 암페타민 및 메스암페타민의 미량용매추출법에 관한 연구

2002-56-1081 유해화학물질의 계통분석

2002-57-1082 법과학적 응용을 위한 섬유의 동일성에 관한 연구(Ⅰ)

2002-58-1083 열 변화에 의한 구리전선의 미세조직 및 상 변화에 관한 연구(Ⅲ)

2002-59-1084 차량 재도색용 청색 페인트의 분석

2002-60-1085 SPME에 의한 폭약성분의 분석

제35호 2003-01-1086 한국인 간장, 신장피질에 함유된 카드뮴, 구리, 수은, 아연 함량과 

메탈로치오나인과의 관계

2003-02-1087 부검실의 감염예방 지침에 관한 연구

2003-03-1088 난소자궁내막증에 동반된 황색육아종성 난소염에 관하여

2003-04-1089 가와사끼병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2003-05-1090 사후경과시간에 따른 혈액 및 초자체액의 포도당 측정치 변화

2003-06-1091 파라쿼트 중독에 대한 임상 및 병리학적 고찰

2003-07-1092 교통사망 사고시 보행자 손상 감정

2003-08-1093 복부 소실을 특징으로 하는 비전형 탄화시신

2003-09-1094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법의학적 고찰

2003-10-1095 한국인의 치아를 이용한 연령감정에 대한 후향성 연구

2003-11-1096 열사병으로 사망한 3예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2003-12-1097 위에 원발한 악성 림프종의 임상 및 병리조직학적 검색

2003-13-1098 두경부의 임프절외 종양

2003-14-1099 동방발절의 염증에 의한 내인성 급사

2003-15-1100 마약류 예비실험에 쓰이는 면역분석법의 검토

2003-16-1101 한국인의 간과 콩팥조직 내 수은 함유량의 참고치

2003-17-1102 목뿔뼈와 방패연골을 이용한 나이 추정 및 성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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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8-1103 감염성 심내막염의 법의학적 고찰

2003-19-1104 육류 중에서 Sulfonamides의 Gas Chromato-graphic Mass Spectrometric에 

의한 연구

2003-20-1105 경부심부감염에 대한 고찰

2003-21-1106 심폐소생술에 의한 간섭현장으로서의 공기색전증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2003-22-1107 급성 심근염의 법의학적 고찰

2003-23-1108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 부적절함

2003-24-1109 의료행위 중 프로토폴(propofol) 투여와 관련되어 사망한 사건의 법의학적 고찰

2003-25-1110 영상분석 시스템 구현(Ⅲ)

2003-26-1111 불순물 분석에 의한 메스암페타민 제조원 추적시스템 개발

2003-27-1112 발화기구의 정량적 해석을 위한 재현 실험

2003-28-1113 흰쥐의 생체시료 중 diterpenoid alkaloids 성분 분석

2003-29-1114 해안서식 어패류 중 유해중금속 함량에 관한 연구(Ⅱ)

2003-30-1115 유전자 검색의 Guideline 설정 연구(Ⅱ)

2003-31-1116 미토콘드리아 DNA의 법과학적 응용에 관한 연구(Ⅰ)

2003-32-1117 HS-SPME를 이용한 생체시료 중 유기인제류 농약의 동시분석

2003-33-1118 유해화학물질의 계통분석

2003-34-1119 열 변화에 의한 구리전선의 미세조직 및 상 변화에 관한 연구(Ⅳ)

2003-35-1120 기기분석을 이용한 각종 직물에서의 난연제 규명에 관한 연구

2003-36-1121 폭발 후 대기 중에 존재하는 폭약성분의 분석에 관한 연구

2003-37-1122 방화사건과 관련된 법화학적 분석법의 확립

2003-38-1123 고농도 PCR 저해제가 들어있는 혈흔으로부터 QIAamp stool 방법에 

의한 DNA 추출

2003-39-1124 살인범죄의 심리학적 프로파일링에 관한 연구

2003-40-1125 우황청심원 복용이 거짓말탐지 검사의 생리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3-41-1126 불명문자 판독에 대한 연구

2003-42-1127 근적외선(NIR) 분광광도계에 의한 식용유의 진위판별에 관한 연구

2003-43-1128 약물 남용자의 생체시료 중 날부핀과 메스암페타민의 동시 분석법 확립

2003-44-1129 한국인의 혈액과 혈장중의 알코올농도 분포비에 관한 연구

2003-45-1130 자동화식별 성능 개선에 관한 연구

2003-46-1131 승용차량의 측면 충돌에서 방향지시등 필라멘트의 변형에 관한 연구

2003-47-1132 심장성돌연사에서 관찰되는 심근의 면역조직화학적 검사 및 혈청의 

생화학적 분석

2003-48-1133 DNA 분리방법에 따른 타액반에서의 유전자형 검출률 비교에 대한 연구

2003-49-1134 마약류(암페타민 동족체)의 동시분석을 위한 감정기법 연구

2003-50-1135 수중시체에서의 플랑크톤 검출의 법의학적 적용을 위한 동물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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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51-1136 화재현장에 잔유된 물질로부터 광유계 오일의 분석

2003-52-1137 촛불에 의한 발화연구(Ⅰ)

2003-53-1138 한국인의 간담도계 혈관분포의 다양성

2003-54-1139

2003-55-1140

후사경 충격에 의한 충돌지점 연구

생체시료에서 파라콰트의 신속･고감도 및 고재현성의 새로운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

제36호 2004-01-1141

2004-02-1142

2004-03-1143

2004-04-1144

2004-05-1145

2004-06-1146

2004-07-1147

2004-08-1148

2004-09-1149

2004-10-1150

2004-11-1151

2004-12-1152

2004-13-1153

2004-14-1154

2004-15-1155

2004-16-1156

2004-17-1157

2004-18-1158

2004-19-1159

2004-20-1160

2004-21-1161

2004-22-1162

2004-23-1163

2004-24-1164

2004-25-1165

2004-26-1166

법의학적 감정의 주의사항

채취부위에 따른 혈액 중 약독물의 농도변화연구

혈흔 유형의 인지에 대한 고찰

코테인 단독투여 및 모르핀과의 복합투여 후 생체시료 중 대사체함량에 

관한 연구

뇌조직의 Buscino 소체에 대한 형태학적 고찰

대량재해 희생자의 개인 식별

감염성 심내막염에 있어서 우종의 법의학적 의의

심관상 동맥 기형에 의한 급사

흉선종에 의한 기계적 질식사(증례)

부검의뢰 된 신원불상사에 대한 연구

외국과 우리나라의 검시제도 비교연구

장기간 컴퓨터 사용에 따른 폐혈전색전증 증례

성숙 Gerbil의 일과성 전뇌 허혈 모델에서 해마의 지연성 신경세포손상에 

대한 calcitriol의 영향

악성 과립 세포암

우유 중에서 Tetracycline oxytetracycline chlortetracycline의 HLPC에 

의한 시험

한국인의 문신에 대한 법의･인류학적 고찰

차안 교통사고 후 진단되지 못한 복부손상으로 사망한 사례 분석

목에 작용한 작은 외력에 의해 발생한 치명적인 뇌동맥 혈전 색전증

자기색정사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경부압박질식사의 고찰

현장검안에 대한 법의학적 측면의 제안

청산염과 농약중독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한국인의 심근 조직 내 카드뮴 함유량의 정상범위

아나필락시스에 의한 사망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뇌의 미만성 축삭손상에 대한 실험적 연구

유전자 검색의 Guideline설정연구(Ⅲ) -DNA검색 자료의 레코딩을 위한 

DNA분석과정 자동화연구 및 QCQA 프로그램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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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고유번호 제 목

2004-27-1167

2004-28-1168

2004-29-1169

2004-30-1170

2004-31-1171

2004-32-1172

2004-33-1173

2004-34-1174

2004-35-1175

2004-36-1176

2004-37-1177

2004-38-1178

2004-39-1179

2004-40-1180

2004-41-1181

2004-42-1182

2004-43-1183

2004-44-1184

2004-45-1185

2004-46-1186

2004-47-1187

2004-48-1188

2004-49-1189

2004-50-1190

2004-51-1191

2004-52-1192

2004-53-1193

2004-54-1194

2004-55-1195

2004-56-1196

2004-57-1197

2004-58-1198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서열 분석의 법과학적 응용을 위한 프라이머의 

선별 및 증폭조건의 최적화

솔직성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Ⅰ)

생체정보분석 시스템 구현과 이의 실제 적용 

HPLC에 의한 약물의 일제분석법 확립(Ⅰ)

불순물 분석에 의한 메스암페타민 제조원 추적시스템 개발(Ⅳ) 모발에서 

남용약물 성분 감정기법 개발(Ⅰ)

조암광물 및 유기물 함량의 분석에 의한 토양의 동일성에 관한 연구(Ⅰ)

차량에서의 자체 발화 연구(Ⅰ)

사고기록장치 및 사고 해석 시스템 성능 시험

과학수사정보 DB구축에 관한 연구

유해화학물질 분석의 자동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질류의 동일성 및 감정법 확립에 관한 연구 

총기발사흔 및 공구흔의 자동 판단 시스템 개발(Ⅰ)

단락흔 식별에 관한 연구

전조등 조각을 이용한 차종 검색 프로그램 설계에 관한 연구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구에 관한 연구

DNA Chip을 이용한 유전자분석에 관한 연구

강간범죄의 심리학적 프로파일링에 관한 연구

조립인영의 특징분류에 관한 연구

HS-SPME를 이용한 생체시료 중 카바메이트제류 농약의 동시분석

뇨 중 벤조디아제핀류의 일제분석법 확립

흡입제류 남용자들의 타액에서 톨루엔의 분석

부패된 생체조직 중 에틸알코올 생성농도에 관한 연구

디지털 음성신호의 편집여부 확인 시험

승용차량 운전자 식별에 관한 연구

성범죄 증거물에 혼합된 여성세포 제거 방법의 개선에 의한 

관계 남성 유전자형 검출률 향상에 관한 연구

마약류 동시분석을 위한 감정기법에 대한 연구(Ⅱ)

- 정신과 약물 스크리닝 방법에 관하여 -

흰쥐 혈액에서 석유계 탄화수소 고분자물 연소 생성물의 분석

용융상태 배선용 전선의 재결정 과정 중 내부조직변화에 대한 연구

생체시료 중 베타차단제(β-Blocker)의 분석법에 관한 연구

열분해 GC/MSD와 MALDI/MS에 의한 자동차용 오일분석(Ⅱ)

모기향 불씨에 의한 발화연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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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고유번호 제 목

2004-59-1199

2004-60-1200

2004-61-1201

심근세포내 당원량이 허혈성 전처치의 심근보호 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 성인 복대동맥의 죽상경화증에 대한 형태계측학적 연구 

해외연수 보고서-싱가포르 HSA-CFS 견학보고-

제37호 2005-01-1202

2005-02-12032

005-03-1204

2005-04-1205

2005-05-1206

2005-06-1207

2005-07-1208

2005-08-1209

2005-09-1210

2005-10-1211

2005-11-1212

2005-12-1213

2005-13-1214

2005-14-1215

2005-15-1216

2005-16-1217

2005-17-1218

2005-18-1219

2005-19-1220

2005-20-1221

2005-21-1222

2005-22-1223

2005-23-1224

2005-24-1225

2005-25-1226

2005-26-1227

2005-27-1228

2005-28-1229

2005-29-1230

식도 대동맥 누관과 급사

실험실 국제적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고찰 및 가이드라인 설정

자세성 질직사에 대한 고찰-가정용 세탁기 내 변사

심근병증(Cardiomyopathy)의 전자현미경적 연구

임상화학검사를 이용한 사후경과시간 추정

약물의 혈관내 주입으로 인한 사망

심혈관 질환에 의한 대량객혈

소년이 행한 타살사건에 대한 검토

확장성 심근증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선천성 심장 질환에 동반된 무비장 증후군-증례보고

한국인의 정상 실질장기 무게에 대한 통계학적 분석

두부손상의 형태를 통한 흉기 추정

대마초 남용 후 체내 잔존기간에 관한 고찰

Ultraviolet 검출기를 부착한 HPLC에 의한 eel muscle 중에서 

oxytetracycline 의 연구

흉부 한방 침 시술 후 사망한 사례 고찰

한국인 손가락털의 분포

경장간막 탈장증의 법의학적 고찰

수술 후 사망한 환자의 사망원인에 대한 고찰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의 사후 혈관조영술을 이용한 진단

간편화된 방법을 이용한 심전도계 분석의 평가 및 심전도계 병변에 의한 

급사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2 부검예 보고

법곤충학적 방법을 통한 사후경과시간 추정

생물학적 감정 표준품 데이터베이스 구축- 육상식물 표본제작

DNA 자료수집, DB화 및 관리운용에 관한 연구

새로운 Y-STR 마커의 한국인 집단에 대한 유전학적 연구

방화범죄 프로파일링에 관한 연구

HPLC에 의한 약물의 일제분석법 확립 (Ⅱ)

독물분석의 자동화연구(Ⅰ)

TDxFLx 원시자료 수집/관리 및 유무선 one-stop 결과 통보시스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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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고유번호 제 목

2005-30-1231

2005-31-1232

2005-32-1233

2005-33-1234

2005-34-1235

2005-35-1236

2005-36-1237

2005-37-1238

2005-38-1239

2005-39-1240

2005-40-1241

2005-41-1242

2005-42-1243

2005-43-1244

2005-44-1245

2005-45-1246

2005-46-1247

2005-47-1248

2005-48-1249

2005-49-1250

2005-50-1251

2005-51-1252

2005-52-1253

2005-53-1254

2005-54-1255

2005-55-1256

2005-56-1257

2005-57-1258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에 의한 모발중 덱스크로메토르판 및 

대사체의 분석

기체크로마토그래피 - 질량분석법에 의한 필기구의 작성시기 감정기법 -

차량에서의 발화요인에 대한 연구(Ⅱ)

사고기록장치에 관한 연구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적용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영상내 생체정보 분석시스템 구현에 관한 연구(Ⅱ)

컴퓨터 증거분석기법 연구

유해화학물질 분석의 자동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II)

총기발사흔 및 공구흔 자동판단 시스템 개발 (Ⅱ)

침수된 전원선에 의한 감전 위험성 연구(Ⅰ)

교통사망사례의 분석과 법의학적 유형 의 분류

솔직성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Ⅱ)

PDD 검사의 타당도 분석

식물성 식용유지의 스테롤류 특성에 관한 연구

GC/MS를 이용한 소변에서 톨루엔 대사체의 일제 분석법개발

부패혈액 및 뇨에서 음주여부 확인에 관한 연구

음성에서 개인성이 강한 특징 추출에 관한 연구

부검 및 체액 감정 업무시 감염의 위험성 개선에 관한 연구

함인아미노산계 제초제류 시험법 확립

국내에서 유통되는 면세유의 현황파악 및 식별법 확립에 관한 연구

1차 및 2차 전기적 단락부의 내부조직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인 집단에서 간이식을 위한 간피부의 표준화를 위한 계측

미토콘드리아 DNA를 이용한 종 식별

응급처치시 항 부정맥약으로 사용되는 리도카인 분석에 관한 연구

Y염색체 STR좌위에 관한 연구

생체시료에서 타겥 약물의 스크리닝에 관한 연구(Ⅰ)

차량 배기계통의 과열에 의한 화재

사건별 ABO 혈액형 분포에 관한 통계적 고찰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압력용기 강도계산사례에 관한 연구

제38호 2006-01-1259

2006-02-1260

2006-03-1261

2006-04-1262

2006-05-1263

비외상성 췌장 가성낭종 파열에 의한 사망

사고사에서의 심전도계 병리조직학적 검사의 법의학적 중요성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에 대한 고찰

대량재해에서 언론 대처 및 유가족 지원 과정

미세폐혈관의 종양세포색전에 속발된 폐고혈압증



378

호수 고유번호 제 목

2006-06-1264

2006-07-1265

2006-08-1266

2006-09-1267

2006-10-1268

2006-11-1269

2006-12-1270

2006-13-1271

2006-14-1272

2006-15-1273

2006-16-1274

2006-17-1275

2006-18-1276

2006-19-1277

2006-20-1278

2006-21-1279

2006-22-1280

2006-23-1281

2006-24-1282

2006-25-1283

2006-26-1284

2006-27-1285

2006-28-1286

2006-29-1287

2006-30-1288

2006-31-1289

2006-32-1290

2006-33-1291

2006-34-1292

2006-35-1293

2006-36-1294

화재사의 내부소견

장간막정맥혈전증

경부 자창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현장 소견 및 피부 검사상 감전사로 오인된 내인성 급사

Boerhaave 증후군

식혈세포증후군으로 인한 소아사망

생체시료에서의 메스암페타민 검출시간에 관한 고찰

swine에서 Gas chromatography에 의한 sulfamethazine의 확인

신생아의 췌장에서 발생한 췌도아세포증의 법의학적 고찰 - 1예 보고 -

찜질방내 사망의 법의학적 고찰

호주 빅토리아주의 검시 제도

자교사 - 3예 보고 -

둔기 손상을 동반한 특이한 자살 사례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류마티스성 심장질환의 법의학적 고찰

허혈성 심질환에서 심근의 재관류 손상의 법의학적 의의

둔력에 의한 손상을 보이는 수중시체

교통사고 후 지연성 외상성 경동맥 파열

신원 불상 사망자 자료구축을 위한 데이터 특성 및 시스템 연구

중국의 법의학 교육

DNA자료 수집, DB화 및 관리운용에 관한 연구 (II)

법최면이 몽타주 작성에 미치는 효과 - 법최면-몽타주 실험 -

솔직성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Ⅲ - 솔직성척도의 문항개발 -

거짓말탐지검사기법 개발을 위한 연구Ⅰ 

- NISI-Polygrph 장비 초기 모델의 개발 -

디지털 증거 분석 자동화 및 보관기법에 관한 연구

GC/MS에 의한 약물의 일제분석법 확립(III)

독물분석의 자동화 연구 (II) - GC/MS를 이용한 혈액 중 유기인제류 

농약의 동시 분석에 관한 방법의 유효화 -

독물분석의 자동화 연구 (II) 

- 혈액중 청산이온의 정량분석에 대한 방법의 유효화 -

모발 중 마약류 분석관련 정보관리 시스템 개발 - 전자저울 제어모듈 및 

변형 Chemstation software를 통한 모발분석 rawdata관리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에 의한 모발 중 아편(阿片) 성분 분석

2-Phenoxy Ethanol을 이용한 필기구의작성시기 감정 기법 연구

보행자 척추골절사고의 동역학적 해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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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고유번호 제 목

2006-37-1295

2006-38-1296

2006-39-1297

2006-40-1298

2006-41-1299

2006-42-1300

2006-43-1301

2006-44-1302

2006-45-1303

2006-46-1304

2006-47-1305

2006-48-1306

2006-49-1307

2006-50-1308

2006-51-1309

2006-52-1310

2006-53-1311

2006-54-1312

2006-55-1313

2006-56-1314

2006-57-1315

2006-58-1316

2006-59-1317

2006-60-1318

2006-61-1319

2006-62-1320

2006-63-1321

2006-64-1322

2006-65-1323

유전자불검출시료의 검출율개선을 위한 미량시료의 분석방법 연구

감시카메라에서 효율적인 신장계측방법

톨루엔 보관용기에 대한 밀폐성의 검토

유해화학물질분석의 자동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Ⅲ) 

- ASE 및 GC/MS를 이용한 토양 중 페놀류 분석-

침수된 전원선에 의한 감전 위험성 연구(II)

저압회로에서의 발화현상에 관한 연구(Ⅰ) - TV에서의 발화현상을 중심으로 -

차량의 편제동 흔적에 의한 사고재구성 연구

총기발사흔 및 공구흔 자동판단 시스템 개발 (Ⅲ)

Phytoplankton의 검출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조직분해방법을 중심으로-

심장 질환과 관련된 내인성 급사와 질식사에서 내부장기의 무게 차이

뼈에서의 DNA분리방법 및 STR유전자형 분석연구

시판 양식어류(뱀장어 등) 중 항생물질 잔류실태 확인

부패혈액 및 뇨에서 음주여부 확인에 관한 연구(Ⅱ)

성대 진동과 개인성에 관한 연구

도주차량 유류물 고유식별기호 검색 프로그램(NISI-HIP) 개발

플랑크톤 검사의 의의와 해수 및 담수 - 시체에서의 검출률 차이에 대한 고찰 -

성범죄 증거물에서 관계남성 유전자형 검출을 위한 Percoll Gradient 방법을 

이용한 sperm과 varginal cell 분리

혈액중 methomyl의 미량 분석법에 관한 연구

1-2차 용흔의 발생 메커니즘에 따른 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

DYS464 STR 유전자좌의 한국인 다형성

DFLEX®의 인화성액체 추출 성능과 데이터의 해석

교통사고에서 운전자 식별에 관한 연구(Ⅱ)

한국사람 심전도계의 병리조직학적 소견

Y 염색체 STR좌위에 관한 연구(Ⅱ)

차량 범퍼 도색용 페인트 분석에 관한 연구(II)

신원 불상 사망자 처리절차에 대한 연구

폭행에 의한 좌멸증후군

핍지교종의 조직학적 등급과 MIB-1 발현과의 상관관계

제39호 2007-01-1324

2007-02-1325

2007-03-1326

검시제도 관련 법안에 대한 소고

서울 방배동 서래마을 프랑스인 영아살 사례를 중심으로 한 영아살의 법의

학적 고찰

판례분석을 통한 법과학의 역할 증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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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고유번호 제 목

2007-04-1327

2007-05-1328

2007-06-1329

2007-07-1330

2007-08-1331

2007-09-1332

2007-10-1333

2007-11-1334

2007-12-1335

2007-13-1336

2007-14-1337

2007-15-1338

2007-16-1339

2007-17-1340

2007-18-1341

2007-19-1342

2007-20-1343

2007-21-1344

2007-22-1345

2007-23-1346

2007-24-1347

2007-25-1348

2007-26-1349

2007-27-1350

2007-28-1351

2007-29-1352

2007-30-1353

2007-31-1354

2007-32-1355

2007-33-1356

2007-34-1357

호주와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비교를 통한 바람직한 검시제도 개선방안의 제안

대량재해에서 사고 수습요원의 보호 계획

신장 상피세포종양의 감별진단에서 전자현미경검사의 유용성

폐 림프관확장증

열사병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대장 내시경의 치명적 합병증인 긴장기복에 의한 사망 사례

경동맥의 의인성 손상 : 1 부검예 보고

갈색세포종에 의해 유발된 급성심장사 : 증례 보고

Mast cell and Macrophage Counts and Microvessel Density in Breast 

Invasive Carcinoma : Comparison Anyalsis with Clinicopathologic 

Parameters

형광편광면역분석기기에서의 마약류 교차반응성 사례고찰

Gas-chromatography에 의한 Cattle Tissue 중에서 Sulfamrthazine의 확인

선천허파림프관확장증에 대한 임상 병리학적 특성 : 부검 사례보고 1건

성인형 다낭신환자에서 뇌동맥류파열 : 부검 2예 보고

둔력에 의한 사망례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화재사의 혈중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농도

신원불상 사망자 신원확인을 위한 과학적 방법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인 눈확아래구멍과 눈확아래관의 형태학적 특성

법의학 및 과학수사 분야에 있어서 첨단 의료영상장비의 효용성

DNA자료 수집, DB화 및 관리운용에 관한 연구 (III)

인지적 법최면이 목격자 기억에 미치는 효과 : 모의범죄 실험

LC/MS에 의한 약물의 분석법 확립 및 library 구축 (Ⅰ), 40종의 스테로이드

생체시료에서 청산염 측정방법에 대한 종합적 연구 : Headspace GC/NPD 

방법을 이용한 혈액 중 청산이온의 정량분석 방법

Isotope Ratio Mass를 이용한 식품의 순도판정에 대한 연구 : 벌꿀류

GC/MS에 의한 모발 중 ATS계 향정신성 약물의 동시 분석기법 확립

고상추출법 및 PCI-GC-MS를 이용한 소변 중 케타민 분석

범인추적을 위한 공산품의 DB구축

저압회로에서의 발화현상에 관한 연구 (Ⅱ) : TV의 CPT 파손형상을 중심으로

DVR 영상의 영상향상 기법연구 (Ⅰ)

컬러프린터 식별 마크에 관한 연구

유해화학물질분석의 자동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IV) : SPME-GC/MS를 

이용한 물과 토양에서 프탈레이트 분석

가스폭발과 안전장치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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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고유번호 제 목

2007-35-1358

2007-36-1359

2007-37-1360

2007-38-1361

2007-39-1362

2007-40-1363

2007-41-1364

2007-42-1365

2007-43-1366

2007-44-1367

2007-45-1368

2007-46-1369

2007-47-1370

2007-48-1371

2007-49-1372

2007-50-1373

2007-51-1374

2007-52-1375

새로운 뇌관화약이 사용된 실탄에서 GSR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

인체손상에 따른 사고 재구성에 관한 연구 (Ⅱ)

사후 뇌 조직과 혈액에서의 에틸알코올 농도의 상호관계

교통사고 감정을 위한 차량의 3차원 모델링 연구

차대보행자 포워드 프로젝션 사고유형의 속도계산 프로그램 개발

Percoll 밀도구배법에서 Percoll 용액 농도가 성범죄 증거물에서 남성 유전자

형 검출률에 미치는 영향

음주의 새로운 생화학적 지표물질로서 뇨 중 Ethyl Glucuronide (EtG)의 분석

도체 접속부의 접촉 불량에 관한 연구

18S rRNA 및 ribulose-1,5-bisphosphate Carboxylase/oxygenase 유전자를 

이용한 식물 종식별

차량의 제동성능 저하 요인에 관한 연구 (Ⅰ) : 교통사고 사례중심으로

생체시료 중 phosphamidon의 분석에 관한 연구

Ketoacidosis에 기인한 혈중 아세톤 및 이소프로판올의 농도 분포

종식별을 위한 미토콘드리아 DNA의 다중 증폭시스템

모발의 세척 및 염색이 모발 중 메스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의 농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적외선 현미경을 이용한 타이어 트레드 문양 현출

유전자 분석 의뢰된 성폭행 사례에서의 법의학적 고찰

실험동물을 이용한 생체조직 중 유해가스류 중독에 관한 연구

주류 및 음료 중 에틸알콜 시험법의 개선

제40호 2008-01-1376

2008-02-1377

2008-03-1378

2008-04-1379

2008-05-1380

2008-06-1381

2008-07-1382

2008-08-1383

2008-09-1384

2008-10-1385

2008-11-1386

세계법과학시스템의 현황조사

비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에 대한 小考

경막하출혈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선진 일류형 과학수사 미래를 위한 모델 모색 및 실천 방안

Von-Hippel-Lindau(VHL)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법의학적 고찰: 

부검 1예 보고

대량재해에서 유류품의 수습 및 처리과정

시체현상을 통한 사후경과시간 추정

특발폐섬유증의 병리학적 고찰

총창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심장동맥경화와 심장질환의 법의학적 진단 실무

단순뼈낭종에서 경피적 자가뼈 및 뼈이식대체제 이식 후 발생한 폐색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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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고유번호 제 목

2008-12-1387

2008-13-1388

2008-14-1389

2008-15-1390

2008-16-1391

2008-17-1392

2008-18-1393

2008-19-1394

2008-20-1395

2008-21-1396

2008-22-1397

2008-23-1398

2008-24-1399

2008-25-1400

2008-26-1401

2008-27-1402

2008-28-1403

2008-29-1404

2008-30-1405

2008-31-1406

2008-32-1407

2008-33-1408

2008-34-1409

2008-35-1410

2008-36-1411

2008-37-1412

2008-38-1413

2008-39-1414

2008-40-1415

급성심장사 및 비급성심장사에서 심장동맥 주요3분지의 혈관내초음파

소견과 병리학적 소견의 비교분석을 통한 임상적 의의

인터넷 실명제의 법적, 법의학적 고찰: 이 제도를 반대하는 측면에서

눈확경유 머리뼈안 손상: 타살 2예 보고와 문헌고찰

갑상샘종양의 감별진단에서 galectin-3, cytokeratin 19, p53, Ki-67의 유용성

The Validity of the Demirjian method for dental age estimation in

Korean children:　a pilot study

혈중 수면제의 농도와 사망 원인과 방법에 대한 고찰： Doylamine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압수마약류에 대한 고찰

정상인 심근의 연령별 미세구조에 대한 연구

치명적 머리외상에서 뇌하수체의 조직학적 연구

개정된 한글 표면해부학용어를 이용한 인체 외표소견의 기록

Analysis of sudden death associated with sexual intercourse during

2001-2005

신경섬유종증 관련 급사의 접근법

Consideration in applying dental identification to unknown adult 

human remains

경부혈관 손상과 관련된 의료사고 사건의 법의학적 고찰： 4 부검예 보고

집단사망자 관리에서 법의의사의 역할

법의부검을 통한 보험금 관련 사망 사건의 분석

뇌수막종의 법의학적 고찰

뇌종양을 가진 환자의 급사

흔들린 아이 증후군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청년층에서 발생한 대동맥박리： 3예 보고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총기 및 폭발물 사망례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Determination of sex for the 12th thoracic vertebra by morphometry

of three-dimensional reconstructed vertebral models

선천적 심장기형에 의한 급사의 원인

좌심형성부전증후군 증례보고

부검예를 통한 정상 충수돌기의 해부

인체손상 발생원인 평가를 위한 실험적 접근

한국인 특이적인 STR Microvariant에 대한 연구

ERP 검사의 전극위치에 따른 P300 반응 분석

목격자 특성 평가를 위한 통계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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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고유번호 제 목

2008-41-1416

2008-42-1417

2008-43-1418

2008-44-1419

2008-45-1420

2008-46-1421

2008-47-1422

2008-48-1423

2008-49-1424

2008-50-1425

2008-51-1426

2008-52-1427

2008-53-1428

2008-54-1429

2008-55-1430

2008-56-1431

2008-57-1432

2008-58-1433

2008-59-1434

2008-60-1435

2008-61-1436

2008-62-1437

2008-63-1438

2008-64-1439

2008-65-1440

2008-66-1441

LCMS 및 direct MS에 의한 약물 분석 및 Library 구축 (II), 27종의 

수면진정제류

생체시료에서 청산염 측정방법에 대한 종합적 연구 II : SPME-HS-GC 법을

이용한 혈액중 청산이온의 분석

음주운전자 275명 혈액 중 마약류 및 남용약물의 분석

마약류 감정을 위한 모발 표준물질의 제조(Ⅰ) :메스암페타민의 모발 

표준 물질

유리 파손형상의 법과학적 해석(Ⅰ)

차량 제동불량을 유발하는 특이현상에 대한 연구

차량 충돌 시 나타나는 인체손상에 관한 연구: 경추상해 중심

DVR 영상의 영상향상 기법연구 (Ⅱ)

컬러프린터 식별 마크 분석 시스템 개발

유해화학물질분석의 자동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V)

사후 조직과 혈액(말초혈액 등)에서 에틸알코올(혈중알코올) 농도의 상호 관계

소변에서 개인식별에 요구되는 최적 DNA 분리방법 확립

Hydrophilic-liphophilic balance copolymer를 이용한 약독물 추출법

연구

전기 절연재료의 열화 특성에 관한 연구

유전자마커를 이용한 양귀비속 종식별

모발에서 덱스트로메토르판의 이성질체 분리

도막박리제의 분석

차량의 조향장치 결함 요인에 관한 연구(Ⅰ): 교통사고 사례중심으로

혈흔 유형 분석

D21S11 유전자좌에서 비표준 대립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

UV를 이용한 경유에 첨가한 등유 함량에 관한 연구

정온전선의 발화원 연구

DNA정량에 사용되는 형광염료와 EtBr의 해상 감도에 대한 검증과 적용방

법에 대한 연구

생체시료중 약물분석법의 확립 및 방법의 유효화: 소변중 암페타민류 분석

교통사고관련 사건에서 차량 역과여부 규명을 위한 현장 증거물 중 타이어

성분에 관한 연구

유리파단면에 따른 인적개입의 추정에 관한 연구

제41호 2009-01-1442

2009-02-1443

2009-03-1444

국민참여재판에서 법과학의 역할에 대한 연구

사건 현장에서의 혈흔 분석을 위한 기본 개념

경막상출혈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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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고유번호 제 목

2009-04-1445

2009-05-1446

2009-06-1447

2009-07-1448

2009-08-1449

2009-09-1450

2009-10-1451

2009-11-1452

2009-12-1453

2009-13-1454

2009-14-1455

2009-15-1456

2009-16-1457

2009-17-1458

2009-18-1459

2009-19-1460

2009-20-1461

2009-21-1462

2009-22-1463

2009-23-1464

2009-24-1465

2009-25-1466

2009-26-1467

2009-27-1468

2009-28-1469

2009-29-1470

2009-30-1471

2009-31-1472

2009-32-1473

2009-33-1474

2009-34-1475

2009-35-1476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법의학 감정자문소위원회 활동 소고

부검 중 우연히 발견된 수지상 폐골화 -부검 1예 보고

법의인류학적 조직형태계측을 위한 뼈슬라이드 제작

정상 뇌하수체의 조직학적 검사

알코올간질환의 병리 -미세구조를 중심으로

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Hypothermic Death with Paradoxical Undressing : Mimicking Rape-related 

Homicide - Case Report

중심정맥 카테터술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하대정맥 천공

간경변과 관련된 대량의 비외상성 배안출혈에 기인한 사망

차량 내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 5 부검 예 보고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치명적인 괴사성 근막염

간세포암종에서 p53 돌연변이와 COX-2 발현에 관한 연구

남중국해 제우스호 침몰 사고의 개인식별 예를 통한 해외에서 발생한 

해상사고 희생자의 개인식별 절차 고찰

신종 마약 및 특이 성상 마약류에 관한 고찰

시중 유통된 유사 발기부전치료제의 검출사례

특이한 폐색전증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 2 부검예 보고 -

탄환 색전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 1 부검 예 보고 -

대사질환의 진단에서 투과전자현미경검사의 유용성

부패된 시신에서 에탄올 농도의 의미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침술손상으로 발생된 양측긴장공기가슴증 - 부검 2예 -

시험의뢰정보지의 활용에 대한 법의실무적 고찰

독실아민 관련 사망의 원인 분석: 1993-2004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사례를 중심으로 

인슐린 관련 살인사건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검시실무를 통한 시초분석(Threshold Assessment)의 적용

Two Cases of Gastromalacia

충수절제술과 연관된 사망례의 법의학적 고찰

의사로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삭상물을 이용한 타살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복합자살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Sudden death caused by anormalous coronary origin

Pulmonary embolism -A Case Report

Hypoplastic Left Heart Syndrome-A Case Report

Secondary shock - A case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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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고유번호 제 목

2009-36-1477

2009-37-1478

2009-38-1479

2009-39-1480

2009-40-1481

2009-41-1482

2009-42-1483

2009-43-1484

2009-44-1485

2009-45-1486

2009-46-1487

2009-47-1488

2009-48-1489

2009-49-1490

2009-50-1491

2009-51-1492

2009-52-1493

2009-53-1494

사법환경변화에 따른 감정인의 역할에 대한 연구(법의감정영역을 중심으로

정상 충수돌기 내 분변양에 따른 두께변화: 부검예를 통한 고찰

자살의 신경과학

한국형 역학적 3차원 뼈 모델의 마디모® 활용성

한국인 집단에서 8 Y-STR 좌위의 유전학적 다형성 연구

월경 상태가 폴리그라프검사의 생리반응에 미치는 영향

CCTV의 보급과 법영상분석시스템

통계적 필적 분석 프로젝트

LC/MS/MS에 의한 약독물 분석 및 Library 구축 (III)

메스암페타민류 감정을 위한 모발표준시료(RM) 개발(2)

콘돔의 윤활제 및 항엉김제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리파손형상의 법과학적 해석 (Ⅱ)

주파수 변조된 음성 감정물의 법과학적 감정기법에 관한 연구

차량 제동불량을 유발하는 특이현상에 대한 연구(II)

충격흔 현출 방법에 관한 연구

양귀비속 특이적인 유전자마커 연구

Y-chromosomal STR 단상형의 법과학적 적용에 관한 연구

dHPLC 이용 heteroduplex 분석법을 통한 미토콘드리아 대량분석 시스템 

구축 및 응용

(Standard ruler 및 dHPLC를 이용한 한국인 미토콘드리아 대량분석 시스템 

구축과 heteroduplex 분석의 Guideline 설정)

제42호 2010-01-1495

2010-02-1496

2010-03-1497

2010-04-1498

2010-05-1499

2010-06-1500

2010-07-1501

2010-08-1502

2010-09-1503

2010-10-1504

2010-11-1505

2010-12-1506

2010-13-1507

약돌물의 차료 및 독성 농도

과학수사에 있어서 m-RNA profile의 유용성에 대하여

바이러스 질환의 진단에서 투과전자현미경검사의 유용성

대학로 공사현장에서 발굴된 매장유골에 대한 법의 과학적 고찰

부검이 실시되지 않은 질의 건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불임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금사의 접근법

 - 다발성 혈전색전증이동반된 과배란증후군 -

뇌겉질형성이상

한국 청소년이 행한 타살사건의 부검사례 분석

장림프관 확장증에 기인한 단백소실장병증

백막안 방광파열로 인한 배안압력증가에 따른 사망

한국인집단에 대한 나이추정에 있어 Demirjian 방법의 타당성 연구

정신분열증 환자의 치명적 물중독증 : 1 부검예

비만성저환기중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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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고유번호 제 목

2010-14-1508

2010-15-1509

2010-16-1510

2010-17-1511

2010-18-1512

2010-19-1513

2010-20-1514

2010-21-1515

2010-22-1516

2010-23-1517

2010-24-1518

2010-25-1519

2010-26-1520

2010-27-1521

2010-28-1522

2010-29-1523

2010-30-1524

2010-31-1525

2010-32-1526

2010-33-1527

2010-34-1528

2010-35-1529

2010-36-1530

2010-37-1531

2010-38-1532

2010-39-1533

2010-40-1534

2010-41-1535

2010-42-1536

2010-43-1537

저체온사에서 관찰되는 이상탈의현상에 관한 연구

Death after Accidental lnjection of Tranexamic Acid during Spinal

Anesthesia : A Case Report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변사자의 사망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 사망 전 복통을 호소한 젊은 여성 2예 보고 -

폭식증 환자의 위팽창에 병발된 위점막 괴사의 법의학적 고찰

뇌사자의 장기 이식에서 법의관의 역할

한국인의 영아급사증후군과 사인불명소이급사의 위험인자와 빈도

이천냉동물류창고 화재사건 희생자에 대한 법치의학적 개인식별

Subvalvular Aortic Aneurysm associated with Bicuspid Aortic Valve

 - A Case Report -

유소아 경막하출혈의 법의학적 고찰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의 부검 및 병리학적 소견과 문헌고찰

수술중 절개창 보호 방법이 절개창 합병증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에서의 농약중독 사망사건의 고찰

마약 운전자의 행동변화 및 도로 시험법 확립

1형 신경섬유종증과 연관된 폐기종으로 인한 사망 - 부검 1예 보고 -

쯔쯔가무시병의 법의학적 고찰

압착성 질식사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증례보고)

쯔쯔가무시증의 임상 및 병리학적 고찰

특이장소에서의질식사에 대한 고찰

Pulmonary thromboembolism

속발성 쇼크 - A case report -

동부지역 동반자살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자살 사례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찰

한국인의 비장무게애 대한 연구 ; 체중, 신장, 체표면적 및 나이에

따른 통계학적 분석

수면에 충격되어 발생하는 손상을 해석하기 위한 유한요소 물 모델 개발

과거 기록의 검색 및 효과적인 자료 교환을 위한 시스템 구축

3차원 스캔 시스템의 법과학 영역에서 이용에 관한 연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소견기록 및 부검감정서 작성 프로그램 개발

완료보고서 V1.0.0

법최면 과정 중 목격자의 뇌파 변화에 관한 연구

통계적 필적분석 프로젝트Ⅱ

HS-SPME-GC/MS에 의한 혁액중 유기인계 농약 분석시스템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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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고유번호 제 목

2010-44-1538

2010-45-1539

2010-46-1540

2010-47-1541

2010-48-1542

2010-49-1543

2010-50-1544

2010-51-1545

2010-52-1546

2010-53-1547

2010-54-1548

2010-55-1549

2010-56-1550

한우 감별법에 관한 연구

메스암페타민 투약횟수에 따른 랫트 털 중 검출량의 비교연구

암페타민각성제의 원료물질인 에페드린/슈도에페드린의 동위원소분석 

기원추적

생체 미세증거물의 법과학적 해석을 위한 지표물질분석 체계화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공구흔의 디지털 감정기법에 관한 연구

교통사고시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가속도 특성에 관한 연구

forensicGEMTM을 이용한 신속하고 간편한 DNA 분리법의 유효성 검토

식물DNA 바코딩에 의한 난초 시료의 동일성 적용

AmpFISTR ldentifiler kit를 이용한 Rapid PCR 검토

LC-MS/MS를 이용한 뇨 중 Ethyl Glucuronide(EtG)의 분석

손톱등 경조직에서 암페타민류 시험법

엔진과열에 의한 차량화재 재현실험 및 엔진 성능 해석

머리모형 충격에 의한 자동차 접합유리의 실험적 연구 및 유한요소해석

제43호 2011-01-1551

2011-02-1552

2011-03-1553

2001-04-1554

2011-05-1555

2011-06-1556

2011-07-1557

2011-08-1558

2011-09-1559

2011-10-1560

2011-11-1561

2011-12-1562

2011-13-1563

2011-14-1564

2011-15-1565

2011-16-1566

2011-17-1567

2011-18-1568

2011-19-1569

항우울제관련사건･사고의분석

프로포폴과 관련된 사망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거대세포봉입체병이 중복감염된 폐포자충폐렴

흑색 식도를 보이는 급성 괴사성 식도염의 부검 사례

요추천자와 관련된 소뇌편도탈출

감염질환 관리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흉선의 유암종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고혈당성 급사의 진단을 위한 사후검사 항목 확립을 위한 제안

지방흡입술과 관련하여 발생한 리도카인 중독

머리부위 외상과 뇌하수체샘종된출혈에 대한 법의학고찰

한국인 둘째큰어금니와 셋쩨큰어금니의 발육 양상과 이를 이용한 연령추정 

방법의 개발

테이저 건에 의한 총격후 발생한 찔린상처: 증례보고 및 문헌고찰 

Omental artery aneurysm

침시술과 관련된 사망 증례 연구

간질발작으로 인해 익사한 Sturge Weber 증후군 환자

급성 외상성 뇌부종

특이한 임상 상황에서의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저체온사의 진단에 관한 법의학적 고찰

자궁내번증으로 인한 사망의 법의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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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고유번호 제 목

2011-20-1570

2011-21-1571

2011-22-1572

2011-23-1573

2011-24-1574

2011-25-1575

2011-26-1576

2011-27-1577

2011-28-1578

2011-29-1579

2011-30-1580

2011-31-1581

2011-32-1582

2011-33-1583

2011-34-1584

2011-35-1585

2011-36-1586

2011-37-1587

2011-38-1588

2011-39-1589

2011-40-1590

2011-41-1591

2011-42-1592

2011-43-1593

2011-44-1594

2011-45-1595

2011-46-1596

2011-47-1597

2011-48-1598

2011-49-1599

2011-50-1600

법의부검 전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검사(MRI), 사후혈관조영검

사(postmortem angiography), 3차원 표면 영상 검사(3D scanning)의 실무적 

활용에 대한 고찰

무증상 종양환자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종양 폐색전증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치명적 머리와 목부위 손상-2예보고

확장심근병증에서 자가포식의 역할

깨지기 쉬운 물질의 조각에 의한 치명적인 손상

오른대동맥동의 다중 동맥구멍

치명적 척수손상을 동반한 엘리베이터 사고 1례

우리나라에서의 청산염중독 사망사건의 고찰

직장에서의 마약검사를 위한 guideline 설정

CT 유도 하 폐 생검에 의해 발생한 치명적인 공기색전증 -부검 1예 보고-

전산화 단층촬영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

행정검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정신분열증 환자의 급사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지방색전증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Detection of amniotic fluid embolism in autopsy cases

A case of drowning death

에틸렌글리콜 중독례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한국인 대동맥판막 크기의 통계적 분석

파일 시스템에 독립적인 휴대폰 문자메시지 복원 기법

최근 3년간 국내 변사체 중 약독물 검출 유형

모발 중 마약성 진정수면제류의 증거유효성 검토

Ketoacidosis 지표 물질의 법과학적 해석을 위한 응용(II)

휘발성물질 감정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밀폐구조 환경에서 특수 가연물의 연소 거동에 관한 연구

변조된 음성의 복원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관점의 감정 기법 연구

교통사고 재구성을 위한 신형 디지털 운행기록계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연구

GC/MS를 이용한 발기부전치료제류의 검색 및 일제분석법 개발 (부정유해약

물 분석법 개발)

한국인 Y-STR 일배체형에서의 비정형 대립유전자 관찰과 법과학적 적용에 

관한 고찰

Na+ Channel Blocker인 Tetrodotoxin 분석법의 개발과 적용

법의곤충학적 감정의 기초데이터 구축을 위한 연구

제초제류의 일제분석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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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고유번호 제 목

2011-51-1601

2011-52-1602

2011-53-1603

2011-54-1604

2011-55-1605

인체부검조직으로부터 과학적 수사정보를 갖고 있는 mRNA profile의 

확인과 그 활용에 대한 연구

DVI의 DNA분석기술 및 Web기반 신원확인 프로그램 개발

차량계기판 지침의 섭동흔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 및 고속충돌에서 승객 

상해평가

인체에 전달되는 기진력의 인지한계에 관한 연구

3D계측장비를 이용한 법의･과학적 활용

제44호 2012-01-1606

2012-02-1607

2012-03-1608

2012-04-1609

2012-05-1610

2012-06-1611

2012-07-1612

2012-08-1613

2012-09-1614

2012-10-1615

2012-11-1616

2012-12-1617

2012-13-1618

2012-14-1619

2012-15-1620

2012-16-1621

2012-17-1622

2012-18-1623

2012-19-1624

2012-20-1625

2012-21-1626

2012-22-1627

2012-23-1628

2012-24-1629

2012-25-1630

마취제 프로포폴의 혈중 농도와 사망 원인에 대한 고찰

의학적 검시 및 새로운 검시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급성 화농성 담관염을 동반한 총담관 담석으로 인한 사망

동반 사망(dyadic death)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신장 사구체질환의 투과전자현미경검사의 유용성

마취와 연관된 사망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관상동맥류 및 관상동맥염과 관련된 급사 증례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한 개의 자창이 몸통 앞면에 형성된 사례의 자타살 감별

뇌출혈로 발현된 기생충 감염에 대한 고찰

영아급사증후군의 최신 지견에 관한 연구

한국인 소아, 청소년에서 연령추정 시 데미리얀과 변형된 데미리얀 방법의 

타당성

개에 의한 사후 손괴에 대한 고찰

Coincident Intracerebral Hemorrhage and Meningitis

산모에서 발생한 대동맥박리 및 법의학적 고찰

말라리아에 의한 급성 사망 : 1예 보고

함아미노산 제초제류의 분석 및 중독사례에 대한 고찰

중독 약물의 기전과 약물 남용의 증상에 관한 연구

해수면에 추락한 시신의 손상 해석

전립선 조직검사 후 발생한 치명적인 직장 출혈

기도폐색성 질식사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의학전문가 증언의 중요성과 법의관의 역할

Analysis of clavicular periosteal hemorrhage in hangings

청장년급사증후군과 숨뇌에서의 세로토닌 자가억제와의 연관성

복막투석과 연관된 물가슴증: 부검 1예 보고

치명적 복막염과 전신염증반응 증후군을 초래한 숙변대장염: 1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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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고유번호 제 목

2012-26-1631

2012-27-1632

2012-28-1633

2012-29-1634

2012-30-1635

2012-31-1636

2012-32-1637

2012-33-1638

2012-34-1639

2012-35-1640

2012-36-1641

2012-37-1642

2012-38-1643

2012-39-1644

2012-40-1645

2012-41-1646

2012-42-1647

2012-43-1648

2012-44-1649

2012-45-1650

2012-46-1651

2012-47-1652

2012-48-1653

2012-49-1654

2012-50-1655

2012-51-1656

2012-52-1657

2012-53-1658

2012-54-1659

Sudden Death related to Left Anterior Descending Coronary Artery Fistula 

draining to the Left Ventricle: A Case Report with Review of the Literature

분만 후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부정맥성 우심실 이형성증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

치외상성 복부손상 해석 기전

비만치료 시 약물병합과 급성 사망 사이의 법의학적 고찰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수행된 법치의학 감정 

유형의 통계적 고찰

간세포암종의 파열 -1 부검예 보고-

정형외과적 수술 후 발생한 폐색전증의 법의학적 고찰

외상성 대동맥박리 및 대동맥손상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사후 체액의 임상화학검사에 관한 법의학적 고찰

비대 심근병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왼심방에서 발생한 심장 점액종으로 인한 급사: 1예 보고 

여러 차례의 깊은 목벰에 의한 자살

관상동맥경화증과 관상동맥 평활근에서의 Indolamine 2,3-dioxygenase (IDO) 

발현 사이에 연관성 확인

A case of myocardial bridging of the left anterior descending artery in 

sudden death.

A case of two fire victims with immediate and delayed deaths

부검시 우연히 발견된 호산구성 간농양 -부검 3예 보고-

생체시료에서 필수 검출대상 약독물의 선정 및 방법의 유효화(Ⅱ)

Na+Channel Blocker인 Grayanotoxin의 분석법 확립

Dean switch GC/MSD with ECD를 이용한 다성분 분석법 확립

HR-NMR 및 GC/FID/MSD를 이용한 유해물질 감정법 개발

신종 마약류의 LC/MS/MS 분석법 개발 및 유효화

증거 유효화를 위한 법심리학적 접근방법 연구 

흡연자 지문에서 나노분말을 이용한 nicotine 검출시험

차세대 DNA 신원확인정보의 법과학적 적용을 위한 시스템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신원확인을 위한 추가 디엔에이형분석 시스템 구축

법의곤충학적 감정의 기초데이터 구축을 위한 연구 Ⅱ

익사체 감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규조류 프로파일링 구축Fullerene-Soot의 

kit화 : 화재현장에서의 인화성물질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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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고유번호 제 목

2012-55-1660

2012-56-1661

2012-57-1662

2012-58-1663

2012-59-1664

2012-60-1665

2012-61-1666

2012-62-1667

2012-63-1668

2012-64-1669

2012-65-1670

2012-66-1671

2012-67-1672

2012-68-1673

2012-69-1674

2012-70-1675

2012-71-1676

2012-72-1677

2012-73-1678

미세 금속 시료의 제조원 식별을 위한 감정기법의 연구

연소 재료 및 환경에 따른 인화성 물질의 특성에 관한 연구

신형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의무화에 따른 첨단 사고재구성 프로그램 개

발 및 활용 연구

밀폐구조 환경에서 특수 가연물의 연소 거동에 관한 연구

성문의 F3,F4가 결핍된 음성 녹음 자료에서 F2에 관한 고찰

문서의 기재･날인 선후 분석법 연구(Ⅰ)

차 대 자전거 충격 실험과 재현 시뮬레이션

전･후진 접촉사고에서의 차량 동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프랙토그래피와 유한요소법를 이용한 기계구조물 파단 원인에 관한 연구

혈흔형태분석을 이용한 유혈살인사건의 현장재구성 감정기법 연구

기계유 오일들의 패턴 인식 및 동일성 추적

고감도 마약류 프로파일링 신감정기법 개발

신뢰성 있는 감정을 위해 미세증거물의 화학분석 결과를 객관적으로 해석 

및 판별 할 수 있는 새로운 케모메트릭 및 통계기법 연구

3D계측장비를 이용한 법의･과학적 활용 

인체부검조직으로부터 과학적 수사 정보를 갖고 있는 특정 mRNA profile의 

확인과 그 활용에 대한 연구

디지털화 인체증거 연구

DVI의 DNA분석기술 및 Web기반 신원확인 프로그램 개발

한국형 얼굴인식기법 및 NFS몽타주 프로그램 개발

질식사의 감정에 필요한 유전체 발현 분석 연구

제45호 2013-01-1679

2013-02-1680

2013-03-1681

2013-04-1682

2013-05-1683

2013-06-1684

2013-07-1685

2013-08-1686

2013-09-1387

2013-10-1388

동성폭력범죄자의 생체시료중 남성호르몬제 모니터링 분석기법 개발(I)

Na+Channel Opener인 Grayanotoxin의 분석법 확립

메스암페타민 중독자의 1cm 모발 분할 분석과 법과학적 해석

증거 유효화를 위한 법심리학적 접근 방법 연구

뼈를 이용한 개인식별항목의 분자생물학적 기법 개발

나노섬유필라멘트 및 접착제를 활용한 미량DNA증거물 채취방법의 개발

한국인 집단에 대한 13 RM Y-STR 마커 분석

법의곤충학적 감정의 기초데이터 구축을 위한 연구(Ⅱ)

나노기술을 활용한 법과학적 응용(Ⅰ) : 유해가스 성분확인 및 미세흔적 현

출을 위한 무기화합물 개발에 관한 연구

미세 금속 시료의 제조원 식별을 위한 감정기법의 연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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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고유번호 제 목

2013-11-1389

2013-12-1390

2013-13-1391

2013-14-1392

2013-15-1393

2013-16-1694

2013-17-1695

2013-18-1696

2013-19-1697

2013-20-1698

2013-21-1699

2013-22-1700

2013-23-1701

2013-24-1702

2013-25-1703

2013-26-1704

2013-27-1705

2013-28-1706

2013-29-1707

2013-30-1708

2013-31-1709

2013-32-1710

2013-33-1711

2013-34-1712

2013-35-1713

2013-36-1714

2013-37-1715

2013-38-1716

2013-39-1717

알킬 페놀과 다가 알콜 등 미량의 반휘발성 알콜류의 SPME를 이용한 유도

체화 반응과 GC/MS 분석에 관한 연구

암반 파쇄대로 유입된 낙뢰 전류에 의한 산업 안전사고에 대한 연구

성문의 F3, F4가 결핍된 음성 녹음 자료에서 F2에 관한 고찰(Ⅱ)

문서의 기재/날인 선후 분석법 연구(II)

전자회로기판 결함에 의한 화재원인조사기법 개발

프랙토그래피와 유한요소법를 이용한 기계구조물 파단 원인에 관한 연구(Ⅱ)

차량 등 교통기관의 활주 마찰계수 측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비 접촉 교통사고의 항력해석에 대한 연구

차대 보행자 사고 시 차량 전면유리의 파손형상에 의한 보행자 충돌속도에 

관한 연구

합성대마류의구조규명및생체시료중분석기법확립

기계유 오일들의 패턴 인식 및 동일성 추적 (II)

혈흔형태분석을 이용한 유혈살인사건의 현장재구성 감정기법 연구

잠수부용 압축공기내 유해가스 함입과정 규명에 대한 연구

사후경과시간에 따른 세포 변화 관찰

응급실에서 사망선고된 변사자의 사인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

남성호르몬 억제제 투약 대상 출소자의 저해약물 복용감정과 관리체계 구축 

위한 분석기법 개발 및 작용기전 연구

Epigenetic marker를 이용한 인체유류체액 식별법의 개발

식물성 마약류의 성분분석 및 종식별

미세증거물의 화학분석 결과를 객관적으로 해석 및 판별할 수 있는 새로운 

케모메트릭 및 통계기법 연구

국과수 R&D사업 성과분석 및 중장기 기획연구

3D계측장비를 이용한 법의･과학적 활용

디지털화 인체증거 연구

DNA 신원확인 분석 기술의 다양화 및 신뢰성 보증을 위한 연구

BT･IT융합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포렌식 연구(Ⅱ)

T세포수용체 유전자 재조합 산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유류물로부터 연령 추

정의 효용성 연구

한국인집단의 모계집단구조 및 법유전학적 분석을 위한 미토콘드리아 DNA 

DB구축

영상으로부터의 3차원 얼굴 모델 복원 기법 연구

의사의 목빗근 기시부 출혈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총기사고시 자, 타살 구별에 관한 법의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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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고유번호 제 목

2013-40-1718

2013-41-1719

2013-42-1720

2013-43-1721

2013-44-1722

2013-45-1723

2013-46-1724

2013-47-1725

2013-48-1726

2013-49-1727

2013-50-1728

2013-51-1729

2013-52-1730

2013-53-1731

2013-54-1732

2013-55-1733

2013-56-1734

2013-57-1735

2013-58-1736

2013-59-1737

2013-60-1738

2013-61-1739

2013-62-1740

2013-63-1741

2013-64-1742

2013-65-1743

2013-66-1744

2013-67-1745

2013-68-1746

2013-69-1747

2013-70-1748

급성 아코니틴 중독 –부검1예 보고-

중심정맥도관 제거후 발생된 사망예의 법의학적 고찰

압착에 의한 사망 시 볼 수 있는 골반손상

간흡충 감염에 동반된 담관세포암종

복부손상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진단되지 않은 곁신경절종에 의한 수술 후 급사 -증례보고-

뇌해면혈관종을 가진 간질 환자의 급사에서의 법의학적 의의

개의 공격에 의한 사망의 법의학적 고찰

고인골 법치의학 감정의 사례를 통한 고인골 연구방법론 고찰

호주 빅토리아 법의학 연구소의 법의학 업무 체계 분석

Death due to Intracerebral Hemorrhage with Metastasis of Hepatocellular 

Carcinoma to the Sphenoid Wing

청소년기에 나타난 경창자간막탈장증에 의한 소장의 출혈성 경색증 -증례보고-

규폐증 환자의 진행성 광범위 폐섬유화에 합병된 폐출혈

Microvessel and lymphatic vessel density and VEGFR-3 expression of 

papillary thyroid carcinoma : with comparative analysis of clinicopathological 

characteristics

자세성 질식: 2예 보고

법의학 고전의 현대 법의학적 고찰 -증수무원록언해를 중심으로

동맥관의 태중 폐쇄에 의한 주산기 사망

횡문근 융해증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Hemothorax associated with Central Venous Catheterization

신생아에서 발생한 압착성 질식사 및 법의학적 고찰

Interpretation of Toxicologicl Data

아동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에 대한 고찰

모발 분할분석 결과에 따른 마약류 남용 시기 특정에 대한 고찰

국내에서 압수되는 신종마약류의 유형: 2009-2012년도 국과수 감정사례 분석

역형성희돌기아교세포종 - 부검례

만성주정중독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급성 결장 위성폐쇄증 사망예의 법의학적 고찰

기관협착증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심근염의 법의학적 고찰

목욕탕에서 사망한 시신에 대한 사인

DICOM 근간-혈관내초음파신호영상강도분석에 있어서 조직병리학적 타당성

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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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고유번호 제 목

2013-71-1749

2013-72-1750

2013-73-1751

2013-74-1752

2013-75-1753

2013-76-1754

2013-77-1755

2013-78-1756

2013-79-1757

임신과 관련하여 발생한 림프구성 뇌하수체염

자기색정사에 대한 고찰

Pulmonary interstitial glycogenosis of infant

뇌저부지주막하출혈에서 혈관조영술 기법 제안

임상의학적 진단학의 법의학적 적용

담낭에서의 이소성 간

가격에 의한 고정된 머리의 전형적인 대측 충격 손상

A case of death by coronary atherosclerosis 

A case of fulminant myocarditis in sudden death

제46호 2014-01-1758

2014-02-1759

2014-03-1760

2014-04-1761

2014-05-1762

2014-06-1763

2014-07-1764

2014-08-1765

2014-09-1766

2014-10-1767

2014-11-1768

2014-12-1769

2014-13-1770

2014-14-1771

2014-15-1772

2014-16-1773

2014-17-1774

2014-18-1775

2014-19-1776

2014-20-1777

2014-21-1778

2014-22-1779

2014-23-1780

아동성폭력범죄자의 생체시료에서 남성호르몬제 모니터링 분석기법 개발(II)

Metabolomics를 이용한 생체시료 중 Methamphetamine 남용자의 대사체 특

성 연구

오남용 우려 부정 발기부전치료제 함유 식의약품 감정을 위한 분석기법 개

발 및 체계화 연구

불법 GHB 투약의 과학적 증명을 위한 첨단 분석기법 확립 및 지표물질 개

발 연구

신종 마약의 대사 경로 규명 및 검출법 확립

증거 유효화를 위한 법심리학적 접근방법 연구(III)

자･타살의분석에서법의학및법심리학의융합연구모델개발

NGS를이용한Mixture,Microvariant및Heteroplasmy식별법개발연구 

Epigenetic marker를 이용한 인체유류체액 식별법의 개발(II)

나노기술을 활용한 법과학적 응용(II)

미세 금속 시료의 제조원 식별을 위한 감정기법의 연구(III)

유리 파편의 비교 방법 및 종류 식별을 위한 통계적 기법 개발

방화용의자 의류에서 인화성물질 분석

조암광물의물리화학적특성에대한법과학적연구 

위조방지 지문인식 및 초고감도 지문탐지 형광고분자 필름 개발

통계적 분석을 통한 문서감정 판단근거의 정립

AUTODYN을 활용한 가스 누출 폭발 평가에 관한 연구

혈액 방울 운동의 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배전 계통망의 지락에 의한 화재 해석 프로그램 개발

오디오 포렌식 감정물에 나타나는 Impulse Signal 분석에 관한 연구

총기 특성에 따라 의류에 형성되는 탄흔의 법과학적 해석

혈액방울운동의 유체역학적 연구

자동차 급발진 원인분석 및 차단시스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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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고유번호 제 목

2014-24-1781

2014-25-1782

2014-26-1783

2014-27-1784

2014-28-1785

2014-29-1786

2014-30-1787

2014-31-1788

2014-32-1789

2014-33-1790

2014-34-1791

2014-35-1792

2014-36-1793

2014-37-1794

2014-38-1795

2014-39-1796

2014-40-1797

2014-41-1798

2014-42-1799

2014-43-1800

2014-44-1801

2014-45-1802

2014-46-1803

2014-47-1804

2014-48-1805

2014-49-1806

2014-50-1807

2014-51-1808

2014-52-1809

상용차량 제동장치의 응답특성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차대사람 역과 사고의 유형과 양상 연구

사인규명을 위한 TANDEM/MS에 의한 혈액중 농약 분석기법의 확립

액상 증거물에 첨가된 농약류의 확인, 추출효율 및 회수율에 관한 연구

pH 및 Solvent Gradient의 조합을 이용한 약독물의 동시분석

합성대마류의 구조규명 및 생체시료 중 분석기법 확립

마약류 마커식별 고도화 및 경향분석을 위한 통계학적 연구

사후경과시간에 따른 세포 변화 관찰(II)

아나필락시스성 쇼크의 사후 진단을 위한 비만세포 트립타제(mast 

cell tryptase) 검사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와 신 진단법 개발

면역병리기법을 이용한 심장동맥 질환의 사후진단법 개발

ADAM-TS7 유전자 발현과 관련한 심장질환 조기진단검사 기법으로서의 

개발 연구

면역조직화학 및 생화학적방법에 의한 생전손상과 사후손상의 감별

국과수 부검사진 편집기 및 감정서 작성 포맷의 통합 솔류션(NFS 

Report Processor) 개발 계획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자 여론조사

법과학 연구개발사업 국제협력 및 성과환류를 위한 기획연구

디지털화 인체증거 연구(IV)

인체 골격 모델에 대한 영상 분석기법의 개발 및 종합 관리 시스템 구축

한국인 급성영아사망증후군에서 유전적 위험인자의 동정

청장년급사증후군에서 유전자 변이 분석

DNA 신원확인 분석 기술의 다양화 및 신뢰성 보증을 위한 연구(II)

한국인 집단의 모계 집단구조 및 법유전학적 분석을 위한 미토콘드리아 

DNA database 구축 및 계통기반 mtDNA 분석키트 개발

T세포수용체 유전자의 재조합 산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연령 추정의 효용성 

연구(II)

전체엑솜서열(WES)로부터 한국인 특이적 SNP 프로파일링과 법과학적 활용 

연구

지문/장문의 화학분석을 통한 현출 및 개체인식연구

BT･IT융합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포렌식 연구(III)

영상으로부터의 3차원 얼굴 모델 복원 기법에 관한 심화 연구

범죄 현장의 3D 모델 재구성 및 추리 도우미 시스템 개발

과학수사 분야의 법률제정 및 제도정비의 필요성

중국인 선원 고무탄 사망 사고를 통해 본 법의 감정 결과 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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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고유번호 제 목

2014-53-1810

2014-54-1811

2014-55-1812

2014-56-1813

2014-57-1814

2014-58-1815

2014-59-1816

2014-60-1817

2014-61-1818

2014-62-1819

2014-63-1820

2014-64-1821

2014-65-1822

2014-66-1823

2014-67-1824

2014-68-1825

2014-69-1826

2014-70-1827

2014-71-1828

2014-72-1829

2014-73-1830

2014-74-1831

2014-75-1832

2014-76-1833

2014-77-1834

2014-78-1835

2014-79-1836

2014-80-1837

2014-81-1838

2014-82-1839

2014-83-1840

2014-84-1841

2014-85-1842

2014-86-1843

2형다발내분비종양증으로인한급성심장사-부검1예보고- 

New InterpolI guide의 분석 및 고찰

경부압박에서 일혈점의 의의

급성식도괴사

테네시지역법의학센터의 부검에 대한 비교 및 고찰

승강기 사고에서 발생한 사망 상황에서 사망 및 손상 기전 해석에 있어서의 

법의학적 고찰

차량내 열사병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뼈의 성별추정을 위해 개발된 새로운 시발체의 효용성에 대한 실험적 검증

무증상 BCG 파종 현상의 법의학적 고찰

혈구탐식성 림프구조직증식증으로 인한 영아사망

독버섯 섭취 후 출혈성 장염으로 인한 사망 -증례보고-

악성고열증-사례 보고

치명적인 불화수소산 중독 사례: 조직학적 소견 및 문헌 고찰

법의부검에서 조직학적 검사의 분석

소아에서 임상의학적 진단학의 법의학적 적용

CT로확인된학대아동의갈비뼈후면골절 

알코올금단증후군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듀라포이 병변으로 인한 치명적 상부위장관 출혈

아스피린 중독 사례에서 법의학적 의의

성폭력 등의 범죄에 오･남용되는 약물의 법과학적 분석

친수 아미노카복실산 약독물의 미량분석법에 대한 연구

타액 중 마약류 분석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I)

검시 보고서 및 부검감정서 자료 비교, 분석

와사키병의 합병증인 심장동맥류 파열로 인한 급사

승모판탈출증의 법의학적 고찰

급성 후두개염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급성 심근염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대량학살의유형과전략적논리에대한고찰 

후경부 절개술의 법의학적 고찰

보행자 다중교통기관 손상에 대한 손상 유형 분석

감전사에 대한 법의감정

모상건막하출혈의 위험성에 대한 고찰

뼈에서 추출된 DNA를 이용한 한국인집단 색소침착 관련 SNP의 발현양상

베르니케뇌병증과 연관한 사망사례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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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고유번호 제 목

2014-87-1844

2014-88-1845

2014-89-1846

2014-90-1847

2014-91-1848

2014-92-1849

의사로 위장된 교사

뇌경색에 의한 사망례에서 경동맥경화와의 관계 연구

신세포암과 구분되는 점액성 세관 방추세포 신장암종의 형태학적 특징

왼쪽 폐와 유착된 가슴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급사: 부검증례 보고 및 문헌고찰

마이크로 컴퓨터단층촬영의 실무적 활용에 대한 고찰

A case of death by incised-stab wound in the neck

제47호 2015-01-1850

2015-02-1851

2015-03-1852

2015-04-1853

2015-05-1854

2015-06-1855

2015-07-1856

2015-08-1857

2015-09-1858

2015-10-1859

2015-11-1860

2015-12-1861

2015-13-1862

2015-14-1863

2015-15-1864

2015-16-1865

2015-17-1866

2015-18-1867

2015-19-1868

2015-20-1869

2015-21-1870

2015-22-1871

2015-23-1872

2015-24-1873

2015-25-1874

사인규명을 위한 TANDEM/MS에 의한 혈액 중 농약 분석기법의 확립

원산지별 식염의 성분비교에 의한 위조식염 감정법 확립(Ⅰ)

LC/MS/MS를 이용한 모발중 대마 및 GHB의 분석법 확립

오남용 우려 부정 발기부전치료제 함유 식의약품 감정을 위한 분석기법 

개발 및 체계화 연구

자･타살의 분석에서 법의학 및 법심리학의 융합 연구 모델 개발

뇌영상을 이용한 뇌상태 읽기 기술의 범죄심리학적 응용가능성 연구

법과학적 증거물의 고감도 정밀시험분석법의 개발(I)

법과학적 미세증거물의 동일성 및 개인식별에 관한 연구(I)

열분해 분석법을 활용한 법과학적 증거물의 분석법 및 동일성 판별에 관한 연구

인체에 관한 폭발 특성 영향 평가에 관한 연구

화재와 관련된 저압용 퓨즈의 용단 특성에 관한 연구

비산혈액방울 운동궤도의 시뮬레이션 재현기법 연구

기계구조물의 파괴로 인한 안전사고 분석에 관한 연구

저속 후면 추돌사고 피추돌차의 운동변화와 탑승자의 상해발생 위험도 

상관관계 프로그램 개발

차량 충돌 변형량의 3차원 측정 및 에너지 손실 추정 방안 개발

비중을 이용한 사후 혈액 및 체액의 특성 분석

혈액시료를 이용한 사후경과시간 추정 RNA마

커탐색 

HR-NMR을 이용한 법화학적 시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통계기법을 통한 분석

불법 GHB 투약의 과학적 증명을 위한 첨단 분석기법 확립 및 지표물질 

개발 연구 (II)

한국의 마약재활치료자의 자가남용보고서와 모발 분할분석과의 상관관계

Pharmacogenetics를 이용한 molecular autopsy 기술 기반 구축

법과학 연구개발사업 국제협력 및 성과 환류를 위한 기획연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진단 및 컨설팅

대량재해 희생자 관리에서의 다국적 공조시스템의 구축과 표준 업무 확립을 

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공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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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고유번호 제 목

2015-26-1875

2015-27-1876

2015-28-1877

2015-29-1878

2015-30-1879

2015-31-1880

2015-32-1881

2015-33-1882

2015-34-1883

2015-35-1884

2015-36-1885

2015-37-1886

2015-38-1887

2015-39-1888

2015-40-1889

2015-41-1890

2015-42-1891

2015-43-1892

2015-44-1893

2015-45-1894

2015-46-1895

2015-47-1896

2015-48-1897

2015-49-1898

2015-50-1899

2015-51-1900

2015-52-1901

2015-53-1902

2015-54-1903

2015-55-1904

2015-56-1905

2015-57-1906

급성 심장사의 원인으로써의 심장 아밀로이드증에 대한 연구

디지털화 인체증거 연구

한국인 급성영아사망증후군에서 유전적 위험인자의 동정

포렌식 DNA 정보를 활용한 미제사건 해결 체계 구축

대량시료의 Database 구축을 위한 국산화 KIT의 유효성 검토

NGS를 이용한 Mixture, Microvariant 및 Heteroplasmy 식별법 개발 연구

전체 엑솜서열로부터 한국인 특이적 SNP 프로파일링과 법과학적 활용

한국인 집단의 모계 집단구조 및 법유전학적 분석을 위한 계통기반 미토콘

드리아 DNA 분석키트 개발

분해된 시료에서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위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체계 개발

BT･IT융합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포렌식 연구

통계적 분석을 통한 문서감정 판단근거의 정립 II

저조도 동적환경에서의 3D 정보를 결합한 효과적인 비디오 디블러링 기술개발

범죄 현장의 3D 모델 재구성 및 추리 도우미 시스템 개발

성폭력 가해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통합적 치료 모델 개발

3차원 영상의 법의학적 활용에 대한 고찰

주요 수배 도주자로 추정되는 부패 변사체의 법의부검 증례 보고

니코틴 섭취에 의한 중독 

한 달 간 변색되지 않은 가슴의 푸른색 멍 

둔기에 의한 두부손상으로 자살한 사례 연구

말라리아 감염에 의한 사망례에 대한 고찰

메스암페타민 중독의 법의학적 고찰 

후두개 농양으로 인한 급사

혈관형 Ehler-Danlos 증후군의 법의학적 고찰

주요 수배 도주자로 추정되는 시신의 법치의학적 개인식별

메토밀중독으로 추정되는 동반자살시도 1례: 약독물검사상 불검출되는 

경우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

의사에서 등근육 및 호흡보조근의 출혈 

변사자에서 중추성 진통제의 검출에 따른 이상반응 발현 가능성 연구

모발 감정의 최신 경향 고찰

동반 사망(dyadic death : Homicide-Suicide)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대형재난에서 국가간 시신 송환 절차의 검토 

미만성 폐포 출혈 : 1례 보고

뇌실내출혈이 동반된 머리인두종의 법의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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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고유번호 제 목

2015-58-1907

2015-59-1908

2015-60-1909

2015-61-1910

2015-62-1911

2015-63-1912

2015-64-1913

2015-65-1914

2015-66-1915

2015-67-1916

2015-68-1917

2015-69-1918

2015-70-1919

2015-71-1920

2015-72-1921

2015-73-1922

2015-74-1923

2015-75-1924

2015-76-1925

2015-77-1926

2015-78-1927

펜터민(식욕억제제) 장기복용자에서의 치명적 뇌동맥류 파열

생체시료중 사인관련 타겟 약물들의 신속 검색 적용 가능성 연구

타액 중 마약류 분석 및 약물운전 검사용 시료로서 타액의 적용 

원발부위불명 전이암종이 동반된 경질막밑출혈로 인한 사망 

기화된 액체질소에 의한 산소결핍 질식

증례를 통한 방실결절 출혈에 대한 고찰

주산기가사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당뇨병 합병증에 의한 사망례의 법의학적 고찰

건장한 성인 남성에서 발생한 폐혈전색전증에 의한 사망

치명적인 질내 손삽입에 의한 사망 

당뇨의심 변사자의 부검에서 유리체액과 소변의 소변시험지검사(urine 

dipstick test)의 유용성

깨진 유리 등에 의한 자절창 손상

급성알코올중독의 법의학적 고찰

자세성 질식사의 법의학적 고찰

알코올과 관련된 사망의 법의학적 고찰

광대뼈 축소술 후 발생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부검 증례

상대정맥의 기질화된 혈전 폐쇄에 의한 급사 

사산으로 발현된 선천성 매독

대전지역의 백골화 및 광범위한 사후손괴가 진행된 사체 분석 

탕안 익사의 사후진단을 위한 흉강액 전해질 검사의 활용

결절성경화증 환자에서 콩팥 혈관근지방종의 파열로 인한 사망

화재사에서 혀뿌리 부위의 출혈

제48호 2016-01-1928

2016-02-1929

2016-03-1930

2016-04-1931

2016-05-1932

2016-06-1933

2016-07-1934

2016-08-1935

2016-09-1936

2016-10-1937

2016-11-1938

포렌식 DNA 정보를 활용한 미제사건 해결체계 구축

사람의 미토콘드리아 과 변이 부위 분석 및 법생물학적 적용을 위한 NGS 

(Next-Generation Sequencing) 플랫폼 구축

Y-염색체 hyplotype 및 SNP 분석을 통한 집단유전학 특성 및 법과학적 활동 연구

전체엑솜서열(WES)로부터 한국인 특이적 SNP 프로파일링과 법과학적 활용연구

분해된 시료에서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위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체계 개발(Ⅱ)

민족 식별을 위한 DNA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발

약독물 감정기법 고도화 연구(I)

중점관리대상 신종 합성캐치논류 및 유사체 분석법 개발

한국의 마약재활치료자의 자가남용보고서와 모발 분할분석과의 상관관계

Pharmacogenetics를 이용한 molecular autopsy 기술 기반 구축

신종마약 복용 검출을 위한 분석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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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고유번호 제 목

2016-12-1939

2016-13-1940

2016-14-1941

2016-15-1942

2016-16-1943

2016-17-1944

2016-18-1945

2016-19-1946

2016-20-1947

2016-21-1948

2016-22-1949

2016-23-1950

2016-24-1951

2016-25-1952

2016-26-1953

2016-27-1954

2016-28-1955

2016-29-1956

2016-30-1957

2016-31-1958

2016-32-1959

2016-33-1960

2016-34-1961

2016-35-1962

2016-36-1963

2016-37-1964

2016-38-1965

2016-39-1966

2016-40-1967

2016-41-1968

2016-42-1969

2016-43-1970

2016-44-1971

천연독소 그레이아노톡신 유도체 분리 정제 및 분석법 개발

법과학적 증거물의 고감도 정밀시험분석법의 개발(Ⅱ)

법과학적 미세증거물의 동일성 및 개인식별에 관한 연구(Ⅱ)

Py-GC/MS를 이용한 미세증거물의 분석법 및 동일성 판별에 관한 연구

HR-NMR을 이용한 차량 엔진 오일의 출처추정을 위한 다변량 분석

법과학 미세증거물을 위한 새로운 표면분석기법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형선박 안전사고의 해석모델 개발

국과수 안전사고조사 전문 교육을 위한 시각화 교재 개발

형사 사건의 물리적 증거 해석 향상을 위한 형태학적 흔적 연구(I)

사용설비 용접 및 이음부 파손사례 분석 및 구조해석기법 개발

Fingering 현상이 없는 혈흔의 혈액적 충돌조건 예측 correlation 개발

BT･IT 융합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포렌식 연구

통계적 분석을 통한 문서감정 판단근거의 정립(III)

글로벌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개발

CCTV와 3D 영상 정합 및 3차원 기반 단서 수집 시스템 개발

액티브휴먼모델(AHM)을 적용한 마디모 저속 충돌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차량 충돌 변형량의 3차원 측정 및 에너지 손실 추정 방안 개발

교통사고 심층 분석 및 목 손상 유무 판단 알고리즘 개발

대량시료의 Database 구축을 위한 국산화 KIT의 유효성 검토

뇌영상을 이용한 뇌상태 읽기 기술의 범죄심리학적 응용가능성 연구

대량재해 희생자 관리에서의 다국적 공조시스템의 구축과 표준 업무 확립을 

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공동 연구

PMCT 법의영상 진단기술확립 및 표준화 연구

유전체를 이용한 사후진단검사법 확립연구

사후 임상화학검사(Postmortem Chemistry)의 법의학적 적용

한국인 급성영아사망증후군에서 유전적 위험인자의 동정

비중을 이용한 사후 혈액 및 체액의 특성 분석

인체 혈관조직 전사체를 활용한 죽상동맥경화증과 허혈성 심장질환 신규 

표지자 발굴 및 법의학적 활용

한국산 시식성 딱정벌레목 곤충의 분자생물학적 종 구분법

미성년 여부 추정을 위한 한국인집단 연령추정 기법 개발

법과학연구개발사업 국제협력 및 성과환류를 위한 기획연구

국과수 R&D사업 성과지표 설정 및 종합적 성과분석 연구

법과학 원천기술 개발과 수출산업화 기반 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성폭력 가해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통합적 치료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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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고유번호 제 목

2016-45-1972

2016-46-1973

2016-47-1974

2016-48-1975

2016-49-1976

2016-50-1977

2016-51-1978

2016-52-1979

2016-53-1980

2016-54-1981

2016-55-1982

2016-56-1983

2016-57-1984

2016-58-1985

2016-59-1986

2016-60-1987

2016-61-1988

2016-62-1989

2016-63-1990

2016-64-1991

2016-65-1992

2016-66-1993

2016-67-1994

2016-68-1995

2016-69-1996

2016-70-1997

2016-71-1998

2016-72-1999

2016-73-2000

2016-74-2001

2016-75-2002

2016-76-2003

2016-77-2004

벌술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인종적 대량학살의 전략적 고찰 및 대표적 사례 분석

외력에 의한 대동맥 절단

급성 충수염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외상성 뇌바닥면 거미막밑출혈의 동맥 파열 부분 찾는 방법 연구

부검시 발견된 2가지 이상의 원발성 종양에 대한 고찰

만성알코올중독 및 법의학적 고찰

후두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고찰

후복막강출혈을 동반한 자발성 신동맥박리의 법의학적 고찰

벨기에 검시 체계에 대한 고찰

패혈증으로 진행한 단순 급성충수돌기염에 의한 사망 1례

두부손상으로 오인된 내인사

Phytotoxin류 감정사례 분석

신종남용물질의 최근 남용경향 및 사망사례에 대한 연구

디스크 수술과 연관된 사망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외인성 부신기능저하증 부검 사례

외상성 후두개와 경막외출혈의 법의학적 고찰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과정에서 발생한 혈관손상: 사후 심혈관 CT 

조영술의 진단적 활용성

해양시체의 익사 진단에서 부검의 역할

침술과 관련된 사망 증례들에 대한 고찰

화재관련 사망 건에 대한 법독성학적 연구

Fallot 4징 교정수술 후 급사 (성인 선천성심질환에서의 급사에 대한 

고찰을 중점으로)

플로리다주의 검시제도에 대한 고찰

디클로페낙과 트라마돌 등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진통제와 관련한 사망 증례 검토

성인에서 발생한 사고성 목맴 증례 보고

수두 발병 후 발생한 급성 림프구성 심근염과 소장의 다발성 장중첩증 –증례 보고-

신체학대 양상을 보이는 소아학대의 법의학적 고찰

만성 변비와 관련된 돌창자의 천공으로 인한 사망

부검 병리 전자슬라이드의 실용성 검토

오른심장동맥 기시이상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전체자리바뀜 부검례

소동물에 의한 사후 손괴

사후혈관조영술을 이용한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의 법의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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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고유번호 제 목

2016-78-2005

2016-79-2006

2016-80-2007

2016-81-2008

2016-82-2009

고도의 직장팽만을 보인 소아사망 1례

의료분쟁 관련 부검사례에서의 사인 분석

2014년 10세 미만 소아 외인사의 법의부검 통계적 고찰

한약 및 생약 복용으로 인한 간손상에 대한 문헌고찰 및 증례 보고: 급성독

성간염 부검 1례

변사사건과 관련된 뇌사자의 장기이식에 대한 법의학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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